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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문 】

미·북 및 일·북 관계의 진전과 그 결과로서의 국교정상화는 한반도 냉전구조의 해

체를 촉진시키고 통일을 위한 새로운 국제환경을 조성할 것임에 틀림없다 . 특히 , 일·

북 수교에 따른 거액의 자금집행은 북한의 경제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

상된다.

햇볕정책의 유연함은 한·미·일 공조를 그 어느 때보다도 탄탄한 것으로 만들었고

결과적으로 북한의 통미봉남 정책을 통남우선 정책으로 변화시키는 결정적 작용을 하

였다 .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반도의 기존질서에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으나 , 남북

관계 개선만 가지고는 한반도 냉전구조를 근원적으로 해체시킬 수 없다. 미·북 및

일·북 관계의 개선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일·북 수교가 미·북 수교보다 앞서

이루어 질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 일·북 수교는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의 결절점(結

節點)으로 작용할 것이다 .

냉전종결 후 19 9 0년 9월의 가네마루 신 (金丸信)의 방북을 계기로 일본과 북한간에

는 처음으로 국교정상화 교섭이 진행되었다 . 19 9 2년 1 1월까지 8차에 걸친 본 회담이

개최되었으나 , 북한의 핵 개발 의혹으로 결렬되고 말았다 . 19 94년 9월의 제네바합의

이후 , 일·북간에는 수교교섭 재개를 위한 움직임이 있었으나 이렇다할 진전이 이루어

지지 않았고 , 이 와중에 일어난 일본인 납치의혹의 부상과 19 9 8년 8월의 대포동 발사

로 수교교섭의 재개는 불가능한 상태에 빠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19 9 8년 10월의 김대중 대통령의 방일을 계기로 한·일간의 미래지향적 동반

자관계가 구축되기 시작하고 19 9 9년 9월에 미사일 발사의 유예를 약속한 미·북 베를

린합의가 이루어지자 , 일본은 대북포용정책에 동참하게 되었다 .

2 0 0 0년 4월 평양에서 7년 5개월만에 일·북 국교정상화를 위한 본 회담이 재개되

었다 . 그 후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일본의 대북관계 개선의지는 더욱 고조되었고, 지

난 7월의 사상최초의 일·북 외상회담과 8월의 제10차 수교교섭을 계기로 관계개선을

위한 양국의 노력은 더욱 진전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교섭타결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난제도 만만치 않다 . 일본인 납치의혹

의 해소와 미사일문제의 해결이 그것이다 . 북한은 선 국교정상화, 후 현안논의를 제안

하고 있지만 , 두 문제가 풀리지 않는 한 수교가 이루어지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일·북 수교는 한국에게 적지 않은 과제를 던져준다. 한국은 먼저 한반도문제해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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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일본이 전략적 동반자임을 분명히 하여야 한다. 또한 수교자금이 북한경제의 재

건과 개혁·개방으로의 유도에 요긴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 일본과 긴밀한 협의를 해

나가야 한다. 요컨대 , 한국은 북한문제 해결을 위해 일본과 협력적·보완적 관계를 구

축하여야 한다. 더불어 對조총련 포용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정상회담 이후 한국에게는 새롭게 형성된 남북 화해축과 기존의 한·미·일 공조축

을 지혜롭게 조화 , 병행시켜 나가야 한다는 과제가 제기되고 있다 . 이를 위해 한국은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의 코디네이터가 되어야 한다. 기존의 反北反日을 대체한 和北和

日이 이의 실천을 위한 새로운 기준이 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북한문제 해결을 위

한 한일공동전략을 수립해 나가야 한다. 민간차원의 한일공동연구는 이를 위한 좋은

수단이 될 것이다.

4



1. 문제제기

미·북 및 일·북 관계1)의 진전과 그 결과로서의 국교정상화는 한반도 냉전구조의

해체를 촉진시키고 통일을 위한 새로운 국제환경을 조성할 것임에 틀림없다. 특히,

일·북 수교에 따른 거액의 자금집행은 북한의 경제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 또한 미·북 수교보다 일·북 수교가 앞서 이루어 질 것이라는 점2 )까지 감

안한다면 , 북한과의 관계 조정에 있어 전체적인 방향성을 잡는 것은 미국이지만 , 실질

적 효과를 내는 것은 일본이라는 결론이 가능해 진다 .

그런데 이같은 사안의 중요성에 비해, 관련 연구는 대단히 미진한 편이다 . 국내 학계

의 논의는 일본의 한반도정책의 진의가 무엇인가에 여전히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19 9 8년 10월 김대중 대통령의 방일이래 정착되어 가고 있는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에 기초해, 일·북 관계의 진전을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의 적극적 계기로 활용하여야

할 시대적 요구에 전혀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

이같은 현상은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사회를 특징짓는 이념의 양대 축이었던 反共과

反日이 복합적으로 얽혀지는 일·북 관계에 대해 한국사회가 아직도 냉정한 분석을 하

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요컨대 , 2 0세기적 감정이 2 1세기적 요구의 발목을 붙잡

고 있는 것이다 .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2 1세기의 시각이라는 관점에서 , 첫째 ,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라는 큰 그림 (Gr a n d De s ign ) 속에서 일·북 관계 진전이 갖는

의미 , 둘째 , 탈냉전 후 일본의 대북 외교정책의 변천과정 , 셋째 , 2 0 0 0년 4월, 8년 만

에 재개된 일·북 수교협상의 예상되는 쟁점과 타결전망, 넷째 , 일·북 관계의 진전에

따른 한국의 정책 과제 등에 대해 고찰하기로 한다 . 특히 , 한국의 정책과제 분석에서는

첫째 , 북한문제 처리에 있어 일본의 존재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기본인식의 점검 ,

둘째 , 북한문제 해결에 있어 일본과의 협력을 위한 한국의 정치, 경제 양 분야에서의

과제 , 셋째, 對조총련 포용정책의 수립 및 집행의 필요성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검토

한다 .

1) 사소한 차이라 여겨질지 모르겠으나 , 본고에서는 북·미 , 북·일 관계라는 용어 대신에

미·북 , 일·북 관계라는 표현을 고집한다 . 자신과 가까운 쪽을 앞에 표기한다는 기준에 따

른 표현법이다 . 두 말할 나위 없이 , 한국의 국익에 가까운 나라는 북한이 아니라 , 미국과

일본이다 . 미래의 동반자 라는 민족주의적 감정이 이 같은 현실에 우선할 수는 없다 . 만일

남북화해가 진전되어 남과 북이 상당한 수준에서 이해관계를 공유하게 된다면 , 그 순서는

바뀔 수 있을 것이다 .

2 ) 이 점에 대해서는 후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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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와 일·북 수교

2.1 냉전구조 해체 3단계 론

전 세계적 차원의 냉전이 종결된 지 10년이 넘었음에도 , 한반도는 아직도 냉전의 고

도로 남아 있다. 주지하듯이, 유럽에서의 냉전종결은 사회주의의 몰락에 따른 자연스

런 결과물이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북한 역시 그 같은 세계적 현상의 예외가 될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 한반도에 있어서의 냉전종결도 북한의 붕괴로 이루어 질 것이

라고 전망하였다 . 얼마 전까지 풍미했던 조기붕괴론은 그 같은 조류를 대표하였다. 김

영삼 정부의 대북정책도 이러한 기조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그러나 북한은 소련 , 동구와 같은 길을 걷지 않았고, 그 결과 한반도는 국제정치의

예외로 남게 되었다 . 사람들은 북한의 붕괴를 우려하는 동북아시아 국제정치의 미묘한

역학과 완벽한 경제파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정치적 통합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북

한의 정치적 내구력을 과소 평가하였던 것이다. 이로써 북한붕괴에 의한 한반도 냉전

종결 추구는 단기 목표로서의 현실성을 상실하였다.

이러한 경위를 거쳐 등장한 것이 김대중 정부의, 북한의 붕괴를 전제로 하지 않는

냉전구조 해체론이다 . 물론 적대하는 쌍방중 한 쪽이 무너지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냉전구조의 근본적 해체가 가능한가 라는 문제제기도 존재한다 .

이러한 지적은 어떠한 상황이 되어야 냉전구조가 해체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가 라는

물음과 직결된다. 따라서 , 본격적 논의에 앞서 냉전구조 해체에 대한 정의를 내릴 필요

가 있다 . 이를 위해서는 범위설정이 요구된다. 먼저 , 남북화해 무드 조성, 교류협력 활

성화 등의 현상만 가지고 냉전구조가 해체되었다고 논하기는 힘들 것이다 . 제도적, 구

조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는 일시적 화해분위기는 언제든지 반전될 수 있기 때문이다 .

한편 , 일방이 소멸되어야 냉전이 종식될 수 있다는 견해 또한 극단적이다. 남북한이 장

기간에 걸쳐 평화공존을 이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

이러한 문제의식에 입각 , 본고에서는 냉전구조의 해체를 남북한을 중심으로 한 자본

주의 (미국, 일본)와 사회주의 (소련, 중국) 양 진영간의 적대구조의 청산이라 정의하고

자 한다 .3 )

3 ) 김대중 대통령은 19 9 9년 5월의 CN N과의 인터뷰에서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는 1) 비정상

적 남북관계의 화해협력 관계로의 전환 , 2 ) 미·북 및 일·북 관계정상화 , 3 ) 대량살상무

기 문제해결에 기초한 남북한 군비통제의 실현 , 4 ) 북한의 개방 및 시장경제로의 전환을 통

한 국제사회 편입 , 5 ) 평화공존의 제도화로 상징되는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을 의미

한다고 정의한 바 있다 . (Kor ea H er a ld , Ma y 7 , 19 9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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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한반도 냉전구조의 해체는 어떠한 경로를 거쳐 진행될 것인가? 물론 한반

도에서 냉전구도를 해체하기 위해서는 남북한간에 평화와 협력을 직접 협상하는 것이

첩경 4 )임에 틀림없다 . 그러나 사회주의권의 붕괴와 그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한국의 북

방외교로 인해 한반도 냉전구조의 해체과정은 남북 직접협상이 아닌 한·소 , 한·중

관계정상화라는 형태로 시작되었다 . 그 후 한국은 북한과의 직접 협상을 통해 자신에

게 유리한 질서를 구축하고자 시도하였으나, 북한이 이를 거부하고 핵 , 미사일 카드로

미국과 직접 협상하는 전략을 선택, 한반도 냉전구조의 해체는 더 이상의 진전을 보지

못하였다 . 그런 가운데 핵 , 미사일 문제의 성격상 결국 한반도 냉전구조의 해체는 다음

과 같은 3단계를 거쳐 이루어 질 것이라 전망되어졌다.

*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 3단계

제1단계 - 한·소 및 한·중 관계정상화

제2단계 - 미·북 및 일·북 관계정상화

제3단계 - 남북한 적대구조의 청산

주지하듯이 제1단계는 노태우 정부의 북방외교로 완성되었다 . 노태우 정부는 이른

바 7 .7선언을 통해 주변 4강에 의한 남북한 교차승인구상을 밝히고 , 사회주의의 몰락

이라는 국제정세를 십분 활용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실천하여 나갔다. 그러나 노태우

정부가 위와 같은 3단계 구상 속에서 1단계 과제를 실행했다고는 보기 힘들다 . 한 예

로 19 9 0년 9월 , 일본 정계의 실력자 가네마루 신 (金丸信)의 전격 방북으로 시작된

일·북 관계개선 움직임에 당혹스런 반응을 보인 것은 , 노태우 정부가 교차승인을 내

걸면서도 내심으로는 당사자주의에 집착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 같은 경향은 김영삼 정부 들어 더욱 심화되었다 . 제2단계의 의미를 정당하게 평

가하지 않은 채 , 남북관계 개선이 미·북, 일·북 관계 개선보다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

장에 집착함으로써 , 실질적인 남북대화를 이끌어내지도 못한 채, 미일과의 공조 , 정책

조율에 불협화음을 낳는 우를 범했다 . 요컨대, 김영삼 정부는 전임자가 이룩해 놓은 제

1단계 과업의 역사적 의미를 간파하지 못한 채, 제2단계와 제3단계의 순서를 바꾸고자

했던 것이다 .

그러나 이 같은 남한 정권의 의도에 북한 정권이 순순히 응해 줄 리가 만무하였다.

남측이 미·일과의 접근을 견제하려고 하면 할수록, 북측은 더욱 더 남측을 배제하고자

하였다. 19 9 0년대 초만 하더라도, 북한은 남북고위급 회담을 통한 기본합의서 체결 ,

4 ) 안병준 , 남북한 평화협력이 관건 ,『중앙일보』 , 19 9 9년 2월 2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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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북 국교정상화 교섭 추진에서 알 수 있듯이, 대남관계 개선을 대미 , 대일관계 개선

과 대립적으로 인식하지 않았다. 그러나 미국의 핵확산 방지전략과의 충돌로 대외관계

개선노력이 수포로 돌아가자 , 북한은 N P T탈퇴라는 핵 카드를 꺼내 들어 미국과의 직

접협상을 통해 자신의 의도를 관철시켜 나가고자 하였고, 이에 김영삼 정부는 북한의

이 같은 시도를 최대한 봉쇄하고자 하였다.5 ) 환언하자면 , 이 시기는 남측의 당사자주

의와 북측의 통미봉남(通美封南) 정책이 대립적 상호작용을 통해 격화되는 양상을 보

인 시기였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제1단계 과제를 앞서 달성함으로써 남북한간의 힘 관계에서 절대적 우위를 점

한 한국이 유연성을 상실하고 미·북, 일·북 관계의 진전을 남북관계 진전여부에 무

리하게 연동시킴으로써 발생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바꿔 말해 김영삼 정부는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의 청사진을 갖고 있지 못했다 . 특히 당사자주의에의 집착은 역설적으로

통미봉남의 여건을 조성해 준 셈이 되었다.

이 같은 전략적 오류의 근원에는 북한체제의 조기붕괴라는 안이한 정세판단이 자리

잡고 있었다. 요컨대 , 2 , 3단계를 생략한 북한 붕괴에 의한 냉전종결이 가능하다고 믿

었던 것이다 . 따라서 1단계 작업수행도 그것을 촉진시키기 위한 포위전략으로 인식되

었다 . 그러나 북한은 특유의 정치력과 외교력으로 이에 강하게 맞섬으로써 , 결국 한반

도 냉전구조의 해체는 위에서 제시된 3단계를 통해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하는 관측을

낳았다.

2.2 남북정상회담과 통남(通南)우선 전략의 출현

2.2.1 햇볕정책과 한·미·일 공조의 공고화

19 7 0년대부터 오랜 기간 교류협력의 활성화를 통한 단계적 통일을 주장해 온 야당

지도자 김대중이 19 9 7년 12월 , 제15대 대통령으로 당선됨으로써 한국의 대북정책은

일대 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

김대중 대통령은 취임연설에서 1) 어떠한 무력도발도 결코 용납하지 않으며 , 2 ) 북

한을 해치거나 흡수하려고 하지 않으며 , 3 ) 남북간의 화해와 협력을 가능한 분야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나간다는 대북정책 3원칙을 천명하였다. 또한 정책의 목표를 평

화, 화해 , 협력의 실현을 통한 남북관계의 개선에 두고 현 단계에 있어서는 평화와 안

정의 정착을 통해 남북한간의 평화공존을 실현, 평화통일의 기반조성에 힘쓰겠다고 선

5 ) 냉전종결후의 북한의 국가전략의 변화에 대해서는 졸저 , 『북한의 개혁·개방』 (도서출판

한울 , 2 0 0 0 )의 제4장 대외관계와 경제전략-전환기의 상호작용 을 참조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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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하였다 .6 ) 그 후 김대중 정권의 대북정책은 통칭 햇볕정책 내지 포용정책으로 불리

게 되었다.

이 정책에서 특히 주목되는 점은 전임 정부와는 달리 미·북, 일·북 관계개선을 적

극 장려하고 있다는 점이다. 김대중 대통령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는 남북관

계 개선여부와 관계없이 미·북, 일·북 관계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 워싱턴과 도쿄

에 그러한 뜻을 수 차례에 걸쳐 전달하였다. 이는 미국, 일본의 대북 접촉을 한국의 어

깨 넘은 접근이라 불쾌해 하며 남북대화 선행을 주장하였던 김영삼 정부의 태도와는

18 0도 다른 모습이었다. 이에 워싱턴과 도쿄는 환영의 의사를 표시하고 햇볕정책에 대

한 확고한 지지로 응답함으로써 한·미·일 공조는 그 어느 때보다도 공고화되었다.

겉으로는 당사자주의의 포기인 것처럼 보이지만 , 이 새로운 정책은 한·미·일 공조

의 공고화를 통해 북한의 통미봉남 정책의 효력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더불

어 평양에 남북대화의 필요성을 인식시키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 바꿔 말해 , 김영삼식

당사자주의의 폐기를 통한 한·미·일 공조의 공고화가 역으로 남북대화를 촉진하는

결과를 낳은 것이다 .

2.2.2 북한의 전략변화 - 통미봉남에서 통남우선으로

햇볕정책은 북한에게 새로운 고민을 안겨 주었다 . 한국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에 앞선

미·북, 일·북 관계 개선을 장려함으로써 통미봉남 정책이 현실화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건만 , 정작 문제해결의 키를 쥐고 있는 미국의 태도는 그다지 적극적이지 않

았다 . 냉전종결 후 유일 수퍼 파워로서 세계경찰의 역할을 자임하고 나선 미국은 자신

의 불량국가 (r ogu e s t a t e ) 길들이기 프로그램에 의거해 북한을 다루어 나갔다 . 한마디

로 미국의 북한정책은 핵 ,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라는 세계전략과 동북아시

아 안보라는 지역전략 차원에서 다루어졌을 뿐, 북한을 하나의 국가로 인정한 국가별

정책 (cou n t r y sp ecific p olicy )은 존재하지 않았다 .7 ) 따라서 미국은 북한의 특수한

사정을 이해해 주고자 하는 의지와 태도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자신이 제시한 길

(r oa d m a p )에 따라 행동하기를 요구하였다 . 그 결과, 북한은 핵, 미사일 카드를 구

사, 미국과 19 94년 9월의 제네바 합의와 19 9 9년 9월의 베를린 합의를 만들어 내었지

만, 경수로 건설 및 경제제재 해제 등 미국의 약속이행은 북한에게 너무 느리고 너무

적은 (t oo la t e a n d t oo lit t le ) 불만 투성이의 것이었다.8 )

6 ) 통일부 , 국민의 정부의 대북정책추진기조 , 19 9 8년 3월 2 1일 .

7 ) 최근 십수년간의 미국의 북한정책에 대해서는 돈 오버도퍼,『두 개의 코리아』(중앙일보, 1998 )와
케네스 퀴노네스 ,『2평 빵집에서 결정된 한반도 운명』 (중앙M&B , 2000 )을 참조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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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일본도 전후 최대의 군사충격이라 할 수 있는 19 9 8년 8월 3 1일의 대포동 발

사사건9 ) 및 일본인 납치의혹 사건으로 대북한 여론이 극도로 악화되자,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처지가 못되었다 . 요컨대, 미국과 일본의 경우 , 김대

중 정부의 햇볕정책을 지지하기는 해도 자신들이 적극적으로 나서 북한과의 관계를 타

개하고자 하지는 않았다 .

결국 개입 (en ga gem en t )을 통한 긴장완화 및 평화정착 , 그리고 개혁·개방 유도에

가장 적극적인 자세를 보인 것은 한국이었다 . 특히 김대중 정부는 이전 정부와는 달리

경제교류를 정치에 종속시키지 않는 정경분리 정책을 실시하여 현대그룹의 금강산 관

광사업 등의 결실을 낳았고 , 이는 통미봉남 속에서 한국에 대해 민관분리(민간과는 경

제적 이익을 위해 교류를 하지만, 당국과의 대화는 피한다) 전술을 구사해 왔던 북한

을 만족시켰다.

그 결과 북한은 전략의 대전환을 시도하게 되었다 . 남북정상회담 개최에 합의함으로

써 북한은 통미봉남에서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국가전략의 핵심고리로 삼는 통남우선

으로 자신의 정책을 전환시키는 모험을 강행하였다 . 즉, 북한은 지난 수년간의 경험을

통해 확실한 성과를 보장해 주지 않는 미국과의 지루한 협상보다 자신의 일거수 일투

족(一擧手 一投足)에 일희일비(一喜一悲)하며 즉각 반응하는 한국과의 협상이 자신에

게 유리함을 깨달은 것이다.10 )

이처럼 햇볕정책의 유연함은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 내었다 . 감정과 명분에 집착하는

김영삼식 당사자주의를 폐기하여 미·일과 북한 모두의 숨통을 트여줬음에도 , 결과는

남북정상회담의 개최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귀결되었다 . 이는 미국, 일본 , 북한이라

는 각 행위주체들의 상태와 행동양식을 정확히 파악한데 기초한 실사구시 정책의 성과

라 할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한반도 국제정치의 미묘한 메커니즘을 발견하게 된다 . 남북한과 4강

의 이해관계가 어우러지는 복잡한 구도 속에서 자신의 구상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어떠

한 자세와 태도 , 외교적 지혜를 지녀야 하는가 하는 질문은 지난 반세기동안 한국 통

일외교정책 수립의 화두였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이번 정상회담 개최는 이런 점에

서 많은 시사를 던져준다. 복수의 행위주체가 움직이는 고차원 방정식의 해법을 구하

8 ) 졸고 , 남북정상회담 2개월 점검 , 『정세와 정책』0 0- 0 9 , 세종연구소 .

9 ) 사정거리 및 명중도 등을 감안하면 , 진정으로 일본이 우려해야 할 것은 대포동이 아니라 노

동 미사일이다 . 노동 미사일 실험은 19 9 3년 5월에 이미 시행된 바 있다 . 그러나 당시의 반

응은 그다지 뜨겁지 않았다 . 따라서 대포동 미사일 발사에 일본이 보인 히스테릭한 반응은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해야 할 것이다 .

10 ) 졸고 , 通美封南서 通南우선으로 , 『문화일보』2 0 0 0년 8월 1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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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서는 정책실시 초기의 명분과 정당성 그리고 논리적 우위성 확보보다 어떻게

하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를 중시하는 실용주의적 자세가 더욱 요긴함을 최

근의 사태전개가 입증해 준 것이다.

북한 지도부가 새로운 전략의 수행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라 보여진

다. 먼저 , 대내적으로는 통일분위기를 고양시켜 이제까지의 경제위기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을 무마시키고 통일에 대한 희망을 갖게 함으로써 김정일 정권의 내부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는 것이다. 대외적으로는 첫째 , 한국으로부터 긴급수혈을 받아 쓰러져 가고

있는 북한경제를 재건하고 둘째, 남북화해를 지렛대로 국제적 고립에서 탈피하는 것이

다. 특히 북한은 현 시기 남북관계 개선에 열중하면서도 미국 및 일본과의 관계개선도

병행시키고자 하고 있다 . 즉 , 남북관계 개선이 미·북, 일·북 관계개선으로 연결되기

를 희망하고 있다.

이는 앞서 소개한 냉전구조 해체 3단계 중 2단계와 3단계의 동시진행이 가능함을

시사한다 . 이렇듯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한국에게는 새롭게 조성된 남북 화해축과

한·미·일 공조축을 어떻게 지혜롭게 조화시켜 나갈 것인가 하는 과제가 제기되고 있

다. 이는 한국이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의 코디네이터가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

2.3 일·북 수교 :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의 결절점(結節點)

2.3.1 미·북 관계와 일·북 관계

전후 일본의 외교 , 국제전략은 미일안보조약에서 출발하여 이제까지 그 틀 안에서

움직여왔다. 194 5년 패전 후 맥아더가 이끄는 미 점령군 사령부, GH Q가 초안을 만

들어 준 평화헌법에 기초해 출범한 전후체제는 헌법 제9조에 전쟁의 포기와 전력(戰

力)의 불소지(不所持)가 명기됨으로써 비무장국가로의 길을 강요당했다. 그 후 19 5 1

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 의해 일본은 GH Q의 점령으로부터 독립하였으나, 동시에

미일안보조약11)이 체결되어 미군이 일본에 계속 주둔하게 되었다 .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요시다(吉田茂) 내각은 국내의 여러 반대를 물리치고 안보는 미국에 맡기고 경제성장

을 추구하는 실용주의적 노선을 채택 , 전후 고도성장의 길을 열었다.

이처럼 전후 일본외교는 요시다 노선확립 이후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기보다는 미국

의 움직임을 확인한 후 거기에 뒤따라가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 그 결과 경제외교에 있

어서는 일본의 독자적 행보가 일정 정도 나타났지만, 안보환경의 변화를 수반하는 문

1 1) 미일안보조약은 유사시 미국이 일본의 안보를 지켜준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편무 (片務 )
조약으로 쌍무조약인 한미방위협정과 그 성격이 다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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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에 있어서는 미국의 의사를 존중하여 처리한다는 것이 일종의 불문율처럼 작용하여

왔다 .

동아시아 국제관계에 있어서도 이 같은 양태는 그대로 나타났다 . 기존 질서의 변화

를 가져오는 선도적 역할은 항상 미국의 몫이었고 일본은 그 뒤를 쫓아갔다. 19 7 0년

대 초반에 이루어진 중국과의 관계개선이 그 전형적인 예이다 . 미국은 소련을 견제하

기 위한 목적으로 19 7 1년 핑퐁외교라는 수단을 활용, 대중국 접근을 시도하였고 이는

닉슨-마오쩌뚱(毛澤東) 정상회담으로 발전하였다. 그런데 정작 관계개선의 결정(結晶)

이라 할 수 있는 중국과의 국교정상화는 일본이 미국에 앞서 19 7 2년에 수행하였다.

미·중 국교정상화가 이루어진 것은 이보다 6년 늦은 19 7 8년이었다.

이 같은 사례는 동아시아 외교에 있어 미국과 일본간의 역할분담이 존재함을 보여준

다. 즉 , 새로운 질서의 산파역이나 기존 질서의 조정역은 미국이 맡지만 , 그로 인해 발

생하는 경제적 부담은 일본이 담당한다는 구도이다. 미·일간에는 미국의 대일 안보공

약으로 전후 일본의 경제적 번영이 가능하였으므로, 일본은 그 경제적 재원을 자유진

영을 위해 써야 한다는 묵시적 합의가 존재하였다 . 이른바 일본식 국제공헌론이다. 위

의 사례에서도 나타나듯이, 자유진영에 유리한 국제관계의 변화를 위해 대중 관계개선

의 물꼬를 튼 것은 미국이었지만 , 지속적인 관계발전을 위해 차관공여 등의 경제적 지

원이 요구될 때 앞장선 것은 일본이었다 . 요컨대 , 미·중 수교에 앞선 일·중 수교는

미국의 의사가 반영된 것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역할분담을 가능케 했던 또 다른 요인으로는 일본의 동아시아 국가들과의 과

거청산 필요성을 들 수 있다 . 과거의 침략행위 및 식민지 지배에 대한 보상으로서 경

제협력은 유력한 수단이었다. 현재 세계 최대의 원조국인 일본이 경제협력의 주된 방

식인 ODA (Officia l D ev elop m en t As s is t a n ce )를 제정한 것도 과거청산과 자유진영

을 위한 경제적 역할 수행을 위해서였다 .

근년의 사례로는 KE D O를 들 수 있다. 19 9 3년 3월 북한의 N P T탈퇴선언 이후 일

본은 북한 핵 문제에 대해 실질적 영향력을 거의 행사하지 못했지만, 미·북 협상의

결과로 탄생한 19 94년 9월의 제네바합의의 이행을 위해 10억 달러를 내기로 약속하

였다 . 반면 , 미국의 경제적 부담은 이에 훨씬 못 미친다 .

이상의 사례를 통해 일본외교정책의 운신 폭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그렇다면 이것이 대북외교에 있어 시사하는 바는 무엇일까?

그것은 한마디로 미·북 수교보다 일·북 수교가 앞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이다 . 핵 ,

미사일 문제의 해결 ,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 등 북한문제의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미

국이 주도하지만 , 이 같은 문제의 해결로 발생되는 경제적 부담은 과거청산의 의무가

있는 일본이 국교정상화를 통해 처리해 나간다는 구도이다 . 최근 몇 년 동안의 경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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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확인시켜 준다 . 일·북간에는 수교문제가 논의되고 있는 반면에 미·북간에는 고

작 연락사무소 설치문제가 논의되고 있는 수준이다 . 이변이 발생하지 않는 한, 일·북

수교가 미·북 수교보다 선행될 것으로 보인다.

2.3.2 일·북 수교가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

남북정상회담은 한반도 정세에 일대 지각변동을 가져왔다 . 남북 화해축이라는 새로

운 요소가 생성되면서 기존의 한미일 공조축과 어떤 상호작용을 해 나갈 것인가가 한

반도 정세를 좌우하는 요인으로 등장한 것이다.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 이 두 개의 축

이 조화롭게 발전해 나가는 것이 이상적이라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러나 현실

은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다 .

먼저 미국은 남북정상회담을 환영한다는 입장표명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에서의 사태전

개를 그다지 고운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고 있다. 미국의 우려는 크게 네 가지로 요약된

다. 첫째,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반도 정세변화를 남북한이 주도하게 됨으로써 이제껏 미

국이 행사해 온 한반도 문제의 주도권이 약화되고 있다. 이는 한반도 정세가 미국이 의

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대북

최대현안인 핵, 미사일 문제해결의 구체적 진전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이

미지를 개선하고 경제협력 등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고 있다. 셋째, 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화해국면이 조성되면서 미국이 북한의 미사일 위협 등을 구실로 추진하고 있는

N MD , TMD 사업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넷째, 이와 더불어 한국내에

서 민족주의적 분위기가 고양되면서 주한미군의 주둔에 대한 근본적 문제제기가 늘고

있다. 이는 자칫 잘못하면 오키나와( )의 반(反)미군기지 운동과 연결될 수 있다.12 )

이처럼 정상회담의 예기치 못한 성공은 워싱턴을 곤혹스럽게 만들었다. 그리고 이는

워싱턴의 분석가들로 하여금 한국의 상태를 비판적으로 조망하게끔 만들었다 . 워싱턴

의 분석가들은 정상회담 이후의 한국사회가 분위기에 도취되어 사태의 본질을 간과하

고 있는 증세(eu p h or ia )를 보이고 있다고 진단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 이러한 비판

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 민주당 계열과 공화당 계열 모두로부터 제기되었다 . 이는

정상회담 이후 한미간의 공조는 더욱 강화되었다”는 주장13 )과는 달리 ,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미간에 미묘한 균열이 발생하였음을 입증해 준다 . 황원탁 외교안보수석이 워

12 ) 이는 정상회담을 전후한 2개월 동안 워싱턴의 각종 싱크탱크가 주최한 한반도 관련 공식 ,
비공식회의에 참석하여 듣고 느낀 것을 정리한 것이다 . 군사적 측면에서의 미국의 시각에

대해서는 Bill Mesler , Why th e P ent agon h at es peace in Korea (www.progressive .org/
m e s 10 9 0 0 .h t m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음) .

13 ) 이정빈 외교부 장관 인터뷰 , 『중앙일보』2 0 0 0년 8월 10일 .

13



싱턴까지 가서 정상회담에 대해 설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 매들린 올브라이트 미 국무

장관이 곧바로 서울에 와서 김대중 대통령의 진의를 확인한 것 또한 이같은 균열의 연

장선상에서 발생한 사건이라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정상회담 이후의 새로운 정세전개에 대한 일본의 시각은 미국처럼 비판적인 것

은 아니었다. 남북화해가 자국의 안보부담을 덜어준다는 인식아래 긍정적 평가를 하는

분위기가 주류를 이루었다. 모리 요시로(森喜郞) 총리는 정상회담으로 인한 극적 변화

를 베를린 장벽의 붕괴에 비유하였으며 , 김대중 대통령으로부터 조언을 들은 후 김정

일과의 정상회담에 강한 의욕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미국과의 보조를 무시하고 일본이 앞서 나가기는 쉽지 않

을 것 같다. 더군다나 일본의 대북 현안 중의 하나인 미사일문제 해결은 기본적으로 미국의

소관사항이다. 이렇게 볼 때, 정상회담 이후의 한·미·일 관계를 북한과의 관계개선에 적

극적인 한국과 소극적인 미국, 그리고 그 중간 어딘가에 위치하고 일본으로 요약해 볼 수

있다. 문제는 일본이 어느 쪽 페이스에 보다 보조를 맞추는가 하는 점이다. 안타깝게도 이

제까지의 경위를 보면 일본은 한·일공조보다는 미·일공조를 중시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정상회담을 계기로 생성된 남북화해의 기운이 한반도 냉전구조의 해체로 발전

하기 위해서는 남북관계 개선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미국 , 일본의 동참이 반드시 필

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보았을 때 , 일·북 관계의 진전과 그 결과로서의

국교정상화는 한반도로 국한되어 있는 화해 움직임의 외연을 동북아시아로 확장시키는

것이며, 정상회담으로 본격화되기 시작한 한반도 신질서 구축을 안정적인 궤도에 올려

놓는 결정적 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앞서 분석한대로 미·북 수교보다 일·

북 수교가 앞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까지 감안하면, 일·북 수교는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의 결절점 (結節點)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한국은 일·북 수교가 지

니는 이 같은 의미를 정확히 파악한 후에 남북관계의 개선이 일·북 관계의 개선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성숙한 외교역량을 발휘하여야 할 것이다 .

3. 탈냉전 후 일본의 대북외교 전개과정

3.1 수교교섭의 전개와 결렬

3.1.1 냉전시기 일·북 수교 논의

냉전시기 북한은 두 차례에 걸쳐 일본에 국교정상화의 의지를 피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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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5 5년 2월 , 북한 외무상 남일은 성명을 발표, 상이한 사회제도를 가진 모든 국가가

평화적으로 공존할 수 있다는 원칙에서 출발하여 우리나라와 우호관계를 가지려고 하

는 모든 국가들과 정상적인 관계를 수립할 용의가 있다 고 한 후 , 일본정부에 대하여

무역, 문화관계 및 그 밖의 조일관계의 수립, 발전에 대한 모든 문제를 구체적으로 토

의할 용의가 있다 14 )고 제의하였다. 이에 호응하여 일본은 19 5 6년 일조(日朝)무역회

를 결성하여 북한과 무역을 개시하였다 . 일본정부는 처음에는 한일관계에의 악영향을

고려하여 직접무역을 허용하지 않았으나, 19 6 1년 4월에는 직접무역이 허용되었고

19 6 2년 1 1월에는 정기화물선도 취항하게 되었다 .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이 당시의 냉

전질서 하에서 국교정상화 논의로 발전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

다음으로 19 7 1년 키신저의 중국 비밀방문으로 데탕트 국면이 조성되자, 김일성은

동년 9월 아사히 (朝日)신문 고토 (後藤) 편집국장과의 5시간 반에 걸친 인터뷰를 통해

일본과의 수교를 위해 무역 , 자유왕래 , 문화교류 , 기자교환 등을 실현시키고 싶다고 하

면서 , 우호촉진을 위한 목적이라면 일본 정치가의 평양방문을 환영할 것이라고 밝혔

다.15 ) 또한 19 7 2년 1월 요미우리(讀賣)신문과의 인터뷰에서는 교섭의 전제조건으로

내걸던 19 6 5년 한일기본조약 파기에 대해 일·북 국교가 정상화되면 한일조약은 자연

히 소멸될 것이라고 발언16 ) , 더 이상 문제삼지 않을 것임을 내비쳤다 . 그 후 7 .4 남

북공동성명이 발표되고 다나카 카쿠에이 (田中角榮)정권이 발족하여 일·중 국교가 정

상화되자 , 북한의 대일 자세는 더욱 유연해져 한일조약의 폐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채 , 일본이 남북한에 대해 균등한 정책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한편 일본에서는 19 7 1년 1 1월 자민당을 포함한 초당파 의원 약24 0명으로 구성된

일조우호촉진의원연맹이 결성되었고, 동 대표단은 19 7 2년 1월 평양을 방문, 조선국제

무역촉진위원회와 「일조간의 무역촉진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하고 조선대외문화연락

협회 대표단과 선린우호관계를 구축하면 국교를 수립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이로써 양국간의 인적 교류는 활성화되고 무역액이 급증하게 되었다.

그러나 일본은 북한의 기대와는 달리 이 같은 흐름을 수교 논의로까지 발전시키지는

않았다. 일본정부의 태도는 국제정세의 추이 , 남북대화의 진전을 주시하면서 북한과 경

제, 문화 , 체육교류를 확대시켜 나간다는 것이었다.17 ) 이른바 사회주의국가와의 관계

에 적용되어온 적립(積み上げ)방식이다 . 즉, 비정치분야에서의 교류를 통해 상호신뢰를

구축한 후 주변정세를 충분히 감안하여 국교정상화를 거론한다는 것으로 단기간의 협

14 ) 『로동신문』19 5 5년 2월 2 6일 .

15 ) 『朝日新聞』19 7 1年 9月 2 7日 .

16 ) 『讀賣新聞』19 72년 1월 19일 .

17 ) 小此木政夫編著 , 『北朝鮮 ハンドブック』 , 講談社 , 19 9 7年 , p4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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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을 통해 모든 것을 해결하고자 했던 북한의 의도와는 사뭇 다른 것이었다. 한 예로

다나카 내각의 기무라(木村) 외상은 남북한이 합의하여 유엔에 동시 가맹할 것을 기대

한다고 발언하였다 . 즉, 그 정도 상황이 되어야 일·북 수교교섭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인식이다 .18 ) 이처럼 냉전시기의 일·북 수교는 여러 가지 제약조건으로 인하여 현실성

있는 논의로 발전하지 못하였다.

3.1.2 7.7선언과 일·북 접근

19 8 8년 노태우 당시 대통령은 7 .7선언을 통해 북한이 미국, 일본 등 한국의 우방국

들과 관계를 개선하는데 협력할 용의가 있음을 표명하였다 . 이른바 4대 강국에 의한

남북한 교차승인 구상이다 . 그 후 노태우는 19 8 8년 9월 서울 올림픽 개회식에 참가한

다케시타 (竹下) 수상에게 북한을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만드는데 일본이 해

야 할 역할이 크다 고 발언하여 일본의 역할에 대한 기대감을 표시하였다 .

일본은 7 .7선언에 적극 호응하였다. 선언발표 당일 일본정부는 관계국과의 긴밀히

협의를 거친 위에 일·북 관계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 하겠다는 의향을 표명한 후 , 북

한에 억류되어 있은 제18호 후지산마루 (富士山丸) 선원 2명의 석방19 )을 전제로 일·

북간의 모든 문제에 대하여 북한과 대화할 용의가 있음을 밝혔다. 동년 9월에는 19 8 7

년 대한항공 폭파사건 이후 취해왔던 제재조치 (일본외교관의 북한 공무원과의 접촉금

지, 국가공무원 방북의 원칙적 금지, 북한 공무원 일본입국의 원칙적 금지 , 입국심사의

강화 등)를 해제하여 대화의 걸림돌을 제거하였다 .

그러나 북한은 19 8 9년 1월 외교부 대변인 담화를 통해 일본정부의 불성실한 태도로

양국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건과 환경이 갖추어져 있지 않다고 하며, 대화

재개에 장해가 되는 것들을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일본 정부는 기민하게

대응하였다. 우리나라의 한반도 정책에 대하여 라는 견해를 발표, 전제조건 없는 대화

를 강조하였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19 8 9년 3월 3 0일, 사회당 대표단(단장 田 誠)이 방북하였고,

같은 날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의 답변에서 다케시타 수상은 한반도의 모든 사람들에

18 ) 19 6 5년 한일기본조약은 한국이 유엔결의 제19 5호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한반도의 유일합

법정부라고 규정하였다 . 따라서 남북한 유엔 동시가맹 등이 실현되지 않는 한 , 사실상 일본

과 북한간의 수교교섭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

19 ) 19 8 3년 1 1월 , 북한 남포항을 떠나 일본으로 향하던 오사카 (大阪 ) 후지기센 (富士汽船 ) 소

속의 제18호 후지산마루에 북한병사가 잠입하여 일본에 불법 입국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
동선은 이를 해명하기 위하여 다시 남포에 갔으나 선장이하 5명이 간첩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 이중 3명은 석방되었으나 선장과 기관장이 체포되어 교화노동 15년형을 선고받고

북한에 억류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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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과거의 불행한 관계에 대해 깊은 반성과 유감의 뜻을 표한다 고 발언하였다 . 또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과의 관계개선을 추진하고 싶다는 의향도 밝혔다. 이 발언은

북한의 정식국호를 처음으로 사용하고 국교가 없는 북한에게 최초로 일본의 전쟁행위

및 식민지 지배에 대해 사죄했다는 점에서 냉전종결 후 일본의 대북외교의 일대 전환

점이었다고 할 수 있다 . 이 발언은 치밀히 준비된 것으로 발언이 있던 당일 , 사회당의

다나베(田 )는 주중북한대사에 이 메시지를 전달하였고 평양을 방문하여 김일성에게

자민당의 실력자 가네마루의 평양을 방문하고 싶다는 내용의 친서를 전달하였다. 이에

김일성은 다케시타 발언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자민당대표단의 평양행을 받아들일 뜻

을 분명히 하였다 . 이렇게 해서 냉전종결 후 일·북 관계는 새로운 궤도에 올라서게

되었다.

3.1.3 가네마루 쇼크

19 9 0년 9월 초 남북고위급회담이 개최되자 일·북 관계도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하

였다 . 9월 24일부터 5일간 일본 자민당의 실력자 가네마루는 사회당의 다나베와 함께

평양을 방문하였다 . 후지산마루 선원을 석방시키고 정부간 교섭의 실마리를 풀기 위해

서였다. 가네마루는 김용순과의 제1차 회담에서 대북보상에 대해 언급 , 정치적 결단으

로 실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하고 수교교섭과 직접적으로 연동되지 않는 형태로

문제를 처리할 것과 이를 위해 상호 연락사무소를 개설할 것을 제안하였다 . 또한 김일

성과의 회담에서 가네마루는 식민지 지배에 대한 사죄의 뜻을 담은 카이후(海部) 수상

의 친서를 전달하고, 후지산마루 선장과 기관장의 석방을 요청하였다. 이에 김일성은

2명의 석방을 약속하고 카이후 수상의 서한을 높이 평가하였다.

그 후 2 7일의 제2차 단장급 회담에서 김용순은 예상 밖으로 국교정상화 조기실현을

제안하고 정부간 교섭을 1 1월부터 개시할 것을 공동성명에 집어넣자고 주장하였다 . 이

는 북한이 조선반도의 영구 분단화 책동이라 비난해 왔던 주변 4강에 의한 교차승인

을 사실상 용인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배경에는 9월초 세바르드나제-김영남

회담에서 한·소 수교 사실을 통보 받은 것이 결정적 작용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2 0 )

그런데 더욱 놀라웠던 것은 회담의 결과물로 나온 일본 자민당, 일본 사회당 , 조선

노동당의 3당 공동선언의 내용이었다 . 3 6년 간의 식민지 지배뿐만 아니라, 전후 4 5

년 간의 피해에 대해서도 보상하겠다는 조항이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일본 국내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커다란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귀국 후 가네마루는 자민당

2 0 ) 小此木政夫編著 , 『北朝鮮 ハンドブック』 , 講談社 , 19 9 7年 , p4 2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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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로의원 , 외무성, 매스컴으로부터 격렬히 비판받았다 . 미국은 전후 4 5년 보상이 미국

의 책임을 인정한 것이라는 이유로 , 한국은 공동선언의 내용이 19 6 5년 한일기본조약

의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라는 이유로 각각 가네마루 외교에 심한 불쾌감을 드러

내었다.2 1)

이에 사태의 진화에 나선 가네마루는 해명을 위해 10월에 서울을 방문하였는데 , 노

태우는 일·북 관계 진전의 전제조건으로 다음과 같은 5원칙을 제시하였고 일본도 이

를 존중하기로 약속하였다.

① 북한의 대남 적화노선의 포기를 촉구할 것

② 남북대화 및 교류의 의미 있는 진전에 연계시킬 것

③ IAE A와의 안전협정 체결을 요구할 것

④ 일본의 경제협력과 배상이 북한 군사력의 증강으로 이용되거나 수교 이전에 이루

어지지 않도록 할 것

⑤ 북한을 개방으로 유도하여 국제사회에 협력하도록 촉구할 것

한편 미국도 한국과 비슷한 요구를 하였다 . 이로서 3당 공동선언은 문안 그대로 실

행에 옮겨지기 힘든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3.1.4 핵 개발 의혹과 교섭결렬

19 9 0년 1 1월∼12월, 3차에 걸친 양국 외무성간의 국교정상화 예비교섭이 열렸다 .

이 자리에서 북한측은 전후 4 5년에 대한 배상을 강력히 주장했으나 , 일본측은 "정부간

교섭은 정당간 합의에 구속받지 않는다"는 견해를 피력, 양측의 주장은 평행선을 달렸

다. 그러나 절충을 거듭한 끝에 양측은 아래의 네 가지를 의제로 한 본 회담을 제1차

평양 , 제2차 도쿄, 제3차 이후는 베이징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

① 국교정상화에 관한 기본문제(관할권 , 합병조약의 합법성 등)

② 국교정상화에 따른 경제적 문제 (재산청구권 , 전후보상 등)

③ 국교정상화와 관련되는 국제문제(핵사찰 , 남북대화 등)

④ 그밖에 쌍방이 관심을 갖는 문제(일본인 처 고향방문, 재일조선인 처우문제 등)

2 1) 가네마루가 왜 이처럼 상식을 뛰어넘은 행위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명확히 해명되지

않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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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9 1년 1월에 개최된 제1차 본 회담에서 북한의 전인철 단장은 교전국간의 배상,

재산청구권, 전후보상 모두를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일본의 나카히라 (中平)단장은 전

전(戰前) , 전중(戰中)의 재산청구권만을 인정한 채, 북한에 IAE A사찰의 조기 수용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북한은 핵 사찰 문제는 미·북간에 논의될 사항이라고 하면서 논

의 자체를 회피하고자 했다. 이 같은 양상은 제2차 본 회담에서도 되풀이되었다.

여기서 일·북 수교교섭의 전개과정을 보다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 이 시기의 북한

을 둘러 싼 정세를 정확히 이해해 둘 필요가 있다. 냉전종결을 계기로 북한의 현실적

국가목표는 사회주의 통일조국의 실현에서 체제유지로 바뀌었고, 그를 위해 핵 개발과

새로운 대외경제관계의 구축이라는 두 가지 수단이 채택되었다 . 이를 도식화하면 <그

림1>과 같다 .

<그림1> 1989년부터 1991년 말까지의 북한의 국가전략

(목표) 체제유지

(과제) 안전보장 경제재건

(수단) 핵 개발 일북국교정상화

남북경제교류

나진·선봉경제특구

(비밀리)

출처 : 졸저 , 『북한의 개혁·개방 - 과거·현황·전망 -』 (도서출판 한울 ,

2 0 0 0 ) , 13 2쪽 .

문제는 일·북 수교교섭 그 자체가 아니라, 비밀리의 핵 개발에 있었다. 냉전종결로

세계 유일의 초강국인 된 미국은 자국중심의 세계질서 유지, 특히 대량살상무기의 확

산방지에 대외정책의 최우선 목표를 두었다.

북한의 핵 개발계획이 미국의 정찰위성에 처음으로 탐지된 것은 19 8 2년이었다 . 그

후 의혹이 깊어 가는 속에서 19 8 9년, 북한은 영변의 5메가와트 원자로를 10 0일간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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쇄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 이 10 0일간은 연료봉 교체를 통해 핵무기 1∼2개의 제조에

필요한 플루토늄을 추출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었기 때문에 북한의 핵 개발의혹은

화급히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심각한 문제로 급부상하였다 .

미국은 19 9 0년 9월부터 시작된 일·북 및 남북관계의 진전 움직임에 대해, 이들 현

안의 진전은 반드시 핵 문제해결과 연동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한일양국에 전달했다 .

19 9 0년 9월의 노태우 방미시 부쉬는 남북총리회담의 급진전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였

으며 , 가네마루가 방북하기 직전 미국정부 관계자를 도쿄에 급파, 일본을 설득하려고

하였다. 미국이 가네마루의 파격외교에 대해 가장 우려한 점도 바로 일·북 관계의 개

선이 핵 문제의 해결과 무관하게 진행된다는 것이었다 .

결국 이러한 연유로 해서 남북 및 일·북 관계의 개선은 핵 문제 해결과 연동되게

되었다. 이후 핵 문제는 일·북 수교교섭의 최대 장해물로 작용하게 된다 .

그러나 북한은 핵 문제와 일·북 수교를 별도로 처리한다는 자신의 전략에 따라 일

본과의 조기 수교를 강력히 희망하였다 . 19 9 1년 2월 일본을 방문한 김용순은 다케시

타 전 수상을 북한에 초청하고 카이후 수상에게 김일성의 친서를 전달한 후, 기자회견

을 갖고 수교교섭의 연내타결을 희망하였다 . 이어 5월의 제3차 본 회담에서 북한은 기

본문제를 우선적으로 토의할 것을 주장 ,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지면 국교를 정상화

하고 나머지 의제는 국교수립 후에 순차적으로 해결해 나가자고 제안하였다.

일본은 이러한 제안을 거부하면서 IAE A의 원자력시설 사찰 수용, 남북고위급회담의

조기 재개, 남북한 동시 유엔가맹을 강력히 요구 , 이 세 가지를 교섭진전을 위한 사실

상의 전제조건으로 내걸었다. 또한 이 때부터 대한항공 폭파범 김현희의 일본어 교사

로 알려진 이은혜라는 이름을 쓰는 일본인 여성문제가 부각되어 교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였다. 또한 회담방식에 있어서도 북한은 핵 문제를 미뤄둔 채 조기타결

을 시도하였지만 , 일본은 모든 의제의 일괄타결을 주장하였다 .

이렇게 해서 제4차 본 회담부터 교섭은 교착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 북한이 IAE A와

안전협정을 체결하고 한국과 비핵화공동선언을 발표하였음에도, 일본은 그 이상의 조

치를 요구하였다 . 결국 19 9 2년 1 1월 제8차 회담에서 이은혜 문제로 협상이 결렬되었

지만 결렬의 진정한 원인은 핵 문제에 있었다 . 일본은 미국의 요구를 반영하여 북한에

게 특정조치가 아니라, 의혹의 완전한 해소를 요구하였다 . IAE A와 안전협정을 체결한

후에는 사용 후 연료의 재처리공장을 폐기할 것을 요구하였고, 남북비핵화공동선언이

발표된 후에는 남북상호사찰을 요구하였다 . 결국 이 시기 일·북 수교는 핵 문제의 종

속변수가 되어 더 이상 진전될 수 없는 근본적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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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납치 , 대포동 충격 : 국익 과 국민감정 의 괴리

3.2.1 제네바합의와 일·북 대화의 재개

19 94년 9월 제네바에서 미·북간에 핵 문제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자 , 일·북간의

대화는 재개되었다 . 19 9 5년 3월 와타나베 미치오 (渡 美智雄) 전 외상이 이끄는 연립

여당 (자민당 , 사회당, 신당 사키가케) 대표단이 방북 , 조선노동당과의 사이에 제9차

수교교섭을 빠른 시일내 실시할 것을 양국정부에 권고한다 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회담 재개를 위한 합의서를 채택하였다 . 합의서에 양국간의 회담이 철저히 자주적이

고 독자적인 입장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는 조항이 명문화되자, 북한은 조일

관계를 개선하는데 있어 이번 합의서는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고 환영하였다.

또한 같은 해 6월과 10월 , 두 차례에 걸쳐 일본정부가 북한에 5 0만톤의 쌀을 지원하

자 19 9 6년 3월 중순 외무성 과장레벨의 비공식접촉이 시작되는 등 , 양국은 대화분위

기를 성숙시켜 나갔다.

이 시기 대일관계를 바라보는 북한의 시각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 , 대미관계가 어느

정도 개선되면 일·북 수교가 가능해져 거액의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 이

는 당연히 조일관계가 조미관계보다 먼저 개선되어야 한다 22 )는 조선노동당 부부장

이종혁의 발언에서도 확인된다. 둘째, 북한지도부는 남북관계개선 없는 미·북 및

일·북 관계개선을 희망하였고 또한 그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는 점이다 . 이른바

통미봉남 전략이다. 예를 들어 외교부 부부장 김계관의 북남관계개선과 병행하여 조미

관계를 개선한다는 미국의 입장은 우리 자신과의 관계개선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이해

할 수밖에 없다 , 조미관계 정상화는 동북아시아의 힘의 균형을 보장하는 전략적 관심

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어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적극적으로 보장한다 2 3 )는 발언과

이종혁의 조일수교는 조선의 자주적 평화통일에 유리한 국제환경을 마련한다는 측면에

서도 바람직하다 는 발언은 , 남북관계개선 없는 미·북 및 일·북 관계개선을 통해 한

국에 대한 열세를 만회하고자 하는 북한지도부의 의도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그와 같은 시도는 순조롭게 진척되지 못했다 . 같은 해 4월 한미정상

이 4자 회담을 제안하자 하시모토(橋本)내각은 지지를 표명하였고 , 6월의 김영삼-하시

모토 회담에서 대북관계 개선은 한국의 의사를 존중하여 진행한다 는 원칙이 재확인되

어 일·북 관계는 남북관계에 연계되기에 이르렀다. 일본으로서는 4자 회담과 남북대

2 2 ) 『朝鮮時報』 , 19 9 5年 4月 3日 .

2 3 ) 김계관외교부 부부장이 미국의 애틀랜틱 카운실이 주재한 회의 ( 19 9 7년 3월 1 1일)에서 행

한 연설 (『月刊朝鮮資料』 , 19 9 7年 5月 ) .

21



화를 선행시켜 북한의 대일태도를 충분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성급하게 양보

할 필요가 없다는 인식이었다. 또한 남북관계 개선을 동반하지 않는 일·북 관계개선

은 한일관계를 혼란에 빠트릴 것이라는 우려도 관계개선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였

다.24 ) 한편 김일성 사후의 체제정비 탓인지 북한 역시 일본과의 대화에 적극적인 자세

를 보이지 않았다.

3.2.2 납치의혹의 부상과 대화의 교착

북한측은 교섭재개의 돌파구를 열기 위해 19 9 7년 7월 16일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

위원회 대변인담화에서 일본인 처의 고향방문에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발표하였

다. 이어 같은 해 8월 2 1일 베이징에서 열린 심의관급 예비회담에서 전제조건 없는 수

교교섭의 조기실현에 합의를 보았다 . 일본인 처의 고향방문은 같은 해 1 1월과 다음 해

1월 , 2회에 걸쳐 실현되었다 . (합계 2 7명) 이 같은 흐름에 맞춰 일본정부는 10월 9일

에 국제기관을 통해 2 ,7 0 0만달러의 식량을 원조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19 9 7년 1 1

월 14일에는 일본의 연립여당 대표단이 재차 방북하여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제9

차 수교회담이 개최되도록 당이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 고 조선노동당과 의견일치를 보

았다 .

그런데 북한공작원에 의한 일본인 납치의혹이 불거져 일본 매스컴이 이 문제를 대서

특필하자 , 일본사회의 대북감정은 매우 나빠져 전제조건 없는 수교교섭의 조기실현은

사실상 불가능한 분위기가 되었다 . 그러나 북한으로서는 일본이 요구하는 납치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에 응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 이 시기 일본에서는 납치의혹의 해소를

수교교섭의 전제조건으로 삼아야 한다는 입구론(入口論)이 수교교섭의 타결과 더불어

납치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출구론(出口論)을 압도해 나갔다. 이로써 수교교섭의 재

개는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다.

<표1> 북한공작원에 의한 일본인 납치의혹

발생시기 피 해 자 발생현장 및 정황

19 7 7년 9월
도쿄 미타카 시청의 경비원

久米裕 (당시 5 2세)
이시카와현 . 호적등본을 속아서 빼앗

김 . 노도반도에서 공작원에 의해 납치

19 7 7년 1 1월
寄居중학 1년생 요코다 메

구미 (당시 13세)
니이가타시. 써클활동을 끝내고 귀가중

해안으로 연결되는 길에서 행방불명

24 ) 小此木政夫編著 , 『北朝鮮 ハンドブック』 , 講談社 , 19 9 7年 , p4 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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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시기 피 해 자 발생현장 및 정황

19 7 8 ,7 9년경 T·Y (당시 2 2세정도)
불명. 대한항공 폭파범 김현희의 일본

어 교사. 이은혜라는 이름을 씀

19 7 8년 7월

약혼중인 목수견습생 地村

保志 (당시 2 3세) . 점원 浜

本富貴惠 (당시 2 3세)

후쿠이현 고하마시. 해안 부근의 공원

에서 행방불명

19 7 8년 7월

中央大生 蓮池薰 (당시 2 0
세) . 회사원 奧土祐木子 (당
시 2 2세)

니아가타현 柏崎市 . 애인을 기다리던

중 행방불명

19 7 8년 8월

電電公社 직원 市川修一 (당
시 2 3세) . 사무원 增元루

미코 (당시 24세)

가고시마현 吹上町 . 저녁 노을을 보러

간다고 외출 후 행방불명

19 8 0년 6월
오사카시내의 중국음식점

요리사 原勅晁 (당시 4 3세)
미야자키시. 북한 공작원 신광수에게 호

적등본을 넘겨주고 공작선으로 납치됨

출처 : 『讀賣新聞』19 9 7年 10月 2 3日

일·북 관계개선이 이처럼 답보상태에 빠진 가운데 , 북한이 바라던 다른 현안들도

순조롭게 풀려나가지 못하였다. KE DO에 의한 경수로건설과 중유제공은 2 0 0 3년 완공

이라는 당초 예정보다 훨씬 지연되었고 , 미국에 의한 경제제재완화는 매우 더딘 속도

로 진행되었다. 또한 4자회담을 통한 새로운 평화보장체제 구축시도도 한국과 미국의

견제로 북한의 의도대로 진척되지 않았다 .

이상과 같이 제네바합의이후 북한지도부가 원했던 것은 그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실

현되지 않았다 . 단 하나, 북한에 대해 햇볕정책을 펼 것을 주장하는 김대중 정권이

19 9 8년 2월 출범한 것이 유일한 긍정적 요소였다. 한편 이 기간 동안 북한국내에서는

3년 간의 완충기 경제정책으로 채택되었던 혁명적 경제전략이 대외관계개선의 부진

으로 기대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고 , 그 결과 경제사정은 더욱 악화되었다 . 이 때문인

지 완충기의 3년째인 19 9 6년에 들어 혁명적 경제전략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그 대신

가장 곤란한 환경 을 극복하기 위한 고난의 행군 캠페인이 시작되었다 . 고난의 행군

은 2년 간 지속되었고 19 9 8년에 들어서도 최후의 승리를 위한 강행군으로 명칭만 바

뀐 채 계속되었다 . 그리고 이러한 상황전개 속에서 자력갱생에 대한 강조는 그 도를

더해갔다 . 자력갱생의 강조는 대외경제협력의 부진을 반영한 것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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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대포동 발사 - 전후 최대의 군사충격

이처럼 건국 5 0주년인 19 9 8년이 되어도 대외관계개선을 통한 경제재건의 전망이

불투명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자, 북한은 강한 불만을 표출하기 시작하였다. 당초 북

한은 우리의 원자력개발은 계획적인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전략적 의의를 갖는 중요한

부분이며 , 거기서 시간은 사활적 성격을 띤다 2 5 )는 인식을 보여왔다 . 그러나 막대한

자금과 노력을 투입하여 건설한 자립적 원자력 에너지시설을 즉시 동결하고 사용 후

연료의 안전보관작업도 최종단계에 접어드는 등 합의문에 명기된 우리측의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 하고 있는데 반해, 미국측은 경제제재를 해제하지 않은 채 수년간 빈말만

뒤풀이하고 있으며, 경수로건설도 제공협정이 체결된지 2년이 지났음에도 자금분담 등

KE D O내부의 사정을 이유로 이렇다할 진전이 없다 고 불만을 토로한 후 언제 완성될

지도 모르는 경수로만 믿고 자립적인 원자력 에너지공업을 계속해서 희생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고 경고하였다.2 6 )

그 후 19 9 8년 4월 중순 북한당국은 사용 후 연료봉의 안전보관작업을 중지하였고, 5

월 7일에는 작업정지 사실을 공개하였다. 또한 같은 날 외교부 대변인은『조선중앙통

신』과의 회견에서 만일 사용 후 연료봉의 보관작업 중지가 장기간 지속되면, 우리는

기술안전상 어쩔 수 없이 사용 후 연료봉을 안전히 보관하기 위한 대책을 취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고 발언, 사용 후 연료봉의 재처리에 의한 플루토늄추출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런데 같은 해 4월 6일에 발사된 파키스탄의 신형미사일 가우리가 북한에서 수입

한 노동2호를 개량한 것이라는 사실이 미 국방성에 의해 판명되어 5월 4일, 미행정부

는 국내법에 의거하여 제재조치를 발동하였다. 덧붙여 미국은 미사일수출중지를 경제

제재완화의 전제조건으로 위치 지웠다 .

이러한 움직임에 대항하여『조선중앙통신』은 같은 해 6월 16일 논평을 발표하여

미사일개발 및 실험을 계속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한 후에 , 수출에 관해서는 미국이

우리측을 반세기이상에 걸쳐 경제적으로 고립시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외화획득의

원천은 심히 제한되었고 , 따라서 미사일수출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길이다 라

고 설명하고 미국이 진실로 미사일수출을 막으려고 한다면, 하루라도 빨리 경제제재를

해제하고 미사일수출중지에 따른 경제적 보상을 하는 길로 나가야 할 것이다 고 주장하

였다 . 이는 미사일을 외교상의 새로운 카드로 사용해 가겠다는 일종의 의사표명이었다 .

이와 관련 , 이 논평이 있기 직전 북한적십자사가 자국에 일본인 행방불명자는 없으

2 5 ) 합의는 쌍방의 성실한 이행에 의해서만 유지된다 , 『조선중앙통신』논평 , 19 9 6년 1 1월

15일 (『月刊朝鮮資料』19 9 7年 1月 에서 인용) .

2 6 ) 미국은 조미기본합의문 이행에 대한 성의를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 , 북한외교부 대변인 담

화 , 19 9 8년 3월 6일 (『月刊朝鮮資料』 , 19 9 8年 5月 에서 인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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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또한 고향방문 제3진의 대상인 된 일본인 처들이 일본측의 태도에 분노하여 방문

신청을 취소하였다고 발표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 요컨대 , 이 시점에서 북한지도부는

일·북 관계개선을 당분간 단념하고 미사일카드를 본격적으로 구사하겠다는 결단을 내

렸던 것이다. 그 후 북한은 19 9 8년 8월 3 1일 일본영공을 통과하는 대포동을 발사하

여 미사일카드를 완성시켰다 .

대포동 발사는 일본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으로 다가갔다 . 발사 당일 일본정부

는 미사일 발사는 일본의 안전보장과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이라는 관점 및 대량살

상무기의 확산방지라는 관점에서 매우 유감스러운 일 이라는 관방장관 코멘트를 발표하

였다 . 또한 9월 1일 일본정부는 다음과 같은 대응책을 발표하였다.

* 한·미·일 3국간에 의견, 정보교환을 추진한다 .

* 유엔에서 응당한 형태로 이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을 탐구한다.

* 북한측에 유감의 뜻을 전달, 엄중 항의하고 설명을 요구함과 동시에 미사일의 개

발 , 수출중지를 요구한다.

* 국교정상화교섭의 개최 , 식량 등의 지원 및 KE DO의 진행을 당분간 보류한다 .

* 화상위성활용에 대한 조사의 추진 등 일본 독자의 정보수집 능력을 제고할 방책을

검토한다 .

* 탄도미사일 방위시스템(BMD)의 기술연구를 계속적으로 검토함과 더불어, 「미일방위

협력에 관한 지침」(일명 가이드라인) 관련법안 등의 조기 성립, 승인을 기대한다.2 7 )

덧붙여 2일에는 나고야-평양간을 운행하던 북한 고려항공 화물전세기 9편의 운항허

가를 취소하였다 .

일반여론의 반응은 더욱 험악하였다. 매스컴은 연일 대포동문제를 대서특필하였고 ,

국민들 사이에서는 안보에 대한 위기감이 급속도로 확산되어 나갔다. 돌이켜 보건대 ,

대포동 사건은 전후 평화헌법을 채택한 일본이 겪은 최대의 군사적 충격이었음에 틀림

없었다. 일본의 보수세력은 이 대포동 충격을 군사력 강화 및 법, 제도 정비의 호기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 냉전종결과 소련붕괴로 명확한 적이 없어진 상황에서 자국의 군사

력 유지 및 강화의 근거를 북한의 존재에서 찾고자 한 것이다 .

대포동 충격은 일본 국내정국에도 영향을 미쳐, 자민당과 자유당의 보수연립정권의

탄생을 촉진하였다. 야당도 여론에 밀려 과거의 사회당 같은 강력한 반발을 하지 못하

였다 . 대포동 충격으로 발족한 자민당의「위기관리 프로젝트 팀」의 19 9 9년 1월 말

2 7 ) 日本外務省編 , 『外交靑書 19 9 9』 , p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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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에서 자위대 출신의 나카다니(中谷) 전 의원은 대포동 사건은 위기관리라는 점에

서 5 0년에 한번 찾아올까 하는 호기 라고 발언하였다. 요컨대 , 자민당의 국방 족의원

(族議員)들에게 대포동 발사는 19세기 중반 일본인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어 메이지

(明治)유신을 가져오게 한 미국 페리 제독의 흑선(黑船) 출현에 이은 제2의 흑선으로

비유되었다.2 8 ) 그 결과 , 국민들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며 터부시되어 왔던 위기관

리체제의 강화방안이 활발히 논의되었고 , 독자 정찰위성 보유 , TMD 개발연구 참

가2 9 ) , 가이드라인 관련법안 제정 등의 조치가 빠른 속도로 이루어졌다. 미국은 이러한

조치를 적극 환영하였으나, 중국은 격렬히 비난하였다 .

그러나 이는 분명 과잉반응이었다 . 대북 억지능력의 강화만을 강조하여 군사력 증강

및 제도정비를 시도하였을 뿐, 대화를 통한 긴장완화 노력 , 즉 예방외교는 완전히 실종

되었다. 특히 TMD 개발연구 참가는 동북아시아의 긴장을 완화시키기는 커녕 , 군비경

쟁을 촉발시킬 뿐이었다 .30 ) 또한 10월 2 1일에 해제하기는 하였으나 , KE DO에의 협

력을 중지시킨 것은 북한의 핵 개발을 동결시킬 의사가 없다는 뜻으로 미사일 발사에

대한 항의조치로서는 극명한 논리적 모순을 안고 있었다. 또한 납치문제의 해결을 수

교교섭의 전제조건으로 하자는 입구론 또한 북한의 극심한 반발을 유발하여 납치문제

의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뿐이었다. 이는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에 기

여한다는 일본의 정책3 1)과도 괴리되는 것이었다. 요컨대 대포동 사건 이후, 일본에서

는 국익과 국민감정이 괴리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 이는 방위력 강화를 위해 지나치게

대북 경계심을 고취시킨 결과이었다.

3.3 한·일 신시대의 개막과 대북 포용정책에의 참가

19 9 8년 10월 김대중 대통령의 방일을 계기로 한일양국은 과거사에 종지부를 찍고 2 1

세기를 향한 미래지향적 우호관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양국 정상은 북

한 미사일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긴요함을 확인하였다.

2 8 ) 『朝日新聞』19 9 9年 2月 18日 .

2 9 ) 일본 방위청은 19 9 3년에 항공자위대의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걸프전에 사용한 P AC2로 개

조 , 미군이 보유한 적외선 탐지식의 조기경보위성으로부터 정보를 받아 미일합동으로 북한

미사일을 요격한다는 극비연구를 진행시킨 바 있다 . (『東京新聞』19 9 8年 9月 3日 )

30 ) 미국과 일본은 T MD 개발의 명분을 대포동발사에서 찾았지만 , 개발의 또 다른 목적이 중국

견제 , 타이완 보호에 있었음은 주지의 사실이었다 . 따라서 미사일공격을 무력화시키는

T MD 개발이 TMD의 망을 벗어나는 또 다른 무기의 개발을 촉진시킬 것이라는 것은 자명

하였다 .

3 1) 日本外務省 , 『外交靑書 19 9 6』 , p 2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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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한일간에 새로운 파트너십이 형성되었음에도 일본의 대북 강경자세는 쉽사리

누그러들지 않았다 . 일본정부는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억지

에만 주안점을 두어오던 대북정책을 대화와 억지 정책으로 바꾸기는 했지만, 여전히

강조점은 억지에 두어졌다. 매스컴은 한국이 대포동발사에 대해 자국 안보에 직접적

위협이 안되며 햇볕정책의 추진에 지장이 초래된다는 이유로 관망만 하고 있다고 불만

을 표시하였다.3 2 )

또한 가이드라인 관련법안의 성립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노렸음이었는지, 금

창리 지하시설 의혹을 대서특필하고 사찰문제가 제대로 해결이 안 될 경우 무력충돌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이른바 한반도 위기설을 유포하였다. 일본정부는 19 9 7년

9월 주변 유사시 일본의 후방기지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미일방위

협력을 위한 지침」이 채택된 후 , 법률적 측면을 포함한 국내체제의 정비를 위해 「주

변사태 시 우리나라의 평화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에 관한 법률」 , 「자위대법

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 ,「일본 자위대와 미국 군대와의 사이에 있어서 후방지원 ,

물품 또는 역무의 상호 제공에 관한 일본정부와 미국정부간의 협정을 개정하는 협정」

(일명 AC SA 개정협정)을 19 9 8년 4월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이었다.

19 9 8년 1 1월에 시작한 금창리 지하의혹시설을 둘러 싼 미·북간의 협의는 19 9 9년

3월 16일 합의에 이르렀다. 양국은 공동성명을 채택 , 19 9 3년 6월의 미·북 공동성명

과 제네바합의의 이행을 재확인한 위에 , 북한은 지하시설에 대한 미국의 수차에 걸친

만족할 수 있는 접근 (Acces s )을 허용하였고, 미국은 양국의 정치 , 경제관계를 개선하

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발표하였다 . 그 후 같은 해 5월 , 미국의 전문가 팀이 금창리지

하시설을 방문, 조사활동을 벌였으나 미국무성은 이제까지 파악한 한에 있어서는 북한

이 제네바합의를 위반했다고 결론지을 수 있는 증거는 없다 고 밝혀 핵 개발의혹이 일

단 사라졌음을 분명히 했다.3 3 )

같은 달 24일 일본에서는 주변사태에의 대응을 정한 주변사태 조치법, 재외일본인

구출 시 자위대함선 파견을 인정한 개정 자위대법 , 평시를 상정한 미일간의 물품 및

역무 상호제공협정을 주변사태에도 적용하는 동 협정 개정안이 참의원 본 회의에서 가

결되었다 . 이로써 일본 자위대는 한반도에서의 무력충돌 시 미군에 대한 지원활동을

전개할 수 있게 되었다.

32 ) 『讀賣新聞』19 9 8年 9月 1日 .

3 3 ) N ew York Tim e s가 2 0 0 0년 8월 5일에 게재한 북한 핵 비밀을 찾아 : 미 정보 전문가들

불화 (F er r e t in g ou t N or t h Kor ea ' s n u clea r secr e t s : U .S . In t ell igen ce E x p er t s
a t Od d s )라는 기사에 의하면 , 19 9 9년 5월의 사찰은 좁고 텅 빈 터널 이외에 아무 것도

발견하지 못한 완전한 실패작이었으며 이를 계기로 국무부 관리들은 국방정보국 (DIA)이
제공하는 정보에 대해 회의를 품게 되었다고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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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 같은 달 2 1일에 미국의 대북정책 조정관인 페리(Willia m P er r y )가 클린턴의

특사로 평양을 방문했다 . 페리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만나 클린턴이 김

정일에게 보낸 친서를 전달함과 동시에 한·미·일의 포괄적 접근에 대해 설명하는 등

주요현안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페리는 19 9 8년 1 1월 미국의 대북정책 조정관으

로 임명되어 한·미·일 3국의 공조를 통한 북한문제의 해법을 찾고 있었다.

이러한 대화노력의 결과로 19 9 9년 9월 미국과 북한은 미사일 발사의 유예와 대북경

제제재 조치의 해제를 약속한 베를린합의를 이루어 내었다 . 이로써 대포동 발사를 계

기로 시작된 위기국면은 일단 진정되고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이 본격적으로 시도되게

되었다. 19 9 9년 10월에 공개된 페리 보고서는 한미일 3국에 의한 포괄적이고 통합적

인 접근 (Com p r eh en s iv e a n d In t egr a t e d Ap p r oa ch )을 강조한 후 , 이중접근 전

략 (Two- P a t h S t r a t egy )의 첫 단계로 대화를 통한 북한 핵 , 미사일문제의 해결을 권

고하였다 .34 )

이 같은 흐름에 맞추어 일본도 억지에서 대화로 대북정책의 중심을 이동시켰다 .

19 9 9년 12월 1일부터 3일까지 무라야마 도시이치 (村山富市) 전 수상을 단장으로 노

나카 히로무 ( (野中廣務) 자민당 간사장대리를 간사장으로 하는 초당파 의원단이 평양

을 방문하여 양국관계 개선을 위한 협의를 시작하였다 . 협의의 결과, 초당파 의원단과

조선노동당은 정부간 국교정상화교섭의 조기 재개를 양국정부에게 권고하고 , 이와 병

행하여 양국 적십자사간에 인도문제 (일본인 납치의혹 , 식량지원 등)를 협의하고, 양국

간 교류를 촉진한다는 3개항의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그 후 12월 2 2일 베이징에서

외무성 국장급 예비회담이 개최되어 수교교섭의 조속한 재개를 확인하였다 .

2 0 0 0년 3월 7일 아오키(靑木幹雄)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을 갖고 세계식량계획(WF P )

을 통해 북한에 10만톤의 식량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로써 대포동 발사 이후

지속되어 온 제재조치가 모두 해제되었다. 일본 국내에서는 납치의혹 해결에 북한이 성

의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식량지원을 해서는 안된다는 여론이 여전히 존재

하였지만, 정부당국의 대응은 상당히 유연해져 있었다. 코노 요헤이(河野洋平) 외상은

아무 것도 하지 않는다면 납치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피해자 가족들에게 문제해결을

위해 현 상황에 변화를 줄 필요가 있음을 역설하였다.35 ) 이는 일본정부가 납치의혹 해

결을 수교교섭의 전제조건으로 삼자는 입구론을 폐기하고 사실상 관계정상화 과정에서

문제를 해결한다는 출구론을 택한 것으로 매우 의미 있는 변화라 할 수 있다.

34 ) Review of U n i t ed St a t e s P olicy Towa r d N or t h Kor ea : F in din gs a n d
Recom m en d a t ion s U n cla s sifi ed Rep or t by Dr . Will ia m J . P er ry , Oct ob er 12 ,
19 9 9 .

3 5 ) 『每日新聞』2 0 0 0年 3月 7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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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변화의 배경에는 남북 및 미·북 관계개선이라는 한반도 정세변화에 일본이

뒤쳐져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작용하였다. 이로써 일본은 대북 포용정책에 본격적으로

동참하게 되었다 .

4. 일·북 수교교섭의 주요 쟁점과 전망

4.1 수교교섭의 재개와 진행 경과

2 0 0 0년 4월 5일 , 7년 5개월만에 제9차 일·북 국교정상화 교섭이 평양에서 개최되

었다 . 북한측은 식민지 지배에 대해 최고책임자가 사죄를 표명하고 법적 구속력이 있

는 문서로 명문화해야 하며 과거의 인적 , 물적 손실에 대해 충분한 보상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대해 일본측은 침략과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반성과 사죄에 대

해서는 19 9 5년 무라야마 수상 담화36 )와 같은 인식을 갖고 있으나 , 보상문제는 청구권

으로 처리되어야 한다고 응수하였다.

납치문제와 관련, 일본측이 결코 피할 수 없는 문제라며 성실한 대응을 요구하자, 북한측

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일반적인 행방불명자에 대한 조사라면 협력하겠다고 응수하

였다. 양측은 5월 하순 도쿄에서 제10차 교섭을 갖기로 하고 교섭을 끝냈으나, 5월 17일

북한측의 요청으로 제10차 수교교섭이 연기되기에 이르렀다. 6월의 남북정상회담에 집중,

그 결과에 의거해 일본과의 교섭에 임하겠다는 북한측의 의도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5월 말의 한일 정상회담에서 모리 총리는 김대중 대통령에게 일·북 관계를 진전시

키고 싶다는 의향을 북한측에 전달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 김 대통령은 정상회담시 이

를 전달 , 김정일 국방위원장으로부터 고맙게 받아들이겠다는 답변을 얻어 낸 것으로

확인된다 .3 7 ) 6월 2 0일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하러 간 황원탁 외교안보수석에게 모리

총리는 남북한간의 긴장완화가 일·북 국교정상화교섭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기를 기대

한다 3 8 )고 발언 , 대북관계 개선에 대한 강한 의욕을 표명하였다 .

7월 2 6일에는 북한의 아시아지역안보포럼 (AR F )가입을 계기로 사상 첫 일·북 외상

회담이 방콕에서 개최되었다 . 코노 외상과 백남순 외상은 8월 2 1일부터 2 5일까지 도

36 ) 19 9 5년 8월 종전 50주년 담화에서 사회당 출신의 무라야마 총리는 과거의 침략행위와 식

민지 지배에 대해 통절한 반성과 사죄 를 표명하였다 . 이 담화는 일본정부가 표명해 온 과

거사에 대한 인식 중에서 가장 진보된 것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

3 7 ) 『每日新聞』2 0 0 0年 6月 17日 .

38 ) 『每日新聞』2 0 0 0年 6月 2 0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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쿄에서 제10차 국교정상화 교섭을 실시할 것과 일본인 처의 고향방문을 조기 재개할

것 등에 합의하였다 . 또한 공동발표문에는 (1) 일·북간의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친

선우호관계를 수립하기 위해 쌍방은 모든 노력을 기울인다 , (2 ) 일·북간의 모든 문

제를 적절히 해결하기 위해 성의를 갖고 임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었다 . ( 1)항은 북한의

요구가, (2 )항은 일본의 요구가 받아들여진 것이었다 .

8월 2 2일부터 24일까지 일본에서 개최된 제10차 수교교섭에서 북한은 매월 1회의

교섭을 통한 연내 타결을 희망하는 등 서두르는 자세를 보였으나 , 쟁점 사항에 대해서

는 초기 입장을 고수하여 구체적 진전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일본측은 제10차 회담을

차기 회담부터의 실질적 교섭을 위한 준비단계로 인식하고 지속적인 교섭의 필요성을

확인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 결국 양측은 외교당국간의 교류촉진과 민간경제인 교류

가 바람직하다는 공동발표문을 작성하고 10월중에 제1 1차 교섭을 갖기로 하고 회담을

종료하였다. 제10차 교섭에서의 양측의 주장을 정리하면 <표2 >와 같다.

<표2> 제10차 수교 교섭에서의 쟁점 사항

일 본 북 한

보상문제
재산·청구권의 문제가 있다면, 처

리해 나가야 한다

과거에 물질적 , 정신적, 인적 피해

를 입혔으므로 보상은 당연하다

한일방식

보상방식과 관련해서는 합의에 도

달한 과거의 사례로서 한일국교정

상화 시의 결착 방식이 있다

과거 보상방식에 대하여 쌍방의 접

점을 찾고 싶다

교섭방법
과거청산과 납치문제 등의 양국간

의 모든 현안을 일괄 처리하자

과거청산을 우선적으로 처리하면 ,
그 후 다른 문제도 해결된다

납치문제
향후 회담에서도 거론하여 확실한

조사를 요구하겠다

납치는 없다. 행방불명자에 대해서

는 조사하고 있다

출처 : 『讀賣新聞』2 0 0 0年 8月 2 5日 .

특기할 만한 것은 일본측이 과거 보상의 방식으로 19 6 5년 한일기본조약 체결 당시

적용되었던 경제협력 방식을 언급한 것이었다. 한일양국은 19 6 5년 수교시 과거 보상

문제를 무상 3억 달러, 유상 2억 달러의 경제협력 방식으로 해결한 바 있다 .

또한 정태화 대사는 다카노 코지로 (高野幸二郞) 대사와의 4시간에 걸친 비공식 회동

에서 식량지원과 무역보험의 재개를 요구하였다 . 무역보험이란 위험도가 높은 나라와

의 무역,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운영주체가 되는 보험이다 . 일본의 대북 무역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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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은 19 7 0년대까지 실시되었으나, 북한측의 수입대금 미결제로 2 0년 이상 중단상태에

놓여 있다. 이는 북한이 경제재건을 위해 일본과의 관계개선을 서두르고자 함을 보여

준다 . 이에 대해 다카노 대사는 무역보험의 재개를 위해서는 미결제 대금문제를 해결

하여야 하며 , 국교가 정상화되면 경제협력이 가능해진다고 답변하였다 .3 9 ) 경제협력 역

시 국교정상화 없이는 이루어지기 힘들다는 논리이다 .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자리에서 정 대사가 수교자금의 명칭에 대해서는 더 이상 구

애받지 않겠다며 바로 금액협상에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발언한 사실이다 . 이는 북한이

배상과 보상이라는 종전의 주장을 굽히고 청구권자금이라는 방식을 받아들이겠다는 것

을 의미하는 것으로 획기적 입장변화라 할 수 있다 . 이에 대해 다카노 대사는 납치문

제 해결에 북한이 성의를 보여야 한다고 답하였다 . 이로서 납치문제 해결-경제협력의

바터 (b a r t er )라는 구도가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

한편 거리는 좁혀지지 않았으나 , 서로의 주장에 대한 이해는 깊어졌다 는 일본 외무

성 관계자의 긍정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교섭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서는 관 주도로는

한계가 있으며, 정치적 결단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4 0 ) 이런 맥락에서 모리

총리와 코노 외상의 움직임이 주목된다 . 모리 총리는 9월 6일부터 열리는 유엔 밀레니

엄 정상회의에서의 김영남과의 수뇌급 회담을 계획하는 등 정상급 외교에 대해 강한

의욕을 나타내고 있으며, 코노 외상은 8월 2 2일 자신을 방문한 정태화 대사에게 언제

어디서라도 만나고 싶다고 백남순 외상에게 전해주길 바란다 고 발언하였다 .4 1) 김영남

북한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뉴욕방문이 최소되었으나, 앞으로라도 이 같은 고위급

회담이 성사되면 수교교섭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 일본이 세계식량계획(WF P )을 통해 5 0만톤의 쌀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것이 눈길을 끈다. 이는 인도주의적 견지에서의 지원이라기보다는 북한의 긍정적 변화

를 이끌어내기 위한 조치로 일·북 관계의 개선을 향한 일본정부의 적극적 의지가 표

출된 것이라 할 수 있어 향후 수교 교섭이 급진전될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다 .

4.2 주요 현안별 쟁점

4.2.1 의제의 구성

19 9 1년 1월부터 19 9 2년 1 1월까지 8차에 걸친 국교정상화 본 회담은 기본문제(관

39 ) 『讀賣新聞』2 0 0 0年 8月 2 5日 .

4 0 ) 『朝日新聞』2 0 0 0年 8月 2 5日 .

4 1) 『讀賣新聞』2 0 0 0年 8月 24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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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권 , 합병조약의 합법성 등) , 경제문제(재산청구권 , 전후보상 등) , 국제문제(핵사찰 ,

남북대화 등) , 기타 문제(일본인 처 고향방문, 재일조선인 처우문제 등)의 네 가지 의

제로 구성되어 진행되었다. 약 8년 만에 재개된 제9차 교섭과 제10차 교섭에서 양측

은 자신의 관심사를 상대방에게 전달하는데 집중하였다. 제1 1차 교섭부터 본격적인 논

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 의제의 구성은 과거와 같이 네 개의 범주로 이루어

질 것으로 보인다. 단, 각 의제의 세부내용은 현 단계의 관심사를 반영, 일정 정도 달

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4.2.2 기본문제

과거사에 대한 반성과 사죄는 일본측이 19 9 5년의 무라야마 담화를 준용하고자 하고

있고 , 북한도 이 담화를 나름대로 평가하고 있어 내용에 있어서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또한, 관할권 문제도 19 9 1년 5월의 제3차 교섭에서 북한측이 자

신들의 관할권은 사실상 한반도의 북쪽에 불과함을 인정한 바가 있어 이미 해결되었다

고 할 수 있다.

문제는 19 10년 합병조약의 적법성 여부이다 . 북한은 일본이 과거 조선과 체결한 모

든 조약과 협정이 불법이고 무효였음을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 일본은

과거에 커다란 고통을 안겨준 것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사죄하지만 합병조약은 합법적

으로 이루어졌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는 단지 역사인식의 차이에서 우러나오는

것만이 아니다. 불법인가 합법인가에 따라 보상을 해야 하는가의 여부도 결정되기 때

문이다.

그렇다고는 해도 타협의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 19 6 5년 한일기본조약체결

때처럼 19 10년 합병조약은 이미 무효(이를 한국측은 원래부터 무효였다고 , 일본측은

원래 유효했으나 194 5년 해방으로 무효가 되었다고 각기 달리 해석하였음)라는 애매

한 표현으로 절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

4.2.3 경제문제

북한은 19 9 1년 교섭 시작 당시에는 배상 , 보상, 재산청구권 모두를 요구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후 4 5년에 대한 보상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일본은 일본과 조선은 교전

국 관계가 아니었으므로 배상을 적용할 수 없으며 , 보상 또한 비록 합병조약이 불행한

결과를 낳기는 하였지만 합법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할 수 없으며, 오로지 재산청

구권의 행사만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피력하였다 . 또한 전후 4 5년 보상을 언급한 19 9 0

년의 자민당, 사회당, 조선노동당간의 3당 합의는 어디까지나 정당간의 합의로 일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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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는 거기에 구속되지 않는다고 주장 , 전후 보상을 거부하였다.

그런데 금년에 재개된 교섭에서 북한측은 전후 보상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아 더

이상 이 문제에 집착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 또한 19 9 1년 1 1월의 제5차 교

섭에서 배상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국제법과 국제관행에 따른 보상을 강력히 주장

하여 배상에 대해 유연하게 대응할 수도 있음을 암시한 바가 있다.4 2 ) 따라서 향후 쟁

점은 합병조약의 적법성 여부와 연동된 보상인가 청구권 자금 형식의 경제협력인가로

귀착될 것으로 예상된다 .

그러나 앞서 서술하였듯이 8월말의 비공식 회동에서 북한의 정대화 대사가 수교자금

의 명칭에 구애받지 않겠다는 발언을 함으로써 한일수교와 마찬가지로 청구권자금으로

낙착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4.2.4 국제문제

19 9 0년 초반의 교섭에서는 핵 문제가 쟁점 사항이었으나, 현재는 장거리 미사일 문

제가 주요 쟁점으로 등장하고 있다 . 일본은 현재 노동미사일의 배치 및 실험 중지, 장

거리 미사일 개발 중지 , 미사일 수출의 중지를 요구하고 있다 . 그런데 이 문제는 양국

간의 협의로 타결되기 힘든 성격을 지니고 있어, 결국 미·북 미사일 협상의 결과에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 만일 다른 모든 현안들이 타결되었음에도 미·북 미사일 협상

에 진전이 없다면, 일·북 수교교섭은 타결되기 힘들 것이다 .

그런데 10월 초의 조명록의 방미를 계기로 미·북 관계가 급류를 타고 있어 미사일

문제에 대한 해결전망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다 .

4.2.5 기타문제

금년에 재개된 수교교섭에서 일본측은 더 이상 이은혜 문제를 거론하지 않고 있다 .

재북 일본인 처의 고향방문은 이미 19 9 7년 말과 19 9 8년 초 두 차례에 걸쳐 실현되었

고, 제3진 16명이 올해 9월16일부터 18일까지 고향방문을 한 바 있어 더 이상 수교

교섭의 쟁점이 되지 않을 전망이다.

문제는 역시 납치의혹의 해결이다. 현재 일본 국내여론이 대북 수교와 관련, 가장 관

심을 기울이고 있는 현안도 바로 납치문제이다. 금년 3월 13일 베이징에서 열린 양국

적십자회담에서 북한측은 행방불명자에 대한 조사를 재개하였다고 언명하였다. 그러면

4 2 ) 小田川興 , 日朝交涉の步みをたどる (小此木政夫外 ,『北朝鮮 ,その實像と軌跡』 , 高文硏 , 19 9 8
年 ) , p 2 6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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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194 5년 이전에 행방불명이 된 조선인 피해자 (종군위안부 , 강제연행)의 안부 확인

에 협력해 줄 것을 일본측에 요청하였다 .

납치의혹 해소를 행방불명자 조사로 바꾸고 , 정부간 교섭과는 분리된 적십자회담에

서 이 문제를 다루자고 하여 거기에 과거 조선인 피해자에 대한 조사도 포함시키고 있

는 것은 북한이 이 문제해결을 위해 나름의 해법을 제시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결국

북한은 수교가 확실시될 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보인다 .

일본 언론의 집중조명을 받았던 요코다 메구미의 경우 , 생존해 있다면 현재 3 6세로

이미 북한에서 결혼하여 가정을 갖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북한당국이 그녀를

행방불명자로 공개하여도 그다지 큰 타격을 받지 않을 것임을 암시한다.4 3 )

실제 코노-백남순의 방콕 외상회담 이틀 후인 7월 2 8일, 조선중앙통신은 2명의 일

본인 행방불명자를 확인했다고 보도하였다. 이 두 명은 일본이 제기한 납치의혹 명단

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인물들이었지만 , 북한당국이 이 같은 사실을 발표하였다는

것은 납치문제가 얼마든지 해결가능함을 일본에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 보여진다. 결국

납치문제는 수교와 더불어 해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밖에 요도호 납치범 송환 문제4 4 ) , 재일조선인 처우개선 문제 등의 현안이 있지만 ,

현재로서는 그다지 큰 교섭의 장해로 작용하고 있지 않다 .

4.3 향후 전망

19 9 1년 5월의 제3차 본 회담부터 북한은 과거청산을 선행시켜 국교를 먼저 정상화

한 후 , 여타 문제 (보상문제 포함)를 처리해 나가자는 견해를 밝히고 있는데 대해 , 일본

은 모든 현안의 일괄타결을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국교정상화시 체결되는 조약이 일

본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 현재와 같이 납치 , 미사일문제의 해결

에 여론의 초점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선 국교정상화 , 후 현안해결이라는 구도는

성립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

4 3 ) 과거 일본의 북한분석가 및 언론은 북한이 일본인 처의 고향방문에 쉽게 응하지 못할 것이

라고 판단하였다 . 재일조선인과 결혼하여 북한으로 간 것을 후회하여 일본으로 돌아갈 것

을 열렬히 바라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였다 . 그러나 일본인 처 2 7명이 막상

왔을 때 , 그들의 동요는 거의 발견되지 않았다 . 그들의 대부분은 북한에서 상대적으로 안정

적 생활을 하고 있던 이들이었다 .

4 4 ) 19 70년 일본 적군파 9명이 하네다 공항을 출발한 일본항공 요도호를 공중 납치하여 평양

으로 끌고 간 사건 . 현재 평양에 범인 4명이 남아 있는데 이들은 무죄귀국을 원하고 있다 .
그러나 일본당국은 당연히 국내법에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며 북한당국에 송환을 요구하고

있다 . 지난 8월 9∼10일 평양에서 열린 미·북 테러회담에서 미국은 요도호 납치범 추방

을 요구한 바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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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북 수교교섭의 행방과 관련하여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일·북 관계개

선이 미·북 관계개선과 보조를 맞출 수밖에 없다는 동북아시아 국제정치의 역학이다.

이는 19 9 0년의 북한 핵 개발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무시한 가네마루의 파격외교가 좌

절된 데서도 드러난 바 있다 . 결국 향후 일·북 관계는 미·북 협상의 행방에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일본의 한반도정책과도 부합된다 . 일본이 대북정책의 목표로 내걸고 있는 것은

과거청산과 한반도 및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한다는 것 , 두 가지이다 .4 5 ) 그

런데 과거청산은 한시라도 빨리 하는 게 좋지만, 그렇다고 해서 핵 , 미사일 등의 문제

가 미해결 상태에서 할 수는 없다는 것이 일본의 입장이다. 결국 일본의 정책적 목표

는 과거청산보다 평화와 안정의 증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

이상이 대북 수교교섭에 있어서의 일본측의 제약요인이다 . 단, 최근 들어 일부 정치

가가 교섭 진전에 강한 의욕을 보이고 있는 것은 회담 진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

으로 보인다 . 지난 7월 10일 일본외무성의 가와시마 (川島裕) 사무차관과 마키타( 田

邦彦) 아시아국장이 수상 관저에서 모리 총리와 회동하였다. 이 자리에서 마키타 국장

은 베이징 등의 예비접촉에서 북한이 매우 전향적 태도로 나오고 있음을 보고한 후 ,

가속도를 낼 것인가 아니면 신중하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모리 총리의 판단을 구했

다.

모리 총리는 모리파를 비롯 , 자민당의 다수가 납치의혹 등으로 신중론을 견지하고 있

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진행시키라는 지시를 내렸다.4 6 ) 뿐만 아니라 , 김정일과의 정상

회담에도 의욕을 보이고 있다 . 이는 자신에 대한 지지율이 3 0 %를 밑도는 국내정치상

황을 외교적 성과를 통해 만회해 보고자 하는 의도가 작용한 것이라 풀이된다 .

또한 코노 외상도 북한과의 관계개선에 적극적 자세를 나타내고 있다 . 지난 8월 9

일의 참의원 외교, 방위위원회에서 코노는“교섭에서는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는 것

이 중요하다. 일·북 수교교섭이 어느 정도 전전될 경우, 국교정상화 이전이라도 북한

을 국가로 승인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 더불어 지난 8월 무라야마 전

수상의 후임으로 초당파 국회의원 18 7명이 참가하는 일조우호의원연맹의 신임 회장에

취임한 나카야마 마사아키(中山正暉)는 납치문제 해결을 국교정상화의 전제조건으로

내걸어서는 안되며, 추가 식량지원도 인도적 견지에서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4 7 )

나카야마 의원은 불과 얼마 전까지 '북조선 납치의혹 일본인 구원 의원연맹' 회장을 역

4 5 ) 日本外務省 , 『外交靑書 19 9 6』 , p 2 3 .

4 6 ) 『朝日新聞』2 0 0 0年 8月 1 1日 .

4 7 ) 『每日新聞』2 0 0 0年 8月 8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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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한 인물이었다 .

그러나 이 같은 일부 정치가들의 의욕에도 불구하고 수교교섭의 신속한 진행에 대해

서는 아직도 부정적 여론이 다수를 점하고 있다. 자민당의 다수는 아직도 신중론을 취

하고 있으며, 일본의 보수적 일간지 요미우리 (讀賣)신문은 제10차 교섭이 끝난 다음

날, 일본이 교섭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사설을 내보냈다.

일반 국민들의 반응 또한 신통치가 않다 . 마이니찌 (每日)신문이 남북정상회담 이후

의 여론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7월 15일에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북한과의 국

교정상화교섭을 신중히 수행해 나가야 한다는 응답이 6 7 %로 적극적으로 수행해 나가

야 한다는 16 %를 압도하였다 . 금년 2월 2 6일의 같은 조사에서 각각의 비율이 6 0 %

와 10 %이었던 점과 비교하면, 일본의 여론이 남북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거의 변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단, 식량지원에 대해서는 5 0 %가 원조를 해야 한다고 답하여

(2월 조사 시 3 6 % ) 관계개선을 위한 유력한 수단의 활용이 가능해졌다 . 결국 향후 예

상되는 일본의 식량지원에 대해 북한이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즉 , 납치문제 해결에 얼

마나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 줄 것인가가 수교교섭의 진행속도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

5. 한국의 정책 과제

5.1 대일 기본인식 : 경쟁상대인가 전략적 동반자인가?

5.1.1 한국사회의 이중성

지난 한 세기동안 일본은 한국인들에게 경계와 극복의 대상이 되어 왔다. 그런데

19 9 8년 10월 김대중 대통령의 방일을 계기로 양국은 2 1세기를 향한 새로운 동반자

관계를 지향하고 있다. 문화개방 , 2 0 0 2년 월드컵 공동개최는 그 상징적 사업들이다.

북한문제에 있어서도 양국은 미국과 더불어 긴밀히 협조하고 있으며, 한·미·일 3국

정책조정감독그룹 (T C OG)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

하지만, 한국인들의 일본에 대한 경계심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 . 동북아시아

질서재편 및 한반도 통일의 국제정치 역학과 관련해서 적지 않은 한국인들이 아직도

일본에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 이들의 문제의식은 크게 일본 군국주의의 부활과

한반도 통일 반대로 요약된다 .

이처럼 현재 한국사회는 일본의 한반도 정책에 대해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 이

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느 한 쪽의 잘못된 논리를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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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 일본 군국주의는 부활하는가?

주지하듯이 전후 일본은 자국의 안보를 미국에 맡기고 있다 . 그런데 일본의 경제적

성장에 따라 미국이 일본에 더 많은 역할분담을 요구 , 미일안보조약은 일본의 역할이

점차 증대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왔다 . 최근에는 19 9 7년 9월에 미일 방위협력을 위한

지침이 채택되었고, 19 9 9년 5월 관련 법안이 일본 국회에서 통과하였다 . 이로써 한반

도에서 무력분쟁이 발생할 경우, 일본은 보다 자유롭게 미국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

이를 두고 한국의 많은 논자들은 일본이 한반도 분쟁에 개입할 수 있게 되었다며 우

려를 금치 못하였다 . 이것은 과연 타당한 인식일까?

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그 어떠한 군사협력체제도 구축되어 있지 않지만, 미국을 통

해 간접적으로 연결된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19 9 7년의 새로운 지침의 채택과

19 9 9년의 주변사태법안 성립은 기본적으로 한반도 유사시 한미연합군의 전력이 증강

되었음을 의미한다. 일본이 공공연하게 미국의 후방지원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기 때

문이다. 따라서 주한미군 철수는 반대하면서 자위대가 몰려온다고 걱정하는 것은 상호

모순되는 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

여기서 우리는 최근 이루어지고 있는 일본의 군사적 역할 강화라는 현상을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같은 변화가 미일안보조약의 틀 내에서 이

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 요컨대, 최근의 현상이 일본의 군사적 독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19 7 1년 키신저는 주은래(周恩來)와의 회담에서 미일안보조약은 일본의 재무장을 막

기 위한 병마개 (b ot t le ca p )와 같은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 요컨대 , 미일안보조약

이 존재하는 한 과거와 같은 일본의 군사적 침략주의는 부활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것이 바로 미일안보조약의 본질이다.

물론 일본은 미국에 이어 이지스함을 보유하고 있는 군비대국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평화헌법상의 제약으로 그 같은 막강한 하드웨어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법, 제도

는 정비되어 있지 않다 . 주변사태법 제정은 그 중의 일부가 풀린 것에 불과하다 . 더군

다나 일본이 과거와 같은 군국주의로 복귀할 것이라는 것은 더욱 현실성 없는 논의이

다. 왜 그런가? 군국주의의 부활은 국민적 동의를 요한다 . 최근 대포동사건으로 일본

국민의 안보의식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자국의 방위력

강화이지 외국을 침략할 군사력 확보가 아니다.

군사적 침략주의로의 회귀는 또 다시 일반국민들의 희생을 요한다. 과거 일본 군국

주의의 최대의 피해자는 식민지 민중이었으나, 일본 국민들 또한 커다란 고통을 감수

하였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 따라서 경제적 번영을 구가하고 있는 일본 국민이 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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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침략주의로의 회귀에 동의할 것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다 . 그것은 한국에서 군사쿠

데타가 발생해 과거와 같은 군사독재시대로 돌아갈 수 없는 이치와 대동소이하다.

19세기 말 한민족은 힘의 정치(p ow er p olit ics )라는 냉엄한 국제현실에 대한 감각

이 무뎠기 때문에 식민지로 전락하였다 . 그런데 2 0세기 말 , 2 1세기 초는 10 0년 전의

침략·팽창주의가 통용되는 시대가 아니다 . 그러나 한민족의 적지 않은 구성원들은 19

세기의 국제정치감각으로 새로운 세기를 조망하고 있다. 이제 한국인들은 그 같은 인

식과 행동이 국익과는 하등 상관없는 시대착오적 행위임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4 8 )

5.1.3 일본은 한반도통일을 원치 않는가?

각종 여론조사의 결과를 보면 , 아직도 많은 한국인들이 주변 4강 중 한반도통일에

가장 방해가 되는 나라는 일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는 일반국민이든 전문가든 마

찬가지이다. 그리고 일본이 통일을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통일한국이라는 강대국의 출

현을 바라지 않기 때문이라고 답하고 있다. 과연 그럴까?

한반도통일이 북한주도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통일에

따른 북한의 소멸은 일본 안보위협의 감소를 가져온다 . 이는 당연히 일본의 국익에 부

합된다. 단, 통일한국이 핵무장을 하고 반일 민족주의를 표방하는 것은 일본에게 끔찍

한 시나리오이다. 실제 일본의 일부 우익 지식인들은 이러한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

그러나 동북아시아 국제정치의 역학이나 한일경제관계를 고려하면 , 이같은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못 밖을 수 있다. 핵무장은 미국과의 전면적인 대립을 뜻한다. 또한 반일

은 한일경제관계의 희생을 의미한다. 결국 이 시나리오는 통일한국이 미·일과 일선을

긋는다는 것으로 한국의 국익에 치명적이다 . 따라서 실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통일이 한반도경제권의 거대화를 가져 와 일본경제에 위협이 될 것이라는

논리에 대해 검토해 보자. 아주 장기적인 시각에서 보면, 그 같은 가능성이 전혀 없다

고는 할 수 없다 . 그러나 현실세계의 감각으로 판단해 보면 , 그 같은 시나리오는 먼 미

래의 뜬구름 잡는 이야기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한반도 통일은 경제력이 월등한 한국

주도로 통일이 이루어지게 됨을 의미한다. 독일통일과정에서 드러났듯이, 이는 엄청난

액수의 비용을 유발시킨다. 결국 한국경제의 능력만 가지고 이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것

이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결론이다 . 더군다나 한국경제의 규모는 현재 일본의 1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그런 한국이 부실국가 북한과 통일하는 것을 놓고 과연 일본이

4 8 ) 더욱 상세한 논의에 대해서는 졸고 , 섣부른 반일 (反日)이 국익 해친다 (『新東亞』19 9 8년

8월)를 참조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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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위협을 느끼겠는가?

현재 일본이 경제분야에서 진실로 걱정하고 있는 것은 강력한 경쟁자의 등장이 아니

라, 한반도 통일과정에 일본이 얼마나 많은 경제적 지원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점이

다.

이상에서 통일한국이라는 강대국의 출현을 두려워하여 일본이 한반도통일을 반대한

다는 인식이 그릇된 상상에 기초한 주관주의적 오류임을 알 수 있다 . 여기서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이 있다 . 한국인들은 주변4강의 한반도정책에 비상한 관심을 지니고

있으며 그것들을 분석하는데 많은 시간을 투입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통일한국의 국

제정치적 비전을 제시하는 작업은 소홀히 하고 있다.

19 9 7년 도쿄에서 열린 한반도문제 국제회의에서 한 일본인 참가자는 이렇게 발언하

였다 . 한국인들은 일본이 한반도통일을 반대한다고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순서

가 잘못된 것이다 . 한국 스스로가 먼저 통일의 비전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 해양국

가, 대륙국가, 중립국가 중 어느 쪽을 지향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이다. 일본은 그것을

보고 한반도통일에 대한 입장을 결정할 것이다.

이제 한국인들은 수신보다는 발신에 신경을 돌려야 할 것이다.

5.1.4 일본은 전략적 동반자

통일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국제정치적 입지는 논리적으로 볼 때, 해양국가, 대륙국

가, 중립국가의 세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다 . 그러나 미·일과 거리를 두고 중·러와

가까이 지낸다는 대륙국가론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발전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 있

을 수 없는 이야기이다.

한편 중립국가의 경우, 스위스를 모델로 상정하는 논의4 9 )가 있으나, 이는 현재의 동

북아시아 역학구도상 현실성이 없다. 미국은 통일이후에도 주한미군의 주둔을 강력히

원하고 있으며5 0 ) , 한국 또한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한국은 중국과

러시아를 크게 자극하지 않는5 1) , 한미동맹에 기반을 둔 안보체제를 통일이후의 대안으

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 즉 , 해양국가의 길이다 .

이렇게 볼 때, 일본은 미국과 더불어 한반도 통일과정과 그 이후에 있어서 한국의

4 9 ) 대표적인 논자로는 한양대의 리영희 명예교수를 들 수 있다 .

50 ) 이 점과 관련해서는 Rob er t Duj a r r i c ,『Kor ea n U n i fica t ion a n d Aft er』 (H u d son
In s t i t u t e , 2 0 0 0 )의 "U .S . F or ce s in Nor t h ea s t Asia a ft e r U n i fica t ion" (p p 5 5∼8 3 )
을 참조 바람 .

5 1) 한 예로 통일독일은 NAT O군의 동독지역 주둔을 제한하였다 . 따라서 주한미군이 한반도

북반부로 이동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중국과 타협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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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적 파트너가 된다. 한반도통일과 관련, 한국이 일본과 공유할 수 있는 이익은 중국

과 공유할 수 있는 이익과 비교가 안 된다 . 더욱이 한반도 통일에 대한 경제적 공헌이

라는 측면에서 보면, 일본의 역할은 결정적이다 . 이는 KE D O의 예를 보더라도 명확

하다 .

이와 관련, 이제 한국은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와 통일을 위해 일본과 북한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

건국 이후 한국사회의 주류 정서는 反北反日이었다 . 우익 민족주의가 그 이념적 기

반이 되었다 . 여기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 일본과 친해야 한다는 反北親日과 북한과 친

해야 한다는 親北反日이었다 . 김종필 자민당 명예총재 등이 전자의 흐름을 대표하였고,

주사파 등 재야운동권과 감상적 민족주의자들이 후자를 대표하였다 .

그러나 이 세 가지 이념적 성향은 모두 2 0세기의 것으로 냉전구조 해체를 목표로 하

는 2 1세기의 이념이 될 수 없다. 2 1세기의 새로운 이념은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

면서 남북화해와 협력적 한일관계를 동시에 추구하는 和北和日이 되어야 한다 . 이는

김대중 대통령이 추구하는 바이기도 하다. 和北和日은 민족문제와 국제문제의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는 한반도 통일문제를 균형 있게 처리할 수 있는 새로운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5.2 분야별 과제

5.2.1 정치분야

앞에서도 지적하였듯이 한반도 냉전구조가 해체되기 위해서는 남북관계의 개선만 가

지고는 불충분하다 . 남북관계 개선은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의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

이 아니다. 미·북 , 일·북 관계개선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 이것이 한반도 국제정

치의 냉엄한 현실이다. 그런데 정상회담 이후의 진행을 살펴보면, 남북관계는 급속도로

개선되고 있는데 반해 미일과 북한과의 관계개선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 더군다나

정상회담 이후 남북화해 분위기에 편승하여 민족주의적 감정이 지나치게 고양되고 있

고 반미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어 미국과 일본을 불편하게 만들고 있다 .

전술하였듯이 정상회담 이후 한국 통일외교정책의 최대 과제는 새롭게 형성된 남북

화해축과 기존의 한미일 공조축을 지혜롭게 조화, 병행시켜 나가는 것이다 . 이를 위해

서는 대북관계 개선의 속도를 조절하고 미일과의 긴밀한 협의 위에 현안 해결의 우선

순위를 새롭게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국과 직접 관련이 없다 할지라도 그

들의 관심사를 경청하는 세심함을 갖추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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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는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의 결절점으로 작용할 일·북 수교가 가까운 시

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를 위한 환경조성에 나서야 한다 . 물론 정상회담 직후

김대중 대통령은 모리 총리에게 일·북 정상회담의 필요성을 조언하는 등 나름의 노력

을 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일본의 관심사에 대해 좀 더 이해의 폭을 넓힐 필요가

있다 .

이런 점에서 일본이 최대 현안으로 삼고 있는 납치문제의 범인 신광수5 2 )를 일본의

반대를 무릅쓰고 비전향 장기수의 일원으로 북한으로 송환한 것이 과연 올바른 결정이

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 평소 한국에 대해 우호적인 논조를 유지해 왔

던 마이니찌(每日)신문은 9월 4일 , 납치범 귀국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조치이다 는

사설을 발표, 피해자의 행방과 생사가 아직도 확인되지 않고 있는데 그 범인이 영웅이

되어 돌아가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한국정부는 남북관계의 진전만을 고려하

고 있다고 비난하였다.

이는 북한문제에 대한 한·일간의 협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지난

8월 말 북한은 아시아개발은행 (ADB )에 가입 신청을 하였다. 한국의 경제력만으로 북

한경제를 재건하는 것이 힘들다고 할 때 ,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을 통한 차관도입

은 매우 긴요하다. 따라서 한국도 북한의 ADB 가입을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ADB

가입은 각각 지분의 13 .2 %를 보유하고 있는 미국과 일본의 지지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 . 19 9 7년에도 북한은 미일의 반대로 ADB 가입이 무산된 바가 있다 . 미국은 북한

이 테러지원 국가명단에 들어 있다는 이유로 , 일본은 납치문제로 북한의 가입을 반대

하였기 때문이었다 . 이번의 가입신청 역시 미·일과의 가시적인 관계개선 없이는 기대

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

결론적으로 한국은 남북관계뿐만 아니라 , 미·북 , 일·북 관계를 종합적으로 조망하

고 진전시킬 수 있는 지혜와 역량을 발휘하여야 한다. 요컨대 , 한국은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의 코디네이터가 되어야 한다 . 일·북 수교의 행방 또한 한국이 이러한 역할을 얼

마나 원활히 수행하는가에 일정한 영향을 받을 것이다 .

5.2.2 경제분야

스티븐 보스워스 주한 미국대사는 지난 7월 1 1일 국회의원 연구모임 안보·통일포

52 ) 재일조선인 출신인 신광수는 19 7 3년 일본에 밀입국하여 19 8 0년 6월 오사카시의 중화요리

점 종업원 하라 타다아키 (당시 4 3세)를 미야자키현 해안으로 유인하여 북한 공작선에 태워

납치하였다 . 그 후 신광수는 하라의 여권과 운전면허증으로 공작활동을 계속하던 중 19 8 5
년 2월 한국에서 간첩혐의로 체포되었다 . 재판에서 신광수는 이 모든 범행사실을 시인 , 사

형판결을 받았으나 작년 12월 사면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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럼 초청강연에서 미국은 대북 경제지원의 궁극적·직접적 제공자 (sou r ce )가 되지는

않을 것 이라며 미국이 북한에 줄 수 있는 당근은 물질적인 것이 될 수 없으며 , 가장

큰 당근은 북한을 국제사회에 받아들이는 것 (a ccep t a n ce ) 이라고 발언하였다 . 이어

대북지원의 상당부분은 동북아의 평화정착과 남북화해 등에 직접적 이해관계를 가진

한국이 부담하게 될 것 이라고 덧붙였다 .5 3 )

보스워스 대사의 발언은 북한경제재건을 위한 재원확보와 관련 , 중요한 시사를 던져

준다 . 일반적으로 북한경제재건에 동원될 수 있는 재원은 한국의 경제협력 , 일본의 수

교자금, 국제금융기관의 차관으로 압축된다.

그런데 전술하였듯이, 한국경제가 모든 것을 감당하기에는 벅차다. 한편 국제금융기

관 차관 활용의 경우, 먼저 미·북 , 일·북 관계가 개선되어야 가입이 가능해지는데 가

입신청 후 정식 회원국이 되고 또 차관을 공여 받기까지는 상당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 일·북 수교자금은 과거청산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수교와 더불어 바로 집행

될 수 있다 . 또한 금액도 5 0억달러에서 10 0억달러 사이로 예상되어 북한경제에 막대

한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54 ) 사실 북한이 일본과의 관계개선에 힘쓰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미국으로부터 얻을 것이 국제적 고립으로부터의 탈피 및 안전보장이라면,

경제재건을 위한 재원확보는 일본과의 수교가 강력한 수단이라는 인식이다. 황장엽은

북한 지도부가 일본의 수교 자금이 들어오면 5 0년은 끄떡없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고 증언한 바 있다.

따라서 한국은 일·북 수교시 예상되는 자금집행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

다 . 한 때 국내에서는 일본의 대북 경제교류에 대해 한국과 경쟁적 관계로 인식하는

경향이 존재하였다 . 환일본해경제권 구상을 일본의 새로운 대동아공영권 획책 움직임

으로 파악하고 이를 저지해야 한다는 것이 그 같은 주장의 요지였다 .5 5 ) 그러나 이는

완전한 오류로 환일본해경제권 구상은 니이가타 (新潟) 등 경제발전에서 소외된 일본

서해 (한국 동해) 연안지역의 지역발전전략일 뿐, 일본 경제계의 주류는 대북 경제교류

에 대해 기본적으로 관심이 없을뿐더러 굉장히 소극적이다 . 이는 기본적으로 19 7 0년

대 중반 발생하여 아직까지도 지속되고 있는 북한의 미결제 무역대금 때문이다. 요컨

대, 북한은 일본에 대해 채무불이행 (d efa u lt ) 상태에 있다. 따라서 국교가 정상화되어

공적 자금이 집행되기 전까지 일본기업의 대북 경제교류는 거의 없을 것이다 . 일·북

5 3 ) 『조선일보』2 0 0 0년 7월 12일 .

54 ) 한국은행은 19 9 9년 북한의 명목GN I를 159억 달러로 추산하고 있다 .

5 5 ) 대표적인 논자로는 김성훈 중앙대 교수를 들 수 있다 .

42



무역의 대부분이 조총련계 기업과의 조조무역인 것이 이 같은 예측을 가능케 한다 .

그렇다면 일·북 수교자금의 집행을 어떻게 인식하여야 할 것인가? 그것은 기본적으

로 통일비용의 분산을 의미한다. 한·일수교 자금의 집행이 그랬듯이 일·북 수교자금

도 사회기반시설(in fr a s t r u ct u r e ) 정비와 기간산업 육성에 주로 쓰여질 것으로 보여 ,

한국의 부담을 덜어줄뿐더러 한국기업이 북한에 진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줄 것

이다 . 요컨대, 한국과 일본은 북한경제재건에 있어 보완적 관계를 지닌다 .

따라서 한국은 일·북 수교자금이 어떻게 쓰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지 에 대해 심

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 검토의 기준은 당연히 북한경제의 재건만이 아닌 개혁·

개방으로의 유도가 되어야 할 것이다 .

향후 협상에 따라 변동될 여지는 있지만 , 일·북 수교자금은 일본정부의 정부개발원

조(ODA ) 방식으로 집행될 것이 확실시된다. 따라서 ODA에 대한 연구를 심화시키고

이 자금의 집행과정에 있어 한국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여야 할 것

이다 .

5.2.3 對조총련 포용정책의 수립

현재 일본당국은 국교가 없다는 이유로 북한국적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이른바 조총련계라 불리어지는 동포들은 정식국적이 아닌 조선이라는 국적에 준하는

기호를 가지고 있다 .5 6 ) 일본 법무성의 공식견해에 의하면 , 조선은 국적이 아니라 출신

지역을 나타내는 용어이다. 따라서 조선적 보유자는 엄밀히 말해 무국적자라 할 수 있

다.

그런데 일·북 수교는 일본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정식으로 인정하는 것이 되

어 애매한 상태에 있는 조선적에도 변화가 발생한다. 현재 15만 명 정도로 추산되는

조선적 소유자들은 명확한 국적선택을 요구받게 된다 . 조총련계이니까 당연히 북한국

적을 취득할 것이라는 판단은 너무도 단순하다. 조선적 보유자들의 상당수는 자신의

조선이라는 국적 아닌 국적을 남도 아니고 북도 아닌 분단되기 전의 조선이라 간주하

고 있다.5 7 ) 이들은 일본사회에서 민족적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여러 가지

불편을 감수하면서 조선적을 보유하고 자녀들을 조총련 민족학교에 보내고 있다. 결국

56 ) 조선적 보유자들이 모두 조총련 회원이지는 않다 . 또한 조총련 회원 중에는 한국국적자들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 .

5 7 ) 이러한 성향의 사람들은 지난 7월 말에 개최된 제1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조총련동포들의

한국방문을 북측이 제안하고 한국이 수용한데 대해 조총련동포가 북한국민임이 공인된 꼴

이라며 불만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졸고 고향방문 이후 조총련의 앞

날 (『시사저널』제564호 , 2 0 0 0년 8월 17일)을 참조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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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중 상당수는 일·북 수교로 인한 국적선택시 상당히 고민할 것이며, 적지 않은

숫자가 한국 내지 일본으로 국적을 변경할 것으로 보인다.5 8 ) 또한 일·북 수교로 도쿄

에 북한대사관이 생기면 , 이제까지 조총련이 수행해 왔던 외교기능은 고스란히 소멸된

다. 이렇듯 일·북 수교는 조총련에게 많은 변화를 가져다 준다.

문제는 한국의 대응이다 . 조총련 문제는 북한문제의 연장선과 해외동포문제라는 두

가지 방향에서 접근할 수 있다. 그러나 묘하게도 사각지대에 놓여져 대북포용정책과

재외동포법 양쪽 모두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 . 요컨대 , 현재 한국은 조총련 동포들

을 포용할 그릇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 지난 7월 말의 제1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북한

측이 조총련 동포들의 한국방문을 제기했지만, 이는 한국정부가 대북포용정책의 일환

으로 앞서 시행했어야 할 과제이었다 .5 9 )

그러나 아직도 할 일이 산적해 있다 . 민족경제교류활성화라는 차원에서 조총련계 상

공인들의 방한을 환영한다면, 북한과의 합영사업 , 무역에서 쓴맛을 본 이들이 새로운

파트너를 찾아 한국으로 몰려 들 것이다 . 또한 대북 비즈니스에 있어서도 이들의 경험

과 노하우는 한국기업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 더 나아가 편향된 이데올로기교육

배제를 전제로 민족교육사업을 지원하고 한국대학의 외국인 및 해외동포 특례입학에

조총련계 민족학교 졸업자들도 포함시킨다면 (현재 일본에서는 조총련계 민족학교를

비롯 , 모든 외국인학교가 정규학교로 인정받지 못해 별도로 검정고시를 보아 고졸자격

을 취득해야 국립대학 수험자격이 주어진다) , 조총련 동포들은 쌍수를 들어 환영할 것

이다 . 무엇보다도 재외동포법을 개정하여 조총련 동포들에게도 법률의 혜택을 주어야

할 것이다.

한국정부에게 조총련 문제는 북한문제 해결의 지류에 불과할지 모른다. 그 때문인지

뚜렷한 정책이 보이지 않는다 . 그러나 재일동포의 위상과 가치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

는 문제는 통일이후의 국가전략과도 연관되는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사안이다. 뚜렷

한 비전에 입각한 중장기 전략의 수립이 요청된다 .

58 ) 조총련의 한 간부는 필자와의 대화에서 일·북 수교시 북한국적을 취득할 사람은 3만 명도

안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

59 ) 조총련판 포용정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졸고 한국은 갈 수 없는 조국 (『시사저널』 제

3 72호 , 19 9 6년 12월 12일) 및 조총련동포에게 햇볕정책 펼쳐라 (『시사저널』제52 2호 ,
19 9 9년 10월 2 8일)를 참조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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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어 : 한일공동전략 의 수립은 가능한가?

한국과 일본은 과거의 역사적 불행에도 불구하고 가장 많은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

언어 , 문화의 유사성 ,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라는 이념적 공통성, 미국과의 군사동맹

이 그것이다 .

북한문제 해결에 있어서도 한일 양국은 많은 이해관계를 공유하고 있다. 엄밀히 말

해 한국은 미국보다 일본과 더 많은 것을 공유할 수 있다. 따라서 미국으로부터 상대

적으로 독자적인 한일간의 영역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 이는 한국 통일외교의 선택 폭

을 상당히 넓힐 것이다. 일·북 수교가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의 결절점이라는 점을 감

안한다면 , 이러한 외교적 노력은 현 단계의 필수과제이다 .

그러나 국내의 관련논의는 아직도 2 0세기적 감각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내의 논의는 아직도 대일 협력보다는 견제와 경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이에

대해 일본은 소극과 방치로 응답하고 있다. 즉, 이 둘이 한 쌍이 되어 북한문제 해결에

있어 한일협력은 크게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

따라서 이를 타파할 서울의 이니시어티브가 요구된다 . 북한의 전략이 남북관계 개선과

미·북, 일·북 관계 개선의 동시 추진임을 십분 활용하여 한국의 중재 및 지원으로

일·북 관계의 실질적 진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외교적 지혜가 절실히 요구된

다.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 코디네이터로서의 역량 발휘이다. 2 1세기의 감각이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때문이다. 和北和日은 그 이념적 지표이다 .

구체적으로 관계기관과 학계는 다음과 같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

첫째 , 일·북 관계의 진전을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방안과의 관련 속에 논의함으로써,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의 구체화를 도모한다.

둘째 , 일·북 관계의 진전에 따른 한국의 과제를 정리하고 그 해법을 제시한다 .

셋째 , 한일 신시대를 맞이하여 북한문제 해결을 위한 한일간의 구체적 협력방안을

모색함으로써 ,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진일보시킨다.

넷째 , 대북 포용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조총련 문제를 일·북 관계의 맥락 속

에서 조명함으로써, 문제해결을 위한 종합적 대책을 마련한다 .

다섯째, 일·북 수교를 어떻게 인식하고 대응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한반도 통일뿐

만 아니라 , 그 이후 예상되는 동북아시아 질서재편, 특히 E U와 같은 超국가구조

(Su p er s t r u ct u r e ) 형성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식하고 당면과제를 중장기적

국가전략과 연관시켜 연구한다.6 0 )

6 0 ) 한반도통일을 동아시아 Su p er st r u ct u r e 형성과 관련시켜 논의한 연구로는 일본 2 1세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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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작업을 통해 한일공동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면 더 바랄 나위가 없을 것이다 .

이 작업을 위해 민간차원 (t r a ck t wo )의 한일공동연구를 출범시킬 필요가 있다. 19 9 7

년 미국의 외교협회(Cou n cil on F or eign R ela t ion )와 한국의 서울포럼이 수행한

M a n a gin g Ch a n ges on t h e Kor ea n P en in su la 가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책연구소 다나카 나오키 (田中直毅 )이사장의 저서 ,『ス パ ·ストラクチャ 新しい世界

の見方·考え方』 (講談社 , 19 9 9年 , p p 2 2 9∼24 4 )를 들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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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문 】

본 연구의 목적은 현재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인터넷을 활용하여 정부와 통일관련

시민단체 그리고 시민간의 사이버 연대구축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현재 사회내에 분산

된 통일관련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현재

많은 숫자의 통일관련 시민단체가 활동하고 있으나 그 대부분이 규모나 내용 면에 있

어 상당히 영세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통일관련 시민단체들이 사이버공간 상

에서 상호협력·연대할 수 있다면 현재 지닌 열악한 운동자원 (socia l m ov em en t

r esou r ce s ) , 즉 인력, 예산 , 조직 측면에서의 취약점을 상당부분 보완할 수 있을 것이

며 각 단체의 제한된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 통일관련 시민운동의 질

을 크게 제고시킬 수 있을 것이다.

현재 활동 중인 통일 및 남북문제 관련 시민단체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일차적으

로 『2 0 0 0 한국민간단체총람』에 나타난 4 4개 단체를 대상으로 각 단체가 밝히는 회

원수 , 예산, 상근 직원수 , 전자우편 , P C통신, 홈페이지 등의 정보통신기술 이용현황

등을 조사하였다 . 분석 결과 대부분의 통일 및 남북문제 관련 시민단체들은 규모와 재

정면에 있어 영세한 양상을 보였으며 , 정보화 수준도 상당히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다음으로는 사이버 공간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통일운동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통일부 및 주요 통일관련 웹사이트의 내용분석 (con t en t a n a ly sis )을 통해 각 사이트

들의 구성 , 정보제공 정도, 정책수립을 위한 여론수렴 현황 , 사이버 공간을 통한 활동

현황 , 통일관련 조직들의 사이버공간상의 연대추진 현황 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대

부분의 사이트들은 정보제공과 게시판 메뉴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었는데, 대체로 제

공되는 정보의 수준과 양은 빈약한 편이었다 . 무엇보다도 컴퓨터매개 커뮤니케이션의

쌍방향성이라는 특성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었다. 게시판을 통해 네티즌들의 의

견과 질문이 게재될 수 있는 게시판이 운영되고 있으나, 체계적인 정책토론은 이루어

지지 못하고 있었으며 , 메일링리스트 서비스 등을 통한 정보공유의 노력은 상당히 부

족하였다 . 또한 사이버 공간을 통하여 지지자를 모집하거나 타 단체들과 연대하려는

노력은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다 .

통일관련 시민운동단체들이 사이버공간상에서 서로 운동자원을 공유하고 상호연대를

강화함으로써 가장 효율적인 통일운동을 전개할 수 있을 것이다. 효율적인 사이버 통

일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 정보화지원센터 구축, 통일관련 공동홈페이지 구축 , 사이버

통일포럼 구축, 메일링 리스트 구축 등이 반드시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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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현재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인터넷을 활용하여 정부와 통일관련

시민단체 그리고 시민간의 사이버 연대구축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현재 사회내에 분산

된 통일관련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 정부·

통일관련 시민단체·시민들이 사이버공간을 통해 상호연계 됨으로써 통일 관련업무의

인력 및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 통일과 관련된 각종 정보의 종합적인 생산 및 제공

을 통해 통일환경의 개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 현재 많은 숫자의 통일관련 시민

단체가 활동하고 있으나 그 대부분이 규모나 내용 면에 있어 상당히 영세한 모습을 보

이고 있다 . 이러한 통일관련 시민단체들이 사이버공간 상에서 상호협력·연대할 수 있

다면 현재 지닌 열악한 운동자원(socia l m ov em en t r esou r ce s ) , 즉 인력, 예산, 조직

측면에서의 취약점을 상당부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며 각 단체의 제한된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 통일관련 시민운동의 질을 크게 제고시킬 수 있을 것이다 .

또한 이들 통일관련 시민단체와 정부가 직접 접촉할 수 있는 전문 사이버 공간을 구축

함으로써 통일관련 정책수립에 있어 이들 단체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시로 수렴할 수

있을 것이며, 이들 단체에 대한 효율적이고도 적극적인 지원이 가능해질 것이다 . 또한

일반시민들이 통일에 관련된 정보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통일문제에 관련된

공동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의 통일에 관

한 관심과 참여를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1.2 연구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의 범위는 통일부의 홈페이지 및 Ya h oo Kor ea , Alt a v is t a , Lycos 등의 검

색엔진에서 제공하는 통일관련 웹사이트 , 그리고 시민운동정보센터(www .k n go .n et )에

서 제공하는 통일관련 시민단체 약 5 0개를 대상으로 한다. 우선 통일부 및 주요 통일

관련 웹사이트의 내용분석(con t en t a n a ly s is )을 통해 현재 사이버 공간을 통해 이루

어지고 있는 통일운동의 현황에 대해 파악할 것이다. 이 부분에서는 시민운동정보센터

에서 제공하는 주요 통일관련 시민단체들의 활동현황에 대해서 조사할 것이다. 각 단

체들의 회원수, 예산 , 주요 활동상황 등을 파악함으로써 통일관련 시민운동 단체들의

보다 정확한 현실 및 한계에 대한 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 또한 통일관련 시민단체들의

정보통신기술 활용현황을 분석할 것이다 . 다음 단계에서는 각 사이트들의 구성 , 정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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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정도, 정책수립을 위한 여론수렴 현황 , 사이버 공간을 통한 활동현황 , 통일관련 조

직들의 사이버공간상의 연대추진 현황 등을 중심으로 분석할 것이다 . 인터넷의 급속한

확산으로 인해 인터넷은 시민운동의 새로운 활동영역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기존의 운

동이 가진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다. 따라서 앞서 분석

된 통일관련 시민운동단체들의 문제점과 이들 단체의 정보기술 활용 현황파악을 통해

기존의 운동이 지닌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제시가 가능하리라 본다.

2. 정보화와 시민운동 환경변화

2.1 정보화와 민주주의

2.1.1 컴퓨터매개통신의 특성

1) 속도와 비용

컴퓨터네트워킹 기술은 사회운동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컴퓨터네트워킹이 사회운

동의 양상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었던 것은 속도와 정보전달의 편리성에서

비롯된다 . 컴퓨터네트워크를 통해 방대한 정보가 별다른 비용과 노력 없이도 불과 몇

분 안에 지구 곳곳에 전달되고 있다. 과거 전화나 편지를 이용한 정보전달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에 비하면 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정보전달 방식은 가히 혁명적이라 할 수

있다 . 전화나 우편을 이용하면 며칠 혹은 몇 주가 걸릴 정보가 전자우편의 전달방식

(for w a r din g )이나 클리어링하우스 등을 이용하면 불과 몇 분 혹은 몇 시간만에 수 백

만 명의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다 . 그러나 속도와 편의성의 장점은 정보과

부하 (in for m a t ion ov er loa d )라는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정보가 짧은 시간 안에

수천 지점에 도착할 수 있으나, 그 정보가 유용하게 활용되는지 혹은 수많은 정크메일

과 같이 쓰레기 통으로 버려질지는 여전히 문제로 남는다 .

2) 정확성

컴퓨터 네트워크가 지닌 또 다른 중요한 장점은 아무리 많은 곳에 정보가 전달되더

라도 정확한 복제가 가능하다는 사실이다. 전달기능을 이용함으로써 전달정보에 대한

아무런 변형없이 수많은 네트워크를 통해 이동할 수 있다 . 운동의 주요 이슈와 문제점

전달에 있어 주로 비공식적 네트워크에 의존하는 사회운동의 현실을 볼 때 , 컴퓨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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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워크는 커뮤니케이션 방식에 획기적인 진보를 가져왔다 . 정확한 주소나 전화번호와

같은 상세한 정보에 의존하는 사회운동 켐페인에 있어 전자적 전달방식은 구두로 전달

하는 것 보다 훨씬 정확성을 보장할 수 있다 .

3) 상호작용성(In t er act ivit y)

컴퓨터를 이용함으로써 사회운동가들은 다른 활동가들과 동시적 혹은 비동시적으로

대화가 가능하며, 또한 전혀 다른 의견을 가진 개인들과의 다양한 토론 기회도 가질

수 있다 . 물리적인 거리나 시간의 제약성으로 인해 많은 토론기회가 제한되었던 과거

에 비해 이제는 컴퓨터네트워크를 이용함으로써 보다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고 이를 통

해 더 넓은 합의점을 찾을 수 있게 되었다.

2.2.2 정보통신기술이 민주주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

모든 국민이 개인의 자유를 향유하고 평등한 권리를 보장받는 것이 정치의 핵심이며

이는 곧 참된 민주주의의 실현이다 . 정보기술의 발달이 이러한 참된 민주주의 실현에

도움을 줄 것인가 하는 문제는 정보화사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반드시 연구되어야 될

중요한 문제이다. 정보화사회에서는 개인이 더 많은 자유를 누릴 수 있을 것인가? 또

한 정보화 사회에서는 사회 내 불평등적인 요소가 제거되고 보다 평등한 사회를 실현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서로 상반된 의견이 존재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정보기술의 발달이 정치권력에 의한 개인의 통제를 강화할 것이며 국민

들은 과거보다 더욱 강화된 감시체제 속에서 생활하게 될 것이라 주장한다. 정보화사

회에 대해 비관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이들은 또한 정보화의 진행이 사회 내 불평등

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한다. 정보통신수단에 접근할 수 있는 개인은 사회경

제적 상류층에 제한되어 있으며 이러한 보편적 접근성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는 상황

에서는 정보마저 일부계층에 집중됨으로써 사회 내 불평등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 주장

한다 (박형준 19 9 6 , 3 0 ) . 사회경제적으로 우월한 위치에 있는 집단이 새로운 정보기술

에 대해 보다 우월한 접근 능력을 가질 수 있다 . (Molot ch a n d L es t er , 19 74 ) . 새로

운 정보기술에 대한 불평등한 접근성은 새로운 사회적 특권을 만들 수 있으며, 이는

정보부자 (in for m a t ion r ich )와 정보빈자(in for m a t ion p oor ) 사이의 사회경제적 격

차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 (R oger s , 19 8 6 , 7 2 ) . 이러한 정보접근 불평등은 소수의

권력 엘리트에 의한 권력집중현상을 유발하는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

반면에 정보기술의 발달이 사회 민주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다원주의자

들은 권력의 집중현상은 실질적으로 완화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 다원주의자들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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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기술의 발달이 민주주의 발달과 정치과정에서의 참여확대를 가져오는 잠재력을 가

지고 있다고 본다 . (B a ch r a ch , 19 6 7 ; L a u don , 19 7 7 ) .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보

다 많은 개인이 다양한 정보에 접근함으로써 국가권력을 감시·견제하게되며 , 또한 인

터넷 등을 통해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기회가 확대됨으로써 국정운영에 자신들의 견

해를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증가한다고 본다 . 일부는 정보기술의 발달로 인해 과거

시간과 공간의 제약으로 인해 불가능하던 직접민주주의가 가능하게 됨으로써 모든 국

민이 국정운영에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1) 일부 학자들은 정보통신기술

이 소외계층의 이익을 위해 활용되는 사례에 대해 많은 연구를 내 놓고 있다 . 특히, 사

회운동가들이 점차 컴퓨터 사용에 익숙해짐에 따라 몇몇 기존 집단에 의해 독점되던

자원들이 운동가 사이의 의사소통을 개선하는데 사용되고 있다 . 전 세계 활동가들은

인터넷이나 유즈넷 등을 이용하여 사회운동 활동에 대해 논의하고 새로운 운동 아젠다

를 형성하고 있다.

정보통신기술이 민주주의 발달에 미치는 긍정적 혹은 부정적 영향 이외에도 정보통

신기술의 영향에 대해서는 기술결정론적 시각과 사회선택론적 시각이 존재한다.2 ) 사회

선택론자들은 기술이 아무리 발달하더라도 그것이 미치는 영향은 그 기술을 사용하는

주체에 달려있다고 본다 . 즉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이 민주주의 발전을 항상 보장하지는

않으며 기존의 사회구조에 의해 그 결과가 결정된다고 본다. 이 글은 기본적으로 사회

선택론적인 시각을 지지하나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이 민주주의 발달에 유리한 환경을

제공할 것이라는 입장을 취한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이 민주주의발달을 가져올 것이

라는 주장의 근거는 시민권력의 강화에서 찾을 수 있다. 시민권력의 강화란 과거 국가

에 집중된 권력을 시민사회가 견제·감시하고 참여함으로써 권력을 공유하는 것을 의

미하며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이 이러한 변화를 촉진시키리라 본다. 이러한 주장은 정보

화사회가 네트워크조직과 분산형 권력구조를 촉진시킨다는 지식정보사회의 일반적 특

성과 그 맥을 같이한다.

1) 전자민주주의의 긍정론에 대해서는Alvin Toffle r & H eidi Toffle r 19 9 5 ; C . D . St a t on
19 94 ; B . Ba rb er 19 84 등을 참조 . 전자민주주의의 비판론에 대해서는 Mich a el Wa lzer
19 8 5 ; J .B . E l sh it a in 19 8 2 ; D . Zolo 19 9 2 ; J . Weizen b a u m 19 84 등을 참조 .

2 ) 기술결정론과 사회선택론에 관해서는 Beir n e & Ra m sa y 19 9 2 ; Smi t h & Ma rx 19 94 ;
소영진 19 9 8 ; 권기헌 , 박승관 , 윤영민 19 9 8 등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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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정보통신기술과 민주주의 발달

2.2 정보화와 시민운동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이 시민운동 환경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주장은 컴

퓨터매개 커뮤니케이션(com p u t er - m edia t ed com m u n ica t ion )의 특성인 정보유통의

속도 (sp eed )와 쌍방향성(in t er a ct iv it y )에서 비롯된다 . CM C의 가장 중요한 특성 중

하나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극복할 수 있다는 점이다. CM C는 정보생산자와 수요자

의 물리적 위치에 상관없이 방대한 양의 정보를 빠른 시간에 전달할 수 있다 . 전화, 팩

스, 편지 등을 이용하던 시대에는 정보에 접근하거나 전달하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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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로 하였으며, 따라서 제한된 사람들만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었다 . 그러나 인터넷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전달은 비용과 속도에 별다른 제약을 받지 않으며 정보공유의 범

위는 무한하다 . 이러한 정보전달의 속도와 함께 정보통신기술이 시민운동 활성화에 기

여하는 중요한 특성은 정보 흐름의 쌍방향성이다 . 과거에는 정보가 주로 정부에서 국

민으로, 정당이나 언론 등의 매개집단에서 개인으로 전달되었으며 반대방향으로의 정

보흐름은 매우 적었다. 그러나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정보의 흐름을 쌍방향으로 전환

시킨다. 과거 대부분의 정보가 정부나 정당 언론에서 일반시민으로 흐르던 것이 정보

화시대에는 일반시민에서 정부나 정당으로 투입되는 정보의 양이 급격히 증가하게 된

다. 국민이 더 이상 정보흐름에 있어 수동적인 입장에 머무르지 않고 자신들의 의사를

직접 정부와 정당에 전달하는 능동적인 행위자로 변화하며 이는 정치영역에 있어 시민

권력의 강화를 가져오게 된다 .

2.2.1 시민운동에 있어 정보통신기술의 활용

정보통신기술이 사회변화와 시민운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향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첫째 , 활동가들이 컴퓨터매개통신을 어떻게 이용하는가? 둘째 ,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이 사회운동의 생성, 성장 , 쇠퇴에 영향을 미치는가? 셋째, 컴퓨터

매개통신의 활용으로 인해 과거에 불가능했던 시민운동 관련정보의 전달이 가능한가?

시민운동 활동가들은 다른 활동가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컴퓨터를 몇 가지 보

완적 방법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방법은 전자메일 이용과 같은 상대적으로 비조

직적이고 개인적인 활용에서부터 시민운동을 위해 특별히 전문적으로 조직화된 시스템

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 가장 비공식적 방법은 전자우편 사용이다 . 활동가들은 시민운

동과 관련된 메시지를 친구나 동료들에게 전자우편으로 전달하게 되면 그로 인해 수신

자들이 시민운동에 참여하게 된다 . 메시지 수신자들은 자신들의 주변사람들에게 그 내

용을 다시 전달 (for w a r din g )할 수도 있다. 이러한 전달방법을 이용하면 활동가들은

메시지를 매우 짧은 시간 안에 수 천명의 지지자들과 공유할 수 있다. 다음 방법은 클

리어링하우스 (clea r in g h ou s e )를 활용하는 것이다 . 한 단체나 개인이 클리어링하우스

를 구축하면 , 시민운동과 관련된 여러 정보가 클리어링하우스에 축적되게되며, 관심있

는 개인들은 클리어링하우스 서비스에 구독 (su b scr ib e ) 신청을 하게되면 관련 정보

를 자동적으로 전자우편을 통해 받아보게 된다. 이러한 방법은 매우 효율적이어서 활

동가들이 물리적으로 만날 수 없는 수 천명의 다른 활동가들과 정보를 쉽게 공유할 수

있게 된다. 일단 정보가 클리어링하우스 서비스를 통해 여러 개인 활동가들에게 전달

되면 , 이들은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주변사람들에게 같은 정보를 전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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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게 된다. 이러한 클리어링하우스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클리어링하우스 구축, 구독리

스트 관리 , 정보내용 관리 , 안정된 서비스 제공 등의 보다 조직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

www의 등장과 확산으로 인해 시민운동 조직과 활동가들은 수천 개의 홈페이지를

만들어 시민운동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웹페이지는 잘 포맷된 텍스트와 그

래픽을 쉽게 전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과거의 전자통신 방식보다 훨씬 많은 이점을 가

지고 있다 . 특히 하이퍼텍스트 링크 방식을 이용하면 , 단순히 클릭만 하면 수많은 다른

홈페이지와 연결되어 컴퓨터에 특별한 지식이 없는 개인들도 쉽게 많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 . 그러나 웹은 상호작용 (in t er a ct iv it y )의 측면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다 . 웹페

이지는 대부분 작성자만이 정보 갱신을 할 수 있으며 , 상호작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는 대부분의 활동가들이 가진 컴퓨터 지식을 능가하는 기술적 지식을 필요로 한다 .

마지막 방식은 시민운동 전용 컴퓨터네트워크를 이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네트워크

는 소규모의 게시판(b u llet in - b oa r d sy s t em s ) 형식을 가질 수도 있으며, 혹은 수천

개의 사이버포럼을 운영하고 있는 IGC (In s t it u t e for Glob a l Com m u n ica t ion s ) 와

같은 대규모 형태를 취할 수도 있다 . 이러한 방식은 클리어링하우스나 개인 웹 페이지

를 유지하는 것과 달리 전용시스템과 전문인력을 필요로 하며 많은 비용을 필요로 한

다. 이러한 네트워크는 활동가들로 하여금 일상적으로 만나거나 대화할 수 없는 다른

많은 활동가들과 주요 운동 이슈에 관한 토론할 수 있는 사이버포럼을 제공해 주며 ,

시민운동조직에 관한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

컴퓨터네트워크를 이용한 사이버포럼의 중요성은 시민운동 이슈를 지속적으로 홍보

하고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운동의 활성화를 유지하는데 있다. 사회운동을 연구하는 많

은 학자들은 커뮤니케이션이야말로 방관자들에게 사회운동에 대한 관심을 유발시키며

또한 운동에 참여하는 활동가들에게는 운동의 정당성과 효율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

다. (McAd a m et a l . , 19 8 8 ) . 이러한 컴퓨터네트워크 상에서 이루어지는 사이버포럼

의 기능은 국제사면기구 (Am n es t y In t er n a t ion a l )의 사례에서 잘 보여지고 있다 . 국

제사면기구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각국의 인권실상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있으며 또한 사이버포럼을 통해 참가자들이 서로 의견

을 나누고 토론을 함으로써 꾸준하고 적극적인 활동을 펼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있다 .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활동가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제3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

는 기회가 제공된다는 사실이다 . 사회운동의 성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점은 자신들의

목적과 활동에 동조하고 있는 침묵하는 다수 , 즉 심정적 지지자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다. 이러한 지지를 확보하지 못하면 운동은 커다란 저항에 부딪히고 자신들의 아

젠다를 더 이상 진행시킬 수 없는 상황에 이르기 쉽다. 이러한 점에서 인터넷을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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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사회운동에 관한 정보제공과 다양한 토론기회제공은 다른 분야에 참여하는 개인

활동가들과 일반 시민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이슈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하고 있다. 국제사면기구의 경우도 전 세계에서 발생하고 있는 정치범의 비참한 현실

과 고문 그리고 인권침해 현황에 관한 정보를 끊임없이 제공함으로써 국제사면기구의

활동에 대한 지지를 유도하고 자신들의 운동 아젠다에 대한 힘을 강화하고 있다. 단순

히 일반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이나 불만이 사회운동을 직접적으로 유발하지는

않으나 이러한 문제의식과 불만은 잠재적인 활동가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한다 . 심정적

인 동조만으로 개인들이 운동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으나, 그러한 태도는 사회운동 참

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전제조건이 된다. 사이버 공간을 통해 얻는 정보와 토론은 운

동 이슈에 대한 보다 많은 이해를 가져오며, 이는 일반시민으로 하여금 심정적 동조를

유발하는 기능을 하며 결과적으로 이들이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

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2.2.2 정보통신기술과 시민운동 강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해 가장 큰 도움을 받는 집단 중의 하나는 시민운동단체

(gr a s s- r oot s or ga n iza t ion s )일 것으로 기대된다 . CM C를 이용한 시민운동단체의 활

성화는 조직기반의 확대, 조직 응집성(d en s it y ) 강화 , 운동조직간의 연합 및 조정

(coa lit ion s a n d coor din a t ion ) 강화의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

1) 조직기반의 확대

과거 시민운동조직들은 매스미디어를 통하여 자신들의 운동 목표와 주장을 일반국민

들에게 전달하였다 . 시민운동조직들은 언론을 통해 자신들을 주장과 목표를 비교적 저

렴한 비용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으나 , 언론의 관심을 끌기 위해 이들은

때로는 과격한 행동을 해야할 필요가 있으며 , 또한 자신들에게 비우호적인 언론이 자

신들의 주장을 왜곡하여 전달할 소지도 있다 . CM C의 발달은 시민운동단체들이 직접

일반대중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였다. CM C를 활용함으로써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조직의 유연성 (flex ib ilit y )과 확장성을 높일 수 있다. 지리적으로 흩어져 있

는 단체의 회원들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주요 이슈에 대하여 토론함으로써 시간적 지리

적 제약을 극복하고 전자게시판을 이용하여 다른 회원들의 의견을 읽고 코멘트함으로

써 다양한 의견을 공유할 수 있다. 특히 단일이슈집단의 경우 짧은 기간동안 자신들의

주장을 널리 알리고 지지자들을 확보할 수 있다. 특히 메일링 리스트를 이용함으로써

회원들의 의사를 손쉽게 수렴하고 많은 정보를 전달할 수도 있다 (R a sh 19 9 7 , 1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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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 C를 이용하여 자신들의 활동을 홍보함으로써 시민운동단체들은 방관자들의 동조

(sym p a t h y )를 유도할 수 있고 운동참여자들에게는 정통성(legit im a cy )과 효율성

(e ffica cy )을 유지할 수 있게 한다 . 운동의 성공을 위해서 운동의 목표나 활동에 대한

심정적 지지를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 암묵적 지지의 확보없이는 운동이 거대

한 저항에 부닥치기 쉬우며 자신들의 아젠다를 전달하기는 어렵다. 국제사면기구

(Am n es t y In t er n a t ion a l )의 경우를 보면 이들은 전세계에 걸쳐 양심수(p olit ica l

p r ison er s )의 비참한 환경 , 고문, 인권침해 등에 관한 정보를 널리 알림으로써 자신들

에 대한 심정적 지지를 확산시키며 이는 자신들의 Agen d a에 더욱 힘을 실어 주게 된

다(Myer s 19 9 8 ) .

2) 운동의 응집성 강화

쌍방향 대화가 가능한 컴퓨터네트워크는 운동의 응집성 강화에 커다란 기여를 하고

있다 . CM C를 이용하면 조직의 응집성(d en sit y )을 인위적으로 강화할 수 있다. 일반

적으로 개인들이 자신들과 관심을 같이하고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다수의 사람들을 찾

을 수 있는 경우는 대부분 이들이 지리적으로 가까운 거리에 밀집하여 거주하고 있는

경우이다 . CM C를 이용하면 굳이 지지자들이 지역적으로 한곳에 밀집하지 않아도 운

동의 주장과 목표에 공유하는 지지자들을 동원하기가 용이하며 이는 운동의 응집성 강

화를 가져온다 . 비슷한 관심과 주장을 가진 사람들과 컴퓨터네트워크를 통해 대화하고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집단 정체성을 형성하고 이는 결과적으로 운동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것이다 . 즉 , 컴퓨터네트워크를 이용할 경우 물리적인 거리와 상관없이

비슷한 관심과 문제의식을 가진 사람들과 항시 의견을 교환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집

단 정체성(collect iv e id en t it y )을 형성할 수 있게되며, 결과적으로 자신들의 목적을

추구하는 사회운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 이러한 사실은 현재 각종 컴퓨

터통신이나 웹 홈페이지에서 형성되어 있는 다양한 동호회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컴퓨터네트워크는 보다 직접적인 운동가 충원과 자금조성에 있어서도 커다란 역할을

한다 . 사회운동조직의 홈페이지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얻고 다른 활동가들과 대화의

기회를 가짐으로써 활동가들은 새로운 동기부여의 기회를 갖게되며 , 새로운 일체감을

형성하고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계기를 갖게된다.

3) 연대와 조화

컴퓨터네크워크를 통해 전 세계의 다양한 집단과 개인간의 연결이 가능함으로 인해

사회운동 조직간의 연대도 더욱 용이해지고 있다 . 컴퓨터네트워크를 이용한 운동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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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연대는 비단 동일 국가내 혹은 동일 분야내의 운동조직 뿐만 아니라 해외 조직과

다른 분야의 운동조직과의 연대까지 가능하게 한다. 각 운동단체들은 국내 타 단체뿐

만 아니라 해외단체들과도 인터넷을 통해 서로 정보를 공유하며 사안에 따라서는 공동

으로 운동을 전개하기도 한다. 또한 컴퓨터네트워크를 활용할 경우 타 분야 운동단체

들과의 운동자원 공유도 가능한데 , 가령 동성연애론자의 권익확장을 위한 운동집단은

핵 저지 운동집단과 다른 분야의 운동집단에 속하나 이들은 많은 부분에서 운동 아젠

다를 공유하고 있으며 두 집단에 동시에 속해있는 활동가나 지지자들도 있다(Myer s

19 9 8 ) . 인터넷을 통해 타 사회운동분야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으며, 타 분야

활동가들과의 토론이나 연대모색이 더욱 용이해지고 있다 . 일반시민의 경우도 여러 운

동단체의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클리어링하우스 서비스를 구독함으로써 별다른 노력

이나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여러 사회운동단체에 동시에 가입하여 활동할 수 있다 .

컴퓨터네트워크의 발달로 인해 나타나는 사회운동조직간의 연대는 무엇보다도 상이한

운동조직간의 운동자원공유에서 찾을 수 있다. 과거 운동조직간의 연대를 이끌어내는 연

합조직(u mb r ella or ga n iza t ion )의 형성은 환경, 인권, 여성, 평화 등 각 분야별로 이루

어져 왔다. 그러나 정보사회에서는 각 분야가 지향하는 목적이나 이념의 차이에 상관없이

컴퓨터네트워크라는 운동자원의 공유를 목적으로 하는 포괄적인 연합조직이 형성되고 있

다. 과거 연합조직이 하나의 목표와 이데올로기를 실현하기 위해 형성되었다면 정보사회

에서는 운동자원(커뮤니케이션 수단)의 공유를 위해 구성되었다. 단일목표를 위해 형성된

연합조직은 목표달성 후 해체되나 운동자원공유를 위한 연합조직은 지속적으로 유지된다.

운동자원공유를 위한 연합조직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진보통신연대(Associa t ion for

P r ogr essiv e Com m u n ica t ion s , AP C )가 있다. AP C는 19 9 0년 봄 IGC와 영국의

Gr een N et을 중심으로 스웨덴의 Nor dN et , 캐나다의 Web , 브라질의 Alt er N ex , 나카라

구와의 Nica r a o , 호주의 P ega su s 등 7개 조직이 참여하여 결성되어, 19 9 9년 현재 미

국, 유럽, 남미, 아프리카, 아시아 등 전 세계에 걸쳐 2 5개 회원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

으며, 환경, 평화, 인권 등에 관련된 비정부기구들에 대해 정보통신 인프라, 하드웨어, 소

프트웨어 등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각 단체들의 활동가를 대상으로 효율적인 사회운동을

위한 정보통신기술 활용법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국경없는 행동(Act ion Wit h ou t

Bor d er s )은 이상주의자(Id ea list )라는 홈페이지(www .id ea list .or g)를 통해 전세계

N GO들의 협력공간을 제공하며, 19 9 7년 말 홈페이지에 등록된 N GO수가 약 50 0개에서

19 9 9년 초 약 1만6천 개로 증가하였다(윤영민 19 9 9 , 6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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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이버 공간상에서의 통일운동

3.1 통일관련 시민단체 정보화 현황

현재 활동중인 통일관련 시민단체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사)시민운동정보센터

에서 발행한 『2 0 0 0 한국민간단체총람』을 참조하였다 . "평화·통일·민족" 관련 시민

단체로 분류된 10 0개 단체 가운데 통일과 남북한문제 관련단체는 연구소 성격을 지닌

단체를 제외하면 4 4개로 파악되었다. 여기에서는 이들 4 4개 단체를 대상으로 각 단체

가 밝히는 회원수 , 예산 , 상근 직원수 , 전자우편 , P C통신, 홈페이지 등의 정보통신기

술 이용현황 등을 조사하였다 .

우선 회원수에 있어서는 4 4개 단체 중 9개를 제외한 3 5개 단체가 회원수를 밝히고

있었으며 이중 3개 단체는 기관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 정확한 회원수를 밝힌 3 3개

단체를 대상으로 보면 , 10 0명 이하의 회원을 가진 단체가 3개 , 10 0명 이상 5 0 0명 이

하가 6개, 5 0 0명 이상 1 ,0 0 0명 이하가 3개, 1 ,0 0 0명 이상 3 ,0 0 0 이하가 8개로 전

체의 절반에 가까운 2 0개 단체가 3 ,0 0 0명 이하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었다 . 10만명

이상의 회원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힌 단체는 민족통일촉진회, 민족통일협의회, 자주평

화통일민족회의, 통일기반조성회 등 4개 단체였다 . 가장 많은 회원을 확보한 것으로

밝힌 단체는 이창복씨가 상임의장으로 있는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로 회원수가 모두

17만명이나 , 이 단체는 2 0여개의 참가단체로 구성되어 순수한 단체회원수로 보기는

힘들다. 대구에 사무실을 둔 중소이산가족회 의 경우 전체 회원수를 8만 5천명으로 신

고하였으나 연 예산이 3천만원에 불과해 이 역시 신빙성이 떨어진다.

예산 면에서 살펴보면 19개 단체가 예산을 공개하지 않았으며 , 5개 단체는 5천만원

미만이었으며 , 예산을 공개한 2 5개 단체 가운데 절반이 넘는 13개 단체의 예산이 2억

원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예산을 사용하는 단체는 김순권 교수가 상임공

동대표로 있는 북한옥수수심기범국민운동 이었다 . 북한옥수수심기운동은 5 0여개 이상

의 단체가 참가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많은 예산의 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여겨진다 . 시

민단체의 실질적인 규모와 활동성은 상근직원수를 살펴봄으로써 가장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 4 4개 단체의 상근직원수를 살펴보면 6개 단체가 상근직원수를 밝히지

않았으며 , 나머지 3 8개 단체의 절반이 넘는 2 0개 단체가 1- 3명의 상근직원을 보유하

고 있으며, 12개 단체는 4 - 7명, 3개 단체는 1 1- 13명 , 그리고 1개 단체가 2 0인 이상

의 상근직원을 확보하고 있었다 . 가장 많은 상근직원을 확보한 단체는 한광옥 의원이

상임의장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로 모두 2 3명의 상근직원이 있는 것으로 밝혔

다. 이상에서 볼 때 통일관련 시민단체들은 회원 , 예산 , 상근직원수에 있어 영세한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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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유사단체들의 난립에도 원인이 있지 않나 판단된다. 이들 단

체가 공통적으로 지니는 예산과 회원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각 단체간의 연대활동

이 절실히 요구된다 .

다음으로 4 4개 단체의 정보통신기술 활용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이들 단체들의

e- m a il , P C통신 , 인터넷 홈페이지 활용여부를 조사하였다. 전체 4 4개 단체의 절반에

가까운 2 0개 단체가 아무런 컴퓨터커뮤니케이션 수단을 갖추고 있지 않았으며,

e- m a il과 P C통신 ID를 보유한 단체는 각각 18개와 2 1개 단체로 나타났다 . 반면 인

터넷상에서 홈페이지를 개설한 단체는 7개로 전체의 약 16 %에 불과하였으며 , 3가지

통신수단을 모두 보유한 단체는 6개에 불과하였다. 9 8년 현재 P C 보급률이 전체 가

구 4 4 .5 % , 9 9년 2월말 현재 P C통신 유료가입자수 5 2 0여만명 , 9 9년 12월 인터넷

사용자 수 1 ,0 8 6만명 이라는 우리나라의 정보화 수준에 비춰볼 때, 통일 및 남북한문

제 관련 시민단체들의 정보통신기술 활용수준은 너무나 뒤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

<표1> 통일관련 시민단체 현황

단 체 명
설립

연도
회원수

상근자

수
예 산

정보화 현황

전자우편 PC통신 홈페이지

겨레사랑북녘동포돕기
범국민운동본부

97.4.10 0

기독교북한선교회 74. 5,000 4 0

남북농업발전협력민간연대 98.6.12 16개단체 2 5억5천만 0 0

남북문화교류협회 91.8.27 764 3 1억6천만 0

남북민간교류협회 90.3 162 1

남북어린이 어깨동무 96.6.20 2,000 6 8천만 0 0 0

남북코리아미술교육협의회 98.5.26 100

남북통일운동국민연합 87.5.4 5

남북통일총연합 88.8.8 300 1억2천만

남북한삶운동본부 95.1.15 1,230 3 8천만 0 0

대한예수교장로회
남북한선교통일위원회

71.9 300 2 2억 0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위한
종교인협의회

93.7.1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88.2 4천만

민족통일문학회 85.4.15 4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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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체 명
설립

연도
회원수

상근자

수
예 산

정보화 현황

전자우편 PC통신 홈페이지

민족통일불교중앙협의회 85.3.5 1,500 3 3억7천만

민족통일선교협회 93.2.13 900 2

민족통일촉진회 72.1 100,000 4 1억5천만

민족통일협의회 81.5.14 120,000 12 5억3천만 0 0

민족화합불교 추진위원회 97.5.7 1,000 4 1억 0 0

민족화합운동연합 98.9.28 1,050 4 2억3천만

민족화해협력국민협의회 98.9.3 206개단체 23 0 0

북녘동포돕기운동전북본부 97.5.7 1

북한동포의 생명과 인권을
지키는 시민연합

96.5.4

북한옥수수심기 범국민운동 98.3.23 7,000 2 50억 0 0 0

새롭고 하나된 조국을 위한 모임 89.1 1,800 3 0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96.6.21 6,000 11 10억 0 0 0

일천만이산가족 재회추진위원회 82.12.23 2,000 5 2억5천만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94.7.2 170,000 9 4억 0 0 0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 92.2.12 3,000 6 3억 0

좋은 벗들 96.12.12 2,300 6 2억3천만 0 0 0

중소이산가족회 70.12.10 85,000 3 3천만

통일건국민족회 98.4.23 3 8천만

통일경모회 71.7.14 3천5백만

통일기반조성회 90.3.1 1,000,000 1

통일문제연구협의회 98.12 25개기관 1 0

통일미래를 잇는 청년들 98.6.12 40 1 4천만 0 0

통일여성안보회 80.4.25 14,500 2

통일한민족회의 99.4.24 13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94.6.2 300 2 0

평화통일복지협의회 99.1.21 180 2 2천900만 0 0

평화통일을 위한 남북나눔운동 92.11 209 4 1억5천 0 0 0

한겨레통일문화재단 97.5.30 26,000 2 0 0

한민족복지재단 97.2.3 30,000 7 12억 0 0

한사랑민족통일진흥원 97.3.27 5,000 5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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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통일관련 웹사이트 현황

이 장에서는 통일 및 남북한문제 관련 단체들의 홈페이지 활용 수준에 대해 분석할

것이다. 홈페이지를 통한 정보제공 ,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 사이버포럼 , 메일링리스트

활용 , 다른 단체들과의 연대 여부 등을 조사함으로써 사이버 통일 네트워크 구축의 가

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

3.2.1 정부 관련기관 사이트

1) 통일부 www .u n ik or ea .go .k r

통일부 홈페이지는 19 9 6년 12월 10일 개통된 이래 2 0 0 0년 9월 4일 현재 약 7 6만

여명이 방문하였다 . 1일 접속자 수를 파악하기 위해 2 0 0 0년 8월12일에서 9월4일 사

이의 접속수를 살펴본 결과, 이 기간동안 총 5 8 ,4 3 3건의 접속이 이루어져 1일 평균

약 2 ,54 0 여명으로 상당히 높은 접속빈도를 보이고 있다 . 물론 이같이 높은 접속빈도

를 보이게 된 데에는 최근의 남북정상회담과 이산가족상봉 등이 커다란 이유로 작용하

였다고 보여지나, 통일부 홈페이지 자체가 갖는 정보제공과 의견수렴 등의 기능성에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본다.

통일부 홈페이지는 새소식, 알기쉬운 북한, 통일갤러리, 남북관계현안 , 자료실 ,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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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안내, 민원마당, 남북정상회담 등의 메뉴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와 더불어 북한자료

센터, 이산가족종합정보센터, 통일교육센터, 남북회담사료, 통일대화방, 장관과의 대화

등의 서비스도 같이 제공하고 있다. 새소식란에서는 보도자료, 공지사항, 일일북한방송,

주간북한동향, 남북관계 일일동향, 남북교류협력동향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자료

갱신도 비교적 잘 이루어지고 있어 시의성있는 자료가 제공되고 있다. 남북관계현안란에

서는 대북포용정책, 대북지원, 북한이탈주민지원, 남북교류협력, 대북경수로 등의 정보가

제공되고 있으며, 자료실에서는 통일부 유관법규, 북한의 외국인투자관련 법규, 남북관

계주요문서, 독일통일자료목록과 기타 통일관련 논문과 발간물을 제공하고 있다. 전반적

으로 통일부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의 양과 질은 우수한 편이라 볼 수 있다.

정보제공과 함께 통일부 홈페이지에서 비중있게 다루고 있는 부분은 국민의견수렴이

다. 통일 및 남북한문제와 관련한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통일부 홈페이지에

서 운영되는 서비스는 이산가족정보통합센터의 열린마당, 남북정상회담란의 국민의견

수렴 , 통일대화방 , 그리고 장관과의 대화 등이 제공되고 있다. 이중 장관과의 대화는

실명으로 기재되며 내용은 비공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나머지 3개의 여론수렴란은

실명확인이 없이 의견을 게재할 수 있으며 그 내용도 공개되고 있다 . 이산가족정보센

터의 열린마당의 경우를 살펴보면, 2 0 0 0년 8월1 1일 현재 전체 3 9 0건의 의견이 올라

와 있어 한달 평균 4 0건에 가까운 게시율을 보이고 있다. 특히 남북정상회담과 남북이

산가족 만남이 이루어진 6 ,7 ,8월의 경우 한달 평균 12 0건이 넘는 의견이 게시되었으

며 그 내용은 이산가족 등록 신청 및 확인에 관한 문의와 이산가족 명단 공개요구 등

이 주를 이루었다. 게재된 의견에 대해 필요한 경우 관리자의 답변이 즉시 이루어지고

있어 인터넷이 갖는 쌍방향 대화의 장점을 충분히 살리고 있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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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홈페이지 구성에 있어 부족한 점은 체계적인 정책토론 운영이다 . 현재 3개의

게시판을 통해 국민여론을 수렴하고 있으나 대부분 질문에 대한 응답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정책에 관한 의견이 개진되는 경우에도 일회성에 그쳐 심도있는 토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토론주제를 명확히 제시하여

주제별 토론방을 운영함으로써 같은 주제를 가지고 관련 단체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문 후반부에서 보다 자세히

기술할 것이다.

2) 국가정보원(www .n is .go.kr )

국가정보원 홈페이지에서는 북한정보란을 통하여 북한뉴스 , 지리 및 인구, 북한법령 ,

정치 , 사회, 경제, 외교, 군사 등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자료실에서는 북

한이탈주민코너, 남북대화현황, 남북교류협력 , 통일정책, 북한메아리 , 안보현장, 호국

안보관광지, 사진 연상자료, 북한법령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이들 자료에 대한

조회건수도 비교적 많은 편이어서 19 9 9년 1월2 2일 등록된 햇볕정책에 관한 이해 자

료의 경우 약 14 ,0 0 0회의 조회수를 보이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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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www .a cdpu .go.kr )

국가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공식 사이트인 이곳에서는 각종 발표문, 행정업무

자료 , 발간문, 통계자료, 관계법령 등의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나 그 내용은 그다지 충

실하지 못한 편이다 .

이 사이트의 특성은 남북문제와 관련된 사이버설문을 실시하고 있는 점이다. 현재까

지 남북정상회담성과 (2 0 0 0 .6 .2 5- 7 .3 1) , 남북정상회담 개최합의 관련 (2 0 0 0 .5 . 1-

6 .24 ) , 통일·대북포용정책 (2 0 0 0 .2 . 1- 4 .3 0 ) 등 세가지 사이버 설문이 진행되었으나

참여인원은 각각 34명, 4 5명, 16 0명으로 그다지 많지 않은 편이다 . 또한 통일관련전

자공청회 메뉴를 개설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실시는 되지 않고 있다. 비록 실적은 저조

하지만 인터넷의 쌍방향성을 이용한 여론조사와 전자공청회를 시도하고 있는 점은 상

당히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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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www .k ot r a .or .k r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홈페이지는 북한 경제 및 대북무역과 관련된 최대 정보제공

사이트이다. 이 사이트의 북한경제정보 메뉴에서는 북한경제뉴스, 심층기획조사, 북한

알기 , 북한동향일지 , 남북교역기초, 비즈니스정보 , 북한의 대외무역, 남북교역통계, 북

한의 투자관련법규 , 북한뉴스레터 등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대북무역과 관련

하여 일대일 상담코너도 운영하고 있다.

북한경제뉴스란에서는 2 0 0 0년 7월 14일 이후 매일 3- 4건 정도의 북한 경제뉴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각 자료에 대한 조회수도 평균 2 0회를 상회하여 비교적 높은 이용율

을 보이고 있다. 심층기획조사란에서는 북한의 경제정책과 동향, 북한의 대외경제관계,

남북교역동향, 나진-선봉경제무역지대 및 두만강유역개발 등과 관련하여 주로 북한뉴스

레터에 게재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북한알기란에서는 북한과의 교역, 투자시 알아 두

어야 할 기초적인 정보를 분야별로 제공하고 있다. 남북교역기초란에서는 북한 경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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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외부전문가 컬럼과 남북교역제도 및 절차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남북교역통계란에서는 연도별 교역현황, 반출 및 반입 물품구조 , 연도별 위탁가공교

역현황, 위탁가공반출입품목구조 등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 북한의 투자관련법

규란에서는 북한 외국인투자 관련 법규, 합영법, 합작법 , 인민경제계획법 , 보험법 등

북한 투자에 관심있는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자세히 제공하고 있다 .

1 : 1상담코너란에서는 대북교역 및 투자에 관심있는 기업이나 개인들을 대상으로 분

야별 상담을 서비스하고 있다 . 현재 상담중인 주요 분야로는 북- E U관계 현안, 북-미

관계 현안, 북한의 법규, 방북절차안내, 대북거래알선 , 나진-선봉경제특구 및 두만강

개발 등이 있으며 각 분야별로 담당자의 이름과 e- m a il을 공개하여 사이버 상담이 이

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3.2.2 전문연구기관 사이트

1) 통일연구원(www .kin u .or .k 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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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 산하 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의 홈페이지에서는 통일 및 북한 관련 자료

실을 통해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전자도서관의 통일 및 북한관련자료 메뉴에서

는 통일 및 북한관련 뉴스를 매일 제공하여 현재 7 0 0건이 넘는 자료가 제공되고 있다 .

자료실 메뉴에서는 북한정치, 북한사회 , 북한군사, 대북정책 , 통일관련, 북한경제 , 공

개자료 등을 제공하고 있으나 19 9 9년 1 1월 이후 새로운 자료가 업데이트되지 않고 있

다. 통일 및 북한 관련 Ar ch iv e에서는 학술DB 서비스를 제공하나 이는 회원제로 운

영되어 일반인에게는 공개되지 않고 있다 .

통일연구원 홈페이지의 특색 가운데 하나는 특정 주제를 대상으로 한 정책포럼을 운

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정주제를 선정하여 집중적인 토론을 시도하는 점은 바람직하

나 그 운영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현재 진행 중인 토론 주제는

탈북동포 난민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인데 포럼난에 들어가 보면 9 9년 4월 이후 불과

7명만이 토론에 참고하고 있으며 그나마 주제와는 별 상관이 없는 내용들이 주를 이루

고 있다 . 주제별 포럼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토론주제에 관한 관련자료가 제

공되어야 하며 토론기간도 미리 정하여 두어야 할 것이다 .

2 ) 한국농촌경제연구원(www .k r ei .r e .k r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홈페이지에서는 북한 농업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

사이트의 북한농업정보 메뉴는 북한농업연구센터, 연구보고서, 농업동향 , 남북교류협

력, 국제교류협력 , 북한기상, 자료실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연구보고서란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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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식량수급전망, 남북한 농업협력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 북한 농업정보체

계구축방안 등에 관한 정책연구보고서가 제공되고 있으며 , 농업동향란에서는 격주간별

주요동향과 일자별 북한신문보도동향 등을 보여주고 있다 . 남북교류협력란에서는 교역

동향 , 지원동향, 교류협력사업 동향, 정책동향 등을 안내하고 있다. 국제교류협력란에

서는 국제사회의 지원 및 교류협력동향과 지원단체의 식량지원 활동에 대한 정보를 제

공하고 있다. 이밖에도 북한기상과 농업관련 각종 통계자료, 관련법령 , 농업용어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제공되고 있다.

이 사이트에서도 인터넷의 쌍방향통신 특성을 이용한 북한농업정도 질의 & 응답 서

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 북한의 농업법 등 북한 농업과 관련된 자료요청이 주를 이루

고 있으며, 정책토론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3 ) 북한정보뱅크 (n s .h r i .co .k r )

현대경제연구원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로 경협실무 Q & A , 경협법률코너 , 경협통계 , 기

업리스크 , 경제지표 , 상품진열대 , 산업지도, 경제정책, 나진·선봉지대, 행정지도 등

주로 북한관련 무역과 경제에 관한 정보제공 메뉴로 구성되어 있어 북한과의 교역을

희망하는 기업이나 개인에게 상당히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경협실무 Q & A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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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북한에 진출하거나 투자를 희망하는 개인이나 기업에 필요한 교역과 투자에 관

한 질문에 응답해 주고 있으며 남북경협사업 실무에 필요한 서식도 제공하고 있다 . 경

헙법률코너에서는 남북교류협력법률 등 경제협력 과정에 필수적인 남북한의 각종 법령

의 세부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 경협통계에서는 현재까지 북한과 경협이 이루어진 각

기업 및 사례에 관한 각종 통계, 남북교역의 연도별 현황 , 품목 , 위탁가공이 가능한 품

목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제공하고 있다. 기업리스트에서는 북한 내외무역 창구로

이용하는 각종 회사, 기업 , 무력관련단체의 유형과 특성에 대한 목록과 각 회사의 주

소, 연락처 , 주요사업내용과 실적 등을 포함하고 있다.

4 ) 북한문제조사연구소(www .k or e a scop e .or g )

북한문제조사연구소 사이트에서는 북한실상, 통일정책, 남북교류협력, 통일관련논문,

북한용어해설 등의 메뉴를 제공하고 있다. 이 사이트에서 참고할 만한 사실은 북한관

련 정보를 오락성을 곁들여 제공함으로써 네티즌들이 부담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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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이다. 이곳에서 제공하는 정보 가운데 특징적인 것은 북한용어해설과 북한유머란 , 퀴

즈잔치 등을 들 수 있다. 북한용어해설의 경우 강계정신 , 유경호텔 , 노동1호, 대원수

등 북한과 관련된 시사용어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고 있는데 일부 용어의 경우 조회수

가 13 0 0회를 넘는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북한유머 소개의 경우 북한과 관련된 유머

를 싣고 있는데 네티즌들의 주목을 끌 수 있는 메뉴라고 보여진다 . 또한 퀴즈잔치란에

서는 남북문제와 관련된 간단한 퀴즈를 출제하고 당첨자를 대상으로 상품을 제공하고

있어 네티즌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wh a t ' s n ew란의

경우 각 자료당 조회수가 대체로 10회를 넘지 않고 있는데 반해 북한시사용어해설이나

북한유머란의 경우 5 0회에서 1 ,0 0 0회를 넘는 조회수를 보이고 있는 점에서 비추어 볼

때 가볍고 오락적인 요소를 가미한 정보제공은 상당한 효과를 보이고 있다 할 수 있다 .

5 ) 통일학연구소 (www .on ek or ea .or 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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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9 5년 3월 뉴욕에서 창립된 민간연구소인 통일학연구소에서 운영하는 이 사이트에

서는 주로 연구논문을 중심으로 한 정보제공을 하고 있는데 , 통일정세 연구논문 , 북한

학 연구논문, 미국의 코리아정책 연구논문 , 평화군축 연구논문, 민족문제와 민족주의

연구논문 등 통일논의 와 통일학연구 지에 게재된 논문과 이 연구소 소장인 한석호씨

의 논문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밖에도 남북합의자료 , 남의 통일정책 및 법률, 북의 법

률, 북의 통일정책 자료, 북의 외교자료 , 영문자료 등이 원문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 이

곳에서 제공되는 자료는 대체로 진보적 성향을 띠고 있다 .

3.2.3 시민운동단체 사이트

1) 민족화해협력국민협의회(www .k ck r .or .k 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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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화협에서 운영하는 이 사이트에서는 남북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

서, 남북협력 기금법 ,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등 한반도 평화관련 주요 법률

및 합의문을 제공하고 있다 . 이 사이트는 전체적으로 정보제공 측면에서는 부실한 편

이나 인터넷의 쌍방향을 활용한 여론조사에서 그 특성을 보이고 있다 . 현재 국민 통일

의식조사와 비전향장기수에 대한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제공하고 있다. 통일의식조사에

서는 정부의 통일정책 , 북한 식량난과 인도적 대북지원, 민간통일운동 , 남북기본합의서

등에 대한 국민여론을 조사하였으며, 비전향장기수에 대한 여론조사에서는 미전향 장

기수 존재 인지도, 미전향 장기수 석방에 대한 평가, 미전향 장기수 북송이 남북관계개

선에 미칠 영향 , 미전향 장기수 처리 방법 등에 대한 국민여론을 조사하였다 .

2) 좋은 벗들 (www .j u n gt o .org)

19 9 6년 우리민족서로돕기 불교운동본부로 출발한 이 단체는 북한식량난 , 제3세계

난민구호사업 , 평화운동, 인권운동 등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 이 사이트에서는 국

경난민보고서 , 북한식량난 실상 , 북한난민수기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정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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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과 내용은 그렇게 다양하고 충실한 편이 못된다 . 이 사이트의 특성은 홈페이지를 이

용한 북한난민 후원회원 모집과 메일링리스트 운영에 있다 . 북한난민 후원자로 현재

한주한끼 굶기 운동 후원자 1 ,6 0 0여명과 일반회원 1 ,0 0 0여명을 모집하였다 . 또한

메일링리스트 서비스에서는 가입자들에게 북한 식량난과 난민문제에 관한 자료를 이메

일로 제공하고 있다 . 메일링리스트 서비스는 네티즌들이 굳이 관련 홈페이지를 찾지

않고서도 정기적으로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어 적은 비용으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이다.

3)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t on gil .simin .org)

이 사이트는 19 94년 7월 54개의 민간단체가 모여 창립한 민간통일운동단체인 자주

평화통일민족회의의 홈페이지이다 . 이 사이트는 정보제공은 거의 없으며 통일언론란에

서 단지 남북문제에 관한 이 단체의 논평 정도를 소개하고 있다. 정보제공은 빈약하나

네티즌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게재할 수 있는 통일자료실, 통일정보교환실, 자유게시판

등의 메뉴가 제공되는데, 대부분의 의견이 학생들이 숙제를 위해 통일관련 자료를 요

청하는 것이며, 조회수도 그다지 많지 않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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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시민단체에서 운영하는 통일관련 홈페이지로는 평화통일을 위한 남북나눔운동

(www .sh a r in g .n et ) , 북한인권시민연합 (www . n k h u m a n r igh t s .or .k r ) , 겨레사랑북녘

돕기운동(www .cpn et .or .k r ) , 남북어린이 어깨동무(www .ok edon gmu .or .k r ) 등이 있다.

3.2.4 기타 사이트

1) 북한네트 (n k .j oin s .com )

북한네트는 중앙일보 통일문화연구소가 구축한 북한정보 인터넷 홈페이지이다. 이

사이트에서는 북한의 중요인물을 다룬 화제의 인물 , 북한의 생활상을 보여주는 포토

갤러리 , 북한진출 기업인을 위한 경협코너 , 평양방문의 길잡이가 될 방북AB C ,

CD- R OM북한백과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북한백과란에서는 북한의 이모

저모 , 영상으로 보는 북한, 북한지리정보 , 북한발자취, 주요인물 , 북한용어풀이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 북한의 이모저모 메뉴에서는 정치체제 , 경제현황, 군사동향 , 외교정

책, 생활상 등의 정보가 제공되고 있다 . 또한 북한전문가 2 0여명이 참여하는 전문가

칼럼과 학계의 연구성과를 전해주는 포럼이 운영되고 있으며, 교사용 Q & A에서는

e- m a il이나 팩스를 통해 받은 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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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선인터넷(www .dprk .com )

이 사이트는 주)조선인터넷닷컴의 사이트로 상업적 성격을 띠고 있다 . 상업적 사이

트에 걸맞게 북한사업컨설팅, 북한사업정보 , 북한온라인백과 , 북한종합갤러리 등의 서

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조선인터넷 사이트의 가장 큰 특징은 다양한 설문조사와 서명운동 등을 전개하여 네티

즌들의 참여를 적극유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이 사이트에서는 김대중대통령과 김정

일위원장의 노벨평화상 추천 1 ,0 0 0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이밖에도 김정일

위원장 통일인기투표, 김정일위원장 방문촉구서명, 인터넷 정상회담 1 ,0 0 0만인 서명운

동 등 다양한 이벤트를 통하여 네티즌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또한 이 사이트에서는

통일과 관련된 정책자료 뿐만 아니라 이북의 연예인, 이북의 대중문화, 가요 등 가벼운

주제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고 있어 네티즌들이 부담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네티즌과의 쌍방향 대화 역시 자유게시판과 질문과 답 메뉴 이외에도 남남북녀-평양

카페 , 북한동포에게 한마디 하시라요, 북한장터 , 가상북한만들기 등 딱딱하고 공식적인

형태보다는 네티즌들의 흥미를 끌 수 있는 메뉴로 꾸며져 있다 . 자유게시판과 질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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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메뉴에 게시된 의견에 대한 조회수가 대체로 5 0회를 넘지 않는 반면에 남남북녀-평

양카페의 경우 조회수 5 0 0회가 넘는 의견이 상당히 보이고 있다는 사실은 대체로 정

치나 남북문제에 관심이 없는 젊은 네티즌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을 제

시하고 있다 볼 수 있다 . 이처럼 네티즌의 흥미를 끌 수 있는 다양한 메뉴 제공의 효

과는 이 사이트의 조회수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데 , 2 0 0 0년 8월 16일 현재 조회

수가 약4 5만회를 기록하여 상당히 높은 접속율을 보이고 있다 .

조선인터넷 사이트에서는 가벼운 주제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통일문제와 관련된

정책토론과 통일아이디어 공모, 통일장학금 등 학술적인 면모도 구비하고 있다 . 정책토

론의 경우 특정 주제를 선정하여 진행하고 있는데 , 현재는 난민대책에 관한 토론이 진

행되고 있는데, 일반 네티즌 이외에도 통일문제 전문가들의 의견도 게재하는 성의를

보이고 있으나 2 0 0 0년 3월 8일 이후 토론 참가자가 전혀 없어 아직 제대로 자리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3) H UN GE RCH ILD (www .h u n ger ch ild .co .k r )

영리기관인 드림위시사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로 북한어린이 돕기를 주요 목적으로 하

고 있다 . 이곳에서 제공되는 정보로는 북한어린이 여가생활, 인민학교 생활 , 북한의 교

육, 인민학교의 교육제도 등 주로 북한어린이 관련 정보이다. 이 사이트의 특성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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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이나 여론수렴보다는 배너광고를 이용한 북한어린이 돕기 기금마련에 있다. 북한

어린이를 돕기위한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기부금을 모금하지 않고 대신 네티즌들이 기

부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스폰서의 배너광고가 나오게되고 기부에 대한 금액은 전부 스

폰서가 지불하게 된다.

4. 사이버 통일 네트워크 구축방안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활동중인 통일 관련 시민단체는 대체로 영세한 규모이

며 이들 단체들간의 연대의 노력도 크게 보이지 않고 있다 . 사이버공간상의 통일운동

역시 전체적인 조화나 연대를 이루지 못하고 개별적인 활동에 머무르는 경향이 높다 .

전반적으로 열악한 운동자원을 보유한 단체들이 개별적인 활동에만 치중하는 것은 운

동의 효율성을 제대로 가져올 수 없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현실공간 (off- lin e )상에

서의 자원공유와 연대활동은 여의치 않은 점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급격히 발

달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은 현실공간 존재하는 여러 가지 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 환

경을 제공하고 있다 .

CM C (com p u t er - m ed ia t ed- com m u n ica t ion )의 가장 중요한 특성 중 하나는 시간

과 공간의 제약을 극복할 수 있다는 점이다. CM C는 정보생산자와 수요자의 물리적

위치에 상관없이 방대한 양의 정보를 빠른 시간에 전달할 수 있다. 전화 , 팩스, 편지

등을 이용하던 시대에는 정보에 접근하거나 전달하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을 필요로 하

였으며, 따라서 제한된 사람들만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인터넷 네트워크

를 통한 정보전달은 비용과 속도에 별다른 제약을 받지 않으며 정보공유의 범위는 무

한하다. 또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극복할 수 있는 CM C의 특성으로 인해 물리적 거

리와 상관없이 시민운동 단체들은 쉽게 운동자원을 공유하고 연대활동을 펼칠 수 있다 .

통일관련 시민운동단체들이 사이버공간상에서 서로 운동자원을 공유하고 상호연대

를 강화함으로써 가장 효율적인 통일운동을 전개할 수 있을 것이다 . 효율적인 사이버

통일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 정보화지원센터 구축 , 통일관련 공동홈페이지 구축, 사이

버 통일포럼 구축, 메일링 리스트 구축 등이 반드시 요구된다 .

4.1 정보화 지원센터 구축

시민단체들은 정보 소비자인 동시에 정보제공자 및 생산자로서 다수의 회원들에게

항시 정보를 제공하고 이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채널을 반드시 필요로 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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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기능은 사이버 공간을 통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을 것이다 . 그러나

현재 통일관련 시민단체들의 현실을 볼 때 이들이 자체적으로 사이버 공간을 확보하는

데는 많은 한계가 있다 . 우선 높은 통신사용료가 시민단체들과 회원들의 사이버 접촉

을 저해하고 있다. 통신사용료가 통신 이용자의 목적에 비해 매우 높은 현실을 개선할

조치가 필요하다 . 또한 시민단체 실무자의 정보통신 사용 능력 미비와 정보화 마인드

부재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보화 지원센터를

구축하여 시민단체들이 비상업적 ISP (in t er n e t s erv ice p r ov id er )를 사용할 수 있도

록 지원하여야 할 것이며, 시민단체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인터넷 사용에 관한 교육과

훈련을 지속적으로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웹서버를 운영할 수 있는 H/ W와

S/ W에 관한 충분한 지식을 갖춘 실무자들은 극소수에 불과하며 , 이들에 대한 정보화

마인드 교육과 기술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4.2 통일관련 공동홈페이지 구축

현재 분산되어 있는 통일 관련 운동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공동

홈페이지 구축이 필요하다 . 정보화사회의 시민운동의 전략은 네트워크 , 연대전략이어야

한다 . 네트워크를 통해 다양한 단체간의 수평적 연대를 모색하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야 한다. 공동홈페이지를 운영함으로써 각 단체간의 정보공유, 공동회

원관리, 공동사업추진 등이 가능할 것이다. 특히 한정된 예산과 취약한 조직의 열악한

환경 하에서 유사한 목적과 성격을 지닌 시민단체들이 개별적으로 활동하는데서 오는

운동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동홈페이지 활용이 중요한 방안이 될 것이다.

공동홈페이지는 남북문제와 통일문제에 관련된 모든 정보를 한 곳에서 제공함으로써

일반 네티즌들이 굳이 각 단체들의 개별 홈페이지를 힘들게 검색할 필요없이 한 번의

접속으로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구축되어야 한다. 현재 통일관련 홈페이지들은

대체로 관련사이트를 일부분 소개하고 있으나 각 사이트 사이의 링크기능은 매우 취약

한 실정이다 .

공동홈페이지 구축을 위해서는 현재 통일부 홈페이지를 통일문제와 관련된 게이트웨

이(ga t ewa y )로 만들 필요가 있다 . 즉, 통일부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다른 통일관련 사

이트로도 접속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 현재 통일부 홈페이지에서도 통

일과 관련된 단체와의 링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최소한 통일관련 연구소 ,

민간단체 등과의 링크가 구축될 필요가 있다 . 제대로 된 게이트웨이를 구축하기 위해

서는 단순한 사이트 링크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주제별 검색기능을 강화하여야 한다 .

통일부 홈페이지에서 주제별 검색을 하였을 경우 통일부 자료뿐만 아니라 다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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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자료도 동시에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하다 . 이 기능이 구축되면 네티즌들은

통일관련 정보검색시 굳이 여러 사이트를 방문할 필요없이 통일부 홈페이지에서 모든

정보를 검색할 수 있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다 . 백악관 홈페이

지(www .wh it eh ou s e .gov )의 경우 대통령과 부통령 , 연방정부서비스, 전자도서관,

문의처리 등 10개의 기본메뉴로 구성되어 있으며 10개의 기본메뉴는 관련 웹사이트와

무수히 링크되어 백악관뿐만 아니라 연방 및 지방정부 , 경제 , 사회 , 문화 등 미국 관련

모든 정보를 검색하는 시발점이 된다 . 통일부 홈페이지도 남북문제와 통일에 관련된

정보를 검색하는데 있어 게이트웨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겠다.

공동홈페이지가 갖추어야 할 또 다른 요소는 네티즌을 흡입할 수 있는 메뉴이다 . 일

상적인 정보제공과 게시판 운영만으로는 전반적으로 정치나 통일과 같은 문제에 관심

이 낮은 젊은 네티즌을 유인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들 젊은 네티즌들이 통일부

홈페이지를 부담없이 접속할 수 있도록 딱딱한 정보제공 이외에도 오락성을 곁들인 다

양한 메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는 앞서 살펴본 조선인터넷닷컴 홈페

이지를 참고할만 하다. 조선인터넷 사이트는 다양한 설문조사와 서명운동 등을 전개하

여 네티즌들의 참여를 적극유도하고 있으며 , 통일과 관련된 정책자료 뿐만 아니라 이

북의 연예인 , 이북의 대중문화 , 가요 등 가벼운 주제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고 있어 네

티즌들이 부담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네티즌들을 유인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로는 미국 민주당의 대통

령 선거운동 사이트(fr eed em .ib e lon g .com )를 참고할 만하다. 이 사이트에서는 민주

당 선거운동에 관련된 정보뿐만 아니라 , 일반뉴스 , 인터넷 쇼핑 , 날씨 , 파이낸스 , 스포

츠, 연예 정보 등 네티즌들을 끌 수 있는 다양한 메뉴를 제공하고 있다 . 홈페이지에서

아무리 좋은 자료를 제공하고 있어도 네티즌들이 방문하여 사용하지 않으면 쓸모없는

정보가 될 수 밖에 없음을 고려하면 , 지나치게 공식적이고 딱딱한 자료보다는 네티즌

을 유인할 수 있는 메뉴로 홈페이지를 구성하는게 중요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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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사이버 통일포럼 구축

CM C를 이용한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의 발달로 인해 일반국민들도 정부의 정책결정

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갖게된다 . CM C가 도입되기 전 국민들이 정부의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는 기회는 주로 정책토론회나 공청회 참석으로 제한되었으며 그

나마 제한된 시간과 공간으로 인해 활발한 정책토론에는 많은 한계가 있었다 . 쌍방향

통신뿐만 아니라 일 대 일 (on e- t o- on e ) , 다수 대 일 (m a n y- t o- on e ) , 다수 대 다수

(m a n y- t o- m a n y ) 등의 다양한 방식의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게 만드는 CM C의 발달

은 이전에 정치적 청중 혹은 정치적 수요자에 불과하였던 개인들을 정치적 참여자로

바꾸어 놓을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하였다.

보다 효율적인 통일정책 수립을 위해 통일부 당국자와 관련 시민단체 실무자들이 참

여하는 사이버 정책포럼의 구축이 요구된다 . 현재 통일부 홈페이지의 통일대화방이나

장관과의 대화의 경우 일반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심도 깊은 토론을 진행하

기에는 한계가 있다. 통일관련 시민단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토론방을 개설하여 정부

와 시민단체가 직접 연결될 수 있는 채널을 제공함으로써 정보공유, 상호 이해증진 나

아가 효율적인 통일정책 수립 및 집행에 커다란 기여를 할 것이다. 또한 심도깊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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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토론이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게시판에 네티즌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게재하는 방식

보다는 특정주제를 선정하여 일정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토론하는 사이버토론방이 운영

되어야 한다 . 현재 대부분의 홈페이지들이 게시판 형식으로 네티즌들의 의견을 듣고

있으나, 토론주제가 정해지지 않아 정부의 정책이나 다른 네티즌들의 견해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주고받는 실질적인 토론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정부 , 시민단체, 일반시민이 참가하는 사이버 정책포럼은 영국의 U K Cit izen s

On lin e D em ocr a cy (U KC OD )에 의해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 이 사이트

(www .democr a cy .or g .u k )는 대중포럼(P u b lic F or u m ) , 시민단체포럼(Civic F or u m ) ,

정치인 포럼(P olit icia n F or u m )의 세 개의 포럼으로 분리 구성되어 있다 . 대중포럼은

국민누구나 의견제시가 가능하며 , 시민단체포럼은 시민단체 대표에게만 의견제시 자격

을 부여하고 , 정치인 포럼은 국회의원과 후보자들만 사용할 수 있다. 각 포럼에 글을

올릴 수 있는 자격은 제한되어 있으나 세 개 포럼의 내용열람은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

되어 있다. 각 포럼은 몇 개의 토론그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토론주제는 기본적으로

포럼 담당자가 제시한다 . 또한 대중포럼에서는 자유주제 토론방을 제공하여 지정주제

외의 문제에 관해서도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같은 주제가 세 개의 포럼

에서 동시에 토론될 수도 있으며, 정치인 포럼은 시민단체 포럼이나 대중포럼에서 제

기된 문제에 대해 응답을 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를 위해 각 토론그룹 별로 일인 이

상의 담당자를 지정하고 각 그룹의 주요 토론주제나 질문 내용을 정치인 포럼에 싣도

록 하고 있다.

U KC OD 포럼의 또 다른 특징은 각 토론방에 자료실을 설치하여 토론주제에 관련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의견게재 자격과 상관없이 토론자료는 모두가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다는 점이다. 우리의 경우 게시판 등을 통하여 산발적인 토론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조선인터넷닷컴 사이트와 같이 지정주제에 대한 토론

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 역시 토론주제에 대한 자료는 전혀 제공되지 않고 있다 .

사이버 포럼은 토론주제를 선정하여 일정기간 집중적인 토론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뿐만 아니라 주제와 관련된 충분한 자료를 제공하여 충실한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4.4 메일링 리스트 구축

메일링리스트 서비스는 네티즌들이 굳이 관련 홈페이지를 찾지 않고서도 정기적으로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어 적은 비용으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이다. 전

문가 메일링리스트를 활용함으로써 통일 관련 정보를 보다 빠르고 효과적으로 공유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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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을 것이다 . 전문가 메일링리스트는 통일부와 시민단체 모두가 활용할 수 있다. 통

일부가 생산하는 다양한 정보를 메일링리스트를 이용해 전문가들에게 배포함으로써 보

다 적은 비용으로 보다 빠르게 통일정책을 홍보하고 통일에 대한 관심을 제고할 수 있

을 것이다 . 또한 시민단체의 경우 회원들을 대상으로 메일링리스트를 작성하여 단체의

활동내용을 보다 정확하고 빠르게 회원들에게 전달할 수 있을 것이다 . 현재 좋은 벗들

사이트 등 극히 일부에서만 메일링리스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을 뿐이어서, 통일부

홈페이지를 비롯한 여러 사이트에서 이 서비스를 시급히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

5. 결론

과거 산업사회의 면대면 접촉, 종이문서 , 전화 , 팩스 등을 이용한 정보유통은 전달할

수 있는 정보의 양과 속도에 한계가 있었으며 대체로 단방향 의사소통이 주를 이루었

다. 반면에 정보화시대에는 CM C를 통해 정보생산자와 수요자의 위치에 상관없이 필

요한 정보를 필요한 수요자에게 빠른 시간에 적은 비용으로 전달할 수 있게 되었다.3 )

이러한 정보전달 방식의 변화는 국가의 정책결정과정 뿐만 아니라 시민운동환경에도

커다란 변화를 가져 왔다 .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극복할 수 있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정책결정과정에 있어

시민참여의 기회를 크게 확대시키고 있다 . 과거 산업사회와 달리 대의민주주의에서 대

의 역할 수행자가 과거 산업화시대에는 정당이었으나 정보화시대에는 점차 시민단체의

대의 기능이 강화될 것이다 . 산업화시대에는 정부가 정당과 언론 등의 매개체를 통하

여 국민여론을 수렴하는 방식을 취하였으나 정보화시대에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

해 정부가 직접 국민에게 다가가는 상호 커뮤니케이션이 일상화될 것이다. 정부가 국

민을 직접 접촉함으로 인해 정당과 언론의 여성형성 및 선도 기능은 약화될 것이며 대

신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시민단체의 기능이 강화될 것이다. 따라서 통일정책수립에

있어서도 일반국민과 관련시민단체의 여론을 반영할 수 있는 체계적인 방안이 수립되

어야 한다 . 사이버 통일 네트워크 구축은 이러한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

사이버 통일 네트워크의 구축을 위해서는 현재 산만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사이버 공

간상의 통일운동을 보다 체계적으로 연결시켜야 한다 . 현실공간에서 통일운동 자원을

3 ) CM C의 특성과 민주주의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Gu a lt ie r 19 9 8 ; 윤성이 19 9 9 등

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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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집하고 공유하는 작업은 거의 불가능하나 사이버 공간상에서는 충분히 가능한 일이

다. 흩어져 있는 통일 운동자원을 사이버 공간에서 나마 결집시키고 공유함으로써 보

다 통일기반을 확대하고 통일의 길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

사이버 통일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는 정보화 지원센터 구축, 통일관련 공동홈페이

지 구축 , 사이버 통일포럼구축 , 메일링리스트 서비스 구축 등이 요구된다. 사이버 통일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현재 산만하게 흩어져 있는 통일운동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통일네트워크구축을 위한 기반들이 제대로 조성될 때 많은 정

보를 공유할 수 있고, 통일정책을 수립·집행함에 있어 국민들의 폭 넓은 합의를 도

출하여 통일의 길을 더욱 앞당길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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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문 】

본 연구에서는 북한체제의 변화 가능성을 N GO라는 새로운 행위자를 중심으로 이론

적 논의를 검토하고 , N GO의 역할을 통해 북한체제의 변화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

변화의 개념은 모어 (W . E . Moor )가 제시하는 사회변동의 3가지 분석단위 중 사회

체제의 3가지 단면 즉 , 행위자 , 형태, 그리고 기능(행위의 의도한 결과와 의도하지 않

은 결과, 결과물)으로 분석했다. 기존 연구에 있어서는 정부를 분석단위의 주 행위자로

간주했지만, 본 연구에서는 N GO라는 민간차원의 행위자를 새로운 행위자로 분석했다 .

변화의 과정은 속도 (점진적, 급진적) , 방법 (평화적, 폭력적) , 연속성(지속적 , 불연속

적) , 질서(질서적, 무질서적) 등에서 다양하게 전개된다 . 진정한 의미의 변화는 적어도

정의상으로는 제도나 그 사회의 규범 또는 권력배분에 급진적이고, 근본적인 변동이므

로 폭력을 수반하기 마련이다 .

따라서 김일성 사망이후 북한을 보는 우리의 시각이나 접근전략에 있어서 북한의 현

체제나 그 체제가 주장하는 규범의 근본적인 변화를 기대한다면 폭력이 수반하는 혁명

을 가정할 수 밖에 없다 .

여기에서 대북전략 접근의 딜레마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즉, 북한체제 변화의 연

착륙 (soft la n din g )을 바라는 경우 혁명적 변화를 기대할 수 없고 , 반대로 북한체제의

혁명적 변화를 바라는 경유에는 체제의 추락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

사회변화는 한 집단에 있어서 그 구성원들의 위치나 구성원간의 관계 그리고 기대되

는 행동규범 안에서의 결과 등에 있어서의 중요한 변화가 있는 것이다 . 먼저 소규모

사회변화를 살펴보면, 크게 ① 사회행위의 반복적인 순환 , ② 집단구조의 변화, ③ 집

단간 관계의 약화, ④ 가치와 행동규범의 불일치 등 네 가지 차원에서 살펴 볼 수 있

다. 이 변화 결과의 영향이 그 체제를 유지(p r oces s ch a n ge )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경우와 그 체제의 구조(s t r u ct u r a l ch a n ge )를 변화시키도록 만드는 경우를 구별해야

한다 . 즉, 사회변동과정론과 사회변동구조론이 그것이다.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에 의해서는 학문적 논의에서나 현실적 논의에서도 이제

는 다음과 같이 새로운 시각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첫째 , 그 동안 많은 학자들에 의해 연구되어 왔던 북한 붕괴론 이 맞지 않는다는 것

이다 . 이제는 북한체제의 안정성을 제3자적 시각에서 평가하고, 향후 북한체제가 변화

할 가능성과 변화조건을 분석하는 것이다 . 즉, 북한체제의 붕괴보다는 점진적으로 변화

해 나간다는 입장에서 남북한 관계를 조명하는 것이 보다 시의적절한 접근방법이 될

것이다.

둘째 , 이제까지는 남북관계에서 관계개선을 주도해 왔던 행위자가 정부였지만,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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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행위자로서 N GO가 등장을 하게 되었다. 실질적으로 N GO의 역할이 괄목할만하게

성장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 .

셋째 , 대북포용정책에서 시사하는 바와 같이 남북한 관계개선에 있어서는 명분을 따

지기보다는 가능한 것부터 풀어나가는 실용주의적인 접근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

이러한 새로운 대 북한 접근시각에서 볼 때, 최근 북한관련 N GO의 활동은 매우 적

극적이며 , 활발하다. 국내 N GO와 국제 N GO는 국내외에서 그리고 실제 북한에 들어

가서 활동하기도 한다 . 국제기구와의 연대를 통해서도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 이들

N GO는 북한의 인권, 환경 , 기술보조 , 식량원조 등 인류애적인 구호차원에서 적극적으

로 활동하고 있으며 집행 역할 , 교육 역할, 옹호 역할 , 그리고 감시 역할 등을 통해 북

한의 체제 변화에 영향을 주고 있다 .

즉 북한체제를 변화시키는 변수는 많지만, N GO는 최근의 상황으로 보면매우 효과

적인 변화촉발인자이며, 행위자이다. 최근의 북한체제 변화 징후는 남북정상회담, 남북

교류협력의 증대, 인권·환경문제의 변화 등으로 나타난다 . N GO의 대북 인도적 지원

이후 북한체제는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

첫째 , 분단 5 5년만에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면서 한반도에 평화와 화해의 무

드가 조성되고 있다 . 지난, 8월의 남북이산가족의 교차방문이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

운데 이루어졌으며, 앞으로 제2 , 제3의 이산가족 방문과 면회소 설치 등 확대 분위기

가 무르익고 있다. 남북적십자회담 , 당국자회담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북한에 대한 대

규모 지원이 이루어질 듯 하다 . 이미 정부는 5월, 6월 사이에 비료 2 0만톤을 북한에

지원한 바 있다 .

둘째 , 북한의 미사일발사 유예선언의 재확인과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조치가 일부

해제되었다. 물론 만족할 정도로 경제제재 조치의 해제가 이루어 진 것은 아니다 . 그러

나 북·미 고위급 회담의 성사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고 , 북·미 대화의 진전에 따라

추가적인 제재 해제 조치도 기대해 볼 수 있다.

셋째 , 북한 경제는 19 9 9년 , 19 8 9년 이후 10년만에 처음으로 플러스 성장을 기록하

였다 . 한국은행은 19 9 9년에 북한 경제는 6 .2 % 성장하였고 , 특히, 농업부문에 있어서

도 양호한 기상여건과 외국의 비료지원으로 10 . 1%나 증가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정부차원의 대북지원 방향과는 달리 민간차원의 대북지원은 민족화해와 동질성 회복에

큰 효과가 있다 . 민간단체가 대북지원에 직접 참여하는 자체가 관계개선에서 민간의

참여 폭을 확대시키기 때문이다 . N GO를 통한 인도적 대북지원은 규모면에서 작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으나, 정부차원의 지원이 지니는 경직성 등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으

며, 북한측에서도 N GO의 대북지원을 비교적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고 있다 . N GO의

대북지원의 확대는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경감시킬 뿐만 아니라 자본주의 세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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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신과 적대감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어 북한의 변화를 촉진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다 .

또한 , 남북 주민간 접촉의 확대를 통해 상호 적대감 및 이질화를 해소할 수 있는 계

기로 작용하여 접촉을 통한 변화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그리고 N GO의 대북 지원은

남한사회 내부의 자발적 운동에 기초한다는 점에서 통일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

는 데도 긍정적인 기여를 하게 된다 .

따라서 이러한 N GO의 북한체제 변화유도 역할을 고양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활성화 방안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

첫째 , 국내 N GO의 연대이다. 국내 N GO간 공동 사안에 대한 국민 운동의 전개와

정보교류 그리고 정부와의 정책 협의 등을 통해 활동력을 제고해 나가야 한다. 또한 ,

국제 N GO들과 네트워크나 연합조직을 만들고 새로운 통신기술을 사용하는 연락망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

둘째 , N GO 주도의 대북협력 사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늘려나가야 한다 . 민간차원

의 남북협력은 남북간 신뢰를 회복하고 , 협력의 계기를 마련하는 핵심영역 가운데 하

나이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①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에 N GO 참여를 제도화함

으로써 정책결정과정에 합류 할 것 , ② 협력사업 승인 절차를 간소화 할 것 , ③ 법·제

도 정비로써 남북교류협력법 , 각종 세법 등 현실과 상충되거나 시대에 뒤떨어진 법 조

항은 개정 또는 폐기할 것 , ④ N GO의 대북지원사업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을 확대

할 것 등이다.

셋째 , N GO가 당면한 과제인 전문성과 재정문제의 해결이다. ①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평가해야 한다 . 북한에 대한 인도지원사업

은 긴급구호 보다는 본격적인 개발협력사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이미 대북지원 민간

단체의 활동 중심이 이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데 북한 당국과 깊이 있는 협의를 통해

농업 , 축산 , 의료 , 환경, 교육 등 여러 분야에서 구조개선모델을 만들기 위해 보다 전

문성 있고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추진해야 한다. ② 재정문제는 현재 N GO에 대해 남

북교류협력기금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19 9 9년 제6 0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

서 인도적차원의대북지원사업처리에관한규정이 의결되어 7개 단체가 4 6 .4 9억원의 남

북교류협력기금을 지원받게 되었다 . 그리고 정부자금과 N GO 자체 재원을 분담하는

매칭펀드 방식은 N GO들의 지속적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 당장 도입에는 어려움이 있

겠지만, N GO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고려될 부분이다.

넷째 , N GO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정부차원의 제도적 지원뿐만 아니라 학문적으로도

N GO에 대한 연구를 체계적으로 진행시킴으로써 N GO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함양시

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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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목적

오늘날 국제정세는 정치적 이념 대립이 사라지고, 민주화와 시장경제의 탈 지역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 지구 공동체 의식과 함께 , 정보의 상호공유와 상호의존의

공감대가 확산되어 가고 있다. 동북아 지역은 구 소련으로부터의 침략위협이 사라지고,

탈냉전시대의 새로운 안보질서가 뚜렷이 부각되지 않은 상황에서 안보의 불확실성에

시달리고 있으나, 미·러 간의 전략적 대립으로 조성되었던 냉전시대의 안보환경과는

다른 안보상황이 조성되고 있다. 이는 부분적으로나마 세계적 탈냉전의 기류가 동북아

지역안보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다 .

이러한 맥락에서 2 0 0 0년 6월 13∼15일에 개최되었던 남북정상회담1)은 분단 반세

기의 역사에 일대 획을 긋는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기존의 남북

관계를 근본적으로 전환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으며, 동북아 국제질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

그리고 그 동안 지배적으로 논의되었던 북한붕괴론 2 )은 현실성이 결여된 논의로 판

명되었다 . 사회주의권 붕괴와 구조적 경제 위기의 심화, 심지어 김일성 사망 이후에도

북한은 붕괴의 경로보다 자체적인 체제유지와 그럭저럭 버티기 (m u d d lin g t h r ou g

h ) 3 )에 성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북한체제의 붕괴보다는 당분간 계속 유지될 것

을 전제하고 , 향후 변화여부에 초점을 맞추고자하는 것도 이와 같은 상황에서 시사하

1) 남북정상회담은 2 0 0 0년 6월 15일 남북공동선언이라는 결실을 맺게 되었다 . 남북공동선언

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 남과 북은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함 둘째 ,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 공통성 인정 셋째 , 이산가

족 , 친척 방문단 교환 , 비전향 장기수 문제 해결을 인도적인 차원에서 해결 넷째 , 남북경제

협력의 활성화 다섯째 , 이상과 같은 합의사항을 실천하기 위해 당국사이의 대화 개최

h t t p :/ / www . u n ik or ea .go .k r/ k r/ loa d/ Z0 1/ Z0 13 7 .h t m

2 ) 북한붕괴론에 대한 논의는 서동만 , 북한붕괴론에 관하여 , 북한의 개방과 통일전망 , 서울 :
건국대학교 출판부 , 19 9 8 , p p . 1 19∼14 0 , 이태섭 , 정부의 대북정책 : 북한 변화론에서

평화 공존론으로 , 『통일경제』 , 제 6 3호 , 2 0 0 0 .3 , p p . 2 9∼39 , 방찬영 , 기로에선 조선

민주주의인민공화국 , 서울 : 박영사 , 19 9 5 : 북한사회주의체제의 위기수준 평가 및 내구력

전망 , 서울 : 민족통일연구원 , 19 9 6 등과 N . E b er s t a d t , "H a s t en in g Kor ea n
Reu n ifica t ion" , F or eign Affa ir s , Vol . 76 , N o . 2 (3/ 4 ) 19 9 7 , p p . 7 7∼9 2 , R .
Ma n n in g , "Th e U n it ed St a t e s a n d t h e E n d ga m e in Kor ea" , Asia n Su r vey , Vol .
3 7 , No . 7 (7 ) , 19 9 7 , p p . 59 7∼6 0 8 등 붕괴론에 입각한 북한분석의 문헌은 그 수를 헤

아릴 수 없을 정도이다 .

3 ) Ma r cu s N ola n d , "Wh y N or t h Kor ea Will Mu d dle Th r ou gh" , F or eign Affa ir s ,
Vol . 76 , N o . 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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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바가 매우 크다.

따라서 학문적 논의에서나 현실적 논의에서도 이제는 남북관계를 위한 새로운 시각

으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

첫째 , 그 동안 많은 학자들에 의해 연구되어 왔던 북한 붕괴론이 맞지 않는다는 것

이다 . 이제는 북한체제의 안정성 여부를 냉정하게 평가하고 향후 북한체제가 변화할

가능성과 조건을 분석하는 것이다 . 북한체제의 변화가능성 여부와 향후 변화의 내용을

정확히 고찰해야만 역동적이고 가변적인 남북관계에서 정당한 대북정책의 지침이 도출

될 수 있고 , 국민의 정부가 추구하는 이른 바 대북포용정책의 현실정책적 토대를 마련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북한붕괴론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점진적인 변화론에

입각해서 남북한 관계를 조명해야 하는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한 때이다.

둘째 , 남북관계에 있어서 정부외의 제3의 영역으로서 N GO의 역할에 주목해야 한

다. 이제까지는 남북관계에서 관계개선을 주도해 왔던 행위자가 정부였지만 , 최근에 들

어와서 N GO4 )는 새로운 행위자로서 전면에 등장하게 되었다 . 그 동안 국가주권의 원

칙이 주도해 온 국제질서에서 N GO는 9 0년대 이후 제3영역으로서 그 역할의 중요성

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환경 , 인권, 여성, 복지 , 교육, 보건, 의료 , 문화, 종교 등 매

우 다양하고, 광범위한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 그리고 다양한 사회적

쟁점이나 전지구적 과제들에 대한 시민사회의 관심과 요구가 증대되고 있는 것도

N GO의 역할과 국제적 , 사회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 특히 , 남북관계

에 있어서 N GO는 창구다원화 , 이산가족 찾기 , 환경·인권분야, 그리고 남북교류라는

변화를 이끌어 냈다 . 또한 정치적이거나 국가이익을 우선하지 않는 자발적인 조직체인

N GO는 인도주의적인 순수성을 가지고 , 정부차원의 국제협력에 비하여 양적인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 매우 실질적인 활동들을 전개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의 활동은 국

가나 지역 이기주의를 떠나 전지구적 문제에 대하여 국경을 초월한 연대를 이루고 있

다. 그 동안 정부간 국제협력으로 수행되지 못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장점을 지니고 있

어 N GO의 활동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

셋째 , 대북포용정책에서 시사하는 바와 같이 남북한 관계개선에 있어서는 명분을 따

4 ) 비정부기구 (N on - Gov er n m en t a l Or ga n iza t ion : N GO)이하 N GO라 칭함 . 많은 연구에

서 NG O와 유사한 쓰이는 다른 용어로 비영리 (n on - p r ofit ) , 민간자원부문 (p r iv a t e
v olu n t a ry or ga n iza t ion : PVO) 제3섹터 (t h ir d sect or ) , 자원섹터 (volu n t a r y
sect or ) , 비영리조직 (N on P r ofi t Or ga n iza t ion : N P O) , 시민단체 , 시민사회 등으로

다양하다 . 그러나 N GO는 제3영역 또는 자원부문과 구분되기도 한다 . 제3영역이란 공공부

문 또는 시장부문에 포함되지 않는 모든 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비영리영역과 가장 유사

하지만 N GO 영역은 제3영역내에 있는 것으로 본다 . 이에 대해서는 김인춘 , 비영리영역과

N G Os : 정의 , 분류 및 연구방법 , 『동서연구』 , 제9권 2호 , 19 9 7 , p . 2 : 주성수 , 시민

사회와 제3섹터 , 한양대학교 출판부 , 19 9 9 . p . 4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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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기보다는 實事求是的이고, 가능한 것을 먼저 풀어나가는 실용주의적인 접근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 즉, 남북교류 협력, 이산가족 찾기, 친척 방문단 교환 , 비전향 장기수

문제 등과 같은 것은 남북 정상이 아무리 좋은 선언이나 합의를 하여도 구체적으로 실

천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를 바탕으로 북한체제의 변화 가능성

을 N GO 라는 새로운 행위자의 역할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분석해 보고자 한다.

① 남북관계에서의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란 무엇인가?

② 북한의 인권, 환경 , 기술보조 , 식량원조 등 인류애적인 구호차원에서 적극적인

N GO의 현황과 역할은 어떠한가?

③ 북한체제의 변화 가능성을 위해 N GO는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

④ 북한체제 변화의 징후는 무엇인가?

⑤ 향후 남북한 관계개선을 위해 N GO의 과제는 무엇인가?

1.2 연구범위 및 방법

연구범위는 포괄적으로 모든 범위를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탈 냉전구조의 여러 차원

에서 남북간 분석의 틀로서 정부차원이 아닌 민간차원의 역할에만 한정할 것이다 . 분

단이후 남북관계에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오던 정부가 시민사회의 성숙과 시민운동의

활성화, 그리고 통일문제 , 남북교류협력에 있어서 N GO활동의 증가로 N GO의 역할에

주목하게 되었다 . 이러한 맥락에서 민간차원의 대북 지원 , 국제 N GO의 활동, 그리고

국제기구와의 관계 속에서 N GO의 역할을 살펴 볼 것이다 .

또한 , 본 연구에서는 변화의 개념을 모어(W . E . Moor )가 제시하는 사회변동의 3

가지 분석단위 중 사회체제의 3가지 단면 즉 , 행위자 , 형태, 그리고 기능(행위의 의도

한 또한 의도하지 않은 결과, 결과물)으로 분석할 것이다 . 기존 연구에 있어서는 정부

를 분석단위의 주 행위자로 간주했지만, 본 연구에서는 N GO라는 민간차원의 행위자

를 새로운 요인으로 볼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행위자의 변화에 따른 북한체제의 변화

의 가능성을 타진해 볼 것이다.

이 때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북한체제가 붕괴하기보다는 체제 자체에 조정능력이 있

어서 체제유지에 부담이 되는 요인을 제거·파기하며 체제유지에 보탬이 되는 요인과

유형들은 지키고 버텨나간다는 논리이다.5 ) 모어는 기능주의적인 사회체제론의 모호성

을 극복하기 위해 보다 동적인 관점에서 정의하고 있다. 변화의 과정은 점진적, 급진

5 ) W . E . Moor , Socia l Ch a n ge , E n glewood s- Cliffs : P r en t ice- Hall In c . , 19 74 , p .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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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평화적 , 폭력적 , 지속적 , 불연속적 , 질서 또는 무질서적일 수 있다 .

그러나 진정한 의미의 변화는 적어도 정의상으로는 제도나 그 사회의 규범 또는 권력

배분에 급진적이고, 근본적인 변동이므로 폭력을 수반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김일성 사

망이후 북한을 보는 우리의 시각이나 접근전략에 있어서 북한 현 체제나 그 체제가 주

장하는 규범의 근본적인 변화를 기대한다면 폭력이 수반하는 혁명을 가정할 수 밖에

없다. 여기에서 대북전략 접근의 딜레마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즉, 북한체제 변화의

연착륙(soft la n din g )을 바라는 경우 혁명적 변화를 기대할 수 없고, 반대로 북한체제

의 혁명적 변화를 접근목적으로 가정할 때는 체제의 추락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사회변화는 한 집단에 있어서 그 구성원들의 위치와 그들의 관계 그리고 그들에게

기대되는 행동규범 안에서의 결과 등에 중요한 변화가 있는 것이다. 먼저, 소규모 사회

변화를 살펴보면 ① 사회행위의 반복적인 순환 , ② 집단구조의 변화, ③ 집단간 관계의

약화 , ④ 가치와 행동규범의 불일치 결과 등 네 가지 차원에서 살펴 볼 수 있다 . 또한 ,

변화의 방향도 변화하는 단위의 영향이 그 체제를 유지 (p r oces s ch a n ge )하는 경우와

그 체제의 구조 (st r u ct u r a l ch a n ge )를 변화시키는 경우를 크게 구별해야 한다. 즉,

이론적으로 사회변동과정론과 사회변동구조론이 그것이다.

<그림 1> 북한체제와 NGO

N GO

① 집행역할

② 교육역할

③ 옹호·감시

역할

북한 체제

남북정상회담

남북교류협력증대

인권·환경

본 연구는 이 두가지 이론중 사회변동과정론적인 관점에 입각하여 북한체제가 계속

유지되되 그 체제유지를 위해 이루어지는 변화에 초점을 두고, 그 주 행위자로서

N GO의 역할을 매개변수로서 분석하고자 한다 . 이를 도식화하여 <그림 1>과 같이 나

타낼 수 있다.

연구방법은 문헌조사(in v en t or y ch eck )를 통해 N GO의 이론적 배경과 현황을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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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하면서 , 북한체제의 변화를 유도하는데 새로운 행위자로 등장한 N GO의 역할을 분

석할 것이다 . 이를 위해 1 , 2차 자료 즉, 이미 발간된 전문가의 저서 및 관계된 논문

과 정부의 공식문건 등 문헌을 중심으로 한 서술적 방법에 의해 N GO를 통한 북한체

제의 변화 가능성을 고찰할 것이다. 그리고 기존연구에 기초해서 남북한 관계개선에

있어서 동태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N GO의 발전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

2. NGO의 이론적 고찰

2.1 NGO의 배경

2.1.1 패러다임의 변화

국제사회가 지구환경위기 극복이나 생태학적 경제개발 등의 인류공동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근대주권국가들간의 협력 및 전지구적 공동체 건설이라는 세계화 현상을 나타내고

있는 한편, 민족이나 인종과 같은 전통적인 문화적, 정치적 구분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기존 국민국가의 파편화 현상이 동시에 나타나는 역설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6 )

이러한 세계화 현상 내지 파편화 현상으로 국가들 사이에는 주권국가별로 분할되어

있는 정치적 공간으로부터 벗어나 초국가적으로 전지구적인 문제에 대처해야 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 과거에 주요 행위자는 국가였지만 , 이제는 국가뿐만 아니라 N GO ,

U N , 그리고 국제기구와 같은 초국가적인 (t r a n sn a t ion a l ) 행위자의 활동이 급증하게

되었다. 특히 공식적인 행위자들 못지 않게 비공식적인 민간조직 행위자들의 역할과

비중이 커지고 있다 . 이는 국가나 공식적인 국제기구들이 정책수행에 있어 행정절차의

더딤성이나 외교의례상의 제약과 같은 한계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역과

국가를 초월한 N GO는 국가간의 기구들보다 효율적이고 중립적·독립적으로 사태에

대처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

북한의 경우에 심각한 경제난에 의한 식량 , 기아, 인권, 그리고 환경문제에 있어서

N GO는 인도적인 구호활동을 통해 많은 문제점을 해결하였다 . 이러한 N GO의 활동은

폐쇄적이고, 고립적인 북한체제를 변화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

19 9 8년 U N사무총장의 특별보고서는 N GO시대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7 )

6 ) 정진영, 세계화 주권국가의 변모 , 한배호 편, 『세계화와 민주주의』, 세종연구소, 1996 , p . 4 1.

7 ) K . An n a n , U N Gen er a l As sembly , 19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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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국가(n on - st a t e )행위자들은 세계 도처에서 공공생활의 필수적인 차원이 되고

있다. 따라서 U N의 개혁과 구조조정은 세계를 휩쓸고 있는 세계화의 힘에 대응하는

새로운 참여적 국제체제의 등장과 일치하는 것이다…… . U N은 그간 다양한 정도 , 다

양한 방법으로 이런 추세에 적응하고 시민사회에 문호를 개방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오

면서, 19 9 0년대 전반부에 개최된 일련의 세계 정상회담과 회의들에서 가장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었다 . 또 이런 성과들을 이어나가기 위해 모든 U N체계에서 그리고 U N의

거의 모든 활동들에서 N GO들과의 상호협력을 강화하는 조치들이 취해져 왔다 .

또한 , 가장 오래된 역사적 전통을 지니며 국제적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국제협회연

맹(U n ion of In t er n a t ion a l Associa t ion s : U IA )은 국제 N GO들의 역할이 크게

중시되는 시대적 변화의 요인들을 다음 세 가지로 지적하고 있다 .8 )

첫째 , 전국적·지역적으로 사회 전체차원에서 추진된 N GO들의 급진적인 조직화이

다. 특히 8 0년대 민주화를 경험한 제3세계 국가들과 8 0년대말 동구권의 붕괴로 인한

동구 국가들에서 가장 두드러진 증가세를 보였다 .

둘째 , 국제적 차원에서 U N의 역할이 더욱 중시되는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는 사실이

다. 냉전의 종말과 더불어 각국 정부들만으로는 자연환경 오염, 질병 , 마약 등 날로

증가하는 인류의 안전과 복지를 위협하는 지구촌 문제들에 대처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 따라서 전지구적 지배관할구도 (glob a l gov er n a n ce )라는 개념이 널리

수용되었다.

셋째 , 이런 변화들을 총체화시킨 것이 최근의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의 획기적인

발전이다 . 세계 어느 곳에서나 개인들 사이에 , 기관들 사이에,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만

남이 가능하게 되었고 , 모든 종류의 정보에 대한 즉각적인 접근성이 급속도로 향상되

었다 .

샐러먼(L . S a la m a n )은 N GO의 등장의 배경을 4대위기 , 2대혁명으로 설명하고 있

다.9 )

N GO는 민주주의와 다원적 시민사회를 향한 세력으로 등장하고 있으며 권한위임

(em p ow er m en t )을 받아 대안적 발전모형을 찾아나갈 수 있는 조직체이다. 또한, 국

8 ) A . Rice , a n d C. Rit ch ie , "Rela t ion sh ip Bet ween In t ergover n men t a l Or ga niza t ion s
a n d th e Un it ed Na t ion s" , Union of In t er n a t ion al Or ga niza t ion s h t t p :/ /
www .uia .org

9 ) 샐러먼교수는 4대위기를 복지국가의 위기 , 발전 (d evelop m en t )위기 , 환경의 위기 , 사회주

의의 위기로 설명하고 , 2대 혁명이란 커뮤니케이션의 혁명 , 경제성장의 혁명으로써 이러한

배경에 의해서 NG O 등장했다고 보고 있다 . L . Sa la m on , "Th e Rise of t h e
N on p r ofi t Sect or" , F or eign Affa i r s , 7 3/ 4 , J u ly/ Au gu s t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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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사회가 직면한 제반문제에 대한 해결책 모색을 위하여 N GO의 융통성, 조직범위와

깊이 , 그들만이 모을 수 있는 정보 등이 국제사회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되고 있다 .10 )

2.1.2 NGO의 정의 및 현황

N GO란1 1) 정부운영기관이나 영리단체를 제외한 모든 기구나 단체, 집단이나 조직

또는 결사체, 운동세력을 포괄하여 지칭하는 개념으로서 어떤 특정한 목적이나 임무를

수행하는 데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끼리 함께 일을 하기로 합의하고 , 자발성을 바탕으

로 만든 비영리단체 혹은 그룹을 일컫는다 .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이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 한 나라나 그들이 일하고 있는 나라들의 법이나 통치구조하에서 법적인 등록을

하고 , 집합적인 정체성(collect iv e id en t it y ) '을 가짐으로써 자신들의 활동에 필요한

자금이나 지원을 효과적으로 확보하고 , 보다 많은 자선단체들로부터 혜택을 받고자 한

다.

또한 , N GO는 임시조직이 아닌데 , 이는 자신들의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하

여 지속성 있는 내부구조와 규약을 지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그들 자체내의 회원

들만을 위하여 만들어진 N GO가 있는 반면 , 그 지역의 이슈들을 총괄하거나 더 나아

가 국가적이나 국제적 차원에서 일하는 등 N GO의 활동범위는 매우 다양하다. 즉, 규

모가 작건 크건 , 종교적이건 아니건 , 기금을 증여하는 기구이건 아니건 관계없이 모두

N GO라는 한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 .

N GO는 N on Gov er n m en t Or ga n iza t ion이라는 용어가 의미하듯 그 정의는 간단

하지만 그 사회적인 의미는 다양하며 복합적이다 . 따라서 정부기구나 영리단체를 제외

한 모든 조직들을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N GO에 대하여 단순히 정의를 내린다는 것은

무리한 작업일 수도 있다 .12 )

그러나 어떠한 용어에 대하여 정의 내리기 어렵다하더라도 , 개념이나 용어정의 그

10 ) 김혁래 , 세계화와 한국 N GO의 발전방안 , 『경실련 연구보고서』 , 9 7- 10 , 19 9 7 , p .
2 0 .

1 1) N GO (Non Gov er n m en t a l Or ga n iza t ion )는 원래 194 9년 국제연합 (U n i t ed N a t ion s :
U N )에 의하여 처음 사용되었다 . 처음에는 단순히 U N산하기관들과 결부되어 있는 비정부

기구나 단체들을 칭하였으나 이후 19 50년과 19 6 8년의 개정을 통하여 N GO는 U N의 경

제사회이사회 (E con om ic a n d Socia l Cou n cil : E COS OC)에 의해 U N헌장 제7 1조에

협의적 지위 (con su lt a t ive s t a t u s )가 규정되었다 . P . Will e t s , P r e s su r e Gr ou p s in
t h e Glob a l Sy s t em : Th e Tr a n sn a t ion a l Rela t ion a l of I s su e s- Or ien t ed
N on - Or ien t ed N on - Gov er n m en t a l Or ga n iza t ion s , N ew York :St . Ma r t in ' s P r e s s ,
19 8 2 .

12 ) M . M . Cer n ea , "Non - Gov er n m en t a l Or ga n iza t ion a n d Loca l Gover n m en t" ,
Wor ld Ba n k Discu s sion P a p er , No . 4 0 , Wa sh in gt on , D . C . , 19 8 8 , p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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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가 지닌 분석적 유용성을 고려하면 , 다소 무리가 있더라도 개념정의는 필요 불가

결하다.

N GO 활동역사는 근대국가가 존재해 온 역사만큼이나 오래되었지만 , 그 규모나 숫

자, 다양성 및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은 지난 한 세기 동안 크게 성장하였다 . 특히 정

치에서부터 교육 , 과학, 환경보호 , 야생보호, 개발이슈 , 인류애적 구조사업, 인권옹호 ,

여성권익 향상, 예술사업 등에 이르기까지 매우 광범위한 영역을 다루는 국제 N GO가

국제사회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점점 커져가고 있다.

<표 1> NGO와 IGO의 유형과 수

NGO
유형

연도

IGO NGO 총계

협약적

NGO
기타

NGO
특별

NGO
소계

협약적

NGO
기타

NGO
특별

NGO
소계

협약적

NGO
기타

NGO
특별

NGO
계

1909 37 - - 37 176 - - 176 213 - - 213

1956 132 - - 132 973 12 - 985 1,105 12 - 1,117

1968 229 - - 229 1,899 678 741 3,318 2,128 678 741 3,547

1977 252 - - 252 2,502 2,653 1,067 6,202 2,754 2,653 1,067 6,454

1981 337 702 - 1,039 4,265 5,133 3,836 13,234 4,602 5,835 3,836 14,273

1988 309 1,393 2,336 4,038 4,518 11,807 8,579 24,904 4,827 13,200 10,915 28,942

1992 286 1,404 3,188 4,618 4,696 7,761 14,733 27,190 4,982 9,165 17,921 31,808

1994 263 1,490 3,648 5,401 4,928 8,033 18,124 31,085 5,191 9,523 21,772 36,486

1996 260 1,570 4,055 5,885 5,472 9,636 23,135 38,243 5,732 11,206 27,190 44,128

자료 : Ye a rb ook of In t er n a t ion a l Or ga n iza t ion s 19 9 6/ 9 7 edit ion ,

h t t p :/ / www .u ia .or g/ u ia s t a t s/ s t ybv 19 6 .h t m

<표 1>에서 나타나듯이 국제 N GO는 19 8 0년대 이후 규모나 수 , 다양성 및 국제사

회에서 영향력이 증가하고 있다. 190 9년에 3 7개였던 국가간기구(In t er- gov er n m en t a l

or ga n iza t ion : IGO )가 19 9 6년에 5 ,8 0 0여 개로 증가한 반면, 국제 N GO는 같은

기간동안 10 9개에서 무려 3 8 ,2 0 0개로 증가하였다.

2.2 NGO의 역할

N GO의 활동은 규모면에서 뿐만 아니라, 정부의 접근이 어려운 곳이나 수혜국의 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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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계층에 파고들어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 냄으로써 지역공동체를 자립

시켜 나가는 방식으로 정부차원의 원조활동을 보완한다는 점에서 정부주도형 개발전략

에 대해 대안적이다 .

개도국은 구호목적으로 지원을 받고자 할 때 정부차원의 원조보다는 N GO를 통한

지원을 선호한다.13 ) 이는 구호의 상황은 긴급성이 요구되는 상황이 많은데 정부지원은

외교적 관계에 대한 부담이 있고 결정과정에 시간적인 지체가 따르지만, N GO의 지원

은 외교적인 부담이 적으며 신속하고 효율적이고 현장감각이 있기 때문이다.

N GO는 대개 지역의 요구와 기회에 대한 직접적인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있다 . 또

한, N GO는 융통성이 있고 , 독립적이기 때문에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시도해 볼 수 있

으며 , 정부나 기업활동의 개척자 또는 촉진제 역할을 할 수 있다 .

N GO는 개개 조직이나 단체에 따라 한 국가의 작은 지역에 국한된 것으로부터 세계

도처에 지부를 두고 있는 것에 이르기까지 그 규모나 활동영역이 광범위하고 그 자금

출처 , 목표 , 관심분야 등도 매우 다양하다 . N GO의 활동유형은 집행역할과 교육 및 옹

호역할, 감시의 역할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14 )

2.2.1 집행역할

개발도상국에서 직접 일하는 N GO는 집행·실행 또는 봉사를 주목적으로 하는데 대

부분의 N GO들은 부분적으로라도 이 범주에 속한다 . 그러므로 집행역할을 수행하는

N GO들은 그 숫자가 가장 많고, 손 쉽게 자금조달을 할 수 있다 . 특히 , 탈냉전 세계의

제반문제 처리를 위한 국제적 대응에 있어 점점 더 핵심적인 단체로 부상하고 있다.

N GO가 예산집행을 하고, 자금후원자들로부터 재정도움을 받는 바탕이 되는 이러한

집행 및 봉사활동에는 긴급구호나 인도적 원조 및 개발사업과 같이 확연히 드러나는

활동뿐만 아니라 생산성 제고나 지역사회개발 등의 장기적인 개발을 위한 보이지 않는

기술적 조언 등도 포함된다. 주로 개발프로그램을 수행해 온 많은 N GO들은 지난 몇

년 사이에 국제이주자 문제나 재난구호사업분야 등에 점점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할애하고 있다 . 특히 , 재정적인 면에서 이러한 문제들은 N GO의 예산상 매우 중요한

13 ) 여러 분야의 N GO 중 제3세계 등지의 상대적 소외계층이나 사회적 문제지역의 개발을 도

우며 사회복지적인 접근을 하는 것이 개발 N GO이다 . 재난지역이나 빈곤지역에 대한 자선

적이며 , 인도주의적인 구호활동이 19세기부터 시작되었으며 , 2차대전 후에는 개발활동으로

바뀌는 등 역사가 깊다 . 영역으로는 개발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 구호 , 보건사업 , 환경보전

등등이다 .

14 ) L . Gor d en k er a n d T . G . Weis s , ed s . , "P lu r a lizin g Glob a l Gov er n a n ce :
An a ly t ica l Ap p r oa ch e s a n d Dim en sion s" , N G Os , t h e U N & Glob a l Gov er n a n ce ,
Color a d o : Ly n n e Rien n er P u b li sh er s , 19 9 6 , p p . 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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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 및 자문적 활동대상이 되었다.

한편 , 냉전이후 날로 심각해져만 가는 정치적 인종갈등과 이에 따른 대량학살 및 피

난민 유출 등의 수습을 위해 시간, 재정 , 인력 면에서 역부족일 수밖에 없는 유엔과 여

타 국제기구들은 현지의 사정에 가장 민감하고, 정보가 밝은 토착 N GO 및 국제

N GO에 더욱 의존하게 되었다 . 그리하여 긴급구호활동에 있어 N GO들은 유엔활동의

보조자나 평가자라기 보다는 동반협력자로서 평가되기 시작하였다 .

또한 , 개발일변도의 정책으로 저개발국 원조에 주력하였던 국제개발기구들도 평화와

안정이 보장되지 않는 지역에의 원조나 개발계획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격이 된 것

을 인식하고, 계획수립 , 수행이나 평가에 있어 N GO들로부터 자문을 구하거나 특정 프

로젝트들을 N GO들에게 위임하는 일이 늘고 있다. 이렇듯 N GO에 대한 국제기구나

자금 후원자 및 기관들 (d on or s )의 관심이 커짐에 따라, 기부기관 스스로 N GO를 설

립하려는 경향이 나타났다.15 )

2.2.2 교육적 역할

교육적인 N GO는 대중교육 캠페인을 통해 일반대중들을 교육시켜 여론을 형성하고,

이들 대중들을 동원함으로써 이들이 소속되어 있는 국가정부의 특정 국제기구에 있어

서의 정책에 영향을 미쳐 좀 더 나은 결정을 하도록 한다 . 예컨대, 환경관련 N GO의

경우 일반대중을 대상으로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고 , 궁극적으로 이를 정치

적인 의제로 부각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교육적인 역할을 통해 N GO는 자신의

활동을 위한 추가적인 자원을 획득하기도 한다.

교육 N GO는 주로 시민들에 대한 캠페인과 교육 등을 통하여 자신들의 활동목표나 이

념에 찬성하는 대중여론을 조성함으로써 정부나 국제기구의 정책결정이나 조정에 영향

을 미치고, 궁극적으로 시민들을 자신들의 활동을 도와주는 인력으로 만들 수도 있다 .

또한 , 교육 N GO는 유엔 등의 국제기구가 주창하는 사업이나 목표를 시민들에게 홍보

하거나 장려하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하기도 한다 . 대부분의 교육 N GO는 현장에서 충

분한 집행활동을 통해 경륜과 지식 및 설득력을 쌓아온 단체들이다.

15 ) D ON GO (d on or - or ga n ized N GO , 기부자에 의하여 조직된 기부금 정부단체) , G ON GO
(gov er n m en t - or ga n ized N GO , 정부에 의해 설립된 비정부기구) , QUAN GO (qu a si
N G O , 정부기관의 조직적인 부설기구로서 정부의 후원을 받고 있는 유사비정부기구) ,
B ON GO (b u sin e s s- or ga n iza t ion N GO , 기업들에 의해 설립된 기업 비정부기구) 등이

N G O의 개념에서 변이된 기관들이다 . 물론 비공식적이고 비영리적인 면이 N G O이냐 아니

냐를 결정하는 핵심요소이지만 N GO라고 자칭하는 모든 기관이 이에 부합하는 것은 아니

다 . 대체적으로 이들 기관중 QUAN G Os와 D ON Gs는 재정출처가 공적기관이기는 하지만 ,
그 조직경위나 목표 , 활동 등이 일반적인 N G O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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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옹호적 역할

집행역할이 위기상황에 있는 난민과 같은 직접적인 수혜자를 대상으로 하는 역할이

고, 교육적 역할이 주로 일반대중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옹호적 역할

은 정부기구를 대상으로 하거나 정부간기구에 있어서의 국가의 대표단이나 기구 자체

의 사무국 스텝을 대상으로 한다 .

이러한 역할을 통해 N GO는 자신들의 입장이 이들 주요한 의사결정자들에 의해 수

용되어 국제공공정책(in t e r n a t ion a l p u b ic p olicy )에 반영되기를 희망한다 . 이러한

역할을 통해 N GO는 국제적인 의제의 설정 , 프로그램의 설계, 그리고 국제기구 활동의

총체적인 감시에 공헌한다. 이러한 역할은 정부대표와 국제기구의 사무국 직원들과의

토의를 통해 이루어진다 .

국내적으로 N GO는 정부로 하여금 조약체결 노력에 참여하도록 압력을 가하기도 하

고, 연대를 형성하고 대중을 동원하여 조약을 둘러싼 협상에서 국가가 취할 입장에 영

향을 미치기 위한 노력도 한다 . 미약한 개도국의 N GO가 선진국의 N GO와 연계되어

선진국의 N GO로 하여금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개도국 정부에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한다 . 때로는 선진국 N GO가 자신의 정부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선진국 정부로 하여금

개도국 정부에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하기도 한다. 이러한 영향력의 순환은 특히 , 인권

분야에 흔히 볼 수 있다 . 북한의 인권상황을 보면 위와 같은 특징을 찾아 볼 수 있다 .

2.2.4 감시적 역할

N GO는 감시자로서 인권규범과 환경규제의 실질적인 이행여부를 감시하고 이러한

것에 대한 위반을 경고하는 등의 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예컨대 그린피스

(Gr een p e a ce )는 인공위성 등 첨단장비를 동원하여 환경에 대한 감시를 하고 있다 .

N GO들은 국가수준의 그룹들 간의 연계를 통하여 점차적으로 지역적으로 그리고 세계

적인 연계망 (N et wor k )을 발전시키고 있다 . 이는 최근 대만이 핵폐기물을 북한지역으

로 반입하고자 했을 때 한국의 환경관련 N GO가 그린피스와 같은 환경단체와 연계하

여 저지운동을 벌이고 있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 .

대표적인 인권N GO인 국제사면위원회(Am n e st y In t er n a t ion a l : AI )는 19 9 7년

1월에 북한의 공개처형에 관한 특별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지난 19 7 0년 이후 최소한

2 3명을 공개처형 했다는 사실을 목격자의 말을 인용하여 폭로하고 , 국제사회의 주의와

북한의 이러한 행위의 중지를 촉구했다. 그 동안 북한의 공개처형에 대한 주장은 여러

번 제기되어 왔으나 독립적인 국제기구에 의해 구체적인 수치와 사례까지 제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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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N GO의 기능은 IGO와의 협력 속에서도 이루어지는데 국제연합 기관에

N GO가 정식으로 통보할 수 있게 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 예컨데 19 7 0년

E C OS OC은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침해에 관한 통보의 처리절차라는 결의안을 채택

함으로써 인권관련 N GO가 국제연합의 인권위원회와 인권소위원회에 인권침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

N GO가 특정 이슈에 있어서의 국제협상에 참여할 경우 개개 국가내에서 국가적인

합의를 이끌어 내기가 쉬울 뿐 아니라 협상의 결과로 서명된 협정의 비중도 용이하다 .

또한 협정이 체결된 후 협정의 이행과 준수의 여부를 국내적으로 혹은 국제적으로 감

시함으로써 협정의 효과적인 성립과 이행을 확보할 수 있다.17 )

<표 2> NGO의 역할

비정부단체의 역할 대 상 기 능

집행 역할 수혜 대상

복지/ 자족 능력배양

개발/ 구조 봉사

기술자문

교육 역할

기부자/ 계약자

기부기관

시민

교육/ 상담

공적여론조성

옹호/ 감시 역할

기부자/ 계약자

기부대리기관

정부

목표설정

프로그램 설계

감독

자료 : 김혁래, 세계화와 한국 N GO 현황 , 『경실련 연구 보고서』, 97- 10 , p . 23 .

2.3 정부와 NGO

정부와 N GO간의 가장 최상의 관계란 대중적인 정책을 지닌 자신감 있고 유능한 정

부가 한 나라의 주요 개발정책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데 일익을 담당하고자 하는 N GO

를 만난 경우이다 . 한편, 가장 최악의 관계란 무능력하고 수세에 놓인 정부가 갈등이

일고 있는 국경부근에서 독립을 모색하는 집단의 정치적 동원을 부추기는 N GO를 만

16 ) 조선일보 , 19 9 7 . 2 . 5

17 ) 박재영 , 국제기구론 , 법문사 , 19 9 8 , p p . 3 5 7∼3 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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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경우이다 .18 ) 일반적으로 N GO의 활동을 규제하려는 정부와 조직의 독자성을 유

지하려는 N GO사이에는 크고 작은 갈등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

정부와 N GO간의 긍정적인 측면을 살펴보면, 많은 국가에서 N GO는 정부기관과 협

력하여 정부 프로그램을 수행해 가는 하청인 역할을 하고 있다 . N GO의 멀리까지 영

향력을 끼칠 수 있는 거래선, 정보교환 및 유출능력, 복잡한 외교절차 없이 확보할 수

있는 지식, 네트워크 , 국제적 세력범위 등 정부에게 상당한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

A , Gla r k은 국제사회에서 N GO가 행사하는 역할과 정부의 역할을 비교하고 , 다음

과 같은 점에서 N GO가 우위에 있다고 지적하였다.19 )

첫째 , 정부는 국가안보를 최우선으로 해서 복합적인 기능들을 수행해야 하는 입장에

있지만, N GO들은 단일 현안 문제에 집중해서 보다 효과적인 성과를 올리고 있다 .

둘째 , 원칙에 기초하는 현안에 대해서는 정부가 정책 우선 순위에서 다른 외교정책

사안에 종속시키거나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반해 , N GO들은 행동으로 옮겨 실천하

는 데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

셋째, 다양하며 경쟁적인 정책 현안들을 다루는 정부의 입장과는 달리 단일 혹은 소

수 현안에 전문적인 활동을 펴는 N GO들이 보다 치밀한 행동으로 실적을 올리고 있다.

그러나 모든 영역에서 N GO가 정부의 역할을 대신할 수는 없다 . 특히 경제, 군사안

보 영역의 경우 U N이 주최하는 국제회담들에 N GO들이 참가해서 발언을 하고 있지

만, 각국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 같은 경제, 군사 등의 영역은 국가 고유 주권영역이라

는 엄격한 인식에서 N GO의 역할에 일정한 한계를 긋고 있는 실정이다.

2.4 국제기구와 NGO

N GO와 유엔의 관계는 현 유엔 기구의 전신기관인 국제연맹이 있을 때부터 그 공조

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평화와 정의를 위한 열정과 헌신을 지닌 N GO들의 활동취지와

유엔의 제반 원칙들이 부합되는 경우가 많았고 , 또한 N GO들은 종종 유엔 정책의 기

수역할을 담당하여 왔다. N GO가 국제연맹과도 함께 일하였지만, 그 위치가 공식화된

것은 유엔 헌장이 제정되면서 부터였다 . 194 5년 봄 샌프란시스코에서 유엔이 창립될

때 4 2개의 N GO가 초청되었는데 , 이는 그들이 인권 , 평화 , 국제무역 등 전후 새로이

부상되었던 제반 국제문제들에 공헌한 것을 유엔창시자들이 높이 평가하였기 때문이다.

18 ) 이신화 , 국제기구의 동반자 : 탈냉전시대 국제 NG O의 위상과 역할 , 『경실련 연구보고

서』 , 9 7- 10 , 19 9 7 , p . 72 .

19 ) A . Cla rk , "N on - Gover n m en t a l Or ga n iza t ion s a n d t h ei r In flu en ce on
In t er n a t ion a l Socie t y" , J ou r n a l In t er n a t ion a l Affa i r s , 4 8/ 2 , Win t er 19 9 5 , p p .
50 7∼52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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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 5 0년이 지난 지금 유엔과 공식적인 관계를 맺은 N GO 숫자가 급증한 것만 보아

도 국제사회에서의 그 영향력 확대를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지난 10여년

동안 N GO 숫자는 크게 늘어났으며 , 믿을만하고 영향력 있는 기관으로 부상하였는데,

공식적인 옵저버 자격을 유엔에 의해 인준된 N GO는 19 7 8년 3 0 0개에서 현재 1 ,5 0 0

여 개로 늘어났다.

19 7 2년 스톡홀름에서 열린 유엔인간환경회의 (U N Con fer en ce on t h e H u m a n

E n v ir on m en t : U N CH E ) '를 필두로 유엔 정치를 규정짓는 각종 국제회의에 공식적

으로 초청받은 N GO는 공식 유엔회의 및 C ON GO (Con fer en ce of N GO) 등에 의

해 조직된 포럼 등에서 지대한 공헌을 하거나 영향력을 발휘하여 왔다 .2 0 )

N GO가 공식 유엔회의에 참석한 경우 그 역할이 주로 정부에 대해 로비활동을 하는

것이었던 반면, 비공식적인 포럼에 참석한 경우에는 보다 네트워크와 교육에 중점을

두고 그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 각종 국제회의에 참여한 N GO의 숫자는 멕시코회의

(19 7 5 )에 1 13개에서, 코펜하겐 (19 8 0 )에 134개, 나이로비 19 8 5년 13 ,5 0 0명으로

증가하였다.

이렇듯 N GO는 세계기구와 공식적으로 혹은 비공식적으로 그 연계를 맺고 자신들의

활동을 세계도처로 확대시켜 가는 한편 세계각지로부터의 사람들이 유엔에서 그 의사

를 반영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주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 혹자는 N GO가 한정되고 국

부적인 안건에 대해 지나치게 소리를 높여 옹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비판하기도 하지만 ,

대체로 국제무대에서의 N GO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점점 높아가고 있다 .

인구제한 , 군비축소, 난민구제 , 인권수호 , 국제무역과 상거래문제 , 탈식민주의 , 평화

유지 , 경제발전, 위생보건과 영양물 섭취 등 유엔이 매일 다루어야할 현안문제들은 한

기관이 해결할 수 있는 한계치를 훨씬 뛰어넘는 것이다 . 그러므로 유엔 프로그램 중

N GO의 도움 없이 해낼 수 있는 과제는 사실상 거의 없는 실정이고 이러한 유엔의

N GO에의 의존도는 점점 더 커져갈 전망이다 . 특히 현장체험을 바탕으로 하는 N GO

는 많은 정책분야에서 믿을만하고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이를 분석하고 더 나아가

행동지침을 제시할 능력이 있다고 평가되기 때문에 당면문제 및 한계상황 극복에 있어

이러한 N GO에 대한 국제사회의 의존 및 기대치가 상당히 높은 편이다.

우선 , 19 5 0∼6 0년대 교회주도의 종교 N GO는 식민지독립선언의 문구들을 공고히

2 0 ) 예를 들면 ,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조직된 U N CH E로 세계의 이목이 스웨

덴으로 집중되고 있을 때 스웨덴 정부는 E COSOC와 자문위치에 있는 CONG O로 하여금

공식적인 U N CH E가 열리는 시기에 맞춰 비공식포럼 개최에 도움을 줄 것을 요청하였다 .
앞장에서 언급하였듯이 비록 CON GO가 그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곧 이에 상응하는

N G O 포럼이 구성되었고 이 포럼에서 결정된 사항들은 U N CH E 결의내용을 합의하는데

중요한 영향력을 끼쳤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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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데 일익을 담당하였다. 국제사면위원회, 인권감시 (H u m a n Righ t s W a t ch )와 같

은 인권 N GO는 유엔안건 중 인권문제를 상위 안건으로 만드는데 핵심역할을 하였고,

19 9 3년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 (U N H igh Com m is s ion er for H u m a n R igh t ) 설립

에도 크게 공헌하였다.

국제구호위원회(In t er n a t ion a l R escu e Com m it t ee : IR C ) , 국제적십자연맹

(In t er n a t ion a l R e d Cr os s Sys t em ) , CAR E (Coop er a t iv e Am er ica n R elief

E v er ywh er e ) , 국경없는 의사회(M ed ecin s Sa n s F r on t ier es : M SF ) , 어린이구호

(S a v e t h e Ch ildr en F ed er a t ion ; S CF )와 같은 국제 N GO와 짐바브웨이 지방연

합조직(Or ga n iza t ion of R u r a l As socia t ion s for P r ogr e ss in Zim b a b w e )이나 방

글라데시의 개발기관연합(As socia t ion of D ev elop m en t Agen cies in B a n gla d e sh )

과 같은 풀뿌리조직단체들 (gr a s s r oot s gr ou p s ) 등 크고 작은 구호 N GO의 적극적인

역할 없이는 현재 5천만에 달하는 난민들을 구제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다.

한 예로 19 7 0년대 중반 베트남 전쟁으로 인한 보트피플, 라오스와 캄보디아의 난민

사태 등 동남아시아에서의 대량난민유출사태를 계기로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 N

H igh Com m iss ion er for R efu gees : U N H CR )은 구호 N GO와 긴밀히 협력함으로

써 난민문제에 대응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장기간 지속되었던 아프가니스탄 난민사태

등 난민문제가 구호물 및 피신처 제공 등 단기적이고 임시적인 비상대책을 넘어선 장

기적인 대응책을 필요로 함에 따라 유엔과 N GO의 동반자관계가 더욱 절실해졌다 .

19 9 2년 6월 브라질의 리오데자네이로에서 열린 유엔환경개발회의(U N Con fer en ce

on E n v ir on m en t a n d D ev elop m en t : U N CE D ) '의 사무총장 모리스 스트롱은 환

경문제에 대한 정부지도력의 한계를 잘 파악하고 , 지구정상회담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

회의에 N GO의 적극적인 참여를 장려하였다 . 그 결과 17 8개국 정부대표들과 유엔종사

자들이 참석한 U N CE D와 동시에 N GO 글로벌포럼이 열렸고, 여기에 국제그린피스

(Gr een p e a ce In t er n a t ion a l ) , 핀란드자연보전협회(F in n ish Associa t ion for

N a t u r e Con s erv a t ion ) , 나이로비 소재의 그린벨트운동 (Gr een B elt Mov em en t ) ,

일본의 대기권과 지구를 구하기 위한 시민동맹(Cit izen s ' Allia n ce for S a v in g t h e

At m osp h er e a n d t h e E a r t h ) 등 U N이 인준한 1 ,5 0 0개의 환경 N GO가 공식적으

로 참석하였다.

한편 , 19 9 5년에 코펜하겐에서 열린 사회개발을 위한 세계정상회담 (Wor ld Su m m it

for Socia l D ev elop m en t ) '에는 2 ,0 0 0개가 넘는 N GO가 참석하여 최고의 숫자를 기

록하였다 .

또한 , N GO는 유엔을 통하여 여권신장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첫째 , 19 7 5년 선포된 유엔여성의 해 19 7 5∼8 5 (U N D eca d e for Wom en )는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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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여성운동에 의하여 만들어진 동시에 국제여성운동을 만들어낸 것이라고 평가되어진다.

유엔 창립당시 2 5개였던 여성 N GO2 1)는 여성의 해가 선포되던 해까지 4 7개로 증가하

였다. 이 여성의 해 동안의 주요 업적으로 여성 N GO와 사회(여성)운동을 접목시킨 것

을 꼽을 수 있다. 보다 정확히 말한다면, 국내 여성운동과 국제 N GO가 여성의 해를

만드는데 중추 역할을 했다. 동시에 이 기간을 통하여 각종 유엔 모임엔 여성인력이 동

원되고 여성의 의견이 의사결정에 광범위하게 반영됨으로써 비공식적인 국제여성운동이

보다 공식적인 정부, IGO 및 N GO 채널을 통하여 확산되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일반적으로 공식 국제회의에 참석한 N GO의 역할은 로비나 감시활동을 하는 것이

상례인데 , 여성 N GO는 유엔 여성회의의 적극적인 행위자 (a ct or s )로서 유엔 회원국들

로 하여금 여성의 지위와 사회참여를 개선시키는 것이 분명하게 명시된 의제를 만들어

각 국의 여성관련 법률이나 그릇된 구조를 바꿀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19 9 5년 9월 베이징에서 열린 제4차 국제여성회의에서의 성공적인 N GO 로비스트들

의 활동에서도 볼 수 있듯이 유엔회의에서 여성과 관련한 제반 이슈들 , 특히 논란이

되는 이슈들을 협상테이블로 끌어들여 협상진전을 효과적으로 보기 위하여 여성 국제

N GO의 역할은 필수적이다.

이에 더하여 여성 N GO는 힘없는 사람들의 대변인으로서 세계 힘의 재분배에 특히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이를 실행하고자 노력하여 왔다 . 예를 들면, N GO는 상대적으로

덜 혜택받은(le s s p r iv ileged ) 사람들을 대변하는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 대부분의

N GO 본부와 지부가 (대다수의 국제기구들과 마찬가지로) 유럽이나 북미에 집중해 있

고 10 %미만의 N GO 본부만이 개도국에 있을 뿐인 반면, 19 8 0년에서 19 8 9년 사이에

설립된 3 0개의 여성 N GO 중 절반이상이 제3세계에 그 본부를 두고 있다 .2 2 )

오늘날 유엔은 창립 5 0주년을 넘기면서 유엔개혁(R efor m in g t h e U n it ed

N a t ion s ) 에 많은 관심을 돌리고 있다. 그 개혁의 일환으로 전직 정부관료들이나 국제

기구 종사자들로 구성된 전지구적 관할 위원회(Com m is s ion on Glob a l

Gov er n a n ce )는 국제 N GO의 활동상을 관찰한 후 , N GO는 그들의 전문지식 , 헌신도 ,

일반대중에의 이해도, 효과적이고 시기적절한 상황대응력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없어서

는 안될 존재라는 평가를 내렸다 . 다시 말해 세계시민 사회를 향한 보다 나은 관할

(Gov er n a n ce )을 위해서는 유엔과 N GO의 긴밀한 협조가 필수불가결 하다는 것이다.

이렇듯 N GO는 탈냉전시대의 여러 가지 복잡한 국제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유엔이

2 1) 19 15년 이전에 설립된 여성 NG Os가 대부분 종교적이었다면 19 16년부터 19 70년 사이에

조직된 것들은 전문적 (p r ofe s sion a l )인 성격을 띠었다 .

2 2 ) 이신화 , 탈냉전시대의 국제 N GO의 위상과 역할 , 『동서연구』 , 제9권 , 제2호 , 19 9 7 ,
p p . 78∼8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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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면한 한계점들을 보다 구체적이고 광범위하게 보완하거나 방향설정에 결정적인 역할

을 하는 동반자로서의 자리를 굳히게 된 것이다.

3. 북한변화의 촉진요인으로서 NGO 역할

3.1 국내 NGO 집행·교육역할

3.1.1 국내 NGO의 대북지원

19 9 5년 이후 지원 실적이 가장 높은 N GO는 국제적십자연맹(In t er n a t ion a l

F ed er a t ion of R e d Cr os s a n d R ed Cr escen t Societ ies : IF R C )이며 , 국내

N GO의 대북지원 실적은 최근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2 3 )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많은 N GO 중 북한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사업을 하고 단체

는 우리 민족 서로돕기, 유진벨재단 , 이웃사랑회 , 월드비전, 제이티에스 (J T S ) , 한민족

복지재단 등이 있다 . 이들 10여개 단체들의 지원금액이 전체 지원규모의 8 5 %를 상회

하고 있다.24 )

19 95년 9월 대북 인도적 지원활동을 시작한 이래 2 0 00년 5월말까지 민간의 대북 인

도적 지원금액은 8 04억원에 이르고 있다. 민간의 지원물품은 옥수수· 밀가루 등 긴급

구호 식량, 비료·종자·비닐 등 영농자재, 의약품, 의류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표 3> 민간·정부차원의 대북지원 현황

기 간 민 간 차 원 정 부 차원 계

' 95 . 9∼ ' 97 .12 2 ,2 3 6만 달러 2억 6 , 17 2만 달러 2억 8 ,4 0 8만 달러

' 98 2 ,0 8 5만 달러 1 , 10 0만달러 3 , 18 5만 달러

' 99 1 ,8 6 3만 달러 2 ,8 2 5만 달러 5 ,6 8 8만 달러

총 계 7 , 18 4만 달러 3억 9 7만 달러 3억 3 ,7 2 8 1만 달러

자료 : 통일부, 2 0 0 0통일백서 편집

2 3 ) 조한범 , N GO를 통한 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증진 방안 연구 , 통일연구원 , 19 9 8 : N G O의

대북활동 평가와 남북교류 협력 영향 : N GO의 대북활동 현황과 평가 , 『통일경제』 , 제

54호 , 19 9 9 . 6 참조

24 ) 이종무 , 대북 인도적 지원의 현황과 과제 ,동경 국제 N GO대회 발제문 , www .k sm .or .k r
/ fr a m e 7 19 .h t m , 이용선 , 남북정상회담과 향후 대북 민간운동 전망과 과제 , 우리민족서

로돕기 창립4주년 토론회 자료집 참조

111



<표 3 >에서 나타나듯이 대북지원 분야에서의 국내 N GO의 활동은 19 9 8년 이후 증

가하고 있으며, 특히 민간단체의 개별 대북지원이 허용됨에 따라 이와 같은 추세는 더

욱 확대될 것이다.

3.1.2 대북 지원 창구 다원화

민간차원의 대북지원 활성화 조치는 19 9 8년 3월, 9월, 19 9 9년 2월, 10월 등 4차에

걸쳐 단계적으로 발표되었다.2 5 ) 특히, 19 9 9년 2월 10일 민간 대북지원 창구다원화 조

치는 창구일원화로 인한 민간 대북지원 단체의 불편과 불만을 다소 해소해 주었다.

<표 4> 대북지원 창구 현황

(단위 : 만원)

단 체 명 창구개설 창구개설 이후 실적 지원누계

유진벨프로젝트 ' 9 9 . 2 . 19
X- R a y차 , 결핵치료장비 ,
영양제 등( 1 1억 8 ,5 64 )

2 2억 84 9

기독교북한동포후원연합 ' 9 9 . 2 .24
의류 , 밀가루 , 분무기

( 10억 7 ,0 94 )
3 9억 5 ,6 19

한국 JT S ' 9 9 . 3 . 16
비료 , 치과장비, 설탕, 분유

(3억9 ,6 7 9 )
4억 6 ,94 3

한국이웃사랑회 ' 9 9 . 3 . 16
우유멸균탱크 , 수의약품,

사료용콩 (5 ,4 16 )
4억5 ,0 16

월드비전 ' 9 9 . 3 . 19
의약품 , 온실자재, 씨감자

(4억9 ,64 5 )
10억2 ,3 8 2

우리민족서로돕기 ' 9 9 . 4 . 16
의류 , 의약품 , 옥수수 , 젖염소

(4 3억1 ,24 5 )
8 2억5 ,8 0 5

한국로타리총재단 ' 9 9 . 4 .2 8 앰뷸런스 , 의약품 (4 ,0 3 1) 3 .7억

천주교민족화해위원회 ' 9 9 . 5 . 10
비료 , 옥수수 , 중고의류, 신발

(7억9 ,0 7 7 )
4 4억 1 ,8 0 8

국제옥수수재단 ' 9 9 . 5 .3 1 씨감자( 10 0 ) , 협력방식 19억 2 1억 1 , 18 1

민족화합불교추진위원회 ' 9 9 . 1 1 .2 9 의류 , 신발(2억6 3 8 ) 7억 9 ,6 2 3

자료 : 통일부, h t t p :/ / www .u n ik or ea .go .k r / k r / loa d/ A 14/ A 14 3 13 .h t m

2 5 ) 통일부 , 통일백서 2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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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소량·적기 지원이 가능하여 계약재배 등 북한 농업개발지원이 용이하게

되었으며 , 대북지원 절차 간소화로 준비기간 단축 등의 효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 이 조

치 이후 19 9 9년 12월 말 현재 대북 지원창구로 활동하고 있는 단체는 10개이고 , 이

단체가 개별 독자창구로 지정되어 6 7억원 상당의 물자를 북한에 지원하고 있다. 19 9 9

년 1년간 총 8 5 .3억원 상당의 식량·의약품·피복류 등의 구호물자가 북한에 지원되

었다 .

3.1.3 이산가족

분단 반세기를 지나면서 남북간에는 사용하는 언어, 생활양식, 사고방식 등 여러 면

에서 이질감이 심화되고 있다 . 이런 점에서 이산가족문제의 해결은 남북이산가족의 고

통을 해소해 줄 수 있다는 가시적인 효과가 있다. 또한 , 이를 통해 분단으로 인해 발생

된 지리적인 분단, 사상과 이념의 대립 , 체제와 가치관의 차이 및 사회생활상의 단절을

치유하는 중요한 수단으로서의 의미가 있다.

이산가족문제는 남북간 합의의 지연 때문에 수많은 이산가족이 가족의 생사도 모르

고 유명을 달리하고 있다. 이제 이산가족문제의 해결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이다 .

이산가족의 문제가 인도주의적 보편성을 띠고 있다는 사실은 국제적으로나 남북한

모두 공통된 인식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남한은 인도주의적인 측면에서 북한은 정치적

측면을 강조하며 이산가족문제에 대응해 왔다 .

19 9 6년 말 현재 남한내의 이산가족은 1세대 12 3만명 , 2·3세대를 포함하여 약

7 6 7만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 이산 1세대 중 6 0세 이상의 고령 이산가족만 해도 6 9만

명에 이른다 . 남북이산가족 문제의 해결은 가장 초보적인 인권문제인 동시에, 남북간

신뢰회복의 상징이자 화해협력의 징표이기도 하다 .

남북 이산가족문제 해결이 최초로 논의된 것은 휴전회담에서이다. 동 회담에서 포

로의 송환문제와 함께 이산가족의 귀환문제가 제기되었다 . 그러나 북한측은 적십자회

담을 정치회담으로 몰고 가면서 법률적·사회적 장애제거와 환경개선이라는 선결조건

을 계속 주장해 진전을 보지 못했다 . 대북지원을 매개로 한 이산가족문제 해결노력은

19 9 9년에도 이어졌다.

<표 5 >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이러한 민간차원의 이산가족 교류도 사안의 성격상 북한

당국의 묵인 내지는 방조가 없이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때 , 여기에서도 북한의 이산

가족문제에 대한 변화된 시각을 엿 볼 수 있다.

제3국을 통한 생사확인, 상봉추진 등 민간차원의 이산가족 교류는 19 8 9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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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9 9년 12월말까지 이산가족들이 재북가족 접촉승인은 13 ,8 7 5건으로 이중 1 ,8 7 2가

족이 생사를 확인하고, 4 5 8가족이 제3국에서 상봉하였다 .

<표 5> 이산가족교류현황

( ' 8 9 . 6 . 12∼' 9 9 . 12 .3 1 , 단위 : 건)

구분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계

접촉신청 1 62 275 267 743 651 311 231 761 3,726 6,847 13,875

생사확인 - 35 127 132 221 135 104 96 164 377 481 1,872

서신교환 - 44 193 462 948 584 571 473 772 469 637 5,153

제3국상봉 - 6 11 19 12 11 17 18 61 108 195 458

방북상봉 - - - - - - - - - 1 5 6

자료 : 통일부, 2 0 0 0 통일백서 , p . 19 .

또한 , 민간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류성사 실태(생사확인)를 살펴보면 친척·친

지 등 해외동포, 국내 민간주선단체 , 언론매체 , 국제행사 참가를 통한 교류 등을 들 수

있다 .

<표 6> 접촉방법별 성사현황

( ' 8 9 . 6 . 12∼' 9 9 . 12 .3 1)

구분 해외동포 주선단체 언론매체
기업인 및

국제행사
기 타 계

생사확인 1,346 282 106 31 107 1,872

비 율 71.9% 15.1% 5.7% 1.6% 5.7% 100.0%

상 봉 381 39 22 15 1 458

비 율 83.2% 8.5% 4.8% 3.3% 0.2% 100.0%

자료 : 통일부, 2 0 0 0 통일백서 , p . 2 0 .

3.1.4 국내 NGO의 교육활동

N GO의 활동을 통해 국민들의 통일 문제나 남북관계에 대한 의식이 변화·발전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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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간 민간 통일운동 단체나 N GO들은 통일교육2 6 ) , 정책토론회 , 홍보활동을 통해

통일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남북 관계에 대한 남측의

다양한 견해를 하나로 모아내는 남남 대화의 창구로서 역할을 수행하였다 .

3.1.5 국내 NGO의 대북지원 특성

국내 N GO의 대북 지원의 집행특성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 대북 지원규모가 급증하고 있으며 , 지원물자의 대부분은 대북지원 전문단체들

에 의해 조달되고 있다.2 7 ) 북한은 구호 목적으로 지원을 받고자 할 때 , 정부차원의 원

조보다는 N GO를 통한 지원을 선호한다.

둘째 , 대북지원 전문단체의 사업이 긴급구호차원의 단순출자지원에서 협력사업으로

전환되고 있다 . 농업개발 지원분야에 국제옥수수재단 , 남북농업발전협력연대 , 우리민족

서로돕기운동 , 월드비전 , 이웃사랑회, 제이티에스(J T S ) 등 6개 단체 , 보건의료분야에

유진벨, 한민족복지재단 등 2개 단체, 임업분야에 로타리총재단, 평화의 숲 등 2개 단

체가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이들 단체들의 사업에서 협력사업의 비중이 급격히 높

아지고 있는데 금년에만 약 17 0억원 정도의 사업예산 집행을 계획하고 있다.

셋째 , 남북정상회담 개최 이후 대북지원 및 협력사업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높아지

면서 지역·부문별로 다양한 사업들이 모색 , 추진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해서

교육·여성·노동 등 부문별 단체들이 대북지원 및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

이런 단체들은 자신의 단체 성격에 조응하는 북한의 기관 및 단체들과의 연계사업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

그러나 아직도 국내 N GO의 활동은 활발한 편은 아니다. 혹자는 N GO의 국내활동

도 정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외원조를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 즉 ,

시민운동의 활동력도 약하고 자체사업도 어려운 상황에서 재정이 많이 소요되는 해외

활동을 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주장이다 . N GO의 해외 원조에 찬성하는 사람들도 우

리 나라 입장에 맞는 효율적 원조집행을 위해 정책개발이 시급하며 N GO의 국내외 활

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제도적 , 행정적, 재정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2 6 ) 경실련통일협의회 민족화해아카데미 등 많은 민간 단체들이 통일학교 , 통일 강연회 등을

개최하여 통일의 당위성 , 남북 적대감의 해소 등에 대한 대중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

2 7 ) 2 0 0 0년 1월부터 5월말까지 N GO의 대북 지원규모는 10 9 .3억원으로 전년 동기의 52 .2억

원의 2 . 1배에 달하고 있다 . 한국에서 대북지원은 IMF이후 10여개의 대북지원 단체들에

의해 수행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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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국제 기구의 대북지원 집행·교육역할

9 0년대 들어와서 현재까지 국제 기구의 대북 지원 활동의 주요 사례로는 국제연합개

발계획(U N Dev elop m en t P r ogr a m m e : U N DP )의 두만강지역개발계획 지원 , 세계

식량계획(Wor ld F ood P rogr am m e : WF P ) , 식량농업기구 (F ood an d Agr icu lt u r a l

Orga n iza t ion : F AO) , IF RC 등의 인도적 지원, 한반도에너지기구개발 (KE DO )의 경

수로 발전소 공급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북한은 국제통화기금(In t ern a t ion a l Mon et a ry

Fu n d : IMF ) , 세계은행(In t ern a t ion al Ban k for Recon st ru ct ion an d Dev elopm en t :

IBRD) , 아시아개발은행(Asian Dev elop m en t Ban k : ADB ) 등 국제금융기구에 가입

하기를 희망하고 있고, 국제농업개발기금(In t er n a t ion a l F u n d for Agr icu lt u r a l

Dev elop m en t : IF AD )의 농촌 북구 및 투자 계획 (R u r a l R eh ab ilit a t ion a n d

In v e s t m en t P r ogr a m m e : R P IP )에 깊은 관심을 두고 있다 .

3.2.1 UNDP의 두만강지역개발계획 지원

19 9 1년 3월 U N DP가 두만강지역개발계획 (Tu m en R iv er Ar ea D ev elop m en t

P r ogr a m m e : TRADP )을 동북아 지역 사업 가운데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 개발

대상지역으로 세 개의 안, 즉 ① 북한의 나진항, 중국의 훈춘 , 러시아의 포시에트

(P osy et )를 연결하는 소삼각지역인 두만강경제구역(Tu m en R iv er E con om ic Zon e

: TR E Z) , ② 북한의 청진, 중국의 연길 , 러시아의 나호드카를 연결하는 두만강경제개

발지구(Tu m en R iv er E con om ic Dev elop m en t Ar ea : TR E DA) , ③ TR E DA의

배후지를 포함하는 광역의 지역인 동북아경제개발지구(N or t h E a st Asia n R egion a l

Dev elop m en t Ar e a : N E ARDA)를 제시하였다 .

북한은 U N DP 주관의 TRADP 사업의 논의 과정에서 나진·선봉지역이 입지 조건

상 여타 지역보다 유리하다고 보고, 외자유치 및 개발을 통해 경제난 타개를 위한 노

력의 일환으로 나진·선봉지역에 자유경제무역지대를 설치하겠다는 구상을 발표하는

등 적극성을 보였다 .28 )

3.2.2 국제 기구와 NGO의 인도적 지원

북한은 9 0년대 중반 이후 구조적 문제, 자연 재해 등으로 인해 식량 사정이 지속적

2 8 ) 북한은 나진·선봉지역을 ① 동북아시아의 화물중계 기지 , ② 수출가공기지 , ③ 관광·금

융·서비스 기지를 종합하는 복합적인 자유경제무역지대로 개발한다는 목표하에 그 동안

꾸준히 사회간접자본의 건설과 외자 유치를 위한 제도적 환경개선 , 외국투자유치를 위한

다양한 행정적 노력과 해외투자유치 활동을 기울여 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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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악화됨에 따라 , 체제 유지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국제사회에 긴급 지원을 요청

하였다. 북한은 외교부에 국제기구국을 확대하고 , 산하에 식량과를 신설하여 국제 사회

로부터 식량 지원 획득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외교적 활동을 하였다.

북한의 긴급 지원 요청에 따라 국제 기구는 19 9 5년부터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을

시작하여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대북 인도적 사업을 한 국제 기구는

WF P , 세계보건기구 (Wor ld H e a lt h Or ga n iza t ion : WH O ) , 유엔연합아동기금(U N

ch ildr en ' s F u n d : U N ICE F ) , F AO , U N DP , IF R C 등이다 . WF P는 식량 , WH

O·U N ICE F는 보건 의료, F AO·U N DP는 농업 개량 , IF R C는 식량, 생필품 등을

지원하고 있다 . 유엔 산하의 국제 기구는 1차( 19 9 5 . 9∼19 9 6 . 6 ) 9 2 7만 달러, 2차

(19 9 6 . 7∼19 9 7 . 3 ) 3 ,4 7 0만 달러 , 3차 (19 9 7 . 4∼12 ) 1억 5 ,7 8 1만 달러, 4차

(19 9 8 . 1∼12 ) 1억 1 ,7 6 1만 달러 , 총 3억 1 ,9 3 9만 달러를 지원하였으며, 국제

N GO인 IF R C는 1차( 19 9 5 . 10∼19 9 6 . 6 ) 34 9만 달러 , 2차 ( 19 9 6 . 4∼10 ) 4 4 3만

달러 , 3차 (19 9 6 . 1 1∼19 9 7 . 6 ) 7 5 6만 달러, 4차( 19 9 7 . 7∼1 1) 1 ,4 0 3만 달러, 5

차( 19 9 7 . 12∼19 9 8 . 1 1) , 1 , 14 8만 달러, 총 4 ,0 9 9만 달러를 지원하였다.

19 98년 9월 당시 약 100여명의 국제 기구 요원이 북한 내에 상주하면서 모니터링을 실

시하고 있다. WF P의 경우 34명의 직원이 상주하고 있으며 평양사무소 외에 청진, 함흥,

신의주, 원산, 혜산 등 5개 지방사무소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UNDP는 5명,

UN ICF F는 7명, WH O는 2명, F AO는 1명, IF RC 등 국제 N GO는 4 3명이 상주하고

있다. 모니터링은 북한 당국으로부터 대상지역, 기간 등에 대해 사전 허가와 북한 인원을

동행하여 실시되고 있는데 199 8년 5월 18일 WF P 발표에 의하면 북한 전역 2 10개 지역

가운데 39개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 요원의 접근이 제한되고 있다. 접근 거부 지역은 군

사·안보 지역 등 특수 지역으로 추측되어진다. 북한은 북부 군사 지역에 대해서는 안보상

이유로 식량 지원을 못 받더라도 그 지역은 모니터링이 금지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통일부에 따르면 , 북한에서 활동중인 국제지원단체는 유엔관련 5개 , 유럽연합

(E u r op ea n U n ion : E U )소속 단체 2개 , 국제적십자연맹, N GO 9개 등 모두 16개

이다 .2 9 ) 국제 사회는 대체적으로 분배 투명성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점차 개선되고 있

2 9 ) h t t p :/ / n ew s . n a v er .com/ r ea d/ id = 2 0 0 0 0 3 12 경향신문 , 2 0 0 0 .0 3 . 12일자 . 북한에서

활동 중인 N GO는 총 9개인데 , 19 9 8년 국경없는 의사회 (Médicin s Sa n s F r on t ièr e s :
M SF ) , 19 9 8년 세계의사회 , 19 9 9년 영국의 구호기관인 옥스팜 (Ox fa m )의 철수에 이어

프랑스 민간 구호기관인 기아추방행동 (AF C)이 올해 (2 0 0 0년도) 북한 당국의 관료주의와

주민접근 제한 등의 이유로 북한에서 철수했다 . 그러나 M SF는 북한에서 구호활동을 재개

하는 방안을 북한당국과 협의 중이다 . 현재는 북한에 있는 국제 N GO는 컨선월드와이드

(아일랜드) , 아드라 (스위스) , 아그로액션 (독일) , CE SVI (이탈리아) , 칠드런 애드 디렉트

(영국) 등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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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북한이 변화하는 데는 기본적으로 북한주민의 의식변화가 필요하다 . 국제기구의 대

북지원활동의 성과는 핵심 권력층으로 하여금 대외 개방과 변화의 유익성을 크게 깨닫

게 해줌으로써 대외개방의 변화를 가속화시키는 결단을 내리도록 하는 환경조성에 긍

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 국제기구의 대북지원활동의 강화는 대외개방적인 실무

관료들의 입지를 강화시키고 이들 관료들의 국제적·대외 개방적 사고와 업무 능력을

향상시켜준다 . 따라서 중간 계층 수준에서 북한의 위로부터의 정책변화를 이해하고 적

응하거나 또는 밑으로부터 정책 건의를 하거나 실무적 수준에서 변화를 유도할 수 있

는 바탕을 마련해 줄 수 있다.

그리고 국제기구의 대북 지원활동은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의 정보를 투입시켜 줄 뿐

만 아니라. 외부세계와 북한사회를 비교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해 줄 것이다. 국제기

구의 대북지원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핵심권력층·실무관료·북한 주민들의

의식에 내면적으로 작용하여 북한을 개방시키고 변화시키는데 중장기적으로 기여할 것

으로 분석할 수 있다 . 또한 북한의 변화를 위해서는 법 , 제도 등의 규범의 변화가 이루

어져야 하는데 국제기구의 대북지원 활동의 강화는 북한으로 하여금 국제규범을 준수

하도록 점진적으로 유도하고 , 이에 따른 대외 개방적·자유시장 경제적 요소를 수용하

는 내부 법·제도의 변경이나 새로운 법·제도의 수립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

3.3 NGO의 옹호·감시역할

N GO의 옹호·감시 역할은 다른 여러 분야에서 나타나지만 대표적으로 옹호·감시

자로서 인권규범과 환경규제의 실질적인 이행여부를 감시하고 , 이러한 것에 대한 위반

을 경고하는 등의 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

3.3.1 인권

인권관련 N GO의 활동과 인권문제에 적극적인 정부는 N GO의 비난에 대한 당사국

의 반발을 극복하면서 인권침해를 고발하고 , 이러한 인권침해를 정지시키기 위해 효율

적이고 독립적이며 공정한 국제연합의 인권장치를 수립하고자 했다 . 그 결과 국가별로

인권문제를 다루기 보다 주제별로 인권문제를 다루는 소위 주제별 장치 (t h em a t ic

m ech a n ism )들이 등장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인권위원회에서 보듯이 주제별로

인권문제를 조사하고 보고하는 특별보고관과 주제별 실무 작업반 등을 한시적으로 두

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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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연합의 전문가 인권장치들은 N GO로부터 공급되는 정보에 대한 의존도가 대단

히 높다.3 0 ) 국제연합의 인권관련 기구뿐만 아니라 인권관련 조약에 의해 설치된 위원

회에도 N GO는 보고대상 국가의 인권상황에 대한 사실정보를 제공한다. 이러한 위원

회들은 실질적인 국가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N GO에게 자료를 갈구한다 . 이처럼 N GO

는 위원회에 참석을 하지 않아도 인권문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며 인원이 적고, 재정

적으로 부족한 위원회에 비공식적인 연구장로서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

국제인권옹호 한국연맹 등 한국의 인권관련 N GO 대표단은 19 9 7년 4월 국제연합의

인권위원회가 열리고 있는 제네바에서 인권위원회 의장과 국제연합인권고등판무관 직

무대리를 방문하고, 이들에게 북한의 인권실태를 국제연합차원에서 실질적으로 조사해

개선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을 조속히 임명할 것을 공식 요청한

바 있다 . 우리 N GO 대표단은 2 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북한 내 정치범 수용

소 수감자들에 대한 인권실상과 북한에서 자행되고 있는 공개처형과 시베리아 북한 벌

목공 및 탈북자의 인권문제 등을 조사하기 위해 국제인권협회 (ISH R ) 프랑스 지부와

공동으로 발행한 보고서 및 미 국무부와 국제사면위원회(Am n e st y In t er n a t ion a l )의

보고서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한 바 있다 .3 1)

인권문제가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 중의 하나는 인권관련 조약에 의한 규범이 국내

적·국제적으로 강제적인 실시 면에서 취약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N GO들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특정 그룹의 특정한 인권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수단을 국내외적으로 수

립하여 운영함으로써 이러한 인권관련 규범의 실행을 돕는다. 이를 위해 N GO들은 인

권침해를 정지시키고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인권침해 사례를 폭로하고, 국내외적으로

의사결정자들과 의견교환을 하며 , 법률적인 도움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

북한이탈주민의 인권

소위 북한이탈주민의 문제는 남북한 관계의 발전정도와 상관없이 선차적이고도 우선

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기본적인 인권의 문제다. 특히 북한이탈주민의 문제는 정치적으

로 이용되어 온 지난 시기와는 달리 19 9 8년에는 인권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야 함을 보

여주는 중대한 전기를 마련했다.

19 9 8년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대표적인 사건은 강경호씨 일가 등 탈북난민 13명

사건과 김용화씨 사건이라고 할 것이다 .32 ) 강경호씨 일가 등 사건은 19 9 7년 8월부터

30 ) 박재영 , 국제기구론 , 서울 : 법문사 , 19 9 8 , p . 4 7 7 .

3 1) 조선일보 , 19 9 7 . 4 . 10

32 ) 대한변호사협회 , 햇볕정책 , 남북한 관계 발전과 국민의 기본권 , 『인권보고서』 , 제13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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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된다 . 즉 강경호씨 등 북한이탈주민 13명은 19 9 7년 8월 북경주재 한국대사관에

망명신청을 했으나 남한정보기관은 베트남주재 한국대사관을 지정해 찾아가라고 했고,

이들은 위 지시에 따라 19 9 7년 10월 2 0일 베트남 한국대사관에 찾아갔다 . 그러나 남

한측은 이들을 19일 동안 보호한 후 남한으로 데려오기를 거절했고 , 베트남당국에게

이들의 신병을 넘겨주었다. 그리고 베트남정부는 이들을 국경으로 추방했는데 이들 중

병원에 입원했던 강경호씨 일가와 지뢰밭으로 추방했다가 다시 한국대사관을 돌아온

차도수씨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경의 지뢰밭으로 추방당했다.

그리고 당시 국경으로 추방된 나머지 북한이탈주민은 모두 중국으로 가지 않고 다시

탈출하여 베트남 등을 떠돌고 있는 것으로 취재되었다 .3 3 ) 이 사건은 국내에 북한이탈

주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라는 문제에 관한 광범위한 여론을 불러일으켰으나 김영

삼 정부는 당시 별다른 대책을 수립하지 못하였고 , 결국 정책의 혼선으로 북한이탈주

민을 사지로 내모는 결과를 초래했다 .

다음으로 김용화씨 사건은 북한이탈주민의 지위와 관련한 모든 문제를 총체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라고 할 것이다 . 19 8 8년 함흥철도국 소속 승무지도원으로 근무하던 중

우연히 발생한 철도사고로 처벌의 위협을 느껴 중국 길림성으로 탈출한 김용화씨는

19 9 2년 한중수교가 체결되자 북경주재 한국대사관을 세 차례나 찾아가 망명을 요청했

으나 한국대사관측은 북한을 탈출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김씨의 망명요청을 거절했

다. 이후 생명의 위협을 느낀 김용화씨는 19 9 5년 2월 베트남으로 밀입국하여 현지 한

국대사관에 다시 망명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하고 밀입국혐의로 베트남 경찰에 체포되었

다. 이후 김씨는 이송도중 탈출, 다시 중국으로 돌아와 같은 해 6월 충남서산 앞바다

에 도착 , 마침내 남한에 밀입국하게 되었다.

그러나 남한정부는 김씨에 대해 중국인거민증 (이에 대해 김씨는 위조거민증이라고

항변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탈북자로서의 지위를 인정

하지 아니하였고 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되어 있던 중 중국으로 강제송환이 결정되었다.

이후 3년간 체류하고 있으면서 정부를 상대로 강제퇴거명령취소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소송이 장기화되자 이를 취하한 후 19 9 8년 4월 18일 일본으로 밀항했으나 일본해상

보안청에 체포되었다. 이후 일본정부 역시 중국신분증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중국송

환을 결정했고 김씨의 난민신청도 기각했다 . 한편, 이와 관련하여 유엔난민고등판무관

실에서는 난민지위에관한조약에 따라 김씨가 정치적으로 박해받을 가능성이 있는 난

19 9 8

3 3 ) 시사저널 , 19 9 8 . 1 .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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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인지를 판단하기로 했고, 김씨는 퇴거처분명령취소청구소송을 일본 후쿠오카지방법

원에 제기하여 19 9 8년 8월 10일 재판이 시작되었다 . 이 사건 역시 정부의 정책 부재

로 인하여 북한이탈주민이 동아시아 각국을 떠돌아다니게 되는 비극을 몰고 온 예라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대표적인 예 이외에도 19 9 8년 12월에는 중국공안당국이 중국 지린성 통

화시에서 대대적인 단속을 벌여 탈북자 15 0여명 가량을 북한으로 압송했다는 보도가

있었고 이에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이 위 사건 조사에 착수키로 결정한 바 있었다 . 그

리고 식량을 구하기 위하여 중국으로 탈출한 북한주민 , 러시아 벌목공이었다가 탈출한

북한주민의 수는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

현재 , 남한에 있는 북한이탈주민은 통일부 통계에 따르면 19 9 8년 9월까지 9 2 3명이

고, 이 중 사망과 이민자를 제외하면 7 24명이 남한에 있으나 이중 5 0 %만이 생업을

가지고 있고 , 3 0 %는 무직으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 . 한편, 북한이탈주민들은

19 9 8년 12월 1 1일 자유를 찾아온 북한인협회(가칭)를 결성했는데, 이들에 따르면 탈

북인사 9 0 %가 남한생활 적응에 실패했고 절반은 일자리가 없고, 6 5 %는 테러위협에

불안을 느끼며, 4 1%가 월평균 소득이 5 0∼10 0만원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인권과 관련한 국제엠네스티의 연례보고서 '

국제적인 인권단체인 국제엠네스티는 19 9 8년 6월 17일 연례보고서를 발간했다. 위

내용은 크게 심각한 식량부족의 현상과 유엔 자유권조약 탈퇴선언, 계속되는 공개처형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북한의 19 9 7년 인권상황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

나타났다 .

첫째 , 식량 부족이 심각한 상황이다. 국제엠네스티는 북한이 심각한 식량부족으로 고

통받고 있음을 지적하고 그 원인이 농업방식의 문제와 비료 등의 원료부족으로 생산량

이 낮아졌고, 전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교역이 차단됨으로써 수입이 불가능해져 식량부

족이 초래되었다고 보고했다 .

둘째 , 자유권조약 탈퇴선언이다 . 국제엠네스티는 북한이 19 9 7년 8월 소수자보호와

차별방지를 위한 유엔소위원회가 북한 인권상황을 비판하는 결의문을 채택한 것에 항

의하여 시민적·정치적권리에관한 국제조약 (자유권조약) 으로부터 탈퇴하고 , 유엔아동

권리위원회에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사실을 보고한 후 탈퇴성명을 함으

로써 북한이 유엔에서 채택된 인권조약에서 탈퇴를 시도한 최초의 국가가 되었다고 지

적했다. 국제엠네스티는 10월 유엔인권이사회는 어떤 국가도 조약을 승인한 후에 탈퇴

할 수 없으며, 조약에 탈퇴를 규정한 조항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한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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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했다 .

셋째 , 계속되는 공개처형이다 . 국제엠네스티가 북한 : 공개처형 - 쏟아지는 증언들

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최소 2 3명이 7 0년부터 9 2년 사이에 공개 처형되었다고 밝힌데

대해 9 5년 북한의 관리는 8 5년 이후 한 두건의 처형만 있었을 뿐이라고 국제엠네스티

에게 보고했다 . 국제엠네스티는 북한당국에게 사형제도를 폐지하고 , 7 0년 이후 사형선

고를 받았거나 처형된 사람들의 명단을 공개할 것으로 요구했다.

제50차 유엔인권소위원회의 북한인권관련 결의문 채택

제5 0차 유엔인권소위원회는 19 9 8년 8월 북한인권관련 결의문을 채택했는데 그 내

용은 출국 및 귀국 권리 보장할 것, 유엔인권보호활동에 협조할 것 , 인권 관련 조사보

고서를 북한에 배포할 수 있게 할 것 , 국제기구와 인도적 구호기구는 북한을 더욱 효

과적으로 지원할 것 , 인도적 지원과 함께 각 단체들은 북한내 인권상황에 대해서도 보

다 큰 관심을 기울여 달라는 것 등이었다 . 이는 이전의 북한인권관련 결의문보다 구체

적이고 강도 높은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인데 이로써 북한인권관련 국제여론이 북한의

보다 투명한 공개를 요청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

3.3.3 환경

환경문제를 다루는 N GO들은 환경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생성하고 전파함으로써

일반대중의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고 여론을 조성하며 이를 통해 환경문제

를 국내정치의 중요한 의제로 부각시키는 역할을 담당한다 . N GO는 또한 환경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이들이 속해 있는 국가의 정부와 국제기국에 직접 로비와 압

력을 행사함으로써 정부로 하여금 조약체결 노력에 참여하도록 하기도 하고 국제기구

로 하여금 원하는 환경문제를 의제화 하도록 한다 .

N GO는 이러한 역할을 통해 환경과 관련한 법적 구속력이 없는 규범을 창출하거나

법적 구속력이 있는 규칙을 창출하도록 한다 . N GO는 이렇게 창출된 환경레짐의 실질

적인 준수의 여부를 감시하고 , 실질적인 위반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해 경고를 발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기존의 환경레짐을 유지하는데 공헌하고 있다 .

환경문제는 분명 국지적인 발생원을 가지지만 그 피해는 문제가 발생한 특정 장소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적·세계적 규모로 확대된다. 특히 동북아 지역과 같이 각

국가들이 직접국경을 접해 있거나 좁은 해협이나 만을 공동으로 이용하면서 이를 경계

로 인접해 있을 경우 한 국가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들은 인접 국가들에 심각한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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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를 전가시키거나 또는 공동으로 이용하는 환경을 오염시키게 된다. 이러한 지역환

경문제의 해소를 위하여 그리고 인접국가의 내부 환경문제 해결을 지원하고 나아가 지

구환경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인접 국가들간 환경회의나 환경협약들을 통한 지역환경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다 .34 )

북한은 19 9 0년 12월 평양에서 산업오염의 감시와 예방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하여

산업오염과 공해방지대책을 논의했으며, 중앙통신을 통해 북한의 환경상태를 처음으로

보도했다 . 중앙통신은 보도를 통해 북한의 대기오염치가 국제적 대기보호 기준치의

1/ 10도 안되고 , 물토양의 위생기준도 세계적인 선진수준에 있으며 순천 비날론연합기

업소 , 남흥 청년화학연합기업소 등 공장들에서의 공해시설이 새로 개조되었다고 주장

한 바 있다 . 그러나 최근 보고되는 바에 따르면, 북한의 대기오염과 수질오염이 악화되

고 있고 , 산림황폐화도 심각한 정도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3 5 )

환경전문가들은 북한 환경문제가 환경의식 부재와 경제난에 따른 환경개선 투자부족

등으로 심각한 수준이라고 보고 있다. 석탄 위주의 에너지 소비로 인한 대기오염 , 폐

광·해안간척·공장지대 폐수 등으로 인한 수질오염 , 식량증산 목적의 뙈기밭개간과

연료확보 목적의 남벌로 인한 산림파괴 등이 북한 환경오염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 심지어 북한은 외화벌이 수단으로 19 9 7년 1월 대만으로부터 2년내 6만 배럴의

핵폐기물을 북한으로 이전하고 향후 14만 배럴을 추가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우리 정부와 주변국의 저지로 무산된 바도 있다.

북한 환경문제는 북한의 열악한 경제사정을 고려할 때 , 북한 스스로의 힘만으로 가

까운 시일 내에 해결하기 쉽지 않을 전망이며 오히려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데 그 심각

성이 있다.

따라서 환경관련 N GO , 학계 , 그리고 연구소 등 환경전문가간의 정보교류와 공동연

구를 촉진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이러한 민간차원의 교류는 지구환경과 동북아 환경문

제에 대한 교류가 우선되어야 한다. 환경 N GO의 남북한, 중 , 일 교류 장려와 함께 국

제간 N GO와 연계한 정보화와 자료교환 활성화는 남북민간교류를 더욱 촉진하는 계기

를 마련하게 될 것이다.

34 ) 최병두 , 환경사회이론과 국제환경문제 , 도서출판 한울 , 19 9 5 , p . 32 5 .

3 5 ) 김강녕 , 남북한의 환경문제와 환경정책 , 『국제정치논총』 , 제34집 1호 , p . 14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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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북한체제의 변화 가능성

4.1 남북정상회담

2 0 0 0년 6월에 있었던 남북정상회담은 분단 반세기의 역사에 일대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중대한 변화였다. 두 정상과 지도부는 2박 3일 동안의 만남과 공동선언문을 통해

서 반목과 대립의 역사를 마감하고, 평화정착과 통일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였다. 남과 북이 평화를 정착시키고 통일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반드시 합

의해야 할 내용은 많다 . 정치·군사적으로는 긴장완화의 실현과 평화체제로의 경로 , 그

리고 통일의 길에 대해서 합의해야 한다 . 사회·경제적으로는 광범위한 교류와 협력을

실현하고 이산가족 찾기 등 인도주의적인 문제를 해결하며 당국간 대화통로를 상설해

야 한다 .

남북정상회담이 기존의 남북관계를 근본적으로 전환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 동북아

국제질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 정상회담은 적대와 반목의 남북관계를

화해와 협력의 물결로 바꾸어 놓았으며 , 배제와 진압의 문화가 활개를 치던 한반도에

상생과 공영의 열정을 싹트게 했다.3 6 )

이번 정상회담이 거둔 성과는 크게 네 가지로 특징화 해서 설명해 볼 수 있다 .

첫째 , 남북관계를 대결 구도에서 공존의 패러다임으로 바꿀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

를 마련했다. 남북관계 변화가 탈냉전, 전지구적 지배관할권 (glob a l gov er n a n ce ) , 사

회주의권 붕괴라는 구조적인 환경에 직접 영향을 받으며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

둘째 , 분단이후 처음으로 남북한 두 정상이 만나서 신뢰를 구축하려 하였다. 이러한

양지도부의 인간적 신뢰구축 노력은 남북간에 긴장을 완화하고 향후 협력관계를 구축

하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

셋째 , 남북공동선언으로 나타난 합의가 지닌 의미이다 . 6·15 공동선언문은 남과

북의 최고지도자가 직접 합의하고 서명한 최초의 문서일 뿐만 아니라 이 선언문은 가

장 높은 합의를 의미하는 선언이라는 점이다.

넷째 , 북한이 대북포용정책의 진의를 어느 정도 이해하고, 이에 따라 평화와 변화를

향해 한 걸음 다가서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36 ) 이종석, 남북정상회담의 성과와 향후 전망 , 『정세와 정책』, 2000 . 7 . h t t p :/ / web .sej ong.org
/ k or ea / p u b lica t ion s/ ci/ 2 0 0 0- 0 7/ 0 1 .h t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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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교류협력의 증대

4.2.1 남북 주민간 접촉면 확대

남북한 주민간에는 여러 가지 목적으로 접촉이 필요하다. 상호왕래·교역·협력사업

을 위해서도 먼저 접촉을 통하여 의사교환을 하여야 할 것이다 . 따라서 남북교류협력

이 성사되려면 남북한 주민간 접촉이 개방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 그러한 측

면에서 N GO의 역할은 남북한 주민간의 접촉을 확대해 주었다 .

19 89년 6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기본지침 시행 이후 19 99년 12월말까지 금강산 관

광객을 제외한 남한주민의 북한방문은 신청 1,6 13건(13 ,0 3 1명) , 승인 1 ,52 9건(12 ,35 9

명) , 성사 1,4 05건(1 1,3 2 1명)이며, 북한주민의 남한방문은 신청 16건(66 9명) , 승인 15

건(6 59명) , 성사13건(6 37명)이다.3 7 ) 특히, 국민의 정부가 시작된 이래 199 9까지 북한

을 방문한 남한주민은 총 8 ,74 2명으로 198 9년부터 199 7년까지 9년간의 방북인원

2 ,4 08명의 3배를 넘어섰다. 구체적으로 남북한 주민간의 접촉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 금강산 관광사업 관련 방북은 비록 금강산에 관광이라는 특수한 접촉이라고는

하지만 금강산 관광선이 첫 출항한 이래 19 9 9년까지 15 8 ,6 2 8명이 북한을 다녀왔다.

또한 금강산 관광 및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현대관계자 등 실무인력의 방북이 계

속 진행되고 있다.

둘째 , 경제분야 관련 방북은 19 9 2년 10월 남포경공업단지 투자실무조사단의 방북이

후 한동안 중단되었던 기업인의 방북은 19 94년 남북경협활성화조치 이후 재개되었다.

19 9 8년부터는 성남전자, IMR I (컴퓨터모니터 제조업체)등 위탁가공 교역업체를 중심

으로 기술지도를 위한 방북이 성사되면서 기업인 , 기술자 등의 북한내 체류 기간이 한

달 내외로 늘어났다 . 19 9 9년에도 한국담배인삼공사, 엘칸토 등이 기술지도를 위해 방

북하였으며, 삼성전자도 전자제품 위탁가공사업을 추진하면서 기술지도를 위한 방북을

계획하고 있다.

셋째 , 사회분야의 관련 방북으로는 남북 국악인 서울·평양공연 , 남북통일축구대회

및 세계청소년축구대회 남북 단일팀 평가전 등 남북공동행사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19 9 2년부터는 종교인 등의 개별적인 북한방문이 성사되었다 . 그러나 19 9 6년까지는

북한이 체제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여 사회문화분야 교류를 기피함에 따라 이를 위한

남한주민의 북한방문은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다 . 민주노총과 조선직업총동맹이 남북노

동자축구대회 평양경기를 현대와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가 제1차 통일농구경기

대회 평양경기를 개최하여 방북이 성사되는 등 문화예술, 체육 분야 각 분야에서 북한

3 7 ) 통일부 , 2 0 0 0 통일백서 , p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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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넷째 , 대북경수로 건설사업 관련 방북은 19 9 5년에 부지조사단 및 의정서 협상을 위

한 대표단이 방북한 이래 경수로건설사업의 진전에 따라 관련 인원의 북한방문이 꾸준

히 계속되어 왔다. 19 9 9년 한해 동안 9 1 1명의 남한주민이 경수로사업 추진을 위해

방북했으며, KE DO금호사무소인원 , 한전 및 합동시공단의 건설인력 등 공사관계자들

이 신포부지에 장기체류하고 있다 .

마지막으로 북한주민의 남한방문을 살펴보면, 지금까지 성사된 북한주민의 주요 남

한 방문사례로는 남북고위급회담( 19 9 0∼19 9 2 )을 위한 북한대표단 서울방문 , 남북통

일축구대회 및 제6회 세계청소년축구대회 남북단일팀 평가전, 서울경기 참석, 산업시

찰을 위한 남한방문 등이 있다. 그러나 19 9 3년 유엔개발계획 (U N DP )이 서울에서 개

최한 두만강개발계획 관련 통신분야 전문가회의와 자원·산업·환경분야 전문가회의에

각 3명씩 참석한 이후로 19 9 8년까지 북한주민들의 남한방문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

4.2.2 북한의 국제금융 기구 가입노력

북한은 국제 사회로부터 차관이나 원조를 받기 위해 19 9 6년 이후 IMF , IB RD ,

ADB 등 국제금융기구 가입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 북한은 19 9 6년 초 IMF ·IBR D

관계자와 접촉하여 양 기구의 대북한 차관 자금 지원에 관심을 표명한 이후, 19 9 7년

6월 김형우 주U N 북한 대사가 IMF·IB RD가입문제 협의를 희망하는 서한을 발송하

였다 . IMF는 19 9 7년 9월에, IB RD는 19 9 8년 2월에 각각 조사단을 북한에 파견한

바 있으며, 앞으로 북한 공무원 및 관계자들에게 국제 금융 시장의 역할 , 시장경제제

도, 경제성장률·실업률 등 국제 규범에 입각한 각종 경제 지표와 통계 작성법 등을

교육할 계획을 갖고 있다 . 최근 보도에 의하면, 북한은 IMF와 IBR D가 홍콩에 개설한

교육 프로그램에 경제 전문가를 파견할 방침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제

금융 기구의 이 같은 대북 경제 교육은 북한으로 하여금 시장경제제도의 이해를 돕고

서방 기업과의 거래 등을 통해 개혁·개방을 촉진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ADB 가입과 관련해서는 19 9 6년 1 1월 김정우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 위원장은

ADB 가입시 필요한 절차, 관련 문서 , 의무 및 혜택 등에 대하여 문의한 바 있으며 ,

19 9 7년 4월에 ADB 가입을 신청하였다.

그 동안 북한은 그들의 경제 실상에 관한 정확한 통계 자료도 없을 뿐 아니라 외부

에 알려지는데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었는데, IMF와 IBR D가 요청하는 자료 건수

가 너무 많아 자료 요청 건수가 적은 ADB 가입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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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및 원조 획득을 위해 국제 금융 기구 가입을 원하고 있지만 그들의 경제 실상이 외

부에 적나라하게 노출되는 것은 체제 유지상 곤란하다는 입장 때문이다.

일단 북한이 국제 금융 기구에 가입하게 되면 북한의 경제 상황을 보다 정확하게 파

악하기 용이할 뿐 아니라 , 북한을 자본주의 경제권으로 편입하게 함으로써 개혁·개방

을 촉진시킬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다. 그러나 ADB의 가장 큰 출자국인 일본은

대북 관계 개선 전에는 일본의 자금이 북한에 지원되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

4.2.3 경제교류

남북경제교류협력의 증진

남북정상회담으로 인해 지난 10여 년 동안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진 남북경협이 이제

는 공식적인 경협으로 발전할 수 있게 되었다 .

9 9년 말 현재 남북교역 규모는 3억 3 ,0 0 0만 달러를 상회했는데 , 이는 북한의 대외

교역 규모 14억 8 ,0 0 0만 달러의 2 2 .3 %에 달하는 것이며 , 중국 (3억 6 ,0 0 0만 달러) ,

일본 (3억 4 ,0 0 0만 달러)에 이어 세 번째 규모다. 그러나 북한측의 요구에 따라 서류

상에 대한민국을 표시할 수 없어서 중국·홍콩·일본 등을 경유해서 교류가 이루어지

는 실정이기 때문에 중국 및 일본의 통계에 남한과의 거래가 포함되어 있다. 실질적으

로 남한이 북한 대외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가장 높음을 의미한다 . 이와 같이 북한

은 고식적으로 남한기업과의 경협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부분에서 경협확대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었는데, 이제는 남북한이 경협을 한다는 사실을 대내외에 천명했으

므로 남북경협은 공식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 남북경협이 확대·발전할 수 있는 기

틀이 마련된 셈이다 . 남북한 당국 차원에서 경협을 위한 법적 ,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

로써 보다 안정적인 남북경협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됐다.

6·15 선언 제4항의 민족경제의 균형 발전과 분야별 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내

용은 19 9 2년 2월 19일 발효된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

의서 (이하 기본합의서)의 제3장 남북 교류·협력 제15조 및 19 9 2년 9월 17일에 발

효된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3장 남북 교류·

협력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이하 부속합의서)의 제1장 경제 교류·협력 제1

조에 수록된 사항이다. 이는 공식적인 남북경협의 출발점을 기본합의서에 두고 있으며,

후속적인 당국 간 대화를 통해 부속합의서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제도적

틀을 하나씩 만들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기본합의서가 무력화된 상태에서 남북

한의 정치적 특성상 남북한 정상이 이의 실효성을 확인한 이상 구체적인 성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3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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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정을 통한 여건 마련

19 9 2년 북한은 사회주의 헌법 개정시 외국인 투자의 헌법적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

5 0여 건의 외자 유치관련 법규 및 시행규정을 제정·개정하여 투자 환경개선을 추진하

였다 . 19 9 7년 북한은 외화와 바꾼돈표 제도의 폐지, 환율의 현실화(변동환율제) , 자

영업의 허용 , 국영기업에 대한 독립채산제의 도입, 자유시장의 개설, 금융·무역·서비

스 분야의 인재 육성을 위한 대학 개설 등 획기적인 조치들을 시행하기 시작하였다 .

이와 같은 법규와 제도의 마련은 자유 시장경제와 자본주의적 요소를 도입하는 의미가

있다 .

대외개방 관련 간부 , 특히 젊은층 간부들은 개방정책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

으며 , 상당수는 대학에서 자본주의 경제학을 전문적으로 교육받음으로써 자본주의 경

제에 대한 이해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 북한의 체제 방어적 차원의 주민 통제에도 불

구하고, 주민들은 장사에 의욕적이며, 사적 경제 활동을 통해 돈을 버는 계층이 증가하

고 있다. 외국인 전용 상점과 노래방 등에서 외부인과 잦은 접촉을 통해 외부 정보를

접하는 기회도 증가되고 있다 .

그러나 북한은 헌법을 개정하고 , 국제기구나 국제N GO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으면

서도 이와 같은 활동이 북한체제 유지에 위협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여 체제 방어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3 9 ) 북한은 개방지역에 울타리를 철조망을 친다든지 모니터링지역을

제한한다든지 , 북한 주민의 외부사람과의 접촉을 최대한 방지한다든지 , 그들의 경제 실

상이 외부에 노출되는 자료 제출에 거부적인 태도를 보이는 사례 등이 그것이다. 또한,

북한은 2 0 0 0년도 신년 공동 사설에서 제국주의에 대한 환상은 독약과 같다 고 강조

하여 미일과 관계 개선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자본주의 사상 유입에 경계를 강화시킬

것이 예상된다.4 0 ) 특히 신년 공동 사설에서 제국주의자들의 평화와 인도주의에 속지

말 것 을 강조한 것은 최근 N GO 등 국제사회와의 접촉 증가에 따른 외부 사조 유입을

경계한 것으로 보인다.4 1)

북한이 폐쇄적으로 스탈린식 사회주의 형태로 운영되어왔던 과거 모습과는 달리 사적

38 ) 동용승 , 남북경협 전망과 확대방안 , 『정세와 정책』 , 2 0 0 0 . 7월호 참조

39 ) 홍양호 , 국제기구의 대북지원 활동과 북한의 개방 및 변화 , 『통일경제』 , 제4 9호 , 19 9 9 ,
h t t p :/ / www .h r i .co .k r/ n k / ex9- 10 .h t m

4 0 ) 연합뉴스 , 2 0 0 0 . 1 . 6일자

4 1) 실제적으로 북한에서 구호활동을 벌이고 있는 국제지원단체는 총 16개이지만 이중 일부 단

체가 북한 철수를 시행했고 , 몇몇 단체들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9 8년에 국경없는

의사회 (M SF ) , 세계의사회 , 9 9년 12월에 영국의 구호기관인 옥스팜 (Oxfa m ) , 2 0 0 0년

도 3월에 프랑스 민간 구호기관인 기아추방행동 (ACF )이 북한 당국의 관료주의와 주민접

근 제한 등의 이유로 북한에서 철수했다 . 한겨레신문 , 2 0 0 0 . 3 . 1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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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허용 등 자유시장 경제적 요소의 도입을 촉진시키고, 북한 주민들로 하여금 물질

주의적·개인주의적 가치관을 잉태시키며, 북한을 국제화시키면서 국제 규범을 배우게

하는 등 부분적인 변화를 유도하는데 기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대외경제정책의 변화

북한은 2 0 0 0년 들어 대내외 경제정책에서 기존 정책들을 지속하는 측면도 있지만,

많은 부분에서 다양한 변화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기존의 외교 노선 원칙인 자주·평화·친선과 반제 투쟁을 위한 진보적 인

민들과의 연대를 이례적으로 언급하지는 않고 있다. 그것은 구사회주의권 및 비동맹권

국가들과의 관계 진전에 한계를 느끼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실제로 북한은

최근 들어 재정난 및 외교적 성과 부진에 따라 비동맹 국가들에서 공관을 대폭 축소해

왔다 . 이런 맥락에서 앞으로 북한은 전통적인 외교 지지 기반이었던 비동맹 외교위주

정책을 변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최근 들어 북한은 미·일·중·러와는 물론 유럽연합(E U )등과의 관계를 복원 , 확대

하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지난 1월 4일에는 이탈리아와 수

교에 합의하는 등 대서방 외교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움직임은

올해 더욱 활발해 질 전망이다 . 경제난 극복을 위해서 북한은 다른 국가들과의 관계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

북한이 미국과 고위급회담을 추진하는 것이나 일본과 수교 교섭에서 진전을 이루는

것 등은 개방을 통한 북한의 변화 유도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것이다 . 그러나 북한의

이러한 움직임이 단기적으로 남북 당국 접촉을 지연시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사전 대비를 해야 할 것이다 . 또한 북한의 대미·대일 관계 개선이 남북 관계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미일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사전 조율을 해야 할 것

이다 . 북한의 선택에 따라 북·중의 관계가 밀착되고 북·러 관계가 속히 회복될 가능

성이 있으므로 그럴 경우 국제연합난민고등판무관 (U n it ed N a t ion s H igh Com m i-

ss ion er for R efu gee s : U N H CR )의 난민 판정을 받은 탈북자를 북한에 강제소환

시키듯이 우리의 국익에 반하여 북·중·러 간에 담합이 있을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해

야 할 것이다.

한편, 북한이 이탈리아와 수교하는 등 E U 국가들과의 관계 복원 및 확대에 적극 나

설 것이며, 그것은 결국 북한을 국제사회에 끌어 내오는 데 효과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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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인권·환경문제

4.3.1 인권문제

민주국가에서는 인간의 존엄성을 가장 중요시하여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게되

는 권리로 인권을 정의한다 . 그러나 북한 등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개개인을 단지 전체

조직의 일부분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공민으로서의 의무만을 강조할 뿐 개인의 인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 예를 들어 북한 헌법에서는 공민의 권리와 의무는 하나는 전체

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 원칙에 기초한다 (제6 3조)고 규정하여

집단 이익을 우선하고 있으며, 형법에서도 유추해석 , 형벌조문의 추상성 등을 인정하여

근대형법의 대원칙인 죄형법정주의 및 유추해석 금지가 무시되고 있다 .

또한 , 유일사상 체계로 인해 주민들의 시민적·정치적 자유권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

으며 ,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등 양심에 따른 의사표현도 통제하고 있고, 형식

적인 투표와 야당 부재 현상도 아직까지 지속되고 있다. 19 9 7년 2월 귀순한 황장엽씨

에 따르면, 북한은 각 단위마다 설치된 비정규적 사회통제기구인 법무생활지도위원

회 ( 19 8 2년 12월 설치)가 사법기관을 대신하여 주민의 일탈행위를 규제할 뿐만 아니

라, 지도층 인사까지도 통제하고 있다 고 한다.

또한 계급상의 집단주의에 입각하여 개인의 자유권을 무시하는 한편 인권의 상대성

을 강조하고 법보다 당방침의 우위, 공개처형 관행 등으로 생명과 신체의 존엄성을 경

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거주·이전의 자유도 엄격히 통제해 왔으나 최근에는 식량난으로 인한 주민의 유민

화 심화 등으로 통제가 다소 이완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 국제사회의 인권개선 압

력에 대한 조치의 하나로 19 9 8년 9월 15일 개최된 최고인민회의에서는 헌법개정을

통해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는 조항 7 5조를 신설한 바 있다.

북한 인권문제는 국제사면위원회 (Am n es t y In t er n a t ion a l )등과 같은 유력N GO가

국제사회의 여론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과의 국제적 연대활동을 하는 국내

N GO의 역할이 중요하다 .

130



<표 7> 1999년 북한인권 관련 발표내용

보고서명 발표일자 주 요 내 용 비 고

국제사면위원
(A mn esty

Int ' 1)
「98년도

세계인권 상황
연례보고서」

99.6.16

수천 명의 주민이 기아로 사망
- 충성도와 경제적 생산능력에 따라 식량 배급
정부의 통제로 인권관련 정보수집 제약, 주민
은 인권침해에 취약한 실정
수천 명의 정치범 수감, 수건의 사형집행 미
확인 보고

평가기간
:' 98.1.1∼

12.31

연례보고

F reedom
H ou se 「98- 99
세계자유 상황

평가서」

'99.11.4

북한은 정치적 권리와 시민적 자유가 가장 열
악한 7등급 국가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이며 가장 강력
하게 통제되는 국가
- 임의적인 체포, 구금, 정치범 처형, 잦은 약
식처형 등이 자행됨.

연례보고

F reedom
H ou se

「20세기
정치변화 고찰

보고서」

' 99.12. 7
북한은 20세기 마지막 남은 전체주의 국가(5
개국)의 하나

20세기
결산

F reedom
H ou se

「20세기 최종
인권보고서」

'99.12. 21
북한은 정치적 권리와 시민적 자유수준이 가
장 열악한 7등급 최악의 국가

〃

Hum an Right
W at ch (美)
「세계인권

보고서 2000」

'99.12. 10
북한은 베트남, 미얀마, 싱가포르와 같이 인권
기구 활동을 불허

〃

미국무부
「연례 인권

보고서」
'99.2.26

독재국가이며 집회·결사 등 정치적 활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체제
공개처형 등 자의적 처형과 정치범에 대한 자
의적 구속 빈번

연례보고

미국무부
「국제종교자유

보고서」
'99.9.9

북한의 종교의 자유 보장실태는 아랍권 국가
들과 함께 매우 열악

- 북한의 이익에 기여(외국원조 매개자)하는 경
우 외에 조직적 종교활동 불가

연례보고
(제1회)

英T h e
Ob serv er紙

「세계인권지수
」

'99.10. 24

북한은 인권침해접수 21점으로 세계 7번째 인
권침해 국가
- UN의 HDI 가중치에 의한 가중인권지수로는
인권침해 서열이 유고에 이어 세계 2위

사법제도를 벗어난 사형·구급·재판 등 인권
침해가 심각

연례보고
(제2회)

자료 : 통일부, 통일백서 2 0 0 0 .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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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관점에서 정부는 북한인권 관련 민간단체의 국내외 활동을 지원하는데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국내에서 북한인권 문제를 주요 관심사로 하는 N GO는 북한인권개선운동본부 , 북

한동포의 생명과 인권을 지키는 시민연합 , 그리고 북한의 민주주의와 인권실현을 위한

네크워크 등 3개가 있다 .

북한인권 문제는 국제적으로도 주요한 관심사이다. 19 9 9년 한 해 동안 국제인권기

구 및 국제인권N GO 등의 북한인권 문제 관련 발표내용은 <표 7 > 과 같다.

4.3.2 환경문제

북한이 정책적 차원에서 환경문제에 관심을 나타낸 것은 지난 19 8 6년 환경보호법을

채택하면서부터이다. 북한은 지난 19 8 6년 4월 최고인민회의 제7기 5차회의에서 5장

5 2조로 구성된 환경보호법을 제정, 공해방지 및 환경보호를 위한 각종 시책을 추구해

왔다 . 또한 개정된 19 9 2년 헌법에서는 생산에 앞선 환경보호위원회를 신설하였으며,

19 9 3년 6월 세계환경의 날을 맞아 최초로 기념행사를 개최하였다. 또한 환경보호법을

집행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시행규정을 19 9 5년 1 1월 정무원의 결정으로 채택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2 0 0 0년 8월 제2차 남북장관급 회담을 통해 임진강유역 공동수해방지

를 위한 남북당국간 실무접촉을 갖자는 우리 정부의 제의를 수용하는 등 정부 및 민간

차원의 남북간 직접적인 환경협력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접근해 오고 있다 . 또한 , 세계

자연보존연맹·유네스코·유엔환경회의 등 관련 국제기구가 제3국에서 개최하는 환경

회의에서 남북한 환경 전문가간에 간헐적인 접촉이 있었다 . 그렇지만 19 9 8년 10월 발

기된 동북아산림포럼은 북한과 중국 등의 산림 황폐화 방지를 위한 N GO간 의 국제

적 연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

19 9 9년 북한의 이러한 자세에 다소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 주목된다. 우리 민간단체

가 추진하는 산림복구 지원과 금강산 솔잎혹파리 방제 지원 등 대북지원을 매개로 한

환경협력에 북한이 일부 호응한 것이다.

산림복구지원은 사단법인「평화의 숲」이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이 단체를 통해

19 9 9년 한 해 동안 3회에 걸쳐 9천여 만원 상당의 산림 기자재가 북한에 지원되었다 .

지원 품목은 소나무 종자·잣나무·컴퍼스·줄자 등이다 . 또한 19 9 9년 9월 2 2일 북

경에서 「남북임업전문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효율적인 지원을 추

진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 회의서 우리측은 판문점 등 육로를 통한 지원물자

수송을 요청하였으며, 북한의 「산림보호연구소」관계자들은 3년 내 3 8만 정보의 산림

을 녹화할 계획이라며 우리측의 계속적인 지원을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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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 솔잎혹파리방제 지원은 사단법인「한국수목보호연구회」가 금강산 지역의 솔

잎혹파리 방제를 위해 북한 「금강산관광총회사」와 합의하에 추진하고 있다 . 이 사업

과 관련하여 19 9 9년에 금강산 피해지역 실태조사 (4 .9∼12 ) , 약제주입 등 방제기술

교육 (6 .9∼14 ) , 방제효과조사( 10 . 14∼17 ) 등을 위해 「한국수목보호연구회」관계자

13명이 3회에 걸쳐 방북 하였으며 살충제 등 3천여 만원 상당의 관련 기자재가 북한

에 지원되었다. 특히 이 사업은 우리 기술진이 북한주민 3 0여명을 상대로 직접 방제기

술 교육을 실시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크며, 방제효과 조사에서 8 5 % 이상의 살충률을

확인하는 등 남북환경협력의 모범 사례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정부는 민간차원에서 추진되는 남북환경협력 사업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19 9 9년 10월 2 7일 「민간차원대북지원에관한처

리규정」 (통일부고시)을 제정하여 자연재해예방 차원의 산림복구 및 환경보전 사업을

남북협력기금 지원대상 사업의 하나로 규정하는 등 정부차원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장

치를 마련해 놓고 있다.

5. 결론

N GO의 역할과 영향력이 증대되고 있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다. 이는 국가와 시장

에 대한 새로운 감시 세력으로서 N GO의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는 시대적 특성에 기인

한 현상이다 . 따라서 북한체제의 변화를 위한 N GO의 역할 분석은 매우 시의적절하다

고 할 수 있다.

N GO가 대북 인도적 지원이후 북한체제에는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첫째 , 분단 5 5년만에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면서 한반도에 평화와 화해의 무

드가 조성되고 있다. 남북적십자회담, 당국자회담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북한에 대한

대규모 지원이 이루어질 듯 하다. 이미 한국정부는 5월, 8월 사이에 비료 3 0만톤을 북

한에 지원하였다 .4 2 )

둘째 , 북한의 미사일발사 유예선언의 재확인과 미국의 대북경제 제재 조치가 일부

해제되었다. 물론 만족할 정도로 경제제재 조치의 해제가 이루어 진 것은 아니다 . 그러

나 북·미 고위급 회담의 성사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고 , 북·미 대화의 진전에 따라

추가적인 제재 해제 조치도 기대해 볼 수 있다.

4 2 ) 북한비료지원은 2 0 0 0 . 5 . 18 ∼ 6 . 2 7 (4 1일간) 비료 2 0만톤을 남포 , 해주 , 원산 , 흥남 ,
청진 등 5개항에 선적했다 . www .u n ik or ea .go .k r/ loa d/ C34 .h t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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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 북한 경제가 19 8 9년 이후 10년만에 처음으로 19 9 9년에 플러스 성장을 기록

하였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19 9 9년에 북한 경제는 6 .2 % 성장하였고, 농업의 경우 양

호한 기상여건과 외국의 비료지원으로 10 . 1% 증가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정부차원의 대북지원 방향과는 달리 민간차원의 대북지원은 민족화해와 동질성 회복

에 큰 효과를 가져온다. 민간단체가 대북지원에 직접 참여하는 자체가 관계개선에서

민간의 참여 폭을 확대시키기 때문이다. N GO를 통한 인도적 대북지원은 규모면에서

작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으나, 정부차원의 지원이 지니는 경직성 및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다는 점에서 북한측은 N GO의 대북지원을 비교적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고 있다.

N GO의 대북지원의 확대는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경감시킬 뿐만 아니라 자본주의 세

계에 대한 불신 및 적대감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어 북한의 변화를 촉진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다. 남북 주민간 접촉의 확대를 통해 상호 적대감 및 이질화를 해소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하여 접촉을 통한 변화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또한 N GO의

대북 지원은 남한 사회 내부의 자발적 운동에 기초한다는 점에서 통일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데도 긍정적인 기여를 하게 된다 .

따라서 N GO를 통한 북한체제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N GO의 활성화 방안이 적

극적으로 필요하다.

첫째 , 국내 N GO의 연대이다. 국내 N GO간 공동 사안에 대한 국민 운동의 전개와

정보교류 그리고 정부와의 정책 협의 등을 통해 활동력을 제고해 나가야 한다. 또한

국제 N GO들과 네트워크나 연합조직을 만들고 새로운 통신기술을 사용하는 연락망의

구축이다 .

둘째 , N GO 주도의 대북협력 사업에 대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다 . 민간차원의

남북협력은 남북간 신뢰를 회복하고 협력의 계기를 마련하는 핵심영역 가운데 하나이

다 .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①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에 N GO참여를 제도화함으로

써 정책결정과정에 합류 할 것 , ② 협력사업 승인 절차를 간소화 할 것 , ③법·제도

정비로써 남북교류협력법 , 각종 세법 등 현실과 상충되거나 시대에 뒤떨어진 법조항

은 개정 또는 폐기할 것 , ④ N GO의 대북지원사업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이 확대할

것 등이다 .

셋째 , N GO가 당면한 과제인 전문성과 재정의 해결이다. ① 전문성으로는 지속 가능

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평가해야 한다 . 북한의 인도지원사업은 긴급구호에서 보다 본

격적인 개발협력사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 이미 대북지원 민간단체의 활동 중심이 이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데 북한 당국과 깊이 있는 협의를 통해 농업 , 축산, 의료 , 환

경, 교육 등 여러 분야에서 구조개선모델을 만들기 위해 보다 전문성 있고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추진해야 한다. ② 재정의 문제는 현재 N GO에 대해 남북교류협력기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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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 정부는 19 9 9년 제6 0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인도적

차원의대북지원사업처리에관한규정 을 의결하여 7단체가 4 6 .4 9억원의 남북교류협력기

금을 지원받게 되었다.4 3 ) 물론 당장 N GO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매칭펀드 제도를 도

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N GO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고려될 부분이다.

매칭펀드제도는 N GO가 특정 프로젝트에 필요한 자금의 일정 부분을 자체 재원으로

충당하는 조건에서 정부가 나머지 부분에 대한 재정 지원을 하는 것을 말한다 .

넷째 , N GO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정부차원의 제도적 지원뿐만 아니라 학문적으로도

N GO에 대한 연구를 체계적으로 진행시킴으로써 N GO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함양시

켜야 한다.

4 3 ) 이용선 , 남북정상회담과 향후 대북 민간운동 전망과 과제 ,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창립 4
주년 활동 자료집 , 2 0 0 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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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문 】

19 9 2년 8월 한중관계 정상화 이후 한중간의 경제협력은 매우 눈부신 발전을 거듭했

다. 한·중 수교는 중국의 경제외교와 한국의 북방외교의 부산물이라 할 수 있으며, 양

국의 발전은 경제협력관계의 발전을 모태로 점차적으로 경제·외교·과학기술 등으로 영

역을 넓혀갔다. 즉, 경제협력의 발전이 양국관계발전을 더욱 공고히 했다고 할 수 있다.

중국세관통계에 따르면 19 9 9년 말 두 나라간의 교역 규모가 2 5 0억달러로 19 9 2년 수교

당시의 5 0억달러에 비해 5배 이상 증가하는 등 수교후 금융위기 발생해인 19 9 7년 말까

지 연간 3 7 .8 %의 급성장세를 기록해 왔으며, 19 9 9년말 통계에 따르면 중국은 이미 한

국의 제3대 교역대상국이다. 투자부문 역시 중국의 세관 통계에 따르면, 19 9 9년말까지

계약기준으로 총 12 ,7 2 6건, 16 3 .2 1억달러로 이미 미국에 이은 제2의 해외투자대상국

이 되었고, 한국은 중국의 네 번째 교역 대상국이자 계약기준 제6대 투자국이 되었다.

양국의 경제협력의 발전은 현재 양국의 국가이익에 부합하며, 더불어 한반도의 안정

에 커다란 공헌을 하고 있다고 본다. 중국은 현재 중국 사회의 통치를 유지하기 위한

가장 급선무는 자기 발전 , 종합국력 제고 , 인민생활 수준향상에 있고 , 그 전제조건은

바로 안정유지이며 , 외교는 內政의 연장이므로, 제일 중요한 임무는 국내 건설을 위해

평화적 주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 따라서, 중국이 한반도 문제에서 바라고 있는 최

고의 목표는 현상유지이고, 중국 자신의 경제 발전을 위한 안정된 외부 환경의 확보일

것이다. 때문에 한반도의 안정을 위해서는 남북대화의 진전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인

식했고, 이것은 바로 한국과 수교를 원했던 이유중의 하나이다 . 한중 양국은 수교이래

동반자관계 수립까지 , 다른 국가가 짧게는 2 0년에서 길게는 5 0년에 걸치는 시간을 , 단

지 6년이라는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이룩하였다.

한·중간의 경제협력관계가 지속발전을 유지하는 한 , 한반도의 긴장상태는 없을 것

이다 . 더욱이 최근 김정일은 베이징 방문과 남북정상회담 당시의 발언 등을 통해 鄧小

平의 개혁개방의 위대한 업적을 언급하고, 중국이 추진한 개혁정책을 지지한다고 표함

으로써 북한이 새롭게 경제개혁을 수용하여 중국을 조언자로 받아들일 수 있음을 시사

하였다. 북한이 개혁개방의 노선으로 접어드는 이때 , 중국 역시 자국의 경제발전을 위

해 한반도의 안정을 최고의 외교목표로 선정하고 있으므로 중국은 북한에 개혁개방을

성공적으로 이끈 표본이자 선배로서 조언자의 역할을 톡톡히 할 것이며 , 이는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에 안정과 평화를 안겨다 줄 것으로 믿는다 . 그러나 이러한 분위기가

중국의 자국 이익 추구의 목적으로 한반도의 현상유지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대만

카드를 적절히 이용하며 , 더불어 한국은 중국과의 지속적인 경제교류협력을 통한 대화

와 해결방법을 모색하며, 북한의 개혁개방을 통한 체제의 和平演變을 조성해 남과 북

모두에게 혼란을 야기치 않는 한반도 통일을 이룩해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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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9 9 2년 8월 24일 韓·中수교이래 7년여 동안 양국은 교역 및 투자규모 등 경제적

으로 눈부신 발전을 이룩하였다.

중국세관 통계에 따르면 19 9 9년 말 두 나라간의 교역 규모가 2 5 0억 달러로 19 9 2

년 수교당시의 5 0억 달러에 비해 5배 이상 증가하는 등 수교후 금융위기 발생해인

19 9 7년 말까지 연간 3 7 .8 %의 급성장세를 기록해 왔다 . 19 9 9년말 통계로 보면 중국

은 이미 한국의 제3대 교역대상국이자 미국에 이은 제2의 해외투자대상국이 되었으며 ,

한국은 중국의 네번째 교역대상국이자 계약기준 제6대 투자국이 되었다.

더욱이 한중간의 경제교류 발전은 단순한 상품교역의 증대에 그치지 않고 상당 규모

의 자본과 인력 및 기술의 이동에까지 이르고 있어 양국 경제의 상호의존도가 급속히

심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요소부존의 상이성, 경제발전단계의 적절

한 차이 , 지리적·문화적 인접성 등 양국 경제사이의 높은 상호보완성을 반영하고 있

는 것이다.

양국관계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유지라는 공동인식아래 , 비단 경제분야 뿐만 아니

라, 정치·외교·문화 등 전방위 교류협력 발전단계에 진입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군사부문의 교류가 단지 차관보급 교류에 미치는 등 아직도 미흡한 부문이 많은 편이

다. 이러한 한중교류에서 발전이 미흡한 영역은 양국 , 혹은 그중 일국의 국가이익에 부

합하지 않기 때문에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어느 국가를 불문하고 외교상 예외없이 공통되는 특색이 있다. 그것은 바로 자국의

이익이라는 가치관을 통하여 문제를 해석하고 계획하며 더불어 때로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타국에 그에 상응하는 것을 요구한다는 사실이 다. 李東熙교수는 그의 저서 『정

치학원론』중에서 「국제정의·세계평화라 하더라도 자국의 입장에서 해석되는 정의·

평화에 지나지 않으며, 국제적 경제질서 또는 국제법 질서라 하여도 결국 자국에 유리

하거나 납득되는 질서에 불과하다 . 인류사회의 번영이라는 것도 자국의 번영이라는 이

론에서 출발한다」라고 역설한다 . 李교수의 이 언급은 각국의 국가이익 , 즉 각국의 실

리외교의 본질을 가장 잘 설명해 준다고 할 수 있다 .

국제정세가 변함에 따라, 중국의 대외정책 또한 그에 상응하여 자국의 국가이익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조정해졌다 . 특히, 중국의 개혁개방정책실시 이후 중국은 대외정치

에서 전방위적 대외개방정책을 표방하며 경제외교 수행에 힘을 기울였다 . 경제외교는

이미 총체적 중국 외교의 주요한 구성부문이 되었으며 ,1) 이미 커다란 성과를 취득하였

1) 李長久 , 「經濟外交」 ,『中國外交』 , (北京 :中國人民大學 , 2 0 0 0年 第6期) , p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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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렇듯 경제외교의 기치아래 중국경제는 눈부신 성장을 거듭했으며 , 경제적 역량은

중국의 총체적인 종합국력을 신속하게 제고시켰다 .

본 연구는 정치는 사회주의를, 경제는 자본주의 정책을 고수하는 , 즉「中國特色의 社

會主義」를 표방하는 중국의 對한반도정책과 對韓 경제교류협력을 통해 중국 외교정책

의 실제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더불어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대한 중국의 역할과 한중

경제협력 발전방안을 연구해 보고자 한다 .

본 연구의 주된 연구방법으로는 역사연구법(H ist or ica l An a ly s is ) , 문헌분석법

(Docu m en t An a ly sis )과 내용분석법(Con t en t An a ly sis )을 채택한다 .

1 . 문헌분석법 (Docu m en t An a ly s is ) : 한·중관계 및 남·북한관계에 있어 각 시기

중국과 남·북한 각국 지도자의 담화와 정부 또는 黨의 공개서류 등을 분석한다.

2 . 역사연구법(H is t or ica l An a ly s is ) : 중국의 對한반도정책의 변천과정 및 한·중

경제교류협력관계의 과정 등 역사와 유관한 내용을 분석한다.

3 . 내용분석법(Con t en t An a ly s is ) : 韓中경제교류 왕래의 실제진전과 한·중 양국

의 경제전략의 변천 및 대외경제무역관계의 상황을 분석한다.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 즉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 부문은 중화인민공화국 성립후 ,

남·북한 분열이후부터 현재까지이며 , 본 연구가 한·중경제협력을 위주로 다루고 있

기 때문에 , 시간적 범위는 19 7 8년 중국 개혁개방이후이며, 그 중에서도 한·중 수교

이후가 될 것이다 . 한·중간의 외교관계 성립 역시 양국의 국가이익의 기초아래 중국

의 경제외교와 한국의 북방외교의 결정판이라 할 수 있다 .

2.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과 실리외교

2.1. 실리외교의 정의

모든 국가의 외교정책은 우선 본국의 독립(in d ep en d en ce )과 국가안전(s ecu r it y )을

유지하는 것이고, 둘째 본국의 경제이익 (econ om ic in t er es t s )을 도모·보호하는 것이

다. 사실 , 외교정책의 목표는 국가규모의 대소를 불문하고, 국가이익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 그런즉 , 혹자는 말하기를 외교정책은 국가이익을 실현하기 위함이며 , 국가목표의

일종의 수단이라 할 수 있다.2 ) 그러므로 외교정책의 목표는 국가이익의 변화에 따라

변화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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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대전후 한반도는 미·소 진영에 의해 남북으로 분리되었고, 남·북한은 각각 자

유주의와 공산주의 체제를 받아들여 남북분단이후 4 5여 년 간 이데올로기에 의해 외교

관계 역시 표면상 철저한 敵友정책을 취했다 할 수 있다 . 그러나 사실상 국제사회에서

敵友관계는 시시각각 변화하고 있다. 특히 탈냉전시대로 접어들면서 이데올로기로 인

한 적우관계는 점점 자취를 감춰 ,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반자로, 오늘의 동반자가 내일

의 적으로 변화할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 즉, 국제사회에서는 더 이상 영원한 우방도,

영원한 적대관계도 없는 것이다 . 그렇다면, 탈냉전시대에 접어들면서 新敵友관계를 가

름 짓는 주요한 요소는 과연 무엇인가? 다름 아닌 국가이익 (n a t ion a l in t er e s t s )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외교정책은 바로 국가이익과 국가목표의 총화이다. J a m es Ros en a u는 「외교정책

제정의 주요목적은 국가가 외재적 환경을 제어하여, 본국에 유리한 조건을 유지함을

달성하는데 있으며 , 또한 국가에 불리한 형세를 전환시키는데 있다」3 )라고 정의한다.

H a n s J . Mor gen t h a u는「만약 세계정치가 국가로 구성이 된다면 , 국제정치중에서

실질상 최후의 언어는 바로 국가이익일 수밖에 없다」4 )라고 지적한다. 어떤 학자는 국

가이익을 간단하게 「대체로 국가생존을 만족시키고 국가발전에 필요한 것이 국가이익

이다」5 )라고 정의할 수 있다고 한다. Don a ld N u ech ier lien은 외부환경조건이 국가

에 미치는 영향의 중요성에 의거하여 , 국가이익을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6 )

1 . 지속성 이익(기본이익)

( 1) 생존이익 : 적군의 군사행동의 공격을 받았을 때, 국가생존을 위협할 때는 생

존이익방면에 속하며 , 이는 매우 위험하고 긴박한 상황이다.

(2 ) 긴요이익 : 국가정치, 경제와 국민의 복지 등에 심각하게 영향을 주는 사항으

로, 국가의 안전에 위협적 영향을 끼치는 것은 이에 속한다.

(3 ) 주요이익

(4 ) 주변이익

2 . 가변이익 : 국제와 국내의 변화에 따라 생기는 반응에 따른 이익을 말한다.

상기의 내용에 비추어 보아 , 국가이익은 그 국가의 외교정책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2 ) N . P a d elfor d , In t er n a t ion a l P olit ics , (N ew York : Ma cm ill a n , 19 54 ) , P .32 0 .

3 ) Ch a r le s Zor gbib e原著 , 胡祖慶譯 , 國際關係 , (臺北 :五南出版社 , 19 9 0 ) , p p .4 4 - 4 7 .

4 ) 陳漢文編著 ,在國際舞臺上-西方現代國際關係學淺說 , (臺北 :谷風出版社 , 19 8 7 ) , p p .2 6- 2 7 .

5 ) 張季良主編 , 國際關係學槪論 , (北京 :世界知識出版社 , 19 8 9 ) , p p .54 - 5 5 .

6 ) 林碧炤 , 國際政治與外交政策 , (臺北 :五南出版社 , 19 9 0 ) , P .2 8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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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할 수 있다. 현실주의자들은 외교정책을 「한 국가가 자국의 이익을 추구할 때 ,

타국을 대하는 행동의 과정이다」7 )라고 정의한다 .

국가이익 문제에 관해서, 毛澤東과 周恩來도 역시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 , 먼저 周恩

來는 194 9년 12월 외교부 창립 대회에서, 대외·대내 모두 국가 이익 수호를 위해

업무를 진행해야 하며 , 대내는 말할 필요 없고, 대외적으로는 외교가 바로 제 일선의

업무이다 . 8 )라고 하였으며, 19 5 8년 毛澤東은 소련이 제기한 연합함대 등 중국의 주

권에 해가 되는 건의에 견주어, 蘇聯駐華大使 尤金에게 말하기를, 손가락 반마디도

양보할수 없다 라고 말하였다.9 ) 이는 중국 지도자의 「국가이익」에 대한 견해를 잘

나타내 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

과거 수 십년 동안 , 중국은 국가주권, 국가안전, 국가전략이익을 지키기 위해 굴복하

지 않고 투쟁을 해왔으며 , 鄧小平은 국가이익을 평화공존5원칙의 기본정신과 결합하여

사고하였다.

19 8 9년 10월 닉슨과 담화시 鄧小平은 말하기를 , 국가와 국가간의 관계를 고려해

볼 때 , 마땅히 국가자신의 전략이익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자신의 먼 전략이익에 착

안해야 하며, 동시에 상대방의 이익 역시 존중해야 한다, 그리고 역사적 은혜와 원한을

따지지 말고 , 사회제도와 이데올로기의 차이를 따지지 않으며 , 국가의 대소 , 강약을 나

누지 않고 서로 존중하며, 평등하게 대한다면, 무슨 문제든지 적절하게 해결할 수 있

다. 10 )

어떠한 국가라도 국가의 대소를 불문하고 , 반드시 자국의 이익을 축구하며, 자국의

안보를 추구하거나 대외적으로 국력 신장을 추구한다 .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는 여전히 외교 공간을 확장시키고 , 군대를 정비하고 무력을 강화시키며, 타국과

충돌 혹은 협력하기도 한다 .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李東熙 교수가 지적한 것처럼 국제

정의·세계평화라 하더라도 자국의 입장에서 해석되는 정의·평화에 지나지 않으며 ,

국제적 경제질서 또는 국제법 질서라 하여도 결국 자국에 유리하거나 납득되는 질서에

불과한 것이다. 이렇듯 자국 이익의 범위안에서 자의적 해석에 따라 자국의 이익극대

화를 추구하는 외교를 실리외교라 할 수 있겠다. 그렇다면 한·중 국교정상화를 중국

의 실리외교 측면에서 해석해 보자.

중국의 입장에서 한·중 국교정상화의 의의는 :

첫째 , 전방위적 개방 실리외교의 한 전형이다. 중국은 신중국 창립이후 4 0여 년간 3

7 ) 彭懷恩主編 , 國際關係與現勢Q &A , (臺北 :風雲論壇出版社 , 19 94 ) , P . 14 3

8 ) 傅耀祖 ,「論鄧小平外交思想」 ,『中國外交』 , (北京 :中國人民大學資料中心 , 19 9 7 .7 ) , p .2 6 .

9 ) 위의 주 .

10 ) 《鄧小平文選》第三卷 , (臺北 :地球出版社 , 19 94 .9 ) , P .3 5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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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적대국으로 규정해온 한국과 이스라엘, 남아프리카공화국중 지난 19 9 2년 한국·이

스라엘과의 관계를 각각 정상화함으로써 중국의 전방위 외교를 사실상 마무리 했다고

할수 있다.

둘째 , 한·중수교로 인해 한반도의 남과 북 모두에게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확보하게 되었다. 이는 동북아 국제질서 형성과정에서 중국에게는 가

장 큰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

셋째 , 동북아 지역에 대한 영향력 강화로 들수 있다.

아시아지역의 주요경제국의 하나이면서 전략적 요충지역을 차지하고 있는 한국과 수

교함으로써 동북아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크게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 .

넷째 , 일본에 대한 견제 능력을 구비하게 되었다. 정치·군사 대국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일본에 대응할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도 한·중수교는 중국의 향후 대한반도

문제 및 동북아 정책에 있어서의 전기를 마련해준 것이다 .

마지막으로, 대만 외교고립정책의 일환이다. 한·중수교에서 중국이 부여하는 또 하

나의 중요한 의의는 대만의 외교적 대응에 쐐기를 박았다는 데 있다. 중국이 천안문

사태로 국제적으로 고립되어 가고 있는데 반해 대만은 이른바 은탄외교 (銀彈外交) 1 1)

를 통해 아프리카 니제르와 외교관계를 복교하는 등 수교국의 수를 크게 늘려가고 있

는 상황에서 중국으로서는 대만의 최대 수교국인 한국과의 관계정상화를 통해 대만의

국제사회에서의 위상 제고 노력에 타격을 입혔던 것이다.

한·중수교를 단순히 중국과의 경제관계 확대나 한반도 안전보장, 더나아가 통일을

위한 교두보 차원으로 국한시키기보다는 한·중 양국이 서로의 필요에 따라 냉전관계

를 종식시키고 새로운 화해를 모색하기 위한 적극적인 의미의 관계정상화로도 해석할

수 있다.12 ) 즉 서로 이해관계의 부산물이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한국은 6공화국의

북방정책 마무리를 위해 , 또 중국은 鄧小平의 개혁개방정책 추진과 천안문사태 이후의

대외고립 탈피와 속도를 더해가는 대만의 달러외교에 제동을 걸어야만 하는 상호간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졌다는 것이다.

이러한 양국간 상호이해관계에도 불구하고 한·중수교는 한탕주의에 따른 졸속 수교

교섭 , 수교경쟁에 따른 혼선 , 의정서 문안상의 기술적 문제, 저자세 외교 , 한국전쟁에

대한 중국측의 사과 부재, 中朝友好合作互助條約의 재조정 결여, 대만문제 처리미숙 등

적지않은 문제를 야기시켰다 .

이러한 양국의 상호이해관계아래, 즉 실리외교의 결과로 이룩된 한·중수교이래 7년

1 1) 달러를 이용한 탄성외교를 가리킴 .

12 ) 홍덕화 , 두 개의 중국과 실리외교 , (서울 :자작아카데미 , 19 9 9 .7 제3판) , p .8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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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기간동안 교역 및 투자 규모에서 볼 때 경제적으로 급속한 발전을 이룩했다. 뿐만아니

라, 심지어 정치 , 외교 , 문화 등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유지라는 공통인식아래 전방위

발전관계에 진입했다는 평가도 받고 있지만 , 아직도 여전히 미흡한 구석이 많은 편이

다.

2.2. 한반도 지정학적 위치의 중요성

독일의 지정학자 라첼 (F r ie dr ech R a t zel )은 「일국의 역사는 주변국가 역사의 일부

분이다.」라고 언급한 적이 있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지정학적 위치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정치지리의 가치는 주변환경에 따라 달라질수 있음을 강조한

다고 할 수 있다 .13 ) 외교정책과 지정학적 각종 요인은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다. 지리

상의 각종 문제는 외교정책 결정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변수중의 하나라 할

수 있다. 한·중관계의 발전을 예로 들자면, 양국이 처한 지리상의 관계 , 즉 지리상 인

접국의 자연위치와 한반도의 특수한 지정학적 위치로 인하여 생기는 각종 문제는 정치 ,

경제 , 문화와 사회생활 각 방면에 걸쳐 서로 영향을 주는데 , 특히 한국에 대한 중국의

영향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

2.2.1 지리적 위치

먼저 지리적 관점으로 볼 때, 한국과 중국간의 거리로 말하자면, 한반도상의 모든 지

점은 중국 대륙의 동쪽끝 산동반도로부터 직경 2 0 0㎞에서 9 0 0㎞이내에 이른다고 한

다. 이로 말할 것 같으면 중국 대륙의 北京에서 한구 (漢口)에 이르는 거리보다 더 가

깝다고 할 수 있다.14 ) 게다가 한국은 중국의 정치중심 곧 , 북경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인접국이며, 중국의 가장 풍요한 곳 東北三省과 경계를 같이 하고 있어 ,

「산과 물이 서로 연결되고, 입술과 이처럼 서로 의지하고 서로 돕는 절친한 이웃나

라」15 )라고 일컬어 왔다. 중국의 입장에서 이해할 때 , 한반도는 지리상으로도 중국 동

북과 접하고 있으며, 황해를 사이에 두고 중국 대륙의 화북(華北)지방과 서로 마주하

고 있다 . 이렇기 때문에 한반도는 중국의 안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고 할 수 있으며, 어떠한 중국의 적대세력이 한반도를 장악한다면 , 중국 대륙의 동북지

13 ) 이기택 , 국제정치사이론 , (서울 : 박영사 , 19 8 7년) , p .2 1 .

14 ) 전해종 , 동아문화의 비교사적 연구 , (서울 : 일조각 , 19 8 2년) , p .50 .

15 ) 北京大學歷史系簡明世界史編寫組 ,明世界史 :古代部分 ,北京 :人民出版社 , 19 74 ) , p . 150 .

王紹坊 , 國外交史 :鴉片戰爭至辛亥革命時期 184 0- 19 11, (河南 :河南人民出版社 , 1989 ) , P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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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을 지킬수 없을 뿐만 아니라, 화북(華北)지역 역시 위협을 받게 된다 . 이러한 지리적

인 요인으로 인하여 중국 대륙의 각 방면의 여러 가지 문제는 한반도의 대내외 정치,

경제 및 사회문화에 이르기까지 많은 영향을 끼쳐왔다 .

2.2.2 지정학적 위치

다음으로 , 지정학적 관점으로 볼 때 , 한반도는 강대국의 利害관계의 교차점이라 할

수 있다 .

동북아지역은 바로 지정학자 맥킨더 (H . J . M a ck in d er )가 주장한「세계심장론」

(H e a r t la n d t h eor y )중의「동아시아의 주변지대」는 미국지정학자 스파이크만 (N . J .

Sp yk m a n )이 「변경지대론」 (Lim it r op h e t h eor y )중에서 말한「아시아 인접지대」

를 일컫는다 . 이러한 학자들은 「동북아를 통치하는 사람이 서태평양을 장악할 수 있

고 , 서태평양를 장악한 사람이 아시아 전체를 장악할 수 있다」와 「유라시아의 변경

지대를 장악하는 사람이 유라시아를 장악할 수 있고, 유라시아를 통치하는 사람이 세

계전체의 운명을 장악할 수 있다」라는 지정학적 견해를 인용하여, 동북아지역의 중요

성을 재삼 강조하고 있다.16 ) 이러한 지정학적 전략의 認知는 역시 미국과 소련의 냉전

체계중 부속전략의 중요한 근거가 되기도 했으며 구소련해체후 탈냉전시대에 들어서면

서, 냉전시대 미·소 양대 강대국간의 세력다툼은 사실상 중국이 구소련의 자리를 대

신, 미국과의 세력다툼으로 자리를 굳혀가고 있다 할 수 있다 . 한반도는 이 양 대국의

세계화 세력확대 전략에 있어 세력 발판의 매우 중요한 근거지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

최근 몇 년동안 자주 대두되고 있는 「중국위협론」을 통해 추측하더라도 중국은 미래

세계의 강대국이 될 것임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되어 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한반

도는 중국의 세력확장의 발판이 될 수도 있는 중요한 위치에 자리하고 있다 하겠다.

2.3. 중국의 대외정책

중국의 세계관은 毛澤東의 모순론에 기초를 둔다. 毛澤東의「矛盾論」 즉,모순적 세

계관은 중국이 외교정책 결정과정에서 계속적인 영향을 끼쳐왔으며 , 중국 성립이후 지

금까지 중국의 대외세계에 대한 견해와 판단 등, 모두 모순의 관점에서 출발하며 , 모순

의 관점으로 국제정세를 분석하며 , 또한 그 분석의 결과에 대해 정책성의 조정을 한다 .

모순의 세계관과 중국의 외교이론 및 외교정책 양자간에는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고

16 ) 朱松柏 , 東北亞戰略均勢之硏究 , (臺北 :國立政治大學國際關係硏究中心 , 19 9 0年) , p p .2-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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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 바로 , 모순의 세계관 수립과 중국의 대국제정세의 인지를 분석하며, 이에 근거하

여 중국의 국가이익에 부합한 외교정책을 연출하며, 또한 이에 근거하여 모순론의 추

론 연역으로 그 외교 이론을 제시하는 것이다 . 결과적으로 , 모순적 세계관은 중국이 국

제사회에서의 수교, 비동맹, 대항 혹은 비대항 등을 망라한 외교정책이라 할수 있다.

2.3.1 중국외교정책의 기본원칙

중국의 외교정책의 기본원칙을 살펴보도록 하자 . 우선,

( 1) 독립자주의 원칙 : 중국이 주장하는 독립자주적 원칙은 다시 두 개의 기본원칙으

로 귀납할 수 있는데, 바로 영토와 주권의 완정 (完整)을 지키는 것이며 , 다른

하나는 비동맹의 원칙이다.

(2 ) 평화공존5원칙(和平共處五原則)

중국은 對기타국가와의 관계에 있어서 , 일관되게「독립자주」와 「평화공존원

칙」을 주장해 왔다 . 이 두 개의 원칙은 중국외교정책의 기본원칙이라 말할 수

있다 . 소위「평화공존」이 가리키는 것은 「다른 사회주의제도체제의 국가와도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다 .」는 것이다.17 )

19 54년8월1 1일, 周恩來가 中央人民政府委員會 會議에서 外交工作報告중에 처음으

로 「평화공존5원칙」이라 명명했으며 , 이는 그 후 중국의 세계각국과의 관계 및 국제

사무 처리의 기본원칙이 되었다. 「평화공존5원칙」이라 함은 :

1 . 주권과 영토 완정의 상호 존중

2 . 상호 불침범

3 . 상호 내정 불간섭

4 . 평등호혜

5 . 상호 공존을 가리킨다 .

이러한 周恩來의 평화공존원칙의 주장이래 지금까지 , 중국은 다른 국가와의 관계 처

리시에 이 원칙을 광범위하게 인용해 왔으며 , 그 원칙의 적용 과정은 이하 4단계로 구

분할 수 있다.

제1단계, 19 5 0년대의 평화공존의 주요 대상국은 아시아, 아프리카 , 라틴아메리카의

국가이다 .

제2단계, 19 6 0년대 소련과의 관계 악화 이후, 사회주의 체제가 다른 국가와의 평화

17 ) 現代國際關係月刊編輯部 ,「世界主要矛盾問題硏討會紀要」 ,《現代國際關係》 , (臺北 : 19 9 5년

第四期 ) , p p .2- 4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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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존을 쟁취하기 시작한다.

제3단계, 19 7 0년대 더욱 전력을 다해 서방국가 , 개발도상국가와 외교관계 수립을

쟁취함과 동시에 , 고립의 형세를 탈피하고 소련의 압력을 감소시킨다 .

제4단계, 19 8 0년대부터 그 정책은 새로운 발전시기로 진입한다.

그러나 사실, 중국의 평화공존원칙의 적용은 단지 중국의 이익범위 안에서만 가능하

며, 자기 국가이익의 범위를 초월한 범위에서 「평화공존5원칙」의 적용은 실현가능성

이 없다고 할 수 있다.

2.3.2. 중국 외교정책의 변천

중국신정권 성립이래, 그 외교정책은 대내·외 환경의 변화에 따라 변화해 왔는데 ,

그 외교정책의 변화는 네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18 )

제1단계 -「蘇聯一邊倒」단계 : 194 9년 중국신정권 성립이후부터 19 5 0년대 말까

지, 중국은 국제형세를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자본주의 국가와 소련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주의의 양대진영으로 구분하였으며, 중국이 채택한 외교정책은 소련을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 진영에 일방적으로 편향되는 정책을 폈다 .

제2단계 -「反美 , 反蘇」단계 : 19 5 0년대 말부터 19 6 0년대 말까지 , 이 단계에서는

중국과 소련의 분열 및 문화대혁명의 원인으로 인해 反美·反蘇 정책을 폈으며, 달리

이 단계를 고립외교정책의 시기라고도 한다.

제3단계 -「聯美 . 反蘇」단계 : 19 6 0년대 말부터 19 8 1년까지, 19 6 9년 珍寶島에서

중국과 소련의 충돌이 있은 후부터 중국은 대미국 접근정책을 이용하여 소련의 중국

봉쇄정책에 대항했으며, 중국은 이를 계기로 서방국가와 관계개선을 시작한다 .

제4단계 -「獨立自主外交」단계 : 19 8 2년 중국「十二大」이후 지금까지 , 鄧小平 집

권이후 중국은 독립적이고 자주적인 외교정책을 강조하였으며 , 동시에 개혁 개방정책

을 채택하였다.

앞에서 논술한 바와 같이 중국의 외교정책은 여러 번의 변화를 겪어왔으나, 그중에

서 변하지 않는 기본원칙은 바로「독립자주외교원칙」과「평화공존5원칙 (和平共處五原

則)」이다.

2.3.3 毛澤東의 외교정책

냉전 초기 毛澤東은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양대 진영중, 「소련 일변도」정책을 취

18 ) 任正德 , 《當代世界政治經濟》 , (北京 : 新華出版社 , 19 9 3 ) , p p .2 9 5- 3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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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만 경제적 원조를 얻고 경험을 배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 중국 정권을 지지해 줄

것으로 믿었다 . 그 후 , 中蘇 이데올로기의 불일치로 인해 반제국주의·반수정주의의 통

일전선으로 정책을 바꿔 左로는 소련을 비평하고 , 右로는 자본주의 미국에 대항하는

상황아래 , 적극적으로 두 개의 「중간지대」를 쟁취하여 제3세계국가와의 관계를 강화

발전시킨다.19 )

19 7 0년대초, 毛澤東은 세계를 미·소 패권과 유럽·일본등 자본주의 국가와 발전도

상국가등 「三個世界」이론을 주장한다. 미·소가 패권을 다투는 국제환경중에서 次敵

과 연합하여 主敵에 공격하는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해「一條線與一大片」20 )의 국제

전략을 채택 , 북쪽으로는 일본에서부터 중국 , 파키스탄, 터키 , 유럽을 통과하고, 남쪽

으로는 오스트리아, 뉴질랜드에서 미국에 이르는 이 線의 주변국가와 관계 개선으로

소련의 확장·침략에 대항하였다 . 동시에 제2·3세계를 끌어들여 미·소에 대항하는

카드로 삼고, 중국은 이 양극이 서로 대항하는 세계체제중에서 외교활동을 이용 , 국제

사업에 참여하는등 서서히 외교 고립국면을 벗어나기 시작한다 .

2.3.4. 鄧小平의 외교정책

중국 1 1屆3中全會중 鄧小平은 계급투쟁에서 경제건설로 국가과제의 중점을 전환하

였다 . 鄧小平의 외교정책은 평화적인 국제환경을 출발점으로 하여 毛澤東의 소련패권

주의에 대항하는 「一條線」의 전략과는 커다란 차이를 보였으며, 평화적이고 안정적

인 주변환경을 희망하며 , 현대화 건설을 추진하며, 「三步走」발전 전략의 실현을 촉진

했다 . 鄧小平의 외교정책은 아래와 같다 .

1 .「평화공존5원칙」을 견지하며, 국제정치와 경제의 신질서를 건립한다.

2 .「一國兩制」와「 置爭議」2 1)을 분쟁 해결의 수단으로 여기며, 평화롭고 안정된

환경을 창조한다 .

3 . 국가이익을 강조하고 이데올로기의 논쟁을 하지 않으며 , 친구(국가)를 사귀어 적

극적으로 외교 관계를 건립한다 .

4 . 선린우호정책을 추진하며 주변 환경을 안정시킨다.

그 외교정책의 구체적 표현은, 미국과의 정식 외교관계 수립을 포함하여 , 소련과의

관계정상화, 선린우호정책을 채택하여 주변국가, 예를 들면 인도 , 월남 , 몽고 , 남한 등

19 ) 息曙光 , 世界戰略大格局-跨世紀的强權興衰 , (臺北 :風雲時代出版公司 , 19 9 3年) , p .38 6 .

2 0 ) 한 줄의 선과 하나의 큰 조각으로 反蘇확장 ,침략전선을 가리킴 . 王崑義 ,「中共的國際戰略與

臺灣的外交選擇」 ,『國家政策雙週刊』 , (臺北 :第156期 , 19 9 7 . 1 .2 1) , p .3 1 .

2 1) 쟁의 방임을 뜻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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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우호관계를 발전시켰으며 , 동시에 적극적으로 세계적 조직에 가입, 국제적 다자

간 협력에 참여하여 , 다변화하는 세계 구조 중에서 大國의 역할을 발휘하였다 .

2.3.5. 江澤民의 외교정책

江澤民은 천안문사태와 수도계엄의 특수한 상황 2 2 )아래 鄧小平에 의해「第三代核

心」영도자의 보좌에 앉게 되었다 . 江澤民 외교정책의 핵심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 평화·안정된 국제환경을 창조한다 .

중국은 중국 사회의 통치를 유지하기 위한 가장 급선무는 자기 발전, 종합국력

제고 , 인민생활 수준향상에 있으며 , 그 전제조건은 바로 안정유지에 있다. 또한

외교는 內政의 연장이므로, 제일 중요한 임무는 국내 건설을 위해 좋은 평화적

주변 환경과 국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라 여긴다 .

2 . 중국의 大國 지위 영향과 존엄을 쟁취·유지시킨다 .

국제사회 , 기타국가 , 외부 정치세력이 내정 , 곧 예를 들면 , 인권 , 민주, 티벳 , 대

만문제 등을 간섭하는 것을 반대하며, 국제적 활동 참여와 경제무역협력발전을

중점으로, 경제관계를 통해서 정치관계를 추진하며 서서히 서방의 제제를 타파한다.

3 . 체계적으로 新안전관, 세계의 다양성, 신경제 협력의 모색 및 U N의 개혁 방법

등을 제의하여 적극적으로 국제정치경제의 신질서를 추진한다.

鄧小平 死後 江澤民이 바로 진정한 제3세대 영도자로서 , 대외정책에서 「14大」중

외교정책 , 즉「독립 자주와 평화 외교를 견지하고, 평화공존5원칙의 기초 아래 적극적

으로 세계 각국과의 우호 관계를 발전시키며, 세계 발전을 촉진하며, 패권주의와 강권

정치를 반대하며, 국제정치경제의 새로운 질서를 건립한다.」2 3 )및「15大」정치 보고

중「中共對外工作的十條方針」의 내용과 관련된 것을 제외하고 , 더욱 확대·발전하여

「주권·영토의 완정과 국가 존엄을 절연하게 지키며 , 조국의 통일 대업을 위해 노

력·추진하며……반드시 정치적 태도를 분명히 하며 , 원칙을 견지하여 탁월한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공작과 투쟁을 진행한다 .」라고 주장한다.24 ) 근년 중국의 외교행위를 종

합적으로 관찰해 보면 , 이미 서서히 「韜光養晦·絶不當頭」즉, 재능을 감추고 드러내

지 않으며 , 절대 머리가 되지 않는다는 총책략에서 벗어나고 있으며, 도리어 매우 강력

2 2 ) 殷天爵 ,「中共『大國外交』與『 伴關係』之硏析」 ,『共黨問題硏究』 , (臺北 :第2 5卷 第3期 ,
19 9 9 .3 ) , p .84 .

2 3 ) 江澤民의 中共「14大」에서의 보고 . 張保民 , 中國大陸硏究基本文件 , (臺北 :人間出版社 ,
19 94 ) , p p .6 8- 6 9 .

24 ) 『人民日報』 (北京 ) , 19 9 8 .8 .2 8 . , 第 1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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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적극적인 행위를 취하고 있다.2 5 )그 중요한 원인은 江澤民이 가능한 한 빨리 국제

적 이미지를 높이고, 중국이 국제무대에서 중요한 영도자의 역할을 맡고자 함에 있다

고 할 수 있다. 중국「15大」에서 통과한 중국 대외정책의 기본방침인 「中共對外工作

十條方針」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

1 . 독립 자주 견지,

2 . 패권주의 반대와 평화 유지,

3 . 최선을 다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국제정치의 신질서를 추진 ,

4 . 세계의 다양성을 존중 ,

5 . 선린우호관계의 견지,

6 . 제3세계국가와의 진일보한 단결과 협력을 강화 ,

7 . 평화공존5원칙의 기초아래 계속해서 發達국가와의 관계를 개선 발전 ,

8 . 호혜평등의 원칙을 견지하고 세계 혹은 지역과의 광범위한 무역 왕래, 경제·기

술 협력과 과학·문화 교류를 전개,

9 . 적극적으로 多邊외교활동에 참여,

10 . 당기율관계 4원칙의 기초아래 새로운 형식의 黨際교류와 협력관계 발전 등이다.2 6 )

현재 중국의 최우선 외교정책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며, 더불어 다

방면의 경제관계를 수립 , 자국의 경제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다 .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

다극화의 발전은 중국의 전략적 이익의 한 방편2 7 )이라 할 수 있다.

2.3.6. 동반자관계( 伴關係)

국가간의 동반화 추세는 19 9 0년대 국제관계의 큰 특징이라 할 수 있다 . 이의 출현

과 발전은 기존의 국가 관계에 새로운 형식을 더했다고 할 수 있다 . 9 0년대 이전의 국

가와 국가의 관계는 3가지 종류로 귀납할 수 있다 :2 8 )

하나 , 군사조약으로 연결된 동맹국 관계,

둘 , 수고를 통한 일반적인 정상적 국가관계 ,

셋 , 적대 상태 즉 , 기타 모종의 원인으로 수교 정상화를 실현할 수 없는 비정상 국

가관계 .

2 5 ) 『中央日報』 (臺北 ) , 19 9 8 . 1 1 .2 7 . , 第2版 .

2 6 ) 『文匯報』 (홍콩) , 19 9 7 . 10 . 17 . ,第3版 .

2 7 ) H a n s Bin n in dij k a d . (高一中 , 吳福生譯 ) , St r a t egic As se s sm en t 19 9 7 , (臺北 :國防部

史政編譯局印 , 19 9 8 . 10 ) , p .79 .

2 8 ) 韓鎭涉 ,「發展中韓 伴關係迎接2 1世紀的挑戰」 ,《中國外交》 , (北京 :中國人民大學資料中心 ,
2 0 0 0年 第五期) , p p .4 0- 4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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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19 9 2년이후 또 다른 종류의 관계가 탄생했는데 바로 동맹국관계와 일반수

교관계 중간에 출현한 「동반자관계」이다 .

최근 몇 년동안 각기 다른 표현법의 동반자적 관계는 매우 신속하게 발전하고 있다 .

현재 대략 세계의 절반의 국가가 양자 혹은 다자간 동반자관계를 맺고 있다.

국제관계 동반화추세와 냉전종식후 세계다극화와 경제세계화의 발전은 긴밀한 관계

가 있다. 그것의 출현은 국가간의 건실한 발전에 유리하며 , 각종 힘구조의 평행 발전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그밖에, 국제사회에서 국제관계의 동반자화를 통해서 냉전후

쌍방관계에 있어서 새로운 전략위치를 정할 수 있게 되었고 최대로 피차간의 적대감을

줄이고, 공동이익의 집합점을 찾으며, 상호이익과 협력을 증진시키며 , 공동으로 평화와

안정된 국제환경을 창조하여 , 인류발전에 직면한 도전에 대처할 수 있게 한다 .

위의 상술한 네 가지 종류의 국가관계에는 모두 각자 지켜야 할 원칙이 있는데, 동

반자관계 역시 기타 다른 관계와 다른 준칙과 행위 규범이 있다. 동반자관계의 중요한

특징은 「평등성」, 「전략성」과「협력성」에 있다. 동반자간에 우선이 되는 것은 평등

한 관계이다. 그 다음은 양국간의 전략이익 , 종합이익과 미래발전의 전망성을 고려해야

한다 . 그리고 그들간의 협력은 단순히 어떤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 협의를 달성하고 협

력을 진행하는 것 뿐만 아니라 , 정치 , 경제 , 군사 , 안전 , 과학 , 문화 , 환경보호 , 마약금

지, 국제범죄 및 국가문제 등 모든 영역에 있어 각계 각층의 전면적인 협력을 일컫는

것이다.

중국학자들은 중국과 그 유관한 다른 국가간에 수립한 동반자관계에 대한 특징을 아

래 몇 가지로 귀납한다 :2 9 )

첫째 , 동맹관계도 아니고 , 특정한 국가를 상대로 하는 것도 아니며, 제삼국을 겨냥하

거나 害하려는 것도 아니다 ;

둘째 , 대항을 하는 것도 아니고 , 전쟁을 하는 것도 아니며, 의견 불일치와 모순은 대

화와 접촉을 통해 해결한다 ;

셋째 , 그 주요한 행위 방식은 각국 수뇌의 상호방문제도의 수립과 각계 각층, 다양한

경로를 통해 교류와 협력구조를 설립한다 ;

넷째 , 평등성과 시범성을 구비한다 .

한국과 중국은 19 9 8년 김대중 대통령의 방중 (訪中)을 계기로 양국간의 연합성명을 발

표하여 쌍방은 U N헌장의 원칙과 한중 수교 연합성명의 정신 및 관계를 기초로, 미래

에 착안하여, 「2 1세기를 향한 한중합작동반자관계」를 건립할 것을 상의 결정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장에서 설명하기로 한다 .

2 9 ) 韓鎭涉 ,위의 주 , p .4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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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중국의 對한반도 정책

2.4.1. 중국의 對韓정책

중국정권 수립이후부터 7 0년대 말까지 중국의 對韓國觀은 미국과 소련을 의식한 안

보적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 즉 , 소련견제를 위한 미국의 군사기지 주둔국으로 여겼고

적대관계를 버리지 못했으나 , 7 0년대 후반 8 0년대에 와서 경제발전과 탈냉전 분위기

조성 등으로 對한국관이 실리측면으로 변화한다 . 그리고 중국이 국가발전을 위해 추진

하는 4개 현대화는 국내의 경제발전을 위한 주변국의 안정화가 필수이고, 서방세계의

자본 , 기술 및 개발 경험을 필요로 하게 된다 . 이러한 이유로 일본과 한국의 자본과 경

제개발 경험 및 경제지원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면서 북한을 의식한 무조건적인 적대

국의 시각에서 자국 발전에 필요하다면 主敵인 미국이라도 관계 증진을 도모하며 그때

그때 상황에 유리할 경우 교류를 증진한다는 시각전환을 가져오기 시작했다 . 또한 탈

냉전기를 맞은 중국은 동북아에서의 정세변화와 질서의 재편시기를 맞아 한반도 문제

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고 중국내 정세변화와 발전의 도모 등에 대한 한국의 역할을 재

인식해야만 했다. 탈냉전후 한국은 중국에 있어 더 이상 적대국이 아닌 중국 발전에

필수 불가결한 지원 및 협력 대상국으로 상승했으며 실제 경제교류의 확대를 통해서도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에 외교 안보적 측면에서 볼 때 중국의 한국에 대한 입장은 경제적인 측면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 경제적 측면에서는 적극적이고 한국과의 교류를 추진하고 있으나 ,

정치·외교적 측면에서는 정경분리 원칙에 입각하고 북한을 의식한 대외정책 전개로

그동안 한국과의 관계에 적극적 자세를 보이지 않았다 . 그러한 현상은 19 9 0년대까지

크게 달라진 바가 없었으나 분명한 점은 적대관계에서 한국의 입장 반대나 , 북한의 무

조건적 지지 등의 형태만 다소 완화된 수준인 것이다. 이 점에 대해 臺灣대학교 石之

瑜교수는 중국의 신현실주의와 상호의지에 관한 논문에서 중국의 신현실주의는 서방의

현실주의와 매우 다른 양상을 보인다고 언급하고 있다 . 그는「중국의 신현실주의는 단

지 경제상의 상호의지를 강조할 뿐, 정치, 문화 등의 측면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

즉, 상호의지는 경제관념에 불과한 것이다.」30 )라고 지적한다 .

반면에, 예로부터 중국은 한반도를 중국의 영향권내에 두려고 하였다 . 이 사실은 피

체랄드(C .P .P it zF er a ld ) 교수의 중국은 한반도가 중국에 우호적 국가로 남아 있는

한 한반도를 군사적으로 점령하거나 정치적 보호국으로 만들려 하지 않았다. 그러나

한반도가 적대적 국가에게 장악되는 것을 중국에 위험하다고 보았기 때문에 중국의 감

30 ) 石之瑜 , 「互賴的獨立自主」 ,『理論與政策』 , (臺北 :第5卷 第2期 , 19 9 1 . 1) , p .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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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 혹은 필요하다면 통제아래 두려고 하였다 . 3 1)의 언급에서도 잘 나타난다. 곧, 한반

도의 불안정이 자신의 안정을 저해할 수 있다고 여겨 한반도의 안정을 위해서는 남북

대화의 진전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인식했고, 이것은 바로 한국과 수교를 원했던 이

유중의 하나이다 .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전략목표는 : 3 2 )

첫째 ,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원하며,

둘째 , 중국의 한반도 정책이 경제적인 것으로 옮겨왔으며,

셋째 , 한반도가 외세의 개입 없이 평화적으로 통일되는 것을 지지하고 있

다는 것이다 .

2.4.2. 협력 동반자관계

한·중수교이후 6년동안 양국 고위층의 상호 방문이 빈번하였으며, 양국간의 경제무

역관계는 눈부신 발전을 거듭했다 . 한·중수교이후부터 19 9 7년까지 쌍방의 무역액은

매년 평균 4 0 %의 속도를 증가하였으며, 19 9 7년의 양국 무역액은 이미 24 0억을 넘어

섰고 , 한·중 양국은 이미 서로 제3대 무역동반자가 되었으며, 19 9 8년 9월까지, 한국

의 대중국 투자액(계약기준)은 14 2 .6 1억 달러이며, 실제 투자액은 7 7 . 1 1억 달러, 대

중 투자건수는 10 ,8 17건으로, 19 9 8년 1 1월 현재 중국은 한국의 제2대 투자 대상국

이 되었다.3 3 )양국의 무역액은 수교 당시의 3배의 증가를 보였다.34 ) 또 정치, 경제관

계의 신속한 발전과 동시에 양국은 과학기술, 교육, 문화, 체육 등의 영역에서의 협력

역시 중대한 진전을 얻었다 . 양국은 경제무역협정을 비롯 과학기술협정 , 문화협정 등

2 8개의 협정에 서명하였다 . 이렇듯 한·중수교이후 6년간의 건실한 양국의 교류 발전

아래 , 19 9 8년 1 1월 , 김대중 대통령의 訪中時 양국은 「2 1세기를 향한 협력 동반자관

계」를 수립, 정치, 경제, 무역, 문화교류 및 국제기구에서의 협조를 강조한다. 이렇듯

「2 1세기를 향한 협력 동반자관계」를 수립을 계기로 한·중관계는 새로운 발전시기를

맞는다.

한·중협력 동반자관계의 기초는 비교적 견고하며, 그 발전 잠재력 역시 매우 크다 .

최근 몇 년동안 한·중관계는 매우 빠른 속도로 발전해 왔으며, 한·중 양국은 수교이

3 1) 김학균 , 한국문제와 국제정치 , (서울 :번영사 , 19 8 7 ) , P . 4 2 3 .

32 ) 胡偉星 , 「냉전이후 중국의 안보전략과 한반도 안보에 대한 의미」 , 세미나 결과 보고서

(서울 : 한국전략문제연구소 , 19 94 .9 )

3 3 ) 『經濟日報』 (北京 ) , 19 9 8 . 1 1 . 13 . , 第6版 .

34 ) 「人民日報」 (北京 ) , 19 9 8 . 1 1 . 10 . , 第6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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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 동반자관계 수립까지, 다른 국가가 짧게는 2 0년에서 길게는 5 0년에 걸치는 시간을,

단지 6년이라는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이룩하였다 .

韓鎭涉 교수는 한·중관계의 신속발전의 주요 원인을 :

첫째 , 한·중 양국간에는 기본적으로 처리하기 힘든 곤란한 문제나 중대한 모순이

존재하고 있지 않다 .

둘째 , 쌍방간의 빠른 발전에 대한 희망과 실제 요구가 있었으며, 이러한 희망과 요구

는 경제기술 영역에 존재하는 비교적 강한 상호 보완성과 지정학 및 지역안전에서 오

는 것이다.

셋째 , 유교문화와 한자권 및 수천 년의 역사적 교류에 기인한 것이라고 분석한다.3 5 )

또한 , 한·중 동반자관계의 발전은 하나의 체계화된 공정(工程)이며, 경제는 동반자

관계 발전의 기초이고, 견실한 경제협력관계 없이는 견고한 협력 동반자관계도 없다면서

더불어 정치, 외교, 문화, 군사등 각 방면에 서로 배합하고 촉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이러한 한·중 동반자관계는 互惠互利·友好合作을 기본 특징으로 한다 . 어떤 이는

중국과 한국은 양쪽 모두 국제관계속에서 비교적 광범위한 이익이 있으며, 갈수록 깊

은 협력을 진행할 것36 )이라고 언급한다.

이미 도래한 새 천년에 중국과 한국 모두 「평화유지」,「발전촉진」 ,「통일실현」이

라는 세 개의 신성하고도 어려운 역사적 임무에 직면해 있다. 이의 실현을 위해 , 韓中

양국은 반드시 미래에 착안하여, 진실한 협조와 부단한 발전을 공고히 하여 「협력 동

반자관계 (合作 伴關係)」를 구축하여 , 이 3대 임무 실현을 위해 지역의 안정과 번영

을 촉진하며 적극적 공헌을 해야 할 것이다.

2.4.3. 중국의 對北정책

중국의 대외정책 중 對한반도정책은 중국 지도체제의 개편과 성격 변화에 따라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 왔다고 볼 수 있다 . 19 9 7년에 있었던 중국「15大」결과 이루어

진 중국 新지도체제의 확립과 공고화는 적극적인 대외정책 추진을 위한 국내의 정치적

기반으로 작용해 가고 있다. 그리고 「15全人大」에서는 과거 혁명전쟁형 제1·2세대

가 완전 퇴진하고, 지도체제의 주체가 계획경제시대에 배출된 기술관료형 엘리트인 제

3세대로 완전히 이전되는 진정한 세대교체가 완성됨으로써 독립적 통치체제를 확립 ,

과거 毛澤東의 유산으로 인해 근본적인 조정이 어려웠던 일부 지역이나 국가에 대한

관계발전에 더욱 전향적인 정책을 추진해 갈 수 있게 되었다 . 즉 , 지난「15全人大」에

3 5 ) 韓鎭涉 ,위의 주 2 8 .

36 ) 蘇浩 ,「中國外交的 伴關係 架」 ,『世界知識』 , (北京 :2 0 0 0年 第5期) , p p . 1 1-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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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이루어진 중국의 신지도체제가 毛유산으로부터 보다 자유스러워짐에 따라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 조정에서의 중요한 걸림돌로 작용해 온 북한요인의 중요성이 약화될 것

이며 , 그 결과 중국은 한반도에서 그들이 추구하는 새로운 이익개념에 적응하는 방향

으로 기존 정책을 조정해 갈 수 있게 되었다. 중국의 對북한관계 회복 노력은 한·중

수교 이후 줄곧 일관되게 지속되어 온 정책이지만 , 북한 김일성 사망과 김정일 승계

공식화의 지연 등으로 남한과의 비약적인 관계 발전에 비해 그 성과는 부진을 면치 못

했다 .

사실 중·북한관계는 오랫동안 혁명과 이념적 연대 속에서 결속되어 온 특수한 관계

였기 때문에 단순한 국가이익의 손익계산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일반 국가간의 관계와

는 달리 양자간에는 심각한 감정적·정서적 요인까지 깊숙이 개재되어 있다.

피로 맺어진 우정 이 금이 가기 시작한 것은 19 8 0년대 이후 개방정책의 중국과 북

방정책의 한국사이에 접촉이 시작하면서부터이다 . 특히, 19 9 2년의 한·중수교는 북한

의 입장에서 보면, 숙적인 한국과 손을 잡는 최대의 배신행위일 뿐 아니라, 자본주의의

길을 걷는 중국의 개방정책에 대한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이렇듯 후퇴의 길을 내닫는 북·중관계는 19 94년 김일성의 돌연사로 인해 다시 한

번 난관을 맞이한다 . 김정일 사망때 江澤民이하 중국의 지도부 전원이 북경의 북한 대

사관을 찾아 추도의 뜻을 나타냈으며, 북한의 체제 위험을 걱정하여 丁關根과 王瑞林

등 중국의 당·군 간부가 평양으로 건너가 조선노동당 중앙정치국 회의에 참석, 김정

일 체제에 대한 지지와 한반도의 비핵화를 희망, 경제개혁에 대한 지원을 표명하기도

했다 .3 7 )

북경측은 북한과의 관계회복을 도모하려 했으나 , 평양측의 행동은 대만과의 관계 개

선 등 중국이 바라지 않는 방향으로 더욱더 기울어져 갔다. 감정적 대립이 거세어지는

가운데서도 중국 지도부는 대북한 관계를 전체적인 외교노선속에서 재차 검토 , 수해에

따른 식량난과 경제난이 이어지고 있는 북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

2.4.4.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과 실리외교

그렇다면 , 중국과 북한의 감정적 대립이 거세지는 데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북한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일본 東洋學園大學 朱建榮교수는 김정일이

좋아서라기 보다는 자국의 한반도 전략에 의거하고 있다고 해석한다 . 즉, 중국이 한반

도 문제에서 바라고 있는 최고의 목표는 현상유지이고 , 중국 자신의 경제 발전을 위한

3 7 ) 朱建榮 ,「한반도를 위요한 중국의 의도와 타산」 ,『극동문제』 , (서울 : 19 9 7년 12월) ,
p p .7 1- 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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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된 외부 환경의 확보일 것이며, 최저 목표는 통일시에 미군 등의 세력이 압록강까

지 다가가는 사태를 방지하는 것이라고 분석한다 . 3 8 )

사실 , 中·北관계에서도 쉽게 양국간의 이해관계를 찾아볼 수 있다 .

중국으로서는 한반도가 미국과의 대치선에서 자신의 안전판 구실을 해줄 것을 요구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중국은 한반도 내의 정세변화가 미국의 영향력을 확대

강화되는 것을 경계하며 이와 관련하여 북한과 전통적 유대를 재확인하고 새롭게 다지

는 작업을 중요시한다 . 북한 역시 이러한 이해관계를 배경으로 중국을 미국과 일본의

움직임에 대응하는 역량의 하나로 삼고 있다. 마치 이들 두 나라가 북한과 대립하고

충돌하는 문제는 결국 중국과의 대립과 충돌을 의미하게 된다는 점을 인식시키는 국제

전략을 펼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중국 新華社 林保華기자는 「북한은 사회주의 진영

중에서도 가장 폐쇄적이고 보수적인 국가이며, 역시 미국 심중 (心中)의 깡패나라 이기

도 하다. 그러나 최근 몇 년동안 경제가 급속도로 악화되었으며, 기근으로 인해 2 0 0만

명이 사망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 북한은 중국에게 엄청난 빚을 지니고 있어 , 북경 역시

도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 정신 에 대해 갈수록 인내심을 잃어가고 있으나, 다행히 북

한은 중국의 손아귀에 있는 미국에 대응할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카드이기에 양쪽 모

두 피로 맺어진 우의 를 유지하고 있다」3 9 )라고 중국과 북한의 이해관계을 지적한다 .

이러한 이해관계로 인해 중국은 북한과의 관계를 매우 중시하며, 일관되게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힘쓰며, 그것을 위해 대신할 수 없는 건설적인 작용을 발휘하고

있다 .4 0 )라고 주장한다.

최근 들어 중·북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은, 19 9 9년 북한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김영남이 북한 당·정·군 대표단을 통솔하여 중국을 방문 , 중국과 북한이 김일성 주

석 사망후 중단되었던 다년간의 양국 고위층 영도자회의를 회복하고, 쌍방은 새로운

정세 아래 중조전통우호관계의 공고한 발전의 공동희망을 강조하였다. 남북 정상회담

직전 ,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전격적인 중국 방문은 이런 대목과 관련해서 의미 있게 짚

어봐야 할 부분이다 .

김민웅씨는 남북관계 개선과 관련한 주변 열강의 대(對)한반도 정책과 관련한 전략

적 고려를 아래와 같이 귀납한다 .

첫째 , 한반도 통일이 우리 민족의 주도하에 이뤄지는 것을 가장 경계하는 나라는 미

국과 일본이라는 점 .

38 ) 朱建榮 , 앞의주 , p .74 .

39 ) 林保華 ,「朝鮮半島高峰會議」『北京之春』 , (北京 :2 0 0 0年 8月號 , 總第8 7期 ) , p .70 .

4 0 ) 程玉潔·戚保良 ,「朝鮮半島新變化及其發展趨向」 ,『現代國際關係』 , (北京 :2 00 0年 第1- 2期) ,
p .5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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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 미국의 패권전략에 우리가 순응할 경우 장차 중국과 갈등을 예상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점 .

셋째 , 일본이 주도하는 신대동아 공영권의 출현에 대한 민족적 대비가 요구된다는 점.

넷째 , 중국 러시아 등 대륙국가와 경제적 협력관계를 장기적으로 구상하고 이를 우

리의 국제적 위상강화와 연결하는 민족전략이 필요하다는 점.

다섯째, 동북아시아 주변 열강의 군사적 패권주의가 이 지역의 평화를 깨뜨리지 않

도록 집단안전보장체제를 만드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점 등이다.4 1)

사실 중국의 역할은 비단 한반도 정세 안정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 전세계의 평

화와 안정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최근 몇 년동안 자주 대두되고 있는 「중

국위협론」을 통해 추론하더라도 중국은 미래 세계의 강대국이 될 것임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되어 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한반도는 중국의 세력확장의 발판이 될 수도

있다고 하겠다 . 그러므로 현재 유일하게 사회주의 체제를 고집하며 중국과 혈맹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북한이 중국으로서는 가장 큰 희망이자 위안이라고도 할 수 있으며 상

대적으로 중국은 북한에게 체제유지 및 경제원조 등에 커다란 의지가 되고 있는 상황

에서 중국의 한반도 안정과 평화정착에 대한 기여도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 미국

국방부 「아시아 2 0 2 5년」 보고서 예측에 따르면 , 「장래 미국의 지속적인 경쟁 상대

국은 중국이 될 것이다.」4 2 )라고 추측하며, 대단한 경계심을 나타내고 있다. 더불어

이 보고서는 2 0 0 5년이 되면 남북한이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이로 인해 북한으로부터

오는 위협은 사라질 것이라고 가정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또한 장래 중국이 가지고

오게 될 위험을 인식하면서 지적하길,「만약 중국이 안정적으로 강대해진다면, 동아시

아에서 세력확장을 기도할 것이며, 만약 불안정속에 내부가 긴장국면을 맞는다면, 대외

군사위협을 이용하여 정권을 유지할 것이다」4 3 )라며 중국에 대한 강한 경계심을 표출

하고 있다. 물론 이 보고서는 가설을 전제로 한 예측일 뿐이지만, 우리가 주의해야할

점은 현재 한반도에서 일고 있는 평화무드와 중국의 강대국화의 추세로 볼 때 위의 가

설 역시 설득력이 결여되었다고 일축시킬 수만은 없다는 것이다.

4 1) 김민웅 , 「한반도 민족주의와 양김의 모험」 ,『신동아』 , 2 0 0 0년 7월 .

4 2 ) h t t p :/ / n ew s .k r m o .com .t w/ 2 0 0 0/ 0 5/ 2 9/ in t er n a t ion a l/ ct n ew s/ 36 6 3 7 3 .h t m l

中國時報 (臺北) , 2 0 0 0年 5月 2 9日 .

4 3 ) 中國時報 (臺北 ) , 2 0 0 0 .5 .2 9 .

161



3. 한·중경제협력의 변천과정

3.1. 한·중수교이전

한국 정부의 문호개방 정책이후 여러 경로를 통해 중국과 접촉을 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성과는 그다지 크지 않았다 . 예를 들면, 19 7 6년 4월 , 故박정희대통령이

뉴질랜드 총리 Rob er t Mu ldoon을 통해 북경에 평화메세지 (m es s a ge of p ea ce )를

보냈으나 , 반응이 없었고 , 그 밖의 일련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한국의 주동적 접

근에 좀처럼 흥미를 보이지 않았다. 그 이유는 당시 중국 지도자는 남한과 정치관계를

수립하는 것이 당시 중국에 대해 직접적인 이익을 줄 수 없다고 여겼기 때문에 , 중국

은 남한과의 접촉에 대한 개방 의도가 전혀 없었던 것이다 .4 4 ) 그럼에도 불구하고, 8 0

년대 이전 중국과 남한의 관계는 약간의 진전을 보이기 시작한다 . 예를 들면 , 19 74년

중국은 한국과의 우편 왕래를 허가하였으며 , 19 7 6년 중국 영해를 침범한 남한 어민을

석방하였다. 경제교류부문에 있어 쌍방은 19 7 6년부터 홍콩 , 싱가폴, 또는 일본을 통해

간접 무역의 형식으로 한국은 에너지 자원 부족시 중국으로부터 석탄을 수입하여 석유

를 대신하였으며 , 중국은 한국으로부터 전자제품 , 방직품 , 화학비료 등을 수입하였다.

이렇듯, 쌍방의 관계는 약간의 진전을 보이기 시작하였으나, 사실상 위의 예를 제외하

고는 다른 접촉은 없었다 .4 5 )

북경의 서울에 대한 태도는 8 0년대부터 변하기 시작한다. 당시 중국 외교부장 黃華

는 19 8 0년 1월 2 5일 한 보고 연설에서 중국의 남한에 대한 정책은 「문만 닫았지 빗

장은 지르지 않았다. (t h e door is clos ed b u t n ot lock ed )」4 6 )다며 양국 교류의 가

능성을 시사했다 .

8 3년 5월 卓長仁등 여섯 명의 중국민항기 납치사건을 필두로 해서 , 8 5년 2월 중국

해군의 어뢰정 사건 , 8 6년 馬曉濱 사건 등이 일어나면서 한국은 자연스럽게 중국과 공

식 접촉하면서 관계개선을 도모할 수 있었다 .

19 8 8년을 기해, 북경과 서울과의 관계는 점점 더 구체화되어 갔다 . 前노태우 대통령

은 임기 내에 중국과의 전면 정상화 관계를 건립하겠다는 의지를 보였고, 한국과 중국

4 4 ) Ipyon g J . Kim , "P olici e s Towa r d Ch in a a n d t h e Sovie t U n ion ," in You n gn ok
Koo a n d Su n g-j oo H a n ed s . , Th e F or eign P olicy of t h e Rep u bli c of Kor ea
(N ew York : Colu mb ia U n iv er sit y P r e s s , 19 8 5 ) , p p .2 0 9- 2 14 .

4 5 ) 林秋山 ,「中共與韓國改善關係之展望」 ,『中國大陸』 , (臺北 :第2 00期 ,民國73年4月) , p .4 2- 4 5 .

4 6 ) Ch u Su n g P o , "P ek in g ' s Rela t ion s wit h Sou t h a n d N or t h Kor ea in t h e 19 8 0 s ,"

I s su e s a n d St u die s , Vol .2 2 , N o . 1 1 (Ta ip ei : N ov em b er 19 8 6 ) , p .7 1 .

162



은 급기야 직접 무역을 약속한다. 그러나 중국은 한반도 의 남북한 관계를 고려하여

「정경분리」원칙을 고수하였으며 趙紫陽은 이 정경분리의 개념을 해석하며 중국과 남

한의 관계는 단지 경제무역관계일뿐 정치적 관계 뜻하는 것은 아니며, 교류의 대부분

은 간접적·민간적 교류임을 강조하였다 . 그러나 , 중국은 19 7 8년 개혁개방정책후 타국

의 성공적 경제 발전 경험을 배워야했으며, 남한으로부터 중국이 필요한 기술경험과

자본의 협조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타산아래 , 북한을 과도히 자극하지 않는 범위 내에

서 남한과의 접촉을 진행하기 시작했다.

어쨌든 중국의 한국에 대한 무역 완화 정책후 중국의 遼寧 , 山東 , 吉林 3個省은

19 8 8년 3월부터 서울에 무역사무소 설립에 대해 조금씩 흥미를 나타내기 시작4 7 )했으

며, 19 8 8년 7월 1일 遼寧省에 무역사무소 설립을 계기로 , 19 8 8년 8월 산동성에도 무

역사무소를 설치4 8 )하였다 .

19 8 8년 1 1월 , 한국 정부는 사회주의 국가와의 경제·무역관계의 추진을 위해, 특히

중국과의 상업 활동을 위해 정책 제정 조절위원회를 설치했으며 , 민간기업은 19 8 8년

10월「한국국제민간경제협회 (IP E CK )」를 설치, 공산주의 국가중의 비슷한 조직과 연

계 협조하였다 . 양국의 민간경제협력방면에 , 한국의 국제민간협의회 (IP E CK )와 중국의

국제상회 (C CP IT )간에「중(공)한민간경제협력위원회」를 설립하였다. 이는 당시 성급

(省級)의 무역사무소를 정부급으로 단계를 향상시켰다는 데에 의의가 있지만, 북경 측

은 여전히 정경분리의 원칙을 고집하였다 .

19 8 9년 5월 4일부터 북경에서 개최된 아시아개발은행 (ADB )총회에는 이규성 재무

장관을 단장으로 한 2 2명의 한국 대표단이 참가하였고, 이규성 장관과 김건 한국은행

총재 등은 중국의 楊尙昆 국가주석 및 趙紫陽총서기 등을 차례로 방문하여 환담을 나

누었다. 한국의 각료가 중국을 방문하고 중국의 지도층을 예방한 것은 이것이 최초였

다.4 9 )

19 8 9년 중국의 천안문사태이후 최호중 외무부장관은 공개적으로 북경내부가 불안하

다 하더라도 남한은 중국과의 관계가 계속 확대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5 0 )며 , 남한정부

의 對중 경제교류정책에 변화가 없음을 나타냈다 . 천안문사태는 북경과 서울간의 긴장

상태를 조성했으나, 많은 사람들은 중국이 개혁개방노선을 견지한다면 , 중국은 여전히

남한의 무역 협력자가 될 것이라고 믿었던 것이다 .

4 7 ) F BIS , E a s t Asia , Au gu s t 8 19 8 8 , p .30 .

4 8 ) 『한국일보』 (서울) , 19 8 8 .9 .3 .

4 9 ) 『동아일보』 , 19 8 9 .5 .4 .

50 ) F BIS , E a s t Asia , J u n e 8 , 19 8 9 , p .2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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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8 9년 8월 19일에는 대한항공의 전세기가 최초로 상해에 취항하여 핸드볼 선수단

등 15 1명의 승객을 수송했으며 , 또한 인천과 중국의 威海간의 카페리가 같은 해 9월

15일에 처녀 취항을 하는 등 항공 및 해상 교통의 개통이 이어졌다.5 1)

중국은 8 9년 1월 6일 KOTRA 도쿄무역관을 통해 민간 차원의 양국간 무역 대표

사무소 설치를 정식으로 한국측에 제의 후 한·중 양국은 9 0년 1 1월 24일 무역대표부

설치 결정을 발표, 한국은 19 9 1년 1월 北京에 노재원 대사를 초대 대표로 하는 중국

주재 무역대표부를 설치, 이를 창구로 무역협정과 투자보장협정 등 본격적인 쌍무 문

제를 협의5 2 )하였다.

<표3- 1> 한중관계 주요일지

▲ 8 3 . 5 . 5
▲ 84 . 2 . 2 5
▲ 8 5 . 9 .
▲ 8 6 . 9 . 2 0
▲ 8 7 . 12 . 24
▲ 8 8 . 9 . 17
▲ 8 8 . 10 . 2 1
▲ 8 9 . 1 .
▲ 8 9 . 4 . 6
▲ 8 9 . 5 .
▲ 8 9 . 5 . 4
▲ 8 9 . 6 . 17
▲ 8 9 . 7 .
▲ 9 0 . 2 . 2
▲ 9 0 . 9 . 15
▲ 9 0 . 9 . 2 2
▲ 9 0 . 9 . 2 7
▲ 9 1 . 1 . 3 0
▲ 9 1 . 4 . 9
▲ 9 1 . 6 . 10
▲ 9 1 . 10 .
▲ 9 1 . 1 1 .
▲ 9 2 . 2 . 1
▲ 9 2 . 4 .

▲ 9 2 . 5 .
▲ 9 2 . 5 .
▲ 9 2 . 8 . 24

중국민항기 피랍사건 , 한·중 정부당국간 최초 접촉
한국테니스선수 昆明데이비스컵 예선 참가
한국은행 , 최초로 대중투자(한스물산)허가

중국 , 서울 아시안게임 참가
노태우대통령 , 대중수교 수립 희망 발언
중국 , 서울올림픽 참가
한국교통부 중국관광 금지 해제
중국 , 우리의 특허출원 인정
인민일보 우리상품 광고 게재

중국 , 우리상품 등록 첫 허용
이규성 재무부장관 , ADB총회 참석차 각료로서는 최초로 방중
한·중 양국간 해운 정기항로 개통
K OTRA 북경국제박람회 참가
한국에서의 중국행 우편 직송 개시
정기여객선 골든브릿지호 , 인천-威海간 최초 취항

한국 , 북경 아시안게임 참가
한·중 외무장관 뉴욕서 최초 접촉
K OTRA 주북경대표부 개설(초대대표 노재원)
中國國際商會 , 駐서울대표부 개설 (초대대표 서대유)
중국국제상회 , 주서울대표부 , 비자 발급 업무 개시
최초의 한·중 외무장관 회담 개최 (유엔총회)
錢其琛 중국외교부장 및 李嵐淸 대외경제무역부장 APEC각료회의 참가차 내한
한·중 무역협정 발표
이상옥 외무부장관 북경 제4 8차 E S CAP각교회의 참석 및 제3차 한·
중 외무장관회담 개최
대한민국 상품전 (북경) 및 중국무역전람회 (서울)개최
한·중 투자보장 협정 서명

한·중 수교협정 체결

자료 :『한국경제신문』(서울) , 19 9 2 .8 .2 2 .

5 1) 『동아일보』 (서울) , 19 8 9 .9 . 15 .

52 ) 홍덕화 , 두 개의 중국과 실리외교 , (서울 :자작아카데미 , 19 9 9 .7 ) , p .8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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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8 0년부터 수교가 이루어졌던 19 9 2년까지 양국간의 교역은 매년 평균 약4 0 .7 %

의 신장률을 기록하였다 . 비약적인 증가세가 아닐 수 없다. 특히 , 민항기사건이 있은

직후인 19 8 5년과 올림픽이 개최되었던 19 8 8년 사이에 비약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19 8 5년에는 1 1억 6천만 달러로서 전년도 대비 94 . 1%의 증가세를 보였고, 19 8 8년에

는 약 3 0억 9천만 달러로서 8 3 .9 %의 급증세를 기록하였으며 , 수교 1년 전인 19 9 1년

에는 이미 약 5 8억 달러를 기록하였다.5 3 )

이와 동시에 한국의 대중투자 또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 19 8 9년 5건

14 0만 달러에 불과하던 한국의 대중국 직접투자액은 19 9 0년에는 13건 9 6 0만 달러로

증가했고 , 19 9 1년에는 6 1건 2 6 0만 달러였다.54 )

그러나 무역에 비해 한국의 중국에 대한 직접 투자는 많은 장애를 안고 있었다. 상호

공식적인 관계의 부재로 인해, 상호 인적교류에 있어 비자 문제의 발생, 투자에 대한 법

적 보호의 미비, 간접적인 계약 체결 등이 모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였던 것이다. 55 )

한·중 양국인의 상호교류는 19 8 6년의 서울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8 0년대 중반부터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 19 8 7년까지는 한국인의 방중보다 중국인의 방한이 많았으나 ,

7·7선언 이후 공산권에 대한 여행이 과거보다 자유로워짐에 따라 양국인의 상호 방문

이 균형을 이루게 되었고 규모도 획기적으로 증가하였다.

3.2. 한·중수교이후 금융위기 발생이전까지의 한·중경제 교류협력

본 절에서는 한·중 수교의 해인 19 9 2년부터 금융위기 발생의 해인 19 9 7년까지 연

도별로 구분하여, 정치·경제·무역·과학기술·문화·군사에 이르기까지 양국의 상호

교류를 분석한다 .

3.2.1. 1992년

양국 지도자들의 상호 방문이 빈번해지고 있는 것은 양국간 공동의 정치적인 현안들

이 증가하고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수교 직후인 19 9 2년 9월 2 7

일 노태우 대통령이 한국의 국가 원수로는 최초로 중국을 방문해 중국 지도자들과 정

상회담을 가져 쌍무우호협력관계를 발전시켰으며 , 이어 양국 외무장관 회담이 있었고,

양국 정부는 「무역협정」,「상호투자장려·보호협정」 ,「과학기술협력협정」,「경제·

5 3 ) 김세웅 , 중국의 대외정책과 한국 , (서울 :고려원 , 19 9 9 .8 ) , p p .2 2 2- 2 2 3 .

54 ) 이주영 , 중국의 신외교전략과 한중관계 , (서울 :나남출판 , 19 9 8 . 10 ) , p .2 39 .

5 5 ) 김세웅 , 위의 주 5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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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기술 연합위원회 설립협정」등을 서명하였다 . 1 1월 2 5일에는 중국 과학기술위

원회 위원장이 방한 「중한과학기술협력양해비망록」에 서명하였으며, 물자부 장관 및

건설부 장관이 한국을 방문하였으며 , 한국 경제기획원 장관이 중국을 방문하는 등 장

관급 상호 방문이 계속 이루어졌다 . 그밖에 12월 6일 중국 무역 촉진위원회 副회장 崔

玉山이 방한하였으며, 12월 14일에는 양국 정부간 제1차 경제기술협력 연합위원회 회

의가 북경에서 열려 쌍방 무역 협상 및 향후의 협력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한·중수교직후 양국간의 첫번째 교류는 문화교류로부터 시작된다 . 8월에서 9월까지

중국 고궁 박물관 明淸畵展이 한국에서 열렸으며 , 1 1월에는 중국 天津 잡기단이 방한

연출하였다.

위의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 한·중수교직후 문화교류로부터 시작하여, 경제 , 무역,

과학기술 등 비교적 다양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6 )

3.2.2. 1993년

정치적 교류는 19 9 3년 5월에 중국 錢其琛 부총리 겸 외교부장관이 한국을 방문하였

고, 방한時 양국은 「해운협정」에 서명했으며, 6월에는 인민대회 상임위원회 부위원

장 田紀云이 방한했으며 , 9월에는 국무원 부총리 李嵐淸이 방한, 대전 세계박람회 중

국관의 날 행사 활동을 주관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으며 , 양국은 「中韓 工程시험

위성의 연합 연구 제작에 관한 협력협의」에 서명하였다. 10월에는 한국의 한승주 외

무 장관이 중국을 방문해 북한 핵문제에 대한 공동 해결방안을 논의하였다 .

한·중 양국 외무장관의 상호 방문은 양국간 정치적인 협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

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한반도와 동북아지역 전체의 평화와 안보문제에서 양국간 정치

협력의 중요성을 양국이 공통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나타내 주는 것이다.

경제교류 부문에는, 2월 한국수출입은행 북경사무소를 개업하였고, 3월 국무원 발전

연구중심 주임 馬洪이 방한, 이경식 부총리겸 경제기획원 장관과 김철수 상공자원부

장관과의 면담을 가졌다 . 3월 9일 중국 정부가 조직한 중국 장강유역투자설명회 대표

단이 방한하였으며, 5월 19일에는 한·중수교이후 첫 차관 즉 , 한국이 길림성에 1 .4

억 달러의 차관협의에 서명하였다. 5월2 0일 중국무역전람회가 서울에서 개최되었는데,

중국의 17개성·시의 9 3개 회사와 기업체가 참가하여 한·중수교이후 처음으로 한국

에서 개최하는 대형 전람회였다. 5월 2 5일 중국인민은행 서울 사무소를 개업 , 7월 1

일 양국은 「중한공간기술협력양해비망록」에 서명하였다. 7월 2일에는 한국 체신부장

56 ) 中華人民共和國外交部外交史硏究室 ,中國外交槪覽 19 9 3 , (北京 :世界知識出版社 , 19 9 3 , 10 ) ,
p p4 0- 4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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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이 방중, 「우편협력협정」에 서명하였다.

19 9 3년에는 두 차례에 걸친 투자설명회가 있었고, 5월 19일, 한·중 양국은 1 .4억

달러의 제1차 한국차관을 중국에게 제공하기로 서명했다. 19 9 3년에는 양국 도시간 교류

가 활발해져, 8월 상해와 부산의 友好省市結成協議書 체결을 계기로 10월 북경과 서울,

12월 인천과 천진 등의 약국 省市 혹은 市와 市간의 자매결연 현상이 두드러졌다.5 7 )

3.2.3. 1994년

19 94년은 양국의 지도층 인사들의 상호방문이 매우 빈번한 한 해였다 . 양국 지도자

들의 상호방문은 3월 김영삼 대통령의 방중을 계기로 10월 李鵬 총리의 訪韓으로 이

어지며, 장관급 방문으로는 6월 唐家璇 중국의 외교부장관의 방한, 10월 한국 노동부

장관 , 총무처 장관 등이 방중했으며, 특이할 만한 사실은 1월 당시 한국 이만섭 국회

의장의 중국 공식방문과 3월 국회 외무통일위원회 대표단의 방중으로 양국간 정치적

교류·협력관계는 입법부 차원으로까지 확대되었고 , 양국 국회차원의 교류는 양국 국

민간의 상호 이해 및 우의 증진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였다.

경제와 무역관계 부문에는 , 3월 김영삼 대통령의 방중時 양국은 「소득에 관한 이중

과세와 탈세방지 협정」과 「문화협력」에 서로 서명했고 , 6월 「중한 산업협력위원회

성립에 관한 협의」와 「민용 항공 공업기술 협력과 개발의 양해 비망록」을 체결했으

며, 10월 李鵬총리 방한시 「민용항공임시협정」,「평화적인 원자력 이용 협정」과

「민용 항공기 개발 비방록」에 서명함으로써 양국간의 산업 협력 교류의 기초를 다졌

으며 , 6월 한·중산업위원회 제1차회의를 통해 자동차 , 민용 항공기 , H DTV , TDX

등 4개 영역에서 산업협력 진행에 대한 지지와 장려를 나타냄으로써 한·중 양국관계

는 단순한 경제 무역 교류에서 산업기술교류로 확대 발전하였다 .

또한 19 94년 12월 한국정부는 중국에 34 5 .0 8억원(약4 3 0 0만 달러)의 차관을 제공

하기로 서명하였다.5 8 )

3.2.4. 1995년

정치적 교류는 19 9 5년 4월 중국 全人大 위원장 喬石의 방한에 이어 江澤民 주석이

중국 국가원수로서는 최초로 한국을 방문함으로써 한·중 우호관계의 새로운 장을 열

5 7 ) 中華人民共和國外交部外交史硏究室 ,中國外交槪覽 19 9 4 , (北京 :世界知識出版社 , 19 9 4 , 12 ) ,
p p 3 5- 4 0 .

58 ) 中華人民共和國外交部外交史硏究室 ,中國外交槪覽 19 9 5 , (北京 :世界知識出版社 , 19 9 5 ,2 ) ,
p p 32- 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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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 당시 양국 지도자는 수교 3년 동안 양국관계의 발전과 한·중간에는 미해결로

남아 있는 중대한 문제가 없다는 데 만족한다는 뜻을 표시하였으며 장기적인 안목으로

전반적인 한반도 주변 정세와 이 지역에서의 평화와 안정에 입각해 한·중 관계를 처

리하며 다가올 2 1세기의 순조롭고 안정된 양국관계 발전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희망하

였다 . 특히 江주석은 한반도 문제에 대해, 「중국의 한반도 문제 처리의 기본원칙은 한

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 것이다. 중국은 한반도의 자주와 평화통일을 지지하며,

이 지역의 정세를 완화하고 상호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제시한 합리적인 주장과 이를

위해 기울인 건설적인 노력을 지지한다.…중국은 평화공존5원칙에 입각해 남북한 쌍방

과 선린·우호관계를 유지 발전시키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

이다 .」라고 말하며 , 한·중관계와 한반도지역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재확인하였다 .5 9 )

19 9 5년도 특이할 만한 사실은 양국에서 상호 방문한 경제무역대표단 중 省級 대표

단이 다수를 차지한다는 것이다. 6월 湖北省대표단을 시작으로, 7월에는 海南省대표단

이, 8월에는 湖南省 , 9월에는 四川省대표단이 투자유치를 목적으로 한국을 찾았으며 ,

10월에는 서울시가 중국을 찾았고, 동월 경상북도 지사는 중국의 河南省과 자매결연을

맺었다. 또 하나의 특이할 만한 사실은 중국의 언론인사, 중국 新華社 郭超人 사장이

한국을 방문했다 .6 0 )

3.2.5. 1996년

정치적 교류는 3월에 孔魯明 외무부 장관이 중국을 방문했으며, 12월 중국 鄒家華

국무원 부총리가 한국을 방문해 한·중 경제무역관계가 주목할만한 성과를 보였고 앞

으로도 발전의 잠재력은 무한하다고 언급하였으며, 한승주 부총리와는 양국의 무역불

균형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19 9 6년 경제 교류에 있어서는 한국의 기업 회장·사장단의 중국 방문이 두드러진다.

5월 현대의 정몽구 회장, 10월 포항종합제철 김만제 사장, 1 1월 효성그룹 조석래 회장,

12월 현대그룹 정몽헌 부회장이 중국을 방문했으며, 중국의 최고인민법원원장이 5월에,

감찰부부장이 10월에 각각 訪韓했으며, 한국 경찰청장이 1 1월 중국을 방문했다.6 1)

또, 6월에는 한국 국방부장관 보좌관이, 12월에는 중국 국방부 外事局국장이 각각

59 ) 『人民日報』 (北京 ) , 19 9 5 . 1 . 15 .

6 0 ) 中華人民共和國外交部政策硏究室 ,中國外交 1 9 9 6 , (北京 :世界知識出版社 , 1 9 9 6 , 8 ) ,
p p 24 - 2 9 .

6 1) 中華人民共和國外交部政策硏究室 ,中國外交 1 9 9 7 , (北京 :世界知識出版社 , 1 9 9 7 , 5 ) ,
p p 3 3- 3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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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방문했다.

3.2.6. 1997년

정치 교류는 1월에 한국 김수한 국회의장이 대표단을 이끌고 중국을 방문했으며 , 5

월에는 한국 유종하 외무부장관과 이회창 한나라당 대표가 , 8월에는 강경식 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이 각각 중국을 방문했다.

경제협력과 무역관계 부문에는, 5월 중국 노동부 부장이 한국을 방문해 양국간에

「職業培訓合作協議」를 체결했으며 , 8월 2 6일 , 양국은 중국의 WT O가입에 대한 협의

를 달성했다. 10월 이기호 노동부 장관과 한기복 국제협력단 총재가 방중 , 양국은

「中韓合作在華建立勞動就業培訓中心的協議」를 체결하였다. 경제 교류의 특이할 만한

일은 19 9 7년에는 중국 각 省의 副省長級 교류가 두드러진다는 것이다 . 3월 산동성 人

大常委會의 副주임과 호남성 副성장이, 4월에는 절강성 副성장이 , 5월에는 귀주성 副

성장이, 7월에는 복건성 副성장이, 8월에는 흑룡강성 성장이 , 10월에는 천진시 副시장

이, 1 1월에는 해남성 副성장이 각각 한국을 방문했다 . 이는 19 9 5년 省長級 방문과 두

드러진 비교를 나타내며, 이는 그만큼 양국의 경제 교류가 안정과 발전을 거듭했음을

증명한다고 할 수 있다.

과학기술협력 부문에는 , 4월 한·중 양국 정부간의 과학협력협의에 의해, 中韓新材

料合作中心을 북경의 有色金屬硏究總院에 설립하였고, 이에 관련된 서류에 서명했다.

군사교류 부문에는, 4월 박용옥 한국 국방부 차관이, 1 1월에는 역시 한국 이정린 국

방부 차관이 중국을 방문하였다.6 2 )

3.3. 금융위기이후의 한·중 경제교류협력

19 9 8년 2월, 한국 자유민주연맹 김종필 명예총재가 중국을 방문했으며 , 4월에는 중

국 국가 부주석 胡錦濤가 한국을 방문했다.

1 1월에는 중국 국가주석 江澤民의 요청으로 김대중 대통령이 중국을 국빈 방문 , 양

국 원수의 회담중, 江주석은 한·중수교 6년이래 양국관계의 발전에 만족을 표하며 ,

한·중수교 6년이래 정치부문은 양국 영도자의 수차례의 상호 방문과 국제활동중의 회

담을 통해 상호 이해와 신뢰를 증진시켰으며, 양국관계의 발전을 추진해 왔다. 경제부

6 2 ) 中華人民共和國外交部政策硏究室 ,中國外交 1 9 9 8 , (北京 :世界知識出版社 , 1 9 9 8 , 6 ) ,
p p 38- 4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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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는 양국의 상호 협력이 부단히 심화되어 피차간의 서로 중요한 무역동반자가 되었

으며 , 문화·교육·과학기술 등의 영역의 교류 역시 성과를 거두었다고 언급하였다 . 또

한 양국은 지역과 국제업무속에서의 협력과 협조 역시 진일보 강화되었다며, 양국은

아직도 커다란 발전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 양국은 「연합성명」을 통해

수교 6년이래 양국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영역에서의 주목할 만한 선린우호협

력관계의 발전에 대해 만족을 표시하며, 이는 양국의 각자의 발전에 유리할 뿐만 아니

라, 이 지역의 안정과 번영에 공헌을 한 것이라 여긴다고 했다. 쌍방은 UN헌장의 원칙

과 한·중수교 연합성명의 정신 및 수교후 양국의 선린우호협력관계를 기초로, 미래에

착안하여, 「2 1세기를 향한 한·중협력동반자관계」를 건립할 것을 상의, 결정하였다.

방문기간에 양국정부는 「中·韓刑事法協助條約」,「중한 비자수속 간소화와 복수비자

발급에 관한 협정」,「中·韓兩國政府靑少年交流諒解備忘錄」과 「중국 철도부와 한국 건

설교통부 철도 교류와 협력 협정」을 체결했으며, 또한 「어업협정」의 초안을 작성했다.

경제협력과 무역관계 부문에는, 4월 한·중민간경제협의회 제4차 연합위원회가 서울

에서 거행됐으며, 6월에는 中·韓林業作業분과위원회 제2차 회의를 북경에서 개최했으

며, 7월에는 제5차 한·중 환경협력 연합위원회 회의가 서울에서 개최되었고 , 한국 무

역협회 대표단이 중국을 방문했으며 , 8월에는 한·중통신부장회의가 북경에서 거행됐

으며 , 9월에는 중국의 교통부장 黃東一이 한국을 방문했다.

문화교류 부문에는 5월에는 중국의 문화부 副部長 潘震宙가 방한했고, 8월말에는 한국의

신낙균 문화관광부 장관이 중국을 방문했다. 12월에는 제3차 한·중문화공동위원회 회의를

북경에서 개최하고, 쌍방은「1999- 2000년 중한 양국정부 문화교류계획」에 서명했다.

군사교류 부문에는 8월 중국인민해방군 부총참모장 熊光楷 중장 일행이 한국을 방문

했고, 12월에는 한국 국방부 정책기획국 국장 이상희 소장 일행이 중국을 방문했다.6 3 )

상기의 내용에서 알 수 있다시피 , 한·중수교 7년이래 양국은 정치 , 경제 , 과학기술 ,

문화 심지어는 군사 영역에까지 고른 교류 협력관계를 발전시켜왔다. 발전 성과로 본

다면 경제부문이 가장 큰 성과를 거두었고, 어떻게 보면 한·중관계는 경제교류의 발

전이 기타 다른 영역의 발전을 이끌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 물론 전방위 교

류 발전단계에 진입했다고 하기에는 군사부문에서의 교류 등 아직 미비한 점이 많긴

하지만, 한·중 양국은 다른 나라가 수십 년에 걸쳐 발전시켜온 관계 발전을 단지 7년

여 되는 짧은 시간에 각 영역에서의 다양한 교류를 통해 이룩했다고 할 수 있다. 그

때문에 미래에 양국간의 교류 역시 지켜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본다.

6 3 ) 中華人民共和國外交部政策硏究室 ,中國外交 1 9 9 9 , (北京 :世界知識出版社 , 1 9 9 9 , 7 ) ,
p p 34 - 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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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중 경제교류협력의 현황

4.1. 무역

한·중 양국간 경제교류는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이 시행된 19 7 9년을 전후, 한국의

삼성이 홍콩을 통한 간접교역형태로 중국으로부터 석탄을 수입한 것에서 비롯하여 비교

적 소규모 상품교역으로 출발한다. 그러나 당시 한·중 양국간에 정식 외교관계가 성립

되지 않은 이유로 인해, 교역액 및 교역 규모 등 많은 제한을 받았다. 이 때문에 한중

교역은 홍콩, 싱가폴, 일본 등을 통해 간접무역의 형태로 소규모로 이루어 졌다. 19 9 2

년 8월, 한중양국 수교이후, 무역과 투자 중심의 경제협력은 급속한 진전을 보였다.

<표4- 1> 한국의 對주요국가 무역추이 단위:억달러

국가 항목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1-6
총계 수출 650 719 766 822 960 1251 1297 1362 1323 1437 828

수입 698 815 818 838 1023 1351 1503 1446 933 1198 786
수지 -48 -97 -51 -16 -63 -101 -206 -85 390 239 42

미국 수출 194 186 180 181 206 241 217 216 228 295 172
수입 169 189 183 179 216 304 333 301 204 249 148
수지 24 -3 -2 2 -10 -63 -116 -85 24 46 25
순위 1 1 1 1 1 1 1 1 1 1 1

일본 수출 126 124 116 116 135 170 158 148 122 159 98
수입 186 211 194 200 254 326 314 279 164 241 159
수지 -59 -88 -79 -84 -119 -156 -157 -131 -46 -83 -61
순위 2 2 2 2 2 2 2 2 2 2 2

중국 수출 6 10 27 52 62 91 114 136 119 137 87
수입 23 34 37 39 55 74 85 101 65 89 61
수지 -17 -24 -10 12 7 17 28 35 55 48 26
순위 19 15 6 4 4 4 3 3 3 3 3

홍콩 수출 38 48 59 64 80 107 111 117 93 90 52
수입 6 7 8 9 7 8 11 9 5 9 7
수지 32 40 51 55 74 98 100 108 87 81 45
순위 3 3 3 3 3 3 4 4 4 4 4

대만 수출 12 16 203 23 27 39 40 46 51 63 41
수입 15 15 13 14 18 26 27 24 17 30 22
수지 -2 9 9 9 9 13 13 22 35 34 19
순위 8 9 7 7 7 7 8 5 5 5 5

자료 :KOTRA D- b a s 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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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에서 보다시피, 중국은 19 9 1년 한국의 제15대 교역 대상국에서, 19 9 2년

한·중수교이후 제6대 교역 대상국으로 급부상하였으며 , 점차로 한국의 제3대 교역국

의 입지를 굳힌다.

<표4- 2> 중국의 對주요국가 무역추이 단위:억달러

국가 항목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1-5*
수입 220.6 323.6 359.8 329.1 437.8 387.5 368.9 167.4

홍콩 수출 104.7 94.6 85.9 78.3 69.9 66.6 68.9 51.3
총액 325.4 418.2 445.7 407.3 507.7 454.1 437.8 218.7

수입 157.8 215.7 284.6 308.7 318.2 296.9 324.0 153.9

일본 수출 232.5 263.2 290.0 291.8 289.9 282.1 337.7 154.7
총액 390.3 478.9 574.6 600.6 608.1 579.0 661.7 308.6

수입 169.6 214.6 247.1 266.9 327.0 379.8 419.5 188.8

미국 수출 106.9 139.7 161.1 161.6 163.0 169.6 194.8 83.6
총액 276.5 354.3 408.2 428.4 489.9 549.4 614.3 272.4

수입 39.7 47.6 56.7 58.4 64.9 73.5 77.8 35.9

독일 수출 60.4 71.4 80.4 73.2 61.8 69.9 83.4 39.8
총액 100.1 119.0 137.1 131.7 126.7 143.4 161.1 75.7

수입 14.6 22.4 31.0 28.0 34.0 38.7 39.5 19.5

대만 수출 129.3 140.8 147.8 161.8 164.4 166.3 195.3 93.6
총액 143.9 163.3 178.8 189.8 198.4 205.0 234.8 113.0

수입 60.2 44.0 66.9 75.1 91.2 62.7 78.1 42.4

한국 수출 29.7 73.2 102.9 124.8 149.3 150.0 172.3 86.0
총액 90.0 117.2 169.8 200.0 240.5 212.7 250.4 128.4

자료 : 臺灣經濟硏究院編 , 兩岸經濟統計月報 , (臺北 :行政院大陸委員會) ,

第4 9 ( 19 8 6 .9 ) , 6 3 ( 19 9 7 . 1 1) , 9 1 (2 0 0 0 .3 )期 , 各p .4 2 ,4 4 ,4 0 .

中國遼寧大學校 經濟學科 崔日明敎授는 한국과 중국의 경제 , 무역관계를 4단계로 분

석 설명한다 .

제1단계( 19 7 9- 19 84 ) , 한·중경제무역관계발전의 초급단계로 쌍방은 모두 홍콩, 일

본 등지를 통해 간접무역을 한다 .

제2단계( 19 8 5- 19 8 9 ) , 한·중쌍방은 아직도 간접무역위주이나 , 직접무역에 초보적

발전이 있었으며 , 무역 규모가 계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

제3단계( 19 9 0- 19 9 1) , 양국관계의 개선에 따라, 양국 민간 경제·무역교류가 날이

갈수록 빈번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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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단계( 19 9 1-현재) , 한·중 양국의 경제·무역관계는 역사에 획을 긋는 새로운 단

계에 진입한다.64 )

한·중 무역교류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마찬가지로 19 8 9년 이전에는 간접무역의 형

태로 교역을 하였으나, 19 8 9년부터 직접무역을 시작하였으며 , 19 9 1년에는 직접무역

이 신속한 발전을 하여, 한·중교역액중 6 0 %를 차지하였다. 19 9 2년 2월과 7월 한·

중간 무역협정과 투자보호협정이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하면서 , 민간부문의 경제교류협

력의 적극성은 제고되었고 , 무역·투자·노무·기술훈련 등의 영역에서 , 다양한 형식의

협력이 신속히 전개되었다. 동시에 정책방면에 있어서, 중국은 한국상품 수입시 징수한

5- 3 0 %의 高차별관세 를 폐지하였으며, 한·중 쌍방은 서로 최혜국대우와 최저세율을

실시했다 . 이제 직접무역은 양국 교역의 기본방식으로 자리를 잡았으며 , 19 9 2년 직접

무역이 쌍방 총무역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이미 8 0 %를 넘고 있다 . 19 9 2년 9월 노

태우 대통령의 訪中時 , 양국 정부는 무역협정과 투자보호협정 , 경제·무역과 기술합작

에 관한 연합위원회협정 및 과학기술협력협정 등에 서명했고, 양국의 경제·무역관계

는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게 된다 .

<표4- 3> 한국의 對중국 수출입추이 (중국세관 통계) 단위:억달러

항목 총수입액 對中수입 총수출액 對中수출

년도 (억달러) 수입액 비중 (% ) (억달러) 수출액 비중 (% )
1989 614.48 4.72 0.77 623.75 4.26 0.68
1990 698.00 12.60 1.81 650.00 6.84 1.05
1991 815.57 21.79 2.67 718.98 10.66 1.48
1992 817.80 24.05 2.94 763.30 26.23 3.44
1993 837.84 28.61 3.41 821.89 53.60 6.52
1994 1021.98 44.02 4.31 958.93 73.19 7.63
1995 1351.19 66.88 4.95 1250.58 102.93 8.23
1996 1503.39 75.00 4.99 1297.15 124.82 9.62
1997 1446.20 91.27 6.31 1361.60 149.30 10.97
1998 933.50 62.69 6.72 1332.21 149.95 11.26
1999* 1197 78.08 6.52 1442 172.27 11.95

-2000.5** 655.6 42.4 4.47 677.0 86.0 12.8

자료 : 19 7 9- 19 9 1中國對外經濟統計大全 , 19 94 , 19 9 6 , 19 9 9中國對外經濟統計年鑑

* Ch in a Mon t h ly S t a t i s t ics- Ch in a S t a t i s t ica l In for m a t ion a n d Con su lt a n cy

Serv ice C en t er (B eij in g ) , 2 0 0 0 . 1 , (2 0 0 0 .2 ) , P .2 7

**臺灣經濟硏究院編 , 國際經濟情勢週報 , (臺北 :行政院經建委員會 ,2 0 0 0 .6 .9 )

64 ) 崔日明 ,「中韓經貿關係及發展前景」 ,『世界經濟』 , (北京 : 19 9 5 .6 ) , p .7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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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 4> 한국의 對중국 무역추이 (한국수출입은행 통계) 단위 :백만달러

년도
對中수출 對中수입

무역총액 무역수지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1986 123 0.0 621 0.0 744 -498
1987 211 70.9 866 39.5 1,077 -655
1988 372 76.4 1,387 60.1 1,759 -1,015
1989 437 17.5 1,705 22.9 2,142 -1,268
1990 585 33.7 2,268 33.1 2,853 -1,683
1991 1,003 71.4 3,441 51.7 4,444 -2,438
1992 2,654 164.7 3,725 8.3 6,379 -1,071
1993 5,151 94.1 3,929 5.5 9,080 1,222
1994 6,203 20.4 5,463 39.0 11,666 ,740
1995 9,144 47.4 7,401 35.5 16,545 1,743
1996 11,377 24.4 8,539 15.4 19,916 2,838
1997 13,672 19.3 10,117 18.5 23,789 3,555
1998 11,944 -12.0 6,484 -35.9 18,428 5,460
1999 13,685 14.6 8,867 36.9 22,552 4,818

2000.6 8,697 38.6 6146 36.7 14,843 2,551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2 0 0 0 .6 ) 참고

수교이후 금융위기 이전까지, 쌍방 무역액은 매년 4 0 %의 속도로 증가6 5 )하였고 , 중

국세관 통계에 의하면 , 19 9 7연말 양국 무역총액은 24 0 .4 5억달러로 수교 당시의

5 0 .2 8억달러에 비해 거의 5배에 가까운 성장을 이루었다 . 이는 수교를 기점으로 양국

간 산업 보완성 , 지리적 근접성 , 문화적 유사성 등에 힘입은 성장이라 할 수 있다.

위의 두 표를 통해 양국 통계자료의 숫자에 큰 차이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 한중

간의 무역수지 통계에 있어서 19 9 7년말의 중국세관 통계가 5 8억달러를 나타내고 있는

반면, 한국수출입은행 통계는 3 5억달러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양국 수치의 공통점은

한중교역에서 한국의 무역수지 흑자 폭이 갈수록 큰 폭으로 증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중수교에서 금융위기전까지 양국의 수출입 상품구조를 관찰하면 , 양국의 교역 상

품간에 대단한 상호 보완성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 즉 , 한국이 필요로 하는 상품은

중국의 원료성 상품과 농부산물인 반면, 중국은 한국의 플라스틱품과 전자 , 기계 상품

이다 . 같은 종류의 상품 중에서도 쌍방이 필요로 하는 것이 매우 다르다 . 예를 들면 ,

같은 섬유류라 할지라도 중국이 한국에 수출하는 것은 短섬유가 비교적 많고 , 한국이

중국에 수출하는 것은 홀섬유(長絲)위주이다. 이것은 양국 상품교역구조의 상호보완성

을 잘 나타내준다.

6 5 ) 『人民日報』 (北京 ) , 19 9 8 . 1 1 . 10 . ,第6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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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 5> 한국의 품목별 對中 수출구조 단위 :백만달러

년도 0 1 2 3 4 5 6 7 8 9 계

1988 12 193 7 21 30 0.3 70 20 18 0.2 372
1989 5 91 7 29 85 2 150 45 22 0.5 437
1990 13 102 22 51 171 5 89 98 29 3 585
1991 20 196 77 55 281 13 155 123 76 7 1,003
1992 16 520 179 182 458 33 858 209 185 15 2,654
1993 43 731 350 470 801 71 1,125 468 1,058 35 5,151
1994 85 1,162 627 494 1,248 112 930 623 870 53 6,203
1995 197 2,156 843 785 1,826 187 912 926 1,237 73 9,114
1996 203 2,175 1,045 1,216 2,291 290 1,080 1,334 1,652 91 11,377
1997 247 2,687 1,144 2,039 2,592 314 1,249 1,736 1,473 91 13,572
1998 199 2,667 944 1,718 1,961 253 1,452 1,567 1,106 75 11,944
1999 180 2,925 991 1,844 2,159 311 1,511 2,598 1,060 104 13,685

2000* 133 1,848 591 1,054 1,250 186 832 1,973 777 52 8,697

註 :「0」 : 일차산품 ,「1」화학공업제품 ,「2」 : 플라스틱 , 고무 및 가죽제품 ,
「3」 : 비금속광물제품 ,「4」 : 섬유류,「5」 : 생활용품,「6」 : 철강 , 금속제품,
「7」 : 전자및전기 ,「8」 : 기계류및운반용기계,「9」 : 잡제품 ,「*」 : 2 0 0 0 . 1- 6월.

자료 :KOTRA D- b a s e . www .k ot is .n et / k oweb/ s t a/ ct r / k wk t 3 0 3 0 l .h t m l

<표4- 6> 한국의 품목별 對中 수입구조 단위 :백만달러

년도 1 2 3 4 5 6 7 8 계

1988 486 189 119 365 198 5 1 24 1,387
1989 579 305 205 450 118 15 7 25 1,705
1990 600 344 521 469 239 31 21 43 2,268
1991 1,053 392 745 669 380 68 58 75 3,441
1992 1,239 519 567 813 272 71 133 112 3,725
1993 1,223 536 447 989 238 65 257 173 3,929
1994 1,335 642 750 1,427 496 110 407 296 5,463
1995 856 816 1,098 1,775 1,556 158 735 407 7,401
1996 1,134 1,117 1,105 1,754 1,455 282 1,186 505 8,539
1997 1,604 1,411 1,008 1,835 1,840 320 1,566 532 10,117
1998 1,003 855 668 1,114 764 384 1,442 254 6,484
1999 1,320 802 1,009 1,442 955 258 2,673 408 8,867

2000* 1,006 591 629 887 669 231 1,850 284 6,146

註 :「1」 : 농림수산품,「2」 : 광산물,「3」 : 화학공업생산품 ,「4」 : 섬유류,

「5」 : 철강,금속제품,「6」 : 기계류 및 운반용 기계,「7」 : 전자 및 전기,

「8」 : 기타제품,「*」 : 2 0 0 0 . 1- 6월.

자료 :KOTRA D- b a s e . 위의 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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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우리의 대중수출은 그간 구조적인 수출부진 상태에 놓여 있던 기존 거대시장인

미국 , 일본, E U와는 대조적으로 유류 , 유기 화학제품 , 전자·전기 , 철강 및 금속제품

등에서 2 0 %안팎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며 호조세를 지속해왔다 . 더욱이 19 9 7년말

불어닥친 아시아 諸국가들의 외환위기로 각국의 경제상황이 악화되어 대외교역이 큰

폭으로 위축된 가운데에서도 수출입은행 통계에 의하면, 19 9 8년 대중 무역수지 흑자

액은 54 .5억달러로 전체 무역흑자의 14 %를 (홍콩포함시 3 6 .3 % ) ; 19 9 9년 대중 무

역수지 흑자액은 4 8 .2억달러로 전체 무역흑자의 2 0 % (홍콩포함시 54 % )를 기록, 중

국이 한국의 최대 흑자시장으로의 자리를 고수하였다 .

19 9 9년에도 하반기 본격적인 수출 회복과 함께 전년대비 14 .6 % 증가한 13 7억달러

수출액을 기록하며 4 8억달러의 흑자로 2 0 %라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높은 무역수지

의존도를 보였다 .

품목별로는 교역초기이래 주종 수출상품이었던 섬유류, 가죽모피, 신발부품, 종이류, 폴

리에스터 칩 등은 중국당국의 수입억제 조치, 반덤핑 관세 부과 등으로 수출량이 위축된

반면, 금속, 플라스틱 제품 및 전자전기 제품은 중국정부의 내수확대 및 하이테크 육성

정책으로 인해 두자리수 이상의 증가세를 유지하였다. 특히 컴퓨터, 천연 음극선관 등은

중국내 전자, 통신분야 생산증가에 힘입어 154 .9 % , 10 9 .3 %라는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표4- 7> 한국의 10大 對中 수출품목 단위:백만달러

순위 품목코드 품 목 명 1999 2000.1-6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1 11 유기화학품 2,729 10.6 1,739 41.0
2 72 전자부품 1,483 76.8 1,115 72.0
3 43 직물 1,364 17.4 771 21.6
4 39 유류제품 1,293 14.2 766 41.4
5 61 철강제품 1,064 -3.2 622 19.5
6 81 일반기계 741 0.1 541 48.1
7 71 산업용전자 511 73.3 438 99.5
8 23 가죽 및 모피제품 607 -0.6 386 32.1
9 31 종이제품 439 -12.2 229 -1.9
10 73 가정용전자 298 61.1 227 95.4

총계 13,685 14.6 8,697 38.6

자료 : KOTRA D- b a s e . 위의 표 .

한편 , 내수확대 정책으로 인한 제품 수요증가에도 불구 , 국내기업의 공급과잉 현상이

해소되지 않자 중국 정부가 각종 수입제한 조치를 한층 강화하고 있는데다 국제원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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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과 원화 강세에 의한 생산코스트 상승, 19 9 8년 원화평가절하이후 지속되고 있는

중국 바이어들의 가격인하 요구 등 대중수출에 불리한 여건도 적지 않다.

그러나 중국의 수출이 지난 19 9 9년 7월이후 큰 폭으로 호전되고 있고, 중국의 지속적

인 재정확대에 의한 고정자산 투자, 대도시 고소득자를 중심으로 소비활성화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어 품목별로 다소 차이는 있겠으나 대중수출은 총체적으로 19 9 8년 침체기

를 거쳐 19 9 9년을 기점으로 다시 두자리 수 이상의 증가세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세부 품목으로는 중국정부의 정보통신산업 육성에 따른 휴대폰 등의 무선통신기기 ,

컴퓨터주변기기, IC , 다이오드 , 디바이스 , 음극선관 , 전화교환기, 광섬유케이블 등에

대한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들 제품이 20 00년에도 유망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입도 19 9 8년에는 국내소비 및 투자 등 내수 위축 , 금융기관 및 대기업 구조조정

의 여파로 인한 금융경색으로 수입 L/ C개설 부진이 지속되어 대부분의 품목이 3 0 %이

상의 감소율을 보였으나, 19 9 9년에는 8 8 .6억달러 3 6 .8 %의 증가세를 기록, 국내 내

수회복세를 반영하였다 . 특히 반도체 (1 16 .7 % ) , 컴퓨터 부품 (3 0 2 .9 % )등의 자본재와

냉동수산물( 10 1 .8 % ) , 석탄 (4 3 .8 % )등의 1차산품이 호조를 보였다 .6 6 )

<표4- 8> 한국의 10大 對中 수입품목 단위:백만달러

순위 품목코드 품목명 19 9 9 2 0 0 0 . 1- 6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1 72 전자부품 1,595 78.4 960 38.5
2 11 농산물 748 6.0 654 91.7
3 71 산업용전자 522 188.1 480 130.1
4 51 철강제품 546 22.4 468 126.1
5 23 광물성연료 532 -16.9 434 82.9
6 49 섬유제품 560 66.2 378 104.7
7 43 직물 607 11.7 354 25.3
8 13 수산물 413 109.6 253 22.8
9 81 생활용품 349 67.1 246 57.5
10 31 유기화학품 304 32.8 187 40.8

총계 8,867 36.8 6,146 62.2

자료 : KOTRA D- b a s e . 위의 표 .

19 9 9년초 우려했던 것보다는 중국의 수출이 7월이후 큰 폭으로 호전되었고 , 중국

정부의 지속적인 재정확대에(증가세가 둔화되고는 있지만)의한 고정자산 투자 , 대도시

6 6 ) h t t p :/ / www .k ot r a ch in a ,or g/ k or ea n / b a r t e rk r/ b a r t e rk r_0 2 .h t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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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자를 중심으로 한 고급 가전 및 통신제품 수요 증가로 건자재 , 운반, 하역기계를

비롯 각종 원부자재 , 소비재 등이 호조를 보이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전망이다 .

더욱이 중국경제의 빠른 회복으로 2년여 동안 지속되어오던 악성 디플레 역시 개선

될 기미를 보이고 있으며, 최근 중국 사회과학원은 이러한 각종 경제지표의 청신호로

19 9 6년 경제 軟着陸이래 둔화양상을 보이던 경제성장폭이 2 0 0 0년에는 7 .5 8 %에 이

르러 다시 확대될 것으로 예측하고도 있다.

따라서 우리의 금년도 대중수출도 이러한 중국의 경제성장 회복을 배경으로 정부의

정보통신산업 육성 , 고정자산 투자 및 수출확대 , 소비 활성화 조치, WT O가입의 의한

수입제한조치 완화 등에 힘입어 19 9 9년 증가율을 상회하는 2 0 %정도의 증가세를 기록

할 것으로 보인다.6 7 )

4.2. 투자

4.2.1 한국의 對中투자 추이

한국의 對中투자는 19 8 5년 한스물산이 광동성에 처음으로 홍콩 법인을 통해 중국에

우회투자를 했다 .6 8 ) 19 8 8년 3월 , 중국은 한국 기업이 중국 대륙에 직접투자를 할 수

있도록 조절한 후 , 對中 투자는 19 8 8년 進雄기업을 시발6 9 )로 양국의 민간교류는 점차

확대되었으나 , 정식 수교관계를 수립하지 않는 연유로 인해 투자는 中小 규모에 국한

되었다. 우리 나라 기업의 대중 투자는 19 9 1년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는데, 이는 이

시기부터 천안문 사태에 대한 서방 각국들의 대중 제재 해제가 이루어져 중국에 대한

투자 리스크가 해소되기 시작하였고, 중국 경제의 안정기조 회복에 따른 개혁·개방

정책의 본궤도 진입, 그리고 한·중 양국관계의 개선에 따라 중국이 국내 한계기업들

의 생산기지 이전 적지로 부상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 특히 19 9 2년 초 鄧小平의 南

巡講話로 인해 중국정부가 시장화개혁을 적극 추진하고, 지역과 산업을 모두 포괄하는

전방위 개방조치를 속속 발표함으로써 우리 나라를 비롯한 여타 경쟁국들의 대중 투자

가 대거 늘어났다.

19 9 2년 8월 한·중수교이후, 한국기업의 대중국투자는 엄청난 진전을 보인다. 금융위

기 발생전인 19 9 7년 말 중국이 허가한 투자 건수는 9 ,8 7 0건이며, 계약금액은 13 1 .9 6

억달러, 실제 투자기준 중국대륙 투자 건수는 6 2 2건으로 투자액은 6 5 .8억달러로, 한국

6 7 ) 위의 주 .

6 8 ) 洪成一 ,「韓國對中貿易·投資的歷程與特點」 ,『中國貿易問題』 , (北京 : 19 9 6第5期 ) ,p .9

6 9 ) 안종석 , 한국기업의 대중 투자실태와 향후과제 , (서울 :지역정보센터 , 19 9 3 .6 ) , p . 19 .

178



은 중국의 제6대 투자국이 되었으며, 중국은 한국의 제2대 투자 대상국이 되었다.

<표4- 9> 한국의 대중투자 추이(1988- 2000.3)

년 도
계약기준 실제투자기준

건수 투자 금액 건수 투자금액 건당평균투자

1988 2 34 - - -

1989 12 93 7 64 908

1990 36 517 23 425 1,846
1991 111 814 69 425 615

1992 265 2,167 170 1,405 826

1993 616 5,975 376 2,617 696
1994 944 7,213 833 6,213 746

1995 758 10,647 722 8,037 1,113

1996 820 14,158 706 7,920 1,122
1997 1,065 13,913 622 6,588 1,059

1998 316 8,334 250 6,146 2,458

1999 542 5,179 453 3,296 728
2000.1-3 166 1,750 136 900 662

계 5653 70,793 4,367 44,034 1,008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2 0 0 0 .3 )자료를 기초로 작성.

www .k ot r a ch in a .or g/ k or ea n / in v es t k r / in v es t 0 2 k r / in d ex .h t m l

註 :계약금액은 백만 달러 기준이며 , 건당 평균 투자금액은 천달러 기준 .

19 9 7년 한국의 對中투자는 계약건수기준 1 ,0 6 5건으로 19 9 6년에 비해 12 9 .9 % 증

가추세를 ; 계약금액 1 ,3 9 1억달러로 전년에 비해 1 .7 % 감소했으나 19 9 8년 한국의 對

中투자는 3 16건으로 지난해에 비해 무려 7 0 .3 3 % 감소추세를 나타냈으며, 계약금액

역시 8 3 3억달러로 4 0 . 1%감소 추세를 나타냈다 . 이는 금융외환위기를 맞은 19 9 7년

이후 對中투자는 이미 투자결정시기가 금융외환위기 이전에 결정된 투자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 이는 19 9 8년에 가시화되기 시작했다. 19 9 8년말까지의 對中투자는 2 5 0건 ,

6억 1 ,4 5 8만달러 (실제 투자기준)였으며, 이를 전년동기와 대비해보면 건수와 투자금

액이 각각 5 9 .8 % , 6 .8 % 하락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현지수요의 급감 , 국내 금융시장

경색에 따른 자금조달의 어려움 , 국가 신인도 하락에 따른 해외자금 차입여건 악화, 수

출부진 등으로 인한 결과이다 . 그러나 금융위기 이후 한국 정부의 피나는 노력의 결과

한국 경제의 회복이 빨라져 대중국 투자도 회복세로 들어서고 있다. 19 9 9년 한국 경

제의 금융위기 극복 노력에 힘입어 對中투자는 계약건수 기준 54 2건으로 전년에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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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1 .5 % 신장세를 나타냈으나, 계약금액면에서는 3 7 .8 6 % 감소를 나타냈으며, 2 0 0 0

년 3월 현재 수출입은행 통계에 의하면, 실제 투자기준 한국기업의 對中투자는 총

4 ,3 6 7건, 4 4억달러에 달한다.

<표4- 10> 국가별 중국투자현황 단위:억달러

국가
19 7 9- 19 9 9누계

건수 계약금액 비중/ % 건당평균금액# 실제투자액 비율/ % 실현율

HongKong 184,824 3109.57 50.67 168.24 1547.97 50.32 49.78
U.S.A 28,702 526.10 8.57 183.30 256.48 8.34 48.75
Japan 18,769 351.34 5.72 187.19 248.85 8.09 70.83
Virgin
Islands 2,031 204.05 3.32 1004.65 93.95 3.05 46.04

Singapore 8,500 333.49 5.43 392.34 148.20 4.82 44.44
Taiwan 43,516 437.74 7.13 100.59 238.64 7.76 54.52
Germany 2,128 93.36 1.52 438.71 48.11 1.56 51.54
Korea 12,726 163.21 2.66 128.25 88.37 2.87 54.14
U.K 2,554 161.41 2.63 632.00 75.85 2.47 46.99
France 1,583 51.13 0.83 323.01 35.82 1.16 70.06
Canada 4,267 69.11 1.13 161.96 20.41 0.66 29.53
Macau 6,418 93.10 1.52 145.05 36.37 1.18 39.06
Australia 3,864 57.95 0.94 149.98 18.03 0.59 31.12
Malaysia 1,913 45.47 0.74 237.67 20.02 0.65 44.03
Thailand 2,750 48.02 0.78 174.60 17.89 0.58 37.27
Others 16,993 392.13 6.39 230.76 181.39 5.90 46.26
Total 341583 6137.18 100.00 179.69 3076.34 100.00 50.13

자료 :臺灣經濟硏究院編 , 兩岸經濟統計月報 , (臺北 :行政院大陸委員會 ,2 0 0 0 .3 ) ,p4 2 .

註 :〔#〕의 단위는 만달러.

19 7 9- 19 9 9누계 , 한국은 계약기준 투자건수는 12 ,7 2 6건으로 대중투자국들 중 5번

째로 많았고 , 계약금액은 16 3억달러로 중국의 제7대 투자국이다 .

4.2.2.지역별 투자 현황

한국기업에 있어 對中투자의 지역적인 분포를 보면, 투자 초기인 198 9년까지는 廣東

省, 福建省과 北京市에 투자가 집중되었으나, 19 9 0년대 들어 이들 지역에 대한 투자가

감소한 반면, 山東省, 天津市, 北京市, 河北省 등 渤海灣 지역과 遼寧省, 吉林省, 黑龍江

省의 동북 지역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였으며, 한국수출입은행 통계에 의하면, 2 0 0 0년 3

월 현재 계약기준 對환발해지역에 대한 투자 건수는 2 ,5 8 2건으로 전체 투자 건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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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5 .7 %를 차지하고, 투자금액은 34 5억달러로 전체 투자계약액의 4 8 .7 %를 차지한다. 반

면, 東北三省의 투자건수는 2 , 184건으로 전체 투자건의 38 .6 %를 차지하고, 계약금액은

14 0억 달러로 전체 투자금액의 19 .9 %를 차지한다. 결국, 이 두 지역에 대한 한국의 對

中투자 실제 투자건수는 3 ,6 62건으로 전체 투자건수의 8 3 .9 %를 차지하고, 실제 투자액

은 33 5억달러로 전체 투자액의 7 6 .3 %를 차지한다. 그러나, 최근에는 上海·江蘇省을 중

심으로 한 내륙 진출 전초기지에 투자를 활발히 하고 있다. 上海·江蘇省 이 두 지역에

대한 투자건수는 실제투자 기준 2 0 0 0년 3월 현재 3 7 3건으로 전체 투자건수의 8 .5 %에

지나지 않으나, 투자 금액은 94억달러로 전체 투자액의 무려 2 1 .%를 차지한다.

<표4- 11> 지역별 대중투자현황 단위 :천달러

항목 계약기준 실제투자

지역명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당평균금액

甘肅省 3 826 2 65 32.5
江西省 14 3,027 11 1,476 134.2
江蘇省 125 281,559 96 184,969 1,926.8
廣東省 278 752,219 228 496,461 2,177.5
貴州省 1 754 1 754 754.0
吉林省 677 302,052 482 154,243 320.0
福建省 48 33,976 35 24,449 698.5
北京市 309 543,907 238 356,954 1,499.8
四川省 10 10,582 10 7,683 768.3
山東省 1,621 1,869,113 1331 1,182,627 888.5
山西省 9 7,287 5 2,438 487.6
上海市 169 611,944 145 444,893 3,068.2
陜西省 9 4,966 8 3,862 482.8
安徽省 16 27,702 8 6,445 806.9
遼寧省 1,215 836,752 874 445,678 509.9
雲南省 2 5,175 1 2,500 250.0
自治區 31 86,244 24 64,263 2,677.6
浙江省 117 267,164 91 147,179 1,617.3
天津市 502 929,936 413 563,440 1,364.2
河南省 21 8,131 13 2,971 228.5
河北省 150 107,193 114 65,926 578.2
海南省 10 21,407 9 15,810 1,756.6
湖南省 6 82,814 6 69,515 11,585.8
湖北省 18 17,418 12 14,564 1,213.6

黑龍江省 292 267,197 210 144,253 686.9
總計 5,653 7,079,345 4,367 4,403,428 1,008.3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2 0 0 0 .3 )의 자료를 기초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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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東北地域과 華中地域의 금액비중과 건수비중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동북지역의

투자가 주로 노동집약적이고 투자규모가 적은 반면, 上海를 포함한 華中지역은 19 9 0

년대 중반부터 본격화된 대기업 위주의 대규모 투자가 주종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

KIE P 김종근 연구원은 한국의 對中투자의 지역별 특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첫째 , 동북3성의 경우는 지리적인 인접성과 문화적인 동질성 이외에 조선족 고용이

다른 지역에 비해 비교적 용이함으로써 對中투자의 장애요인 가운데 하나인 의사소통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

둘째 , 山東省의 경우는 한국과 지리적으로 인접한 山東省 정부가 한국 기업에 우대

조치를 실시하는 등 한국기업 유치에 적극적이었으며 , 仁川과 威海 및 仁川과 靑島간

航路 개설 등은 한국기업의 이 지역에 대한 투자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실제

이들 지역으로의 운송은 인천항에서 부산으로 수송하는 것보다 시간 , 비용면에서 절감

되는 효과가 있다.

셋째 , 天津의 경우는 한국토지개발공사가 天津經濟技術開發區內에 1 15만 ㎡규모의

한국전용공단을 조성하였다 . 이 공단에 진출한 한국기업에 대해 天津經濟技術區 관리

위원회가 생산활동에 기본이 되는 우수한 인력과 원자재 공급, 교통·숙박시설의 확충

및 통관절차의 간소화 등에 필요한 각종 협력조치를 취함으로써 한국기업의 진출이 용

이해졌다 .

넷째 , 廣東省 , 福建省 등 華南地域의 경우, 홍콩 , 대만 , 일본 등의 기업이 선점하고

있고 임금 , 토지 등의 비용이 이미 상승하여 이 지역에 대한 진출이 상대적으로 용이

하지 않아 다른 국가에 비해 이 지역의 투자가 적다 .

다섯째, 上海를 중심으로 한 華中地域은 연해안 및 내륙진출기지로 , 선적의 수송이

용이하며 , 내륙으로의 수송망도 발달한 지역이다 . 또한 北京이 중국의 정치 중심지라면

上海는 중국의 경제 중심지로서 소비수준도 높고 수출지향형 투자 및 내수지향형 투자

둘 다 용이하여 향후 중국투자의 중심지로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이다.7 0 )

최근 들어 , 중국정부의 내륙 개발 정책에 힘입어 내륙지역에 대한 다양한 특혜를 목

적으로 한국기업들의 對中투자가 연해지역에서 내륙지역으로 변화하는 추세이다 .

4.2.3. 업종별 투자 현황

우선 투자 동기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우리 기업들의 대중 투자는 단기적인 생산효

율의 추구와 장기적인 현지 시장의 확보라는 이중성을 지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

70 ) 김종근 , 외환위기이후 한국 해외 현지법인의 구조조정 실태와 애로사항 :중국 ,

(서울 :KIE P , 19 9 8 . 12 ) , p p .3 5- 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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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단기적으로는 다른 생산요소보다는 현지의 값싼 노동력을 가장 중요한 투자동기

로 평가하고 있다. 우리 나라 기업들의 대중 직접투자가 제조업 부문에 집중되어 있는

근본적인 원인은 현지의 저렴한 인건비 등 생산요소를 이용하여 제3국 혹은 국내로 수

출하고자 하는 우리 나라 기업들의 단순한 대중투자 동기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즉 ,

한국기업의 對中투자가 제조업 특히 노동집약적 업종의 비중이 높은 것은 임금상승으

로 인해 국내에서 수출경쟁력이 약화되어 저임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는 중국으로 생

산기지를 이전하여 생산거점기지 및 선진국 우회수출기지로 한 투자가 대부분을 차지

하고 있기 때문이다 . 제조업 중에서도 우리 나라 기업들의 대중 투자는 기타제조업, 섬

유, 의류, 신발, 피혁 등의 업종을 중심으로 노동집약적 경공업에 집중되어 있는 특징

을 가지고 있었다.

<표4- 12> 업종별 대중투자현황 (단위 : 천달러)

업종
계약기준 실제투자기준

건수 금액 건수 비율 금액 비율 건당
평균금액

농림산업 124 72,269 92 2.0 26,673 0.6 290
광업 39 46,015 25 0.6 12,799 0.3 512

제조업 5,062 5,809,806 3,959 87.3 3,674,748 82.0 928
건설업 63 286,944 39 0.9 168,720 3.8 4,326

도소매업 180 163,715 132 2.9 86,026 1.9 652
운수

창고업 36 100,528 30 0.7 43,230 1.0 1,441

통신업 14 156,592 11 0.2 78,223 1.7 7,111
금융

보험업 1 150 1 0.02 118 0.0 118

숙박
음식점업 169 234,642 129 2.9 188,091 4.2 1,458

부동산
서비스업 164 389,930 117 2.6 199,720 4.5 1,707

기타 2 1300 2 0.01 470 0.01 235
통계 5,854 7,259,891 4,537 100.0 4,478,812 100.0 987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2 0 0 0 .6 )자료를 기초로 작성.

그러나 점차로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자본집약적 산업으로 투자경향이 바뀌는 추세이다.

중국에 대한 투자를 업종별로 살펴보면 , 제조업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여 2 0 0 0

년 6말 對中투자 누계 가운데 허가기준으로는 건수의 8 6 .5 %인 5 ,0 6 2건 , 투자금액의

8 0 %인 5 8억 9 8 0만달러가 제조업에 투자되었고 , 실행기준에서도 건수의 8 7 .3 % ,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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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의 8 2 %가 제조업에 투자되었다. 특히 , 최근의 업종별 투자 경향은 제3차 산업 즉 ,

건설 , 숙박 , 음식, 부동산, 서비스업 등에 대한 투자와 통신업에 대한 투자가 급속히

늘어나는 추세이다.

4.2.4 투자규모

중국의 직접투자 허가이후 한국의 중국에 대한 투자는 노동집약형 중소기업 위주의

투자 경향이 나타났다. 그러나 한중수교이후 점차 대형화되는 추세로 변화한다 . 19 9 1

년말 한국기업의 중국 평균투자액은 9 1 .5만달러로 19건의 2 0 0만달러를 초과한 투자

를 제외한 그 나머지 9 0 %는 10 0만달러 미만으로 소규모 투자였다 .7 1) 이렇듯 한국기

업의 對中투자 건당 평균규모가 점차 대형화되는 추세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노동집

약적 산업에 소규모 투자하던 형태에서 대기업을 중심으로 통신, 자동차, 전자, 시멘

트, 건설 등 다양한 산업에 대한 대규모투자 형태로 전환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

인다 . 비록 , 19 9 7년부터 허가 및 실행액기준 모두 건당 투자규모가 감소한 것으로 나

타나는데 , 이는 한국내 경제상황 약화에 따른 투자감소에 기인한다.

그렇지만 , 한국수출입은행 통계에 따르면, 2 0 0 0년 6월 현재 對中 투자 계약기준 평

균투자액은 124억달러이며 , 실제투자기준 평균투자액은 9 8 .7억달러이다. 업종별로 보

면 통신업은 실제투자 기준 평균투자액은 7 1 . 1 1억달러로 가장 앞서고, 다음으로 건설

업 4 3 .2 6억달러 등 대형화 추세를 나타내는 반면, 농림수산업 , 광업 등 일차 산업과

금융은 아직도 소규모 투자에 머무르고 있다 .

투자규모는 투자지역과 업종에 따라 뚜렷한 차이를 나타낸다. 상해시를 예로 들어보

자. 상해시에 투자한 숙박음식업·건설업의 평균 투자액은 각각 3억달러와 1억달러를

넘어서는 대형 투자이다 . 그러나 제조업의 경우 실제 투자기준 상해시의 투자건수는

10 9건으로 투자건수의 7 2 .6 7 %를 차지하나, 실제 투자금액은 4 3 .4 2 %만을 차지하는

낮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는 반면 , 숙박서비스업 , 부동산서비스업 , 건설업이 각각 3 , 8 ,

3건으로 전체 투자건수의 8 %에 불과하지만, 실제 투자금액면에 있어서는 2억 3천만

달러로 전체 투자금액의 5 1 .6 %를 차지, 투자업종의 다양화와 투자규모의 대형화 추세

를 여실히 증명해 주고 있다 .

7 1) 金克宜 ,「南韓與大陸經貿關係之今昔」 ,『經濟前膽』 , (臺北 :第30號 , 19 9 3 .4 . 10 ) , p . 10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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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 13> 한국의 대중국 지역별, 업종별 투자현황 단위:천달러

지
역

항목
농림
어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도소
매업

운수
창고업

통신업
금융

보험업
숙박음
식점업

부동산
서비스업

기타 총계

甘

肅

省

계약건수 0 0 3 0 0 0 0 0 0 0 0 3

계약금액 0 0 826 0 0 0 0 0 0 0 0 826

투자건수 0 0 2 0 0 0 0 0 0 0 0 2

투자금액 0 0 77 0 0 0 0 0 0 0 0 77

江

西

省

계약건수 0 0 13 0 0 0 0 0 2 0 0 15

계약금액 0 0 2,652 0 0 0 0 0 585 0 0 3,237

투자건수 0 0 11 0 0 0 0 0 2 0 0 13

투자금액 0 0 1,322 0 0 0 0 0 585 0 0 1,907

江

蘇

省

계약건수 4 0 269 5 5 1 0 0 1 2 0 287

계약금액 1,366 0 798,389 15,637 900 800 0 0 100 1,331 0 818,523

투자건수 3 0 223 3 2 1 0 0 1 2 0 235

투자금액 154 0 514,278 4,323 51 800 0 0 77 1,331 0 521,014

廣

東

省

계약건수 1 0 124 0 0 0 0 0 2 3 0 130

계약금액 200 0 282,965 0 0 0 0 0 1,203 1,280 0 285,648

투자건수 1 0 93 0 0 0 0 0 2 2 0 98

투자금액 50 0 184,359 0 0 0 0 0 801 792 0 186,002

貴

州

省

계약건수 0 0 1 0 0 0 0 0 0 0 0 1

계약금액 0 0 754 0 0 0 0 0 0 0 0 754

투자건수 0 0 1 0 0 0 0 0 0 0 0 1

투자금액 0 0 754 0 0 0 0 0 0 0 0 754

吉

林

省

계약건수 23 11 556 16 27 4 0 0 27 31 0 695

계약금액 4,815 14,887 228,088 11,959 9,427 3,800 0 0 17,801 16,308 0 307,085

투자건수 14 7 403 9 18 3 0 0 18 21 0 493

투자금액 1,547 3,191 114,423 8,119 5,179 2,009 0 0 14,781 6,695 0 155,944

福

建

省

계약건수 2 0 48 0 0 1 0 0 0 0 0 51

계약금액 308 0 34,639 0 0 100 0 0 0 0 0 35,047

투자건수 2 0 34 0 0 1 0 0 0 0 0 37

투자금액 255 0 24,999 0 0 80 0 0 0 0 0 25,334

北

京

市

계약건수 9 1 218 9 18 3 2 1 34 26 0 321

계약금액 7,209 194 263,002 84,918 89,661 3,517 794 118 40,456 71,922 0 561,877

투자건수 6 1 168 6 14 3 2 0 28 18 0 247

투자금액 5,566 194 168,978 47,071 47,386 3,070 794 0 31,018 55,382 0 354,577

四

川

省

계약건수 0 0 7 0 0 2 0 0 1 0 0 10

계약금액 0 0 4,052 0 0 6,290 0 0 240 0 0 10,582

투자건수 0 0 7 0 0 2 0 0 1 0 0 10

투자금액 0 0 1,180 0 0 6,353 0 0 150 0 0 7,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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山

東

省

계약건수 38 17 1,552 8 23 6 1 0 32 26 1 1,704

계약금액 10,903 20,239 1,806,082 14,939 7,955 10,248 4,000 0 19,888 23,073 1,100 1,918,427

투자건수 32 9 1,292 4 17 6 1 0 27 14 1 1,403

투자금액 6,342 3,671 1,158,461 5,360 3,472 10,115 3,504 0 6,326 3,456 420 1,201,127

山

西

省

계약건수 0 1 8 0 0 0 0 0 0 0 0 9

계약금액 0 1,800 5,487 0 0 0 0 0 0 0 0 7,287

투자건수 0 1 4 0 0 0 0 0 0 0 0 5

투자금액 0 1,318 1,120 0 0 0 0 0 0 0 0 2,438

上

海

市

계약건수 1 0 128 3 25 5 1 0 3 8 0 174

계약금액 447 0 241,353 51,880 25,301 14,820 4,750 0 90,635 184,398 0 613,584

투자건수 1 0 109 3 20 5 1 0 3 8 0 150

투자금액 447 0 193,602 30,400 13,468 7,595 634 0 90,635 109,043 0 445,824

陜

西

省

계약건수 0 0 6 0 0 1 0 0 1 1 0 9

계약금액 0 0 1,064 0 0 3,000 0 0 420 482 0 4,966

투자건수 0 0 5 0 0 1 0 0 1 1 0 8

투자금액 0 0 738 0 0 2,394 0 0 419 311 0 3,862

安

徽

省

계약건수 0 0 14 0 0 0 0 0 1 1 0 16

계약금액 0 0 22,018 0 0 0 0 0 3,000 9,800 0 32,118

투자건수 0 0 7 0 0 0 0 0 0 0 0 8

투자금액 0 0 10,849 0 0 0 0 0 22 0 0 10,871

遼

寧

省

계약건수 19 3 1,069 15 49 6 0 0 36 45 0 1,242

계약금액 6,931 6,918 625,246 84,879 17,241 39,298 0 0 13,555 64,021 0 858,080

투자건수 11 3 780 9 36 3 0 0 23 33 0 898

투자금액 3,644 3,586 352,964 63,903 11,191 3,620 0 0 4,363 12,381 0 455,652

雲

南

省

계약건수 1 0 1 0 0 0 0 0 0 0 0 2

계약금액 5,000 0 175 0 0 0 0 0 0 0 0 5,175

투자건수 1 0 0 0 0 0 0 0 0 0 0 1

투자금액 2,500 0 0 0 0 0 0 0 0 0 0 2500

自

治

區

계약건수 3 0 22 0 2 0 0 0 3 1 0 31

계약금액 7,414 0 35,971 0 1,198 0 0 0 38,661 3,000 0 86,244

투자건수 2 0 17 0 2 0 0 0 2 1 0 24

투자금액 299 0 26,312 0 489 0 0 0 34,163 3,000 0 64,263

浙

江

省

계약건수 4 0 108 0 2 0 8 0 0 1 0 123

계약금액 528 0 163,475 0 913 0 103,278 0 0 200 0 268,394

투자건수 4 0 84 0 2 0 5 0 0 1 0 96

투자금액 492 0 102,003 0 117 0 49,500 0 0 101 0 152,213

天

津

市

계약건수 3 0 474 4 21 3 0 0 9 5 1 520

계약금액 677 0 894,991 7714 9,162 1,907 0 0 4,684 5,710 200 936,045

투자건수 2 0 396 3 17 3 0 0 5 4 1 431

투자금액 358 0 550,737 2283 4,223 6,567 0 0 490 3,163 50 567,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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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海

省

계약건수 0 0 1 0 0 0 0 0 0 0 0 1

계약금액 0 0 121 0 0 0 0 0 0 0 0 121

투자건수 0 0 1 0 0 0 0 0 0 0 0 1

투자금액 0 0 19 0 0 0 0 0 0 0 0 121

河

南

省

계약건수 0 2 19 0 0 0 0 0 0 0 0 21

계약금액 0 1,120 7,011 0 0 0 0 0 0 0 0 8,131

투자건수 0 2 12 0 0 0 0 0 0 0 0 14

투자금액 0 439 2,612 0 0 0 0 0 0 0 0 3,051

河

北

省

계약건수 3 3 141 1 3 2 0 0 1 2 0 156

계약금액 490 757 94,621 6,356 819 4,200 0 0 250 698 0 108,191

투자건수 2 1 108 1 3 0 0 0 1 2 0 118

투자금액 60 346 59,730 4,772 238 0 0 0 249 698 0 66,093

海

南

省

계약건수 2 0 6 0 0 1 0 0 0 1 0 10

계약금액 500 0 19,607 0 0 300 0 0 0 1000 0 21,407

투자건수 2 0 5 0 0 1 0 0 0 1 0 9

투자금액 303 0 15,377 0 0 30 0 0 0 100 0 15,810

湖

南

省

계약건수 0 0 6 0 0 0 0 0 0 0 0 6

계약금액 0 0 82,814 0 0 0 0 0 0 0 0 82,124

투자건수 0 0 6 0 0 0 0 0 0 0 0 6

투자금액 0 0 69,515 0 0 0 0 0 0 0 0 69,515

湖

北

省

계약건수 0 0 15 0 1 1 0 0 0 2 0 19

계약금액 0 0 15,687 0 300 1,203 0 0 0 298 0 17,488

투자건수 0 0 10 0 0 1 0 0 0 2 0 13

투자금액 0 0 13,781 0 0 597 0 0 0 256 0 14,634

黑

龍

江

省

계약건수 11 1 253 2 4 0 2 0 16 9 0 298

계약금액 25,481 100 178,716 8,662 838 0 4,770 0 5,864 4,409 0 267,840

투자건수 9 1 181 1 1 0 2 0 14 7 0 216

투자금액 4,650 54 106,456 2,489 212 0 23,791 0 4,012 3,011 0 144,675

總

計

계약건수 124 39 5,062 63 180 36 14 1 169 164 2 5,854

계약금액 72,269 46,015 5,809,806 286,944 163,715 100,528 156,592 150 234,642 387,930 1,300 7,259,891

투자건수 92 25 3,959 39 132 30 11 1 129 117 2 4,537

투자금액 26,667 12,799 3,674,748 168,720 86,026 43,230 78,223 118 188,091 199,720 470 4,478,812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통계(2 0 0 0 .6 )

4.2.5. 대외차관

한국정부는 19 9 3년부터 중국에 경제발전협력기금(E D CF )차관을 제공하기 시작했

다. 한국은 중국의 길림성에 1 .4억달러의 신용차관을 제공하기로 하였으며 ,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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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9 2년 한·중수교이후 한국측이 제공한 제1차 거액의 차관이라 할 수 있다 .72 )

19 94년 12월 13일, 한국은 중국에 제공한 제1차 경제발전 협력기금 (E D CF ) 협의에

서명 , 차관 총액은 34 5 .0 8억원 (약 4 3 0 0만달러)에 달하며 , 차관은 天津港 , 南疆大橋 ,

山東龍口港 , 黑龍江東寧철도와 延吉비행장등이다. 19 9 5년 1 1월 , 江澤民 중국 국가주

석 방한때 , 양국 정부는 금후 10년 한국이 對中國에 제공할 경제발전협력기금 (E DCF )

차관의 원칙에 서명하였다 . 19 9 5년 한국은 4 0 0만달러의 무상원조 항목을 이미 달성

했으며, 19 9 7년 9월 말 현재, 한국 정부는 이미 중국에 3차례 2 3개 항목의 총 2 .3억

달러의 차관을 승낙했으며 , 제1차와 제2차 차관 항목은 이미 달성했고 , 그 나머지 항

목은 실시 단계에 진입했다. 19 9 7년 5월과 1 1월, 양국 정부는 「한국이 중국에 제공

할 제3차 제1기와 제2기 차관 협의」에 서명했고 , 금액은 각각 5 ,7 0 0만달러와 5 ,3 9 3

만달러이다.7 3 ) 그후 금융위기로 인해 對中 경제발전협력기금(E D CF )차관 제공은 극

도의 침체 상태를 보여왔으나, 19 9 8년 1 1월 김대중 대통령의 방중을 계기로 다시 활

기를 띠기 시작한다. 당시 양국이 발표한 연합성명중 기타부문에 한국은 연내 중국에

54 0만달러의 차관을 제공한 것에 합의74 )했다 .

<표4- 14> 한국의 對中 차관제공 현황 단위:만달러

년도 19 9 3 19 94 19 9 5 19 9 6 19 9 7 19 9 8
차관액 14 ,0 0 8 7 ,5 17 13 ,2 3 0 6 , 19 6 1 1 ,0 9 3 0

자료 :매년『中國對外經濟貿易統計年鑑』참고.

4.3. 산업협력

한국과 중국간의 산업협력은 19 9 2년 양국 수교 이후 민간의 업종별 단체를 중심으

로 모색되기 시작하였고 , 이러한 노력이 보다 탄력을 받게 된 계기는 19 94년 3월, 북

경에서의 한·중 정상회담이며, 당시 김영삼 대통령의 訪中시기에 중국과 「促進兩國

産業合作協定」에 서명을 했다. 동 회담의 계기로 동년 6월 6일 , 국가경제무역위원회

주임 王忠禹와 황병태 한국대사가 양국 정부를 대신하여 「 중한산업협력위원회 설립에

관한 협의」와 「민간 항공 공업기술 합작과 개발에 관한 양해 비망록」이 체결됨으로

써 공식적인 활동을 개시하였다. 그리고 동월 서울에서는 「한중 산업협력위원회 제1

차 회의」가 열려 , 쌍방은 자동차, 민간 항공기 , H DTV , TDX등 4개 영역의 관련 기

72 ) 中國人民共和國外交部外交史硏究室 , 위의 주 5 7 , p p 3 7- 38 .

7 3 ) 19 9 8中國對外經濟貿易白皮書 , (北京 :經濟科學出版社 , 19 9 8 .5 ) , p .2 12 .

74 ) 『中國時報』 (臺北 ) , 19 9 8 . 1 1 . 14 . , 第 14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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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이 산업협력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지와 장려를 희망했으며, 양국은 자동차, 민간 항

공기 , H DTV , TDX등 4개 분야를 우선 협력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

양국 산업협력위원회는 상기 4개 분야에서의 공동개발·공동생산·공동판매를 목적

으로 19 9 8년 상반기까지 19 94년 6월 북경 , 19 9 5년 6월 역시 북경 , 19 9 6년 8월 서

울 등 3차례 본 회의와 13차례의 분과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협력을 추진하였다 . 그러

나 이들 빈번한 회의에도 불구하고 가시적인 산업협력 성과가 나타나지는 않았다.

이렇게 양국 산업협력이 부진한 이유는 우선, 산업협력에 대한 양국 시각의 차이를

들 수 있다. 한국측은 공동생산 , 공동판매에 주로 관심이 있는 반면 , 중국측은 연구개

발에 주로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양국이 서로 산업협력의 주도적 위치 확보를 위해

줄다리기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 예를 들면, 양국 모두 중형 항공기 조종 조립

장 설치에 대해 각각 자국 설치를 주장하고 있으며, 전전자 교환기영역 (TDX)에 있어

서 한국은 양국에 각각의 공동연구센터 설치를, 중국은 北京 郵電大學에 하나의 공동

연구 센터 설치를 주장하고 있다 . 더욱이 중국측의 지나친 실리적 협상 자세는 산업협

력을 더욱 힘들게 하는 요인으로 들 수 있다. 즉, 양측은 협력지분의 비율에 대한 합의

등을 토대로 개발기종 , 경제성 분석 , 협력방식 , 개발일정 등에 관해 원칙적인 의견 일

치를 보았으나, 중국측이 新4原則 (중국에 의한 사업 주도 , 중국의 다수지분 보유 , 중

국내 최종 조립장 설치 , 중국내 합자회사 설립)을 들고 나오면서 한국측의 소수 지분

참여를 요구하여 협상 결렬을 해야만 했다 . 뿐만 아니라, 산업협력의 원활한 추진을 위

한 긴요한 자금의 결핍을 들 수 있다 .7 5 )

이렇게 양국간 산업협력 가능성에 대해서는 양국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음에

도 불구하고 부진한 성과를 보이고 있는 산업협력위원회에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양

국은 19 9 8년 1 1월 12일 한·중 정상회담 기간 중 제4차 한·중 산업협력위원회를 개

최하고 산업협력위원회의 틀을 확대 조정하는 데 합의한 새로운 틀의 핵심은 자동차부

품, H DTV , 전전자교환기(TDX) , 민간항공기등 기존 4개 분과위원회를 과학기술 산

업화 분과위원회로 흡수하여 협력을 계속 추진하며, 산업정책 분과위원회 및 에너지·

자원 분과위원회를 신설하여 산업정보와 에너지 자원 영역에 협력을 시작76 )하는 것이

다. 3개의 분과위원회의 구체적인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 과학기술 산업화 분과위원회 ; 과학기술 산업화 분과위원회 ; 기존 4개 분과위원회

(자동차부품, H DTV , 전전자교환기 , 민간항공기)를 흡수하여 협력을 계속 추진

하며, 양국이 공동 협의하여 정하는 첨단기술 분야의 산업화 협력을 추진한다.

7 5 ) 신태용 , 2 1세기를 향한 중국의 산업정책과 한·중 산업협력에의 시사 , (서울 :산업연구

원 , 19 9 9 .7 ) , p p 10 2- 10 3 .

76 ) 『大公報』 (홍콩) , 19 9 8 . 1 1 . 13 . , p .A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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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산업정책 분과위원회 ; 산업정책 수립 및 조정상황을 상호 교류하고, 정보 교류

및 산업비교 연구를 추진하며 , 협력 가능한 프로젝트를 조사·연구하여 본회의에

협력방안을 제출한다 .

3 . 에너지 및 자원 분과위원회 ; 에너지 및 자원분야의 협력을 추진한다.7 7 )

<표4- 15> 한·중 산업정책의 개괄적 비교

한 국 중 국

기본방향과

위상

·정부의 개입을 가급적 줄이고

시장실패가 현저한 부문에 국한

하여 국제규범에 맞는 지원수단

을 활용

·비재량적 유인에 대부분 의존

·개발연대에는 5개년 계획과 궤

도를 같이 하면서 자원배분에

큰 영향력을 발휘

·국가의 거시조절 능력 강화 , 개

선에 최대 목표

·경제개발에 있어 정부의 주도적

역할 강조

·재량적 할당에 크게 의존 (예 :지
주산업 지정 등)

·개발계획과 별도로 추진, 경제개

혁 프로그램과의 연계성도 취약

산업구조

정책

·신산업, 지식기반산업 육성에

중점

·SOC개발 및 확충 , 공업부문에

서의 지주산업 육성 , 제3차산업

육성에 중점

산업기술

정책

·산업기술 인프라 확충, 기술투

자의 효율성 제고 등에 역점

·과학기술 성과의 생산력으로의

轉化 및 기업 중심의 연구개발

체제 구축에 역점

산업배치

정책

·공업단지 조성을 중점적으로

추진 , 동 단지는 전반적인 산

업정책 , 국토종합개발계획 , 인

구정책 , 기술개발정책 등과 유

기적 연관하에서 추진

·중서부 내륙 개발 및 高新技術

開發區 설치, 그러나 전반적인

산업정책 및 여타 계획과의 연

계성 취약

산업조직 및

기업구조

조정정책

·공정한 경쟁기반 조성을 통한

산업의 경쟁력 제고

·대기업에 대한 5대개혁등 기업

의 국제규범에 합치한 구조조정

가속화

·기업의 규모의 경제 실현을 통

한 집단화정책 추구로 국제경쟁

력 확보

·행정과 기업의 분리를 위한 현

대기업제도 관철에 역점

자료 :신태용 , 2 1세기를 향한 중국의 산업정책과 한·중 산업협력에의 시사,

산업연구원, 19 9 9 .7 , p . 10 5

7 7 ) 신태용 , 위의 주 7 5 , p . 10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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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알 수 있다시피 , 한국에서는 이미 탈공업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나, 중국은

현재 전면적인 공업화 단계에 처해 있어 산업정책의 주안점을 한국에서는 신흥 산업의

육성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는 반면 중국은 지주산업 등 중화학공업 육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19 9 8년 1 1월 김대중 대통령의 訪中時 , 中國長江大橋 등 중국이 적극적으

로 추진하고 있는 6건의 중대한 基幹 工程의 建造 청부계획에 협의를 달성함으로써 중

국의 지주산업에 대한 한·중 양국의 협력을 증진시켰으며 , 한·중 양국의 경제교류협

력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7 8 )고 할 수 있다. 또한 한국이 해외시장의 풍부한 경험과

營造 기술을 중국의 노동자와 결합하여 해외 營建시장에 진출하며, 한국기업은 중국의

고속전철 , 철도 건설, 철도차량 建造 개발 및 유라시아 대륙을 잇는 아시아 횡단 철도

등의 협력사항에 대해 이미 협의를 거쳤으며, 동시에 「철도 협력과 교류에 관한 협

의」를 이미 체결7 9 )하였다.

이렇듯 우리 나라의 7 0년대 이후 중화학공업화를 통한 압축성장의 경험으로 , 향후

지주산업 육성 등을 통해 지속, 쾌속, 건전 한 발전을 추구하고 있는 중국과의 협력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5. 한·중경제교류협력의 평가와 전망

본 절에서 다루게 될 한·중경제교류협력의 문제점은 세부적으로 다루지 않고 , 한중

무역·투자·산업 교류에 있어 거시적인 문제인 무역불균형·투자불균형·산업혁력부

진 등을 다루고자 한다.

5.1. 한·중경제교류협력의 문제점

5.1.1. 무역불균형

양국은 경제무역협력에 있어서 순탄하고도 신속한 발전을 거듭함과 동시에, 약간의

불협화음 역시 계속 존재해 왔다. 양국의 협력중에 협력과 경쟁이 공존하고 있으므로

불협화음의 생성 역시 피할 수 없다 . 현재 한국과 중국의 경제무역관계에 출현한 불균

형 현상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 양국의 교역상 중국의 무역수지 적자 현상

과 투자에 있어서 한국의 對中투자 편향 현상 즉, 양국간의 투자 상황으로 볼 때 대부

78 ) 『文匯報』 (홍콩) , 19 9 8 . 1 1 . 13 . , p .A6 .

79 ) 위의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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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은 한국의 대중투자에 의존하며, 중국의 한국에 대한 투자는 상대적으로 매우 적다

고 할 수 있다.

우선 , 무역불균형 문제에 대해 살펴보자. 19 9 9년 말 중국세관통계에 의하면 중국은

9 0억달러 이상의 對韓 무역수지 적자를 나타내고 있다. 북경측은 對韓 무역수지 적자

문제에 대해 매우 관심을 보여 왔으며 , 이에 대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 19 9 8년 2월

중국정부는 한국측에 무역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以貨以貨」즉 , 물

건과 물건의 교환방법을 제시8 0 )했다. 그 구체적인 방법은 중국의 옥수수, 쌀, 콩 등의

농산물과 한국의 강철을 교환하는 방법이다 . 또 19 9 8년 1 1월 북경측은 서울측에 중국

의 식품과 육류품을 많이 수입해 주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8 1) 19 9 8년 1 1월 김

대중 대통령 방중시에 朱鎔基는 김대통령께 한·중 양국간에 존재하는 무역불균형 문

제를 언급하며, 무역규모 확대의 적극적 방법을 통해 문제 해결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

졌다 .8 2 ) 김대통령도 적절한 조치를 취해서 한·중 경제무역관계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

겠다고 밝혔으나 그 구체적인 방법은 알려지지 않았다 .

5.1.2. 투자불균형

중국 대외경제무역 통계연감에 의하면, 19 9 9년 말까지 한국 기업의 중국 투자는 계

약기준 투자 건수는 12 ,7 2 6건으로 16 3 .2 1억달러에 이른다 . 중국은 미국에 이어 한국

의 제2대 투자대상국이 되었다. 그러나 한국측의 對中투자는 중국측의 對韓투자를 크

게 앞질러 투자 불균형 추세가 매우 심각하다 . 중국은 2 0 0 0년 7월 15일 현재 1 ,5 8 0

억달러의 외환보유액을 지니고 있어8 3 ) , 일본에 이어 세계 2위를 기록하고 있는 경제

대국이다 . 중국에 있어서 한국의 경제위기는 해외직접투자에 아주 좋은 기회를 제공한

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은 금융위기 이후 구조조정은 중국 기업에게 한국 대기업의 해

외자산을 구매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 이를 계기로 한국의 對

中 편향 투자에서 중국의 對韓 투자를 이끌어 내어 한·중간의 투자 불균형 문제를 조

금이나마 해결할 수 있었으면 한다.

8 0 ) 『星島日報』 (홍콩) , 19 9 8 .2 .2 7 . , p .B4 .

8 1) 『中央日報』 (臺北 ) , 19 9 8 . 1 1 . 12 . ,p .8 .

8 2 ) 『文匯報』 (홍콩) , 19 9 8 . 1 1 . 14 . , p .A5 .

8 3 ) 『한국경제뉴스』 ,2 0 0 0 .7 .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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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산업협력부진

양국 산업협력위원회는 자동차 , 민간 항공기, H DTV , TDX등 4개 분야에서의 공동

개발·공동생산·공동판매를 목적으로 19 9 8년 상반기까지 19 94년 , 19 9 5년 , 19 9 6년

8월 서울에서 3차례 본회의와 13차례의 분과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협력을 추진하였으

나, 이들 빈번한 회의에도 불구하고 가시적인 산업협력 성과가 나타나지는 않았다. 이

렇게 양국 산업협력이 부진한 이유는 산업협력에 대한 양국 시각의 차이 및 지나친 실

리적 입장 고집으로 인함이라 할 수 있다 .

양국은 앞으로 단기적으로는 지주산업을 중심으로 즉, 기계 , 전자 , 자동차 , 석유화

학, 건설 등 부문에서 한국과 중국의 개발 기술 및 기간에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협

력을 통해 한국의 산업 기술 경험으로 중국의 산업 생산을 효율화 시킬 수 있다고 보

며, 중장기적으로는 양국의 궁극적인 산업 발전방향에 부합하는 첨단 산업이나 지식기

반산업 등 신흥분야로 그 초점을 맞춰 나가면 양국의 산업협력발전에 커다란 도움을

될 것이다. 양국은 높은 교육을 받은 과학기술 인력을 비교적 풍부히 보유하고 있고 ,

중국의 경우에도 기초과학에서는 물리학 , 항공우주, 신소재 등 분야에서 상당히 앞선

연구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 첨단기술의 산업화에 대한 노하우는 한국이 한발 앞서 있

다는 측면에서 양국의 협력은 첨단산업의 발전에 시너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하겠다 .

양국은 상호 경제개발 단계나 시장 잠재력에 있어 서로의 강점을 상호 접합시켜 양

국 산업협력을 추진해 나아가는 자세를 가진다면 양국간 산업협력에 대한 시각차 축소

가 가능하며 , 그 협력 가능 범위 또한 매우 넓다고 본다 .

5.2. 중국의 WT O 가입이 한중경제교류협력에 미치는영향

5.2.1 중국의 WT O가입을 위한 노력

중국은 WT O가입을 위해 10여 년의 노력을 기울였고, 19 9 9년 1 1월 15일, 중국과

미국은 중국의 WT O가입을 위한 쌍방 협의를 달성하였고, 이를 기해 중국은「入世」

즉, WT O가입을 위한 관건에 첫발을 내딛었다.84 ) 이어 미국 하원은 2 0 0 0년 5월 24일

중국에 대한 항구적인 정식 무역 관계(P N TR ) 지위 부여 법안을 통과시켰다. 중국은

해마다 정상무역관계에 의한 최혜국(MF N )대우를 연장받아 왔으나 이 법안의 통과로

앞으로는 매번 의회의 심사를 거쳐야 하는 수모 8 5 )를 벗어나게 되었다. 대체적으로

84 ) 李海燕 ,「加入世界貿易組織 (WT O)後中國經濟所面臨的機遇和挑戰」 ,『經濟問題探索』 , (北京

: 2 0 0 0年 第6期) , p . 1 1 .

8 5 ) h t t p :/ / www .ch osu n .com/ w2 1d a t a / h t m l/ n ew s/ 2 0 0 0 0 5/ 2 0 0 0 0 52 50 0 79 .h t m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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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N TR의 지위는 WT O가입과 연계돼 있으며 WT O가입 국가들간에는 상호 허용하는 것

으로 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번 법안의 통과는 중국의 WTO가입이 머지 않았음을 시사

한 것이며, 중국은 아직 가입 협상을 완료하지 못한 스위스 등 남은 몇 개 국가들과의

협상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이 법안은 당초 클린턴 행정부가 지난해 1 1월 중국과 무

역협정을 체결하면서 WT O가입 지원과 P N TR지위를 중국에 부여하는 대신 중국시장

개방 약속을 받아냄에 따라 상정됐으나 노조와 인권단체 등을 의식한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로 일부 내용이 부가됐다. 부가법안의 주요 내용은 중국제품 수입급증에 따른 국내

산업 피해 우려시 관세인상, 물량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긴급수입제한 규정과

중국내 인권과 노동 상황 등을 감시할 의회-행정부 합동 중국위원회의 설치와 WT O규

정 이행 여부 점검 조항, 양안의 WTO동시 가입에 대한 지지 등이 포함됐다.8 6 )이에 대

해 중국 정부는 부가법안의 내용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 O ) 가입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중국과 WT O 회원국들의 협

상이 금년 7월 19일 제네바 소재 WT O본부에서 재개됐다 . 가입의정서 초안을 놓고

미국 , E U , 호주 등은 중국과 합의한 양자협정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반영시켜야 한다

는 입장인데 반해, 중국은 다른 회원국들에 비해 너무 엄격한 조건을 적용하는 것이라

며 일부 내용을 완화해야 한다고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 특히 인도와 같은 일부 개도

국들은 중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국의 국내산업도 주요 무역국과 마찬가지로 중국

산 섬유제품 등에 대해 똑같은 수준의 보호를 받아야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어 적

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WT O주변에서는 마이크 무어 사무총장이 중국의 연

내 가입에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는 9월에 3주간의 일정으로 다시

열리는 가입작업반 회의 결과가 연내 가입여부를 결정하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전망

이 유력하다 .87 ) 중국은 멕시코 , 스위스 , 에콰도르 등과 개별 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협

상에 나설 계획이다 .

홍콩 경제일보는 중국 대외경제무역협력부의 '권위있는 소식통'의 말을 인용 , 중국이

WT O 가입까지 회원국들과의 가입협상 마무리 , 7월 중순 열리는 WT O 中國業務組

1 1차회의의 WT O 의정서 및 보고서 심의 , WT O 전체 이사회 통과 , 전국인민대표대회

(全人大) 가입 비준 등 네 걸음 (보) 를 앞두고 있다고 전했다 .88 )

어쨌든, 멀지 않은 미래에 중국이 WT O회원국에 가입하게 되면 , 명실공히 모든 국

제금융 및 무역기구에 가입하게 됨으로써 중국의 국제정치·경제적 위상과 경제적 실

8 6 ) 『中國時報』 (臺北 ) , 2 0 0 0 .5 .2 6 .

8 7 ) 「중국 , WT O 가입협상전개 일부 난항 예상」 ,『연합뉴스』 , 2 0 0 0 .7 .2 0 .

8 8 ) 「朱鎔基 WT O 의무조항 성실이행 다짐」 ,『연합뉴스』 , 2 0 0 0 .7 .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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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이 크게 높아질 것이다 .

중국은 WT O가입 후 , 무역과 투자 시장을 점진적으로 개방해야 하기 때문에 중국의

對미국 수출과 투자가 느는 등 유리한 점 이외에 불리한 점도 많다. 중국으로서는 이

동통신, 금융, 자동차 , 영화 등 시장을 개방해야 하고 국제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국유

기업 개혁도 가속화해야 한다 . 그 과정에서 수많은 실업자와 시장 잠식 또한 각오해야

한다 . 그렇다면 중국의 WT O가입이 한국 경제와 한·중 경제교류에 미치는 영향을 살

펴보기로 하자.

5.2.2. 한·중교역에 미치는 영향

중국의 WT O가입은 상호주의적 입장에서 한국측의 수입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의 완

화, 철폐를 촉진할 뿐 아니라, 중국의 시장개방 속도와 가속화는 중국 경제규모의 확대

를 유인할 것이므로 , 이에 따른 한·중간의 교역이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

중국은 우리 나라와도 지난 19 9 7년 8월, WTO가입을 위한 양자 협상을 마무리했다.

중국의 WT O가입에 따른 양허계획에 의해 상품, 자본시장개방, 관세인하, 비관세장벽

철폐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므로 한국 기업과 상품에도 중국 문호가 확대되는 것은 당

연하며, 삼성·대우 경제연구소 등은 관세 인하만으로도 12억- 15억 달러의 수출 증대

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8 9 )중국의 주요 관세율의 인하경과는 아래의 표와 같다.

<표5- 1> 중국 주요 관세율 인하경과

시기 대상품목(개) 평균수입관세율

19 9 2년말 3 ,3 7 1 4 3 . 1% → 3 9 .9 %

19 9 3년말 2 ,8 9 8 3 9 .9 % → 3 5 .9 %

19 9 5년 술,담배 ,중형버스 ,테이프등일부 3 5 .9 % → 3 5 .3 %

19 9 6년 4월 4 ,9 6 2 3 5 .3 % → 2 3 %

19 9 7년 10월 4 ,8 74 2 3 % → 17 %

19 9 9년 1월 1 ,0 14 17 % → 16 .7 8 %

자료 :KOTRA D- b a s e 자료를 기초로 작성.

중국 시장 개방에 따라 한국 기업이 단기적으로는 이익을 얻겠지만, 상대적으로 한

국 시장의 개방도는 중국 시장에 그것에 비해 훨씬 클 뿐 아니라 , WT O 가입후의 중

국 상품은 외국 자본과 기술의 유입으로 인해 가격 경쟁력이 강화될 가능성이 매우 크

8 9 ) 위의 주 8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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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 양국간의 교역량의 증대는 지정화된 사실과 다름없으나 , 우려되는 점은 우리의

對中 수출 증가보다는 중국의 對韓 수출이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 뿐만 아니라 , 무역수지에 있어서도 수출입은행 통계에 의하면, 19 9 9년말 현재

對中 무역수지가 4 8억달러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고, 19 9 9년도를 제외하고는 매년

1 .5배 정도의 성장을 거듭하였으나, 중국의 WT O가입후 對中 무역수지의 흑자 역시

적자로 반전할 충분한 소지를 가지고 있다 하겠다 .

문제는 對中 수입 증가에 따른 우리시장 방어능력이 극도로 미비하다는 데 있다 . 중

국의 WT O 가입 후에는 정부의 산업피해 구제수단도 조정관세를 제외하고는 양국의

통상분쟁으로 확대될 소지가 있으므로 신중하게 운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 다국적

기업들이 중국을 생산기지로 삼아 앞다퉈 진출한다면 자동차, 전자 , 선박 등 한국의 수

출 주력 상품들이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크므로 對中 비교우위를 유지할 수 있는 전략

을 서둘러 마련해야 하며 중국을 중심으로 재편될 WT O내의 개도국 세력과의 관계 설

정도 미리 검토해 둘 대목으로 지적되고 있다 .

교역상품 구조의 경우, 중국이 WT O에 가입했다고 해서 양국간의 무역패턴이 근본

적으로 변할 것 같지는 않다. 한국은 현재 중국으로부터 농수산물, 광물 등 1차 산품

과 섬유 , 의류 등 노동집약적 완제품을 수입하는 대신, 가전 , 철강, 석유화학 분야의

원부자재를 주로 수출하고 있다 . 중국이 WT O가입 이후 철강, 석유화학 , 가전 , 자동차

등 단순 자본집약적 산업부문의 경우 , 중국의 기술 수준이 빠른 속도로 향상되고 있고

산업내 수평무역의 비중이 점차 높으므로 한국의 대중 수출가능성이 더 클 것으로 예

상된다. 그러나 사무용 기기, 컴퓨터, 하이테크 가전 , 정보·통신 기기, 정밀공작기계

장비 등의 경우, 일본 , 미국, 유럽의 대중 수출과 직접투자가 늘어남에 따라, 중국에서

의 시장점유율이 중국의 WT O가입 전보다 오히려 낮아질 수도 있다.9 0 )

5.2.3 한·중투자에 미치는 영향

중국의 WT O가입은 한국의 대중투자의 확대에 단기적으로는 + 의 영향을 , 장기적

으로는 - 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중국은 WT O 가입과 함께 무역관련 투자조치 (TR IM s )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TR IP s )조치와 관련된 각종 제약 즉, 수출의무비율 , 부품현지화비율, 외환수지 균형

의무 등의 각종 제약을 단계적으로 완화해야 하고 , 법제도적 투자환경을 보다 투명하

게 개선해야 한다 . 따라서 그동안 불투명한 법규 , 제도 , 관행에 시달려온 한국의 대중

9 0 ) 김익수 , 중국의 WTO가입이 동아시아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 (서울 :KIE P , 1999 .12 ) ,
p p . 176- 17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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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투자는 증가하게 될 것이며 , 원가절감형 대중 직접투자의 경우 아직은 중국의 인

건비나 토지 비용이 기타 동남아 국가들에 비해 우위를 가지고 있으므로 당분간 계속

증가할 것이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보면 이러한 플러스 효과는 지속이 어려울 듯하

다. 왜냐하면 , 중국의 WT O 가입과 함께 중국의 대외적 이미지는 크게 향상될 것이며 ,

그동안 중국에 대한 투자를 주저하고 있었던 선진국 기업의 투자 또한 늘어날 전망이

기 때문이다 . 따라서 경쟁력이 약한 한국의 중소기업의 중국진출은 줄어들게 될 것이

고, 이미 진출한 기업도 도태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 뿐만 아니라 , 외자기업의

진입 증대에 따른 중국내 인건비 , 토지사용료, 원부자재 비용 등이 상승하여 중국내 가

공생산·수출을 지향하는 한국의 중소기업의 대중투자는 점점 약화될 것이다.

<표5- 2> 중국의 WTO가입이 한국기업의 대중직접투자에 미치는 순효과

투자유인의

변화
시기별 직접투자 유인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투자유인의

강화

단기

·중국의 대외이미지 개선

·중국내 투자환경의 개선(TR IMs , TR IP s조치의 적용)
·꽌시문화의 약화로 인한 문화적 장벽의 완화

중장기

·중국시장 동향의 신속한 파악과 대고객 서비스 제공의 필요성

(특히 서비스 업종)
·동남아와 대비한 원가절감면의 상대적 우위 (원가절감형 투자)
·중국시장 확대와 시장진입장벽의 약화 (시장개척형 투자)

투자유인의

약화

단기
·관세 , 비관세 등 무역장벽 완화로 인한 대중 수출 관련 거래

비용 (t r a n s a ct ion cost s )의 감소

중장기

·중국 본지 기업의 기술력 상승 (합자·합작의 유인 감소)
·중국내 인건비 ,토지사용료,원부자재 비용의 상승(원가절감형

투자) ·구미 초·다국적 기업의 진입증대에 따른 중국 내수

시장내 경쟁심화(시장개척형 투자)
·중국이외 다른 신흥시장의 부상(시장개척형 투자)

순효과(n et
effect )

단기 +

중장기 + → - 로 변화

자료 :김익수 , 중국의 WT O가입이 동아시아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

(서울 :KIE P , 19 9 9 . 12 ) , p . 17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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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WTO 가입에 대비하여 외국인투자의 유치와 자체적인 투자 및 기술개발노력의

확대 등을 통해 하이테크 중심의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제9차 5개년 계

획(19 96- 2 0 0 0년)에 따라 자동차, 조선, 전자, 통신·반도체, 기초석유화학(특히 에틸

렌)산업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있으며, 중국의 WTO 가입 후에는 이들 자본집약

적 산업부문에 대한 진입장벽이 낮아져, 외자기업의 대중진출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중국이 WT O 가입하여 투자유입이 증가하면 연해지역의 노동집약산업이 포화

상태에 이를 것이며 , 중장기적으로 한국기업의 투자거점 역시 이에 따라 연해지역에서

내륙지역으로 다변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며 , 연해지역에는 금융, 보험 , 유통 , 건설 등

서비스 업종과 자본 및 기술집약적 중화학공업이, 그리고 중서부 내륙에는 음식 , 오락 ,

호텔 등 일부 서비스 업종과 단순노동집약 업종이 자리를 잡을 것이고, 旣진출기업의

내륙으로의 재투자나 생산기지 이전도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

5.2.4 국내시장과 산업구조에 미치는 영향

(1) 低價製品 , 複製品 , 模造品의 국내시장 교란

중국이 WT O에 가입하면 , 중국산 저가 농산물이나 불법 복제 공산품 , 모조품 등이

국내시장에 대량으로 유입될 경우, 국내시장은 큰 혼란에 빠질 수 있고 , 국내산업의 피

해도 늘어날 것이다 .

(2 ) 상호시장접근 효과상의 불균등 (a sym m et r ies )

위와 같은 저가 대량수입이나, 불법복제품, 모조품의 수입이외에도 , 중국의 WT O가

입은 한·중 양국에 있어 상대방 시장에 대한 상호침투의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 양국의 진입장벽의 보호도가 다르기 때문에 상대방시장에 대한 침투속도와

접근폭이 달라 중국의 경우 내수시장의 進入·流通障壁이 두텁고, 개방일정 자체도 산

업별 , 업종별 , 때로는 지역별로 단계적이고도 수차적이며 , 공유제에 기초한 경제체제여

서 행정규제의 역할이 매우 큰 반면, 한국의 경우, 시장진입장벽이 비교적 약하고, 관

세 등 경제적 수단에 의한 의존도가 높아 , 중국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시장접근 내지는

침투가 상대적으로 용이하다고 할 수 있다.

(3 )산업구조 고도화 압력의 증가

중국 저가 소비재 공산품의 수입은 한국내 노동집약적 경공업 내지는 단순자본집약

산업의 생산기반을 현저히 약화시킬 것이다 . 또한 해외시장에서의 한·중간 수출경합

관계의 심화와 중국 내수시장에서의 외자기업간의 경쟁격화는 한국 수출품의 고급화,

高부가가치화를 강요할 것이다.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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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중국의 WT O가입에 대한 대책

5.3.1 정부차원의 대책

( 1) 무역의 확대균형을 위한 쌍무적 통상외교 노력의 강화

중국의 시장개방 추이에 비추어 , 각 품목별 , 각 업종별 개방도 , 수요, 관세율 , 비관

세장벽을 조사한 다음, ①차별적 무역관행의 폐지, ②보조금 , 반덤핑, 세이프 가드 협

정 적용상의 투명성 확대, ③수출입절차의 간소화 , ④비관세 장벽의 완화, ⑤인허가 절

차의 간소화 등에 관해 중국측과 쌍무협상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 다만 서비스

시장개방 등 일부 분야에 대해서는 중국측과 공동보조를 취함으로써 미국이나 E U 등

과 같은 강대국의 일방적 公正貿易主義의 강요 , 시장개방압력 , 통상관계상의 독주를 견

제할 수도 있을 것이다.

(2 ) 관세부과기준의 객관화·합리화를 요구한다.

(3 ) 저가 중국산 제품의 수입급증에 대한 대비책 마련 : 산업피해 구제제도의 일원

화, 긴급수입제한제도의 개선, 조정관세 등 수입규제조치 발동기준의 과학화, 反덤핑

관세의 신중한 운용 , 중국 가격체계·가격구조에 대한 연구·조사를 강화한다 .

(4 ) 지재권에 대한 보호를 요청한다.

(5 ) 새로운 인맥 체제 구축에 힘쓴다. 중국 정부가 조만간 국가경제무역위원회 등

주요 경제부처 기구를 대대적으로 축소 개편할 것으로 전망되며 , 룽융투 (용영도) 대외

무역경제협력부 부부장이 국가경제무역위원회 부주임으로 승진할 것으로 예상9 2 )돼 이

렇게 될 경우 부서 산하의 10개 공업국 중 기계공업국 등 8개 공업국이 빠르면 연내

에 폐지돼 우리 기업들의 경제부처내 새로운 인맥 구축이 시급히 요청된다 .

(6 ) E D CF자금과 산업협력의 연계 강화에 힘쓴다 . 이 E D CF 자금의 공여는 대중국

수출 촉진과 한·중 산업협력의 기반 조성에 효과가 상당하므로 , 이후의 E D CF 자금의

공여는 한·중 산업협력의 추진 구도와 연계하여 실시한다 .

5.3.2 기업차원의 대책

중국 투자의 효율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아래와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 .

1 . 기존의 생산방법 탈피 및 새로운 高附加價値의 생산시설을 재투자하여 중국의 내

수판매 및 수출증가에 새로운 준비를 한다.

9 1) 참고 김익수 , 중국의 WT O가입이 중국경제와 한·중 경협에 미치는 영향 , (서울 : KIE P ,
19 9 5 . 12 ) , p p . 1 1 1- 1 13 .

9 2 ) 「중 경제부처 대개편 전망」 ,『연합뉴스』 ,2 0 0 0 .7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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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수출지역 다변화를 위해 노력한다 .

3 . 이자율이 한국의 은행보다 저렴한 중국의 은행 및 중국에 진출한 외국 금융기관

으로부터의 자금확보에 주력한다 .

4 . 원자재조달의 현지화에 주력한다. 원자재조달을 현지부품으로 대체 혹은 부품의

현지화를 통해 기업 이미지를 제고시키며 내수판매증가 전략으로 유도한다.

5 . 중국 내수증진을 위한 제품생산모델의 중국화를 위해 제품의 모델의 시장조사 및

연구개발에 힘쓴다 . 즉, 중국시장에서 수요자가 요구하는 가장 중국적이고 기술

력이 뛰어난 제품을 생산하여 새로운 기회에 도전한다 .

6 . 판매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생산 및 판매의 원시스템(On e Sys t em )으로 수요자

가 요구하는 생산체제로 전환한다 .

7 . 중국 내수시장에 대한 충분한 시장조사를 실시한다 .

8 . 향후 중국시장의 진출이 더욱 어려울 것으로 전망 , 현재의 생산설비로 일정한 수

익을 올린 후 , 바로 한국에서 생산하고 있는 고급제품을 중국 현지에서 생산하여

상품의 고부가가치화와 중국 내수판매공략에 전력한다.

9 . 시장개척형 경공업부문 투자의 경우 내륙투자진출을 증대하며, R & D 투자를 통

한 수출상품 구조의 고도화 및 구조전환 노력의 확대한다.

10 . 서비스 시장에 대한 무역 및 투자노력의 확대한다 .

1 1 . 정부 부처간 알력에 따른 정책변화 가능성에 주의해야 한다 . 단편적인 예로 , 중

국 IT정책을 결정하는 信息産業部내의 舊 電子部 계열과 舊 郵電部 계열의 갈등

은 대단하다9 3 ) . 따라서 부처간 알력에 대한 체계적 대응이 요망된다 .

12 . 화교와의 협력을 모색한다. 화교권의 중국시장 진입전략을 참고하고, 협력을 모

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13 . 중국의 기술적 건너뜀 에 주목94 )하라. 중국은 이미 세계 다국적 기업들이 각축

을 벌이는 일류시장이다. 중국이 우리 나라에서 사양화된 기술과 설비를 가지

고 있다는 생각은 오산이다 . 중국은 압축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기술 진

화 단계를 종종 건너뛴다. 유선전화가 보급되기 전에 핸드폰 사용이 늘어난 것

과 , 비디오가 보급되기 전에 VCD와 DVD가 보급되는 것은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9 3 ) 「중국 시장 공략 7계명」 ,『디지털타임스』 ,2 0 0 0 .7 . 1 1 .

94 ) 「중국 인터넷 시장 공략 7계명」 ,『동아일보』 , 2 0 0 0 .7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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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한·중경제교류협력의 한반도 정세에 미치는 영향(결론)

미국 C IA의 한반도 전문가는“한국은 일본과 달리 정보기술이 발달했고 , 높은 교육

수준과 자본주의 정신이 강하기 때문에 자본주의에 매우 잘 적응하고 있다 . 따라서 북

한의 지하자원과 군사력이 남한의 경제력과 합쳐지면 국력이 엄청나게 신장될 것이다.

통일된 한반도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빨리 경제력과 군사력을 성장시킬 것이다 . 일

본·중국· 러시아는 핵과 미사일 등을 보유하게 될 한국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한반도

통일을 수수방관하지는 않을 것이다”고 예측한다.9 5 ) 남북한은 남북한 정상회담을 통

해 통일된 한반도를 향한 중요한 걸음을 내딛었다고 할 수 있다.

남북한 정상이 서명한 6·15 공동선언의 첫 항은 “남 (북)과 북(남)은 나라의 통일

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

다”는‘자주통일 선언’으로 시작한다. 이 6·15 공동선언을 도출한 역사적인 남북정

상회담은 그 자체가 남북한이‘외세를 배격한 채 자주적으로 공조’한 것에 커다란 의

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9 6 ) 이에 대해 대만의 한 전문가는 「兩韓은 자주 라는 공동

전략 목표아래, 남북회담에서 열강의 세력을 완전히 배제 , 4대 열강의 한반도에서의

전략이익에 강력히 도전했다 .」고 평했다.9 7 )이렇게 남북회담을 자주적·성공적으로 이

끈 원동력은 김정일의 실용주의 노선과 DJ 의 실사구시 대북 정책이었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두 사람의 대외-대북 노선의 접점에는 정경분리 원칙이 있었다 . 사회주

의 경제의 한계 즉, 자력갱생의 한계를 실감한 北은 수년간의 자연재해로 인한 경제의

악순환으로 2 0 0만명의 아사자를 낳았고, 3 0만명의 탈북자는 먹을 것을 찾아 중국으로

밀입국을 하고 있는 유사이래 가장 어려운 난국에 처해 있다 . 김정일은 김일성 사망후

6년의 기간중 3년의 복상기와 3년의 권력 다지기 이후 , 자신의 통치 기반에 상당한 안

정과 자신감을 얻은 지금에 와서야, 이를 통해 이제 「체제상의 생존 위기」를 벗어나

기 위한 남한과의 경제협력 및 투자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 . 또한 개혁 개방

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백남순 외무상은 지난 3월 중국을 방문해 중국 개혁개방의 상징인 朱鎔基 총리와 회

담을 갖고 이례적으로 다롄(大蓮) 개방특구를 시찰했다. 그동안 중국을 방문한 북한

고위 인사들은 중국 개방개혁의 상징인 개방특구 시찰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를 경원시

해 왔다. 이는 김일성-김정일이 교시한 중국과는 다른‘우리 식 사회주의’고수 원칙

9 5 ) 김정원 , 「김정일은 주한미군 철수를 원하지 않는다」 ,『신동아』 , 2 0 0 0 . 7월호 .

9 6 ) 「격동의 한반도 정상회담은 싱가포르에서 시작됐다 .」 ,『주간동아』제24 0호 , 2 0 0 0 .6 .2 9 .

9 7 ) 『自由時報』 (臺北 ) , 2 0 0 0 .6 . 14 .

h t t p :/ / www .lib er t y t im e s ,com .t w/ t od a y0 6 14/ r - k or ea 3 .h t 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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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었다. 특히, 지난 19 8 7년 7월 역시 비밀리에 중국을 방문했던 김총비서는 당시

중국식 개혁개방의 상징인 선전 (深 )특구를 돌아본 뒤 귀국해‘주체사상에서 제기되

는 문제점 이라는 논문을 발표해 중국식 개방을 우회적으로 비판했었다. 이런 점에서

백남순이 大連을 둘러본 것은 중국 개혁-개방의 현장 방문이라는 큰 의미가 있다. 김

정일은 최근 전격적으로 중국을 방문해 江澤民 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중국의 실리

콘밸리’인 中關村을 시찰했다.

과거 소련연방이 붕괴되고 동유럽 블록이 와해된 이후 지난 10년 동안 북한의 김정

일은 동부 유럽이 추진한 개혁을 공공연하게 비난하면서 헐뜯었었다. 개혁을 병균 이

나 모기 · 기생충 같은 것9 8 )이라고 여긴 것이다. 19 94년 북한은 중국을 사회주의의

배신자 로 묘사하며 중국을 공산주의를 포기한 공당국가라고 비웃어 왔다 .9 9 ) 그런데

지금 김정일은 공개적으로 중국 대륙 개혁의 위대한 성과를 찬양하고 있는 것이다 .

2 0 0 0년 5월 , 김정일의 북경행 때 나온 성명문에서 김정일이 중국의 개혁가인 鄧小平

이 추진한 개방 의 위대한 업적을 언급하면서 , 중국이 추진한 개혁정책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또, 남북정상회담에서 김정일은 중국 개혁 개방에 대해 평가하며 중국이 개혁

-개방에서 큰 성과를 거둔 것을 평가한다. 이것은 덩샤오핑 (鄧小平)이 제기한 개혁-개

방정책이 정확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 조선은 이제 ‘고난의 행군’을 끝마치고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조선은 자국의 상황에 근거해 조선식 사회주의를 건설하고, 중

국은 자국의 실제에서 출발해 중국 특색을 가진 사회주의를 건설해야 한다 며 경제건

설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해 경제문제 해결에 정책의 우선 순위를 둘 것임을 밝혔다.

북한의 변화는 사실 2- 3년 전부터 조금씩 감지됐으며 , 이번에 눈으로 확인했을 뿐이

라는 주장10 0 )도 있다. 북한은 19 9 8년 시장경제 수업을 위해 호주, 중국 등에 경제관

료들을 파견했으며 , 세계은행 등에 북한 경제 진단을 의뢰하기도 했으며, 아시아개발은

행(ADB )등 국제기구 가입 노력도 시작했다. 올해 들어 이탈리아, 호주와 수교했고,

필리핀, 캐나다 등과도 수교 교섭을 벌이는 등 외교적 영역도 점차 넓히고 있다 . 여기

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은 김정일이 鄧小平의 경제 우선의 전방위 (全方位) 유화전략을

학습 , 모방하고 있다는 것이다 . 鄧小平이 주도한 정치·외교는 한 마디로 경제 우선의

전방위(全方位) 유화전략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가 도입한 공산당의 기본 노선은 계

급투쟁보다는 경제건설 , 다시 말해 정치보다는 경제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며, 외교 역

시 경제건설에 기여해야 한다는 것이 그 목표였다 . 이 목표 실현을 위해 모든 나라와

9 8 ) h t t p :/ / www .ch osu n .com ./ w2 1d a t a / h t m l/ n ew s/ 2 0 0 0 0 6/ 2 0 0 0 0 6 130 3 17 .h t m l

9 9 ) 『中央日報』 (臺北 ) , 2 0 0 0 .6 .5 .

h t t p :/ / n ew s .k im o .com .t w/ 2 0 0 0/ 0 6/ 0 5/ in t er n a t ion a l/ cn a / 38 .0 54 0 .h t m l

10 0 ) h t t p :/ / www .ch osu n .com/ w2 1d a t a / h t m l/ n ew s/ 2 0 0 0 0 6/ 2 0 0 0 0 6 16 0 3 3 1 .h t m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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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린우호와 호혜적 경제교류의 진전을 도모하는 전방위 유화전략을 채택한 것이었다.

덩샤오핑의 지도 아래 중국 정치·외교의 핵심은 최우선 과제인 경제건설을 수행하기

위해 유화적인 대외관계 구축을 기조로 평화로운 국제환경을 확보하는 데 있었다 . 10 1)

현재 김정일이 취하고 있는 개혁개방을 위한 일련의 조치들이 鄧小平의 그것과 매우

흡사함을 나타내 준다.

어떤 한 학자는 「오랫동안 북한은 쇄국고립정책을 견지해 왔지만, 지금 오스트레일

리아와의 재수교를 통해 문을 열어 전세계의 새로운 입장을 껴안을 준비가 되었음을

대외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다.」10 2 )라고 표현하고 , 또 다른 학자는「북한으로 말하자

면, 오스트레일리아와의 수교는 전방위 외교정책을 추진하는 하나의 발판역할을 할 것

이다 .」103 )라며 북한의 전방위인 개혁개방을 예측하고 있다. 북한이 기존의 강한 사회

주의 체제 즉, 외교고립을 고집한다는 것은 시대의 조류에 역행하는 일일 뿐만 아니라,

현재 북한주위에 일고 있는 여러 가지 사건, 예를 들면, 이탈리아와 오스트레일리아와

의 수교, 대외 개방 무드, 한국과의 화해무드 조성 등을 통해서 볼 때 , 북한이 계속 외

교고립을 고집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사실 , 북한의 개혁개방은 경제로부터 시작한다

고 할 수 있다 . 그렇다면 그 개혁개방은 모델은 과연 무엇이 될 것인가? 김정일은 베

이징 방문과 남북정상회담 당시의 발언 등을 통해 북한이 새롭게 경제개혁을 수용하며

중국을 조언자로 받아들일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104 ) 개방 모델은

중국의 「중국특색의 시장경제」즉, 중국식 사회주의의 계획경제와 자본주의 시장경제

의 혼합 경제와 , 전방위 외교와 수출 드라이브를 통해 한국의 경제 발전을 이룩한「박

정희식 경제모델」을 연구중이다 .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북한의 개혁개방과 한반도의

통일에 대한 중국의 역할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

한반도 통일문제와 관련해 앞으로 중국의 대한반도정책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중

국의 對한반도 정책은 남한과 북한과의 쌍무적 관계 발전을 중심으로 한 균형정책으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중국은 대외적으로나 공식적으로는 한반도 통일을 지

지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현상유지정책을 추구해 가는 이중성을 띄어갈 가능성이 크다 .

자국의 경제발전을 위해 주변의 안정을 외교정책의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고 , 특히

중국의 현대화 정책과 관련 한반도 안정에 중대한 이해를 갖는 중국이 한반도에서의

통일과정이 평화적이고 안정적인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다는 데 확신을 갖지 않는 한 ,

한반도 통일에 대한 불확실성은 중국으로 하여금 통일보다는 현상유지 정책을 선택할

10 1) 박정동 , 「남북한 경제협력」 ,『신동아』 , 2 0 0 0년 5월호 .

10 2 ) h t t p :/ / n ew s .k im o .com .t w/ 2 0 0 0/ 0 5/ 0 9/ in t er n a t ion a l/ u d n/ 32 7 13 1 .h t m l .

10 3 ) 위의 주 .

104 ) h t t p :/ / www .ch osu n .com/ w2 1d a t a / h t m l/ n ew s/ 2 0 0 0 0 6/ 2 0 0 0 0 6 130 3 17 .h t m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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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밖에 없게 할 것이다 . 중국이 한반도 통일을 달가워하지 않는 주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그 하나는 , 사회주의 동맹국 북한이 지니는 전략적 자치를 고려해 북한체제의 안정

과 한반도 현상유지 , 즉 한반도의 분단상태와 안정상황(不統不亂) 10 5 )이 지속되어야 하

므로 한반도의 조기통일을 원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 대만의 한 학자는 비록 국경

을 접한 북한이 중국에게는 커다란 짐거리지만, 중국에 대한 북한의 존재는 접경지역

의 미군 주둔에 대한 완충지대로서, 북한의 '완충지대'의 역할은 다른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다며 이스라엘의 레바논 남부에 설치한 「안전지역」의 중요성을 능가한

다10 6 )고 설명한다 .

다른 이유는 , 흡수통일시 10 0만명으로 예상되는 난민이 일시에 중국으로 유입되어

심각한 정치적 , 사회적 , 경제적 문제들을 야기하며 , 만약 이들이 동북 3성의 조선족 사

회로 대거 편입될 경우 동북지방의 막강한 소수민족세력을 형성 또 다른 민족문제로

발전될 것에 대한 우려이다. 중국은 19 9 9년 한 해 동안 7 ,2 0 0명의 북한 불법 밀입국

자를 송환 조치했으며, 2 0 0 0년 5월 현재, 북한의 불법 밀입국자는 전년보다 적어도 2

배 이상 증가했고, 매월 평균 약 2 ,0 0 0명에 이른다10 7 )고 한다 . 대체적으로 이러한 이

유로 중국은 분열된 상태의 한반도가 그들의 국가이익에 부합한다고 본다 .

그러나 만약 한반도 통일과정이 질서 있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데

중국이 확신을 갖게 된다면 한반도 통일에 대한 중국의 태도 역시 보다 전향적인 방향

으로 변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반도에서의 통일은 결과적으로 위험한 화약

고를 근원적으로 제거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고, 통합된 한반도가 고도 경제성장을 이

룩해 가면 그것은 중국 동북지역의 경제발전에 중요한 투자효과를 갖게 될 것이기 때

문이다.

중국의 한 경제학자는 체제 안정을 위해 평화적이고 안정적인 한반도를 위해 통일이

아닌 현상유지를 지지할 것이라고 평한다 . 반면에 통일된 한국은 일본의 견제 역할 뿐

아니라, 양안 통일에 시너지 효과를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기는 하

지만 , 한반도 통일시 부산물인 한국과 북한의 군사력과 미국과의 군사동맹과, 강한 경

제력으로 뭉친 이 민족주의 국가의 탄생을 우려하는 면이 강해 역시 한반도의 현상유

지를 원하고 있다10 8 )고 언급한다 .

10 5 ) 이홍표 , 「북한체제의 지속을 바라고 있는 중국」 ,《통일한국》 , 19 94 . 1 1 ,p .3 5 .

10 6 ) 위의 주 9 7 .

10 7 ) 『中國時報』 (臺北 ) ,2 0 0 0 .5 .2 9 .

h t t p :/ / n ew s ,k im o .com .t w/ 2 0 0 0/ 0 5/ 2 9/ in t er n a t ion a l/ ct n ew s/ 36 6 6 0 8 .h t ml .

10 8 ) F ei- Lin g Wa n g , "J oin in g t h e Maj or P ower s for t h e St a t u s Qu o :Ch in a ' s View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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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경제개혁을 수용하며 경제개혁에 대한 조언자로 중국을 받아들이려는 이 시

점에서 한반도에서의 중국의 입지도는 크게 강화되어 갈 것이므로 한국은 앞으로 한반

도 문제 해결에 대한 중국의 순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중국과의 전략적 협조를 더욱 강

화해 가야 할 것이다 .

중국 전문가 박두복씨는 한반도 문제 해결에 대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적극 유도

해 가기 위해서 중·북한 관계의 개선이 필요하다면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유리하게

나타나고 있는 환경이나 분위기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대중정상외교를 전개해 가야

한다고 주장한다.10 9 )더불어 한·중 양국이 상호 공동이익을 극대화하고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국의 적극적이고 순기능적인 역할을 확보해 가기 위해서는 중국과의 외교적 공

식 채널 외에 보다 효율적인 비공식 채널의 구축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다. 또한 한반도 통일에 대한 중국의 정책이나 태도는 앞으로 한반도 통일 과정에 지

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나 전망이 절실히 요망되

며 한반도 통일에 대한 중국의 기본정책이나 입장을 한반도에서 중국의 이익개념 변화

과정과 주변환경 및 중국 지도체제와 정책결정 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정

확히 평가하고 전망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한반도에서 중국의 정책이 통일보다는 현상유지의 방향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에 대한 대비가 절실히 요망되며 이에 대한 대비책을 적극 개발해 가야 할 것이

며 이와 동시에 한반도 평화와 통일문제에 대한 중국과의 적극적인 대화를 추진해 가

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북경제협력을 강화하여 한국이 북한의 경제 발전과 개혁개

방 과정의 주도권을 확보하는 것이다 . 이는 남북한 통일의 가장 중요한 토대를 이루게

될 경제통합 과정에서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할 과제이기 때문이다 .

향후 만약 중국이 한반도 정책에서 철저한 자국 이익추구라는 기본전제에서 남북한

등거리 외교를 견지해나가며 현상유지를 고집할 경우 우리 역시 이에 대응하는 카드를

준비해야만 한다 . 그것이 바로 「대만카드」이다 .

중국에게 있어 대만은 매우 민감한 화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러므로, 중국요구를 들어

주는 틀 안에서 대만입장을 들어주는 논리를 개발해 중국에 제시해야 한다 . 예를 들어

보자 . 한국이 외환위기에 처해 중국에 외환지원을 요청했으나 , 중국은 일본 다음가는

외환 보유국임에도 불구하고 , 1인당 국민소득을 운운하며 한국을 도울 여력이 없다고

a n d P olicy on Kor ea n Reu n i fica t ion ," P a cifi c Affa i r s , Vol .72 , N o .2 , su m m er

19 9 9 , p p . 1- 2 1 .

10 9 ) 박두복 ,「최근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 조정과 한국의 대중국정책 방향」 ,『외교』제4 7호

( 19 9 8 . 10 ) ) ,p .4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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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절했었다. 그러나 대만이 한국에 10 0억 달러의 지원의사를 수차례 표명하자, 중국의

태도는 바로 달라지며 2 0억 달러 수준의 외환지원 의사를 밝혔다.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이 바로 이것이다 . 對중국정책을 펴면서 중국의 눈치만을 살피는 저자세 외교보다는

우리의 국가적 이익 추구를 위해 중국이 對한반도 정책에 있어서 등거리 외교로 현상

유지를 고집한다면 , 우리 역시 두 개의 중국 등거리 외교로서 이에 대응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 그렇다면, 대만은 한국에게 어떠한 나라인가?

경제적 측면에서, 현재 대만 시장은 우리 나라의 7대 수출 시장이며 , 3대 무역수지

흑자국으로서 주요 무역 대상국이다 . 한국과 대만과의 교역 상황을 보면, 대만의 對韓

수출은 대만과 한국의 단교해인 19 9 2년과 금융위기 발생해인 19 9 7 , 19 9 8년의 약간

의 감소를 제외하고 계속적인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고 , 對韓 수입은 단교, 금융위기에

관계없이 지속적인 증가세를 나타낸다. 전체적으로 볼 때 , 한국의 對臺 교역은 계속적

인 무역흑자를 나타내고 있으며 , 대만은 19 9 7년이래 미국, 일본 , 중국, 홍콩에 이어

한국의 제5대 교역 대상국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표6- 1> 대만과 중국의 對韓 교역 추이 단위 :억달러

년도 臺灣 對韓교역 中國對韓교역

수출 수입 총액 수출 수입 총액

1989 11.33 12.39 23.72 - - -

1990 12.13 13.44 25.57 - - -

1991 12.87 17.47 30.34 21.79 10.66 32.45

1992 11.50 23.01 34.51 24.05 26.23 50.28

1993 12.74 25.37 38.11 28.60 53.60 82.20

1994 17.40 30.15 47.55 44.02 73.18 117.21

1995 25.75 43.27 69.02 66.89 102.93 169.82

1996 26.62 41.62 68.23 75.11 124.81 199.93

1997 23.67 50.25 73.92 91.16 149.29 240.45

1998 14.59 56.69 71.28 62.69 149.95 212.64

1999 26.05 71.93 97.98 78.08 172.28 250.36

2000.1-5 15.37 37.13* 52.50* 42.4 86.0 128.4

자료 : 臺灣經濟硏究院編 , 兩岸經濟統計月報 , (臺北 :行政院大陸委員會 ,2 0 0 0 .3 ) ,

第9 1期 , p .5 5 .

註 [*] :中華民國統計月報 第4 14期 , (臺北 :行政院主計處 ,2 0 0 0 .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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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대만은 한국의 대외 경제 영역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함은 부인할 수 없

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양국 경제의 선진화 추구화를 위해 한국과 대만의 경제협력체

제를 구축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 양국은 경제협력체제를 통해 양국

경제가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다양화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기타 선진국과 협력분야를

확대할 수 있으며, 세계경제의 블럭화나 지역화로 인한 수출여건 악화상황에서 시장다

변화 및 확대효과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 특히, 對中 투자나 교역에 있어서 양국

의 공조를 통해 투자 위험도를 줄일 수 있게 된다. 더불어 경제활성화를 통한 정치적

관계의 안정이 도모되어 분단상황에 있는 양국의 향후 경제통합 내지 통일기반 조성에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 2 0 0 0년 5월 현재 , 당시 대만 총통 당선자 陳水扁은 직접 한

국 정부에 「대만의 10여 기업이 북한에 직접 투자를 원하고 있다 .」1 10 )며 대만 기업

들의 북한에 대한 진출 희망을 밝혔다 . 사실 대만은 산업의 수직 분업 방식을 통해 북

한의 경제 발전을 도울 수 있으며, 북한의 저가 고품질의 노동력을 이용 , 우회 수출의

생산기지화 할 수 있다. 이렇듯 남북관계 개선의 열쇠를 중국만이 쥐고 있다고 생각해

서는 안 된다면서 대만 역시 어떤 면에서 기여할 여지가 있다고 본다. 7주년을 맞은

한중관계는 경제적으로는 교역규모가 수교 이전의 5배를 넘어 양적으로 발전했으나 ,

정치적, 외교적. 군사적 관계는 아직도 여전히 미흡한 부문이 많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 차제에 이같은 불균형관계를 균형 있게 발전시켜나가기 위해서도 , 또 북한

핵문제나 4자회담 , 남북관계 개선 , 통일문제 등에서 중국의 적극적인 협력을 끌어내기

위해서라도 대만문제를 다목적용 카드로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다고해서 대만

카드로 중국의 심기를 건드리 자는 것이 아니라, 대만 문제가 중국에게 있어서 매우

민감한 문제인 만큼 , 중국의 對한반도 정책에 있어서 중국이 자국의 이익 추구를 위해

한반도의 이익과 통일에 불리한 정책을 펼칠시 이에 대응하는 카드로 사용하자는 것이

다. 물론 이 카드를 사용할 때 명심할 것은 기본적으로 중한관계 발전에 크게 저촉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 , 대만의 입장을 들어주는 논리를 개발 , 중국에 제시하여 우리의 국

가 이익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

앞에서 논술한 바와 같이, 한·중수교 이후 한중간의 경제협력은 매우 눈부신 발전

을 거듭했다 . 한·중수교는 중국의 경제외교와 한국의 북방외교의 부산물이라 할 수

있으며, 양국의 발전은 경제협력관계의 발전을 모태로 점차적으로 경제·외교·과학기

술 등으로 영역을 넓혀갔다 . 즉 , 경제협력의 발전이 양국관계 발전을 공고히 했다고 할

수 있다. 양국의 경제협력의 발전은 현재 양국의 국가이익에 부합하며, 더불어 한반도의

1 10 ) 『勁報』 (臺北 ) ,2 0 0 0 .5 .8 .

h t t p :/ / n ew s .k im o .com .t w/ 2 0 0 0/ 0 5/ 0 8/ p oli t y/ p n n/ 32 6 2 0 9 .h t 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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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에 커다란 공헌을 하고 있다고 본다 . 한·중간의 경제협력관계가 발전 추세를 유

지하는 한 , 한반도의 긴장상태는 없을 것이며, 더욱이 긴박한 개혁개방의 길을 걷고자

하는 이때, 중국 역시 자국의 경제발전을 위해 한반도의 안정을 최고의 외교목표로 선

정하고 있으므로 중국은 개혁개방의 선배로서 북한에게 많은 조언을 제공할 것이며 ,

이는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에 안정과 평화를 안겨다 줄 것으로 믿는다. 그러나 이러

한 분위기가 한반도의 현상유지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한국은 중국과의 지속적인

경제교류협력을 통한 대화와 방법을 모색하며, 북한의 개혁개방을 통한 체제의 和平演

變을 조성해 남과 북 모두에게 혼란을 야기치 않는 한반도 통일을 이룩해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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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문 】

체제전환의 핵심은 전반적인 경제체제의 변화이며, 주택부문은 이러한 과정에서 하

위부문으로서 연계될 수밖에 없다 . 따라서 체제가 전환된 독일, 동구권, 중국에 있어

주택개혁의 특성 , 과정 , 한계점을 분석하고, 이러한 사례들이 통일 후 북한지역의 주택

부문 변화에 어떠한 시사점을 줄 수 있으며, 시행된 개혁사례들의 적용가능성을 우리

의 상황에 비추어 비판적으로 고찰해 보고자 하는 연구이다.

전환사례들이 공통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는 ⅰ) 이행과정에서 과도하게 높은

국가개입의 비율을 어떻게 낮추어 재정부담을 줄일 것인가 , ⅱ) 시장을 정상화시키기

위하여 임대료 상승을 어떠한 방식으로 할 것인가 , ⅲ) 주택수요를 어떻게 창출시킬

것인가, ⅳ) 주택과 관련한 각종 제도 및 금융시스템 , 유통시장 등 주택시장을 어떻게

안정적 정착을 도모할 것인가 이다 . 사례국가들의 주택개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들로는 ⅰ) 국가개입의 축소가 진행되었지만 만족스러운 것은 아니다. ⅱ) 주택소요는

많이 있어도 구매력을 갖춘 주택수요는 없다 . 따라서 민간부문에 의한 신규주택공급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 ⅲ) 사유화 등의 소유권 개혁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가 적다 .

기본적으로 사유화 과정의 불평등을 부인할 수는 없으나 최소화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

운 작업이다. 그러나 이러한 불평등의 많은 원인들이 정당화 될 수 있었던 것은 정치

적으로 구체제의 유산을 없애기 위한 순간이 매우 긴박했다는 것이며, 자본주의적 주

택시장을 창출하기 위한 전제조건을 강화시킨다는 입장에서 정당화되는 경향이 있다.

ⅳ) 시장을 형성시키려는 각종 지원제도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는다.

ⅴ) 체제전환 초기 폭발적인 주택가격의 상승이 발생하였다. ⅵ) 주택정책의 우선순위

가 낮았으며 , 경제개혁에 따른 영향을 완화시키는 충격흡수용으로 사용되었으며 , 주택

의 논리보다는 정치적이고 거시경제적 측면에 의해 좌우되는 경향이 있다. ⅶ) 임대료

개혁이 쉽지 않았으며, 임대료 통제정책이 유지되어 주거의 질이 열악해지고 있다는

점이 발견된다.

이러한 사례를 바탕으로 통일 후 북한지역에서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견되

며, 여기에 더해 남북한간의 특수성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문제는 ⅰ) 평양을 비롯

한 신흥산업지역으로의 인구이동으로 주거환경은 매우 열악해져 갈 것이며, ⅱ) 주택

의 사유화는 북한의 지나친 계층별 , 지역별 차별화 정책에 따라 북한내부에서도 심각

한 정서적 갈등이 발생할 것이다. ⅲ) 주택문제가 주택문제의 논리가 아닌 정치적(선

거, 권력유지를 위한 임대료 상승억제, 무리한 주택사유화 등)이거나 거시경제적(통화

관리 , 무리한 속도의 시장제도 도입 등)인 논리에 이끌려 왜곡될 소지가 매우 크다는

관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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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전환 사례들의 북한지역 적용가능성을 고찰해보면 ⅰ) 독일의 모델은 남북한이

분열되어 있듯 동서독이 분열되어 있는 분단의 정치적 구조가 유사하다는 특징이 있지

만 서독과 남한 그리고 동독과 북한의 경제적 능력 면에서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격차가 심하다. ⅱ) 동구권의 경우는 기존의 지나친 국가재정투입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주택부문을 시장에 방치하는 형식이지만 체제전환이전 주택보급률이 거의

10 0 %를 상회하거나 근접해 있었을 정도로 주거수준이 높았으며, 경제적 수준이나, 정

치적 민주화의 정도가 북한과는 비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ⅲ) 중국의 경우는 점진

적인 정책을 시행하여 주택시장의 발전이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으나 우리의

경우에 대입하여 남북한을 공간적으로 이분하여 접근하는 1국 2체제의 중국식의 모델

이 가능하겠는가에 대한 문제가 있다 . 즉, 막대한 재원을 투입하면서 급진적으로 단일

체제를 이루고자 했던 독일에서도 오씨 (ea st )와 베씨 (w es t )의 정서적 갈등이 오늘날

까지도 있는 것을 볼 때 , 점진적 방식이 남북주민간의 정서적 갈등을 발생케 할 것이

며, 이를 치유하는 비용이 더 크게 들지도 모를 일이다. 즉 , 경제적으로는 효율적일 수

있으나 사회적으로는 적용이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독일과 동구권 국가들이 주택부문의 전환과정에서 같은 급

진적인 정책방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양상을 달리하는 가장 큰 이유는 주택개혁을 끌

고 갈 수 있는 재원조달의 능력에 차이가 있었음을 유의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의 경우 사회경제적 특성이 사례연구와는 다르며, 어떤 방식을 따라 하기도 어

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급진적인 방식과 점진적 방식 모두 장·단점을 가지고 있으므

로 이를 취합하고 우리의 상황을 살펴보아 실정에 맞는 주택개혁 접근방식이나 주택공

급체제 등이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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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94 5년 해방이후 반세기가 넘도록 지속되어 온 남북한의 분단 및 상호 대립적인 체

제는 정치 , 경제 사회 ,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한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이질성이 심화되

어 왔다. 또한 북한은 최근에 이르기까지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견고

하고 폐쇄적인 공산주의 사회로서 남북한간의 군사적, 외교적 대립 등을 감안할 때, 통

일은 요원한 것처럼 느껴져 왔다 .

더욱이 19 8 0년대 말 독일의 통일과 사회주의 국가들의 잇따른 자본주의로의 체제전

환 등, 전 세계적으로 사회주의가 종말을 고하는 변혁의 시대가 다가왔지만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은 한 발짝도 진전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2 1세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그러나 최근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통일에 대한 열기가 다시금 조성되고 있

으며 , 남북한의 공존·공영 및 실질적인 남북교류협력의 시대가 기대됨에 따라 경제협

력이 급속히 진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남북간의 경제협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북한지역의 열악한 각종 사회기반시설이 장애요인이 되고 있음에 따라 이에 대한 협력

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나 북한의 주택문제 역시 매우 열악한 상황으

로 그 심각성이나 시급성이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

통일을 이룬 독일이나 체제가 전환된 동구권 국가들에 있어 주택부문에 관한 정책순

위는 매우 높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이는 체제변화에 대한 효과를 국민들에게 체

감시킬 필요가 있었으며, 이에 따라 주택부문이 가장 상징성이 높은 부문으로 선정되

었기 때문이다. 통일 독일의 경우 통일시점부터 2 0 0 0년까지 통일비용의 19 .2 %에 달

하는 5 ,0 0 0억DM이 주택부문에 투자되어 동독지역 산업재건을 위한 투자에 이어 두

번째 순위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으며, 동구권에서는 주택반환 및

주택사유화가 체제전환 초기부터 실시될 정도였다 .

이러한 경험들을 살펴볼 때 , 우리의 경우도 통일 후 주택문제는 중요한 사회문제중

의 하나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남북간의 주거수준과 주택공급체계에는 큰 차이

와 격차가 존재하는 만큼 통일 후 북한지역의 주택문제는 가장 큰 핵심 이슈중의 하나

가 될 것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통일 후 체제전환의 핵심은 전반적인 경제체제의 변화이며, 주택부문은 이러

한 과정에서 하위부문으로 연계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우리 민족은 행

인지 불행인지를 판단키 어려우나 앞서 언급한 것처럼 통일이 되었거나 체제가 전환된

독일 , 동구권 , 중국 등의 경험을 살펴보면서 이에 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는 장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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닌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인식 하에 본 연구의 목적은 체제가 전환된, 독일, 동구권, 중국 등의 사

례를 보면서 주택개혁의 특성과 과정 , 한계점을 분석하고 , 이러한 사례들이 통일 후 북

한지역의 주택부문 변화에 어떠한 시사점을 줄 수 있으며 , 시행된 개혁사례들의 적용

가능성을 우리의 상황에 비추어 비판적으로 고찰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1.2 연구의 내용 및 범위

주택개혁의 핵심은 계획경제로부터 시장경제체제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

어 기본적으로는 양 체제의 차이점과 특성도 중요하지만 체제이행과정을 어떠한 방식

으로 대응하는가에 따라서도 주택개혁의 의미와 정책들이 다르게 나타난다 .

전환사례들이 공통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는 첫째, 이행과정에서 과도하게 높

은 국가개입의 비율을 어떻게 낮추어 재정부담을 줄일 것인가. 둘째, 시장을 정상화시

키기 위하여 임대료 상승을 어떠한 방식으로 할 것인가 . 셋째 , 주택수요를 어떻게 창출

시킬 것인가. 넷째, 주택과 관련한 각종 제도 및 금융시스템, 유통시장 등 주택시장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정착시킬 것인가 등에 모아진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은 각 국의 기존 주거현황, 전환기의 거시경제적 상황 및 체제

전환의 방식 및 정책, 그리고 정치적인 상황에 의해 다양하게 접근되고 있어 이에 대

한 다각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과정상의 문제점 및 한계점을 밝혀야 하며, 이러한 결과

들을 가지고 통일 후 북한이라고 하는 또 다른 정치경제적 상황에서의 적용가능성을

비판적으로 고찰해 보아야 한다.

따라서 연구의 내용을 정리하면 2장에서는 체제전환국가들의 주택개혁 접근방법을

다루고자 하며, 3장에서는 체제전환국가들의 주택개혁 사례 및 한계점을 분석하고 4장

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통일 후 북한지역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예상하고 5장에

서는 체제전환사례들의 북한지역 적용가능성에 대하여 비판적 고찰 및 간단한 시사점

을 결론으로 대신 하고자 한다.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19 8 0년대 후반부터이며, 현재의 북한체제를 기점으로 언제가

될지 모르는 미래의 시점이나 통일 및 통일 후의 시점까지로서 북한주택부문의 변화과

정을 전망·예측하는 것이며 , 공간적으로는 군사분계선 이북의 북한전역 및 독일, 동구

권, 중국 등 체제전환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다.

218



1.3 연구 방법

주된 연구방법론은 체제전환국가들의 주택정책 기조변화 , 공급체제의 전환 및 주택

문제 상황에 대한 역사적 전개과정을 포함하여 급진적인 방식과 점진적인 방식으로 비

교·분석하고 이를 통해 , 그들이 추구한 정책 , 전략 , 공급체제의 특성과 한계를 규명하

는 비교·역사적 연구방법론을 사용 하고자 한다 .

둘째 , 인터넷 , 학술지 , 서적 등의 문헌조사를 통하여 주로 주택개혁의 방식에 대한

논쟁을 정리하고자 한다 .

셋째 , 체제전환국가들의 주택개혁 사례에 대한 적용가능성을 전문가들에 대한 자문

을 실시하여 종합적인 의견을 수렴하고자 한다.

2. 체제전환 국가들의 주택개혁 접근방법

2.1 체제전환 과정에 대한 분석

체제전환(sy st em t r a n s form a t ion )이란 하나의 경제체제가 다른 경제체제로 대체되

거나 이전에 존재하던 경제체제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경제체제를 구축하는 것으로 규정

하고 있다1) . 다시 말해 체제전환이란 기존체제를 결정하는 정치 경제적 근본요소를 변

화시키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역사 속에 나타난 사례를 보면 장시간 동안 일련의 개혁조

치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공산당의 일당독재가 다당제에 기초한 대중민

주주의로, 계획경제가 시장경제로, 집단적 소유가 개인소유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개혁 (econ om ic r efor m )은 기존의 정치 경제적 기본 틀을 유지한 채 , 부분적

인 제도의 변화를 통해서 현재의 제기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 기본적

으로 체제유지에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중국과 베트남의 경우는 정치적 체제의

변화없이 경제적 변환만을 추구하고 있으므로 경제개혁이라고 지칭할 수도 있으나 , 실

제적으로는 사회주의체제의 근간이 되는 소유권제도의 변화가 수반되고 있을 뿐만 아

니라 국가의 계획기능이 점진적으로 축소되고 있어 광의의 체제전환으로 보는 것이 타

당하다2 ) .

1) P .R . Gr egory & R .C . St u a r t , Com p a r a t iv e E con omic Sy s t em , H ou gh t on
Miifflin , 19 9 5 , p p . 1 1∼24 .

2 ) 일반적으로 사회주의 국가들의 GNP대비 재정지출액의 비율이 50∼6 0 %이나 중국은

2 1 .8 % ( 19 9 0 )를 유지하고 있으며 , 자본주의 국가들은 15 % 내외이다 . 고정식 , 중국의

개혁 개방 사례분석 , 통일대비 기초 , 통일교육원 , 19 9 7 , p .8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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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사회주의 체제가 개혁이나 전환을 모색할 수밖에 없는 원인들에 대해서는 공

식 이데올로기인 막시즘과 레닌이즘의 약화, 사회주의 재산권제도를 통제 집행할 수 있

는 능력의 감소, 계획경제의 비효율성이라는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고 있으며, 세 가지

원인 중 어떤 것이 직접적인 붕괴의 원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으며, 서로 상호 연관되어

나타난 결과이지만, 일반적으로 경제문제에서 원인을 찾는 경향이 지배적이다3 )4 ) .

체제전환이 이루어지는 형태는 첫째, 변화를 주도하는 주체가 누구인가, 둘째 , 변화

의 속도와 범위 (순서)는 어떠한가 , 셋째 , 변화의 방향은 어떠한가에 따라 형태를 분류

할 수 있다 .

전환의 주체는 위로부터의 변화(ch a n ge fr om a b ov e )와 아래로부터의 변화

(ch a n ge fr om b elow )로 볼 수 있으며 , 점진적인 변화는 위로부터의 변화로서 기존

집권세력이나 혹은 새로운 정치지도자가 등장하더라도 기존정치체제의 틀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으며5 ) , 급진적인 변화는 최근 동구권 국가들과 같은 아래로부터의 변화로서

정치적 변화 (정권변화)에 수반하여 경제개혁이 추진되는 경우이다 .

전환의 속도 및 범위 (순서)는 체제전환을 급진적으로 할 것인가, 혹은 점진적으로

할 것인가의 문제로서 사회주의 체제전환과 관련된 논쟁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논점에

해당한다 . 이는 사회주의 경제를 시장경제로 이행시키기 위한 조치로서 , 가장 기본적으

로 언급되는 것은 경제안정화, 자유화, 사유화 및 시장제도의 건설과 같은 세 가지 조

치들로서 경제안정화정책 , 구조조정정책으로 분류되기도 한다6 ) .

3 ) K . P ozn a n sk i (ed ) , Con s t r u ct in g Ca pi t a li sm , 19 9 2 . / 고일동 , 남북한 경제통합의 새

로운 접근방법 , 한국개발연구원 , 19 9 7 , p p . 32 2∼32 5 .

4 ) 체제전환의 유형분석에 대해서는 다음의 자료룰 참조하기 바람

고일동 , 남북한 경제통합의 새로운 접근방법 , 한국개발연구원 , 19 9 7 . p p .32 2- 32 5 . / 고일

동 , 러시아 , 동구 , 구동독 , 베트남의 체제전환사례 , 통일대비기초 , 통일교육원 , 19 9 7 ,
p p .3 7- 74 . / Rob er t F . Mille r , "Civil Socie t y in Com m u n is t Sy s t em : An
In t r od u ct ion" , R .F . Mille r (ed ) , Th e Dev elop m en t of Civil Socie t y in Com m u n i st
Sy st em , 19 9 2 , p p . 1- 10 . / 민족통일연구원 , 사회주의체제 개혁 개방 사례 비교연구 ,
19 9 3 , p p . 15- 16 . / 민족통일연구원 , 북한체제의 변화주도세력 연구 , 19 9 6 , p p . 1 1- 4 0 . /
S .P . H u n gt in gt on , Th e Th ir d Wa v e : Dem ocr a t i za t ion in La t e Tw en t ie t h
Cen t u ry , U n iv of Ok la h om a P r e s s , 19 9 1 , p p . 10 9- 16 3 .

5 ) 이러한 예는 중국과 베트남 , 19 50년대의 구유고슬라비아 , 19 6 0년대의 헝가리 , 구체코슬로

바키아 , 19 8 0년대 중반의 고르바쵸프 집권시의 구소련을 들 수 있으나 , 중국과 베트남을

제외하고 성공한 나라가 없다고 할 수 있다 . 이는 기존의 경제체제를 유지한 채 , 부분적인

제도개혁으로는 개혁의 폭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

6 ) 경제안정화정책은 개혁초기의 경제를 안정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화폐긴축 , 재정긴축 , 임금

통제 등을 통하여 인플레이션 제거 , 재정균형 , 외환균형 등의 달성을 목표로 하는 정책이

며 , 자유화정책은 모든 경제행위자들을 중앙정부의 통제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으로 , 대표

적인 것이 가격자유화이며 , 동시에 전통적 통제기구들인 계획기관 , 자재배급기관 , 국제무역

관리기구 등의 폐쇄를 의미한다 . 사유화와 시장제도의 건설은 국가소유 재산의 사적부문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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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적으로 볼 때 이러한 조치들은 단계적으로 행할 수도 있으며, 동시에 취할 수도

있다 . 즉, 얼마나 빠른 속도로, 어떠한 순서로, 몇 가지 조치가 취해져야 하는가에 대

한 동시성 문제와 관련한 정책범위, 조치가 취해져야 하는 정책분야, 그리고 정책의 강

도 등에 대해 다양한 정책선택의 조합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체제전환에 관한 속도의 선택은 급진적 개혁과 점진적 개혁으로 구분되며 , 이는 변

화의 주체, 체제전환초기의 경제적 환경, 정치적 조건, 체제전환의 방향이나 목표의 설

정 등에 따라 좌우되며 , 일반적으로 새로운 정치세력이 개혁을 주도하는 경우 새로운

개혁지지 세력의 형성과 구세력의 부활저지를 위하여 체제전환의 속도가 빨라지며 , 또

한 지향하는 모델이 확실한 경우 속도가 빨라진다 .

급진적 개혁은 대 폭발 (b ig b a n g ) 또는 충격요법 (sh ock t h er a p y ) 등으로 불리

며, 기본적인 정의는 시장경제를 구성하는 모든 법적 , 제도적, 규범적 요소가 상호유기

적으로 연관되어 있어 특정한 제도나 정책이 도입된다고 하여도 이와 관련된 다른 부

문의 변화가 수반되지 않으면 제도상의 정합성이 결여되어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시에 체제 및 제도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7 ) .

동구국가에서 급진적 경제체제개혁이 도입되어야 했던 이유는 정치적인 이유와 경제

적 합리성이 동시에 작용하였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 즉, 새로이 권력을 획

득한 반공산계열의 정치세력이 구 공산계열 정치세력을 급속히 무력화시키기 위한 수

단으로서 빠른 시간 안에 가시적인 성과를 올려 새로운 정치세력의 정통성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었으며8 ) , 체제변형을 위한 모든 조치들은 서로 의존하고 있으므로 부분적

개혁조치들로는 체제이행 자체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조치들이 동시적으로 동

일한 속도로 이루어져야 했다9 ) .

로의 양도와 시장경제제도의 건설을 위한 사기업 및 민간기업활동에 필수조건들인 법적제

도 , 금융기관 등의 설립을 의미한다 .

7 ) 급진적 개혁에 관하여는 여러 요법을 한꺼번에 투입하는 환자에 대한 중대한 수술

Kor n a i , J a n os , Th e Roa d t o a F r ee E con omy : Sh i ft in g fr om a Socia li s t
Sy s t em : Th e E x a m ple of H u n ga ry , 19 9 0 , p . 139 . 심각한 혼란으로부터 즉각적이고

영원한 안정을 가져다 줄 과학적 지식의 적용 , 경제체제 이행과 관련한 모든 전선에서 모

든 해당조치들을 동시적이고 급속하게 실시하는 것" Va n Br a b a n t , J ozef M . ,
"Gov er n a n ce , E v olu t ion a n d Tr a n sfor m a t ion of E a s t er n E u r op e" , P ozn a n sk i ,
(ed s ) , 19 94 , p p 15 7- 18 2 . 박형중 , 통일경제론 : 경제체제전환의 급진론과 점진론 ,
19 9 7 , p . 136 . 등 가장 빠른 시간안에 자유시장경제에 가깝게 만들어 낸다는 것을 의미한

다 .

8 ) 이러한 급진적 경제체제 변환전략의 주요한 옹호자들은 국제금융기관 (IMF , Wor ld Ba n k ,
E BRD)들과 서방국가의 경제학자들로서 그들은 권력정치적 측면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

으며 , 전환전략의 입안과 집행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박형중 , 통일경제론 : 경제체제전환의 급진론과 점진론 , 19 9 7 , p . 13 5 .

9 ) 급진론자들은 구사회주의체제에서 개혁이 실패한 원인이 부분적 점진적 개혁때문이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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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진적 전환의 경우 이행기 동안 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크므로 성공을 거두기 위해

서는 외부로부터의 경제적 지원과 불가피한 사회적 고통 및 동요를 완화하기 위한 사

회보장제도의 새로운 건설이 요구되며, 대표적인 국가는 폴란드로서 서방국가 및 IMF

로부터 대규모 지원을 받았으며 , 구 동독 역시 서독으로부터, 러시아의 경우도 옐친 정

부의 급진적 개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방권의 막대한 원조가 이루어지고 있다 .

점진적 개혁 (Gr a d u a lism , ev olu t ion a r y a p p r oa ch )은 비록 체제 및 제도가 바뀐

다 하더라도 개별 경제주체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들의 적응력을 높이고 체제이행기(t r a n s it or y p er iod ) 동안의 부작용을 최

소화하기 위해서는 제반 변화가 점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논리이다. 점진적 개

혁의 필요성은 구 공산주의 시절의 모든 경제제도를 일거에 붕괴시키는 것은 가능하지

도 않을 뿐만 아니라 바람직한 현상도 아니며 , 오히려 구 제도중에서 과도기 동안 활

용할 수 있는 제도들이 많으며 , 또한 구제도하에서 성장한 경제주체가 급격한 변화에

적응하는 데에는 시간이 걸리며, 구제도의 급격한 붕괴는 경제붕괴를 초래한다고 주장

한다 . 따라서 일정기간 동안 국가부문과 민간부문으로 이루어진 이중경제구조를 유지

하면서 민간기업과 시장제도의 일정한 성장이 있은 후에 국가기업의 점진적 사유화가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점진적 개혁의 옹호자들은 집행주체가 되는 정치세력과 정치문제에 대해서는 논의하

지 않으며 , 따라서 중국에서 공산당이 지속적으로 집권하더라도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

공하고 있는 한 추진세력의 정치적 특성은 문제삼지 않는 특징이 있다. 즉, 점진적 개

혁의 대명사라 할 수 있는 중국이 19 7 8년이래 추진해 온 경제개혁과 대외개방은 시장

경제의 특성을 도입하여 사회주의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모순을 극복한다는 것이

다10 ) .

점진적 체제전환을 지향하는 경우 시장적 사회주의를 지향 (중국 , 베트남)한다고 할

수 있으며 , 급진적 체제전환을 지향하는 경우 국가자본주의나 서구형 시장경제체제 (복

지자본주의국가)를 지향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체제전환 목표 (방향설정)가 명료

간주하고 있으며 , 시행착오를 거듭하는 것이 오히려 비용이 많이 든다고 주장하고 있다 .

10 ) 중국은 경제개혁의 당위성을 사회주의 초급단계론→사회주의 상품경제론→사회주의 시장경

제론 이라는 정치철학적 논리적 도구를 통하여 합리화하고 있으며 , 중국이 추진하는 경제

개혁은 계획체제개혁 , 금융개혁 , 재정계획 , 가격계획 , 노동시장개혁 , 기업개혁 , 농업개혁

등으로 구분되며 , 모든 조치들이 시장경제와 비슷한 수준까지 도달하기 위하여 현재도 개

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 예를 들어 가격개혁의 경우 19 79년 부분적인 가격개혁이

도입된 후 지속적인 이중가격제를 유지하여 왔으며 , 19 9 3년 생산제품들의 시장가격 적용

비율을 보면 농수산품의 경우 8 7 .5 % , 소매상품 9 3 .8 % , 생산재상품 8 1 . 1%에 이르고 있

다1) . 그러나 급진적개혁을 실시하는 국가의 가격개혁은 전면적으로 실시되어 개혁초기 1
년이내에 실시되고 있어 좋은 비교가 된다고 할 수 있다 . 고정식 , 중국의 개혁 개방 사례

분석 : 통일대비기초 , 통일교육원 , 19 9 7 , p p .7 7- 12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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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수록 체제전환에 성공하는 확률이 높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1 1) .

<표 2.1> 점진적 급진적 개혁의 비교

구 분 점진적 개혁 급진적 개혁

1. 기본방향 체제개혁보다 경제개혁에 중점 체제개혁에 중점

2. 전제조건 지역간 경제적 분리가능성 충분한 경제적 흡수능력

3. 기대효과
실업, 물가 등 경제 사회적

충격의 최소화

과도기의 최소화와 조속한

체제의 일원화

4 . 부 작 용
구체제의 기득권 부활과

정치적 통일의 불투명성
경기침체 심화와 통일비용의 과다

5. 적용국가 중국, 베트남
폴란드, 헝가리, 체코, 러시아 등

동구국가

자료 : 고일동, 러시아 , 동구, 구동독, 베트남의 체제전환 사례 , 통일대비기초 : 통일

교육원, 19 9 7 , p p .3 9- 74 . 재정리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급진적인 전환을 옹호하는 측은 체제전환 프로그램들간의 높은

상호 연관성 때문에 핵심 개혁 조치들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실효를 거둘 수 있으며 ,

또한 기득권 계층의 반발이 조직화되기 전에 개혁을 실시하기 위해서도 급진적인 전환

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점진적 전환을 옹호하는 측은 경제제도와 조직내부

의 변화는 시간을 필요로 하는 진화적 과정이므로 체제개혁은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 지나친 충격은 개인과 조직의 적응력을 떨어뜨려 오히려 경제적 혼란을 초래한

다는 입장이다12 ) .

1 1) 체제전환이 비교적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는 비제그라드형 국가들은 E C에 편입됨으로써

E C국가들의 경제적 발전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지향하는 목표가 명확하였으나 , 러시아 및

CIS의 다른 공화국들은 체제전환의 지향하는 목표가 불분명함으로써 상당한 혼란과 시행

착오가 초래되고 있다 . 즉 , 개혁의 추진력과 일관성 역시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 특정 개

혁프로그램이 중단될 경우 국가권력 및 정책에 대한 권위 및 신뢰성 저하는 개혁의 중단

위험성을 내포하는 것으로 작금의 러시아 사태는 좋은 표본이라고 할 수 있다 .

12 ) 전홍택 , 북한의 체제전환과 남북한 경제통합의 주요과제 , 19 9 6 , 한국개발연구원 ,
p p .2 1- 2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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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중국과 동구의 체제개혁 비교

구 분 중 국(점진적) 동 구(급진적)

초기

조건

(정치)

공산체제의

기원

공산혁명과 반제국주의 민족

해방운동의 결합에 따른 자생

적 공신체제

소련군 점령에 의한 외부이식

공산체제

정당성 정도 높음 낮음

개혁주도

세력

등소평을 중심으로 한 실용주

의적 공산정권
공산체제붕괴에 따른 민주정권

사회주의

시민사회의

형성도

형성되지 못함 다양한 형태 존재(교회, 자유

노조, 인권운동, 지하신문 등)

초기

조건

(경제)

거시경제

여건

물가안정

외채부담과 국제수지균형 양호

물가불안

외채누증과 심각한 국제수지

적자

계획정도 느슨한 계획경제 중앙집권적 계획경제

경제구조

저개발 농업경제

·농업취업비중 : 7 1%
·산업취업비중 : 15%

국영부문

·취업비중 : 18 .6%
·생산비중 : 52 .4%

과산업화 경제

·농업취업비중: 10- 25%
·산업취업비중: 30- 60%

국영부문

·취업비중 : 50- 90%
·생산비중 : 70- 90%

경제

개혁

정치개혁과의

관계
공산정권에 의한 체제개혁 공산체제 붕괴에 따른 체제전환

목표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라는

다소 불명확한 실용주의

뚜렷한 서구식 시장경제와 민

주주의

방식

이중구조와 점진적 완화

·시장가격과 통제가격

·시장부문과 계획부문

·비국영기업과 국영기업

·개방지역과 비개방지역

급진적 구조전환

·가격자유화

·계획철폐

·사유화

·무역자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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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중 국(점진적) 동 구(급진적)

경제

발전

선도부문 농업→비국영기업, 외국인투자 사유화에 의한 생산성 향상

자본조달 국내 및 화교주도의 해외조달 국내외적 자본조달 미약

전략

전진적 경제발전

·저생산성 농업부문에서 고생산

성 산업부문으로의 자원이동

구조조정

·비효율적 산업(중공업)에서 효

율적 산업으로의 자원재분배

성과
5- 10% 대의 지속적인 경제

성장

체제전환후 5년간 (- )경제성장

을 하였으나 이후 (+)로 전환

자료 : 전홍택( 19 9 6 )을 참조하여 재구성하였음

일반적으로 구 동독과 동구권을 급진적인 전환으로 여기고 있으나 진정한 의미의 급

진적 전환이 이루어진 국가는 구 동독이라고 할 수 있으며, 구 동구권 국가들은 초기

에는 상당히 급진적이었으나 점차 급진적 성격들이 퇴색하였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중

국은 점진적인 전환의 대명사로 알려지고 있으나 일부 정책 (농촌부문 및 국영기업의

개혁)들에 있어서는 동구권과 비교해 점진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급진적인 것

과 점진적인 것의 명확한 정의를 내리기가 쉽지 않으나 시장경제와 사회주의 경제의

가장 본질적인 차이라고 할 수 있는 생산수단 소유제도의 변화란 측면에서 동구의 개

혁과정은 중국에 비해 급진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과 동구권의 상반되는 전환방식이 과연 그들이 선택 가능한 대안들 중

에서 채택을 한 것인지 아니면 전환당시의 정치·경제적 상황 속에서 그렇게 할 수밖

에 없는 선택이었는지는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나 중국과 동구의 체제개혁 과정을 살펴

보면 후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2.2 주택부문과 체제전환

근본적으로 체제전환 국가들의 주택시장의 모양새를 결정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아마도 그 시대의 정치 경제적 위기상황 또는 주택문제와 같은 사회적 이슈에 관한 한

시대의 담론을 지배하는 이데올로기와 관련되어 있다 . 사회주의 국가들이 붕괴되던 8 0

년대 말이나 9 0년대 초의 지배적인 이데올로기는 신자유주의로 자유시장을 통한 개인

창의성의 최대한 발휘 및 복지증진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 즉, 체제가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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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국가들이 바라볼 수 있는 모델이 모두 급진적 보수주의 정책밖에는 없었으며, 결과

적으로 이를 따르게 된다. 역사에는 가정이 없다고 하지만 만일 사회주의 국가들이 6 0

년대에 붕괴되었다면 주택정책이 오늘날과는 다른 모습을 할 것이 분명하며 , 특히 국

가개입을 축소하기보다는 국가개입을 강화시키는 정책이 사용되었을 것이라는 것이 지

나친 억측은 아닐 것이다 .

이러한 외부적인 조건이외에 내적으로도 체제가 전환된 사회의 구성원들간의 묵시적

약속 , 국민들의 열망 같은 것들이 정치적이건 제도적이건 이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

황이라고 보여지며, 단지 그 방향이 상향식이든 하향식이든 추구하는 목표는 유사하다 .

따라서 체제가 전환된 사회주의 국가들이 가지는 주택개혁의 핵심은 계획경제로부터

시장경제체제로 이행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양 체제의 차이점과 특성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체제이행과정을 어떠한 방식으로 대응하는가에 따라서 주택개혁

의 의미와 정책들이 국가마다 다르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소련을 포함한 동구권 국가들의 경우 정치적으로는 사회주의체제에 대한

맹목적 반발과 미국의 원조 , 경제적으로는 구제도의 비효율성과 누적된 불만, 사회적으

로는 시장에 대한 환상과 개인적인 복리증진 등에 대한 욕망이 급진적 시장경제로의

이전을 부추겼을 것이며 , 동독지역도 마찬가지일 것이나 서독의 경제력을 바탕으로 한

자신감과 조속한 동서독 동질화 정책의 결정이 주된 원인이다 . 그러나 중국의 경우는

정치체제와 경제체제의 이원화를 추진하여 정치적 안정화를 바탕으로 사회주의 시장경

제체제를 구축한 전형적인 하향식의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

즉, 이미 체제전환을 경험했거나 겪고 있는 독일, 동구권 , 중국과 같은 사례에서 나

타나는 공통적인 문제점은 계획경제체제 하에서 국가가 주민들의 주택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점이며, 이행과정에서 과도하게 높은 국가개입의 비율을 어떻게 낮추어 재정

부담을 줄일 것인가 , 임대료의 상승을 어떠한 방식으로 할 것인가 , 주택과 관련한 각종

제도 및 금융, 유통시장 등 주택시장을 어떻게 정착시킬 것인가 등의 문제에 집중된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은 각국의 기존 주거현황 및 전환기의 거시경제적 상황 및 정책 ,

그리고 정치적인 상황에 의하여 다양하게 접근되고 있다.

독일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서독의 막강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서독의 주택시스템을

동독지역에 빠른 시간 안에 확대 적용시키는 방안을 모색한 가장 급진적 변환을 시도

한 결과 반환원칙에 따른 시간 지연과 각종 제도도입의 시행착오에도 있었음에도 불구

하고 단기간에 주택사유화의 완료, 임대료의 폭발적인 상승유도 및 지원, 기존 주택의

개·보수 등을 위주로 하는 정책이 시행되었다 . 단적으로 주택부문만큼은 돈으로 동독

지역을 구입했다고 표현하는 것이 적합할 것이다.

동구권 국가들 역시 사회주의체제에 존재했던 주택정책의 기본적인 이념이 일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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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적인 형태로 변화하면서 독일 못지 않은 급진적인 정책이 단행되었다 . 동구권

국가들이 급격한 변화를 선택하게 된 배경에는 첫째, 구체제에 대한 맹목적 반발 및

시장에 대한 환상 , 둘째, 신 정권의 상징주의적 정책경향 , 셋째, 주택부문에 대한 국가

의 재정부담 완화(공급 및 관리) , 넷째 , 미국의 원조와 정책자문 등을 들 수 있다. 주

된 정책수단으로는 주택소유권의 지방정부 이전 및 주택사유화 , 관리의 민영화 , 민간기

제에 의한 주택공급 및 국가보조 (생산 및 주거보조)의 대폭적 감소나 중단, 국가의 주

택생산 중단, 모게이지 제도 등 선진적인 주택금융제도의 도입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재원부족 및 정책관리 능력의 부재 등으로 성과가 지지부진하며 , 많은 문제점

들이 발생하고 있다 .

이와는 달리 중국은 점진적인 주택부문의 전환을 실시하여 , 동구권 국가들이나 독일

에서 단기간에 실시한 정책들을 2 0년 가까이 조금씩 개선해 나가면서 시장 메카니즘적

인 주택정책으로 이행해 오고 있다 . 중국은 급진적인 변화보다는 점진적인 변화를 택

했으므로 몇몇 도시지역에서 실험을 해본 후 성과를 보고 개선해 가면서 전국으로 확

대시키는 정책을 시행했다 . 물론 이러한 주택개혁을 통하여 큰 성과를 거두었다는 것

을 부정할 수는 없으나 아직까지도 중국의 주택부문이 시장기제에 의해 움직인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 아직도 사회주의하의 주택개념이 남아있고, 임대료 현실화정책이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으며 , 여전히 주택부문이 상품소비부문으로 진입하지 못하고

있다 .

3. 체제전환국가들의 주택개혁 사례 및 한계점

3.1 독일의 주택개혁

동서독 통일 후 서독에 의해 주도된 주택개혁의 목표는 궁극적으로 시장경제적 주택

정책을 동독지역에 정착시키는 것이다 . 따라서 현재 동독지역의 주택정책은 일종의 과

도기적 정책13 )으로서 어느 정도 주택부족 문제 및 노후화의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는

동독주민 개개인이 주택시장에 독립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할 것이며, 정부의 재정지

원은 줄어들게 될 것이다 .

13 ) 독일기본법 (제72조 2항)에서 연방은 전연방이 동일수준의 생활관계를 형성 해야 한다고 규

정하고 있어 주택부문에서는 동독지역의 주택상황을 과도기동안 서독지역과 동일한 상황으

로 만들고 , 통일 당시 서독의 주택관련법이 예외조치 없이 통일적으로 동독지역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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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기본법(제7 2조 2항)에서 연방은 전 연방이 동일수준의 생활관계를 형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주택부문에서는 낙후된 동독지역의 주택상황을 과도기 동안 서

독지역과 동일한 상황으로 만들고, 통일 당시 서독의 주택관련법이 예외조치 없이 통

일적으로 동독지역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통독정부는 건물소유권을 없애고 , 건물을 토지의 본질적 구성성분으로 만

드는 한편 , 주택임대차제도도 서독지역과 동일하게 하는 정책을 시행하였다 . 또한 동독

지역의 높은 실업률 문제를 해결하고자 건설업에 대한 막대한 지원을 통하여 인력을

흡수하는 정책을 시행하였다 .

3.1.1 소유권 개혁 및 주택사유화

독일의 경우 익히 아는 바와 같이 소유권의 이전은 반환이 보상에 우선한다는 원칙

에 의해 진행됨에 따라 동독에서 4 0년간 재정립해 놓은 소유권체제를 194 9년 이전으

로 환원하는 것으로 원 소유주에게 반환된 주택은 동독 지역 총 주택수의 15 %에 해당

한다 . 그러나 반환 이후에도 전체주택의 1/ 3은 연방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남게

되었으며 , 이들 주택을 사유화하는 과제를 안게 된다14 ) .

그러나 국가소유주택, 즉, 인민주택을 소유하게 된 4 50개의 지방주택관리회사와 8 00개

의 주택조합이 대면하게 된 동독지역의 세입자들은 임대료 지불능력이 미약했고 세입자들

의 은행부채는 증가하게 되어 사유화는 엄두도 못 내게 된다. 이 결과 주택회사 및 주택조

합들은 구 동독이 발행한 부채를 인정하지 않았고 은행이자의 지불도 거절하는 사태가 발

생한다. 극한 상황에 몰린 정부는 주택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구채무지원법

(Alt sch u ld en h ifegeset z , 93 .6 .2 3 )을 만들어 33 0억DM (약 19조원)을 떠맡게 된다.

<표 3.1> 독일의 주택 소유 현황

소유자
동독 서독

1992 소유권 반환 이후 1992

조합 18 16 4

개인소유자가주택 24 26 39

개인소유임대주택 17 24 ∼27 52

공공소유 4 1 3 1∼34 5

공공소유 가운데 자치단체 소유 35 25 ∼27 3

자료 : 하트무트 호이저만 , 19 9 7 . 1 1 , p .8 3 .

14 ) H a r t m u t H a eu s ser m a n n ( 19 9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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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독일의 주택사유화는 매우 정교하고 세밀한 특징을 가진다15 ) . 각종 지원16 )

에도 불구하고 평균 10 0번 이상의 상담이 이루어져야 가능했다 . 세입자 우선의 원칙에

의해 사유화가 진행되었지만 목표달성이 어렵게 되자(2 0 0 3년까지 동독지역 전체 주택

스톡의 15 %를 사유화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중간매입자들을 등장시켰으며

이들에게 주택을 매각하는 방식이 각광을 받기 시작한다. 중간매입자들이란 서독의 개

인 및 투자기업들로 이들이 주택에 관심을 보인 이유는 세금감면에 따른 것으로 개·

보수 공사비의 5 0 %를 공제해 주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94년까지 자치단체 소유주

택의 매각분 중 제3자 매각이 7 0 %를 차지하며, 세입자 매각이 3 0 %의 비율을 가지게

된다 (H a r t m u t H a eu s s er m a n n ( 19 9 7 ) . 즉 , 동독지역 주택경기 활성화에는 국가의

노력이 절대적이었지만 서독 민간인들의 투자도 일정부분 역할을 하였다고 할 수 있다 .

<표 3.2> 동독지역의 아파트 매각 : 1991∼1994 (단위 : 호, %)

구분

매 각

지방자치단체의 주택업체 협동조합

합계 임대인 제3자 합계 임대인 제3자

199 1 6496 232( 3 .6) 6264 (96 .4) 639 382(59.8) 257 (40 .2)

1992 11646 4909(42 .2) 6737 (57 .8) 1285 10 13(78 .8) 272 (2 1.2)

1993 27 196 568 1(20 .9) 2 15 15 (79 .1) 1690 1332(78 .8) 358 (2 1.2)

1994 16 100 7370(45 .8) 8730 (54 .2) 4200 3330(79.3) 870 (20 .7)

합계 6 1438 18 192(29 .6) 43246 (70 .4) 78 14 6057(77.5) 1757 (22 .5)

자료 : 하트무트 호이저만 (H a r t m u t H a eu s se r m a n n ) 19 9 7 . 1 1 , p .8 9 .

3.1.2 신규주택건설

전환초기 주택부문에 있어 주택사유화가 가장 복잡하고 첨예화된 문제로 중요하게

부각되었다면 , 전환과정이 진행되면서 , 중고주택의 개·보수와 함께 주택부문의 안정화

를 위해 무엇보다도 독일 연방정부가 중요하게 다룬 또 하나의 문제가 신규주택건설이

었다 .

15 ) 세입자에 대한 사유화 과정은 다음과 같다 . ①임대인대상 설문조사 (주택구입 선호 및 재정

능력 위주)→②매각에 적합한 주택선정 (법적 상태 , 노후도 , 위치 , 세입자의 연령 및 수입

등)→③개보수 소요비용 및 부동산시장에서의 매물가치 평가 후 재원조달계획 수립→④세

입자 개인신상 조사→⑤가구당 매각가격 책정→⑥세입자들에게 매각공공한 후 매수대금의

부족분에 대한 융자방안 제시→⑦계약서 작성

16 ) 주택산업연구원 , 독일의 통일과 주택정책에 관한 연구 , 19 9 9 .2 , p . 10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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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출과 연계되어 동독지역에서의 신규건설은 점진적으로 증가되어 왔으며,

19 9 7년 (약 18만호 건설17 ) )에는 독일전체 건설량의 3 0 % 이상이 되는 등 높은 비중

을 차지하고 있다 . 이처럼 후반으로 갈수록 동독지역의 건설량이 늘어나게 된 원인은

주택에 대한 실질수요 증가 , 동독지역에 대한 투자가치 증가, 정부의 정책적 배려를 꼽

을 수 있으나 정부의 부양정책이 가장 큰 원인으로 평가되고 있다 .

<표 3.3> 신규주택의 건설 (단위 : 호)

구분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서독지역

동독지역

독 일

374 ,575

11,477

43 1,853 505 ,179 498 ,543

104 ,2 14

602 ,757

4 16,122

143,366

559,488

392,676

177,920

570,596

자료 :www :/ / b u n d es r egier u n g .d e/ t a t s a ch en_u eb er_d eu t sch la n d/ en glisch/ b u ch /
0 6/ 0 6h .h t m l

3.1.3 주택개보수 및 임대료 개혁

독일의 주택 개·보수는 사유화와도 깊은 연관을 가진다. 독일 정부는 개·보수 전

에 주택을 사유화는 것을 반대하였으며 , 이는 「분양주택법」에 나타나는 의무조항이

기도 했기 때문에 사유화전에 개·보수작업이 수행되어야 했다 .

따라서 「투자촉진 및 사유화장애를 제거하기 위한 법률( 19 9 1)」에서 개·보수를

위하여 재정적 지원뿐만 아니라 양도와 저리대출 중 택일하도록 했고(9 1- 9 2 ) , 부가적

인 세금감면으로 주택스톡의 복구를 증대시켰다 . 또한 주택사유화의 증진을 위해 사유

화주체, 건물 및 주택유형, 연방 주정부 등에 따라 시험프로젝트를 달리 적용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연속적인 사유화 프로젝트가 진행될 수 있도록 다양한 주체 (건설회사,

공증인, 신용대출기관, 관련 행정기관 등)들이 협력체로 등장하였다.

독일 정부가 개·보수에 역점을 둔 배경에는 개·보수 후 합리적인 비용으로 사유화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 때문이었으나 예상수준에 미치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

존주택의 개·보수 및 현대화는 19 9 0년 이후 연방정부의 중요한 정책목표로 약 4 2 0만

호의 주택이 연방정부의 재정지원18 )으로 현대화 및 개·보수가 집중적으로 추진되었다.

17 ) www :/ / b u n d e sr egier u n g .d e

18 ) 정부는 7 5억DM을 지원 (9 1- 9 8 )하였으며 , 이를 기초로 한 재고주택 현대화 개발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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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 임대료는 9 1년을 기준으로 4 5 5 %가 상승되었는데 소득의 증가 및 주거보조로

흡수가 가능하여 사회적 저항은 없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임대료에 대한 통제가

법적으로 존재하고 있어 주택임차인의 주거생활을 보호하고 있다는 점에서 독일의 임

대료 문제는 다른 전환기 국가에 비해 큰 저항이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 주택

과 관련한 정부의 정책에서도 임대료 관련 문제보다는 주택의 질적 저하를 막기 위한

개·보수에 더 치중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

<표 3.4> 동독지역의 생활비 및 주택임대료 지수

생 활 비 주 택 임 대 료

지수 전년 대비(%) 지수 전년 대비(%)

199 1

1992

1993

1994

1995

1996

100.0

113.5

125.4

130.0

132.7

135.6

-

13 .5

10 .5

3 .7

2 .1

2 .2

100 .0

228 .3

365 .2

404 .5

426 .1

455 .0

-

128 .3

60 .6

10 .8

5.3

6.8

자료 : H a u s u n d W oh n u n g Im S p i eg el d e r S t a t i s t ik 19 9 7/ 9 8 .

B u n d e s m in is t e r iu m fü r R a u m or d u n g , B a u w e s en u n d S t äd t b a u ,

p 4 0 ; 주택산업연구원 , 19 9 9 .2 , p 12 3 재인용

3.1.4 독일 주택개혁의 향후 전망

이상과 같은 주택부문의 상황을 볼 때 , 독일연방정부는 신 연방 지역 주택의 양적·

질적 향상을 위해, 연방정부의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기는 하지만 , 조만간 연방정부의

책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주택문제 해결을 이전할 것으로 보인다 .

물론 포괄적인 정책수립은 독일연방정부의 책임으로 남아있겠으나 , 이에 대한 운영

은 각 지역의 사정에 따르도록 자율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 이는 크게는

동서독의 시스템 상의 차이가 단시일에 하나의 방식으로 해결될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는 점에서 기인한다 .

(KfW )의 신용대출액은 7 50억DM에 이르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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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독의 경우, 연방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주택이 적은 반면, 동독에서는 정부

소유의 주택이 많다는 점, 그리고 통합 이후에는 정부소유 자체의 문제보다는 임대비

율이 높다는 점에서 표면적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동독지역에 있는 이들 주택의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혹은 판매의 진전은 어느

정도 될 것인지의 예측은 쉽지 않으나, 당분간 주택소유구조 등 주택시장의 모습이 서

독과 같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의 지원책이나 주택정책이 서독과 같은 수준으로 변화될

경우 , 지방자치단체는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 더구나 이러한 상황에서 서

독주민의 동독 주택시장 참여가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장려될 위험도 있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독일에서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동서독이 같은 체제로 같은 법에 따라

체제를 지속시키는 것이니 만큼 , 주택부문 역시 시장경제 체제로 나아갈 것임은 자명

한 일이다 . 이 과정에서 서독주민의 동독지역의 주택투자 (주택건설이 되든지 , 주택구입

이 되든지)를 원천 봉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든 일일 것이고, 연방정부는 서독주민

의 주택부문 참여를 막기보다는 현 동독주민의 주거문제 해결에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

로 병행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 주택건설이 타 분야에 가지는 파급효과 (특히 고용)를 고려할 경우 , 어느

정도의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

그래서 실질적인 자본주의적 경제 활동을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주택의 현대화나 국

민에 대한 재정적 지원 등과는 별도로 시장논리에 따른 주택의 점유에 대한 논의는 당

분간 계속될 것이다. 향후 동서독 지역에서 나타나는 각종 주택관련 지표의 차이 (주택

의 질적인 차이는 배제하는 면에서)를 연방정부가 인정한다면 , 굳이 동서독의 지표를

일치시키기 위해 무리한 정책을 펴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동서독의 주택관련법이 똑

같이 적용될 수 있을 때까지 과도기적 주택정책은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그 시기는

다른 전환국가보다는 짧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연방정부의 지속적인 재정지원에 힘입

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

3.2 동구권 국가들의 주택개혁

전환기 동유럽 국가19 )들이 겪고 있는 변화과정은 중앙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의

19 ) 동구권 국가들을 하나로 묶어 분석할 수 있는 공통점은 지리적인 인접성 이외에 이들이 2
차대전을 거치면서 그 전과는 다른 체제인 사회주의로 국가를 운영해 왔고 19 8 9년을 기점

으로 역시 이와는 다른 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개혁을 동시에 하고 있다는 것이다 . 즉 , 주택

부문 역시 사회주의 기간동안 매우 중앙집권적인 체제에 따른 생산 , 공급 , 분배를 해왔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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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과정으로 대부분 인식된다. 주택부문 역시 중앙집권적 통제에서 경쟁적인 시장체

제로의 전환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 그 동안 주택부문의 비효율성을 고려한다면, 특

히 비용절감적 측면에서의 변화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다 .

특히 구 소비에트 블록이라 불리던 동유럽 국가들에서 주택부문 , 특히 주택건설이

경기대응적(cou n t er - cyclica l )인 현상을 가진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따라서 계획경

제에서 시장경제로 전환되는 경제 위축기 동안 , 주택건설의 하락, 재정의 부족 등으로

경기쇠퇴가 강화되었다(S t r u yk , 19 9 6 :2 8 ) . 그러므로 역으로 주택부문이 경제에서 매

우 중대한 부분 중 하나라고 인식되면서도2 0 ) 그 우선 순위는 높지 않았다는 특징이

나타난다 . 그래서 , 개혁정책에서도 주택은 주도적이고 중요한 개혁 항목으로 평가되고

다루어지기 보다 , 한시적이고, 개별적인 정책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대개 동유럽 국

가에서는 경제부문에서 무엇보다도 기업의 사유화 (또는 산업 사유화 , in du s t r ia l

p r iv a t iza t ion ) 가 중요시되고 우선시 되었기 때문이다.

정치적 측면에서 본다면 , 전환기 동안 주택정책은 정치적 부담을 완화시키거나 정치

적 권력을 유지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존재 가능했다2 1) .

과거와 달리 정치권력은 세습이나 기존 세력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민주적

인 절차에 의해 선거권을 가진 국민에 의해 선출되는 방식으로 변화하면서, 피선거권

자 혹은 현 정부는 기존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국민들의 호응을 얻어야 했다 . 이를

위해서는 국민 생활과 직접 연관되는 부문에 대한 정부의 현시적인 정책이 가장 효과

적인 것이라는 점을 인식했으므로 주택정책은 정치적 우위를 점하기 위한 권력집단이

며 , 규제에 따른 저임대료 , 높은 국가보조금 , 만성적인 주택부족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
그러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혹은 체제전환을 겪으면서 전개하는 주택정책과 경제사

회적 상황에서는 다소간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중심적인 흐름을 가지고 정리하고자 한다 .

2 0 ) 이러한 전환기에 주택문제가 중요한 이유 중의 또 다른 하나는 주택이 노동의 이동성과도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기 때문이다 . 사회주의 하에서는 , 고용도 중앙정부가 모든 것을 통제

했으므로 , 지역 고용에 맞추어 주택을 건설 , 공급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 이러한 고용의

문제도 기업부문의 탈국유화 및 해체로 인해 노동의 이동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서 주택 문제는 노동의 유동화를 저해하는가와 원활하게 만드는가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

는 부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 러시아 연합의 건설부에 따르면 , 19 9 2년 주택스톡은 재

생가능한 국부의 2 0 %에 해당하고 주택투자는 총 투자의 약 2 5 %에 해당하며 , 노동력의

13 %가 주택건설과 관리부문에 고용된다 (St r u yk a n d Kosa r ev a 19 94 : 1)는 점에서 주택

부문은 경제성장을 자극하고 잠재력을 가진 부문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

2 1) 정치적 압박으로 나타나는 주택 개혁에 대한 저항은 두 가지로 , 기존의 제도가 가지는 문제

점에 대한 불만도 있으면서 , 한편으로 개혁을 통해 부담하게 될 비용증가에 대해 일반국민

들이 가지는 저항과 기존의 노멘클라투라와 같은 구체제에 있어 향유계층에게서 나오는 저

항으로 대별해 볼 수 있다 . 그래서 개혁정부는 정치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개혁에 더욱 박

차를 가하거나 , 개혁을 수행하는데 있어 유예기간을 두기도 했던 것이 사실이었으며 , 전환

기 동안 동유럽의 주택부문은 충격 흡수용 (sh ock a b sorb er )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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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었던 것이다. 그래서 선거전략적 주택정책이

선거기간동안 나타나게 되었다2 2 ) .

그러나 동구권의 주택개혁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체제전환과정에서 겪는 정

치·경제적 고통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 동독의 경우는 막강한 서독경제에

의해 보전되었지만 동구권 국가들의 경우 체제전환 후 평균 4∼5년 정도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반면 구 소련 및 신생독립국들은 아직도 어려운 상황에 있다.

<표 3.5> 중부 3국 및 독일의 실질 GDP 성장률 (단위 : % )

89 90 9 1 92 93 94

폴란드 0.2 - 11.6 - 7 .6 1.0 4 .0 4 .0

헝가리 0.7 - 3 .5 - 11.9 - 4 .4 - 1.6 1.0

체 코 1.4 - 0 .4 - 14 .2 - 7.1 - 1.0 2 .0

독 일 3.7 5 .9 4 .9 1.8 - 1.7 2 .3

자료 : R a ym on d J . S t r u yk ( 19 9 6 )

또한 구 소련의 경우 1 ,0 0 0 %에 이르는 엄청난 물가상승률과 사회주의 시절 명목적

으로나마 완전고용을 실현하고 있었으나 체제전환에 따라 생산성 위주로 고용구조가

재편되면서 발생한 엄청난 실업률 등에 직면하였으며 , 정치적으로는 체제전환 후 달라

진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 오히려 더 살기만 어렵다는 불만대두와 함께 공산당의 약진

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 따라서 주택개혁을 위한 정책환경은 최악의 상황

에서 진행되었다고 하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혁이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은 고

통 뒤에 변화와 개선이 따를 것이라는 맹목적인 기대가 존재했기 때문에 감수할 수 있

었던 것으로 인식된다.

2 2 ) 헝가리의 경우 , 직접적인 정치적 영향은 임대주택법 (Ren t a l H ou sin g Act )에서 나타나는

데 , 사유화 및 지주와 임차인의 권리에 관한 이 법은 예상보다 늦어져서 2년 늦게 통과되

었다 . 이렇게 된 데는 임차인 연합 (As socia t ion of Ten a n t s )의 로비활동과 정부부처

(Min i s t ry of t h e In t er ior )가 준비한 원안이 바뀐데도 원인이 있었지만 , 다가오는 19 94
년도 선거 (gen er a l elect ion )와 관련된 것이기도 하다 . 즉 정부는 선거용 생색내기

(el ect ion p r e sen t ) 로 현재 저임대료를 1년 동안 동결시켰는데 이 1년이 바로 선거기간

이 끝날 때까지 되었던 것이다 .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정치적 수단으로 모든 주거용 및

상업용 건물의 임차인들은 19 94년 초반부터 5년간 주택 및 상가를 구입할 권리를 부여받

았고 이러한 공공건물의 판매결정권을 지방정부 아닌 임차인들에게 부여되었으나 , 19 94년

초에 헌법 재판소의 기각으로 거주지의 임차인에게만 구매권을 주고 기간도 단 1년동안

( 19 94 .4∼19 9 5 .4 )으로 한정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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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 동구권 국가들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단위 : %)

90 9 1 92 93 94 95

체 코 10 .8 56.7 11.1 20 .8 10.2 9 .1

슬로바키아 10 .8 6 1.2 10 .1 23 .0 14 .0 9 .9

헝가리 29 .0 34 .2 22 .9 22 .5 19.0 28 .2

폴란드 586.0 70.3 43 .0 35 .3 33.2 27 .8

알바니아 - 35.5 225 .9 85 .0 28 .0 8 .0

불가리아 22 .0 333 .0 82 .0 72 .8 89.0 62 .0

루마니아 5 .1 174 .5 2 10 .9 256.0 13 1.0 32 .3

러시아 5 .6 92.7 1353 .0 896.0 303 .0 190 .0

독

일

동독 0 .2 13.6 10 .1 8 .4 3.0 2 .1

서독 2 .6 3.6 4 .1 3 .2 2.6 1.7

자료 : 조동호, 경제체제 전환기의 노동정책 , 한국개발연구원 , 19 9 7 . p .2 7 .

3.2.1 소유권 개혁 및 주택사유화

체제전환기 주택부문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것 중의 하나가 주택사유화이다. 동구권

의 주택사유화는 시장제도의 정립을 위한 당연한 것이지만 독일과는 달리 정치, 경제

적으로 많은 변수가 개입되어 있다.

정치적으로는 마치 사회주의 초기 정권이 국가주택을 통해 국민생활을 책임지겠다고

한 것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정권은 주택사유화를 통하여 정치적 존립의 정당성을 획득

하려하는 상징주의적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 경제적으로는 재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하

여 사유화가 절박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주민들의 입장에서 경제적으로 비합리적인 사

유화의 조건으로 순조롭게 진행되지는 않았다 .

따라서 사유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매우 낮은 가격에 사유화를 하게되고, 또한 자본

주의적 시각에서 당연한 논리로 비춰질 수 있는 임차인 권리의 축소 (강제퇴거)가 사회,

경제적 배려없이 시행됨으로 인하여 저소득층의 주택문제를 외면한 측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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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 주택 사유화 : 조건 및 결과(1994)

구 분
러시아

연합

아르

메니아

에스

토니아
불가리아

체코

공화국
헝가리 폴란드

슬로박

공화국

슬로

베니아

주택판매

판매기간

완료시기a

판매주택(천호)

국영주택판매(%)

판매시기 및조건

가격기초

가격할인

금융 및할부

재원

대출기간(년)

대출 이율

건물내주택비중(min)

분양주택협회 필요

88∼b

아니오

11,000

36%

자유

아니오

아니오

89, 93∼c

9/95

170

44%

자유

아니오

아니오

93∼95

5/95

n.a

85∼90%f

고정amt.

90%

바우쳐g

아니오

아니오

58∼

아니오

n.a.

90% 이상

고정tariff

80∼90%

예

국가은행

30

std 대출율

아니오

아니오

7/94∼

아니오

n.a.d

시장가치

지역결정

지역결정

50%

예

80중반∼

11/95

306

39%
h

순시장평가

50∼80%

분할납부

25

시장변수

35%

예

80중반∼

아니오

306

9%

아니오

예

1994

아니오

n.a.d

n.a.

건설비용

건설후년2%

아니오

50%

예e

91∼

1993

135

44%

장부가격

40∼60%

분할납부

매우낮음

자료 : R a ym on d J . S t r u yk 19 9 6 , p 24 - 2 5

a . 유리한 조건의 사유화로 고정된 시간 제한을 가진 국가가 시장 가격으로 판매를 계

속 허가

b . 주요한 프로그램은 199 1년 6월에 법으로 통과: 중요한 이전이 1992년에 시작

c . 주택의 일부지불을 포함한 이전 프로그램이 존재, 1993년 법제화된 신규 프로그램

을 위한 설명;

d . 체코슬로바키아에서 상당히 많은 주택이 주택 스톡의 국유화에 선행하여 소유자들

에 부활

e . 이런 방식으로 행정 처리되고 있는 프로그램은 있으나 법은 없음

f. 1995 봄 예측치

g . 가구당 많은 바우처와 저가의 결합으로 대부분의 임차인들이 부담없이 주택구입이

가능함

h. 헝가리는 1993년 3월에 구매권(rig ht- to- buy)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사유화의 조건

을 변화시켰는데, 이는 지방정부가 판매를 제한하거나 판매 조건을 설정하는 능력

에 제한을 가함; 구매권프로그램을 위한 시간 제한은 법률과 연속적인 법원결정을

통해 역시 설립

i. 프로그램의 구조는 각 지방정부에 의해 결정되고 변동은 다양함. 프로그램 설명은

1990 ∼1994 년에 작용하는 프로그램에 관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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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그동안 대기자 명단에 에서 참아왔던 젊은 층과 구 체제 하에서의 사회적 약자

들은 국가주택을 선호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국가주택에 입주할 기회를 상실하게 된

다. 동구권의 급속한 사유화정책을 비판하는 입장2 3 )에서는 주거소비보조금 , 주택저당

증권 , 주택가격의 할인, 무료사유화 등 여러 가지 수단을 동원하여 구입능력이 없는 저

소득층을 무리하게 끌어들이고 있다고 비판한다 . 따라서 주택을 사유화한 저소득층은

주택유지비의 증대 , 주택관련 세금의 증대, 주택개량에 필요한 비용이 새로운 소유자에

게 전가되는 등 재정적 문제에 봉착하여 주택을 사유화할 당시의 가격에도 못 미치는

가격으로 되팔고 있는 실정이다.

사회주의 국가들의 주택사유화가 주거수준의 유지와 증진에 기여하지 못하는 이유는

주택사유화정책이 제대로 기능할 만큼 민간자본이 충분치 못하며, 새로운 소유자에 대

한 세금 및 법적 의무를 과함과 동시에 정부는 주택의 질에 대한 유지와 보수 및 개량

에 관한 책임을 완벽하게 전가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는 외국자본을 끌어들

이기 위하여 도심지의 토지용도 변경을 포함한 재정비 과정에서 주택이 철거되고 외곽

으로 쫒겨 나가는 등 도시는 혼란 속에 빠져들고 있다 . 경제적 효율성만을 추구하는

주택사유화 정책으로 주거지 이동, 무주택자의 양산 , 빈부에 따른 주거지의 분리와 사

회경제적 갈등의 심화, 슬럼가의 탄생 등과 같은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나 정부는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

3.2.2 주택의 건설과 투자

신규건설에 나타난 두 가지의 특징은 상반된 것이기는 하지만 첫째, 심각하고 충격

적일 정도의 건설량의 격감이며 , 둘째, 소비자의 수요에 보다 잘 부응하고 보다 효율적

으로 기능할 수 있는 건설체제의 전환이라고 할 수 있다 . 정부의 수입 증대를 기대한

정책이 주택사유화라면 건설보조금의 삭감은 정부재정 부담의 짐을 덜기 위한 것이었

다. 신규건설재원은 상당 부분 삭감되거나 폐지되어 체제전환 이전에 계획된 주택공급

량도 맞추기 힘들게 됨과 동시에 갑작스런 인플레이션으로 저축의 가치는 하락했으며,

전반적인 경기침체가 나타나면서 국민들의 구매력 하락은 주택에 대한 구매력 하락으

로 연결되었다24 ) . .

2 3 ) J a m e s Dou gla s , "Com m en t s on Th e Role of H ou sin g P olicy in t h e
T r a n sfor m a t ion P r oce ss in Cen t r a l- E a s t E u r op ea n Cit ie s : I s E con omic
E fficien cy t h e E n d- a ll" , U r b a n St u die s , Vol 3 3 , N o 1 , 19 9 6 .

24 ) 이 같은 전반적인 상황과는 달리 인플레이션에 대해 안정적인 경화를 소유하고 , 양질의 고

급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며 , 부의 축적이 가능했던 안정적인 지위와 부를 가지고 있는 소

수의 폐쇄적인 수요가 존재하고 있었던 것 또한 사실이다 . 러시아의 노멘클라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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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8> 주택 부문으로의 신규 투자

GDP대비 주택투자 천명당 신규 건설

1990 1994
1994

/ 1990
1990 1994

1994
/ 1990

체코공화국

헝가리

폴란드

슬로베키아

슬로베니아

3.2

4 .2

5.2

4 .2

2 .4

2 .8

1.8

0 .2

3 .0

67%

35%

7 1%

4 .3

4 .2

3.5

4 .9

3.9

1.8

2 .1

1.9

1.3

2 .8

42%

49%

54%

27%

72%

CEE 소계 4 .2 2 .0 48% 3.9 1.9 49%

알바니아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루마니아

1.4

1.5

3.2

0.9

0 .8

2 .0

0 .7

53%

63%

78%

3.9

3.0

3.9

2.1

3 .7

1.1

2 .0

1.6

95%

33%

5 1%

76%

SEE 소계 1.4 0 .9 64% 2.6 1.6 62%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4 .5

0 .2

1.6

2 .7

36%

4 .8

5.0

6.0

1.3

0 .3

1.8

27%

6%

30%

발틱 소계 4 .5 1.8 40% 5.4 1.2 22%

전환국 총계 3.2 1.6 50% 3.6 1.8 50%

EU 총계 5 .0

자료 : Iván Tosics , 19 9 8 : 2 8 7

a : SEE 국가 중 어디도 1994 년 가구의 수를 알 수 있을만한 자료가 없음.

국가별로 상황을 살펴보면 아르메니아, 헝가리 , 폴란드 등은 상당한 수준의 신규 건

설을 지속시키려고 노력했지만 모두 실패했다. 아르메니아 정부는 19 9 2년 이후 건설

프로그램을 계속할 기금이 부족했다 . 헝가리의 경우 , 19 8 3∼19 8 9년 유사한 프로그램

과 관련되는 상당히 막대한 보조금을 지속적으로 지급되는 한편, 정부도 역시 전환기

동안 막대한 (삭감하지 않은 수준에서) 보조금을 신규 주택의 구입을 위해서 계속 지급

(N om en cla t u r a )가 대표적인 예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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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었다 . 폴란드에서 , 유리한 조건을 갖춘 대출을 주택조합에 계속 해 주었지만,

19 94년 완공실태를 보면 , 19 8 8년 수준의 반도 되지 않았다 .

<그림 3 . 1>는 전환기동안 완공된 주택의 수가 어느 정도 감소했는지 보여준다.

19 8 8년도 건설과 관련하여 매년 건설된 주택의 수를 보여주고 있다. 그 감소분은 상

당히 크다 . 일반적으로 19 9 3년 건설은 19 8 8년 수준의 반이 안 되었다. 몇 몇 경우 ,

즉 불가리아 , 에스토니아, 아르메니아에서 생산량은 기준 년도의 3 0 % 이하에 해당했

다.

<그림 3.1> 동구권 국가들의 주택생산량 추이(1989- 1994)

자료 : R a ym on d J . St r u yk ( 19 9 6 )

주택건설 주체와 관련하여는 이전에 많은 주택을 건설하던 지방정부 산하의 건설회

사(콤비나트)를 대신하여 민간개발업자들이 나타났고 이들은 과거와는 달리 자유롭게

(건자재 구입 , 각종 인허가 과정 등에서 불리한 위치를 벗어남) 행동할 수 있게 되었

지만 이들의 건설량은 적었고 부유계층에 한정되고 있다.

체제전환 이전에 존재했던 장기저리 의 주택금융 (역시 국가보조와 연계)에 대해 어

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와 새로운 형태의 대출제도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가 동

유럽 국가가 지닌 주택금융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 구 대출 문제에 대한 처리로 인하

여 전환 초기에는 주택관련 자금이 신규주택건설에 투자되지 못하고 있다가 최근에 이

르러서야 신규대출을 고려해 볼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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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9> 주택금융의 변화

국가 저이율 구 대출의 처리 신규 대출의 특성

러시아

연합
변화 없음

- 1993년 국가저축은행은 이율을 매우 높

게 인상하고 변동이율대출을 채택했으

나, 대출은 멈춤.담보법(Law o n
Co llate ra l) 통과(1992), 모게지 대출을

위한 최소 법적 기준을 마련.
- 러시아 2,500 민간 상업은행의 약 25개

가 장기은행대출에 상당히 관심을 가짐.
1995년 봄에, 약 15개 은행은 10년 대

출을 하고 있는데, do lla r- de no minate d
대출(매년 20∼30% 이율)과 이중이율

모게지 모두에서 은행간 대출이율에 기

초한 계약 이율에 위험도, 서비스 및

수익을 더함.

아르메

니아
변화 없음

- 1989∼199 1: 개별 대출에 높은 보조금

을 지원; 1992년 개별 대출은 중단. 그

러나 조합에 매우 제한적인 대출이 이

용가능하고, 1993년 거의 시장 수준으

로 이율 상승

- 1995년에 bas ic law o n c o lla te ra lize d
le nding 통과

에스

토니아
변화없음

- 장기대출없음. 대출시 고정이율모게지

는 여전히 이용. 상당한 보조금을 이용

하는 건설 금융의 양은 매우 낮음.

불가리

아

- 이율은 초기에 10%로 상승; 연

속적으로 계속 증가했으나, 이

율은 실질 조건에서 (- )로 남아

있음; 상실분은 상업 대출에서

보다 높은 이율에 의해 해결

- 이율은 급격하게 증가했으나 실질조건

에서는 여전히 (- ) . 변동이율모게지가

이용. 유질처분과 강제퇴거 가능

체코 및

슬로박

공화국

변화 없음.
199 1년에 대출 중단

- 계약 저축계획이 1993년에 실행. 대출

은 6% 고정이율; 저축이율은 명복상

3%이나 높은 보조를 받음.

헝가리

- 대출자에 대출금의 지불방식을

선택(일부 혹은 전부)하고 탕감

받은 미지불 대금의 반은 시장

이율(초기에 36%)에 맞주어 책

정된 새로운 이율 : 초기 이율

15%의 변동이율모게지로 변화

- 국가저축은행(OTP)은 거의 독점을 유

지. 이중이율모게지가 1994 년에 도입되

었으나 제한적으로 받아들여짐. 대출에

대한 보조는 여전히 남아있고 유질처분

의 가능성은 상당히 향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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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저이율 구 대출의 처리 신규 대출의 특성

폴란드

- 1990년 원래 이율이 시장수

준(115%; 1992년 62%로 하

락)인데 대출자는 총액의

8%, 정부는 32%,로 분할금

부담액을 인상하고 60%는

c a pita lize d into loa n
ba la nce . 199 1년 지불계획은

이중지수대출 포맷으로 변경

되었고 여기서 대출자의 지불

액은 소득의 백분율로 계산

- 국가저축은행은 대출에서 거의 독점을

유지. 이중지수모게지가 1992년 채택되

어 모두 장기대출이 되었고, 정부기구

가 은행유동성을 유지하기 위해 시작된

대출원금의 상당 부분을 re finac e 하기

위해 만들어짐. 이중지수모게지에 대한

소비자 수용이 제한적. 유질처분과 강

제퇴거는 회복됨.

슬로베

니아

- 저이율 시스템, 고정이율대출

이 변동이율 대출로 1987년

대체, 이율은 인플레이션 이상

으로 고정. 1987년 미지불 대

출은 변화가 없었음.

- 단일변동대출이율이 여전히 채택; 1994
년 한해 이율은 인플레이션이율+ 12%였

음. 실질 모게지대출 계약은 이용안됨.

자료 : Raymo nd J . Struyk 1996 p p38- 39

3.2.3 임대주택부문의 개혁

사회주의시대 주택정책은 임대주택을 중심으로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러한 정책기조가 변화하면서 , 임대부문에 대한 기존의 제도적 측면은 상당한 변화를

겪을 수 밖에 없었고 , 실제로도 그렇게 되었다.

가장 큰 것이 전술한 것과 같이 임차인의 권리 축소라고 할 수 있는데 보다 엄정하

게 말을 하자면, 주택소유자의 소유권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개별 민간

주택소유자부터 정부(주로 지방정부)의 소유권을 강화하여 이들 주택에 대한 가치를

인식시켜주려는 노력이라고 평가된다 .

아직 주요 주택개혁이 입법화되지 않은 국가에서도 강제퇴거 등과 같은 임차인에 대

한 의무를 강화한 것은 그래서 더욱 의미가 있다. 국가마다 다른 부문에서는 차이를

보이지만 , 아르메니아와 헝가리를 제외하고 , 임차인의 권리가 축소되는 것은 거의 모든

국가에서 나타난다.

한편, 상당한 수준의 보조금을 삭감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거보조금제도를 완전히 철폐하

지 못하고, 새로운 보조금을 도입했다는 것은 새로운 주택상황을 형성하는 데 아직은 과도

기임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주거보조제도는 향후 극빈층 대상으로 한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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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대비 임대료의 비율은 19 9 0년에 비해 19 94년에 오히려 더 낮아졌지만, 소득

대비 총 주거비용이 높아졌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 이는 소득대비 편의시설비

가 19 9 0년도에 비해 19 94년에 증가했기 때문이다 . 여기에는 특히 에너지 가격이 중

요한 역할을 차지한다 . 에너지 가격은 어느 정도 시장수준에 올라있고 일부는 국제수

준으로 에너지 가격을 올린 국가도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현실적인 비용으로 에너지

를 사용한다고 할 수 있다 . 또한 바로 이것이 임대료를 실질가격으로 인상하지 못한

이유였다 . 에너지 가격의 급격한 인상으로 주거비용에 대한 부담을 실감한 국민들에게

임대료의 현실적인 가격 인상은 상당한 부담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정부가 알고 있

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임대료 가격은 단계적으로 인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

<표 3.10> 국가 임대 부문의 전반적인 변화

국가
국가주택의

임대료 인상
주거보조의 도입

국가주택으로의

민간관리의 도입

임차인의

권리 감소

주요

주택개혁입법화

러
시
아
연
합

전운영비용 해결을 위

해 5개년 단계 프로그

램이 1994년에 도입;
에너지 가격은 여전히

국제수준보다 낮음

포괄적인 국가 프로그

램.(1994). 이익은 gap
formula 를 통해 계산

기본법에서 요구

하고 있으며, 대다

수 도시에서 필요

로 함

기본법에서 점차

적으로

몇 가지 원칙에

근거한 포괄적

인 법 codex
가 미통과 상태

에 있음(1992년)

아
르
메
니
아

2/93, 12/94에서

on- off 인상, 그러나

전체 비용 해결하기

에는 매우 적음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1994
년에 초안이

나옴

에
스
토
니
아

운영비용을 전부 포

괄하기 위해, 1995에

인상. 지역서비스 비

용은 벌써 해결, 에너

지 가격은 국제수준

1994년. 모든 가구를

포괄. gap formula 를

사용하여 이익 계산. 분

담율은 10- 30까지 소득

에 따라 다양

아니오 약간 아니오

불
가
리
아

에너지가격은 국제수

준이 안됨
아니오

국영기업보다 분양

주택이 전통적. 대

부분 자가관리이나

민간기업이 경쟁을

통해 때로는 참여

전통적으로 임차

인의 권리는 다

른 국가보다는

덜 강력함

아니오

체
코
공
화
국

특별(ad hoc)기준에 따

라 인상. 1991-93동안

총 임대료는 CPI의 1.6
배 인상했으나, 여전히

비용을해결하지는못함

1993년. 저임대료 인상

에 기인해 참여는 저조.
참여자들은 1994년 임

대료 인상에 맞는 액수

를 보상

제한적. 대개 프라

하에서 있음. 상당

히 많은 국영기업

이 사유화

상당함. : 시민법은

대안주택을 제공하

지 않고도 미지불의

경우강제퇴거가가

능하도록개정됨.

포괄적인 법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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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국가주택의

임대료 인상
주거보조의 도입

국가주택으로의

민간관리의 도입

임차인의

권리 감소

주요

주택개혁입법화

헝
가
리

임대료는 지방정부가

결정; 대개 많이 인상

안됨. 에너지가격은

국제수준 정도고, 임

차인이 지불

국가 프로그램이 있으나

(1993 이후),거의 지방에

서는 실행 안됨. 프로그

램 고안은 대개 지방의

책임이고 gap formula
은 기본공식에 따라 이

익 산출시 이용

자가- 관리를 따르

는 분양주택에서

는 일반적, 임대

스톡에서는 제한

적

아니오
1993년 일련의

법안이 통과

폴
란
드

특별히 개혁초기 국

가가 인상. 1994년

후기, 지방정부가 임

대료 수준 통제. 여전

히 관리비 이하의 수

준. 에너지가격은 국

제수준 이하

실행 중; 그러나 제한적

인 임대료 인상 때문에

참여자는 별로 없음

아니오

1994년 신규 리

스법에서 제한권

이 법제화. 실행

됨

1994

슬
로
박
공
화
국

1992년 한때 특별 기

준에의거 임대료 인

상

아니오

아니오. 국영기업

의 사유화는 상당

히 진척

상당히: 시민법

은 대안주택을

제공하지 않고도

미지불의 경우

강제퇴거가 가능

하도록 고쳐짐

NA

슬
로
베
니
아

상당히 인상되었으나,
시장수준에는 훨씬 못

미침. 운영비용은 충

당되나 에너지 가격은

국제수준에 가깝지만

그에 미치지 못함

국가적으로 매우 저소득

층에 한해

민간기업과 경쟁

이 새로운 일상이

됨

임대료의 미지불

에 대한 강제퇴

거가 가능

1991년 제한적

으로 실행

자료 : Raymond J . Struyk 1996 pp46- 48

3.2.4 동구권 주택개혁의 향후 전망

체제전환 이후 정부의 역할 변화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이 탈중앙집권화 즉 , 분권화

이다 . 주택에 있어서도 이러한 양상은 확연하게 드러난다 . 국영주택의 소유권이 중앙정

부에서 지방정부로 이전한 것이 바로 그것인데, 이는 주택정책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사유화정책과도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것으로 그 동안 중앙정부가 떠 안아

온 주택부문의 비용과 책임을 더 이상 지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영주택의 소유권을 지방정부로 이전한 것은 주택개혁과 관련되는 모든 세부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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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 실행 사항들을 지방정부의 몫으로 넘겨 준 것이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부담을 높

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지방정부의 소유가 된 주택의 향후 처리의 권리까지 지방정

부에 넘긴 것은 지방의 자율권을 인정한다는 측면에서는 탈중앙집권화의 대표적인 형

태로 인식할 만하지만, 그 이외 산적한 다양한 문제를 지니고 있는 지방정부가 주택이

라는 비용측면에서 상당한 부담을 가지고 있는 부문을 떠맡는다는 것은 그만큼의 주택

부문 개혁의 진전이 지방정부의 의지에 따라 이루어질 것이므로, 생각보다 개혁이 느

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

그런데 지방정부들은 국영주택에 대한 소유권과 이에 대한 자율권(전부는 아니지만)

상당부분을 부여받는 것을 달가와 하지 않았다. 소유권의 이전은 바로 주택에 대한 책

임도 떠맡는다는 것인데 , 중앙정부가 지급해 왔던 보조금 역시 지방정부가 해결해야

했기 때문이다. 지방정부의 입장에서는 보조금을 상당부분 삭감하고, 임대료를 실비로

인상해야 했지만, 전환기 동안 막대하게 오른 인플레이션으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로

하여금 그 동안 거의 부담이 되지 않았던 임대료를 갑자기 인상하여 지불하게 하는 것

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었다.

한편 , 사회주의 체제에서의 역할이었던 독점적인 개발업자로서의 역할과는 다른 , 시

장체제로의 변화를 향해 주택부문에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해야 했던 지방정부에 있어

주택부문에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자금의 문제였다 . 자금의 확보는 신규주택의 건설

과 기존주택의 관리(상태가 아주 열악한 주택은 그대로 지방정부의 소유로 남게 될 것

이다) 및 극빈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주거보장에 필요한 보조금의 지급 등을 위해 예산

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지방정부들은 주택관련 비용을 해결하기 위해 두 가지 일을 해야 했다. 지방정부의

손에 남게된 주택을 지방주민들의 주거해결을 위해 계속 유지를 해야 하는 것과 세수

를 늘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었다.

후자의 경우 , 세수를 늘리기 위해 주택을 사유화하면, 일정한 양의 주택만을 정부가

소유하고 (극빈자 등 사회보장을 받을 필요가 있는 이들을 위한 주택) , 나머지가 판매

될 경우, 그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되겠지만, 실지로 판매가 가능한 그만큼의 가치를 지

닌 주택은 별로 없다는 점을 상기하면, 임대료의 현실적인 인상을 점차 시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되었다 .

지방정부는 또한 경쟁을 통한 주택의 관리를 도모했다 . 기존의 대규모 국영관리회사

들이 아닌 신규 관리회사들에게 주택의 관리를 맡긴다는 것이다. 물론 여기에도 문제

가 없는 아니다 . 우선 신규 관리회사들은 기존의 대규모 국영관리회사들이 나뉘어진

것이다. 완전히 새로운 관리회사들이 대량으로 생겨난 것이 아니었다. 또한 이렇게 신

규 탄생한 회사들의 효율성을 따지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이다 . 보다 적은 비용으로 보

244



다 효율적인 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체득할 수 있는 시간도 경험도 없었다는 얘기

다. 그래서 실제로 경쟁체제로 주택관리를 맡기는 것이 비용측면에서나 효율성 측면에

서 필요한 것이었지만 , 기존의 관리회사들이 계속 관리를 한 경우가 전환기 몇 년간

계속되었다는 것은 이를 설명해 준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 역시 경쟁시장체제로 가기

위한 중간 단계이며 , 향후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점유자들이 보다 적은 비용으로 효율

적인 관리를 담당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자율권을 행사하게 되면, 기존 국

영 관리회사의 독과점식 관리는 점차 사라질 것이다.

동구권 국가들은 독일의 문제와는 다르지만 체제전환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독일과 같은 유형의 정책을 펼쳤다. 그에 대한 효과를 평가하는데는 좀더 시간이 필요

할 것이다.

그러나 개혁 초기 일어났던 많은 문제들 , 인플레이션, 성장률 하락 , 정치적 혼란 등

의 문제는 시일이 지나면서 그 혼란의 폭이 줄어들거나 회복하고 있는 추세를 보임으

로써 이에 대한 평가는 부정적이지만은 않다 .

한편 , 대부분의 동유럽 국가들에서 급진적인 자유화로 인해 겪게되는 여러 가지 혼

란으로 인해, 이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나오기도 하고, 급진파의 정치적 좌절을 보이

기도 하지만, 과거의 사회주의적인 체제로의 완전 회귀를 원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

러므로, 초기 동유럽국가들이 기대했던 완전 자유주의적인 시장체제가 되기보다는 자

신들의 역사와 현재 상황에 맞는 정책을 정착시킬 것으로 보인다. 주택부문에 있어서

도 완전한 경쟁시장체제를 구축하기보다는 국민의 주거생활안정을 꾀하면서 정부의 부

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사료된다 .

3.3. 중국의 주택개혁

19 7 8년 개혁개방이후 중국의 주택개혁은 점진적으로 진행되어 왔으며2 5 ) , 최근에 들

어서는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다 . 19 9 8년 도시인의 평균 거주면적은 9 .3㎡에 달하고

있어 이는 개혁개방이전의 2배에 이르며 , 19 8 1년부터 일부 연도를 제외하고 중국의

주택투자는 GDP의 7∼8 % 정도의 비교적 높은 수준이었으며 , 9 8년에는 12 .7 %에 달

하고 있다.

2 5 ) 예를 들어 194 9∼19 78년간 도시의 연평균 주택 준공면적은 1 ,8 0 0만㎡에 불과하였으나

19 8 0년부터 1억㎡를 돌파하였으며 , 8 6년에는 2억㎡ , 9 3년에 3억㎡ , 9 7년에 4억㎡ , 9 8년

에는 4 .7 5억㎡에 달하고 있다 . 19 78∼19 9 8년의 2 0년간 건설된 도시주택의 준공면적은

총 4 7 .5억㎡로 신중국이 건국된 194 9년부터 50년 동안의 주택준공 면적의 9 0 .6 5 %를 차

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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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개방 이후 중국 주택개혁의 근본적인 특징은 기존의 복지적인 주택제도를 개혁

하여 주택의 상품화를 통하여 도시주민의 주택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소유권

의 자유화, 분배의 화폐화 , 가격의 시장화, 공급의 자유화 및 안정성 및 다양화 추구 ,

관리의 전문화 , 부동산 시장의 현대화 등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들이 완비되었다고는

할 수 없으나 2 0년 가까이 점진적인 방식으로 이를 추구하고 있어 독일 및 동구권국가

들과는 매우 대조적인 현상을 보이고 있다 . 따라서 중국의 주택개혁을 6단계로 나누어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표 3.11> 중국주택정책 개혁의 단계

단 계 방 식 성 과 및 실 패 원 인

1단계

(80 ∼85)

유상분양(80- 8 1)

- 구매력있는 유효수요 부족

- 무상에 가까운 기존주택의 임대료로 신규분양주

택은 경제성이 없음

- 실패

주택보조판매제

(82- 85)

- 실질적인 가격인하에도 불구하고 유효수요 부족

- 지방정부와 각 직장단위의 재정적 격차

- 염가매각 바람을 일으키다 85년 중단

2단계

(86 ∼88
상반기)

임대료 인상

임금 인상

주택구입보조금제

- 제도적으로 틀을 구성한다는 측면이 강하며, 상기 내

용들의 성과가 미흡하여 주택상품화에는 이르지 못함.
- 초보적인 주택상품화 실현

3단계

(88하반

기∼89)

공유주택의 염가

매각(2번째 발생)

- 임대료 및 임금의 동시인상은 재정지출에 의한

통화팽창으로 실시 곤란

- 인플레발생으로 통화환수를 위해 염가 주택매각

- 주택상품화에 역행

4 단계

(90 ∼93)

임대료 인상에 중점

공유주택의 매각

자금회수

주택건설

- 소폭의 임대료 상승으로는 주택산업의 선순환

구축 어려움

- 낮은 임금 및 소득

- 물가상승

공유주택 매각 중점

자금회수

주택건설

- 미분양 적체물량 증대

- 물가상승으로 통화환수 필요

- 염가매각으로 주택상품화 역행(3번째 발생)

5단계

(94 ∼97)

공공적립금제 도입

임대료 인상

공유주택의 매각

- 본격적인 개혁의 시작 및 심화의 단계

6단계

(98 ∼ )

주택분배의 화폐화

전면실시

임대료 인상

공공적립금의 확대

- 시장위주의 주택제도 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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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주택개혁의 가장 큰 문제는 점진적이기도 했지만 사회주의하의 주택개념이 쉽게

변화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도시근로자의 임금이나 소득수준이 지속적으로 증가했음

에도 불구하고 주택부문이 여전히 상품소비부문으로 진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26 ) .

3.3.1 공유주택의 매각 및 임대료 개혁

중국정부가 기존 공유주택의 매각을 주택제도의 핵심개혁과제로 설정한 이유는 바로

공유주택을 유지·관리하는데 드는 막대한 비용을 절감함과 동시에 공유주택의 판매를

통한 주택건설 재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다2 7 ) . 그러나 사업단위들이 백여 만개가

넘고 단위들간의 사정 또한 천차만별인 상황에서 단위들과의 일사분란한 협조를 이끌

어 낸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작업이다2 8 ) .

지금까지 실시된 공유주택의 매각은 지나치게 낮은 가격에서 이루어져 왔다. 이처럼

낮은 가격이 형성된 원인은 주민들이 임금이나 소득이 낮아 주택을 구매할만한 능력이

되지 않으며, 임대료가 낮아 정부가 설정한 매각가격이 경제성이 없다는 점이다 . 그러

나 이러한 문제점들이 이념적으로 또는 사회경제적으로 고착화된 것으로 , 해결되기가

쉽지 않으며, 공유주택의 비율을 낮추어야 하는 것이 중국정부의 목표임에도 불구하고

진행과정에서는 저가분양에 따라 국부의 대규모 유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과 주택

분양에 있어 불공평성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 즉, 기존 입주자에게

는 우선적으로 또한 특혜가격으로 분양을 하고 있는 반면, 비입주자에게는 특혜가격에

의한 공유주택 구입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으로 주택구조를 더욱 왜곡시키고 있

다는 비판이다.

중국은 사회주의 정권을 수립한 이후 도시 공유주택에 대하여 낮은 임대료 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다 . 주택의 낮은 임대료와 사회보장 성격이 강한 주택제도는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의 근본적인 특성임은 재론할 필요가 없으나 시장경제적인 측면에서 주택

은 하나의 상품이다 .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가 원활히 작동하려면 사회보장 차원의 무

상에 가까운 임대료가 최소 원가수준에 이르러야 하는 것이 중국정부의 고민이나 현재

2 6 ) 이는 중국이 정치적으로 공산당의 영도와 사회주의 원칙을 견지하면서 사회주의적 시장경

제체제를 운영했기 때문이다 .

2 7 ) 중국정부가 생각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 판단된다 . 예를 들어 전국 30억㎡의 공유

주택을 ㎡당 30 0元으로 환산할 경우 9 ,0 0 0억元이 되고 이중 1/ 5만 분양해도 1 ,8 0 0억元

의 자금을 회수하여 주택건설자금으로 충당할 수 있게 된다 . 그러나 ㎡당 1元에 임대하는

경우 들어오는 30억元은 주택의 보수관리비도 충당되지 않는 돈으로 중국이 직면하고 있는

주택건설 촉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인 것으로 파악된다 .

2 8 ) 19 94년 현재 전국 국유단위에 근무하는 종업원의 76 .4 %가 공유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
(최수웅 , 19 9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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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도 공유주택의 임대료는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다 . 중국정부도 주택제도 개혁이후

공유주택의 임대료를 여러 차례 인상하여 왔으나 형식적인 소폭인상에 그친 결과 상품

주택의 임대료와는 아직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저임대료로 인한 문제는 기본적으로 관리 및 개·보수를 어렵게 한다는 점이

며, 총 소비지출에서 주택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하여 주택의 오용 및 남용이 이

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 가장 심각한 문제는 임대료와 주택가격의 가치비교가 왜곡됨

으로써 주택구입이 주택임대보다 경제적이지 못하다는 것으로 신규주택의 소비가 원활

치 않다는 것이다. 즉, 낮은 임대료로 인해 일반 수요자들이 주택구입에 소극적이며,

저임대료를 오랜 기간 지속시킴에 따라 주택가격에 원가를 반영시키기가 부담스러운

상황이 될 정도이다. 따라서 주택의 확대재생산이 어렵다는 점이다 . 19 9 8년 현재 전국

공유주택의 임대료는 4∼7 %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3.3.2 주택금융개혁

중국 주택시장의 문제는 주택소요가 주택수요로 전환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기본적

으로 주민들의 소득이 낮은데 기인하며, 제도적으로는 주택소비를 뒷받침할 수 있는 주

택금융업이 충분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 개발붐에 따라 부동산 금융

업의 발전으로 주택에 대한 대출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으나 대부분의 주택이

정부단위와 기업에 의해 분배되고 있어 주택금융업은 아직 초창기에 머물러 있는 수준이

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여 설립된 대표적인 제도가 주택공적금(住宅公積金) 제도이다.

주택공적금은 일종의 강제성을 띤 장기저축이다 . 근로자 개인이 납입하는 적립금은

개인이 저축하는 주택기금이고, 단위가 납입하는 적립금은 단위에서 시행하고 있는 기

존의 주택실물분배를 화폐분배로 전환하기 위한 것으로서 양자 모두 근로자 개인의 소

유로 귀속되어 주택구입 , 주택건축 및 주택수리에만 사용할 수 있다.

이 제도의 목적은 주택상품화를 촉진하고 주택의 대량 건설에 의한 근로자 주택문제

의 해결 및 국가 , 단위, 개인의 3자 결합에 의한 주택건설자금 조달 메카니즘으로 정

착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

주택공적금 제도는 19 9 1년 상해에서 실시되어 현재는 중국전역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그 금액이 1,20 0억 원(元)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이 자금이 주택문제의 해결이라는 원

래의 목적에 맞지 않게 부실 운용되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가장 심각한 것은

자금사용이 규범화되지 않고 상당액의 적립금액이 주택소비부문이 아닌 개발부문에 대출

되어 기본 건설투자로 전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9 0년대 전반에 걸쳐 전국을 휩쓴 부동산

붐으로 주택이 과잉 공급된 결과 상당수의 주택이 팔리지 않아 주택건설회사들이 자금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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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에 대한 융자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바, 개인의

입장에서는 대출기간, 융자규모, 이자율 등 많은 면에서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상황이다.

상해의 경우 9 1년 5월부터 9 6년 5월까지 개인의 주택적립금을 담보로 대출한 금액

은 같은 기간 중에 이루어진 투자액의 3 .5 7 %에 지나지 않는다.

3.3 신규주택공급 :주택의 상품화 및 안거공정(安居工程) 사업의 확대

중국의 주택건설은 국가의 기본건설계획과 건설단위의 연도별 주택건설계획에 의거

추진된다 . 국가는 개인이 주택을 건설하거나 매입 또는 개축하는 것을 장려하고 기업

단위별 근로자주택 건설을 지원한다. 이러한 주택제도 개혁의 추진과 함께 도시지역에

서는 지방정부가 주택을 건설한 후 개인에게 매각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중앙 및 지방의 재정으로 건설되는 주택은 6통원칙 (六統原則 , 주택의 건설계획 , 투

자, 설계, 시공, 분배 , 관리업무)이 적용되며, 기업의 주택투자에 대해서는 정부부문이

적극 지원하여 토지의 수용, 철거, 시공과 재료의 공급 등을 지원한다. 또한 중소건설

업체들이 합작하여 주택을 건설할 수 있도록 자재구입과 시공 등을 지원하기도 한다.

한편 중국의 주택건설방식은 4가지로 自壽自建 , 互助互建 , 民建公助 , 公建民助이다 .

이러한 방식들은 주택건설 후 투자한 개인에게 우선적으로 주택을 특혜가격으로 분양

하고 재산권을 귀속시켜주며 , 자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분할상환과 각종 세금의 면제

및 감세를 통하여 주택의 상품화를 촉진하고 있다 .

그러나 도시지역의 방대한 주택수요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현재 전국적으로 적체되어

있는 상품주택은 9 6년 10월 현재 6 ,8 0 0만㎡로 약 1천억元 정도의 자금이 묶여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 이처럼 막대한 양의 미분양 주택이 존재하는 이유는 주택가격

이 실수요자들의 구매능력과 유리되어 있기 때문이다 .

<표 3.12> 주요 지역별 주택가격 및 소득수준

구분
가구당

평균주택면적(㎡)
주택가격
(元/ ㎡)

주택구매액
(萬元)

가구당년간소득
(萬元)

주택가격/
소득

베이징 64 .0 2,740 17 .5 1.3 13 .42
텐진 62 .6 1,68 1 10 .5 1.07 9 .82

상하이 57 .0 1,92 1 11.0 1.48 7 .42
광동성 88 .0 2,140 18 .9 1.42 13 .27
흑룡강 69 .0 1,540 10 .6 0 .68 15.0 (최고)

영하자치구 54 .8 580 3.2 0 .85 3 .7(최저)
전국평균 74 .8 1,194 8 .9 0.9 9 .8

자료 : 공인일보, 19 9 6 .3 . 19 ; 박인성, 19 9 7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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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문제점에 따라 상품주택의 적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등장한 제도가 안

거공정(安居工程)이다. 이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수익이 목적이 아닌 원가로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이다.

중국정부는 현재 미분양 주택문제를 금융정책을 통해 해결하기보다는 주택공적금과

안거공정에 의해 서민용 주택의 공급을 확대함으로써 소득수준이 낮은 일반근로자의

주택수요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주택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 이러한 안거공정의 경우 토

지의 무상사용이 가능하고 또한 주택건설에 따른 각종 비용의 감면조치를 통하여 일반

상품주택가격의 1/ 3∼1/ 2 정도까지 가격을 낮추어 공급하고 있다 .

중국은 9 7년부터 안거공정 사업을 확대하기로 결정하였으며, 16 7개 시범도시를 선

정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 저소득층으로부터 크게 호응을 얻으면서 전국으로 확대해 나

갈 방침으로 있다.

3.4 중국 주택개혁의 향후 전망

19 7 8년 개혁개방이후 중국의 주택개혁은 점진적으로 진행되어 왔으며, 최근에 들어

서는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다 . 예를 들어 194 9∼19 7 8년간 도시의 연평균 주택 준공

면적은 1 ,8 0 0만㎡에 불과하였으나 19 8 0년부터 1억㎡를 돌파하였으며, 8 6년에는 2억

㎡, 9 3년에 3억㎡, 9 7년에 4억㎡ , 9 8년에는 4 .7 5억㎡에 달하고 있다. 19 7 8∼19 9 8

년의 2 0년간 건설된 도시주택의 준공면적은 총 4 7 .5억㎡로 신 중국이 건국된 194 9년

부터 5 0년 동안의 주택준공 면적의 9 0 .6 5 %를 차지할 정도로 중국의 주택공급은 개혁

개방이후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 19 9 8년 도시인의 평균 거주면적은 9 .3㎡

에 달하고 있어 이는 개혁개방이전의 2배에 이르며, 19 8 1년부터 일부 연도를 제외하

고 중국의 주택투자는 GDP의 7∼8 % 정도의 비교적 높은 수준이었으며, 9 8년에는

12 .7 %에 달하고 있다.

19 9 0년말 현재 중국 도시주택 중 약 7 0 %가량은 공유주택이고 3 0 % 정도는 사유주

택이다. 그러나 사유주택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으며, 도시에 따라서는 상해

5 5 % , 광주 8 0 % , 심천 8 3 %로 매우 높은 지역이 있기도 하다 .

중국 주택제도개혁의 중점은 주택의 상품화, 주택시장의 육성, 주택임대료의 인상이

라는 3가지이며, 궁극적인 목적은 주택공급의 확대로서 중·저소득자에게 건설원가로

분양하여 개인소유의 주택보급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며 , 이를 위한 수단으로는 투자

주체의 다원화, 부동산상품의 다원화, 자금조달방식의 다원화이다 . 이러한 과정을 통하

여 주택의 양적 질적 팽창이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나 19 9 3년 현재 1인당 거주면적이

4㎡이하의 곤란가구가 4 0 0여만 가구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제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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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적, 그리고 시장적으로도 많은 문제점이 표출되고 있다.

제도적인 문제점으로는 첫째, 재산권 보장의 정의와 경계가 불명확하다는 점이다. 대

부분의 지역에서 표준가격에 따라 공유주택을 매도하였으나 주택에 대한 개념의 변화

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주택구입자는 오직 재산권의 일부인 점유 , 사용 , 상속이라는

제한된 범위내의 권리만을 소유하게 되며 , 이를 양도 , 임대, 증여와 같은 권리행사가

불가한 상황이다. 실제로 자자손손 소유권을 상속할 수 있는가 , 자식이 없는 경우 친지

에게 되팔거나 상속할 수 있는가의 문제 등이 제기되고 있다 .

둘째 , 집단구매에 따른 문제이다 . 건설부 통계자료에 의하면 주택시장이 개설된 이후

전체 주택물량의 3/ 4이 소위 단위에 의해 구매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최수웅,

19 9 7 ) . 따라서 직장에 소속되지 않는 자는 주택을 보장받을 수 없는 불이익을 당하고

있으며, 또한 직장단위간에도 능력의 차이에 따라 주택의 질과 조건이 다르다. 또한 단

위는 시장가격으로 구입한 주택을 복리개념의 염가로 직공에게 분양이나 임대를 하고

있어 상품주택가격시장이 기형적으로 발달하고 있는 상황이다 .

그러나 중국이 이러한 제도를 유지하는 것은 주택을 구입할만한 유효수요가 제약되

기 때문이며, 시장기제에 일임하는 경우 중국의 주택산업은 존재하기 어려울 것이므로

주택시장의 육성을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판단된다 .

셋째 , 같은 맥락에서 임대료 개혁의 부진을 꼽을 수 있으며 , 넷째 , 주택금융의 미비

로 주택수요를 촉진시키지 못하고 있다.

다섯째, 각종 인허가 사항의 복잡성 및 다양한 조세이다 . 부동산개발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된 조사에 의하면 개발에 따른 조세는 수십 종에 이르고 일부 성의 경우는 10 0∼

2 0 0종에 이른다고 조사되고 있으며, 이러한 것들이 가격의 상승으로 이전되고 있다.

정책적으로는 첫째, 일부 사람들을 먼저 부유케 한다는 정책에 의해 연해 발전지역

은 주택시장이 발전된 반면 여타 지역은 발전의 정도가 낮아 지역간 불균형이 심화되

고 있다 .

둘째 , 공유주택의 평가가 비합리적이고 비시장적으로 (염가매각) 시장을 왜곡하고 있

으며 , 국가 및 집체의 재산손실이 매우 크다 . 그러나 거시경제적 조절 (통화팽창)을 위

해, 저소득자를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기도 했다 .

셋째 , 기본적으로 저임금제를 실시하고 있어 주택수요를 진작시키지 못하고 있다.

시장적으로는 첫째 , 상품주택의 미분양이 많다는 것이며, 둘째 , 대다수 도시지역의

소득대비 주택가격 (P IR )이 매우 높아 도시주민의 주택사정이 나날이 악화되고 있어

수요부족과 공급과잉의 문제가 병존하고 있다 .

셋째 , 건축원가 (토지출양금 , 건자재 , 주택건설에 따른 부대비용)가 급상승하고 있으

며, 이것이 상품주택의 가격상승을 부추기고 있다 . 넷째 , 재개발 보상비가 지나치게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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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는 사회주의하에서 1주택 다가구의 공동사용이 보편화되어 있었으므로 재개발시

모두에게 보상을 하여야하므로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재개발사업이 기피되고 있다 .

그러나 중국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어 가까운 미래에 주택분배제도의 소

멸 및 주택상품화로의 이전이 이루어 질 것으로 보이고 있어 향후에도 문제점을 점진

적으로 개선해 나가면서 발전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3.4 주택개혁 사례에서 나타난 문제점

체제가 전환된 국가들의 주택정책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특성은 첫째 , 국가개입

의 축소이며, 둘째 , 주택의 사유화 내지는 민영화, 셋째, 민간부문에 의한 주택공급을

들 수 있다. 이를 근간으로 주택시장에서 나타난 공통적인 문제점들을 정리하면 다음

과 같다 .

첫째 , 국가개입의 축소는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할 수 있으나 아직도 국가개입

의 정도는 상당히 높다. 국가개입이란 중앙집권적이고 통제적이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

음을 고려한다면 , 탈집중화, 자유화를 지향하는 체제전환에서는 지양되어야 할 사항이

며, 무엇보다도 정부의 물적 , 인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

둘째 , 신규 주택건설이 아직까지는 부진한 상황이다 . 신규 건설을 위한 정부의 보조

금이 상당히 삭감되거나 폐지되었으며 , 인플레이션으로 침식당한 저축과 실질소득의

감소 ,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인하여 주택에 대한 일반국민들의 구매력은 사라지고 말았

다. 반면 불안정한 전환기에 경제적으로 성공한 상류 계층들은 축적된 부를 바탕으로

폐쇄적인 주택수요를 형성하고 있으며 , 대부분의 신규주택 건설은 최고급주택에 한하

고 있는 실정이다 . 결과적으로 주택소요는 많이 있어도 구매력을 갖춘 주택수요는 거

의 없는 상황이다 . 독일과 중국의 경우, 신규건설에 점차 집중하고 있으나, 이는 구매

력을 갖춘 주택수요가 증가해서가 아니라 국가가 생산자보조와 주거보조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 시장기제 하에서의 신규건설이 보다 더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셋째 , 계층별 주택정책, 특히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가 적은 편이다. 전환기 주택정책

에서 빈부간, 권력계층과 비권력계층간의 불평등성을 야기시킨 것은 주택사유화 정책

인데 , 질적으로 양호한 주택은 이미 체제전환 이전에 노멘클라투라에 의해 점유되고

있었으며 , 한편으로 주택을 배정받는 대기표에 있는 사람들과 이미 주택배정을 받은

사람들과의 갈등이 존재했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사유화정책에 따른 이익의 크기는 노

멘클라투라 > 고소득 자 > 나이든 가구 > 젊은 가구 > 무주택 자의 순 이었다. 따라서

사유화 과정의 불평등을 부인할 수는 없으나 최소화한다는 것이 매우 어려운 작업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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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틀림없다 . 또한 정부는 외국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하여 도심지의 토지용도 변경을

포함한 재정비 과정에서 임대주택이 철거되고 외곽으로 쫓겨나는 등 도시는 혼란 속에

빠져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불평등의 원인이 정당화될 수 있는 근거는 이들 국가에

서 정치적으로 구체제의 유산을 없애기 위한 순간이 매우 긴박했다는 것이며 , 자본주

의적인 주택시장을 창출하기 위한 전제조건을 강화시킨다는 점에서 경제적으로 정당화

될 수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넷째 , 시장을 형성시키려는 각종 지원제도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

는다는 점이다 . 시장활성화를 위해서 민간부문에 의한 신규주택이 공급되어야 하고 , 다

양한 금융제도 및 조세제도를 적용하여 접근가능성이 제고시켜야 하며 , 이에 따라 수

요와 공급이 촉진되어야 한다 . 이에 필요한 국가주택기금을 모든 전환국들이 가지고

있으나 원활한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중국은 연금처럼 강제적으로 징수하고 ,

동구권에서는 저축에 의존하고 있어 양적으로 제한을 받고 있으며 , 사용에 있어서도

여전히 기존 주택재고의 관리 (약 7 5 % ) , 주택보조(약 10 % ) , 모기지 기금, 교부금 , 주

택저축 이율 등 ( 15 % )으로 사용되고 있어 신규건설 쪽으로 자금이 흘러 들어가지 못하

고 있는 상황이다 . 또한 공급증대를 위한 계획과정에서의 장애도 제거되어야 하는바 ,

토지구입 , 토지구획 , 토지개발을 위한 자금부족과 업무절차의 복잡성 등이다.

다섯째, 전환초기 폭발적인 주택가격 상승이 발생했다. 전환초기 가격 자유화로 주택

가격도 일종의 분출현상 (sp u r t )을 경험한 후, 곧 사유화가 진행되면서 가격은 매우 안

정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지역적 격차가 나타나 도시지역의 평균가구소득대비 신규주

택의 가격은 6∼15배로 매우 높은 상황이다 .

여섯째, 주택정책의 우선순위가 낮았다. 체제전환 이후 주택개혁이 개혁의 엔진으로

사용되었는지 아니면 경제개혁에 따른 영향을 완화시키는 충격흡수용으로 사용되었는

지에 대한 것이다 . 기업사유화를 포함한 각종 경제정책을 수행하면서 이에 따른 악영

향을 최소화하는 관점에서 주택정책이 사용되고 있다 . 특히 사유화의 경우는 인플레이

션에 대응한 통화관리 및 국가은행의 부실화를 막고자하는 측면이 강했으며, 임대료

인상은 정치적인 관점에서 실업을 포함한 국민들의 생활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거시

경제적으로 접근되는 경향이 강했다 . 물론 주택정책이 독자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 것

은 아니며 제 경제문제들과 조화를 이루며 실행되어야 하나 주택부문의 논리가 매우

적게 반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

일곱째, 임대료 통제로 기존주택의 질이 열악해지고 있다. 주택문제의 논리보다는 정

치·경제적 이유에 의하여 임대료가 통제되다보니 유지관리비용도 충당되지 못하는 상

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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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통일 후 북한지역 주택부문의 문제점

4.1 북한의 주택현황 및 문제점

해방 후 북한지역에서도 신규주택건설 외에 초가집 개조사업을 시작으로 주거형태가

변화하기 시작하였으며 , 한국전쟁 전 북한지역의 총 주택재고는 약 10 0만호 정도로 알

려지고 있다 . 그러나 한국전쟁 중 약 6 0만호의 주택이 파괴되어 극심한 주택난에 직면

하였으며 , 휴전 직후부터 평양을 비롯한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건설에 주력하였고

농촌주택건설은 19 6 0년대에 들어서면서 본격화되었다 . 그러나 북한의 주택건설은 만

성적인 자재부족, 생산시설의 낙후와 자금부족 등으로 인해 주택건설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으며 , 현재도 같은 상황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

현재 북한의 주택수는 2 6 9∼3 04만호로 알려지고 있으며, 9 0년대 이후 경제난 등으

로 인하여 새로이 건설된 주택실적은 매우 저조할 것으로 판단된다 . 따라서 9 5년 현재

북한의 추정가구수는 4 8 5만이며, 이에 근거한 북한의 주택보급률2 9 )은 5 5∼6 3 % 정도

로 주택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건축기준이나 주거기준과

같은 측면에서 바라보면 북한의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주택보급률은 별 의미를 가지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4.1.1 북한의 주거수준

북한의 경우 사회주의 국가들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특징(국가의 독점적인 건설,

공급 , 분배 , 관리) 이외에도 북한만의 특징이 있는바 , 이는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에 비

해 정도가 심하다는 관점이 될 것이다.

첫째 , 평양 및 대도시의 일부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주거수준이 매우 열악하다는 것

이며 , 동시에 지역별 주거격차가 심각하다는 것이다 . 평양의 경우 총 주택의 8 5 %가

영구주택이며 , 직할시는 2 0∼4 0 % , 일반시와 산업지구는 임시주택이 9 0 %를 차지하

며, 농촌지역은 거의 10 0 %가 전쟁전의 기존 구옥과 임시주택으로 형성되어 있다3 0 ) .

2 9 ) 북한의 주택보급률은 연구자에 따라 5 5 %∼8 3 %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견해를 가지고 있다 .

30 ) 일반적으로 북한의 주택은 영구주택과 임시주택으로 구분된다 . 영구주택은 국가의 투자로

지어진 주택을 의미하며 , 도시의 경우는 아파트 , 농촌의 경우는 연립식 문화주택을 의미한

다 . 임시주택은 전쟁 전의 낡은 주택과 국가의 투자 없이 건설된 임시주택을 의미하며 , 도

시의 경우는 방과 부엌이 각 1칸씩으로 3m×6 m (총 18㎡ , 방 4 m×3m , 부엌 2 m×3m )
를10가구 정도를 연속하여 건설하고 약간의 여유의 땅에 창고 , 화장실 , 수도 등의 공공시

설이 건설된 것으로 일명 하모니카 주택이라 불리고 있으며 , 이외에도 비슷한 유형인 땅집

이 있다 . 귀순자들의 표현을 빌리면 부엌 하나 , 방 하나 있는 집으로 2 0 m 정도로 길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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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북한의 지역별 주거형태

지 역 영 구 주 택 임 시 주 택

평 양 85% 15%

직 할 시 20∼40% 60∼40%

일 반 시 10% 90%

산업지구 10% 90%

농촌지역 - 100%

특정전시지역
남포(와우도) , 원산, 단천, 남청진 등에 외부에서 잘 보이는

지역에 고층아파트 군을 집중 건설

그러나 아파트간에도 현격한 수준차이가 존재하며, 평양시를 비롯한 도소재지급 중

심에 있는 아파트들은 수세식화 되어 있으나 온수난방화는 평양시의 고급간부들이 거

주하는 일부지역에만 한한다 . 대부분 찬물만 나오는데 이것이 최고급 수준이며 , 나머지

는 다 시간 물이며, 변소는 공동변소이다 .

둘째 , 입주자의 사회 계급적 신분에 따라 주택의 규모 , 시설, 형태 등의 격차가 크

다. 그러나 계급과 직위에 따른 주택배정이 북한의 건설기본방향에 '특권층의 부유한

생활과 사채를 보장하며 , 인민들에 대한 통제를 강화할 것'이라고 명시적으로 나와 있

기까지 하여 어떤 사회주의 국가보다도 형평성을 결여하고 있다.

셋째 ,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북한주민들의 주거만족도가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불만족하지도 않다는 것이다 . 즉, 북한의 주거생활이 불편이 많지만 적당하게 살고 있

으며 , 각 가구가 똑 같은 어려움 속에 있는 상황으로 비교의 대상이 없으므로 큰 불만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넷째 , 주택설비의 노후화 및 주거환경이 열악하다는 측면이다. 대다수 주택의 전기 ,

상하수도 , 난방 등 전반적인 주거시설 수준이 전근대적이며, 주거밀도를 비교하면 남한

의 3 0 %에 미칠 정도로 열악한 상황이다 .

문 있고 방 있고 , 복도도 없으며 , 문 열면 방 보이고 문 열면 방 보이는 꼭 하모니카처럼

생긴 집이다 . 반면 땅집은 하모니카 주택의 등을 맞대어 지은 집으로 외관상으로는 큰 집

처럼 보이지만 몇 가구가 사는지 알기 위해서는 굴뚝 수를 세어보면 알 수 있는 집 으로

19세기 초반 유럽의 백투백 (b a ck t o b a ck ) 주택과 유사한 형태를 지니고 있다 . 농촌의

경우는 전쟁 전의 기존 구옥으로 흙벽돌 집에 시멘트 기와로 약간 개량하고 헛간 등은 초

가로 되어 있는 주택을 의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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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북한 주민의 계층별 주거생활의 질 비교

항목

출 처 문 헌 계 층

비 고연 구 자

(연 도)
문헌

연구

면접

조사

설문

조사
일반노동자 당 간부

주택

보급

률

강정구·정대화(92) ● 57% 68%
80년 기준

전체70%미만

서우석(99) ● 50% 100% 전체55-63%

이은영 외(99) ● 동거살이 50%

현소환(95) , 서동익(95) ●
입사증 배정주택 60%

동거살이 경험 22%

주택

유형

서성우(84) ,김학준외(86)

신만우(92) , 손봉숙(93)

주강현(94) , 현소환(95)

서동익(95) , 서우석(99)

●

구옥

농촌문화주택

집단공영주택

일반아파트

신형아파트

중급단독주택

신형고층아파트

독립고급주택

김대년(98) ● ● 같은 유형을 북한식 명칭으로 분류

주거

규모

김학준 외(86) ● 가구당 22 .3㎡(6 .8평) 82년 기준

국토통일연수원(90) ● 8평 15- 16평 84년 기준

손봉숙 외(92) ● ● 도시형 아파트 7-25평

선한승(94) ● 22.3㎡(6 .8평) 66㎡(22평) 90년 기준

주강현(94) ● ● 7- 15평 20- 30평, 45평

서동익(95) ● 18-25평

김대년(98) ●
10평이하 11%, 11-20평 37%

21- 30 25%, 31평이상 28%

서우석(99) ●
18㎡(5.5평, 하모니카) ,
1인당 1.8-2 .3평

주거

공간

구성

서성우(84) , 현소환(95)

김대년(98) ,
● ●

방1개, 부엌

공동변소 이용

주강현(94) , 서동익(95)

서우석(99) ●
●

방 1개, 부엌

공동변소 이용

방1-3개부엌, 창고,
화장실, 세면장, 창고,
베란다

손봉숙(95) ●
방2개, 부엌, 변소,
창고

부산대출판부(96) ● 방1.1개 방3개 85년 기준

김대년(98) ● ● 방 1개 14%, 2개 51%, 3개이상 35%

자료 : 김대년, 건축학회지 , 16권5호, 2 0 0 0 .5 . p .74 . 수정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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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북한의 주택계획 및 생산, 분배, 관리

북한의 주택계획 및 생산은 스탈린 치하의 소련과 유사한 형태인 집중적 중앙계획형

(cen t r a l p la n n in g )으로 주택건설자금 , 건자재 토지이용 등 모든 것을 중앙에서 통제

하고 있다. 단, 지방의 경우 경제자립원칙에 따라 지방자재와 노동력을 활용하여 건설

케 함으로써 지방도시와 농촌주택의 질적 수준은 평양 및 대도시에 비하여 격차가 크

며,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주택배정은 계층과 직위에 따라 규격화된 각급 주택을 임대형식으로 배정함으로써

자본주의적 요소를 배제하고 있으며, 주택배정은 해당구역 당 위원회와 시 행정위원회

의 도시경영사업소 (과)에서 담당하며 (입사증을 발급 받아 동사무소와 분주소에 등록을

한 뒤 입주) , 주택배정의 우선순위는 유가족세대, 후방가족, 당원 및 간부가족, 일반노

동자 농민, 월남자 가족 , 불순계층의 순으로 이루어진다 .

새로이 건설된 주택은 간부들에게 우선적으로 배정되어 급수별 순서에 따른 계급적 ,

또는 사회주의적 filt er in g- d own 현상 (북한에서는 뒷구루라고 함)이 발생한다 . 따라

서 간부급 이상의 주택보급률은 10 0 %에 가까우나 계급이나 계층이 낮을수록 1주택 2

가구의 곁방살이가 보편화되고 있으며, 주택보급률은 하락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로 주

택배정과 관련한 온갖 뇌물과 부정이 만연하고 있으며 , 북한주민들도 주택배정을 철저

한 힘 겨루기로 인식한다 .

주택관리는 행정부에서 직접 관장하고 있다 . 도시경영부 산하의 각급 행정위원회 도

시경영처 (과)에서 하며, 도시경영사업소 내에 주택관리원들이 배치되어 있으나 중앙당

과 안전부원들의 주택은 중앙당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다.

주택관리 서비스 수준은 매우 저급하며 , 일년에 2번 (4월 15일, 10월10일)외벽 페

인트와 파손된 유리를 보수하는 수준이나 이것도 1호 도로에 접한 지역에 한정할 뿐

그 외 지역은 관리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주택의 임대료는 아래의 표와 같으며, 북한주민의 월 급여를 10 0원 정도로 볼 때,

비싸다고 할 수 있으나 암시장의 국수 한 그릇 가격이 10원 가량인 점을 고려3 1)하면

주거비는 싼 편이다 . 즉, 북한의 경우 아직까지 적산전력계3 2 )가 설치되지 않아 전기나

물의 사용량에 관계없이 일정액을 부담하기 때문에 북한주민들의 주거비에 대한 부담

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

3 1) 사회주의 국가에서의 월 급여는 생활보조비 형식으로 자본주의와는 다른 개념으로 비교가

불가하다 .

32 ) 평양의 경우 5 %의 주택에 적산전력계가 설치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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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북한의 주택임대료

임대료(월) 주택의 유형

2 ∼ 3원 방 1칸, 부엌 1칸, 약 6평정도의 단층주택

5 ∼ 10원 방 1칸, 부엌 1칸의 약 8- 12평 아파트

하절기 7원, 동절기 20원 방 2칸, 부엌 1칸의 약 15평 아파트

하절기 10원, 동절기 25원 평양의 폐열이용 중앙난방식 아파트

자료 : 19 9 6년 김영성과의 인터뷰를 통해 수집한 자료임 .

4.1.3 북한의 주택정책에 대한 평가

현재 북한은 절대적인 주택부족과 열악한 주거환경을 가지고 있으며 , 19 8 0년대 말

소련의 붕괴 및 사회주의 국가들의 체제붕괴 이후 COME CON (동구경제연합체)의 와

해에 따른 심각한 경제난으로 주택부문에 대한 투자여력을 가지고 있지 못한 상황으로

사회주의적 주택정책은 퇴색되어 가고 있으며, 현재는 교조주의(敎條主義)적 주택정책

이 시행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북한의 주택정책 기조는 주택의 획일화 , 집합주택 위주의 건설 , 건설의 공업화, 건설

의 사상무장화라고 할 수 있다.

주택의 획일화란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집단화·밀집화하기 위하여 설계의 표준화와

규격화를 추진하고 도시에서는 고층아파트, 농촌에서는 연립주택 (2층 , 2∼3세대용)을

건설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주택의 설계와 건설은 중앙에서 통제하며, 설계단계에서

부터 사회주의적 이념과 경제성 제고를 목표로 한다.

집합주택 위주의 건설이란, 사회주의 이념을 구현하는 공동생활의 장을 구성하기 위

하여 집합주택 위주로 건설하고, 시설의 공동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계층적인 서비스

체계를 구성하는 것으로 소련으로부터 연원된 것이다 .

건설의 공업화란, 조속한 주택의 대량건설 필요성과 경제성 제고를 목표로 설계의

표준화와 규격화 , 건자재 생산의 공업화 , 건설의 기계화와 같은 실천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

건설의 사상무장화란 , 건설현장에서 속도건설운동 , 돌격대 조직 등과 같이 경제적 동

기의 부여보다 사상무장을 통한 노력동원으로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며 , 또한

주체사상의 영향으로 지방경제 자립원칙이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지적한 것처럼 북한의 주택정책은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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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되고 있다 .

이념적인 차원에서 사회주의 주택정책이란 사회주의 이념을 구현하는 공간 내지 삶

의 방식의 재구축 (t h e r econ st r u ct ion of t h e w a y of life ) 또는 사회적 응축기제

(凝縮器制)로서의 주택이라고 할 수 있다 . 북한의 경우도 7 0년대 중반까지는 이러한

이념적 노선에 충실했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7 0년대 중반이후 평양을 중심으로 웅장

함, 화려함, 주택면적의 증대 , 설계의 비반복성을 강조한 나머지 원형, 예각, 둔각 형

태의 주택이 건설되는 등 사회주의적 이념에서 일탈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 따라서

오늘날 북한의 주택이념은 사회주의적이라기보다는 교조주의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소유권 측면에서의 변화는 매우 미미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북한은 살림집을 개

인소유의 재화로 인정하고 있으나 실제적으로는 대부분이 국가소유로 되어 있으며 , 특

수한 경우에 개인주택소유를 인정하고 있으나 극소수에 불과한 실정이다 . 최근 지방의

경우 불법적인 자조주택의 건설이나 불법적인 주택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

인되고 있으나 주택부문 소유권의 변화를 초래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

사회주의 국가들의 경우 19 7 0년대 이후 국가가 주택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에 부딪

히면서 개인주택의 건설을 허용하거나 조합소유주택 , 소유자점유주택, 기업소유주택 등

다양한 소유권의 유형이 등장하나 북한의 경우는 국가가 주택문제를 해결하지 못함에

도 불구하고 다양한 소유권의 유형이 등장하고 있지 못하다.

주택의 분배 및 관리 차원에서는 사회주의적 형평성을 크게 결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 주택 분배과정의 절차는 대다수 사회주의 국가들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으

나 계급적 차원과 연계된 주택분배가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보다 심하기도 하지만 이를

드러내놓고 시행한 나라는 북한 이외에는 없을 정도이다. 대개의 사회주의 국가들이

균질적이고 동일한 주택을 공급한 반면 북한의 주택은 시기별로, 계급별로 너무나도

큰 편차를 가지고 있어 사회주의적 형평성을 결여하고 있는 상이다.

따라서 북한은 통일 후 거주자 우선의 주택사유화를 실시하기 곤란한 상황이 될 것

으로 전망되며 , 주택관리 또한 지역별 , 계급별로 차별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관리수

준 또한 열악하기 이를 데 없다 .

<표 4.4> 북한주택 정책의 변화 내지 양상

구분 초기 정책 정책의 변화 내지 양상

주택
정책
기조

건설의 획일화 70년대 중반이후 평양을 중심으로 획일화에서 다양화로 변화

집합주택 위주
유지되고 있으나 최근 고위관리들을 중심으로 호화로운

단독주택을 건설하는 것이 일상적인 일로 치부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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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초기 정책 정책의 변화 내지 양상

주택
정책
기조

건설의 공업화 주택평면이 다양화하면서 건설의 공업화가 와해되고 있음.

사상무장화
전문적인 건설기능인력의 부족 및 기술수준 저하, 노동의

동기가 모호하여 생산성을 올리기 어려운 상황임

주요

정책

주택 소유권
기본적으로 변화가 없음. 그러나 최근 불법건축, 불법거래

가 발생하고 있으나 변화의 바람을 타기에는 역부족

주택 분배
사회주의적 형평성을 결여하며, 분배와 관련된 온갖 부정과

비리가 발생

주택 관리
사회주의적 형평성을 결여하며, 수준도 낮고, 주민스스로

개·보수를 하고자 해도 건자재가 없는 상황임.

시기별로 북한의 주택정책을 평가해 보면 4기로 구분할 수 있다.

제 1기는 194 5∼19 5 6년 사이로 북한정권 수립 후 한국전쟁 이전까지의 기간이다 .

당시 대부분의 사회주의 국가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북한 역시 민간주택을 국유화하고,

재분배하는 과정을 통해 국가의 주택부문을 통제 강화하는 단계이다 . 그러나 전쟁으로

북한 주택부문의 대부분이 파괴되면서 주택부문의 기반을 상실한 시기이기도 하다 .

제 2기는 19 5 7∼19 7 6년 사이이다. 전후 복구기를 거쳐 비교적 빠른 경제성장과 미

래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을 바탕으로 주민들의 주택소요를 만족시키고자 노력한 시기

로서 중앙집권적 주택정책의 시기로 국가건설 주택의 공급이 최절정기에 달한 시기라

고 펼가할 수 있다.

제 3기는 19 7 7∼19 8 9년으로 기본적인 사회주의적 주택정책 이념이 퇴색되고,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면서 국가의 신규주택 공급이 감소하는 시점으로 하강국면에 접어드는

시기이다 .

제 4기는 19 9 0부터 최근까지로서 지속적인 마이너스 경제성장에 따른 경제난으로

인하여 신규주택 공급여력은 거의 없으며 , 자조주택의 건설, 불법적인 주택거래 등 사

회주의 주택정책에서 일탈되는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시점으로 평양을 제외한 지

역의 주택통제가 이완되는 시기이다.

북한은 최근 북한은 헌법개정을 통하여 주거와 이동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조항을 신

규 삽입하였으며 , 이는 북한의 헌법이 사후추인적인 성격을 가지는 특성상 이미 주거

와 인구이동에 대한 통제가 이완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전반적으로 살펴볼 때, 북한의 주택정책은 대다수 사회주의 국가들이 그러했던 것처

럼 사회적 이념과 이론으로부터 상당부문 벗어나 있다 . 그러나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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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 일탈의 방향이 사회주의 주택정책을 포기해 나가는 과정인 반면 북한의 경우

는 오히려 교조적으로 흘러가고 있어 이러한 편차는 북한만의 역사적 및 문화적 특수

성과 특히 , 주체사상이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되며 , 북한은 사회주의적 주택정

책을 고수한다기보다는 독재주의적 주민통제가 주민들의 주거욕구를 억누르고 있는 상

황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

<그림 4.1> 북한의 주택정책 및 상황

사회주의 주택시스템

소련으로부터의 답습
주체사상의 성립

북한주택정책의 기조형성

주택의 획일화

집합주택 위주의 건설

건설의 공업화

건설의 사상무장화

완벽한 국가독점화 및

강압적인 국가통제

지역별

주거격차

심화

비형평적

주거배정

주택부족에 따른

높은 주거밀도

열악한

주거시설

저급한

주택건설

방식

사회주의 붕괴 및 체제전환

북한의 경제난

사회주의 주택정책에서의 일탈화 현상

주택이념의 변화, 교조주의적으로 변화

국가소유 주택의 거주권 거래 발생

지방에서의 자조주택 건설

주택배정 과정의 부정부패화

자료 : 서우석( 19 9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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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통일 후 북한지역 주택부문 전망

4.2.1 통일 후의 사회·경제적 상황

기본적으로 북한에는 시장이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한다고 해도 매우 초보적인 수준

에 머물러 있거나 제한적일 것이므로 통일 후 자본주의적인 시장경제제도가 도입·시

행되면서 시장은 등장하게 될 것이다 . 시장을 형성하기 위한 제도로는 가격자유화, 금

융개혁, 화폐교환 , 기업사유화 , 소유권 개혁, 사회보장제도 , 조세제도 등이 속속 도입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의 도입이 순조롭게 진행된다기보다는 이에 따른 문

제점들이 등장하게 될 것이며 , 새로이 형성되는 주택시장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

따라서 경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으로는 실업의 증대, 급격하고 높은 인플

레이션의 발생, 소비자물가의 상승 , 이자율의 상승, 국제신용등급의 하락 , 경제성장의

둔화 내지 일시적인 마이너스 경제성장 , 재정적자의 확대 , 외채의 증가 등이 예상된다 .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기본적인 원인은 북한지역에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겨룰만한

산업이나 업종이 부재하다는 것으로 북한지역 경제를 재건하기 위한 제도의 도입이 거

의 청산절차에 가깝거나 아니면 새롭게 시작되거나 투자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

<표 4.5> 통일 후 북한지역 예상 실업 규모

추정자 추 정 방 법 예상실업규모 예상실업률

김수곤

(1992)
북한경제활동 참가율이 남한수준으로 저하 약 180 만명 -

선한승

(1993)
통독이후 구 동독지역의 실업률 적용 약 624 만명 약 40%

박 진

(1993)
통독이후 구 동독지역의 실업률 및 사회주

의 국가의 불필요 노동력 비율 적용
- 약 30%

조동호

(1994)
북한의 불필요 노동력 규모 추정 약 570 만명 약 59%

특히 북한주민들은 시장경제에 대한 적응력이 없으며, 또한 가구경제(h ou s in g a n d

h ou s eh old econ om y or h om e econ om y )에 대한 인식이 미약하므로 소득이 생기면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나 저축보다는 대부분 소비 (가전제품 등의 소비용품)로 직접 연

결되는 경향이 나타나게 될 것이며 , 더욱이 남한 제품을 선호하게 되면서 북한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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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은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될 것이다.

사회적으로는 가구분화가 촉진되어 가구수가 증대할 것이며, 실업으로 인한 물질적

생활기반과 자아실현의 토대를 상실하면서 자기비하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 남한 사

람들의 보이지 않는 우월감과 북한주민들의 열등감에서 오는 위화감이 사회적 통합의

장애요인으로 자리잡을 것이다. 또한 북한주민들은 개방적인 사회경제체제와 다원적인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례들이 등장하게 될 것이다 . 이외에도 북한지역에 대한 과

거청산의 문제 , 교육통합 , 행정 , 사법 , 군사통합 , 자연환경 보존문제 등에서도 많은 문

제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33 ) .

이러한 경제체제의 전환과 함께 주택부문에서도 자본주의적인 주택시장을 형성하기

위한 제도들이 도입될 것이다. 앞서 분석한 것처럼 주택사유화를 통한 소유권 개혁, 임

대료 개혁 , 기존주택의 개·보수 , 국가주택기금의 마련 , 접근가능성(h ou s in g

a ffor d a b ilit y )을 제고시키기 위한 소비자 주택금융 및 조세제도, 신규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기 위한 각종 프로그램, 부동산 거래시장의 형성 등이 이에 해당한다 . 그러나 주

택개혁 역시 경제체제의 전환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한 것처럼 주택부문에서도 상당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주택문제란 기본적으로 도시내부의 문제인 것처

럼 공간적으로는 도시지역에서의 문제가 더욱 크게 발생할 것이다 .

통일 후 일정기간 동안 인구이동을 통제하는 정책이 시행되겠지만 물리적으로 막는

다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으로 점진적으로 완화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며 , 평양을 비

롯한 대도시 및 산업투자가 예상되는 지역에는 유입인구가 늘어나게 되면서 바로 주택

문제와 직결될 것이다.

또한 대규모의 인구가 남한지역으로 이동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남한지역으

로의 이동은 수도권 외곽이 중심이 될 것이며 , 이에 따라 주택가격 및 임대료가 폭등

할 것이며 , 도시기반시설의 용량을 초과하는 유입으로 도시는 슬럼화 되어 갈 것이다 .

그리고 북한 주민들만의 무허가 집단 난민촌이 발생하면서 인접한 남한 주민들과의 갈

등도 벌어지게 될 것이다 .

그러나 이동하는 북한주민들을 위하여 주택을 공급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 그들에게

주택을 공급한다는 것은 인구이동을 부추기는 정책이 될 것이며 , 인구이동의 최소화를

이루어야 하는 정부의 정책과는 정면으로 배치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들이 주택을

구입할 만한 여력도 가지고 있지 못할 것으로 국가재정 이외에는 주택을 공급할 동기

가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이다 .

3 3 ) 서우석 (19 9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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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6> 통일 후 인구이동 규모추정

연구자 추정방법 추정결과 이동기간

류우익(1993) 실업률 200 만 -

김상균(1995) 북한의 계층분류 500 만
초·중·종기로

구분

구성열(1997)
임금격차

노동인력 부족률
140 만

남북한의 임금

격차 해소시까지

김홍배(1997)
임금격차

지역간 성장률
588 ∼62 1만

20 11∼2020
(10년간)

김원배(1997) 인구이동률 150 만 이상 97년부터 5 년간

박 진(1996) 인구이동률 200 만 이상

북한의 인구이동

률이 8%에 이를

때까지

유영휘(1993)
실업률

독일의 사회경제

적 조건

370 ∼550만
1990 ∼2000
(10년간)

서우석(1995) 인구이동률
남한으로의 이동 : 399 만

북한지역내 이동 : 4 12 만

1995 ∼20 10
(15년간)

4.2.2 통일 후 북한지역 주택부문에서 발생할 문제

이러한 사회·경제적 혼란상황 속에서 주택문제를 풀어 나가야 하는 것으로 주택정

책 환경은 최악의 상황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 따라서 이와 같은 상황 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전망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 정부가 아무리 행정적인 규제를 가한다고 해도 주택가격이나 임대료는 상승하

게 될 것이며 , 도시의 주거환경은 매우 열악해져 갈 것이다. 더욱이 사유화된 주택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매매를 금지하거나 , 저렴하게 사유화를 해준 대가로 일정기간

임대를 금지한다는 의무조항을 삽입한다고 해도 불법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래나 음성적

으로 상승하는 임대료를 막을 방법은 없다. 기본적으로 북한은 주택량이 부족하고 사

유화를 통해 주택을 시장에 저렴하게 공급한다고 해도 주택가격이 하락하는 현상이 발

생하지는 않을 것이다34 ) .

34 ) 동구권의 경우 전환초기 주택가격이 상승하였으나 공공소유주택에 대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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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주택의 절대량이 부족한 북한의 상황에서 가구당 주택규모, 1인당 주택규모,

방 당 거주인수와 같은 주거과밀의 지표가 악화될 것이고 , 앞서 지적한 것처럼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P IR )이나 월 소득대비 임대료 (R IR )는 접근가능하지 않게 될 것이며,

주거의 사회적 안정성이 떨어지면서 주거이동의 빈도가 증가하고, 무허가 판자촌이 난

립하게 되고, 경제적으로 계층이 나뉘면서 저소득층의 주거문제가 사회화되는 등 도시

지역에서는 최악의 주택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전망된다.

둘째 , 이러한 상황에서 신규주택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을 것이다 . 즉 , 체제

가 전환된 모든 국가에서 발생하는 것처럼 북한지역도 소요는 있으되 구매력이 있는

수요가 없어 민간부문에 의해 채산성을 맞출 수 있는 주택공급은 불가능한 상황이 될

것이다. 북한주민의 8 0∼9 0 %는 주택시장에 접근할 수 없는 시장소외계층으로 전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

셋째 , 남한 투기자본의 유입문제이다. 북한지역에 주택시장을 형성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자본이 투입되어야 하나 정부가 재정을 통하여 형성시키기에는 한계가 존재하게

될 것이며 , 따라서 북한지역의 주택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남한 투기자본의 유

입이 불가피한 상황이 될 것이며 , 독일의 경우에서도 나타난 현상이다 . 일례로 정부가

통제를 한다고 하여도 친인척들에 대한 송금을 막을 수는 없으며 , 이러한 자금이 주택

사유화에 악용되는 사례가 나타날 것이며 , 이러한 예는 동구권에서 발생한 바 있다. 따

라서 이러한 자금의 조절이 쉽지 않을 것이며 , 남북주민간의 정서적인 문제로까지 비

화할 수 있는 사항이다.

넷째, 토지 원소유권의 문제로서 무보상-무반환의 원칙이 성립되지 않는 한 반환 또는

보상에 따른 투자장애 및 북한주민의 주거권을 위협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

다섯째, 주택정책의 우선순위가 매우 낮게 책정될 것이다. 체제전환이란 기본적으로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는 작업이며 , 주택부문보다도 시급히 해결해야할 과제가 산적한

것으로 모든 사례에서 보듯 주택부문의 우선순위가 높게 책정된 경우를 보기 어려우며 ,

우리도 예외가 아닐 것이다.

또한 통일 후 북한지역에서 우려할 점은 주택문제가 사람들의 생활과 밀접한 만큼

이에 대한 불만이 대두되기 전에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이 수행되는 것이 아니라 주택

문제가 불거진 후 정책이 수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

주택사유화를 실시하자 아직도 높은 수준이지만 주택가격이 상당부문 하락하는 현상이 발

생하였다 . 즉 , 사유화를 통하여 물가하락 및 통화를 환수하고자 하는 정책의도가 달성되었

다고도 할 수 있다 . 이는 기본적으로 주택스톡이 충분했기 때문이다 . 그러나 북한의 경우

주택스톡이 부족하여 이러한 효과를 얻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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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7> 주요 정책의 시행에 따른 예상 문제점

구 분 제기될 문제의 특성

주택사유화

1.주거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주택의 문제

2 .무주택자(구체제에서 주택을 배정받지 못한자)에 대한 보상문제

3 .구체제의 기득권의 처리문제

4 .주택사유화가 부진한 경우 남한자본의 활용이 가져올 수 있는

남북간 주민의 정서적 갈등 문제

5 .주택사유화가 본래의 목적보다는 거시경제정책의 한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는 문제

6 .양적으로 어느 정도의 주택을 사유화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의 문제

7 .무리한 정치적 개입의 가능성 문제

8 .자본주의적 소유권에 대한 인식 미흡

9 .주택사유화 가격의 선정문제

임대료 개혁

1.북한주민의 경제적 능력에 관한 문제

2 .정부의 재정능력 취약

3 .임차인의 권리제한 문제

4 .도시지역의 임대료 규제시 가능할 것인가의 문제

5 .개·보수와 관련된 임대료 인상이 가능할 것인가의 문제

6 .무리한 정치적 개입의 문제

7 .임대료 인상의 범위

주택 개·보수

1.임대료 인상이 수반될 것인가의 문제

2 .물가상승 및 건자재 난이 발생

3 .재정취약에 따른 국가지원 미약

4 .국가관리에 대한 의식변환의 문제

5 .개보수 대상 주택의 선정과 미선정 주택의 보상

여섯째, 주택문제가 주택문제의 논리가 아닌 정치적이거나 거시경제적인 논리에 의

해 이끌려갈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물가상승에 대한 통화환수를 위해 주택

사유화가 이용된다거나, 북한지역에서 치르게 될 각종 선거에서 득표를 위한 선심성

정책이 난무하거나 정치적 부담완화 또는 권력유지를 위해 각종 주택관련 정책 (임대료

개혁 , 주택사유화, 개·보수, 각종 세제, 주택금융 등)들이 왜곡되거나 , 체제전환에 따

른 혼란 속에서 조속한 시장경제체제 성립을 위해 주거권이 침해되는 것도 정당화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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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상황논리에 지배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경우 장기적 관점에서 주

택문제를 해결하는데 투입되는 비용은 더 늘어나게 될 것이다 .

5. 체제전환사례들의 북한지역 적용가능성에 대한 비판

적 고찰 및 시사점

5.1 비판적 고찰

앞서 살펴본 사례들과 북한의 주택 및 주거현황을 토대로 이러한 사회적 실험들이

북한지역에도 적용 가능한 것들인가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 우선적으로 체제전환의 거

시적인 지표를 검토하고 주택상황을 살펴 보고자 한다 . 거시적인 상황을 살피는 것은

앞서 지적한 것처럼 주택정책 역시 정치·경제적 통합과정의 하위부문으로서 기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

체제전환의 정치·경제적 상황의 상이성을 살펴 보면 남한의 정치세력이 변화의 주

체가 될 것이라는 믿음 하에서는 독일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 동구의 경우는 정치

적 신흥세력이 등장하였으며 , 중국의 경우는 기존 세력 내 개혁파가 주도를 하였기 때

문이다.

따라서 정치제도는 민주주의로 이행되겠지만 정치적 환경에서는 많은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 독일이나 우리의 경우는 양 지역간의 경제적 격차가 크게 존재하며 , 기존 정

치세력이 선거에서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북한지역 주민들에 대한 상징주의적이든 실

질적이든 성장에 대한 믿음이나 복지에 대한 혜택이 돌아 가야하는 정치적 부담을 안

게된다. 동구권이나 중국도 마찬가지이나 그들은 똑같은 처지에 있는 상황으로 독일이

나 우리의 경우보다는 정치적 부담감을 덜 안을 수 있다 .

통일시점에서 남북한의 경제적 격차가 얼마가 될지는 알 수는 없으나 현재시점을 기

준으로 한다면 남북한 모두의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다 . 그러나 독일의 경우는 막강한

경제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동독의 경우도 사회주의 권에서는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상태였다 . 동구권의 경우는 다양하지만 폴란드 , 헝가리 , 체코슬로바키아 등은 상당한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이며 , 중국의 경우는 개혁당시 경제상황이 좋지 않았지만

혼자만의 문제였으므로 우리와는 전혀 다른 상황에 있다고 할 수 있다3 5 ) .

3 5 ) 서독은 통합이전 세계 3위의 경제력을 보유한 국가이며 , 19 8 9년 남한의 GN P규모는 서독

의 1/ 6 수준이며 , 1인당 GN P는 1/ 4수준이다 . 또한 통합이전 동독의 경제상황은 사회주

의 국가 중에서 모범이랄 수 있는 높은 수준인 반면 북한의 경제력은 동독에 비하여 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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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정치·경제적 환경 하에서 독일 및 동구권은 급진적인 체제개혁을 하였지만 중

국은 점진적인 방식을 취하였다. 우리의 경우 어떠한 방식을 채택할지는 알 수 없으나

점진적인 방식보다는 급진적인 방식이 채택될 것으로 보여진다 . 점진적인 방식이 채택

될 수 없는 이유는 지역간 경제적 분리가능성이 존재하여야 하는데 우리의 경우 이를

만족시키기가 불가능할 것이며, 가능하다해도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 통일

의 의미를 상당부분 상실하게 될 것이다 . 그러나 급진적인 방식이란 충분한 경제적 흡

수능력이 있을 때만이 가능한 것으로 우리의 경우 어떠한 방식이 우리에게 적합하다고

단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주택의 상황을 살펴보아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 주택의 양적

현황에서 북한은 절대적으로 주택이 부족한 상황이나 독일은 통일전 10 6 %의 주택보

급률을 기록하고 있었으며, 동구권의 경우도 통계적으로는 10 0 %를 상회3 6 )하고 있었

으며 , 질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차이가 크다 . 독일의 경우 동독지역 주택정책의 큰 특징

중의 하나가 신규주택 건설보다는 기존 주택의 개·보수에 우선을 두었을 만큼 사용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릴 만큼 주거수준이 유지되고 있었다 .

그러나 북한의 경우도 주택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기존주택을 활용하여야

하겠지만 주택의 질이 매우 열악하여 통일 후 남북간 주거격차가 알려지게 되는 경우

상대적 박탈감을 가져다 줄 우려가 있는 문제이다 .

또한 체제전환과 함께 도입될 주택정책의 환경도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 . 기본적으

로 동독 및 구 동구권 국가들은 19 8 9년 체제가 변화하기 이전인 19 7 0년대부터 서서

히 개혁을 시작해 오고 있었다. 실례로 주택의 소유권만 보아도 체제전환 당시 개인소

유 비율이 2 7∼8 0 %에 이르고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동독(<표 3 . 1> 참조)이나 중국

한 상태이다 . 인구규모 면에서 19 9 1년말 현재 독일전체의 인구가 7 ,9 10만명 (구서독인 :
6 ,2 70만명 (79 .3 % ) , 구동독인 : 1 ,64 0만명 (2 0 .7 %) )으로 동독 1인당 서독 4인이 통일비

용을 부담해야 하는 반면 , 통일 한국의 경우는 북한주민 1인당 남한주민 2인이 통일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으로 일반적인 산술식으로 서독과 남한의 1인당 GNP의 차이에 동독과

북한의 1인당 GN P 차이 그리고 여기에 남북한 인구의 차이를 곱하면 남북한 통일에 따른

고통은 서독에 비해 8 0배나 열악한 상황에 이르게 될 것이다 . 19 8 9년도 독일과 한국의 경

제지표 (공성진 , 19 94 : 4 6 )는 아래 표과 같다 .

구 분 서독(A) 남한(B) A : B 동독(C) 북한(D) C : D

GNP(억$) 11,973 2,102 6 : 1 1,595 2 11 8 : 1

1인당 GNP(억$) 19 ,243 4,968 4 : 1 9,667 987 10 : 1

무역총액(억$) 5,7 18 1,182 5 : 1 438 48 9 : 1

36 ) 동구권에서 주택을 어떻게 정의하는가에 의문을 가질 수 있으며 , 또한 북한을 포함한 사회

주의 국가들의 통계가 기본적으로 과장되어 발표되는 경향이 있어 정확한 자료라고는 보기

어렵다 . 이는 최근에 발표되는 동구권 문헌에 의하면 주택부족이 자주 언급되고 있기 때문

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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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마찬가지이다 . 중국의 경우 농촌지역 주택의 대다수가 개인소유였으며, 도시주택의

경우도 19 7 9년 당시 19 .9 %가 개인소유였다37 ) . 그러나 북한의 경우 개인소유가 존재

하지 않고 있어 소유권 개혁에 있어서의 혼란은 사례국가들과 비교자체가 불가능할 것

이다 .

<표 5.1> 전환초기 동구권국가들의 주택소유권의 분포 ( 단위 : % )

구 분
헝가리

(1990)
폴란드

(1990)
체코슬로바키아

(1988)
러시아

(1990)
불가리아

(1990)
슬로베니아

(199 1)

임 대
국 가

민 간

20
-

3 1
4

45
-

67
-

9
3

33
-

조 합
소유자

임대자

-
-

11
14

26
-

4
-

-
-

-
-

개 인 소 유 80 4 1 26 26 87 67주 )

기 타 - - 3 3 1 -

자료 : P a l B a r oss a n d R a ym on d St r u yk , H ou s in g t r a n s it ion in E a s t er n

E u r op e : P r ogr es s a n d P r ob lem s , 「Cit ies」 , 19 9 3 .8 , p . 18 0 .

주) 민간임대부문 포함 .

대개의 주택사유화가 현 점유자 위주로 실시되는데 북한의 경우는 현 점유자 위주의

주택사유화를 실시할 수 없을 정도의 지나친 계급별 주거격차로 북한주민들간의 정서

적 갈등이 예견될 정도로 형평성을 결여하고 있는 상황이다.

신규주택의 공급 , 임대료 개혁, 주택보조 및 주택금융 개혁정책 등의 성패는 정부의

재정능력에 의존하여야 할 것이나 상당한 어려움에 처할 것으로 보여진다 .

5.2 연구의 시사점

우리는 흔히들 독일의 모델을 공부하려고 애쓴다 . 기본적으로 독일의 모델은 남북한

이 분열되어 있듯 동서독이 분열되어 있는 분단의 정치적 구조가 유사하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이지만 서독과 남한 그리고 동독과 북한의 경제적 능력 면에서는 비교가 되

지 않을 정도로 격차가 존재하여 우리의 상황과는 전혀 다른 모델이다 . 따라서 독일에

3 7 ) 서우석 , 통일 후 북한지역 주택공급에 관한 연구 , 2 0 0 0 .2 , P .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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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시사점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고 싶다 .

한편 , 동구권의 경우는 기존의 지나친 국가재정투입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주택

부문을 시장에 방치하는 형식이지만 체제전환이전에도 상당한 개혁을 진행시켜 왔으며,

전환당시 주택보급률이 거의 10 0 %를 상회하거나 근접해 있었을 정도로 주거수준이

높았으며 , 경제적 수준이나, 정치적 민주화의 정도가 북한과는 비교의 대상이 되지 않

아 북한과는 질적으로 환경이 다르다 .

중국의 경우는 점진적인 정책을 시행하여 주택시장의 발전이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

할 수 있으나 우리의 경우에 대입하여 남북한을 공간적으로 이분하여 접근하는 1국 2

체제의 중국식의 모델이 가능하겠는가에 대한 문제가 있다 . 즉 , 막대한 재원을 투입하

면서 급진적으로 단일체제를 이루고자 했던 독일에서도 오씨(ea s t )와 베씨(w es t )의

정서적 갈등이 오늘날까지도 있는 것을 볼 때 , 점진적 방식이 남북주민간의 정서적 갈

등을 발생케 할 것이며, 이를 치유하는 비용이 더 크게 들지도 모를 일이다 . 즉 , 경제

적으로는 효율적일 수 있으나 사회적으로는 적용이 쉽지 않을 것이다 .

따라서 우리의 경우 사회경제적 특성이 사례연구와는 다르며, 어떤 방식을 따라 하

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급진적인 방식과 점진적 방식 모두 장단점을 가지고 있

으므로 이를 취합하고 우리의 상황을 살펴보아 실정에 맞는 주택개혁 접근방식이나 주

택공급체제 등이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독일과 동구권 국가들이 주택부문의 전환과정에서 같은 정

책방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정책의 양상을 달리하는 가장 큰 이유는 주택개혁을 끌고

갈 수 있는 재원조달의 능력에 차이가 있었음을 유의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

통일후 북한지역의 주거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공임대주택의 대량공급 및 각종

주택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한 재원조달 문제가 최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다.

그러나 투입되어야 할 정부재정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기존 국민주택기금과는 별도로

약 10조원 규모의 제2의 국가주택기금의 설립이 필요하다 .

그러나 기존 국민주택기금을 확대적용하는 것은 기금의 위상변화와 남한주민의 자금

으로 형성된 재원의 사용에 대한 저항, 남한내에도 이 기금으로 사용해야할 문제의 산

적(리모델링 , 재개발 , 재건축 등)으로 불가능 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통일 후 북한주택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여 북한지역 진

출업체나 개인이 투자시 투자금액의 일부를 채권매각하거나 목적세 신설을 통한 방안

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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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문 】

국가단위의 거시적 분석만으로는 통일 이후 구 동독지역의 사회통합을 설명할 수 없

다. 의사결정 구조가 다원화된 독일 사회에서 사회통합 과정이 국가단위 차원에만 응

집되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 임금동일화 문제도 예외는 아니다. 기본적으

로 국가경제가 처한 객관정세를 무시할 수는 없지만, 단체협약의 자율권이 법률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독일 사회체제에서 임금동일화 문제의 결정인자는 노동조합과 사용자단

체이다. 때문에 흡수통일로 이루어진 독일 통일에 있어 임금동일화 과정의 이해를 위

해서는 서독 임금결정 구조의 동독지역으로의 제도적 이식·확장과정이 우선적으로 이

해되어야 한다.

통일 이후 동독지역에서 독일노동조합 총동맹(DGB )의 건설은 분단 시절 동독지역

에 조직되어 있던 동독자유노총(F D GB )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졌다. 동독지역에 조

직되었던 동독자유노총을 해체하고 새로이 건설할 것인가 , 아니면 내부적 개혁을 기다

리다 자연스럽게 양 조직을 합병할 것인가를 둘러싸고 입장 차이가 있었다. 결론적으

로 동독지역에서의 독일노총 (D GB )의 건설은 첫 번째의 길을 통해 이루어졌다. 사회주

의 당 중심의 중앙집중식 조직원리에 따라 동독지역에 조직되었던 기존의 노동조합은

서독의 사회체제 원리에 의해 노동측의 이익을 대변하는 자율적인 조직으로 탈바꿈했

으며 , 산업별, 지역별로 조직, 건설되었다.

노동조합의 통합은 통일 초창기 독일노총에게는 조합원의 급격한 증가를 몰고 왔다 .

하지만 이러한 양적 팽창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거품으로 나타나는 데, 통일 이후 동

독지역의 경제사회적 재편과정과 맞물려 증가되었던 노조원들은 급격히 조직을 이탈,

노조 조직률은 통일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갔다 . 단기간의 통일특수가 끝난 것이다. 이

변화과정에서 특징적인 것은 제조업 분야를 대표한 금속노조가 가장 많은 노동조합원

이탈을 경험했다는 사실이다. 이는 기존 산업의 해체화와 합리화 그리고 현대화에 그

출발점을 두고있는 동독지역 재건의 정치경제학이 분단 동독경제 시절 다른 산업에 비

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던 제조업 분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

임금결정의 주요 당사자인 사용자단체 역시 동독지역에서의 조직화를 꾀했다 . 사용

자 단체의 경우는 노동조합과 달리 구 동독 사회체제에서 존재하지 않았던 조직이다 .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가 인정되지 않은 체제에서 서구 자본주의식의 사용자단체는 존

립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 결국 통일 이후 동독지역에의 사용자단체는 서독에 있는 유

관단체의 도움에 의해 건설된다 . 그 결과 동독지역에는 노동조합에 이어 사용자 단체

가 새롭게 조직을 정비, 임금결정 당사자의 조직적, 제도적 이식작업이 완료된다 .

임금 결정에 있어 노동시장의 변화와 상태는 중요한 요소이다. 새로운 사회경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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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에 따라 새판을 짜야했던 동독지역의 경우 노동시장은 급격하게 요동쳤다. 사회주의

체제에서 자본주의 체제로의 이행과 동시에 국제경쟁력을 고려해야했던 동독경제는 대

량실업을 양산해 냈고, 이는 다시 노동시장에서 노동의 이익을 대변해야했던 노동조합

에게는 커다란 부담으로 다가왔다 . 노동시장의 변화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

기구는 신탁청 (Tr eu h a n d )이었다 . 통일 이후 10년이 지난 지금도 동독지역 노동시장

을 특징짓는 것은 역시 대량실업이다 .

이러한 제도적 완비과정과 통일경제 노동시장 상태 하에서 동독지역 임금동일화 과

정은 추진되었다. 통일 초창기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간에 자율적으로 합의된 단계적

임금동일화 방안은 모든 정파와 언론으로부터 사회적 통합의 기관차라는 칭송을 들으

며 출발했다. 분단시대에서 통일시대로의 이행과정에서 순수한 시장논리를 떠나 사회

적 통합을 우선시한 결정에 대한 찬사였던 것이다 .

하지만 그 기간은 오래 지속되지 못했다. 사용자 단체의 제동에 의해 동독지역 임

금동일화 문제는 지체되기 시작했고, 19 94년을 10 0 % 동일화 시점으로 했던 목표는

10년이 지난 지금도 완결되지 않고 있다. 다양한 통계자료는 이를 명백하게 증명한다.

합의된 목표는 통일경제의 구체적인 전개과정에서 임금결정 당사자간의 세력관계에 따

라 굴절되기 시작했고 , 통일 당시의 사회통합의 열정은 냉험한 경제현실 속에서 식어

갔다 .

현재 임금동일화 수준은 산업별로 상이하다 . 평균하여 9 0 %를 상회하지만, 산업별

이루어지는 임금결정 구조상 산업별 상황에 따라 일정하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

또한 그 진행속도도 각각 다르게 나타났다. 그리고 노동시간과 기타 수당 등을 감안한

실질소득은 일반적으로 기본급을 중심으로 공표되는 동일화 수준보다 훨씬 낮은 수준

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임금 수준의 동일화만이 사회통합의 전부를 의미한 바는 아니다 . 국가 영역에서 추

진될 수 있는 다양한 사회보장 정책이나 구조조정 정책 및 지역불균등 해소책 역시 사

회통합을 위한 중요한 수단들이다 . 그럼에도 임금문제는 역시 사회통합의 기본임에는

틀림없다 . 왜냐하면 사회구성원 대부분이 노동력의 대가를 받고 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 , 임금은 생활의 가장 근본적인 물질적 기초이기 때문이다.

정치통합이 자동적으로 사회통합을 수반하는 것은 아니다 .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

서 사회통합은 정치정당성과 온전한 정치통합을 위한 필수조건이다 . 독일의 경우도 예

외는 아니다 . 상대적 박탈감에서 기인하는 통일사회에 대한 구 동독주민의 반발심이

현재 독일정치의 기형화를 초래하는 이유중의 하나이다. 사회통합 문제는 독일 통일

연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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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독일 통일이 올해로 10년째다. 19 8 9년 1 1월 9일 베를린 장벽의 붕괴를 기점으로

하면 열 한번 째이지만 , 공식적으로 동·서독간의 통일협약이 맺어진 19 9 0년 10월 3

일을 기점으로 하면 올해로 통일독일은 열 번째 돌을 맞이한다. 지난 해 말부터 지금

까지 독일 통일 후의 사회 변화상 - 특히 구 동독지역- 과 앞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를

둘러싼 열띤 논쟁은 통일당시 만큼이나 뜨겁다. 통일 초창기 계획했고 예상했던 것과

이루어진 현실 사이의 격차 그리고 그 원인을 둘러싼 학술적인 논쟁뿐만 아니라 구 동

독주민들의 통일사회에 대한 정치·사회적 만족도를 측정하는 다양한 여론조사 등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 독일인에게 있어서도 통일 10년은 특별한 의미가 있음에

분명하다 .

10년이 지난 통일 독일사회에 대한 평가는 동서 지역간 그리고 사회 계층에 따라 상

이하게 이루어지지만, 대체적으로 통일 초창기의 원대한 기대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는 진단이 주저를 이룬다. 희망에 찬 통일사회의 구축이라는 10년 전의 목표가 구체적

으로 실현되는 과정 속에서는 많은 문제점들이 서로 얽힌 채 해결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 표류하고 있음에 대한 불평이 지배적인 것이다 . 통일 독일사회를 동독의 식민지

화(Kolon ia li s ie r u n g Os t d eu t sch la n d s ) 1) 과정과 동일시하는 극단적인 논리가 나름

대로 많은 사람들로부터 동감을 얻고 있는 것 역시 이런 분위기의 연장선 위에 있다.

하지만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가 동독주민들이 과거 체제로의 원대복귀를 희망하고 있

다는 것으로 단순하게 해석될 수는 없다 .

여론조사 등의 실증적인 자료를 분석해 보면2 ) , 지금까지 통일 독일사회가 기대했던

만큼은 구 동독 주민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지만 , 과거 동독사회 보다는 정치·경

제·사회 등 모든 면에 걸쳐 우월하다는 점은 대다수 구 동독 주민들 사이에서 인정받

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동독 주민에게 있어 통일 독일사회에 대한 문제제기의 핵

심은 거시적이고 형식적인 정치적 틀은 이미 10년 전 통일협약에 따라 이루어졌다 할

1) F i r t z Vilm a r 교수의 다음 두 편의 책은 이 논리의 대표적 저작이다 . Du em k e ,
Wol fga n g & F r it z Vilm a r (ed s .) , Kolon ia li sie r u n g d er DDR : Kr i t i sch e
An a ly sen u n d Al t er n a t iven d e s E in igu n gsp r oze se s , Mu en st er 19 9 5 ; Vilm a r ,
Vilm a r (ed .) , Dem ok r a t i si e r u n g Kolon ia li sie r u n g Alt er n a t iv en : Kr it i sch e
An a ly sen u n d P er sp ek t iv en d er d eu t sch en Ver ein igu n gsp oli t ik 19 8 9- 19 9 9 ,
Br a n d en b u r g 19 9 9 .

2 ) Br a eh ler , E lm a r & H or s t - E b erh a r d Rich t er , "Deu t sch e - zeh n J a h r e n a ch d er
Wen d e" , in Au s P oli t ik u n d Zei t ge sch ich t e , B 4 5 , 19 9 9 , p p . 24 - 3 1 ; Der
Spiegel , "E in E xp er im en t fu er die Zu k u n ft " , in Der Spiegel , B 4 5 , 19 9 9 , p p .
4 0- 4 4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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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라도 구체적인 생활영역의 '내적 통일 (In n er e E in h eit ) '은 아직까지 불완전하고 미

흡하다는 점에 있다 . 한마디로 정치통일에 상응하는 사회·경제적 통일이 아직 이루어

지지 않은 데에 대한 구 동독 주민들의 불만으로 요약될 수 있다. 정치통합 10년이 지

난 현 시점에서 동독 주민들은 무엇보다도 사회 전체를 아우르는 사회통합 문제를 통

일 독일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부문으로 지적한다.

상이한 사회체제 간의 국가 통합은 필수적으로 거대한 사회재편작업을 수반한다. 그런

의미에서 완전한 독일통일은 19 9 0년 10월 3일 공식적인 통일선언에 의해 끝난 것이 아

니다. 오히려 19 9 0년 10월 3일은 동·서독이라는 상이한 두 체제간의 사회적 통합작업

의 시작을 선포하는 출정의 날이었다. 국가통합의 종국은 사회통합에 있다. 19 90년 10

월 3일은 동·서독간의 정치통합이 공식화된 날이었지만, 동시에 통일완성의 기나긴 노정

에서 사회통합을 향한 출발점이었다. 통일 독일의 사회통합 과정은 아직도 진행형이다.

독일 통일이 서독의 주도하에 이루어진 흡수통일인 한에 있어서 , 통일 이후 사회재

편작업은 서독제도의 동독지역으로의 온전한 이식·확대작업이었다 . 동시에 이는 통일

당시의 서독자본주의의 필요와 요구라는 기본구도 속에서 진행되었다. 환언하면 , 세계

자본주의에서 차지하는 서독 (자본)자본주의의 위상과 그 내적 논리가 구동독 재편의

준거틀이었으며, 자본제적 사회체제로의 전격적인 전환과 9 0년대 세계경제 흐름에의

적응이라는 두 가지 기본틀 하에서 동독재편은 이루어졌던 것이다. 결국, 동독 지역의

사회경제적 재편과정은 세계경제 및 서독경제 즉 시장경제에로의 흡수·통합·적응과

정이었던 것이다 . 때문에 구 동독지역의 재편은 자본제 사회의 기본 골격인 재산의 사

유화 (P r iv a t i s ier u n g )와 경쟁력 없는 기존산업의 해체화(D ein du s t r ia lis ier u n g ) 그

리고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산업의 현대화 압력 (Mod er n is ie r u n gsd r u ck )

의 교차점에서 이루어졌다. 그 속에서 진행된 정치·경제·사회 통일의 완성과정은 고

차방정식의 해법만큼이나 복잡했다.

독일통일 이후 동독지역 사회·경제적 재편작업의 물질적 기초는 철저히 서독경제에

의존하여 이루어진 소위 이전경제 (Tr a n s fer oek on om ie )에 있다. 19 9 0년 7월 1일 경

제 화폐 사회통합(Wir t sch a ft s- , W a eh r u n gs- u n d Sozia lu n ion ) 에 관한 동·서독

간의 조약 이후 구체화되기 시작한 통일경제는 구 동독지역의 사회통합을 위한 기본틀

을 구성했다 . 독일의 경우 빠른 정치통합과 달리 사회통합은 상대적으로 오랜 시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그리고 때로는 계획보다 지체되어 추진되었다 . 동독 계획경제의 서독

시장경제로의 편입을 의미하는 독일 통일과정은 동시에 사회 제도적 <독일모델

(D eu t sch es Mod el ) >의 동독지역으로의 확대·이식 작업이었으며, 여기에서 사회적

파트너쉽을 전제하는 <독일모델>의 핵심은 노사관계에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

통일 이후 구 동독지역의 사회경제 변화과정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9 0 0만 동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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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서독 노동시장에의 유입과정에서 찾을 수 있다. 양적인 차원에서 뿐만 아니

라 질적인 차원에서 통일 독일사회의 노동시장은 엄청난 격변을 겪었고 ,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제 문제를 둘러싼 사회세력간의 논쟁은 치열했다 . 사회통합의 핵심은 무엇보

다도 국가구성원 사이에 경제·사회적인 의미에서 균형있는 배분과 사회안전망의 확

대·적용에 있다. 그 과정에서 무엇보다도 임금동일화 문제는 동등한 생활조건

(gleich e L eb en sv er h a e lt n is se ) 을 향한 사회통합에 있어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핵심사항이다. 왜냐하면 임금은 기본적으로 노동력을 팔아 생활하는 대다수 사회구

성원의 물질적 삶의 기초를 이루기 때문이다 . 동시에 임금 문제는 사회적 차원의 부의

배분에 있어 형평성과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 독일 통일과정에서 이 문제는 동·

서독의 사회통합과 관련하여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으며 , 사실 독일통일 이후 이

문제를 둘러싼 논쟁은 학계뿐만 아니라 경제계와 노동계에서 매우 격렬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독일통일 이후 동독사회경제 변화 및 임금동일화 과정의 연구를

통해 동·서독의 사회통합과정을 분석해 보는 데에 있다. 이는 독일의 정치통합 이후

사회통합의 구체적 전개과정을 밝히고 , 국가통합에 있어서의 사회통합의 의미를 되새

겨 보는 작업과 관련이 있다 . 정치통합은 국가통합의 출발이지 끝이 아니다.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독일통일과 관련하여 이 같은 구체적 사항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 거시적인 분석단위를 중심으로 당위론적인 문제제기와 해결

책의 모색에 치중했던 기존의 통일 연구방법과는 달리 , 본 연구의 목적은 19 9 0년 10

월 3일 독일통일 이후부터 최근까지 ( 10년간) 통독사회라는 구체적인 연구대상을 국

가단위 차원이 아닌 하위 정치행위자인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를 중심으로 최신의 자

료를 추적해 , 통일 독일의 사회통합의 속도와 성숙도를 임금문제를 통해 파악해 보려

는 데에 있다 . 기실 통일 독일사회의 사회통합 문제가 국가 차원에서만 해결될 일이

아니고 국가만이 다룰 전유물이 아니라는 점에 있어서 , 본 논문이 채택한 하위정치체

중심의 연구 작업의 필요성은 절실하다.

제 2장에서는 구 동독지역에로의 임금결정의 제도적 이식과정을 알아본다. 여기에

서 중요하게 연구될 사항은 임금협상의 두 당사자인 사용자단체와 노동조합이 통일이

후 어떻게 동독 지역에서 조직재편이 이루어졌는가를 밝히는 것이다. 통일 이후 동독

지역 노동시장의 변화추이를 거시 경제 지표상의 변화과정과 연관하여 추적하는 것이

제 3장에서 다룰 사항이다 . 결국 2장과 3장에서는 통일 이후 동서독간의 임금동일화

과정의 객관적 배경과 제도적 조건이 구체적으로 분석된다 . 4장에서는 두 당사자 사이

에 통일 이후 10년 동안 동·서독 지역의 임금동일화를 둘러싸고 벌어진 입장차이와

논리적인 차이 그리고 실제로 이루어진 과정과 단계를 면밀하게 천착 , 제시된다. 5장

은 본 연구의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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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독일 통일 이후 임금결정 제도의 이식·재편 과정

통일 이후 구 동독질서 재편과정은 자연스럽게 구 서독 사회·경제제도의 공간적

확장작업이었다. 흡수통일의 당연한 귀결이다 . 19 9 0년 7월 1일 경제·화폐·사회통

합과 함께 서독 지역의 모든 연합 단체들 (Verb a en d e )은 통일과정에서 어떻게 동독지

역에 각각의 조직체를 건설할 것인가라는 문제에 직면했다 . 새롭게 넓어진 동독지역

영토에 어떠한 원리와 방식으로 각각의 조직을 건설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대두된 것이

다. 기존 연합 단체들의 구 동독지역으로의 공간적인 활동영역 확장과 관련하여 제시

되었던 현실적인 선택은 기존 동독조직과 통합하든가 또는 동독지역에 독자적인 조직

을 확장하든가의 사이에 놓여져 있었다.

서독 사회질서의 기본원칙인 다원주의적 민주주의 체제에서 연합 단체들은 중요한

시민사회적 조절과 협력형식 3 )을 가능케 하는 역할을 한다 . 때문에 자유로운 연합 단

체들의 설립과 활동은 서독이 지향했던 민주주의적 정치질서가 지니는 핵심적 특징 중

의 하나이다 . 구 동독 정치질서가 견지했던 , 즉 당 중심적인 중앙 집중식 원리와는 대

비되는 대목이다. 19 8 0년대 말 서독지역에는 2 0 0 0여 개의 독자적인 연합 단체들이

있었던 반면 , 동독지역에는 약 9 0여 개의 대중조직 (M a s sen or ga n is a t ion )들이 있었

다. 동독 정치체제에서 준 국가 기구로 기능했던 이들 대중조직들은, 비록 그 과정이

각각 상이한 형태로 진행되기는 했지만 , 19 8 9년 격변 후 단지 2- 3달 후에 동독지역에

서 거의 완전히 해체되었다. 노동시장과 임금결정에 있어서의 두 당사자인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의 동독지역에서의 외연 확대와 조직 재편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

주지하다시피, 독일의 임금 결정은 노사 양자간의 자율적인 단체협상(Ta r ifau t on omie)

에 의해 산업별 , 지역별로 이루어진다 . 물론 그 결정과정이 정치·경제적인 구체적인

정세와 무관하게 진행되는 것은 아니지만, 형식적인 측면에서는 외부 간섭 없이 철저

하게 양자간의 자율성이 보장된 조건 속에서 임금은 결정된다 . 양자는 임금결정에 있

어서 주체이다 . 때문에 통일 과정과 그 이후 동독지역에서 독일노총 (D GB )과 독일 사

용자단체 연합(BDA)의 조직 재편·확대과정은 동·서독 임금동일화 과정의 이해를

위한 제도적 요소로서 그 선행적 이해를 요하는 것이다 . 다시 말하면 통일 이후 동독

지역의 사회·경제적 변화와 관련한 노동조직과 사용자단체의 정치적 행위와 현상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두 조직이 어떻게 그리고 어떤 원리에 근거

하여 동독지역으로 그 영역을 확대하고 제도화되었는가의 이해가 앞서야 하는 것이다.

3 ) Klein feld , Ra lf , Verb a en d e , in Weid en feld , Wer n er & Ka r l- Ru d olf Kor t e (ed s .) ,
H a n db u ch zu r d eu t sch en E in h eit 194 9- 19 8 9- 19 9 9 , Bon n 19 9 9 , p .76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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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독일노동조합 총동맹의 조직 재편과정

2.1.1. 독일노총과 동독자유노총

통일 이전 동·서독 양 지역에 서로 다른 원리에 입각하여 조직되었던 노동조합의 재편

작업은 통일 초창기 몇 년 사이에 집중적으로 진행되었다. 서독에 흡수되어지는 형태로

이루어진 통일과정에서 다른 정치 사회 조직과 마찬가지로 노동조직 역시 통일 초창기에

조직 재편을 둘러싸고 다양한 의견이 입장과 이해관계에 따라 상이하게 개진되었다.

통일 전 구 동독지역에 조직되어 있던 동독자유노총(F D GB )의 재편작업은 19 8 9년

1 1월 베를린장벽 붕괴 이후 가속화된 독일통일의 진행속도와 방향에 따라 이루어졌다 .

구 동독 정치사회질서가 흔들린 이후 , 큰 소용돌이 속에 빠진 다른 정치조직과 기구들

처럼 동독자유노총 역시 역동적인 통일의 흐름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다른 한편 이

과정은 구 서독지역에 조직되어 있던 독일노총의 역사에 있어서는 새로운 전기를 이룬

다. 왜냐하면 194 9년에 건설된 독일노총 (DGB )4 )은 19 9 0년 독일 통일 이후에야 비

로소 자기이름에 걸맞게 독일 전역에 걸친 조직으로 확대·개편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

그러나 따로 조직되어져 있던 독일노총과 동독자유노총의 통합 과정은 계획적인 순서

에 의해 질서 있게 진행된 것이 아니라, 다분히 예상치 못한 정세 돌출에 의한 준비되

지 않은 결과물이다. 다시 말하면 독일 노동조합의 통합 그것은 동·서독 기존 조직체

들의 필요성과 계획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 국가차원에서 진행된 통일에 편승

하여 이루어진 부산물이다.5 ) 때문에 그 과정은 장기적인 목표설정 하에 체계적으로 이

루어지지 않았고, 빠르게 변화하는 과도기사회의 정세에 조응하는 , 그리하여 때로는 우

왕좌왕하며 상황논리에 따라 큰 폭의 입장변화를 보이면서 진행되었다 .

주지하다시피 , 독일통일은 동독경제가 서독경제로 흡수되는 과정이었으며, 동독지역

4 ) 이 글에서는 독일노동조합 통합문제를 독일노동조합총연맹 (Deu t sch er Gewerk sch a ft sbu n d :
이하 독일노총)과 자유독일노동조합총연맹 (F reier Deu t sch er Gewerk sch a ft sb u n d : 이하

동독자유노총)간의 문제로 한정한다 . 물론 서독지역에 조직되어져 있던 다른 노동조합 상급

노조들도 - 독일기독노동조합연맹 (Ch r i s t li ch er Gew erk sch a ft sb u n d Deu t sch la n d s :
CGB) , 독일사무직노동조합 (Deu t sch e An ge s t ell t en - Gew erk sch a ft : DAG) , 독일공무

원연맹 (Deu t sch er Bea m t en b u n d : DBB) - 조직확대를 위해 통일과정에서 활동하였지

만 , 규모 면이나 역할 면에서 독일노총이 독일노동조합 전체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고려해

볼 때 , 동 서독 노동조합의 통합문제를 두 조직으로 국한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다 . 19 9 8
년 말을 기준으로 독일전체 노동조합원 중 8 0 %이상이 그리고 모든 조직노동자 (Arb ei t e r )
중 9 7 % , 사무직 노동자 (An ge s t ell t e ) 중 72 % , 공무원 (Bea m t e ) 중 50 %가 각각 독일

노총에 소속되어 있다 .

5 ) Sch mi t z , Ku r t Th om a s & H ein r ich Tiem a n n et a l . , Mit gli ed er en t wick lu n g :
Gewerk sch a ft sein h eit u n d Gew erk sch a ft sa u fb a u in Deu t sch la n d , in Mich a el
Kit t n er (ed .) , Gewer k sch a ft sj a h r b u ch 19 9 1 : Da t en - F a k t en - An a ly sen , Köln
19 9 1 , p . 70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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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편작업의 물질적 토대는 서독경제에 철저히 의존하여 이루어진 이전경제

(Tr a n s ferök on om ie )였다. 19 9 0년 7월 1일 경제 화폐 사회통합에 관한 조약 이후

가속화된 통일경제는 독일노조 통합의 객관정세를 규정짓는다.6 ) 동독 계획경제의 서독

시장경제로의 편입을 의미하는 독일 통일과정 자체가 동시에 사회 제도적 독일모델의

동독지역으로의 이식작업이었듯이 , 마찬가지로 노동조합의 조직적 구성이나 사업장 단

위에서의 노사관계 역시 서독 기준에 따라 재편되었다 .

동독자유노총은 다른 대중조직의 하부조직과 같이 작업장 단위까지 동독 집권당이었

던 통일사회당(Sozia li st i sch e E in h eit sp a r t e i D eu t sch la n d s : SE D ) 지도하에 중

앙집권적으로 조직되어 있었다. 이러한 조직 편재 속에서 다른 대중조직체와 마찬가지

로 동독자유노총은 통일사회당과 국가의 중간 매개자로써 전달띠(Tr an smission sr iem en )

의 역할를 수행했다 . 통합노조로서의 동독자유노총 하에 지역별, 산업별로 조직되어 있

던 단위노조들(E in zelgew er k - sch a ft en )은 재정적 독립도 없었으며 , 단지 동독자유

노총 지도부(Vor s t a n d )의 결정사항에 종속되어 있는 개별 전문 부서에 지나지 않았

다. 한마디로 단위노조의 자율성이 구조적으로 차단되어진 체제였던 것이다 . 때문에 동

독지역의 노조원들이 단위노조보다 상급노조인 동독자유노총에 보다 더 강한 소속감을

가졌던 것은 자연스런 현상이었다 .7 ) 이런 의미에서 통일 이후 완전히 다른 조직 원리

와 목적을 추구하는 서독 독일노총 조직의 동독지역에로의 이식 확장작업은 다른 한편

동독의 노조원에게는 과거의 노조 조직 운영 양식과의 완전한 단절을 의미했다 .

2.1.2. 동독지역에서의 독일노총의 재편과정

공식적으로 동독자유노총은 국가차원의 공식적인 통일 일인 19 9 0년 10월 3일 전인

19 9 0년 9월 3 0일 해산됐다 . 지적했듯 동독자유노총은 통일사회당 산하의 정치조직이

었다 . 때문에 서독에의 흡수 형식으로 이루어진 의미하는 통일과정에서 보여준 동독자

유노총의 우유부단한 태도는 예견된 것이었다 .

동 서독 노동조합이 통합되기까지 동독지역 노동조합의 변화과정은 크게 보아 3단계

- 혼동단계 (Ir r it a t ion ) , 개입단계(In t erv en t ion ) , 통합단계 (In t egr a t ion ) 8 ) - 로 구

6 ) Wilk e , Ma n fr ed , Deu t sch e Gewerk sch a ft sein h eit , in Au ßen p olit ik , 19 9 0 , N o .
4 , p . 36 5 참조 .

7 ) 동독자유노총의 조직적 특징과 기능에 대해서는 Gill , U l r ich , Der F r eie Deu t sch e
Gewerk sch a ft sb u n d (F DGB) : Th eor ie - Ge sch ich t e - Or ga n i sa t ion - F u n k t ion
- Kr it ik , Opla d en 19 8 9 ; Wilk e , op . cit . , p . 36 6 ; Seid en eck , P et er , Die sozia le
E in h ei t ge s t a lt en : Ü b er die Sch wier igk eit en d e s Au fb a u s ge sa m t d eu t sch er
Gewerk sch a ft en , in Au s P oli t ik u n d Zeit ge sch ich t e , B 13 , 19 9 1 , p . 3 참조 .

8 ) P er n er , Det l e f , E n t wick lu n g d er Gewer k sch a ft sor ga n i sa t ion en seit d 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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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되어 진행되었다. 베를린 장벽 붕괴이후 19 8 9년 말까지 지속된 첫 번째 혼동단계에

서 동독의 정당들과 연합 단체들은 정치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동독의 틀 내에서 자기

혁신을 꾀하려 했다 . 이때 서독의 조직들은 이에 개입하지 않고 미온적인 태도를 견지

했다. 독일노총 역시 동독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에 개입하지 않고 단지 지켜볼 뿐이었다.

베를린 장벽의 붕괴이후 자체적인 개혁작업을 추진하던 동독자유노총은 19 9 0년 1월

3 1/ 2월 1일 열린 임시 전국대회에서 다음 세 가지 사항을 결의했다 .

1) 동독자유노총을 재정적으로 독립성을 가진 산별노조들의 상급단체로 바꾼다.

2 ) 동독자유노총과 단위노조에의 이중적인 조직가입은 폐지된다

3 ) 통일사회당 지도하의 예속을 지양하고 , 정당 정치적 독립성을 지킨다. 9 )

과거와의 단절을 통한 자체적인 내부개혁을 통해 변화하는 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

하려는 동독자유노총의 의지가 들어있는 결의사항이다 . 그러나 동독자유노총의 개혁노

력은 한계를 보였는데, 무엇보다도 동독지역 노동자들로부터의 신뢰감 상실에서 그 원

인을 찾을 수 있다 . 그 결과 동독지역 노조의 조직적 안정 및 공고화 후 독일노총과

대등한 동반자로 통합하려던 동독자유노총의 계획은 관철되지 못했다.10 )

19 9 0년 3월 18일 인민의회(Volk sk a m m er ) 선거와 동독 내부의 사회·정치적 개

혁기로 특징 지워지는 19 9 0년 1/ 4분기에 상황은 급변했다. 구 동독지역의 각 연합 조

직체들은 해산과 창설, 즉 조직체제 정비를 둘러싸고 심한 혼동에 빠지기 시작했다. 노

동조직도 예외는 아니었다. 이 상황 속에서 초창기 내부적으로 자기혁신을 꾀하려던

구 동독지역의 조직체와의 관계를 일정한 거리를 두며 관망적인 자세를 견지했던 서독

노동조합의 노선은 바뀌기 시작했다. 이에 덧붙여 19 9 0년 7월 1일로 예정된 경제 통

화 사회통합은 서독 노동조합에 동독 노동조합과의 협상을 미룰 수 없게 했다 .

독일 자유노총의 자체적인 내부 혁신작업을 관망하던 독일노총 (DGB )의 단위노조들

은 동독자유노총의 노력이 한계에 부딪치고 개혁성공의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 ,

19 9 0년 2월부터 동독지역에 공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동독지역에 직접적인 조직적

참여까지의 급격한 진전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시기이다.1 1) 19 9 0년 3월 7일 독일노총

d eu t sch en E in igu n g , in N olt e & Sit t e e t a l . (ed s .) , op . ci t . , p . 38 1 .

9 ) Tiem a n n , H ein r i ch , Gew erk sch a ft sein h ei t in Deu t sch la n d : Wege u n d
St r a t egien , in F r a n k Löbler & J oseh Sch m id et a l . (ed s .) , Wied erver ein igu n g
a l s Or ga n i sa t ion sp r oblem : Ge sa m t d eu t sch e Zu sa m m en sch lu e s se v on P a r t eien
u n d Verbän d en , Boch u m 19 9 1 , p . 1 1 1 .

10 ) Sch m it z & Tiem a n n et a l . , op . ci t . , p . 70 참조 .

1 1) Bey m e , Kla u s v on , Asp ek t e d er Gewerk sch a ft sen t wick lu n g in ein em geein t 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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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위원회(Bu n d e sa u s sch u ß )는 독일통일을 위한 결의서 (E n t sch ließu n g ) 를 통과시

켰다 . 이 결의서는 독일노총이 다른 단체나 기구들과 같이 통일과정에 공식적으로 동

승했음을 의미한다 . 서독의 노동조합들이 거대한 인적, 물적 개입으로 동독지역 노동조

합 구조의 개편작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던12 ) 두 번째 단계 즉 개입의 단계이다.

세 번째는 통합의 단계로 이는 19 90년 2/ 4분기에 시작된다. 19 90년 5월 20일에서 26

일까지 함부르크에서 개최된 제 14차 독일노총 정기 전국대회(DGB- Bu n desk on gr eß )에

서는 동 서독 노동조합의 통합방식을 둘러싼 열띤 토론이 있었다. 이 대회의 핵심적인 토의

주제는 동독지역에서 동독자유노총의 계승인가 아니면 독일노총의 새로운 건설인가였다. 결

국 구 동독지역에 독일노총이 완전히 새롭게 건설되어야 한다는 결정이 내려져, 독일노총은

규약의 변경으로 자신의 조직영역을 동독자유노총의 유산을 이어받음 없이 구 동독지역으로

까지 확대하였다. 19 9 1년 3월 6일 독일노총 중앙위원회(DGB- Bu n desa u ssch uß )는 이

결정을 승인하면서 동시에 다섯 개의 독일노총 지부13 )의 설치를 결정했다. 19 9 1년 10월8

일 독일노총 중앙지도부(DGB- Bu n desvor st a n d )는 구 동독지역에 독일노총 지부들의 건

설을 위한 일종의 시행규정(Au sfüh ru n gsb est immu n gen )과 함께 동독지역에 독일노총

조직의 건설을 위한 마침표를 찍었다.14 ) 이 단계에서 서독 노사관계모델과 노동관계법령들

즉 사용자단체들의 설립, 단체협약법, 공장법(Bet r ieb sv er fa ssu n gsgeset z) , 공동결정권

등 독일 노사관계의 기본적인 제도들의 이식작업이 완료된다.

상급노조로서의 독일노총과 동독자유노총 통합과정과 동시에 , 하지만 형식적으로는

완전히 독립적으로 동 서독 산별노조들 사이의 통합과정은 진행되었다 . 독일노총이 중

앙정치 무대에서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일에 자기의 임무를 가지는 것에 비해 , 노

Deu t sch la n d : H is t or i sch e Ch a n cen od er s t r u k t u r elle Sa ck ga s sen ? , in
Gewerk sch a ft l ich e Mon a t sh eft e , 19 9 0 , N o . 5 & 6 , p . 3 3 5 참조 .

12 ) Sch mi t z , Ku r t Th om a s & H ein r ich Tiem a n n et a l . , Mit gli ed er en t wick lu n g :
Gewerk sch a ft sein h eit u n d Gew erk sch a ft sa u fb a u in Deu t sch la n d , in Mia ch el
Kit t n er (ed .) , Gew erk sch a ft sj a h rb u ch 19 9 2 , Köln 19 9 2 , p . 76 참조 .

13 ) 새로 신설된 다섯 개의 독일노총 지부 (La n d e sb ezirk ) : 1) 베를린과 브란덴부르크 주를

관장하는 지부로 사무실은 베를린에 둠 . 2 ) 멕클렌부르크-포어폼머른 주를 관장하는 지부

로 사무실은 쉬베린에 둠 . 3 ) 작센 주를 관장하는 지부로 사무실은 드레스덴에 둠 . 4 ) 작

센-안할트 주를 관장하는 지부로 사무실은 마그데부르크에 둠 . 5 ) 튀링겐 주를 관장하는

지부로 사무실은 에어푸르트에 둠 . 이어 19 9 1년 7월 2일 독일 노총 중앙위원회는 다섯 개

의 지부 산하에 3 3개의 지회 (Kr ei se ) 들을 결성했다 . 1) 베를린 : 북 베를린 , 남 베를린 .
2 ) 브란덴부르크 주 : 코트부스 , 에버스발데 , 핀스터발데 , 프랑크푸르트/ 오더 , 노이루핀 , 포

츠담 . 3 ) 멕클렌부르크-포어폼머른 주 : 노이브란덴부르크 , 로스톡 , 쉬베린 , 스트랄준트 . 4 )
작센 주 : 켐니츠 , 드레스덴 , 에르쯔게비르게 , 라이프찌히 , 오스트작센 , 리자 , 포그트란트 ,
쯔빅카우 . 5 ) 작센-안할트 주 : 데싸우-베텐베르크 , 할버스타트 , 할레 , 마그데부르크 , 나움

부르크 , 장거하우젠 , 스텐달 . 6 ) 튀링겐 주 : 에어푸르트 , 게라 , 고타 , 예나 , 노르트하우젠 , 줄 .

14 ) Sch m it z , op . cit . , p . 78 f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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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조합의 가장 중요한 임무인 단체교섭권을 가지고 있는 단위가 산별노조인 점을 고려

해 볼 때, 이들의 통합과정은 통일 이후 독일 노동조합을 연구하는 데에 있어서 중요

한 의미를 지닌다. 때문에 구 동독 지역에서 독일노총 (D GB ) 건설 완결의 전제는 단체

협상의 주체이자 독일노총을 실질적으로 이끌어나가는 조직, 즉 산업별로 조직되어 있

는 단위 산별노조들의 건설에 있다.

단위 산별노조의 통합과정은 시기와 절차에 있어 동일한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았

다.15 ) 이는 무엇보다도 동·서독 노동조합의 조직구조와 산업별 조직경계등이 서로 일

치하지 않은 데서 기인한다 . 결국 이는 동독지역 노동조합들이 그들의 조직을 서독의

관련 산별노조 방향으로 조직 개편하는 것으로 이어진다.16 ) 동독자유노총 노조들의 대

15 ) 다양하게 이루어진 단위 산별노조의 통합방식은 다음의 4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

1 . 구동독지역에서 동독자유노총 소속의 노동조합 해체와 내부적인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규약에 따라 동 서독 두 노동조합이 통합된 예이다 . 첫 번째의 협력단계를 거쳐 이들 노조

들은 서독의 노동조합에 자신들의 조직을 동일화시키며 , 동독자유노총 활동가들의 영향력을

억제하고 , 새로운 간부들의 민주적인 정당성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독일노총 노동조합

의 조직적인 재편에 노력한다 : 광산-에너지 노조 (IG BE ) , 건설노조 (IG B SE ) , 화학-제지

-세라믹 노조 (CP K) , 철도노조 (Gd E D) , 원예-농 임업노조 (GGL F ) , 목재-합성수지노조

(GH K) , 피혁노조 (GL ) , 언론노조 (IG Medien ) , 체신노조 (DP G) , 섬유-피복노조 (GT B) .

2 . 협력과 지도 후에 동독자유노총 노조의 개혁과정에는 참가하지 않고 , 새로운 동독지역

노조를 (상응하는 독일노총 노조의 이름을 가지고) 창설한 노조들이다 . 이는 동독자유노총

파트너 노조들의 동의와 협력 하에 이루어졌다 . 이러한 방식은 통합과정에서 진행돼온 서독

노조와 개혁적인 동독 간부들과의 밀접한 협력관계를 끊고 새로운 노동조합의 정체성을 만

드려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 상업-은행-보험노조 (H BV) , 요식숙박업노조 (N GG ) .

3 . 독일노총 노조에 상응하는 이름을 가지고 동독지역에 새로운 노조의 창설을 넘어 , 동독

자유노총 노조들과는 독립적인 과정을 통해 통합한 노조들로 동독자유노총과 의도적으로 거

리를 두고 , 동독자유노총에 독립적인 그룹이나 시민운동들과 결합한 노조들이다 : 교원노조

(GE W ) , 공공-수송-교통노조 (Ö TV) , 경찰노조 (Gd P ) .

4 . 금속노조 (IG Met a ll )는 독자적인 형태를 취한다 . 초기에 그들은 동독 금속노조 (IG
Met a ll- DDR)와 협력하지만 곧이어 이 노선에 거리를 둔다 . 그후 그들은 동독 금속노조 내

부의 개혁과정을 이끌고 감시한다 . 처음의 두 그룹과 다른 것은 그들은 동독 금속노조의 간

부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점이다 . F ich t er , Mich a el & Ma r ia Ku rbj u h n , Die
Gewerk sch a ft en im Einigu n gsprozeß : Au sdeh n u ng mit a lt en Orga ni sa t ion sst ruk t u ren
u n d n euen In t egra t ion sproblemen , in Volk er Eich en er (ed .) , Organisiert e

Int eressen in Ost d eut ch land : Problem e d er Einh eit , Ma rbu rg 1992 , p . 166f 참조.

16 ) 통합과정에서는 또한 동독자유노총과 동독의 산별노조에서 각각 활동했던 조직 간부들에

대한 인사문제가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었다 . 이 또한 단위 산별노조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

로 이루어졌다 . 우선 상급노조로서의 독일노총 차원에서는 동독자유노총 주요 간부급 활동

가들이 채용되지 않았다 . 산별노조 차원에서는 상이한 모습을 보이는 데 , 화학노조가 약

130명의 동독 노조간부들을 , 그리고 광산노조와 건설노조가 대다수의 동독 노조간부들을

그대로 받아들인 반면 , 금속노조는 동독자유노총 하의 노조간부들을 배제시키고 , 완전히 새

로운 인물들로 조직화를 꾀했다 . 인적 충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L ech er , Wofga n g ,
Gewer k sch a ft en in Deu t sch la n d : Ost - We st - Zu k u n ft , in W SI Mit t eilu n gen ,
19 9 0 , No . 5 , p p . 32 0- 32 7 ; Sch röd er , Wolfga n g , In d u s t r iell e Bezieh u n gen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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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는 19 9 0년 마지막 분기 즉 독일 국가통일의 공식적 출발을 전후로 한 시기에 해

체됐다. <표1>은 동독자유노총 산하 산별노조들이 과도기를 거치면서 당시 독일노총

산하 16개 산별노조와 통합되는 과정을 정리한 것이다. 금속노조와 같이 동서독에 동

일하게 산별노조의 형태로 조직되어진 노동조합도 있었지만 , 대부분은 상이하게 구분

조직되어 있었다. 상이한 산별노조의 조직편재는 과도기를 거쳐 독일노총의 산별노조

조직편재 방식에 맞추어 통합된다 .17 )

<표 1> 동 서독 노조통합과정에서의 동독노조들의 변화과정

19 9 0년 1 .3 1/ 2 . 1일

동독자유노총임시

전국대회 시의

산별노조들

동독자유노총 임시 전국대회와

독일노총 정기 전국대회 사이의

산별노조들

19 9 0년 5 .2 0- 2 6
독일노총 정기 전국대회

이후의 산별노조들

건설-목재 건설-목재
건설 (IG B SE )

목재 , 합성수지 (GH K )

광산-에너지

비스무트(Wism u t )
광산-에너지-수자원

비스무트
광산-에너지 (IG BE )

화학 , 유리 화학 , 유리 , 세라믹 화학 , 제지, 세라믹(CP K)

금속 금속 금속(IGM )

인쇄 , 제지

예술

인쇄, 제지

예술, 문화 , 언론
언론 (IG M ed ien )

국가기관

수송, 보도기관

보건기관

공공

수송

보건과 사회보장기관

공공, 수송 , 교통(Ö TV)

교육

동독의 공공 , 수송, 교통

경찰

체신

철도

경찰 (GdP )
체신 (DP G )

철도(GdE D )

Ost d eu t sch la n d : Zwisch en Tr a n sfor m a t ion u n d St a n d or t d eb a t t e , in Au s
P oli t ik u n d Zeit ge sch ich t e , B 4 0 , 19 9 6 , p p . 2 5- 34 ; Seid en eck , op . cit . , p p .
3- 1 1을 참조 .

17 ) 이 과정에서 독일노총 내의 산별노조간에 관할권을 둘러싼 세력다툼이 있었다 . 즉 에너지와

수자원 분야에 근무하는 동독지역 노동자들의 관할권을 둘러싼 광산-에너지노조 (IGBE )와
공공-수송-교통노조 (Ö TV)간의 논쟁이었었는데 , 이는 기본적으로 동서독간에 산별노조의

조직구분선 (Or ga n i sa t ion sa b gr en zu n g)이 상이한 데서 연유한다 . 결국 독일노총 차원의

결정에 의해 공공-수송-교통노조의 입장이 관철되는데 , 이는 산별노조의 조직구분선은 구

서독지역 독일노총에서 실행해 온 방식을 그대로 동독지역에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독일노

총 차원의 판단이 있었기 때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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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과학
교원(GE W )

농업 , 식량, 임업 농업, 식량 , 임업 원예 , 농 임업(GGLF )

상업 (H a n d el ) ,
음식물(N a h r u n g ) , 오락

상업, 음식물,
오락노조( 19 9 0 .7 . 1일 부터 :

동독 상업 , 은행, 보험)
상업, 음식물,

오락노조 ( 19 9 0 .7 . 1 .일 부터 :
동독 요식숙박업)

상업 , 은행, 보험 (H BV )

요식숙박업 (N GG)

섬유 , 피복, 피혁 섬유, 피복 , 피혁
피혁 (GL )

섬유-피복 (GTB )

출처 : P er n er , op . cit . , p p . 3 84 - 3 8 5 ; Sch m it z & Tiem a n n et a l . , 19 9 1 , op .

cit . , p p . 7 5- 7 6 .

8 6 0만명에 이르던 동독자유노총하의 모든 노조원이 독일노총으로 이적하지는 않았

지만 , 19 9 1년 가을 동독지역에 조직 재편이 완성되고, 새로운 조직원들이 집단적으로

가입함으로써 독일노총은 단기간에 최대의 조직원 증가를 기록했다 . 통일이후 최초로

집계된 공식자료에 의하면 독일노총과 동독자유노총의 통합 결과 독일노총에는 4백여

만 명의 새로운 조직원18 )이 증가 , 독일노총의 조직원은 천 2백만 명에 육박했으며 , 조

직율도 19 9 0년 통합 전 3 1 .2 %에서 3 5 .7 %로 상승했다 . 한마디로 독일노총 역시 인

적인 면에서 통일특수를 누렸던 것이다 .

2.1.3. 통일 이후 독일노총의 딜레마

통합과정에서 보여준 노조원 증가는 동독지역 산업구조에 영향받아 산별노조별로 상

이한 증가추세를 나타낸다 . 특히 원예-농 임업노조 (GGLF )와 교원노조 (GE W )원의 증

가가 눈에 띈다. 통일 전 4만 4천여 명의 조직원에 불과했던 원예-농 임업 노조는 2 .5

배에 해당하는 새로운 조직원을 맞이하였고, 19만 여명이었던 교원노조에도 역시 이에

상응하는 노조원들이 새로이 가입했다. 농업과 임업 관련 노조의 급격한 노조원 증가

18 ) 동독지역 노동자들의 독일노총 가입은 기본적으로 노조 가입대상자들의 개별적이고 자율적

인 선택에 기반했다 . 이에 따라 동독자유노총의 해체 후 동독 노동자들은 서독 노동자들과

같이 개별적으로 단위 산별노조에 가입신청을 제출 , 조직원이 되었다 . 이같은 방식과 달리

소수의 산별노조들 - 언론노조 , 철도노조 , 요식숙박업노조 - 에서는 동독노조의 공식적인

해체과정 없이 집단적인 가입방식이 취해졌다 . 동독노조의 일방적인 해체가 아닌 서독 노

조와 대등한 입장에서 통합되기를 원했던 동독 노조의 요구가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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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동독지역의 산업구조의 특성상 이들 산업에 상대적으로 많은 인원이 고용되어 있었

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교원노조의 급격한 양적인 팽창 역시 구 동독체제에서 교

원들이 상대적으로 큰 비중으로 고용되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

그러나 새로 등록한 노조원들은 동독지역의 산업구조 개편과 노동시장의 변화에 따

라 산별노조별로 현격한 차이를 보이면서 급격히 노동조합에서 이탈한다. 가장 많은

수의 조직원 탈퇴를 기록한 것은 금속노조였는데, 통일 직후 1백만 여명 증가되었던

노조원은 그 이후 매년 감소하여 19 9 8년 말 통일 전과 비슷한 조직원 수로 후퇴한다 .

이는 제 3장에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지만, 신탁청 (Tr eu h a n d )의 사유화 결

과 산업기반이 전반적으로 해체되고 , 그로 인해 제조업분야가 급격히 축소된 데서 기

인한다. 대부분의 제조업 분야가 금속노조 산하였던 점을 고려해 보면 , 이런 현상은 싑

게 예상될 수 있는 것이다. 산업구조재편의 결과 9백 7 5만 명에 이르던 취업인구는 6

백여 만 명19 )으로 줄어드는 데, 그 중 절반이 제조업분야에서 발생한 것이다 .

제조업의 급격한 위축으로 동독지역 노조원들이 급감하는 사태를 맞은 금속노조와는

달리 , 교원노조 (GE W )와 공공노조(Ö TV)의 조직률과 노조원 수는 통일 초와 큰 차이

를 보이지 않았다. 통일 이후의 사회경제 재편과정에서 이 분야는 금속노조에 비해 상

대적으로 대량실업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반증이다. <표 2 >는 19 9 0년에서 19 9 8

년까지 산업별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의 변화추이를 정리한 것이다 .

<표 2> 산별노조별 조합원수 변화추이 (1990- 1998: 매년 12월 3 1일 기준)

1990 1991 1994 1996 1998
IG BSE 462 751 790 000 652 964 *IG BAU 692 466 614 650
IG CPK 675 949 870 000 742 367 694 897 ** IG BCE 955 734
GEW 189 155 340 000 316 196 296 232 281 236
GGLF 44 054 135 000 90 281 -
HBV 404 695 735 000 545 270 505 405 471 333
IG Metall 2 726 705 3 700 000 2 995 738 2 752 226 2 772 916
ÖTV 1 252 599 2 000 000 1 877 651 1 712 149 1 582 776

*IG BAU (In d u s t r iegew er k sch a f t B a u en , Agr a wir t sch a ft , U m w elt )는 19 9 6

년 IG B SE와 GGLF가 통합되어 만들어진 산별노조이다 .

** IG B CE는 19 9 8년 IG BAU와 IG CP K가 통합되어 만들어진 산별노조이다.

출처 : Kit t n er , Mich a el (ed . ) , Gewer k sch a ft sj a h rb u ch 19 9 1 , 19 9 2 , Köln ;

St a t is t i sch e s B u n d es a m t , S t a t i s t i sch es J a h r b u ch 19 9 5 , 19 9 7 , 19 9 9 .

19 ) Wa gn er , Alexa n dr a , Der ost deu t sch e Arbeit sma rk t im Tra n sfor ma t ion sprozess ,
in Nolt e & Sit t e et a l . (ed s .) , op . cit . , p . 2 59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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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이후 급속히 팽창된 독일노총의 규모가 언제까지 유지될 것인가라는 의문은 독

일노총과 동독자유노총 통합 이후 계속돼 오고 있다. <표 3 >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통

일 이후 4백여 만 명의 새로운 조직원을 맞은 독일노총은 19 9 1년에서 19 94년까지 3

년 사이에 약 2백만 명의 조직원을 잃는데, 이 중 약 1백 7 0만 명이 동독지역 조합원

들이었다 . 이 숫자는 통합 초기 새로 가입한 조직원 중 4 0 %가 노동조합으로부터 탈퇴

함을 의미하다 . 그 결과 독일노총의 조직률은 통일이전 수준으로 후퇴했고 , 특히 동독

지역의 경우 통일 직후 6 0 .2 %까지 올라갔던 조직률은 19 94년 12월 3 1일 현재

4 3 . 1%로 3년 사이에 17 %의 조직률 감소를 나타낸다.

급격한 노동조합 조직원의 이탈은 무엇보다도 동독지역의 급격한 경제·사회 변화에 기

인하지만,2 0 ) 다른 한편 동독노동자들의 통합 독일노총에 대한 기대와 현실정치에 있어서

조직원들의 이익대변을 위한 노동조합의 정치적 한계 사이에 놓인 간극 역시 중요한 요인

이었다.2 1) 다시 말하면 대량의 조직이탈은 동독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친 시장적 산업구조

재편과정의 객관적 굴레 및 새로운 상황 즉 새로운 노사관계, 새로운 사회제도 및 정치문

화에 대한 동독주민들의 이질감과 그리고 구 동독지역 노동대중의 노조에 대한 기대와 독

일노조의 능력간의 괴리에서 기인하는 협주곡의 결과이다. 여기에서 통일이후 동독재건과

사회경제적 재편과정에서 겪게되는 독일노동조합의 딜레마와 한계를 읽을 수 있다.

<표 3> 독일노총(DGB) 조합원 수의 변화 추이 (1990- 1998: 매년 12월 3 1일 기준)

년도 노조원 수
변화 추이

명 %
19 9 0 7 9 3 7 9 2 3 + 5 5 3 9 6 + 0 .7 0
19 9 1 1 1 8 0 0 4 13 + 3 8 6 2 4 9 0 + 4 8 .6 6
19 9 2 1 1 0 15 6 12 - 7 84 8 0 1 - 6 .6 5
19 9 3 10 2 9 0 15 2 - 7 2 5 4 6 0 - 6 .5 9
19 94 9 7 6 8 3 7 3 - 5 12 7 7 9 - 5 .0 7
19 9 5 9 3 54 6 7 0 - 4 13 7 0 3 - 4 .24
19 9 6 8 9 7 2 6 7 2 - 3 8 1 9 9 8 - 4 .0 8
19 9 7 8 6 2 3 4 7 1 - 34 9 2 0 1 - 3 .8 9
19 9 8 8 3 10 7 8 3 - 3 12 6 8 8 - 3 .6 3

출처 : Keim , H elm u t & H eik o St effen s (ed .) , Wir t sch a ft D eu t sch la n d :

Da t en - An a ly s en - F a k t en , Köln 2 0 0 0 , p . 2 8 0 .

2 0 ) P er n er , op . ci t . , p . 39 0 참조 .

2 1) Ma r t en s , Helmu t , Gewerk sch a ft lich er Or ga ni sa t ion sa u fba u u n d Mitbest immu n g
in Ost - Deu t sch la n d : 17 Th esen , in Rein er H offma n n & N orb er t Klu ge et a l .
(ed s .) , P r oblem st a r t : P oli t i sch er u n d sozia ler Wa n d el in d en n eu en
Bu n d e sän d er n , Köln 19 94 , p . 3 15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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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에서도 나타나듯이 , 노동조합으로부터의 조직원들의 이탈 현상은 9 0년대 말까

지도 그치지 않고 계속되었으며 , 그 결과 통계에 의하면 19 9 8년 말 현재, 노동조합 조

직원은 19 9 0년 다시 말하면, 통일 이전 서독지역에서만 등록되었던 조합원 수와 비슷

한 8백 3 0만 명에 불과하다 . 통일특수에 의해 확장되었던 조합원 수는 통일 10년도

채 되지 않아 다시 통일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갔다. 이에 상응하여 , 산술적인 당연한

귀결이지만, 독일 전체의 노조 조직율은 통일 이전 보다 낮게 되었다. 통일 초기 노동

조합의 조직원 급증 현상은 분위기에 편승한 일시적인 거품이었던 것이다 .

통일 이전까지 독일노총과 그의 단위노조들은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적

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들의 안정된 조직구조와 노·사·정 관계에서의 적극적

인 역할은 위기에 처한 다른 서구산업국가의 노조들에게는 하나의 모범으로 보였다 .

서독의 노동조합은 현대산업사회의 요구조건에 부응하는 미래토론을 시작으로, 환경운

동, 여성운동 그리고 증가 추세에 있는 사무직 노동자 문제를 거론하고 , 임금 기술 노

동정책의 새로운 형태들에 관한 준비작업을 전개하고 있었다. 하지만 노동조합의 개혁

과 관련된 이들 작업들은 독일 통일을 통해 새롭게 나타난 문제들 때문에 일시적으로

나마 중단되어야만 했다 .

독일통일은 노동조합에게는 서독의 독일노동조합총동맹(D GB )과 자유독일노동조합

총동맹(F D GB )의 단순한 양적 팽창 결합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 산업구조재편에 따른

강제실업은 노동시장의 여건변화를 이는 또한 독일노조전체에 특히 임금정책에 있어

보다 더 수세적인 자세를 강요케 했다. 이 과정은 4장의 동독지역의 임금동일화 과정

분석에서도 잘 나타난다 . 동·서독지역의 이질적 산업구조와 상이한 발전단계 하에서

이루어진 양 조직의 급속한 결합은 독일 노동조합전체를 혼돈 속으로 몰아넣었다. 7 0

년대 중반이후 더욱 심화된 세계경제의 경쟁과 신자유주의 (N eolib er a li sm u s )를 기초

로 한 각국의 적응전략(An p a s su n gss t r a t egie ) 및 탈포드주의 (P os t - F or d ism u s )로

일컬어지는 새로운 자본축적 양식 하에서 자기의 활로를 고민하던 서독노동조합과 생

존문제를 해결해야 할 구 동독사회 사이에서 제기되는 사회 정치적 이슈는 상이할 수

밖에 없으며, 그런 한에서 부각되는 사회문제에 대해 공동으로 대처해야할 노동조합의

조직 동원력(Mob ili s ie r u n gsk r a ft )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 한마디로 요약하면 ,

통일사회에서 임금 결정의 당사자로서의 독일노총은 보다 다층적이고 복잡한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던 것이다 .

독일노총 지도부(H a u p t v or s t än d e )의 지적처럼 , 동독지역의 새로운 조직원들은 생

태문제라든지 문화적 개방성 등에 관한 토론에 관심이 없다. 그들에게는 전통적인 노

동조합 정치가 중요하다 : 일자리, 임금, 생활수준에 대한 걱정 등 2 2 ) 이런 상황은 만

코프의 지적처럼 전체 독일에서 긴급하게 요구되어지는 노동조합의 개혁정책을 어렵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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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2 3 ) 통일과 함께 통합된 독일 노동조합은 비동시성의 독일 (D eu t sch la n d

d er U n gleich zeit igk eit en ) 24 )에서 두 가지의 다른 속도의 정치를 추진하여야 하는

딜레마에 빠지게 되었던 것이다.

2.2. 동독지역에서의 사용자단체들의 결성과정

베를린 장벽 붕괴 이후 독일 통일과정에서 다른 연합 단체들과 마찬가지로 사용자단

체들도 동독지역에서의 조직 개편의 필요성을 인식했으며 , 노동조합 재편의 다른 한편

에서 임금협상의 상대자로서의 사용자 단체들 역시 자체적으로 조직정비에 나섰다 . 통

일과정에 있어서 구 동독지역에서의 연합 단체의 구성이라는 조직적 문제가 19 8 9년

사용자 단체들에게도 도전으로 다가왔던 것이다 . 사용자 단체들의 건설은 노동조합 보

다 더 어렵게 진행되었다. 이는 사회주의를 추구했던 동독사회의 독특한 사회조직 원

리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사용자 단체의 경우 선행하는 조직체가 없었기 때문이고 , 동

시에 건설과정에서 동독지역 내에 유사한 사용자단체간의 경쟁으로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이다 .

19 5 0년 설립된 독일사용자단체 연합( die B u n d esv er e in igu n g d er d eu t sch en

Arb eit sgeb erv erb a en d e = BDA)은 전 독일의 모든 사용자단체 들의 상급조직으로

서, 노동자측의 대항세력으로 활동하는 사용자들의 연합조직이다 . 독일 노사관계에 있

어 노동조합과 사용자 단체는 자율적인 파트너로서 사회의 노동문제 해결의 직접적 당

사자들이다. 동독지역에서의 사용자 단체 설립과정은 짧은 시간적 압박 하에서 이루어

졌는데, 이는 19 9 0년 2월 6일에 있은 경제·화폐·사회통합을 위한 제안이 19 9 0년

7월 1일을 기점으로 동독지역에도 결사의 자유(Koa lit ion s fr e ih e it )와 임금자율권

(T a r ifa u t on om ie )이 자동적인 도입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

사회주의에 있어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는 기본적으로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 동독

사회주의 붕괴 시까지 동독지역에는 어떠한 경영자 단체나 사용자단체가 존재하지 않

2 2 ) F ich t er , Mich a el & Ma r ia Ku r bj u h n , Die Gewerk sch a ft en im E in igu n gsp r ozeß :
Au sd eh n u n g mi t a lt en Or ga n i sa t ion s s t r u k t u r en u n d n eu en
In t egr a t ion sp r oblem en , in Volk er E ich en er (ed .) , Or ga n i sie r t e In t er e s sen in
Ost d eu t ch la n d : P r oblem e d er E in h eit , Ma rb u r g 19 9 2 , p . 16 0 .

2 3 ) Ma h n k op f , Bi r git , Gew erk sch a ft en im We st - Ost - Sp a ga t , in Th om a s L eif &
An sga r Klein e t a l . (ed s .) , Refor m d e s DGB : H er a u sfor d er u n gen ,
Au fb r u ch splän e u n d Mod er n i sie r u n gsk on zep t e , Köln 19 9 3 , p p . 14 9- 154 참조 .

24 ) Beck , Ulr ich , Ein Deu t sch la n d der Un gleich zeit igk eit en , in Die Ta geszeit u n gen ,
1990 12 .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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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다 . 이런 상황 속에서 동독지역 경영자들에게 있어서 독자적인 경영자 이익을 대변

하는 조직체의 건설이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 결과 19 9 1년 초까지 동

독지역의 사용자 단체들은 동독지역 경영자의 자율적이고 독자적인 이익대변을 실행하

지 못했다.

이러한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이미 19 8 9년 12월에 서독 지역 유관단체의 도움으로

사용자 단체 결성을 위한 첫 번째 시도가 있었다. 이 단체의 주요 목표는 영업과 지점

설립의 자유 및 경영활동을 위한 전제조건으로서의 수익에 대한 높은 세금의 삭감이었

다. 이들 초기 단체들은 19 9 0년 3월이래 도시, 지역, 국가 차원에서 기업들

(B et r ieb e )의 민영화(P r iv a t is ier u n g )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독려하는 역할을

했다 .

이를 주도적으로 수행한 단체는 19 9 0년 1월에 설립된 동독 경영자연합

(U n t er n eh m er v er b a n d d er D D R )과 동독 자영업자 연맹 (B u n d d er

Selb s t a en d igen d er DDR )이었다 . 이들 두 단체에 있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사

적인 자영업자 및 상인 그리고 소생산자들을 산업별 영역을 넘어선 조직체의 구성에

있었다. 이 외에도 각각 산업별 이익을 위해 조직된 수많은 지역별 직업단체들

(F a ch v erb a en d e )도 설립되었다. 서독지역의 사용자 단체들이 동독지역에서 경영자

단체의 건설을 위해 노력했고 , 그 결과 19 9 0년에 이미 10 0여 개 이상의 지역별 또

는 직업별 사용자 단체가 활동하게 되었다.

이들 조직들은 초창기에 우선적으로 경제 정책적인 면에 그 역할을 한정하였다. 그

이후에 사용자 단체들의 기능은 확대되었고 , 그들의 관심 또한 다른 분야로까지 점차

적으로 다양해졌다. 그러나 이들에게 있어서는 언제나 가장 주요한 목표가 획득한 시

장경제의 틀 내에서 경영의 자유를 위해 국가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 독립된 임금자율

권의 유지와 노동조건 협상의 주역으로 그 중심이 되는 것에 있었다.

동독지역에서의 이러한 사용자단체 구성의 과정은 동독의 노동조합들이 서독의 자매

조직의 도움을 받아 점차적으로 임금 및 단체협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시도가 구

체화됨에 따라 더욱 촉진되었다. 임금과 단체협상의 상대 조직인 노동조합이 동독지역

에서 착실하게 재건되는 것에 자극 받아 , 사용자 단체들은 동독지역에서 지지부진하던

그들의 조직건설 작업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한 것이다 . 이는 콤비나트와 인민 소유의

기업의 경영자 연합체였던 동독의 경영자협회 (U n t er n eh m en sfor u m d er DDR )가 현

재의 사용자단체로 조직되어지는 결정적인 이유 중의 하나였다 . 동독지역에서의 사용

자 단체 건설과정에서, 원칙적으로 상이한 상급조직을 가진 두 개의 상호 병존하는 조

직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사용자 단체들 사이에는 공통적이었다. 이익대변의

효율성을 위해 동독지역 사용자 단체 사이에서도 역시 하나로 통일된 조직이 선호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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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것이다.

형식적인 면에 있어서 사용자 단체들의 설립은 부분적으로는 동독지역의 연합체들

자체의 힘에 의해서 그리고 부분적으로는 서독지역에서의 주도적인 역할에 의해서 이

루어졌지만, 실제적으로 동독지역에 있어 사용자단체의 건립은 서독의 사용자 단체들

에 의해 추진되었다 . 19 9 0년 구 동독지역에 대한 전 독일 사용자단체 연합(BDA)의

주요 임무는 새로운 법적, 경제적 및 사회적 체제에 대한 사용자들 간의 인식 공유에

대한 매개역할이었다. 상이한 체제간에 이루어지는 통합의 초기단계에서 예견될 수 있

는 대목이다. 그 결과 기존의 서독지역 연합단체들의 구성원이었던 10 0개 이상의 직업

적, 지역적 사용자단체들이 구 동독지역에 설립되었다 .

19 9 0년 중반에 구 동독지역에 사용자 지역 연합체의 건립이 시작되었다. 베를린과

브란덴부르크 주에서는 사용자단체가 하나로 결합(F u s ion )했지만 , 구 동독의 나머지

4개 주에서는 각각 주별로 독자적인 사용자단체가 건립되었다 . 이들 새로운 주 조직들

은 19 9 0년 연방 회의에서부터 정식 조직원으로 수용되었다. 동독지역으로의 조직확대

의 결과 독일 사용자 단체연합은 15개의 주 지부를 갖춘 조직으로 개편되었다.2 5 ) 시

간적으로 19 9 0년 말에 동독지역에서의 사용자 단체들의 설립과정은 완료되었다.

독일 노총이 동독 자유노총과의 통합과정에서 보여 준 바와 같이, 전 독일의 사용자

를 대표하는 독일 사용자 단체연합은 그들의 조직원들에게 구 동독지역에 조직체 연합

건립에 관한 제반 사항을 대해 자문했고, 지원했다. 사용자 단체연합은 조직원들의 경

험교류를 장려했고, 베를린에 새로 문을 연 연방조직의 사무실은 동독지역에 새롭게

건립된 사용자 단체들에게 이와 관련하여 접촉과 정보장소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다 . 노

동조합과 마찬가지로 동독지역에서의 사용자 단체연합의 건립과정 역시 서독의 관련

조직체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음을 알 수 있다. 동시에 그 가정을 거쳐 통일시

대에 동독 지역에서의 임금협상의 제도적 장치는 완결되었다.

3. 통독 이후 동독지역 노동시장의 변화

독일통일 이후 추진된 사회경제적 재편의 결과는 무엇보다도 노동시장에 엄청난 변

화를 몰고 왔다. 통일을 통한 동독지역 노동력의 자동적인 유입으로 인한 양적 증가

이외에 산업구조의 재편으로 야기된 유휴노동의 증가는 노동시장의 급격한 변화를 수

2 5 ) Keim , H elm u t & H eik o St effen s (ed s .) , Wir t sch a ft Deu t sch la n d : Da t en -
An a ly sen - F a k t en , Köln 2 0 0 0 , p . 2 72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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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했던 것이다 . 앞서 지적했듯 임금결정의 당사자인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의 제도적

이식과 동시에 노동시장의 문제는 동독지역 임금결정에 있어 결정적인 두 축이었다 .

일반적으로 노동시장의 여건이 좋은 상태 즉 완전고용에 가까운 상태에서는 노동조합

의 요구 수준이 높고, 또한 영향력이 매우 큰 반면, 대량실업 등의 불완전 고용상태에서

의 노동조합의 행위와 영향력은 그 반대이다. 노동시장에서 상이한 이해를 대변하는 사

용자 단체의 입장과 행위는 노동시장의 상태에 따라 노동조합과 반비례하는 모습을 보

인다. 분명히 노동시장의 상태는 임금결정의 제도적 측면과 함께 임금협상 당사자의 행

동반경을 결정짓는 결정적인 요소이다. 이런 의미에서 독일 통일 이후 노동시장의 변화

문제는 동독지역 임금동일화 과정 연구에 앞서 필수적으로 분석되어져야 할 부문이다.

구 동독지역에서의 고용상황은 19 8 9년에서 19 9 8년까지 9백 2십만에서 5백 8십만으

로의 고용된 수가 급격히 줄어들었다는 데에 그 특징이 있다. 대량실업, 조기 퇴직, 단축

노동, 서독지역으로의 젊은 노동력의 유출 그리고 동독지역에 살며 생업을 위해 서독 지

역으로 출·퇴근하는 동독인 들의 증가 등의 문제가 동독지역 노동시장의 상태를 언급할

때 제기되는 주요 문제들이다. 실업은 누구보다도 연령별로는 고령의 노동자들과 여성들

그리고 미숙련 노동자들에게 집중되어 있다. 통일 이후의 사회·경제적 재편과정과 결과

로써, 높은 실업문제가 구 동독지역의 사회적, 경제적 및 정치적 주요문제로 되고 있다.

이러한 구 동독사회 노동시장의 급격한 변화에는 몇 가지 요인이 있다. 그 중 무엇

보다도 중요한 것은 사회주의 경제체제와는 상이한 서독의 시장경제로의 급격한 편입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에서이고, 둘째는 기존 동독지역 산업구조의 급격한 구조 재편과

정에서 찾을 수 있다. 구 동독지역의 경제의 재 구조화와 현대화를 위한 조치들은 다

음과 같다 ; 재산의 사유화, 비효율적 인원배치의 해소, 노동력의 숙련화, 기간산업의

건설 및 현대적이고 수익성 있는 생산구조의 건설 등 .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의 고

통스런 변화과정과 동시적으로 추진된 구조조정 정책은 수익성 없는 기업의 폐쇄와 그

로 인한 대량실업을 야기했다 .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경제- , 화폐- , 사회통합으로 촉진되어진 통일경제에서

구 동독지역의 국영기업은 커다란 어려움에 빠졌었다 . 이들 기업들은 낡은 생산시설과

기술 때문에 자유로운 시장경제의 경쟁에서 이겨날 수 없었고 , 결국 거대한 재조직화

문제에 당면했던 것이다 .

이러한 상황 속에서 , 구 동독정권 시절의 중앙 집중식 경제체제를 서독식의 시장경

제 체제로 재구조화하는 데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기구는 19 9 0년에서부터 19 94

년까지 임무를 수행한 신탁청(Tr eu h a n d )이었다. 이 기구의 임무는 19 9 0년에 결정된

신탁청법과 통일협약(E in igu n gsv er t r a g )에 의한 것으로 , 주요 임무는 인민 공동소유

재산의 재조직화와 민영화 작업에 있었다. 한마디로 사회주의적 계획경제를 시장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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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전화시키는 주도적인 역할을 신탁청이 맡은 것이다 . 동독지역의 재구조화 과정은

역사에 선례가 없는 것으로 4년 반의 활동 기간동안 신탁청은 8 5 0 0의 국영기업과 약

4백만의 종업원을 재구조화했고, 민영화했다 .

19 9 5년 연방 중앙은행의 보고에 의하면 , 19 94년 말까지 총 12 3 5 0 신탁청 산하 기

업 중 2 0 0개가 팔리지 않은 상태였지만 , 기업 일부분의 민영화까지를 고려하면, 총

15 0 0 0개의 민영화가 신탁청에 의해 이루어졌다. 여기에 약국이나 숙박업소 및 상점

등의 작은 민영화까지를 덧붙이면 민영화 숫자는 2 5 0 0 0으로 증가한다 . 물론 부동산이

나 토지까지를 고려하면 민영화 숫자는 9 0 0 0 0건에 이른다.

통독 이후 대량실업으로 특징지워지는 동독지역 노동시장 구조의 급격한 변화와 신

탁청의 활동 , 특히 민영화 정책과는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다 . 19 9 0년 통일 당시 동독

지역의 약 9백만 경제활동인구의 4 5 %에 달하는 4 10만이 신탁청 산하기업의 종업원이

었다 . 9 0년 경제·화폐·사회통합 이후 9 2년 말까지 신탁청 산하기업이 민영화되면서

대량해고가 발생하는 데 , 통계에 따르면 통일초기 즉 , 9 0년 통일의 시점부터 9 2년 말

의 불과 2년사이 신탁청 산하기업의 민영화 과정에서 발생한 실업이 구동독지역 전체

실업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동독지역의 대량 실업문제의 원인을

논하는 데에 있어 신탁청이 추진한 정책들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등장한다. <표 4 >

는 19 8 9년에서 19 9 7년까지 동독지역의 고용변화 추이를 주별로 나누어 정리한 것이

다. 주 별로 약간 상이한 변화과정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전 지역에서 급격한 고용 감

소가 유사하게 이루어 졌음을 알 수 있다 .

<표 4> 동독지역 고용 변화 추이 (1989- 1997)

동독 주 이름
19 8 9- 19 9 3 19 9 3- 19 9 7 19 8 9- 19 9 7

고용 변화추이 (% )

멕클렌부르크-포어폼머른

브란덴부르크

동 베를린

작센-안할트

튀링겐

작센

동독지역 전체

- 3 8 .4
- 3 3 .6
- 3 9 .3
- 3 6 .4
- 3 8 . 1
- 34 .9
- 3 6 .3

1 .7
- 1 .0

- 12 .6
- 5 .4
- 1 .7
- 0 .8
- 2 .5

- 3 7 .4
- 34 .2
- 4 7 .0
- 3 9 .9
- 3 9 .2
- 3 5 .5
- 3 7 .9

출처 : Gor n ig , M a r t in & H a r t m u t H a eu s s er m a n n , "R egion a le U n gle ich h eit en

vor u n d n a ch der Wied erv er ein igu n g in Deu t sch lan d" , in Bu n desa n st a lt

fu er Ar b ei t , D ie a r b e it s m a r k t - u n d b e s ch a eft igu n g s p oli t i s ch e

H er a u s for d er u n g in Os t d eu t sch la n d , B a yr eu t h 19 9 9 , p . 17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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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이후 구 동독지역에서 일반화된 대량실업이라는 추세는 산업분야에 따라 상이한 속

도와 형태로 진행되었다. 예를 들어, 198 9년에서 19 96년까지 농업과 임업분야에 종사한

인원이 97 6 ,0 00명에서 2 10 ,0 00으로, 상품을 생산하는 업종 - 제조업, 건설업, 광업 등 -

에서는 4백 39만명에서 2백 14만명으로, 그리고 운수업과 상업에서는 1백 50만에서 1백

10만명으로 각각 줄어들었던 반면, 서비스업에서만 유일하게 일자리가 늘어났다. 이 분야

에서의 고용은 6 1만 9천명에서 1백 3 6만명으로 늘어 나는 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산업에서 발생한 4백만의 실업자를 구제하는 데는 역부족이었다. 산업별로 상이하게 나타

나는 고용변화는 기본적으로 구 동독지역 산업재편과 투자내용의 결과물이다.

통일 이후 정부와 신탁청 주도 아래 추진된 동독경제 재건프로그램에서 투자 중심부

문은 제조업 분야가 아닌 사회간접자본 확충과 주택의 개·보수 작업이었다. 이 과정은

고용구조 변화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나타났다. 제조업 부문에서 19 8 9- 9 5년 사이 부문

종사자의 약 2/ 3에 해당하는 약 24 0만의 실업자가 무더기로 양산되어, 결국 9 6년 제

조업 종사자는 동독지역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16 %만을 차지하였다. 이는 2 7 %을 유

지하고 있었던 구 서독지역에 비해 훨씬 낮은 수준이다 . 구 서독지역에 비해 훨씬 열

악한 상태에 놓이게 된 것은 통일경제에서 동독지역에서 진행된 산업별 투자 과정과

무관하지 않은 것이다. <표 5 >는 19 9 1년에서 19 9 5년까지 구동독지역에 이루어진 산

업별 투자규모를 분석한 것이다 . 여기에서 알 수 있듯 , 통일 이후 동독지역의 투자에

있어 중요하게 취급된 부문은 제조업 분야가 아닌 서비스업 부문이었다 . 예를 들어,

19 9 1년에서 19 9 5년까지에 있어 매년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액은 제조업 분야보다 항

상 많았으며 , 19 9 5년의 경우에는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 비중이 제조업에 비해 3배 이

상이었을 때도 있었다. 이 결과는 산업별 노동시장구조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나타났다 .

<표 5> 구동독지역 산업별 투자규모 (단위: 10억 DM)

19 9 1 19 9 2 19 9 3 19 94 19 9 5

임농업 1 .5 1 .3 5 1 .4 1 .5 1 .8

2차산업
에너지/ 광업

제조업
건설업

2 9 .7
8 .9

17 .2
3 .6

3 5 .8
10 .0
2 1 .5

4 .3

3 9 .7
1 1 .3
2 2 .8

5 .6

4 9 .2
19 . 1
24 .6

5 .5

5 6 .2
2 2 .3
2 7 .5

6 .4

상업 4 .4 5 .0 4 .9 6 .0 5 .8

교통 ; 통신 16 .2 2 1 . 1 2 2 .3 2 6 .7 2 8 .8

서비스업 2 2 .4 3 1 .5 4 3 .4 6 3 .4 7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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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9 1 19 9 2 19 9 3 19 94 19 9 5

사기업 총합 74 .2 94 .8 1 1 1 .7 14 6 .8 17 1 .5

국공영 및 비영리 14 .3 19 .7 2 1 .6 3 2 .2 3 5 .0

합계 8 8 .5 1 14 .5 13 3 .3 17 9 .0 2 0 6 .5

출처 : N olt e , D . & R . S it t e , Au fsch wu n g Ost : Bila n z u n d Au sb lick , in

N olt e , Diet er & R a lf S it t e et a l . (ed s .) , Wir t sch a ft lich e u n d sozia le

E in h eit D eu t sch la n d s : E in e B ila n z , Köln 19 9 5 , p . 3 8 .

구 동독 사회주의 체제에서 제조업은 타 업종에 비해 비중이 상대적으로 컸던 만큼 ,

신탁청의 주도한 민영화 정책의 가장 커다란 피해 부문이었다 . 이 과정에서 고용과 특

히 동독지역의 미래를 위해 특히 중요한 제조업 분야는 그로써(Gr os s er )가 표현한 것

처럼 몰락하다시피 했다.2 6 ) 제조업분야의 가치창출의 급격한 붕괴 때문에 산업해체화

(P h a s e d er D ein d u s t r ia lis ier u n g )로 표현될 수 있는 19 9 0/ 19 9 1년 몰락 이후 , 독

일 마르크화의 도입 이후 정확히 1년 후인 19 9 1년 여름에 경제 혁신의 단계 (P h a s e

d es wir t sch a ft lich en E r n eu er u n g )는 시작되었다 . 이때부터 통일 초창기 급속도로

진행된 국내총생산의 쇠퇴는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다 . 하지만 동독지역 경제와 사회

의 성공적인 회복을 위해서는 5 0년대 라인강의 기적을 이룬 서독지역에서와 같이 경

제성장률이 매년 7- 8 % 정도 유지되어야만 했다 .

이 회복기에 있어 동독지역의 경제성장률은 19 9 2년에서 19 9 5년 사이에 평균 약

8 %이었고, 이는 서독지역의 성장률에 비해 6- 10 %를 상회하는 것이었다 . 동독지역 경

제 성장의 기관차는 건설경기였다. 도로 건설, 생활 집들의 개·보수 등 통일 후의 건

설 붐은 다른 건설관련 제조업 분야의 경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 19 9 5년 건

설업에 대한 수요는 정상화되었다. 19 9 5년 이래로 동독지역의 경제는 높은 재건과 부

분적으로는 서독지역에 비교할 때 현대적인 시설을 갖춘 기업에도 불구하고 순탄하지

가 않다. 건설 경기의 후퇴는 다른 분야의 성장을 통해서 보충되지 않았다. 그 결과

19 9 6년에서 19 9 7년 사이 동독지역의 전체 경제성장률은 2 %로 내려갔고 , 서독지역보

다 오히려 낮은 수준으로 접근했다. 회복과정은 중단되었다. 아래의 <표 6 >은 연도별

동·서독지역 경제성장률의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

2 6 ) Gr os ser , Die t er , "Die wir t sch a ft lich e E n t wick lu n g d er n eu en Bu n d e sla en d er
19 9 1- 19 9 7" , in Die t er Gr os ser , Da s Wa gn is d er Wa eh r u n gs- , Wir t sch a ft s- u n d
Sozia lu n ion , St u t t ga r t 19 9 8 , p . 4 64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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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동·서독지역 국내총생산 변화추이 (전년대비 %)

동독지역 서독지역

19 9 1 - 19 .0 3 .0

19 9 2 7 .8 1 .8

19 9 3 8 .9 - 1 .9

19 94 9 .9 2 .2

19 9 5 5 .3 1 .6

19 9 6 2 .0 1 .5

19 9 7 2 2 .5

출처 : S t a t i st i sch es B u n d es a m t (ed . ) , D a t en r ep or t 19 9 9 , p . 2 5 2 .

마찬가지로 <표 7 >도 통일 초기 빠른 속도로 진행된 동독지역 경제성장 속도가 시간

이 지남에 따라 둔화되어 갔음을 잘 나타내 주고 있다. 19 9 2년에서 19 94 (5 )년까지의

변화 속도와 19 9 5년 이후의 변화 속도를 비교해 보면, 상대적의로 늦추어진 경제성장

률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표 7> 동독경제 지표(1991=100)

19 9 2 19 9 3 19 94 19 9 5 19 9 6 19 9 7 19 9 8 19 9 9

국내총생산 10 8 1 18 12 9 13 6 13 9 14 1 14 3 14 7

출처 : Riedel , J uergen , "Wirt sch aft s- un d St rukt urpolit ik Im Transformat ionsprozess

d er n eu en Bu n d e sla en d er" , in Bu n d e sa n s t a lt fu er Arb eit , D ie

a rb e it sm a r k t - u n d b esch a eft igu n gsp olit isch e H er a u s for d er u n g in

Os t d eu t sch la n d , B a yr eu t h 19 9 9 , p . 4 15 .

이러한 경제 전체의 성장률 이면에는 산업별, 업종별로 각각 상이한 발전양상을 보

인다 . 제조업 분야 내에서의 각 산업별 성장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가 있었다 . 대체로

서독지역에서 평균이상의 성장률을 보인 산업들은 동독지역에서도 역시 앞서 나갔고,

서독지역에서 사양화되고 쇠퇴한 산업들 역시 동독지역에서 어떤 기회를 갖지 못했다.

섬유 , 의류 , 기계공업 , 조선 및 화학 산업은 동독시절에도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

율이 매우 높았다. 제조업 분야 이외의 산업분야에서는 건설업만이 팽창했다. 서비스업

또한 기대만큼 발전하지는 못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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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독일통일 후의 실업율(%) 추이 (1991- 1998)

년도
전 독일 구 서독지역 구 동독지역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19 9 1 7 .3 6 .4 8 .5 6 .3 5 .8 7 .0 10 .3 8 .5 12 .3

19 9 2 8 .5 7 . 1 10 .2 6 .6 6 .2 7 .2 14 .8 10 .5 19 .6

19 9 3 9 .8 8 .6 1 1 .3 8 .2 8 .0 8 .4 15 .8 1 1 .0 2 1 .0

19 94 10 .6 9 .5 12 .0 9 .2 9 .2 9 .2 16 .0 10 .9 2 1 .5

19 9 5 10 .4 9 .6 1 1 .4 9 .3 9 .3 9 .2 14 .9 10 .7 19 .3

19 9 6 1 1 .5 1 1 .0 12 . 1 10 . 1 10 .4 9 .9 16 .7 13 .7 19 .9

19 9 7 12 .7 12 .2 13 .3 1 1 .0 1 1 .2 10 .7 19 .5 16 .6 2 2 .5

19 9 8 12 .3 1 1 .9 12 .8 10 .5 10 .6 10 .3 19 .5 17 .4 2 1 .8

출처 : S t a t i st i sch es B u n d es a m t (ed . ) , D a t en r ep or t 19 9 9 , Bon n , p .9 8 .

구 동독지역의 노동시장의 상태는 여전히 어려운 상태에 있다. 변함없이 노동시장은

대량실업이 지배적이다. 19 9 8년에 1백만명을 약간 밑돌았었던 실업자는 19 9 9년 12

월 현재 약 1백 4십만으로 늘어났고, 실업률은 19 9 8년 현재 19 .5 %로서 , 10 .5 %의

구 서독지역과 비교된다 . 또한 동독지역에서 약 1백만명의 근로자는 국가가 특별히 재

정 지원하는 일자리에서 불완전 고용형태로 일하고 있다. 통계자료에 의하면 19 9 7년

당시 동독지역의 약 반정도의 가구가 실업자 또는 연금생활자 가구였다. <표 8 >은 독

일 통일 이후 19 9 8년까지 동·서독지역과 독일 전체를 구분하여 실업률의 추이를 분

석, 정리한 것이다.

통일 이후 동독지역의 노동시장을 요약하면 , 한 마디로 파국상태다. 기본적인 대량실

업 사태에 더해 투자의 미비로 인한 경제성장과 고용의 가능성은 아직도 희박한 상태

이다 . 통일 이후 구동독지역 산업재편과정에서 노동시장은 더욱 분열되었고 , 분열된 노

동시장은 노동자들 사이에 개인주의화 경향을 촉진시키고 있다 . 이 와중에서 단체협약

의 유연화(F lex ib ili s ier u n g )와 노사관계의 3 D화 즉 탈중앙화 , 탈규제화 , 탈규격화

(D ezen t r a lis ier u n g , D er egu lier u n g , D efor m u lier u n g )를 통해 노동조합 길들이기

가 사용자측에 의해 시도되고 있다 . 이러한 구체적인 방식은 4장에서 다룰 동독지역

임금동일화 과정의 전개과정에서도 잘 드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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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통일 이후 동·서독지역 임금동일화 과정

4.1. 임금동일화와 사회통합

통일협약 체결이후 동 서독 지역간에 놓여져 있던 현격한 임금격차 문제는 누구보다

도 독일노총에게 가장 긴급하게 해결해야 할 현안으로 등장했다. 임금격차의 간극을

가능한 한 빨리 메우려는 노력, 그것은 사회적 통일(Sozia le E in h eit )의 대리인이자

견인차로서의 독일노총에게 부과된 의무로 여겨졌다 . 통일 이후에도 서독지역 실질임

금의 1/ 4에 머물렀던 동독지역의 임금수준이 계속하여 낮은 수준으로 지속되는 한 , 노

동시장에서 상대해야 할 자본의 위력에 노동조직의 선택의 폭과 행동반경은 좁아질 수

밖에 없었다. 이론적으로나 실질적으로도 분열된 노동시장이 노동시장에서 노동 측의

이익을 관철해야 하는 독일 노총에게 유리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 통일 이후 심화되는

노동시장의 분열을 막는 것은 독일노총에게 긴급한 과제로 되었으며 , 독일노총의 임금

통일 정책은 이를 위한 가장 중요하고 유효한 수단이었다 .2 7 )

하지만 통일이라는 특수 상황 속에서 급격한 정세변화와 예상치 못한 문제들의 돌출

로 인해 독일노총이 목적한 방향으로 임금정책을 추진하는 데는 많은 난관이 놓여 있

었다 . 노동 임금조건에 있어 서독수준에의 신속한 동일화에 대한 동독노동자들의 지나

친 기대, 정치권으로부터의 임금인상 자제 압력 , 동독노동자들의 요구에 대한 서독노조

원들의 회의적인 입장 등 , 이 모든 것은 구동독지역에서 노동조합이 원래 계획한 대로

의 속도나 내용을 가지고 임금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데에 있어 커다란 장애요인들로

작용했다 .2 8 )

2 7 ) 정치경제적 배경에 따라 시기별로 단체협상에 있어 독일 노동조합의 주안점은 달라져 왔다 .
194 5년 전후의 어려운 생활조건에서는 조직의 재건이 제일의 과제였고 , 라인강의 기적 으

로 표현되는 19 50년대에는 정기적인 임금의 상승과 그에 상응하는 노동투쟁 그리고 노동

시간의 단축을 관철하려 노력했다 . 경제기적의 종료와 경제위기의 도래로 표현되는 6 0년대

독일노총은 협주운동 (Kon zer t i e r t e Ak t ion ) 을 중심으로 하여 위축된 임금정책을 추진했

다 . 전반적인 세계경제의 위기와 경영 측의 합리화정책 및 대량실업으로 특징지워지는 70
년대 독일 노동조합은 어려운 상황에 봉착하여 , 초창기에는 정면돌파를 위해 적극적인 임금

정책 등을 추진했으나 결국 상황논리에 따라 구체적인 타개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현상유지

에 머물렀다 . 8 0년대 독일 노동조합운동의 무게중심은 노동시간의 단축과 질적인 단체협약

에 놓여졌다 . 주 3 5시간제의 관철 등은 이 시기의 주요한 이슈였다 . 통일을 맞은 9 0년대

독일노총의 제 1과제는 분열된 노동시장에서 나타나는 임금의 이중구조를 가능한 한 빠른

시일 안에 단일화하는 것이었다 . 분열된 노동시장에서 강력한 노동기구는 기대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

2 8 ) Bi spin ck , Rein h a r d , T a r ifp oli t ik in ein er Tr a n for m a t ion sök on omie : E in e
Bila n z n a ch fün f J a h r en Ta r i fp oli t ik in d en n eu en Län d er n , in Nolt e & Sit t e
e t a l . (ed s .) , op . ci t . , p . 19 5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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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독에서 행해지던 단체협약 체결방식을 포함해 노사관계에 관한 제반 제도적인 부분

이 동독지역으로 확대 적용되는 것은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 간에 이미 합의된 사항이

었다 . 19 9 0년 3월 9일 독일노총 의장 브라이트 (E . Br e it )와 독일 사용자단체연합

(B DA ) 의장 무어만 (K . Mu r m a n n )사이의 회담에서 합의되었던 통일된 경제 사회질

서를 위한 공동선언(Gem ein sam e E rk läru n g zu ein er ein h eit lich en Wir t sch a ft s-

u n d Sozia lor d n u n g in b eid en d eu t sch en St a a t en ) 은 단체협상 체결의 당사자들

이 서독 임금체계의 기본구조를 동독지역에 확대 적용하는 데에 공동의 이해를 갖고

있음을 밝힌 것이다 .29 )

그러나 이 선언이 즉각 서독 산별노조가 견지하고 있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동독지역에 자동적으로 확대 적용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 공동선언문은 다

만 산업별 지역별 단체협상 방식에의 합의를 의미할 뿐, 통일 이후 임금동일화 문제와

관련된 동독지역의 임금수준까지 논의되었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 이 문제는 다년

간에 걸쳐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간의 협상테이블로 넘어갔으며, 통일 초기 단체협상

시마다 노동조합 측의 최우선적인 목표로 등장했다. 이후 동독지역의 임금수준 동일화

문제가 노동조직과 사용자 단체간에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로 된 것이다. 여기

에서 가장 중요한 접점은 동일화의 속도에 있었다 .

공식적인 통일협약이 체결되기 이전인 19 9 0년 상반기부터 노동조합들은 강력한 임

금정책의 추진으로 동독지역의 노동 생활조건의 향상을 위해 노력했다 . 통일이 공식적

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통일의 밑그림이 그려지고 통일의 분위기가 성숙된 상황하

에서 동독지역에서의 노동조합의 조직적 재건과 병행하여 실질 생활을 증진시키는 임금

정책의 차원까지 노동조합의 관심영역은 확대되었던 것이다. 이는 동독지역 노동자들

에게는 새로운 방식에 의한 최초의 임금협상이었다. 경제와 화폐통합이 시작되자, 노조는

우선 다음의 세 가지 내용으로 된 임금정책에 관한 긴급프로그램 (Sofor t p r ogr a m m s ) 의

실현에 무게중심을 두었다.

- 경영합리화로부터의 보호와 노동숙련화,

- 주당 노동시간의 단축,

- 실질임금의 보장과 서독 임금수준에의 접근을 위한 첫걸음.

2 9 ) Sch mid , J osef & H ein r ich Tiem a n n , Gew erk sch a ft en u n d Ta r i fverh a n dlu n gen
in d en fün f n eu en Bu n d e slän d er n : Or ga n i sa t ion sen t wick lu n g , p olit i sch e
St r a t egien u n d P or ob lem e a m Bei spiel d er IG Met a ll , In Volk er E ich en er
(ed .) , op . cit . , p . 14 7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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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동독 시절 주당 4 3 .7 5시간이었던 노동시간은 19 9 0년 여름의 협약에서 4 2

시간 내지 4 0시간으로 단축되었다. 또한 각 산업이 놓인 상황에 따라 임금 인상폭은

차이를 보이는 데 , 은행과 보험분야에서는 4 0- 5 0 % , 화학과 제지분야에서는 3 5 % , 제

빵분야 10- 15 %가 각각 인상되었다 . 이 때 노조는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3 내지 6개월

로 단축하는 협약안을 요구, 관철시켰는데 ,3 0 ) 그 이유는 통일정세의 혼동기와 관련한

경제발전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이었다 .

동독지역으로 서독지역 임금체계와 같은 제도적 부분이 이식되는 것과 동시에 19 9 1

년 초부터 임금정책에 있어서는 서독지역 임금수준에 상응하는 동독지역 임금의 인상

문제가 중요하게 부각된다. 통일 이후 빠르게 인상되는 생활비에 직면 , 소득조건의 향

상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단계적 임금동일화(die st u fen weise Loh n a n gleich u n g )

는 동독노동자에게 가장 중요한 관심사로 되었다 . 이 시기를 기점으로 사회적 통합의

핵심 지렛대로써 단계적 임금동일화의 요구가 동독지역 노동자들 사이에서 급격하게

확산되기 시작했다.3 1)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 즉 19 9 1년 상반기에 , 실제적으로 노동조합과 사용자 단체사

이에서는 임금의 단계적 동일화를 내용으로 하는 일련의 협약안이 서명·합의되었다.

19 9 1년 3월 최초로 금속노조 (IG M et a ll )는 금속산업 사용자 단체(Ges a m t m et a ll )

와 19 94년 4월까지 10 0 % 임금동일화를 실현한다는 협의안을 체결했다 .3 2 ) 앞서 지

적했듯, 산업별·지역별 원칙에 따라 체결되는 독일의 단체협상 방식에 의해 체결된

이 금속산업 분야의 임금 동일화안은 타 산업의 모범답안이 되었다. 이후 산업별로 상

이한 기간과 비율에 따라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대체적으로 19 94년 말이 10 0 % 임금

동일화가 실현되는 때로 합의되었다. 이 시기 대부분의 단체협약에서 반영된 동독지역

의 임금수준은 평균적으로 서독지역의 6 0 %였다.

그러나 통일이라는 축제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진 동독지역의 단계적 임금동일화 협

약이 초창기 모든 정파와 언론으로부터 사회통합의 견인차라는 찬사를 독차지했던 것

과는 다르게 , 이후 동독지역에서의 임금동일화 속도를 둘러싼 논쟁과 사회 세력간의

기싸움은 매우 치열했다 . 사회적인 관점에서 논리의 출발점을 찾는 신속한 동일화안과

경제적 가능성과 효율성의 관점에서 노동생산성에 준한 임금인상을 주장하는 논리 사

30 ) 독일에서 단체협약 유효기간은 특별한 규정과 협의가 없는 한 일반적으로 2년이다 .

3 1) Sch röd er , op . ci t . , p . 2 8 참조 .

32 ) Bi spin ck , Rein h a r d , "Zwisch en Ta r ifa n gleich u n g u n d Ta r i fb r u ch : E in e
Be s t a n d sa u fn a h m e d er T a r ifp oli t ik in d en n eu en Bu n d e sla en d er n" , in
Bu n d e sa n s t a l t fu er Arb eit , Die a rb eit sm a rk t - u n d b e sch a eft igu n gsp olit i sch e
H er a u sfor d er u n g in Ost d eu t sch la n d , Ba y r eu t h 19 9 9 , p . 4 3 1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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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서 동독지역의 임금동일화를 중심으로 한 논쟁은 진행되었던 것이다 . 기본적으로

분배론적 관점에서 동독지역의 신속한 임금동일화에 찬성한 입장의 논리적 근거는 다

음 세 가지이다 .

1 . 임금동일화를 통해 노동집약적인 분야 보다 자본집약적인 산업에로의 투자를 유

도할 수 있다 . 그리하여 산업구조가 미래지향적으로 조정될 수 있다 .

2 . 임금동일화만이 동독노동자들의 서독지역으로의 노동력이동을 막는다.

3 . 임금동일화는 도덕적 , 사회 정치적 이유 때문에 요구되어진다. 이를 통해 통일독

일 사회가 크게 동 서 두 계급으로 (Zw ei- Kla s s en - Ges e ll sch a ft ) 나뉘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3 3 )

동 서독 지역간의 임금동일화를 위한 임금정책 실현으로 동 서독간의 무분별한 노동

력 이동을 막고 , 경영자에게는 경영계획의 안정성(P la n u n gs s ich er h eit )을 확보해 주

어야 한다는 것으로 요약된다.34 ) 물론 독일노동조합의 기본적인 임금정책은 이러한 논

리의 연장선 위에 놓여 있었다 . 독일노동조합의 입장에서는 서독수준에의 임금동일화

를 실현해 한편으로는 노동시장에서 발생할 저임금경쟁을 피해야만 했고, 다른 한편

노동시장에서 동독에서 서독으로의 산업예비군 일탈을 막아야 했던 것이다. 서독의 노

동조합들은 임금격차로 초래될 동독 노동력의 서독 이주로 인한 노동시장에서의 저임

경쟁을 막기 위한 정책적 방어막으로 신속한 임금동일화안을 견지한 것이다. 노동시장

의 분열을 가능한 한 빨리 메우려는 것이 노동조합 측의 일차적인 목표였다 . 이러한

입장의 배경에는 언제나 산별 단체협상의 원칙인 동일노동에 대한 동일임금이 강력한

무기로 동원되었다.3 5 )

3 3 ) Key sb er g , Kla u s , U r sa ch en , Au swirk u n gen u n d P er sp ek t iv en d e s sch wier igen
wir t sch a ft lich en An p a s su n gsp r oze sse s in Ost d eu t sch la n d vor d em Hin t er gr u n d
d er Wied er ver ein igu n g , Köln 19 9 6 , p . 2 52 .

34 ) Sch röd er , op . ci t . , p . 32 참조 .

3 5 ) Sin n , Gerlin de , Loh n en twick lu n g u n d Loh n polit ik in den n eu en Bu n deslän dern ,
in Ka rl Hein r ich Oppenlän der (ed .) , Wiederver ein igu n g n a ch sech s J a h r en :
E r folge , Defizit e , Zu k u n ft sp er sp ek t iv en im T r a n sfor m a t ion sp r ozeß , Ber lin &
Mün ch en 19 9 7 , p . 2 6 5 참조 . 이 입장에 반대하는 논리는 통일이후 급격히 늘어난 실업

의 원인을 빠른 임금동일화를 추진한 노동조합의 임금정책에서 찾는다 . 이들에 따르면 동

독지역의 임금협상은 노동생산성의 증가에 의한 것이 아니라 , 시장적 요인 외의 정치적 목

적에 의해 왜곡 상승하였다는 것이다 . 그 결과 동독지역의 노동비용은 생산성 보다 빠르게

상승 , 동독지역의 경영자들은 고용의 축소 외에 다른 선택이 없었다는 것이다 . 철저하게 신

고전학파 (N eok la s sik ) 임금이론에 기초하고 있다 . 이에 대한 대표적인 글로써는

Key sb er g , op . cit . , p . 2 2 3- 2 6 7 ; St ein er , Vik t or & P a t r ick A . P u h a n i , Die
E n t wick lu n g d er Loh n st r u k t u r im os t d eu t sch en Tr a n sfor m a t ion sp r ozeß , 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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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통일경제와 임금동일화 과정

그러나 노사간에 합의되었던 단계적 임금인상안은 금속산업 분야의 사용자단체

(Ges a m t m et a ll )의 강력한 반발로 무산될 위기에 직면했다. 기본적으로 노동 생산성에

준한 임금인상과 경제 상황논리에 근거하여 이미 합의된 임금동일화안에 이의를 제기했

던 사용자 단체 논리l의 핵심은 한마디로 그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것이다. 사용자 단체

는 19 9 2년 여름부터 이미 당사자간에 약속된 합의사항에 대한 수정(R ev ision )을 요구

했다. 요구가 관철되지 않자 19 9 3년 2월 사용자 단체는 일방적으로 합의사항을 파기한

다고 선언했다. 사용자 단체의 약속 파기에 편승하여 콜 보수당 정권은 동독지역 사용

자에 유리한 공장법(B et r ieb sv er fa s su n gsgeset z )을 관철하려 하였다. 단체협약의 자

율권에 대한 직접적 간여는 아니었지만, 간접적으로 노동조합의 운신의 폭을 법률적으

로 옥죄면서 사용자 단체를 두둔하려는 당시 보수당 정권의 속내를 드러낸 것이었다.

19 9 3년 노동조합의 격렬한 파업투쟁은 이의 결과였다 . 작센 주와 멕클렌부르크-포

어폼머른 주에서 10만 여명의 노동자들이 2주에 걸친 파업을 감행했다 . 파업 결과 사

용자단체는 협상의 자리에 다시 되돌아 왔고 , 대신 서독 임금수준에로의 완전한 동일

화는 2년 지연 19 9 6년 중반까지로 합의됐다.3 6 ) 이에 영향받아 19 9 3년 초반기 다른

산업분야에서도 협약되었던 내용들이 수정되어 , 대부분 임금동일화의 시기는 2년 정도

지연되었다. 합의된 속도는 지켜지지 않았지만 , 경제 화폐 사회통합 이래로 서독수준

으로의 임금동일화는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 19 94년 초 동독 노동자의 임금총액은 서

독수준의 7 0 %였다.

<표 9> 동서독 임금인상률과 수준 (1991- 1997, %)

년도 동독지역 서독지역 동독지역/ 서독지역

19 9 1 - - 6 0

19 9 2 2 1 .6 5 .7 7 3

19 9 3 12 .5 3 .8 8 0

Op p en län d er (ed .) , op . cit . , p p . 2 8 1- 3 16 참조 .

36 ) 임금협상에 있어 사용자 단체의 노조 길들이기는 다양한 방법에 의해 이루어 졌다 . 먼저 독

일에서 일반화되어 있는 산별노조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단체협약을 따르지 않고 기업별로

체결하는 방법이다 . 19 9 8년 노동부의 집계에 따르면 , 19 9 7년에 이미 170 0여 회사에서

기업별 단체협약을 맺고 있다 . 이는 19 9 1년의 3배에 이르는 수치이다 . 둘째는 첫 번째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나타나는 것인 데 , 기업의 사용자가 사용자 단체에서 탈퇴하거나 처음

부터 가입하지 않는 방식이다 . 이는 산업별 , 지역별로 이루어지는 중앙 집중적인 독일의 단

체협상 방식에 대한 원천적인 부정행위이다 . 통계에 따르면 , 19 9 7년 동독 기업 중 4 1%만

이 정상적인 형태의 단체협약에 따라 임금협약이 체결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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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동독지역 서독지역 동독지역/ 서독지역

19 94 6 .4 2 .0 84

19 9 5 7 .5 3 .6 8 6

19 9 6 5 .0 2 .3 8 9

19 9 7 2 .7 1 .4 9 0

출처 : Bisp in ck , R ein h a r d , "Zwisch en T a r ifa n gle ich u n g u n d T a r ifb r u ch :E in e

B es t a n d s a u fn a h m e d er T a r ifp olit ik in d en n eu en B u n d es la en d er n" ,

in Bu n d e sa n s t a lt fu er Arb eit , D ie a rb eit sm a r k t - u n d

b e sch a eft igu n gsp olit i sch e H er a u s for d er u n g in Os t d eu t sch la n d ,

B a yr eu t h 19 9 9 , p p . 4 3 3 .

19 9 0/ 19 9 1년의 성공적인 임금정책 후 동독임금의 서독수준에의 지속적이고 신속한

동일화를 기대했던 사람들은 곧바로 실망했다. <표 9 >를 통해 알수 있듯, 동독지역 임

금동일화의 속도는 19 9 3년 이후 급격하게 늦추어 졌다. 19 9 0년 평균적으로 5 0 %를

약간 상회하던 임금수준이 19 9 3년까지 6 0 % , 7 3 %를 거쳐 8 0 %를 육박했던 반면 , 이

후에는 정체된 속도가 눈에 띈다. 통일 초기 빠른 속도로 진행된 임금동일화 과정이

19 9 3년 이후부터는 더 이상 지속되지 않았음을 도표는 설명해 준다 . 동독지역의 임금

인상률 자체도 19 9 2년 2 1 .6 %에서 19 9 7년에는 2 .7 %로 후퇴, 인상폭이 상당히 둔화

됐음을 알 수 있다 . 19 9 6년 이래로 임금동일화 수준은 전 산업 평균 9 0 %가 약간 못

미치는 수준에서 머물고 있다 .3 7 )

<표 10> 동·서독지역 임금동일화 과정 변화 추이(1992- 1994)

(매년 12월 3 1일 기준)

단체협약 부문
동독지역 임금수준

1992 , 1993 , 1994
(서독지역 :100)

단체협약 부문
동독지역 임금수준

1992 , 1993 , 1994
(서독지역 : 100)

건물청소 (베를린) 100 , 100 , 100
제지업

(작센-안할트 ,
튀링겐, 작센)

68 .1 , 75 .0 , 80 .0

3 7 ) Bi spin ck , Rein h a r d , "Zwisch en Ta r ifa n gleich u n g u n d Ta r i fb r u ch : E in e
Be s t a n d sa u fn a h m e d er T a r ifp oli t ik in d en n eu en Bu n d e sla en d er n" , in
Bu n d e sa n s t a l t fu er Arb eit , Die a rb eit sm a rk t - u n d b e sch a eft igu n gsp olit i sch e
H er a u sfor d er u n g in Ost d eu t sch la n d , Ba y r eu t h 19 9 9 , p p . 4 3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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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부문
동독지역 임금수준

1992 , 1993 , 1994
(서독지역 :100)

단체협약 부문
동독지역 임금수준

1992 , 1993 , 1994
(서독지역 : 100)

철강 , 제철산업 68 .7 , 79 .8 , 90 .0
갈탄, 가스산업 70 .0 , 73 .7 , 79 .0

건설업 82 .8 , 87 .2 , 90 .0

보험 78 .0 , 86 .2 , 89 .2
에너지산업 68 .8 , 72 .9 , 75 .8

은행 7 1 .2 , 85 .0 , 88 .5

목재, 합성수지 가공업 (작센) 63 .8 , 7 1 .3 , 87 .3 화학산업 60 .8 , 68 .8 , 73 .2

금속 , 전자산업 (작센) 67 .4 , 80 .0 , 87 .0 섬유산업 67 .1 , 69 .9 , 72 .3

소매업 (브란덴부르크 ,
작센-안할트 , 튀링겐)

79 .6 , 83 .3 , 86 .2 제과업 58 .5 , 63 .4 , 69 .5

인쇄업 75 .0 , 80 .0 , 85 .0 피복산업 6 1 .5 , 66 .3 , 69 .2

공공서비스 74 .0 , 80 .0 , 82 .0
운수업 (작센) 57 .0 , 66 .2 , 64 .7

국가소유의 농산물부문 76 .7 , 77 .7 , 8 1 .2

중간그룹 기준

출처 : Bisp in ck , R ein h a r d & W S I- T a r ifa r ch iv , T a r ifa n gle ich u n g in k lein en

Sch r it t en : E in e Bila n z d er T a r ifr u n d e Ost 19 94 , in WS I

Mit t eilu n gen , 19 9 5 , N o . 3 , p . 164 .

경제전체의 평균치가 물론 산업별로 상이하게 변화하는 임금동일화 속도를 설명하지

는 못한다 . 제반 통계자료를 통해 동독지역의 임금상태와 산업별 동일화수준을 분석해

보면 , 이미 구서독지역에서도 임금이 낮은 1/ 3에 속했던 경제분야가 구동독지역에도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수준을 나타낸다는 것을 알 수 있고 , 산업별로 임금동일화의 속

도가 상이함을 발견할 수 있다.3 8 ) <표 10 >과 <표 1 1>은 19 9 2년부터 19 9 9년까지 산

업별 동서독 임금수준의 변화추이를 분석한 것이다.

19 94년 현재 베를린지역의 건물청소 부문이 동서독 동일 임금을 실현한 반면, 작센주

의 운수업 부문은 서독수준의 5 7 .0 %에 불과했다. 19 9 2년 당시 평균 7 3 % 임금동일화

수준을 기준으로 볼 때, 평균 이하의 수준에 머문 산업분야들은 대표적으로 운수, 제과,

화학 그리고 피복산업 들이었다. 반대로 평균 이상의 동일화 수준을 기록한 대표적 산업

들은 건물청소, 건설업, 소매업, 보험업 등이었다. 다른 산업부문에 비해 건설업의 임금

수준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동일화한 것은 통일 후 전개된 건설 붐과 무관하지 않다.

38 ) Bi spin ck , op . ci t . , 19 9 5 , p . 2 04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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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동서독 임금동일화 과정 변화 추이 (1996, 1999)*

(서독지역 : 10 0 , 19 9 6년 6월 3 0일 , 19 9 9년 6월 2 0일 기준)

단체협약 부문 임금수준 단체협약 부문 임금수준

철강 , 제철산업 10 0 , 10 0 독일철도 공사 84 .0 , 8 7 .0

금속, 전자산업 (작센) 10 0 , 10 0 공공서비스 84 .0 , 8 6 .5

제지업 (작센-안할트,
튀링겐 , 작센)

10 0 , 10 0 에너지 산업 8 2 .6 , 8 0 . 5

인쇄업 10 0 , 10 0 갈탄산업 8 1 .9 , 84 .5

건물청소 (베를린) 10 0 , 10 0 제과업 8 0 .2 , 10 0

은행 94 .0 , 10 0 화학산업 8 0 .0 , 84 .8

보험 94 .0 , 10 0 호텔 , 숙박업 (작센) 7 8 .5 , 7 7 .5

건설업(동베를린) 9 0 .3 , 9 1 . 1 섬유산업 7 5 .4 , 7 6 .2

목재, 합성수지 가공산업 8 5 .9 , 9 0 .6 운수업 (작센) 6 9 .5 , 7 0 . 1

중간그룹 기준

출처 : Bisp in ck , R ein h a r d & W S I- T a r ifa r ch iv , Die T a r ifr u n d e 19 9 6 - E in e

H a lbj a h r esb ila n z , in W S I Mit t e ilu n gen , 19 9 6 , N o . 7 , p . 4 0 7 ;

Bisp in ck , R ein h a r d & WS I- T a r ifa r ch iv , Die Dr e i v or d em Kom m a -

E in e Zwisch en b ila n z d er Loh n - u n d Geh a lt s r u n d e 19 9 9 , in WS I

Mit t eilu n gen , 19 9 9 , N o . 7 , p . 4 4 9 .

서독 경제에서 사양산업에 속하는 신발 , 피복산업에 비해 통일특수의 이익을 누린

은행 , 보험업에서 상대적으로 빠른 임금동일화가 진행된 것 역시 산업별 임금동일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징 중의 하나이다. 물론 임금동일화 속도를 각 산업이 처한 상이

한 경제여건으로만 설명될 수는 없다. 예를 들면 , 철강 제철 산업의 경우 다른 산업 분

야에 비해 빠른 임금동일화 속도를 달성하는 데, 이는 다른 노조에 비해 금속노조의

뛰어난 조직력과 협상력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

<표 1 1>에서 알 수 있듯 19 9 9년 6월 2 0일 현재 선발된 18개 산업 부문 중 8개 부

문이 동서독의 임금수준이 10 0 % 동일화되었고, 몇 분야는 9 0- 10 0 %사이 또는

8 0- 9 0 % 사이에 머물고 있으며 , 나머지는 아직도 8 0 %이하에 머물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산업별 동일화 과정의 특징을 그룹별로 분석해 보면, 일반적으로 서독지역에서 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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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임금 부문에 속하는 산업부문이 역시 동독지역의 임금 동일화 과정에서 뒤쳐진 모

습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통일 초창기의 기본적 특징 , 즉 사양산업 부문이 상대

적으로 낮은 임금동일화를 이루었다는 분석은 19 9 6- 19 9 9년의 자료분석에서도 계속

유효함을 발견할 수 있다. 또한 이 기간에도 역시 산업별 동일화 수준과 속도가 동일

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 예를 들어 보험, 은행 , 제과업 등은 10 0 %를

달성했던 반면 , 건설업, 섬유산업 등의 임금 동일화 수준은 큰 진전없이 정체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호텔, 숙박업종에서는 오히려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

<표 12> 동서독 성탄절 특별 상여금 (월 급여의 %, 1999)

서독지역 동독지역

은행 10 0 10 0

제과업 10 0 10 0

인쇄업 9 5 9 5

화학산업 9 5 6 5

공공서비스 8 9 .6 6 7 .2

보험업 8 0 8 0

목재 , 합성수지 가공업 6 5 6 0

소매업 6 2 .5 5 0

금속산업 5 5 5 0

건설업 5 5 0

출처 : h t t p ;/ / www .b oeck ler .d e/ w si/ t a r ch iv/ a k t u e ll , 19 9 9 . 1 1 . 15 .

이러한 동서독 임금수준 비교의 기준이 임금 중 기본급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을 간

과해서는 안된다 . 이 비교에서 기본급 이외의 노동자 소득부문은 제외되어 있는 것이

다. 때문에 휴가비, 연말 성탄절 상여금, 기타 보조금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 차이는 여

기서 제시된 통계자료로는 밝힐 수 없다 . 이 분야에서 서독지역에 비한 동독지역의 수

준은 더 열악하다 . <표 12 >는 최근에 공개된 산업별 성탄절 상여금의 차이를 비교한

것이다.

이외에도 노동시간 역시 동·서독 지역간에 엄존하고 있다 .39 ) 독일노총의 공개자료

에 의하면 19 9 7년 12월 3 1일 현재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서독지역이 3 7 .4 1 시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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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비해 , 동독지역은 3 9 .3 1 시간이다 .4 0 ) 노동시간과 관련하여 동·서독간에는 아직도

내용적으로 상이한 규정에 의해 단체협상이 체결되고 있다 . 이러한 모든 것을 고려 할

때, 예를 들어 작센 주의 금속산업의 경우 기본급 10 0 %의 임금동일화에도 불구하고

실질임금수준 (d a s effek t iv e Ge s a m t t a r ifn iv ea u )은 바이어른 주의 9 0 .5 %에 지나지

않으며,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19 9 7년 서독지역에 대한 동독지역의 평균 실질임금은

7 7 %이다.4 1) 기본급 임금수준에 비해 실질임금의 수준이 훨씬 낮음을 쉽게 알 수 있다.

19 9 8년 여름 이래로 계속돼 온 갈등 이후 , 금속노조 (IG Met a ll )와 사용자단체

(Ges a m t m et a ll )간에 이루어진 합의사항 역시 동서독지역간 임금동일화의 최근의 상

태를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합의사항에 따르면 금속부문에 종사하는 2 6만 6천명의 동

독지역 노동자들은 서독지역 동료들과 동일 수준의 임금을 받으며 , 단체협약안 또한

통일이후 처음으로 동서독지역이 동일한 조건하에서 체결되었다. 단체협약의 통일

(T a r ifu n ion )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나 주당 노동시간에 관한 규정에서 2 0 0 0년 말

까지 동독지역은 3 8시간(서독지역은 3 5시간)을 유지하게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동서독

간의 완전한 임금동일화는 아직 달성되지 않은 상태이다. 임금통일의 과정에 있어, 단

일한 임금규정에 기초하는 통일된 단체협약(T a r ifu n ion )은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

로 보인다.

5. 결론

정치영역의 급격한 통일이 자동적으로 단기간에 한 사회 내의 고른 삶의 질을 의미

하는 사회통합을 보증하지는 않는다 . 또한 사회통합 문제는 비단 국가 차원에서만 진

행 되어야하는 그리고 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 독일과 같은 다원주의적 정치질서에

있어 사회통합은 각각의 수준에서 관련 사회 조직체들에 의해 이루어진다. 본 연구가

국가단위 이하의 하위정치체를 중심으로 사회통합 문제를 다룬 이유가 여기에 있다 .

독일의 경우 정치통일 후 본격적으로 시작된 사회통합의 과정은 사회세력 간의 첨예

한 이해갈등 속에서 이루어졌고, 사회세력 간의 세력관계에 따라 사회통합의 방향과

39 ) 19 9 7년 현재 동독 노동의 1년 노동시간은 1594 시간인데 , 이는 서독 노동자에 비해 9 0시

간 많은 것이다 . Sch n a b el , Cla u s , "Ta r i fp oli t ik in Ost d eu t sch la n d zwi sch en
ge sell sch a ft li ch en Zw a en gen u n d oek on om isch en Ra t ion a li t a e t" , in
Bu n d e sa n s t a l t fu er Arb eit , Die a rb eit sm a rk t - u n d b e sch a eft igu n gsp olit i sch e
H er a u sfor d er u n g in Ost d eu t sch la n d , Ba y r eu t h 19 9 9 , p . 4 58 참조 .

4 0 ) DGB , Zwisch en bila n z zu r Ost - In it i a t iv en vom 0 3 .0 3 . 19 9 8 참조 .

4 1) Sch n a b el , op . ci t . , p . 4 5 5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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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는 결정되었다. 통일 10년이 지난 지금 , 구 동독지역을 둘러 싼 사회통합의 문제

는 독일 정치·사회 전체가 당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 상이한 사회조건 속에서 파

생되는 동독인 들의 소외감은 정치정당화와 관련된 정치통합의 문제로까지 비화되어

나타나고 있다. 사회적 부조화 속에서 야기되는 정치적 불협화음은 쉽게 예견될 수 있

는 정치현상이다 . 이러한 동독인 들의 불만은 무엇보다도 통일 당시 계획했던 목표설

정대로 진행되지 않은 사회통합과정에 있다 . 동·서독 사이의 임금 동일화 과정 역시

이러한 차원의 문제이다 .

통일이후 구 동독지역의 사회경제변화, 그것은 복잡한 객관정세의 결과물이었다 . 자

본의 세계화, 자본축적 양식으로서의 탈포드주의 (P os t - F or d ism u s )의 심화·확장, 유

럽연합 규준들(Kr it e r ien )에의 국가정책의 조율 등, 당시 8 0년대 말과 9 0년대 초 서

독 자본주의가 당면한 제 문제에 통일이라는 다른 변수가 덧붙여진 상황하에서 독일

통일사회의 사회경제 구조변화는 추진되었다. 흡수통일의 방식을 취한 독일통일에 있

어 구 동독사회의 사회통합의 방향과 꼴은 이미 예정되어 있었다. 그것은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동·서독인이 동일한 제도에서 동일한 삶의 혜택을 누리는 것으로 요

약될 수 있다. 통일 초기 이는 동서독인 모두에게 약속된 사항이었다. 단계적 임금동일

화 과정 역시 이러한 통일 초기의 반영물이다 . 통일이라는 들뜬 분위기 속에서 쉽게

내려진 결론이었다.

독일의 입금 결정은 철저하게 노사 자율에 의해 결정된다. 물론 정치경제적 객관정

세와 동떨어져 진행되는 것은 아니지만 , 형식적인 면에 있어서 단체협상의 내용과 그

질은 전적으로 사용자단체와 노동조합사이에서 이루어진다. 이런 의미에서 통일 이후

서독 임금 결정제도의 동독지역으로의 이식·확대 과정과 그 과정에 대한 이해는 필수

적이다. 또한 입금 결정에 있어 노동시장의 상태는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 동독지역

의 사회경제적 재편과정의 이해와 그 속에서 노동시장에 파생된 결과에 대한 분석 역

시 동독지역 임금동일화 과정 연구를 이해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이다. 악화된 노동시

장 상태가 임금결정의 원칙과 그 관철여부를 규명하는 데에 있어 중요한 변수이기 때

문이다.

이러한 객관적인 이해를 전제로 동독지역 임금동일화 과정을 천착해 들어가면 , 결론

적으로 그 과정이 정치적 목표와 경제적 합리성 사이의 갈등구조에 의해 결정되었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 흡수통일 방식에 의해 언약된 빠른 임금동일화 방안은 구체적인 진

행과정에서 이해당사자 , 특히 사용자단체와 노동조합의 첨예한 이해대립에 직면했다.

철저히 생산성에 준하는 임금인상이론을 고집하는 사용자 단체에 비해, 노동조합의 입

장은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기본 원칙에 근거하여 통일 초기의 합의사항을 굴절 없이

이행하는 것이었다 . 이러한 팽팽한 대립 속에서 임금동일화 과정은 진행되었고 ,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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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의 안보다 속도와 시기에 있어 지체되어, 아직도 미완의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빠

른 정치통합에 대비되는 지지부진한 사회통합의 한 단면이다.

물론 임금동일화 과정의 분석만으로 동·서독의 사회통합 문제 전체를 설명할 수는

없다. 임금동일화 문제는 동독지역의 사회통합 상태와 과정을 알 수 있고 접근할 수 있

는 여러 계기들 중 중요한 하나일 뿐이다. 임금동일화 수준에서 기인하는 동·서 지역

간의 불균형 문제 이외도 동독내의 지역간 불균등 발전 문제 및 동독내부에서의 계층간

의 불균등 문제 등은 주요한 동독지역의 당면 사회문제들이지만, 이들 모두에 대한 직

접적인 원인이 동·서독 지역간의 불균등한 임금수준에서만 연유하는 것은 아니다.

사회통합 문제의 해결은 복합적이고 다차원적인 정책들이 어우러져야만 해결될 수

있는 것이다. 동독지역 산업해체화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대안적인 산업 구조조

정 정책과 지역균등발전책을 , 대량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을 통한 고용안정책을, 동독지역 주민들의 실질적인 생활향상을 보장하기 위해서

는 적절한 소득정책과 사회보장책 등의 종합적인 집행이 이루어져야 한다 .

독일 사회통합 과정의 경험적 분석이 우리 한반도에 기계적으로 적용될 수는 없다 .

상이한 사회제도와 의사결정구조 속에서 이루어진 독일 통일의 과정이 응용없이 우리

에게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교훈으로 논할 수 있는 것은 완전한

정치통합을 위한 사회통합의 중요성은 경시될 수 없으며, 사회통합의 과정은 국가 단

위에서만 추진되는 문제가 아니며, 구체적인 정치경제적 상황에 따라 사회 제 정치행

위체간의 세력관계에 의하여 진행된다는 사실이다. 또한 정치·경제·사회에 걸친 완

전한 통일은 국가차원의 , 다시 말하면 정치영역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사회 각 영역의 관련 조직체들의 합일된 노력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다 . 사회

통합을 통한 정치정당화의 실현 없이 온전한 정치통합은 난망한 일이다. 독일 통일 이

후 10년이 지난 지금, 독일의 사회통합은 아직도 진행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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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문 】

국제적인 냉전해체 분위기는 한반도에도 파급되어 한국과 러시아, 한국과 중국이 국

교정상화를 수립하게 하였으며, 남북간에도 남북기본합의서 채택이라는 중요한 성과를

낳았다. 그러나 냉전기 민족간 뜨거운 열전을 경험한 한반도에는 냉전역사의 종식이라

기 보다는 냉전 역사의 회귀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그러나 탈냉전기에 접어들어 동북아시아는 북한의 핵문제 , 미사일문제 , 4자회

담 등을 둘러싸고 다국간 관계가 빈번하게 전개되었으며 동시에 미래를 예측할수 없는

불확실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

이러한 상황속에서 남북한관계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

남북정상회담 실시 , 이산가족상봉과 같은 협력과 교류 사업을 실행에 옮기면서 냉전기

의 체제간 경쟁이라는 구조적 구속에서 탈피해 새로운 협력관계를 모색하고 있다 . 특

히 한국은 포괄적인 대북정책을 실시하면서 한반도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으며, 북한

은 과거의 전통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현실주의적인 접근을 통해 자신들의 체제를 유지

하면서 남북관계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

이러한 남북한의 변화는 한반도에서 냉전구조를 해체하고 새로운 긴장완화체제를 구

축하여 궁극적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보장을 확보할 수 있는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데 많은 영향을 끼칠것이다. 탈냉전기 한반도를 둘러싼 상황은 남북관계에 동서진영간

관계가 교착되었던 냉전기의 대립구조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평화구조로 정착시키기 위

하여 여러나라의 상호관계가 교류와 협력으로 그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 이러한 의미

에서 한반도의 긴장완화는 남·북관계만이 아니라 동북아시아라는 지역적인 질서와 그

문맥을 같이한다고 말할 수 있다 .

한국은 김대중 정권 탄생이후 여러 가지 남북관계를 정상화시킬 수 있는 정책들을

제시하고 실천해왔다 . 특히 김대중 정부는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방안을 위한 포괄적

접근 이라는 소위 햇볕정책을 중심으로 남북관계 개선 및 광범위한 한반도 문제를 해

결하려 하고 있다 . 이러한 정책은 기본적으로 남북이 긴장을 완화하여 굴극적으로 남

북한간 화해와 협력을 이룩하기 위한 하나의 긴장완화 정책으로 제시되었다고 할 수

있다 . 이렇게 제시된 국민의 정부의 긴장완화 정책은 기본적으로 남북관계를 새롭게

재정립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국제시스템의 안정이 지속되는 상황하에서

남·북한간의 긴장완화는 보다 근본적인 위협구조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중요한 계기

가 될 것이다. 그리고 동서독이 진행시킨 긴장완화 정책 처럼 종국적으로는 한반도 통

일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데 중요한 기회를 제공해줄 것이다. 동북아시아라는 지역에

있어서 이러한 김대중 정부의 긴장완화 정책은 동북아시아의 지역적인 긴장완화를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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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것이다. 전후 국제냉전의 논리가 계속되고 있는 현재, 앞으로 한국의 이러한 정책

실시로 동북아시아는 지역적 안정과 번영을 가지고 오고 진정한 의미에서 동북아지역

는 탈냉전을 달성하게 될 것이다 .

마지막으로 한국정부는 한반도 냉전종식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를 위해 먼저 포괄적

인 접근을 본격적으로 추진해나가야 한다 .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는 주변 4강대국과의

고위급·실무급 정책협의 및 정보교류 확대해나가면서 그들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보

장에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면서 준비를 소흘히 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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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장

1. 서론

강대국들은 냉전종식 선언후 냉전상황으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유럽을 건설하느라 분

주하다. 이러한 국제적인 냉전해체 분위기는 한반도에도 파급되어 , 한국과 러시아, 한

국과 중국이 국교정상화를 수립하게 되었으며 , 남북간에도 남북기본합의서 채택이라는

중요한 성과를 낳았다. 그러나 냉전기 민족간 뜨거운 열전을 경험한 한반 도에는 냉전

역사의 종식이라기 보다는 냉전 역사의 회귀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그러나 탈냉전기에 접어들어 동북아시아는 핵문제 , 북한의 미사일문제 , 4자회

담 등을 둘러싸고 다국간 관계가 빈번하게 전개되었으며 동시에 미래를 예측할수 없는

불확실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 이러한 상황은 남북한과 주변국가들로 하여금 냉전기의

행동양식이라 할 수 있는 대립과 경쟁 으로부터 교류와 협력 이라는 긴장완화 국면

으로의 그 전환을 저해할런지도 모른다 그 결과 동북아시아와 한반도 상황은 당분간

무질서한 상황이 계속될런지 모른다. 본 연구에서는 동북아시아에서 전개되고 있는 이

러한 불확실성 과 복잡성 의 경향을 극복하기 위한 목적과 필요성이라는 측면에서

「2 1세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보장」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냉전기와 그 이후의 특

색을 역사적인 시점으로부터 고찰하고자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반도 냉전구조를 해체하는 그 방안의 연장선상에서 한반도의 평

화와 안전보장을 담보해 낼 수 있는 그 방안을 연구분석하고자 한다 . 냉전종식이라는

세계사적인 역사의 변화가 유럽을 중심으로 미·소의 지도자들이 몰타선언을 통하여

선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 한반도는 역사의 중심에서 주변지역으로 변화하면서 국제적

인 냉전종식에 편승하지 못하고 「분단」이라는 냉엄한 역사적 현실에 직면해 있다. 이

러한 상황하에서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를 비교검토하면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보장

의 현실적인 방안으로 긴장완화의 형성·전개를 통한 제도화 에 대하여 분석을 행할

예정이다 .

2. 연구방법

본 연구를 행함에 있어서 기본적인 문제의식으로는 다음과 같다 . 첫째로 한반도를

둘러싸고 수많은 논의가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냉전 이라는 문제제기가 왜

계속되고 있으며 , 근본적인 대책이 왜 불충분한가?에 의문을 제기하고 , 한반도 냉전의

의미를 새롭게 정리하면서 그 형성과 전개라는 역사적 흐름을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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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국제냉전의 종식이후 한반도가 왜 국제적인 냉전해체에 편승하지 못했는가?에 의문

을 제기하고 그 해답을 남북한의 정책을 통해서 살펴볼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남북한

이 남북기본합의서를 체결하고 그 이행을 못하고 있는 시점에서 정책결정자들로부터

제기된 냉전체제 해체방안은 어떤 의미를 가지며 그 방법은 무엇인가?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중심으로 본 연구의 목적에 합목적성을 제공하려한다.

기존의 방법론들을 살펴보면 신뢰구축과 군축문제에 관한 연구가 상당히 진전되었다.

그러나 한반도의 냉전상황은 그러한 연구를 그 대상에서 주변으로 만들었다.그리고 이

하와 같은 방법론들이 분단국가를 통합시키려는 노력으로 전개되었다. 그 방법들을 보

면 ①역사적 접근방법(Mich a el H a a s ) , ②중립주의적 접근방법(J oh a n Ga lt u n g ) , ③

현실주의자들의 기눙주의적 접근방법(Mich a el H a a s ) , ④협상과 중재에 의한 접근방

법(Th eod or e L .B eck er , Or a n R . You n g ) , ⑤실현가능한 이론으로 긴장완화이론(이

종국)과 정치적 현실성 이론 (P olit ica l F e a s ib ilit y :Da e- Sook Su h )을 들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긴장완화이론과 정치적 현실성이론을 중심으로하여 경직된 한반도의

냉전체제를 해체하면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보장을 이룩하는 방안을 제시해보려고 한

다. 기존의 이론들은 국제정치에 있어서 우수한 이론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이러한

국제정치이론들은 기본적으로 한반도문제가 직면한 상황변수를 중심으로 전개한 이론

은 아니다 . 이러한 상황에서 긴장완화이론과 정치적 현실성이론은 한반도의 상황을 설

명하는 중요한 이론적 틀을 제공해줄 것이다 .

3. 기존연구에 대한 평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보장에 대한 연구는 지금까지 많이 행하여 졌다. 기존 연구들을

살펴보면 먼저, 가장 포괄적인 연구로 You n g Wh a n Kih l & P et er H a yes (edt ) ,

Th om a s H . H en r ik s en a n d J on gr yn Mo 등의 연구는 탈냉전후 북한 핵의혹 문제를

둘러싸고 전개되고 있는 동북아시아 지역의 안전보장 문제를 심도있게 연구하였다. 둘째

로, 오코노기 마사오(小此木政夫)는 북한 위기에 대한 일본의 대응을 설명하면서 점진주

의와 적극적인 관여정책으로 북한을 국제사회의 네트워크에 참가시키는것을 강조하면서

한·미·일 3국의 긴밀한 협조를 중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최종철은 주로 한·미·일

구조라는 측면에서 협력관계를 설명하면서 다자간안보협력의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김성한은 북미관계와 남북관계의 상관성이라는 측면에서 분석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기존연구들은 탈냉전후의 동북아 및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에 대하여 분

석하였다 . 본 연구는 지금까지의 연구 업적을 참고하면서 , 새로운 방법의 그 적실성을

찾기위하여 최근의 국제적 상황과 한반도 상황의 변화를 중심적으로 분석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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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본 연구는 북한위협 이라는 문제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보장에 많은 영향을 미

친다는 가정하에서 연구를 수행한다 .

1. 20세기 한반도

한반도는 현재 2 0세기의 유산이었던 냉전체제 로부터 2 1세기의 새로운 국제질서의

변동 과정속에서 한반도 질서는 긴장완화체제로 이양하기 위한 단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 19 9 0년이후 전개되고 있는 일련의 사건들을 관찰해보면 바로 이러한 현상이 우

리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서 진행중임을 일 수 있다. 특히 한반도의 행위주체인 남북

한은 남북합의서, 6 . 15남북정상회담, 이산가족상봉, 남북한 장관급회담등을 통한 서로

의 신뢰회복에 노력하고 있음은 바로 이러한 상황을 잘 설명해주고있다.

1.1. 냉전기의 한반도

1.1.1. 국제냉전

냉전은 제2차 세계대전후 국제정치에 있어서 중심적인 과제였다. 그리고 냉전은 미국

과 소련의 외교정책을 지배하면서 세계각국의 국내정치 및 국제정치에 커다란 영향을 미

쳤다. 이러한 국제적인 의미의 냉전구조의 중심적인 특징은 첫째로 이데올로기 대립이라

는 관점이다. 이것은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전개된 이익분쟁이었으며 동시에 가치대립

이었다는 것이다. 미소 양국은 이러한 이데올로기를 체제의 이념으로하여 어느쪽이 우위

에 설것인가를 둘러싸고 논쟁을 진행하였다. 국제냉전의 두 번째 특징은 군사대결구조라

는 것이다. 특히 전후 유럽을 중심으로 거대한 군사블럭을 형성하면서 블럭내부에서는

긴밀한 상호관계를 유지하면서 다른 블록에 대해 적대적인 태도를 지속하여왔다. 그 결

과 이러한 블록 사이에는 언제나 위기와 긴장관계가 계속되었으며 지역분쟁이 세계적인

전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늘 상존했었다. 그리고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동서 진영 내부

에 경제관계 기구가 성립되어 냉전구조를 보다 심각하게 만들었다. 마지막으로 냉전구조

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다. 유럽에서는 유럽의 분단의 상징인 동서독이 분단되고 최종적

으로 베를린에 장벽을 건설하였으며, 한반도에서는 한국전쟁이후 남북한은 휴전선을 중

심으로 분단 되어 결국 유럽과 동북아시아에서 동서관계의 대립구조가 완성되었다1) .

1) 이종국 , 『國際緊張緩和體制の形成と展開 : 19 6 6 19 7 5』 (東京大學大學院 法學政治學 硏究

科 博士論文，19 9 8 )，p p . 16-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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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2 0세기의 국제냉전은 부시와 고르바초프의 몰타선언 이후 탈냉전이라는 국제

적인 상황을 연출하면서 그 불안정한 구조의 종언을 알렸다.

1.1.2. 국내냉전

한반도에서도 국제냉전의 영향으로 국제냉전의 구조적 특징이 그대로 한반도 냉전에

영향을 미쳤다 . 먼저 남북한은 각각 체제의 우월성을 확보하기위하여 미국과 서방진영,

소련 중국을 중심으로하는 사회주의 진영과 긴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국내냉전을 강화

하여 갔다 . 먼저 한국은 미국의 다원주의적인 민주주의를 그 정치이념으로 받아들이고

시장자본주의를 그 원칙으로 하는 경제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반면에 북한은 사회주의

의 맹주인 소련을 따라 공산당 일당 독재와 사회주의식 계획경제를 그들의 정치경제의

모델로 삼고 각각 체제 경쟁에 돌일하였다2 ) . 이러한 체제경쟁은 남북한 모두에게 위협

과 긴장관계를 초래하여 서로를 불신하는 국내냉전의 구조를 강화시켰다 . 둘째로 국내

정치에 있어서 정치권력의 정통성과 관련하여 앞서 지적한 남북한의 대립구조가 그대

로 국내정치구조에 투영되었다. 그 결과 북한은 중소분쟁이라는 사회주의 분열 과정에

서 자립주의노선을 택하면서 소련과 중국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였다 . 당시 김

일성은 외국의 원조를 받지않고 자주적인 노선을 선택하기로 결정하였다 . 그후 북한의

조선노동당은 중앙위원회 제5차 확대회의를 소집하고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의 병진노선

을 채택하였다. 그러나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의 병행은 불가능한것이었다. 이때 김일성

은 ‘4대군사로선’을 발표하면서 당내 군사위원회를 재건하였다. 그 결과 군사분야에

치중한 결과 경제는 침체하게되었으며 , 남북한간의 경제발전 격차가 점점 벌어지자 북

한은 위기감을 갖기 시작했다3 ) . 반면 남한은 박정희 대통령에의해 경제발전과 국가안

보를 한국적 민주주의의 목표라고 설정하고 근대화를 추진하였다. 그후 남한은 보수

혁신의 갈등으로 이것이 정치체제나 사회체제의 불안정성을 가져왔으며 , 운동론적 차

원에서는 권위주의 세력과 재야 세력에 의한 대립구조가 생겨났다 .

1.2. 남북한 관계

한국은 기본적으로 탈냉전 이후 국제정세의 변화에 순응하기 위하여 보다 적극적인

정책을 수행하였다 . 한국 정부의 국제정세 변화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은, 첫째로 미소

2 ) 김태현 , “외교안보정책” , (『탈냉전기 한국 대외정책의 분석과 평가』 , 백종천·김태현

편 , 세종연구소 , 19 9 8 ) , p . 32 .

3 ) 서대숙 , 『현대북한의 지도자』 , (을유문화사 , 2 0 0 0 ) , p p . 10 9- 1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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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강대국의 위상이 쇠퇴하고 , 이들의 지위를 보장했던 군사적인 힘이 상대적으로 감소

했다고 보고있다 . 다시말해 이념적 대립으로 부터 경제력이 중요시 되는 국제상황이

전개되고 있다고 인식하였다 . 둘째로 양극체제하의 체제경쟁에서 나타나는 제로섬

(Zer o Su m )적 사고에서 상호협력을 중시하는 국제정치 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각국은 정치·군사적 대결을 지양하고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 하기 위해 경쟁과 협조를

추구하고 있다고 인식하였다 . 셋째로 , 분쟁해결이나 환경오염 , 핵개발 , 인권문제 , 마약,

경제개발 등과 같은 지구적 문제해결을 위한 다차원적인 상호의존성이 중시되고 있다

고 인식하였다 . 마지막으로 이러한 문제해결이나 다자간 협상은 국제적 협력을 가져오

게 하며 , 다른 한편으로는 남북문제 및 지역주의의 강화현상을 초래하고 있다고 생각

하고 있다4 ) .

이러한 인식하에서 한국은 한반도가 직면한 문제해결을 위하여 북방정책과 주변 4강

대국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외교를 전개하였다. 또한 한국의 북방외교는 탈냉전이라는

국제적인 상황을 통하여 사회주의권 국가들과 국교정상화를 수립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 결과 한국은 탈냉전후 동북아시아에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국제질서를 선도해 나가

는 역할을 하면서 여러가지 외교적 성과를 거두었다.

그 동안 우여곡절을 거친 뒤에 국민의 정부로 탄생한 김대중 정부는 대북정책에 대

하여 일관성있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먼저 대북정책의 기조는 북한과 적대적인 관계

를 지양하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평화공존관계를 모색하면서, 북한을 붕괴시키기

보다는 개혁개방으로 유도하는 전략을 구상하면서 점진적인 평화통일을 모색하려하고

있다5 ) . 이러한 기조하에서 국민의 정부는 정책을 수행하면서 정경분리 원칙 과 상호

주의 원칙 을 그 정책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6 ) .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 한국에 새로

운 국민의 정부가 탄생한 것은 새로운 의미를 가지고 있다 . 우선 앞 정권과는 달리 대

화 가능한 부분 부터 관계를 모색하려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대

화하기는 좋은 입장에 있다고 할 수 있다 . 이것은 당시 북한의 태도를 보면 알 수 있

다. 즉 김대중 대통령의 인물이 문제가 아니라 그 정책이 문제라고 하면서, 새 정권의

대북정책이 대통령의 것인가 아니면 강인덕 통일부 장관의 것인가 명확하지 않다면서

4 ) 통일원 , 통일백서 19 9 7 , p p .3 7∼38 .

5 ) 정부는 대북정책 3원칙에 입각하여 ① 안보와 화해협력의 병행추진 , ② 평화공존과 평화교

류의우선실천 , ③ 화해협력으로 북한의 변화여건 조성 , ④ 남북간 상호이익의 도모 , ⑤ 남

북 당사자 해결 원칙하에 국제적 지지 확보 , ⑥ 국민적 합의에 의한 대북정책의 추진 등을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통일부 , 9 8통일백서 , p p .38- 4 2 .) ; 이종석 , 분단시대의 통일

학 (한울 아카데미 , 19 9 8년) , p .24 3 .

6 ) h t t p :/ / w w w . u n ik o r e a . g o .k r / c gi - k r / n b . cgi ? 3 1 c 3 1/ c 3 14 .h t m ; ) h t t p :/ / w w w .
u n ik or ea .go .k r/ cgi- k r/ n b .cgi? 3 1c3 1/ c3 15 .h t m ; 이종석 , 앞의 책 , p p .2 6 3∼2 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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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을 제기하였다7 ) .

그러나 북한이 현실주의적인 입장만을 고수하려고 하고 상호이익을 우선시 하지 않

았다면 남북관계는 별다른 진전이 없었을 것이다 . 그 후 북한은 체제생존에 어느정도

자신감을 갖자 현실주의적인 접근을 시도하며 남북문제에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기 시

작했다.

1.3. 미·일관계와 한반도

한반도 문제는 우리민족 내부의 문제임과 동시에 국제적인 문제이다 . 특히 국제질서

의 변동기에 주변 강대국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한반도 문제는 강대국들의 국익과

안전보장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한반도 냉전 해체를 위한 새로운

대안들 중에서 그 중심을 이루고 있다 . 특히 탈냉전기 한반도 문제의 이슈라고 할 수

있는 KE DO , 북미 제네바 합의 , 북미·북일수교문제 , 미사일협상 , 금창리 핵시설 문제

등은 한미일 3국에게 긴박한 상황을 야기시켰으며 동시에 안전보장과 외교적인 면에서

많은 어려움을 가중시켰다. 이하에서는 미일 양국이 기본적으로 어떠한 태도와 입장을

가지고 있었는가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 볼 것이다 .

1.3.1. 미국과 한반도

미국의 클린턴 정권은 고립주의와 개입정책에서 고립주의와 무관심을 뒤로 하고 국

제적인 관여정책과 행동을 선택하였다 . 이러한 점에서 미국은 지역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특히 한반도 문제에도 깊은 관여를 하게 되었다 . 북한의 N P T탈퇴와 핵

개발 의혹을 둘러싸고 미국은 새로운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 탈냉전과 함께 세계적

으로 핵확산 문제가 제기되는 가운데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의 핵사찰을 수용하지 않

으려 하자 미국은 강력한 핵사찰을 요구하면서 북한이 핵확산금지체제에 복귀하도록

종용했다 . 이러한 과정에서 한반도는 새로운 긴장상태에 직면하게 되었으며 드디어

19 94년 한반도 위기론 이 고조되기에 이르렀다 .

이러한 위기상황은 미국과 북한간에 제네바 합의를 통해 어느 정도완화되면서 최악

의 사태는 면하였지만 위기상황은 지속되었다. 북한의 강경한 자세가 지속되고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한국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반도 상황은 불안정할 수 밖

에 없었다. 당시 한국정부는 미국이 행하는 정책을 지켜보면서 우리의 역할을 모색하

7 ) 伊豆見 元 , “金正日の對外政策と對南政策 ,” ( h t t p :/ / www .ioc .u - t ok yo .a c .j p/ 19 9 8년 6
월) , p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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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 하였으나 미국내의 여러가지 정책갈등으로 선택지는 점점 좁아져갔다 . 이러한 상황

하에서 한국정부는 미국의 강경노선을 수용하면서 남북정상회담을 모색했으나 김일성

사망으로 이후 비판적 분위기로 되었다8 ) .

한·미간은 냉전기동안 한반도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군사적 의존관계를 유지하면서

전쟁 억지력을 쌓아왔다 . 미국은 한반도가 동북아시아의 전략적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

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냉전기동안 한·미방위협력 차원에서 동맹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야만 했다9 ) . 이러한 관계는 탈냉전기에 접어들어서도 변함없는 관계 유지를 통

해 지속되고 있으며, 한·미 양국은 질적인 면에서 한반도 유사시라는 상황을 설정해

놓고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

19 8 9년이후 한반도를 둘러싸고 많은 상황들이 전개되었다. 한·미관계는 문제해결

을 위하여 서로의 입장을 전개시키면서 정책적으로 보다 효율적인 대책을 수립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한·미 양국은 정책상 상이함을 제기하기도 하며 서로의 국가이익을

위하여 경쟁과 협력관계를 유지발전시켰다 . 구체적으로 한·미간 관계를 실례를 통해

서 살펴보면 , 먼저 우리정부는 북한 핵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북한의 핵활동

에 대한 과거 , 현재 및 미래의 투명성 확보가 필수적이며 , 북한은 N P T에 복귀하고 ,

IAE A의 특별사찰과 핵안전 조치를 전면수용하고,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의 실천을

위한 노력을 행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10 ) . 반면 미국은 제네바 핵합의 이

후 극단적인 봉쇄정책에서 연착륙정책으로 전환을 모색하면서11) 한반도 문제에 그 지

도력을 발휘하려고 노력하였다. 미국은 동북아시아의 안전과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동아시·아태평양지역에 대한 미국의 안보전략 을 발표하면서 미국의 지도적 역할을

8 ) 이삼성 , 한반도 핵문제와 미국외교 (한길사 , 19 94 ) , p . 19 5 .

9 ) 조세프 나이 , “신세계질서하의 미국과 아시아 ,” ( 계간사상 19 9 6년 여름호) ,
p p . 16 7- 18 6 ; Kook - Sh in Kim ,“Sou r t h Kor ea n F or eign P olicy for N a t ion a l
U n i fica t ion” ( 한반도 통일을 향하여 : 정책과 국제환경 , 세계정치학회 제17차 서울세계

대회 , 19 9 7 .8 . 19 )

10 ) 통일부 , 9 8통일백서 (통일부 , 19 9 8 ) , p p . 16 9- 170 .

1 1) 백진현 ,“한국의 대북한 안보정책과 전망 ,” (한국국제정치학회 19 9 9년도 학술회의 3월2 0
일 ) , 당시 미국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 한반도 비핵화와 강력한 핵

확산금지 체제를 구축을 우선시 하면서 북한의 지역적 역할이나 한반도 통일문제는 다룰시

기가 아니라고 생각하였다 (하버드 대학교 케네디 스클 편 , 서재경 옮김 한반도 , 운명에 관

한 보고서 ,김영사 , 19 9 8 , p p .70∼7 1) . 일본의 북한문제전문가 이즈미 하지메 교수도 당

시 미북 고위급회담에서 미국의 Ar n old Ka n t er 정치문제 담당 국무차관과 북한의 김용순

의 회담을 미북관계사의 관점에서 중요하다고 지적하면서 , 미국의 당시 두 가지 정책목표

를 강조하고 있다 (伊豆見 元 , “美國の韓半島政策-北韓のN P T脫退宣言後の政策を中心に ,”
ポスト冷戰の朝鮮半島 小此木政夫 編 , 日本國際問題硏究所 , 19 94 ) , p p . 18 6∼18 7 ;

Rob er t A . Ma n n in g , “Th e U .S P osit ion a n d P olicy t owa r d F ou r - P a r t y Ta lk
s ,” ( 4자회담과 한반도 평화 , 민족통일연구원 국제학술회의 , 19 9 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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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해 나갔다12 ) . 미국의 이러한 정책으로 한국은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야 했다 . 당시

김영삼 대통령은 주변 4대강국을 공식방문하면서 북한 핵문제에 대한 협력외교를 전개

하였으나 미국과 북한의 논의에 휘말려 정상적인 외교를 전개하지 못했다13 ) . 우리의

북한에 대한 압박외교는 강대국의 이해관계와 상충하여 결국은 미국의 외교정책에 의

존해야 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분단국가에 필요한 정책이 절실하게 요망되었다 .

KE D O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북한의 핵문제가 투명하게 밝혀진다면 경수

로 건설지원이나 원자력에너지에 관한 기술제공을 할 수도 있고 , 이것을 민족발전사업

으로 추진할 수 있음을 표명하면서 한·미·일 공조체제를 강조했다14 ) . 우리정부는 기

본적으로 미국이 행하는 정책목표에 같은 입장을 견지하고 , 북한의 핵의혹 규명을 강

조하면서 대북 경수로 지원에 관한 원칙을 고수하였다 . 첫째로 북한에 대한 경수로 지

원은 우리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여야 된다는 것이다. 한국형원자로를 중심으로 우

리가 비용부담에 상응한 분야에서 국제 컨소시움을 구성하는등 우리의 역할이 보장되

어야 한다는 것이다 . 둘째로 경수로 지원은 반드시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이되어야하며,

이것이 남북기본합의서 이행을 촉진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 셋째로 경수로 지원은 북미

제네바합의의 성실한 이행을 전제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 마지막으로 국민적 지

지와 합의하에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15 ) . 그 이후 경수로사업지원기획단 을 설치

하여 지원원칙을 수행하면서 다각적인 노력을 행하고 있다 . 미국은 기본적으로 북미제

네바 핵합의에서 약속한 내용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력정책을 펴고 있다. 또한

미국은 4자회담을 통하여 북미간의 협상을 다자간의 협상으로 전환시키면서 한반도에

안전과 평화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1.3.2.일본과 한반도

일본은 냉전종식후 국제정치의 극적인 변동으로 세계질서가 새로운 재편기에 접어들

었다고 인식하고 한반도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 특히 북한과의 관계에서 보면 북한은

기본적으로 국제적인 긴장완화기에 북일관계의 새로운 모색을 시도하고 있다고 분석하

고 있다 .

최근 한·일 관계는 , 2 1세기 새로운 한일파트너십 공동선언 에서 구체적으로 언급

12 ) 이헌경 ,“신국제질서하 미국의 대한반도 안보정책 ,” 통일문제연구 19 9 7년 하반기

13 ) 김성주 ,“남북한 통일외교의 비교 ,” 남북한 통일외교의 구조와 전략 ,백학순 편 (세종연구

소 , 19 9 7년) , p p . 1 16∼1 18 ; 이종석 , 분단시대의 통일학 (한울아카데미 , 19 9 8년) ,
p p . 14 0∼14 6 .

14 ) 통일원 , 앞의 책 , p . 1 12

15 ) 통일부 , 앞의 책 , p . 1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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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양국 우호협력관계 발전, 불행한 역사극복 시대적 요청 , 시장경제에 입각한 국민교

류 확대 , 협력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 , 양국간 상호 의견교류확대 강화 , 대북정책 추진

에 긴밀히 협의, 경제분야 균형협력관계 강화, 지구환경문제 정책대화추진 , 문화교류확

충 등 여러분야에 있어서 새로운 협력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구체적으로 합의한 2 1세

기 새로운 한일 행동계획, 즉 양국간 대화채널의 확충 ,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한

협력 , 경제분야에서의 협력관계 , 범세계적 문제에 관한 협력강화 , 국민교류 및 문화교

류의 증진 둥에 관해서도 협력을 기대해 볼 만한 사항들이다 . 또한 양국 정상은 한반

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는 북한이 개혁과 개방을 지향하는 동시에 대화를 통한 보

다 건설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으며, 또한 남

북합의서 이행과 4자회담의 순조로운 진전이 바람직 하다고 인식하고 , 미국과 북한간

에 서명된 제네바합의 및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 (KE DO )가 북한의 핵 개발 계획 추

진을 저지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메커니즘이라고 생각하고 있다16 ) .

일본이 가지고 있는 한반도 문제의 관심사는 북일 정상화문제, 한반도 문제에 있어

서 일본의 참가 , 북한의 미사일 문제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일본은 북일관계와 관련된

현재의 여러 현안을 해결하는 데에 노력하면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되는

형태로 한국등과 함께 노력할 것을 늘 강조하고 있다. 북일간의 현안문제로는 북일

수교 예비회담의 결렬로 인해 야기된 비정상적인 관계를 정상적인 관계로 회복시키는

것과 대포동 미사일 발사와 동해안 간첩선 침투사건과 관련해서 긴장이 극도로 고조된

북일관계를 어떻게 정상화할 것인가?에 그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 또한 아직 미해결

상태에 있는 일본인 납치사건에 대한 명확한 조사와 해결, 일본인 처 고향방문 중단

등 여러가지 문제가 북일간에 산적해 있다. 먼저 일본의 대북한정책에 대한 기조는 기

본적으로 대한반도 정책의 범위내에서 형성되고 추진되고 있다는 것이다 . 탈냉전이후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 강대국들의 변화는 동북아 정세의 변화를 가져오는 결과

를 초래하고 있다 . 특히 양극체제 붕괴후 동북아시아에서 진행되고 있는 중국과 일본

의 역할증대는 이러한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보여지며 , 특히 일본정치의 보수화로 인

하여 한편으로는 자신들의 역할론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국제적인 역할을 강조하고 있

다. 일본의 대한반도 정책은 한·미·일이라는 공조체제하에서 그들의 외교정책을 수

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한반도 정책의 틀속에서 일본은 한반도에서 그 영향력을 확대

하기 위하여 대북한 관계를 모색하고 있다. 이같은 탈냉전이후 국제환경의 변화적인

상황을 잘 활용하면서 일본은 동북아지역에 있어서 그 역할론을 강조하면서 주변국가

들과 관계정상화를 노력하고 있다 .

16 ) 동아일보 19 9 8년 10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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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자회담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한·일 수뇌회담에서 오부치 수상은 동북 아시아의

안전보장문제을 다루는 다국간 협의의 틀로서 남북한과 미중러일 4개국이 참가하는 6

자 협의 를 제안하면서 , 일본이 동북 아시아의 안전보장에 적절히 공헌할 수 있다는

뜻을 강조하고 있다 . 이에 대해 , 김대중 대통령은 일본에 의해 실현되기를 바란다는 기

대감을 표시하였다. 일본의 6자회담 구상은 이미 9월 하순 뉴욕에서 미·일 수뇌회

담때 오부치 수상이 클린턴 대통령에게 전한 바가 있다 . 이러한 배경에는 현재의 4자

회담을 기초로 , 미국의 배려가 있다면 러시아와 일본을 포함해 6자협의를 조기에 실현

하자는 신중론이 일본정부내에 있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다 . 최근 미국을 방문한

오부찌 총리는 클린턴 대통령과 회담에서 북한문제와 관련하여 일본의 방침인 억지와

대화의 균형을 취하면서 대응하고 있다 고 설명하면서 , 일본이 참가해서 대화의 장을

실현하고 싶다고 요구했지만 , 클린턴은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17 ) . 이처럼 일

본은 북한의 핵문제와 관련한 일련의 한반도 문제에 깊은 관여를 바라고 있다 .

정치·안보분야에서는 , 일본은 북한을 합법적인 정부로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사실

상 상당한 교류를 행하고 있다. 탈냉전 이후 한국과 러시아, 한국과 중국이 국교정상화

를 단행하자 일본도 북한과의 국교수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그러나 일본은 북한

과 과거 식민지 지배에 관한 청산과 미사일 발사를 둘러싼 안전보장의 문제를 해결하

여야 하는 딜레마에 빠져 있다. 특히 안전보장 문제와 관련하여 가장 심각한 것은 역

시 핵무기 개발 의혹과 노동 , 대포동 미사일 개발과 발사 문제이다. 일본 방위청

장관은 작년 6월 2 3일 각료회의에서 19 9 8년판 방위백서 를 보고하면서, 북한의 탄

도 미사일 개발에 경계감을 나타내면서 , 아시아·태평양지역에 여러가지 불안정 요인

이 존재한다 고 지적하고 , 미일안전보장체제가 일본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 불가결 한

것 이라고 강조하였다18 ) .

또한 오부치 내각 탄생 후 북한의 대포동 미사일 발사 실험은 일본열도를 심각한 상황

으로 만들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일본이 안전보장을 위해 철저한 준비를 서두르게 하

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한 방위청은 최종보고서를 작성해

각료간담회에 보고하기에 이르렀다. 그 보고서는 비행속도 분석으로 부터 북한이 주장하

고 있는 인공위성 발사라는 견해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시하고, 미사일 발사실험의 가능

성을 강조하였다. 방위청은 의미있는 기능을 가진 인공위성이 탑재되었을 가능성은 희

박하고, 탄도 미사일 발사의 가능성이 높다 고 결론지었다.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첫

째 위성을 궤도에 올릴 수 있는 속도(초속 7 .9Km정도)에 도달하지 않고 있고, 둘째 3

17 ) 朝日新聞 , 19 9 9년 5월 5일 .

18 ) 朝日新聞 19 9 8년 6월 2 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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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째 추진장치로 부터 통상 인공위성 발사가 행하여 지는 신호의 발신이 확인되지 않고

있고, 셋째 위성을 싣는 3단째가 너무 작다라는 것을 들면서, 통신이나 지구관측과 같은

의미있는 기능을 가진 인공위성이 탑재될 가능성이 작다는 것이다. 또한 발사 의도에 대

해서는 탄도 미사일의 거리를 장거리화 하려는 기술적인 검증이 주 목적 이었을 것이라

고 분석하였다. 이처럼 일본은 북한이 일본 전역을 커버할 수 있는 미사일 능력을 보유

하였고, 어떠한 통고 없이 일본 상공을 날아 근해에 낙하시키는 행위가 있었다고 하면서

일본 및 이 지역의 안전보장에 있어서 중대한 문제 라고 지적하였다19 ) .

마지막으로 일본은 탈냉전기에 북한이 외교적으로 실패하였다고 보고 있다. 그 이유

로는 북한이 북·일국교정상화의 필요성이 점점 증대대는 가운데 핵개발에 집착하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2 0 ) . 일본의 북한과의 관계는 탈냉전 이후 공식 , 비공식적으

로 행하여 졌다. 먼저 공식적인 정부간 교섭은 북경에서 양국 외무성사이에서 예비회

담형식으로 행하여 졌다 . 이 과정에서 북한은 3당공동선언에 담겨있는 4 0년간의 전후

보상 을 고집하였고, 일본정부는 북일교섭의 역사적 의의를 비적하면서 정부간 교섭

은 정당간의 합의에 구속되지 않는다 는 입장을 취하면서 북일관계 개선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에 기여하고 여러 관계국가의 이해와 지지을 얻어야 된다고 입장을 밝혔

다2 1) . 일본 외무성은 신중하게 회담에 임하면서 노력을 진행시켰으나 이은혜 문제와

핵의혹 문제로 회담은 중단되게 되었다 . 그 이후 일본과 북한 관계는 일본인 납치의

혹 문제와 일본인 처 고향방문 문제 등으로 계속 악화상태에 이르러 결국 외교적인

관계개선의 기회를 놓치게 되었다 .

그리고 북한과 일본의 비공식 관계는 탈냉전후 고르바초프의 신사고 외교를 배경으

로 시작된 한국의 북방외교의 진전으로 진행되었다. 당시 노태우 대통령의 7·7선언

은 일본으로 하여금 북한과 관계개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었다22 ) . 일본은 이

러한 국제정세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관계국과 긴밀한 협의하에 북·

일 관계개선을 적극적으로 진행시킨다 는 뜻을 표시하면서 북한과의 대화를 모색하였

다. 이에대해 북한은 외교부 성명을 통해 일본정부의 불성실한 태도 때문에 북일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이 정비되어 있지 않다고 하면서 정부간 대화를 거절했다 .

당시 북한은 정부간 접촉을 유보하면서 , 그 전제조건으로 일본이 성실한 태도를 보여

줄것을 요구했다2 3 ) . 북·일간의 관계개선은 다양한 형태로 준비되어 결국 가네마루의

19 ) 朝日新聞 19 9 8년 10월 30일 .

2 0 ) 小此木政夫 , “日朝國交交涉と日本の役割 ,” ポスト冷戰の朝鮮半島 小此木政夫 編 , 日本國

際問題硏究所 , 19 94 ) , p .2 6 7 .

2 1) 小此木政夫 , 앞의 책 , p .2 6 2 .

2 2 ) 小此木政夫 , 앞의 책 , p .2 5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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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방문으로 이어졌다 . 타나베·가네마루의 방북은 국제정세의 변화에 편승하는 일

본외교의 적극성을 보여주었으나 북한의 핵개발 문제로 양국간 대화는 중단되게 되었

다.

탈냉전 이후 일본은 경제력을 배경으로 미국과 역할 분담을 해가면서 변화하는 국제

질서속에서 정치 , 경제, 안전보장 분야에 걸쳐 그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려고 하고 있

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일본의 대북한 정책이 진행되고 있다. 최근 북·일관계는 대포

동 미사일 사건 이후 경색된 국면에서 정치, 경제 , 외교분야에 있어서 포괄적인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태지만, 특히 대북한 경제제재 조치는 일본의 국민감정을 의식

해서 일본정부는 의연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KE D O사업의 동결

을 해제하는 것과 같이 일본이 선택한 의미는 북한의 핵개발을 억지하려는 미국의 중

요정책과 관계하기 때문에 일본도 국익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 이러한 관

점에서 본다면 북일간의 국교정상화 교섭도 일본의 대한반도 정책의 목표를 수행하기

위한 연장선상에 놓여있으므로 일본의 영향력 확대의 기회를 그렇게 쉽게 포기하지 않

을 것으로 여겨진다. 일본의 정상화 교섭은 북한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동북 아시아에

서 일본의 외교적 선택지를 확대시키고 자국에 유리한 국익추구의 외교를 가능하게 하

므로 적극적으로 추진될런지 모른다.

일본외교의 목표가 한반도의 안정과 동북 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에 이바지하는데 있

다고 한다. 그러므로 일본의 대북한 정책은 한미일 관계의 틀속에서 일본의 국익을 극

대화 시키는 차원에서 진행할 것이며, 단기적으로는 한국과의 공조체제하에서 진행될

것이다.

그러나 일본외교의 속성상 다변화를 추진해 나가면서 실리외교를 추진해 나갈 것이

다. 일본정부는 북일관계의 경색국면에서 보다 유연한 자세로 대처해 나갈 것이다. 먼

저 일본정부는 제네바 합의에 기초한 KE DO의 틀을 유지하는데 노력할 것이다. 이렇

게 KE D O의 틀을 지켜 나가면서 북한에게 핵개발 의혹에 대한 항의를 병행할 것이며,

다음으로 일본정부는 국민감정을 의식해서 국교 정상화 교섭과 다른 형태의 북·일교

섭을 행하면서 일본의 입지를 강화할 것이다 .

2. 한반도와 동북아 국제질서

본 장에서는 동북아시아에서 어떻게 평화와 안전보장을 촉진시켜 나가고 있는가?라

2 3 ) 小此木政夫 , 앞의 책 , p .2 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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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기본적인 문제의식을 인식하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하려고 한다 .

우선 동북아시아 국가간 이익의 둘러싸고 전개되고 있는 상호 경쟁이라는 차원을 넘

어 한·중·일 3국이 서로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상호협력·조정해나가는

과정을 주요 환경변수로 설정하여 그 협력방안을 분석하려고 한다 . 특히 한반도에 북

한이라는 위협 이 상존하고 있는 동북아시아 현실하에서 한·중·일이 이러한 위협요

소를 완화할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면서 본 연구를 진행할 것이다. 둘째로 한·중·일

3국의 대 동북아시아정책과 대 북한정책을 비교검토해 나갈 것이다 . 이러한 정책을 둘

러싸고 3국이 공통인식을 가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서로 다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특히 동북아시아 안전보장정책과 대북한 정책을 둘러싸고 3국은 각각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안에서 그러한 입장의 차이가 있

는지를 검토하면서 그것을 극복할수 있는 협력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북

한이 동북아시아 및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써 그 역할을 수행할수 있는 방안을 연구할

것이다. 북한과의 관계개선은 정치적인 협력관계만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경제적인 측

면에서 공동작업을 할수 있도록 상황을 개선할수 있을것이다. 예를들면 산업과 관광분

야에서 그 교류와 협력관계를 촉진하기 위하여 주변국가들이 공동작업을 추진하는 방

안을 모색할수 있을 것이다 . 특히 이러한 입장에서 연구를 수행한다면 동북아시아 평

화와 안전보장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며 새로운 협력관계 모델을 만들어낼 것이다.

이상과 같은 내용에 대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두가지 측면에서 그 유효성을 증

대시켜 나갈것이다 . 먼저 글로벌한 관점에서 협력방안에 관한 이론적 연구에 대해서는

현실주의입장 , 자유주의입장 , 급진적인 자유주의 입장으로 정리하면서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려한다 .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3국이 취하고 있는 대북한정책과 동북아시

아 안전보장정책에 대하여 검토할 것이다 . 먼저 대북한정책에 대한 주변국의 관심사는,

한국의 햇볕정책의 일환으로 전개되고 있는 포괄적인 관여정책이 어떠한 효과를 나타

낼것인가에 있다. 이것은 주변국가들과 관계개선 및 교류의 촉진과 다음사항에서 설명

하고 있는 동북아시아 평화와 안전에 깊은 상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동북아시아 안전보장정책의 각 사안이라고 할수있는 대량파괴무기, 전쟁억지, 한반도

평화체제구축 , 외교관계 정상화 문제등을 검토할 것이다.

냉전종식을 계기로 동북아시아는 주목을 받기 시작했으며 동북아시아의 전략적 위상

도 상당히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미국, 중국 , 일본, 러시아는 국익을 둘러

싸고 첨예한 경쟁을 진행하고 있다 . 이처럼 동북아시아에서 각국의 이익들간에 경쟁이

심화되면 될수록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전보장 문제는 복잡해진다 . 이러한 점에서 동

북아시아의 상황을 검토하는 일은 2 1세기 동북아시아 평화와 협력을 위한 중요한 기회

를 제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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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한반도의 구조적 환경

국제적인 냉전구조의 종식으로 동북아시아를 둘러싼 환경도 냉전기때와는 다른 양상

이 전개되고 있다. 대표적인 3가지 모델의 공통점은 적대내지 소원한 관계에서 서로가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는 단계에 접어들면서 전략적으로 서로를 필요로 하는 상황이 전

개되고 있다 .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이러한 국가들의 구조적 변화는 우리의 외교적

입장과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 및 통일문제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중·러·일 관계

소비에트의 붕괴로 러시아는 약화된 상태에서 새로운 동맹관계를 모색하여야 했다 .

이러한 상황에서 3국은 새로운 변화에 순응하는 자세를 보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새

로운 전략을 구상하고 있다 . 러시아가 일본과 관계 개선을 우선시하는 것은 경제적위

기를 극복하려는 차원이다. 일본은 하시모토 전 수상이 구축해 놓은 성과에 의거하여 ,

여러 분야에 걸처 관계 강화를 하면서, 2 0 0 0년 까지 동경선언에 기초한 평화조약을

체결하고 , 러·일관계를 완전히 정상화 하는데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표명하고 있다 . 그

러나 러시아의 여론조사는 북방영토 반환에 대해 반대 의사를 나타내고 있으며24 ) , 또

한 러시아 하원에서는 공산당이나 극우 정당인 자민당등 민족주의 세력들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어 영토반환에는 반대하는 분위기가 바뀌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 대

일 외교의 중요성을 많은 의원들이 이야기 하지만 영토문제는 평화조약과 분리해야

한다 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 기본적으로 러일간의 영토문제는 현실 외교에 있어

서 불안재료가 될 소지가 되고 있다 .

중국과 일본은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안전과 번영에 책임을 가지고 있는 국가이므로,

단순히 양국간 관계에 머무르지 말고, 국제사회에도 관심을 가지고 대화와 교류를 한

층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서로가 강조하고 있다 . 중국도 등소평 체제이후 일반적으

로 이야기되었던 정치적 불안정이 아니라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안정된 외교노선을 선

택하고 있다 . 장래에 중국의 내정이 안정되면 전 지구적으로 유럽과 동북 아시아의 안

정이 확보될 것이라는 의미이다 . 중국이 현재의 국제시스템을 수용하는 커다란 이유는,

자국이 추진하고 있는 경제발전이 바로 현재의 국제시스템하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 그

결과 그것이 위험하게 되면 국제정치는 불안정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로서는 러·일·간의 관계가 냉전기 때 (동맹관계의 대치상황, 안전보장 중심의

동맹관계)와는 달리 정상화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과 중소관계가 미일관계의 새로운 변

24 ) 朝日新聞 19 9 8년 10월 3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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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에 따라 전략적 관계를 위한 모색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여야 할 것이다 .

미·러·일 관계

현재 미·러·일 관계는 미국과 소련의 변화로 러시아와 일본관계가 새로운 협력관

계를 모색하고 있다 . 미·일관계는 냉전기때와 마찬가지로 동맹관계를 유지하고 있으

며 현재는 방위협력을 위한 새로운 차원의 전략을 전개하고 있다 .

러·일관계를 살펴보면 , 19 9 8년은 양국 관계에 있어서 신시대의 모색기라고 할 수

있다 . 2 0 0 0년까지 일본과 러시아가 평화조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전력을 다한다는 것

이다 . 19 9 7년 1 1월 러시아의 크라스노얄스크 회담에서 옐친 대통령과 하시모토 수상

과의 이 합의는 결실을 맺을 것인가? 이렇게 해서 일본은 영토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또한 러시아가 일본과 경제적으로 협력관계를 우선시 하면서 경제적인 위기를

극복할 것인가? 이러한 문제들이 러·일관계에 놓여있는 과제들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양국의 정치 , 경제와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기에 더욱더 중요한 관심사가 되고 있다.

러시아의 국내사정은 심각한 경제위기로 정치불안이 가속되고 있는 가운데 옐친 대

통령의 건강악화는 지도력의 공백을 가져오고 있다. 모스크바 선언을 통해 러·일관계

를 새로운 전략적 관계 로 위치지우면서 양국에게 처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의 건강악화는 일본에게는 불안요소로 간주되고 있다. 9 8년 4월의

러·일수뇌 회담에서 하시모토 수상이 옐친 대통령에게 제시한 , 평화조약 체결을 향한

국경선 획정을 축으로 하는 신 제안 에 옐친 대통령이 어떠한 대답을 할 것인가에 관

심이 모아지고 있다 .

이러한 상황하에서 일본의 전략은 북방영토의 해결에 가장 큰 비중을 두면서 경제협

력이라는 카드로 러시아의 여론을 완화시키려 하고 있다. 오부치 수상의 러시아 방문

성과에 대해서 수상 자신은 적극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으나 북방영토 문제는 미루어진

느낌이다 . 국경획정위원회 나 공동경제활동위원회 설치에는 인식을 같이 하면서도

최종적인 결과는 러시아 국내정치의 흐름에 좌우될 것이다 .

미·중·일 관계

미중관계의 변화에 따라 미·일, 중·일관계가 새로운 양상을 거듭하고 있다. 탈냉전기

아시아는 유럽과는 달리 중국의 존재와 동향에 따라 동북아 정세는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미국의 관심은 국내여론가운데 중국비판론이 강함에도 불구하고 신뢰관계 구축을 어

떻게 하느냐에 집중되었다. 이것은 클린턴 정부의 정책기조인 개입(en ga gem en t )전략

337



과도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 . 즉 고립보다는 견제와 협력을 통하여 어떻게

개입전략을 펼칠것인가에 관심이 집중되었다 . 이러한 사실은 장쩌민(江澤民)이 워싱턴

을 방문했을 때 양국 정상회담에서 오간 내용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

19 9 8년 클린턴의 중국방문에 있어서도 19 9 7년과 마찬가지로 미국은 중국에게 이하

와 같은 정책들을 요구했었다 . 중국은 (1)미사일 및 핵기술 수출 중단에 대한 의사를

표명하고 , (2 )정치범 석방,반체제 탄압중단 ,정치경제 및 종교의 자유등 인권을 보장하

고, (3 )티베트와 독립협상 개시를 약속하고 , (4 )세계무역기구 (WT O )가입에 앞서 관세

인하와 시장개방을 먼저 시행하고, (5 )지구 온난화에 관한 교토협정에 가입하고 , (6 )

한국전 당시 사망실종미군자료 제공에 협조하고, (7 )범죄 및 마약거래 척결에 협조하

고, (8 )중국 위안화 통화가치 유지를 촉구했다2 5 ) .

이와같은 현안들을 촉구하면서, 미·중회담에서 클린턴의 관심은 텐안먼 사건 이후

중국과 소원한 관계를 정리하고 새로운 관계를 모색해 나가는 것에 있었다. 특히 2 1세

기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미·중사이에 신뢰관계를 구축하는것이 미국의 급선무였고 ,

미국의 경제계를 중심으로한 친중국론자들의 영향력에 중국과의 관계정상화를 통하여

그 들의 이해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 그러나 신뢰관계 구축에 있어서는 양국사이에 의

견의 차가 있었다 . 미국은 실질적인 문제에 있어서 어떠한 결과와 성과를 가져오기를

기대하는 반면, 중국은 우선 원칙론과 어떤 범위내에서 합의가 되면 일단 일보 전진한

것으로 보고 있다 . 이러한 관점의 차이는 협의의 과정에서 잘 나타나 있다. 미국은 워

싱턴 정상회담때 강조되었던 건설적·전략적 동반자 관계 에 관해서는 그렇게 강조하

지는 않았지만 , 서로간의 이익을 일치시켜 가면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완성시켜

나가려고 노력하였다 .

그 후 미국과 중국이 관계개선을 서두르는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 중국은 미국이 장

래 중국이 경제발전과 정치적 안정을 달성해 강대국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서 관계정상

화를 행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 또한 중국에 대한 고립화 정책이 유럽이나 일본 ,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에게 저항과 반대를 가져오기 때문에 더욱 관계정상화를 기대하

고 있을런지 모른다. 마지막으로 대만 총선거때 중국이 행한 군사연습을 지켜본 미국

은 중국이 대만문제에 대한 태도가 신중하다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중

국과의 관계개선에 강한 뜻을 가지고 있었다 .

중국도 또한 미국과의 관계를 바라고 있었다 . 미국은 세계에서 초강대국이며, 세계정

치경제에 있어서 어느 나라보다도 강력하다고 중국은 판단하고 있다 . 미국은 무역관계

에 있어서 중요한 시장이기 때문에 중국은 관계정상화를 기대하였을 것이다 . 또한 탈

2 5 ) 동아일보 19 9 8년 6월 2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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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전후 중국은 냉전기때와는 달리 강대국사이에 비군사적인 문제에서 그 모순이 생기

고, 각 국가는 경제발전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새로운 관계를 모

색하였다 .

중국은 9년만에 미국대통령이 중국에 발을들여 놓았다는 사실에 만족하면서 2 1세기

를 향해 서로가 전략적인 대화를 가졌다는 의미를 평가하였다 . 결국 중국은 텐안먼 사

건이후 국가의 이미지를 새롭게 하면서 , 또한 탈냉전이후 널리 알려진 중국위협론 을

어느정도 불식시켰다 .

미국은 2 0년이상 중국이 전개한 개방개혁정책의 결과, 발흥하는 중국이 위협이 될

것인가 아니면 세계안정에 기여할 것인가에 관심을 가지고 이번 기회에 중국의 입장을

점검해 보고 싶었을 것이다.

중·일관계는 국교정상화 2 5주년을 기점으로 해서 경제발전과 안전보장 , 인적교류의

확대라는 측면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우선 중국이 정치우선의 노선으로부터 경

제우선 노선으로 대전환을 실시한 이후 자력갱생을 버리고 외국으로부터 외자유치를

인정하자 일본은 적극적으로 중국에 투자를 실시하게 되었다. 중·일투자보호협정을

체결하고 적극적으로 일본기업이 진출하기에 이르렀다. 19 9 2년이후 급격한 엔고로 인

하여 대중국투자가 급증하게 되었고, 일본기업은 수출채산성이 어렵게 되자 제조 거점

을 해외로 이전하기에 이르렀다 . 중국은 거리적으로 가깝고, 임금이 싸기때문에 일본기

업은 중국을 보완적 생산거점으로 생각하였다 . 일본은 거대한 시장을 목표로 하면서

노동집약형 산업을 내륙부에 이전하고 새로운 자본·기술집약형 산업을 해안지역으로

진출시키는 전략을 실시 . 둘째로 안전보장면에 있어서는 경제문제에 치중하다보니 안

전보장의 시점은 많이 약화된 상태에서 일본내부에서는 중국위협론 이 제기되기에 이

르렀다. 기본적으로 거대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중국에 대해 이웃나라인 일본이 위

협감을 갖는 것은 극히 부자연 스러운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중국은 자위를 위해서

방위력의 근대화를 실시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특히 냉전이후 군축이 진행되는

가운데 군사비를 9년 연속으로 두 자리수로 늘리고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 )이

발효되기 직전까지 핵실험을 강행한 의도에 대해서 일본은 염려를 하고 있으며, 더욱

이 그 불투명성에 몹시 불안해 하고 있다 . 한편 중국은 새로운 미·일방위협력지침의

적용범위에 대만이 들어가느냐 그렇지 않으냐에 염려하고 있다 . 특히 신가이드라인에

대해서는 오부치 수상이 특정지역을 상정하고 있지 않다 고 설명을 하고 이해를 바라

지만 , 중국은 대만문제로 늘 불안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일·중간에 있어서 이러

한 긴장관계를 어느정도 완화시키기 위하여 안보대화를 시작하였다 . 일본은 다른 분야

에 비해 안보분야의 교류가 불충분하므로 미중간과 같이 일·중관계에서도 신뢰양성을

제도화시켜 나가면서 그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셋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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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일관계는 국교정상화이래 최악의 상태가 9 0년대에 계속되고 있고 , 이러한 사태에

중일양국은 서로 감정적인 대립을 거듭하고 있다 . 이러한 긴장관계를 피하고 우호관계

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경제우선이나 안전보장 위주 정책을 피하면서 인적교류를 확대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중·일관계에서 구체적인 쟁점은 없는 상태이지만 그러나 잠재적인 문제는 여러가지

상존하고 있다. 먼저 중국의 입장에서보면 늘 문제되고 있는 역사인식의 문제가 바로

그것이며 , 둘째로는 영토분쟁 , 셋째로는 미·일 안전보장체제 문제가 잠재적인 쟁점으

로 지적되고 있다.

2.2. 새로운 질서의 모색

미국은 탈냉전후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새로운 안전보장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 이

것이 바로 19 94년 7월에 발표된 클린턴 행정부의「개입과 확장」이라는 안전보장전

략2 6 )이다. 냉전기의 대 공산권에 대한 봉쇄전략과는 달리 , 전 세계에 자유민주적인 새

로운 질서를 구축하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 이러한 목표를 이룩하기 위하여 미국은

「개입과 확장」이라는 안전보장전략을 구사하면서 , 자국의 경제이익을 강화시켜 나아

간다는 것이다 . 이와같은 미국의 국제주의적인 외교정책은 대내외적으로 미국의 경제

적 이익을 추구하면서 자유주의 질서를 공고히 하려는 목적에서 수행되었다.

미국의 이러한 정책은 동맹국들에게 새로운 안전보장 환경에 대처하도록 유리하게 하

였다 . 동맹국들과 지속적인 관계속에서 새로운 환경에 대처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할

때 지역분쟁과 같은 갈등들을 극복하고 협력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경

제적인 측면에서는 국내경제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경쟁에 의한 자유무역을 추진시켜

미국의 국제경쟁력을 강화시켜 경제적 번영을 이룩한다는 것이 미국의 두 번째 목표이

다. 마지막으로는 민주주의를 촉진시켜 민주주의 국가들을 보호하면서 미국의 안전보

장을 고양시킨다는 것이다. 미국은 이러한 외교전략을 통하여 탈냉전이후의 세계질서

를 구축하려고 하고 있다 .

중국의 외교정책은 개혁과 개방정책을 통하여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가속화시키면서,

대외적으로는 대외경제협력을 촉진시켜 나가면서 자주적인 외교를 행하는 것을 그 목

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기본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중국은 미국과 유럽의 국가들과

경제협력을 강화하면서, 제3세계국가들과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하

2 6 ) U .S .Dep a r t m en t of Defen se , U n i t ed St a t e s Secu r it y St r a t egy for t h e
E a s t - Asia - P a cific Region (Wa sh in gt on D .C . : U .S . Gov er n m en t P r in t in g Officed ,
F eb r u a ry , 19 9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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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 탈냉전기의 국제권력구조는 양극구조에서 다극구조로 전환해가는 과도기라고

인식하면서 미국의 주도적 역할을 수긍하고 있다 . 중국내에서는 국제질서의 변화기에

대한 인식을 둘러싸고 「다극화 진전론」과 「다극화 가속론」이 혼전을 벌이고 있지

만2 7 ) , 미국의 영향력이 최대의 관심사라는 사실은 말할 필요도 없다 .

19 9 7년 일본의 신방위지침이 발표되자 『인민일보』는 「중대한 사태」라고 항의하

면서 , 미·일간의 안전보장공동선언은 일종의 「미·일합동패권선언」이라고 인식하였

다. 이처럼 중국은 동북아시아라는 지역에서 권력구조가 변화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서 지역적인 수준에서 다극화 구조와 세계적인 수준에서는 「일초다강」구조가 병존하

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2 8 ) . 냉전종식후 중국에 있어서 국제권력구조에 대한 인식은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는 것과 미국의 영향력을 평가하면서 중국의 외교정책을 수

립·전개하고 있다.

냉전종식의 충격으로 국제정치는 새로운 질서를 형성하려는 과도기에 진입해 있다 .

아시아·태평양을 둘러싸고 전개되고 있는 각 국가의 외교적인 선택지는 각국이 추구

하고 있는 외교정책과 안전보장정책 사이에서 결정되어 지고 있다 . 각 국간의 관계를

보면 ( 1)러·중·일 관계 (2 )미·러·일 관계 (3 )미·중·일 관계 (4 ) 미·중·러 관

계가 중요한 차원으로 예상된다 . 이러한 관계에 있어서 최근의 국제정치 상황을 종합

해 보면 미·중·일 관계가 중요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

2.3. 남북대화 추진방향과 우리의 대응

남북한은 남북관계의 정상화를 위한 노력하여야 한다 . 남북한 기본합의서에서 합의

한 사항을 중심으로 서로가 대화를 진행시켜야 할 것이다 . 이러한 과정에서 주변상황

을(미국 , 일본, 중국, 러시아의 상황) 면밀히 분석하면서 동시에 우리 국민의 정부의

대원칙인 정경분리원칙이라는 입장에서 대북정책을 활성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정부차원에서는 당국간 대화를 지속적으로 이끌어 가면서 , 민간

차원에서는 대북지원사업과 경제협력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지원하는 종합적인 교류협

력관계를 실시해야 할 것이다 .

남북정상회담이후 여러 가지 형태의 남북한간 교류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상당히 고

무적인 일이다.

그동안 정부간 (공식적) 대화는 북한의 서해안 무력도발 행위등으로 크게 진전이 없

2 7 ) 高木誠一郞 , “冷戰後の國際權力構造と中國の對外戰略-日米安保再確認をめぐって ” ( 國際

問題 ,日本國際問題硏究所 , 19 9 8년 , 1월호 , N o .4 54 ) , p .4 .

2 8 ) 高木誠一郞 , 위의 글 , p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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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던 경우도 있으나 , 남북정상회담이후 공식채널 등을 통하여 다층적인 접근이 행하여

지고 있는 사실은 남북한간의 동질성을 회복하려는 움직임으로 이해되며 , 이러한 변화

는 교류와 협력이라는 남북한간의 긴장완화의 제도화를 통하여 실현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남북한은 기존에 서로가 합의한 , 예를들면 ( 1)남북기본합의서 이행, (2 )이산가

족, (3 )경제협력 , (4 )문화교류와 같은 사항들을 검토하여 실천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

색해나가야 한다 .

3. 한반도와 긴장완화

한반도에 평화와 안전보장을 수립하고 정착시켜 나가기 위하여 먼저 남북한은 한반

도에 긴장완화체제를 형성시키고 전개시키면서 최종적으로는 제도화를 통해 남북한이

평화적인 통일을 이룩할수있도록 하여야 한다 .

3.1. 긴장완화의 의미

긴장완화라는 용어는 6 0년대 말부터 7 0년대을 걸쳐 국제정치에 있어서 중요한 테마

가 되었고 , 학자나 정책결정자 및 언론인들이 빈번히 사용하게 되었다 . 이 시기의 긴장

완화는 기존의 동서시스템을 손상시키지 않고 동서시스템을 안정시키는 메카니즘으로

이해 되었다 . 그와같이 19 6 0년대의 국제긴장완화의 시작은 일련의 전후 국제적인 냉

전구조 를 변화시키려는 새로운 정치적인 변동으로 시작되었으며 이해되었다. 특히 학

생들에 의거한 중산층의 등장은 베트남 전쟁에 의해 자극되어 그와같은 변화를 보다

활성화 시키게 되었다2 9 ) .

그러나 그 의미의 다양성3 0 ) , 함축된 의미로 부터 긴장완화 의미는 그 애매함이 점점

더해갔다 . 미·소관계의 긴장완화를 분석한 R .W 스티븐슨에 의하면 긴장완화의 개념

2 9 ) Ben L owe , " NAT O a n d Dom e st ic P olit ics : Br i t a in , It a ly , a n d We st Ger m a n y
d u r in g Cold Wa r a n d Det en t e ," in Ma ry Ka ld or a n d Rich a r d F a lk ,ed t .
Dea lign m en t : A N ew F or eign P olicy P er sp ect ive ( Th e U n it ed N a t ion s
U n iver si t y , 19 8 7 ) , p .8 5

30 ) 예를들면 프랑스는 자신들의 꿈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과 소비에트사이에서 세력균형을 유

지시키기 위하여 긴장완화의 의미를 사용하였고 , 유럽의 중립국가는 블럭간 및 이데올로기

간의 대결구조로부터 국가간 경쟁이라는 변화 의 의미로 주로 사용하였다 . 미국과 소비에

트는 전략적인 의미에서 주로 사용하였다 . 다른 유럽의 여러나라들은 전후 유럽의 정상화

를 기대하면서 넓은 범위에 걸친 긴장완화 (군비축소와 안전보장 , 평화와 분쟁 , 경제협력 ,
인권문제와 인적교류 , 주권문제)를 기대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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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서, 상황·프로세스로서의 긴장완화를 설명하지만 , 그러나 그도 긴장완화 개념

의 애매성에 대해 이하의 이유로 부터 설명하고 있다. 첫째로, 그것은 매우 폭 넓은 관

계를 표현하는 경우에 사용되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예를들면 미국의 전 국무장관 슐

레진져의 지적처럼 , 긴장완화에는 상호화해로 부터 19 7 3년의 중동전쟁때에 핵전쟁 경

계태세가 취해질 정도의 긴장이 고조된 상태까지의 모든 상태가 포함되어 있다. 둘째

로, 긴장완화라는 것은 여러 국가간 , 국가群간의 현실관계나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관

계를 묘사하기 위하여 사용되어 왔다 . 세째로, 미국과 소비에트도 자기억제적인 정책만

이 긴장완화 성립의 제1요건이라고 인정하지만 우리들이 관찰할 수 있는 자제의 본질

이나 한계를 정의지울 수 있는 공통의 규칙이나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는 의견의 일치를

보이고 있지 않다. 마지막으로 긴장완화라는 것은 의미가 강제적으로 변하는 운명을

체험하고 있기 때문에, 긴장완화의 의미는 애매하게 되었다라고 설명한다3 1) . 그래서

스티븐슨은 긴장완화라는 것은 상황과 프로세스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의 연구

의 목적은 미소 긴장완화의 성립에 기여하고 또는 역으로 긴장완화를 붕괴시킨 요인을

명확히 하고자 하였다 . 기술적인 의미에 있어서 스티븐슨의 설명은 유효성이 있지만 ,

19 6 0년대 이후 어떤 지역에 있어서의 긴장완화 , 특히 유럽의 긴장완화를 설명할때는

한계가 생긴다. 6 0년대 이후의 긴장완화 과정은 미소간의 긴장완화보다 국제정치 환경

의 변화로서 전개되었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 그러한 의미에서 스티븐슨의 설명은

양극화의 권력배분이나 이데올로기 우선 구조만을 전제로 하면서 설명하고 있다. 여기

서는 전후의 역사적 문맥을 그 기초로 이해하면서 긴장완화를, 상황으로서의 긴장완

화(Det en t e a s con d it ion ) ·정책으로서의 긴장완화(Det en t e a s p olicy ) · 과정으

로서의 긴장완화(Det en t e a s p r oces s ) 로 구별하면서3 2 ) , 분석용어로서는 정책과 과

정으로서의 긴장완화 의 개념을 사용하여 힌반도 긴장완화의 사례들을 살펴본다.

상황으로서의 긴장완화

두개의 국가가 국가간 관계에 있어서 어떤 위기를 일정한 긴장수준에 이르게하고,

그와같은 상태를 유지할때 양자 사이에 긴장완화 상태가 존재한다고 말한다 . 그때 두

개의 국가간 관계상태를 나타내는 국제관계의 논리적 스펙트럼 을 작성하여, 각각의

긴장 수준에 있어서 독자의 상태를 설명하면 , 그것은 어떤 의미에 있어서 상황으로서

3 1) Rich a r d .W St ev en son , Th e Rise a n d F a ll of Det en t e (Lon d on ,Ma cm ill la n P r e s s ,
19 8 5 ) (デタントの成立と變容) , p p .2- 8

32 ) Br ia n Wh it e , Brit a in , Det en t e a n d Ch a n gin gin g E a st - West Rela t ion s (Rou t ledge ,
1992 ) ; Ha ssn er , P . E u r ocommu nism a n d Det en t e ," (Su rviv a l 19 ,6 ) ,p p .2 5 1- 4 ;
St ev en son , op .ci t . , p p .8-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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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긴장완화라고 정의할 수 있다3 3 ) . 냉전기를 걸쳐서 국제정치에는 역사적으로 어떤

시기에 있어서 긴장완화라는 해석은 일반적으로 폭넓게 논의되었다 . 그것은 초대국과

동맹국 사이가 다국간 관계 상황에 직면한다는 것을 암시하기도 했다. 일시적인 국면

에 있어서는 이와같은 긴장완화의 의미가 중심적으로 되었지만 , 그러나 그와 같은 관

점에서 보면 긴장완화라는 것은 힘의 균형 의 일시적인 타협의 산물로 인식되어, 결

국 핵전쟁의 막다른 골목 상태를 초래하게 된다. 특히 6 0년대말부터 7 0년대 중반까지

에 걸쳐서 일련의 명확·불명확한 협정에 의해 긴장완화가 강화되고, 협력적인 관계

및 분쟁적인 관계를 촉진하게 되었다 .

그러나 상황으로서의 긴장완화는 역사과정에 있어서 하나의 측면만을 이해하는 것으

로, 특히 19 6 0- 7 0년대에 국제적으로 진행된 긴장완화를 이해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그때 행하여진 긴장완화는 미국과 소비에트만의 것이 아니라, 지역수준의 긴장완화가

전후 정치경제의 발전과 함께 행하여 졌다라는 점에 있어서 보다 의미가 있다고 이해

되어지기 때문이다 . 격심한 냉전기에 있어서 미소의 위기관리는 동서간의 커다란 전쟁

을 방지했다고 한다면 , 6 0- 7 0년대는 잠재적인 위협에 직면해 있는 상태에서 서로의

행동규칙을 만들기 위하여 합의를 형성해 가는 시기였다. 그와같은 상황에 있어서 행

하여진 긴장완화는 역시 기존의 해석에 영향을 주어, 글로벌한 상황만이 아니라 지역

적 시스템의 상황을 고려해서 국제적으로 행하여지는 변화를 보아야만 한다는 인식이

제기되었다.

과정으로서의 긴장완화

19 74년 미국의 상원외교위원회에서 긴장완화에 관한 공청회에서 전 국무장관 딘 러

스크는 긴장완화라는 것은 「어떤 상태가 아니라 과정이다」라는 견해를 명백히 하였

다. 키신져 국무장관도 긴장완화라는 것은 「어떤 최종적인 상태가 아니라 전개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이야기하여 러스크의 견해에 동의했다34 ) . 소비에트측에서는 그로미

코 외상이 긴장완화를 이미 구체적인 형태를 취한 완결된 현상이라든가 실체가 아니

3 3 ) St ev en son , 앞의 책 ,p . 10 , 그러나 그가 몇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지만 , 조금

더 명확히 하기위하여 역사적 어떤시기 , en t en t e로의 서곡으로서 개념을 한정한다면 구체

화가 가능하다 . 이와같은 입장은 , Ch om sk y ,N . Tow a r d s a N ew Cold Wa r (Lon d on :
Sin cla i r Br own , 19 8 2 ) ; H a llid a y , F . , Th e Ma k in g of t h e Secon d Wa r (Lon d on :
Ver so , 19 8 3 ) ; Sh u lm a n M .D . , Beyon d t h e Cold Wa r (N ew H a v en , Con n . : Ya le
U n iiv er sit y P r e s s , 19 6 6 ) ; P ip e s , R . , U s- Sovie t Rela t ion s in t h e E r a of
Det en t e (We st view P r e s s , 19 8 1) ; Rosecr a n ce , R . , "Det en t e or en t en t e" , (F or eign
Affa ir s ,Ap r il , 19 7 5 )

34 ) St ev en son ,앞의 책 , p p . 13-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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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긴장완화의 과정이라고 정의했다3 5 ) . 긴장완화라는 것은 두 국가의 긴장을 감소시켜

가는 과정이고 , 그와 같은 감소의 결과 생겨난 최종적인 생산물은 아니다 라는 것에

미·소는 어느정도 동의 했다 .

또한 19 7 5년 8월의 헬싱키 선언은 , 유럽에 있어서 긴장완화를 다국간 협의의 장소

에서 정식적인 국제긴장완화 과정으로서 이해하게 되었고 , 계속되는 긴장완화를 상징

하는 것이되었다. 헬싱키 선언에 참가한 나라들은 스스로 그 선언은 넓고 , 깊게 , 그리

고 계속되면서 영속하는 긴장완화의 과정이라고 자신들의 입장을 명확히 하였다.

스티븐슨에 의하면 과정으로서의 긴장완화에 있어서 결점3 6 )은, 첫째로 2국간관계에

있어서 긴장이 완화되는 때는 언제나 긴장완화가 발생한다고 한다면 , 긴장완화를 반드

시 냉전후 , 협상관계 전에 도래할 현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냉전과 협상관계 사이에

서 발생하여 고유의 상대성을 상실하게 된다 . 더욱이 긴장완화를 단지 긴장의 완화과

정으로 다루게 되면, 두 국가가 밀접한가 소원한가 관계없이도 긴장완화는 두 국가사

이에서 일어나게 된다 . 둘째로, 국가간 관계는 복잡한 그 관계의 본질을 바꾸게 된다.

긴장을 증대시키기도 하고 감소시키기도 하는 사건이나 정책에 의해 특징지워 지게 되

는 것이다. 긴장완화를 긴장완화의 과정으로 정의하면, 현실로는 국가간 관계는 역의

방향으로 향하고 , 즉 긴장이 증대하는 경우도 가끔 있기 때문에 긴장완화는 애매하게

된다 .

그러나 그의 설명은 극히 전통적인 2국간 외교만을 생각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특

히 19 6 0년대 부터 국제정치의 행위주체 상호간 관계의 복잡한 질적변화 에 의해 국

제정치 구조 그것은 변하기 시작했다. 이와같은 관점으로부터 보면 그의 견해는 한정

적이다.

정책으로서의 긴장완화

전후 미·소의 외교정책은 정책으로서의 긴장완화라는 개념에 의해 진행되었다. 먼

저 19 5 3년의 스탈린 사망이후 , 정책 혹은 전략이라는 보다 서방이 바라는 형태의 긴

장완화가 시작되었다 . 즉 미·소 양초대국에 의해 추구된 긴장완화정책은 적어도 5 0년

대 초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그 이후 미·소의 긴장완화정책은 관계개선을 위한 외교정

책으로 전개되었다3 7 ) .

3 5 ) Ib id . ,p . 14 .

36 ) St ev en son , op .cit . , p p . 14 - 15 .

3 7 ) Ra y m on d L .Ga r t h off , Det en t e a n d Con fr on t a t ion s : Am er ica n - Sov eit Rela t ion s
fr om Nix on t o Rega n (Wa sh in gt on , DC : Br ook in gs , 19 8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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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후 서독이 행한 동방정책도 긴장완화정책의 일환으로 전개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정책은 독일통일은 그 어떠한 정책보다 우선시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전제하에

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 이와같은 의미에서 미국 , 소비에트 , 서독은 전후 유용

한 전략으로서 긴장완화정책을 명확하게 주장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한반도도 국제냉전

의 종식과 함께 한반도 냉전체제를 해체시키려고 9 0년대 외교정책의 중심을 이루어 가

며 진행시켜왔다 .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정책으로서의 긴장완화라는 것이 , 선언적 혹은 실제의 의

미에서 정책의 수단 으로서 사용되어 지든가 아니면 정책의 객관적인 목적 으로 사

용되어 지는가에 대한 점이다 . 먼저 각 국가가 직면해 있는 과제로 부터 보아, 어떤 국

가는 정책수단으로서 자국의 긴장완화정책을 행하는 것을 상정할 수 있다 . 다음으로

어떤 국가는 정책수단과 목적을 동시에 추구하기 위하여 긴장완화정책을 실행하고 있

다고 판단하는 경우도 있다.

3.2. 정책과 과정으로서의 긴장완화

미·소가 전후 행한 하나의 전략으로서의 긴장완화정책은 대립적이었다 . 이와같은

대립적인 측면만을 강조한다면 긴장완화에 관한 분석은 항상 이데올로기적이고 전략적

인 것이 되어 , 미소이외의 지역과 다른 여러나라는 초대국의 외교정책에 종속적인 것

으로 되어 버릴 가능성이 높아진다.

여기에서 국제정치에서 긴장완화라는 주제를 보다 논리적으로 다루기 위하여 국가수

준과 국제정치 시스템 수준에서 전개되고 있는 긴장완화의 정책과 과정을 유효하게 사

용하는 것이 중요시 된다3 8 ) . 국제시스템 수준에 있어서의 긴장완화는 보다 넓은 문맥

에서 변화하는 국제시스템의 분석을 가능하게 하고, 또한 그 시스템의 다이내믹한 구

조적 변화에 의해 진행되는 화해의 과정 으로서 해석된다. 다른한편으로는 개별 국가

수준에서의 긴장완화는 정책이슈로 고안되어, 시스템 전체로서 보다 개별국가의 관점

으로부터 분석이 행하여 질수있다 . 이들 수준의 분석을 행하면 다양한 긴장완화정책

사이에서 유사성과 상이점을 강조하기도 하고 비교할 수 있다. 또한 국제시스템의 짧은

안정기 에 행하여진 국제적인 긴장완화 과정 및 제도화를 보다 상세하게 볼 수 있다.

이와같은 분석은 지금까지 긴장완화 해석의 어려운 문제에 새로운 문제제기를 시도

할 것이다 . 시스템 수준에서의 분석임무는 화해의 프로세스와 관련하는 행위자간의 변

화를 해석해서 그 인과관계를 밝히게 된다. 다른한편으로 국가 수준에서의 임무는 외

38 ) Br ia n Wh it e , op .ci t . , p p .3 1-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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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책과 정책의 이슈로서 긴장완화를 명확히 할 수 있다 . 정책으로서의 긴장완화는

국내정책과 외교정책에 있어서 정책결정자의 인식과 긴장완화의 의미를 강조하게 되고,

긴장완화를 통해서 정책이 추구하는 그 목적을 파악할 수가 있다 .

그래서 본 분석에서는 한반도에서 남북한이 전개하고 있는 정책과 주변국가들과 관

계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하고 있다.

3.3. 한반도의 긴장완화

3.3.1. 한반도 긴장완화의 의미

미국과 소비에트는 긴장완화의 의미를 전략적인 의미에서 주로 사용하였다. 최근 남

북한은 한반도의 냉전체제를 정상화시키기를 기대하면서 넓은 범위에 걸친 긴장완화

다시말해 군비축소와 안전보장 , 평화와 분쟁 , 경제협력, 이산가족문제 , 인권문제와 인

적교류, 주권문제중에서 가장 실현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한해서 그 실시를 제안하고

있다 . 특히 19 9 0년대에 접어들어 남북한은 국제적인 변화속에서 새로운 국가전략을

구상하면서 과거와는 다른 형태의 교섭을 진행시켰다 .

탈냉전기에 접어들어 북한의 대남정책은 남북관계와 국제관계를 구분하면서 각각의

교섭을 별도로 다룸으로써 자신들의 국익을 확대시키려 하였다 . 그러나 탈냉전기 한반

도를 둘러싼 정세는 남북관계와 국제관계를 완전히 구분짓기는 어려웠다 . 특히 핵문제

가 국제적인 이슈로 부각되면서 북한은 자신들을 둘러싼 국제관계의 재구축을 미국과

의 관계개선을 통하여 관계 정상화하면서 한층 강화시켜나가려고 했다. 기존에 미국의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에서 한국과 확고히 관계를 지속해왔기 때문이다. 설사

미국의 기본정책에 변화가 없다고 한다면 이후의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관계는 당면 4

자회담에 대한 북한의 대응을 축으로 전개되었으며, 중국이 4자회담에 참가하는 것은

남·북관계가 북·미관계만의 문제가 아닌 북·중관계, 한·중관계 및 그것들의 상호

작용에 영향을 받아 보다 국제적인 성격을 강하게 나타내었다. 한·중 국교정상화이후

북한에 있어 중국은 완전한 후견인 , 이해자, 협력자는 아니기 때문이며 , 황장엽 사건에

즈음한 중국의 대응은 그것을 잘 보여준 결과였다고할수있다.

탈냉전기 한반도를 둘러싼 상황은 남북관계에 동서진영간 관계가 교착되었던 냉전기

의 대립구조로부터 벗어나 주변 여러나라의 상호관계가 보다 다면적이며 복잡한 구조

로 변하고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후의 한반도의 긴장완화은 남북관계

만이 아니라 동북아시아라는 지역적인 질서와 그 문맥을 같이한다고 말할 수 있다 .

한국은 김대중 정권 탄생이후 여러 가지 남북관계를 정상화시킬 수 있는 정책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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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하고 실천해왔다 . 특히 김대중 정부는 한반도 냉전구조해체를 위한 포괄적 접근

이라는 소위 햇볕정책을 중심으로 남북관계 개선 및 한반도 통일문제를 해결하려하였

다. 이러한 정책은 기본적으로 남북이 긴장을 완화하여 남북한간 화해와 협력을 이룩

하기위한 하나의 긴장완화 정책으로 제시되었다고 할 수 있다 . 이렇게 제시된 긴장완

화 정책은 기본적으로 남북관계를 새롭게 재정립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국제

시스템의 안정이 지속되는 상황하에서 남북한간의 긴장완화는 보다 근본적인 위협구조

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 그리고 동서독이 진행시킨 긴장완화

정책 처럼 궁극적으로는 한반도 통일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데 중요한 기회를 제공해

줄 것이다 . 동북아시아라는 지역에있어서 이러한 김대중 정부의 긴장완화정책은 동북

아시아 있어서 긴장완화를 가져올 것이다. 전후 국제냉전의 논리가 계속되고 있는 현

재 한국의 이러한 정책 실시로 동북아시아는 지역적 안정과 번영을 가지고 오고 진정

한 의미에서 동북아지역의 탈냉전을 달성하게 될 것이다.

3.3.2. 한반도 긴장완화의 형성과 전개

한반도에서 긴장완화가 형성되는 논의의 시점에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을수 있다 .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탈냉전기에 전개되고 있는 남북한간의 대화국면을 중심으로 그

논의를 전개하며, 특히 남북한간에 성립한 남북기본합의서 합의, 한반도 비핵화선언 , 4

자회담, 남북정상회담 , 이산가족 상호방문등은 한반도 긴장완화 시스템을 형성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고 평가한다. 이러한 요소들은 남북관계를 긴장완화 뿐만아니라 지

역적 차원에서 동북아시아 긴장완화의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다. 긴장

완화의 여러 가지 영역에서 중요한 공헌을 이룩할 김대중 정부의 여러 정책들은 남북

한과 주변국가들에게 현상유지라는 인식하에서 한반도 통일정책의 중요성을 상기시키

는 역할을 할것이다 . 또한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은 분단문제를 해결하면서 동시에

평화와 안전보장문제를 모색해가는 전략이라는 측면에서 한반도 긴장완화의 형성과 전

개에 커다란 역할을 하였다.

그리고 미국에 의하여 발표된 페리보고서3 9 )는 한반도의 긴장완화를 전개하는 과정

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졌으며 한미일 3국이 공동으로 긴장완화 시스템을 관리해 나간

다는 의미를 부여하였다 . 그 주요한 내용은 대북정책을 재검토 하게된 배경, 9 8년 12

월 이후에 전개된 상황 , 한반도의 현상황에 대한 평가와 이에 따른 대북접근의 제시 ,

앞으로의 대북정책 건의 등으로 되어있다. 특히 미국은 한·일 양국과 협조하고 대북

39 ) Willia m J . P er ry , Review of U n it ed St a t e s P olicy T owa r d N or t h Kor ea :
F in din gs a n d Recommen da t ion s" , 통일부 인터넷 사이트 h t t p :/ / www .u n ik or ea .go.k r .

348



포괄적인 대화정책을 추진하고 , 둘째로 핵미사일 개발을 저지하고 , 장기적으로는 한반

도 냉전을 종식시키고, 셋째로 긴급사태에 대비하는 군사태세를 유지한다 .

앞으로의 대응은 단기적으로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정지시키면서 한반도에

평화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대북 경제제재를 완화하는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 북

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완전히 동결시키면서 북미관계 정상화를 모색하는 것을 제시하

고 있다 . 장기적으로는 북미수교를 통한 한반도 냉전구조를 완전히 해체하는 것을 장

기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 또한 한국과 일본의 관심사항인 남북기본합의서 이행과 이산

가족 재회문제에 대해서도 조언을 하고 있다 .

이 보고서는 94년 미·북합의 이후 새로운 대북한 정책이며 또한 군사적인 억지로

부터 한일 양국과 협조하여 지속적인 대화를 행하면서 , 동북아 안전보장을 유지하려는

의미에서 그 의의가 있으며, 또한 주한미군의 유지를 강조함으로써 주한미군은 북미간

그 협상의 대상이 아님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결론적으로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과 일본이 비대칭적 관계에 있는 북한과 어떠한 관

계를 유지해나갈 것인가에 따라 북한과의 긴장완화가 냉전기와 같은 갈등으로 가느냐

혹은 긴장완화의 제도화를 통한 화해 협력으로가느냐 그 관건이 될 것이다 .

3.3.3. 한반도 긴장완화의 제도화

협력기구로서의 움직임은 탈냉전기 동북아질서의 안정과 한반도문제를 해결하기위하

여 지속적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각 국제기구의 활동은 상당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 특

히 한반도 문제를 둘러싸고 이러한 움직임은 한반도 문제를 국제화시키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한반도 문제를 한반도화하려는 구심력과 원심력을 가져오기도 하였다 . 남

북관계 뿐만아니라 국제적인 문제가된 북한의 위기상황 하에서 진행된 핵과 미사일 개

발문제였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은 미국이 경계하고 있는 핵개발의혹 문제를 이용해서

한반도에서 미국으로부터 무엇인가 양보를 얻어내려는 전략을 가지고 그것을 달성하려

고 노력하였다 . 그것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한반도의 평화공존을 이룩하려고

하였다4 0 ) . 그러나 무엇보다도 한반도에서 평화와 안전보장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해서

는 긴정완화의 제도화가 실시되지 않으면 안된다 . 여기서 말하는 긴장완화의 제도화라

는 것은 한반도 긴장완화 시스템의 진행과정에서 과거의 분쟁과 대결이라는 구조를 수

정하면서 남북긴장완화의 시대에 맞는 새로운 형태의 교섭의 가이드라인을 일컫는다.

특히 한반도에서 중요시되고 있는 안전보장과 교류협력 분야에서 이러한 조치의 진행

4 0 ) 平岩俊司 “冷戰の終焉と南北朝鮮關係 平和共存制度化への相克” (『ポスト冷戰の朝鮮半島』，

小此木政夫 編 日本國際問題硏究所 19 94 ) p . 1 1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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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과거 유럽에서 전개된 유럽안전보장협력회의 (CS CE )와 같은 측면을 가진 중요한

것이 될 것이다 . 바로 이것은 한반도 냉전구조를 정상적인 형태로 해체시켜나가면서

새로운 한반도 평화구조를 탄생시키는 역학 구조가 될 것이다 . 반드시 그러한 한반도

긴장완화의 제도화는 한반도 냉전구조 자체를 해체시키는 결정적인 역할은 못할지는

몰라도 적어도 한반도를 긴장완화 시스템으로 변화시키는 과정에서 한반도가 처한 현

실을 반영하면서 궁극적으로 한반도 냉전구조를 해체시키는 상징적인 것이 될 것이다.

4.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보장

탈냉전기 한반도에 있어서 갈등과 위협요소는 냉전기와 마찬가지로 여전하다 . 그러

나 이러한 남북한간의 위협구조는 국제적인 냉전구조의 종식과 함께 지속적인 변화을

모색하고 있다 . 그렇다면 이러한 구조가 앞으로 어떻게 변화하여야 하며, 어떠한 구조

가 되어야하는가 이러한 문제들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보장문제를 둘러싼 중심적인

논의가 될것이다 .

한반도에서 긴장과 대립을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남북한간은 물론

주변 강대국들사이에 평화와 안전보장을 수립하겠다는 강한의지와 실천이 동시에 존재

하여야 한다. 19 5 3년 7월 한국전쟁이 휴전된 이후 한반도는 남북한의 군사적 대치상

황과 그러한 상황이 가져온 이데올기적인 대립이 늘 상존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적으로

보는 적대의식이 팽배하였으며, 서로를 위협으로 간주하고 끝임없는 군비경쟁과 체제

경쟁이라는 제로 섬적인 상황을 연출하였다.

그러면 그동안 북한이 생각하고 있는 평화와 안전보장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

는가? 또한 이러한 의미를 전제로 북한이 실시하고 있는 구체적인 정책은 어떠한 배경

하에서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4.1. 한반도 갈등구조

4.1.1. 인식의 문제

냉전구조가 남긴 위기 구조의 상존은 아직도 한반도에 지속적으로 남아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서로가 서로를 계속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특히 북한은 한국이 국가 능

력 자체가 점점 성장하자 늘 위협으로 생각하던 것이 증폭되어 가고 있다 . 이러한 모

습은 특히 남북한간에 이루어진 남북한 고위급회담이나 핵통제공동위원회회담 등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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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에서 계속되었다 . 북한은 그동안 외교적 고립화, 식량위기, 에너지위기라는 3가지

위기로부터 총체적인 위기위식을 느끼면서 이것으로부터 탈출하려고 온갖 노력을 해왔

다. 그러나 자유주의 시장경제질서에서 보면 남북한은 경제력과 기술능력, 정보화 능력

에서 오는 많은 격차때문에 총체적인 위기의식은 쉽게 완화되지 않고 더욱 증대될 것

이다 .

남북한이 한반도에서 평화를 달성하는데 있어서 인식의 차이는 분단이후 계속되어왔

지만 , 주로 19 9 0년이후를 살펴보면 , 먼저 남한이 제시하는 것은 북한의 핵무기, 미사

일 개발에 대한 의혹, 북한이 정전협정을 지키지 않고 , 정전협정을 무효화시키려고 하

며, 남북한이 서명한 기본합의서 및 한반도 비핵화선언에 대하여 실천하지않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북한은 미군이 남한에서 실시하고 있는 군사합동훈련을 문제삼고 있으며,

둘째로 주한미군은 조국통일을 위하여 철수하여야 하며, 마지막으로 미국의 대북한

적대시 정책 폐지등을 들고 있다4 1) . 이처럼 남북한은 인식면에 있어서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

또한 남북한은 통일방안, 국가구조면에서 연방제와 연합제 연방주의와 기능주의적

접근방법 , 체제와 제도, 통일절차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남북한은 인식의 차이를 가지

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인식의 차이를 어떻게 서로가 극복하느냐가 문제의 관

심사이다 .

4.1.2. 핵과 미사일문제

북·미핵합의가 북미 양국에 의하여 어렵게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것은 북·미 양쪽

의 신뢰에 입각하여 이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주 위기적인 상황을 맞이할수 있다

고 갈루치(R ob er t L . Ga llu cci ) 대사가 지적한것 처럼 한반도에서 현상유지를 통한

우위확보의 문제는 군사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남북관계 전반에 해당된다고 하겠다 . 이

러한 현상유지 문제도 역시 남북한의 인식 차로 인하여 해결되기 어려운 것임에는 틀

림없다. 그러나 전후 국제적인 냉전의 해결방식에 대해 그 누구도 예측하지못한 것 처

럼 한반도의 이러한 구조도 새로운 해결방법으로 대치될런지도 모른다. 냉전기를 통해

학습한 비대칭적인 인식의 사고로부터 해방되어 서로가 무엇을 필요로하는가를 고민해

야할 것이다 .

19 94년 가을 북미간 성립된‘핵 합의’에 대해서 언급하면 북한에 있어서 북·미간

‘핵 합의’는 미국과의 직접대화를 실현하고 장래의 적대관계 해소로 가는 길을 열었

4 1) 송대성 , 『한반도 평화체제 : 역사적 고찰 , 가능성 , 방안』 (세종연구소 , 19 9 8 ) , p p .94 - 9 5 .

351



다는 점에서 일정한 성과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동시에 그것은 다른 한편의 국

제사회에 있어서도 한반도에 있어서 군사적 충돌의 회피와 북한의 핵무기 개발 중단이

라는 큰 이익을 가져왔다는 것이다 . 매우 유감스럽게도 국제사회에는 그와같은 의의를

자주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다. 분명히 그것은 균형을 잃은 평가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북한에 있어서의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의 보장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있어서의‘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의 보장이 무엇인지를 동시에 충분히 생각

하는 것이 아주 유익이라고 생각한다 . 북·미‘핵 합의’의 의의를 재확인하는 것은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해 필요 불가결한 작업이라는 것을 전제로 북한의 정책 분석들을

살펴보기 위해서이다 .

4.2. 한반도 평화구조

한반도에 어떠한 방향으로 평화를 정착시켜야 하는가는 우리들의 과제이다. 한반도

평화는 정상적인 상태만을 유지하는 소극적 평화와 남북한이 냉전적 사고를 청산하고

상호 국가의 이익을 인정하고 공존공영을 추구하면서 미래 민족의 공공이익을 위해 상

호협력하는 적극적 평화로 이루어지는 방향성을 가지고 분단국가의 상태를 극복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남북한은 서로에게 혼란을 주지않고 위협이 되지않는 그

러한 개념들을 제시하면서4 2 ) 남북한은 구체적으로 한반도 평화체제구축에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한반도에서 평화체제4 3 )가 구축되기위해서는 남북한간에 협력 교

류 프로그램이나 이것에 기초한 긴장완화 시스템이 먼저 구축되어져야 한다 . 먼저 한

반도내에서 이러한 긴장완화체제 내지 평화체제가 실현되려면 남북기본합의서에 입각

한 군사공동위원회를 가동시켜 남북한이 불가침협정을 체결하고 어느정도 신뢰가 구축

된다면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과정을 밟아야할 것이다 . 그리고 4자회담을 통하여 남북

한은 이러한 과정을 보장받아야 한다. 다음으로 동북아시아 지역적인 차원에서는 한반

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기위하여 다국간 안보협력체제를 구상하여 주변국들과 협력사안

에 따른 교류를 실시하여 분쟁요소가 되는 사항을 극복해나가야 한다 .

여기서 한반도 평화구조란 평화협정과 평화체제의 개념을 구분하면서 이것이 진행되

는 과정을 말한다. 다시말해 현재 정전상태를 평화협정을 맺어 우방국들이 보증하고

4 2 ) 김수환 , “남북화해를 통항 한반도 평화” (한반도 평화를 위한 동북아시아 국제평화회의 ,
크리스챤 아카데미 , 19 9 9년 4월 2 0일- 2 1일) ,p p .4 - 5 .

4 3 ) 여기서 제체 (r egim e )란 포괄적 개념으로서 두 개또는 그 이상의 국가간에 설치된 기관 , 상

호관계를 규율하는 합의된 원칙 , 규범 , 절차 그리고 규칙을 의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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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평화협정이 정상적으로 그 기능을 수행하면 남북연합이 법률적인 제도화를 통하여

남북평화체제를 구축해나간다는 것이다.

4.2.1. 한국의 입장

한반도에서 평화를 구축하기위하여 한국은 단계적 통일 접근법을 실시하고 있다. 화

해협력 단계, 평화체제단계 , 민족통일 단계로 이어진다 . 한국은 북한이 기본합의서를

실천하지 않고 정전협정을 사문화시키려는 입장에 대해서 이것은 기본적으로 한반도를

긴장와 위기로 몰아넣으려는 시도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북한이 늘 당사자 원칙을 주

장하고 있지만 , 북한이 남북한간의 직접적인 대화를 피하려는 입장에 있기때문에 남한

은 기본적으로 당사자 원칙 위배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 이러한 상황속에서 한미 양

국은 제주도에서 4자회담을 제의하였다. 이와같은 제안은 남북한간 기본합의서와 북미

간 합의문을 실질적으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북한을 최대한으로 안심시키면서 한반

도에서 평화체제를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하자는 의미에서 제안되었다4 4 ) .

한국은 북한의 신평화보장체계가 핵문제에 관한 북·미협의와 병행하여 제안되었다

는 외교적인 배경이 있음을 고려하여야 한다 . 북·미간에 핵문제뿐만 아니라 평화체제

수립 문제가 거론된다면 한국의 외교적인 소외감은 더욱 깊어지기 때문이다 . 따라서 ,

신평화보장체계에 대한 한국의 비판은 동시에 미국에 대한 견제이기도 했다. 더욱이

김일성 사후인 19 94년 9월 정전협정의 또 다른 당사국인 중국이 북한의 요청을 받아

들여 군사정전위원회로부터 인민지원군대표의 철수를 결정함으로써 한국은 중국에 대

해서도 신평화보장체계에 동조하지 않도록 견제해야만 했다. 한국이 남북간의 평화체

제의 수립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북한에 남북대화를 제의해야 할 필요뿐만 아니라 , 미

중 양국을 관여시키는 다국간 협의가 필요하게 되었다 .

이러한 논의를 결정적인 것으로 만들었던 것이 19 94년 10월말부터 1 1월 초순에 있

었던 리펑(李鵬) 중국 국무원 총리의 한국 방문이었다. 그는 한국을 떠나기 직전인 1 1

월 4일 제주도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남북대화의 필

요성을 언급했다 . 이 발언은 중국이 평화체제 수립문제에 있어서 한국을 당사자로 간

주하고 있는 것으로서 한국을 고무시켰다 . 왜냐하면 , 중국이 한국을 평화체제 수립문제

의 당사자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은 한국의 배제를 전제로 하고 있는 북한의 신평화보

장체계와 양립하지않으며, 중국의 입장은 오히려 한국의 입장에 가깝다고 보여지기 때

4 4 ) 유호열 , “평화보장체제수립에 관한 북한측 주장과 한국의 대응방안” (한반도 평화체제구

축 : 남북한의 입장 및 주변4국의 역할 ,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국제학술회의 , 19 9 7
년 7월 2 5일) ,p .6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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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다. 리 총리의 발언후 한국의 한승주 외무장관은 남북간의 평화체제를 미국과 중

국이 추인하는 「2 + 2」구상을 제안했다 4 5 ) .

따라서 「2 + 2」구상은 북한의 신평화보장체계에 촉발되어 그 형태를 갖추게 되었다

고 할 수있다. 그러나 , 노태우의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 때부터 평화체제수립 문제는 남

북연합단계에서 해야 할 과제라고 보았다. 19 94년 광복절 연설에서 김영삼은 남북연

합단계에서 평화를 정착시킨다고 말했다. 따라서 한국이 이 문제를 남북연합단계 이전

에 다루려고 한다면 그것은 통일방안의 수정을 의미한다.

이렇게 김일성의 사망을 전후한 시기에 한국은 민족발전공동계획에서 공동체를 지향

하면서 「2 + 2」구상이라는 다국간 협의에서 북한의 신평화보장체계에 대항하려했다.

그리고 그것들은 모두 남북연합단계 이전에 취해져야 할 조치라는 점에서 단계론으로

일관했던 종래의 통일방안을 수정할 가능성을 갖고 있었다 .

김대중 정부는 현재 과거의 이러한 통일정책을 기초로하여 남북한이 주체가 되고 미

국과 중국이 보조자 역할을 하는 새로운 의미의 4자회담을 제시하면서 그 필요성을 강

조하고 있다 .

4.2.2. 북한의 입장

북한에 있어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보장이라는 것은 이유를 말할 필요없이 ‘미국

의 위협’을 제거하는것이다 . 북한은 한국전쟁의 교훈에서 미군이 개입했기 때문에 자

신들이 조국통일의 기회를 빼앗겼으며 망국의 위기에도 처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

이다 . 그래서 19 5 3년 7월에 한국전쟁이 일단 종결(한국휴전협정의 체결)후부터 오늘

에 이르기까지 북한은 일관되게 자신들에게 위협이 되는 주한미군 철수를 계속 요구해

왔고 또한 74년 3월 이후에는 미국과의 직접 교섭을 통해 북·미 적대 관계의 해소를

도모할 것에도 노력을 해왔으나 북한의 요구가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미국과 적대관

계 해소에 관해서는 북한이 일정한 성과를 올렸지만) .

19 9 0년대에 들어가서 국제사회 특히 미국이 세계 현안문제로서 인정하게 된 북한

‘핵무기 개발 의혹’문제는 결과적으로 북한이 오래 원하던 미국과의 직접대화의 길

을 열게 되었다 . 그리고 북·미 양국은 핵문제를 둘러싸고 직접 교섭의 테이블에 앉고

최종적으로는 문제 처리에 관한 합의에도 도달했다.

그러나 그것은 ‘북·미 적대관계의 해소’라는 평양의 목표의 극히 일부가 달성되

었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 아마 북한은 한국에 대한 열세가 심화하는 가운데 자국의 안

4 5 ) 倉田秀也 . , “金泳三「三段階統一方案」の生成と變容 「民族發展共同計畵」と「多國間協

議 」” (小此木政夫 編 金正日時代の北朝鮮 日本國際問題硏究所 19 9 9 )，p p .2 0 7- 2 0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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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확보라는 관점에서 핵무기 개발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미

국의 거센 반발을 직면하고 부터는 방향을 전환하고 이번에는 워싱턴의 염려를 거꾸로

이용해서 북·미직접대화를 실현했고 게다가 북·미적대관계의 해소를 통해 자국의 안

전을 도모하는 것에 북한은 중점을 두기 시작했다 .

틀림없이 그러한 시도는 미국과 직접대화를 실현했다는 점에서는 성공했다. 만약 핵

무기 개발 중단이라는‘대상’을 치른다고 해도 미국과의 직접대화의 채널을 확립할

수 있었다는 것은 평양에게는 적지 않은 성취감을 주었을 것이다 . 그러나 그것으로 북

한이 만족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최종목표인 ‘미국 위협’의 해소에 관해서는 여전

히 답보상태가 계속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 그래서 그 동안 북한은 주한미군 철수문

제를 교섭의 테이블에 올리는 것과 북·미직접군사대화의 장을 마련할 필요성을 워싱

턴에 집요하게 재촉해 왔던 것으로 생각된다4 6 ) .

북한에 있어서의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 의 보장이란 자국영토의 보존, 자신들의 체

제의 유지를 의미하는 것뿐만 아니라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유리한 환경 창출을

의미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즉 평화적인 수단을 기초로 하는 것이든 혹은 군사적인 수

단을 기초로 하든 조국통일의 달성을 쉽게 이루려면 우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 의

보장을 확립하는 것이 평양이 원하고 있는 것임에 틀림없다. 그러한 점에서도 미국의

위협 제거는 한국의 위협 해소에 우선되는 것임이 틀림없다. 미군이 한국에서 철수

하여 다시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군사개입을 실행할 가능성이 감소하는 것은

북한에게 유리한 통일 환경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

이상과 같이, 북한에게 있어서‘한반도의 평화와 안전’보장이라는 것은 군사적 위

협의 제거라는‘수세적 측면’과 통일에 대한 유리한 환경의 구축이라는‘공세적 측

면’의 2가지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처음부터 그 두 가지 측면은 불가분했다고

말해도 좋지만 , 시대의 변천과 상황변화에 따르게 되었다 . 어느 측면이 보다 중시되느

냐 라는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변화가 생기고 있다.

예를 들면 한국전쟁 종결 후 19 5 0년대부터 6 0년대 걸쳐서는 주로 공세적 측면에서

북한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의 보장을 보아왔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 시기는 한국과

힘의 관계에 있어서 스스로가 우위에 서 있다라는 것을 충분히 자각했었기 때문이다 .

그러나 7 0년대에 들어서면서 남북한의 국력관계는 거의 비슷한 상태에서 한국우위로

변화가 시작되었다 . 그리고 8 0년대 이후는 한국의 절대적 우위 상황이 나타난다 . 그

결과 거의 전면적으로 수세적 측면에서만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보장을 다루는 경

4 6 ) 伊豆見 元 “北朝鮮にとっての「平和と安全」の保障” (小此木政夫 編，『金正日時代の北

朝鮮』 日本國際問題硏究所 19 9 9年 ) p p . 130- 13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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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이 북한에서는 현저한 것으로 되었다.

그런 변화의 궤적을 우리는 특히 북한의 주한 미군철수요구에서 발견할 수 있다 .

19 5 0년부터 6 0년대에 걸쳐서 북한은 특히 ‘미군의 완전즉각철수’를 요구했다. 그리

고 미군을 철수시키라는 조건하에서 남북한의 병력을 대폭 축소하는 것을 주장해 왔기

때문이다 . 6 2년 10월 이후는 남북간에 평화협정 체결을 제안 (6 2년 10월 2 3일 최고인

민회의 제3기 제1차 회의에서 행한 김일성 수상의 연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정

부의 당면과업에 대해서」)하게 되었지만 그것도 미군 철수후라는 조건부의 것이었다.

이 시기 북한은 미국과의 직접대화를 요구하고 있지 않았다 . ‘미군의 완전즉각철

수’는 한국이 그것을 실현시켜야 할 과제로 위치지워졌으며, 한국과의 대화를 북한은

늘 제기해 왔지만, 다른 한편으로 미국에 대해 대화를 요구하는 것은 없었다 .

그러나 19 7 0년대에 들어서면서 그러한 평양의 자세에도 변화가 생겼다 . 가장 큰 변

화는 74년 3월 평양협정체결의 대상을 한국에서 미국으로 변화시켰다는 것이다 . (74

년 3월 2 5일의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3차회의에 있어서 채택된 「미국의회에 보내는

서간」, 즉 북한은 미군철수를 요구하는 상대를 한국에서 미국으로 바꾼 것이었다. 거

기에는 7 0년대 초 실현한 남북대화를 통해 한국의 국력의 충실함을 인식한 평양이 미

국과의 적대관계 해소의 필요성, 적어도 북·미직접대화의 필요성을 통감한 것이 잘

나타났다고 말할수 있을것이다.

한편 남북대화를 진행시키는 일이 거의 불가피하게 된 상황 아래서 북미대화의 실현

을 목표로하는 일은 그것이 한미 이간을 도모하는 데 유효한 수단이 되는 것만 으로도

수세적 입장에 서기 시작했던 북한에는 이점을 가져오는 것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

이렇게해서 주한미군 철수는 대미외교에 있어서 ‘최우선과제’의 자리에서 후퇴하게

되었다. 그리고 미군철수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북미「평화협정」의 체결, 즉 북·미직접

대화의 성립이 미군철수 보다 우선시 되게되었다. 어떻게 보면 북·미간의 평화협정체

결을 갑자기 주장한 배경에는 그것을 단지 북·미 직접대화를 지향하는 「방편」으로 다

루는 의식이 평양에서 움직이고 있었을 가능성마저 발견할수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19 8 0년대 들어서서 북한은 북·미대화를 거듭 한 단계 더 중시하기 시작하였다. 그

리고 그것에 따라 미군철수에 대해서도 「즉시완전철수」로부터 「점차단계철수」로

완전히 그 요구를 완화시키게 되었다. 84년 1월 10일 중앙인민위원회와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는 연합회의를 열어 북미회담에 한국도 참가시키는 「3자회담」개최를 제안했

다. 북·미간의 휴전협정을 대신하는 평화협정 체결문제 그리고 남북간의 불가침선언

의 채택문제를 「3자회담」의 장소에서 토의하자고 호소하였다4 7 ) .

4 7 ) 『노동신문』19 84년 1월 1 1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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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3자회담」 구상이란 19 7 9년 카터 미국 대통령이 주저하는 박정희 대통

령을 굴복시켜 공동제안한 미국의 아이디어였다. 그 때는 받아들기를 거부한 북한이

이번은 스스로 그것을 한·미 양국에 제안한 것이었다 . 미국과의 직접대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억지로 한국의 참가도 허락한다라는 평양에게 있어서는 커다란 양보를 의미

하는 제안이었다 . 그 정도 북한은 북미국직접대화를 중시하였기 때문이다 .

19 8 7년 7월 2 3일 북한은 남북간의 군사력을 단계적으로 축소시키는 것에 수반해서

주한미군도 단계적으로 철수시킬 것을 요구하는 정부안을 발표했다.4 8 ) 이것도 또한 이

전에 북한이 미군의 완전철수를 남북 군축의 전제조건으로서 하였던 것을 상기한다면

큰 변화를 의미한다고 말하지 않을수 없다. 이 시점으로부터 평양은 명확하게 「즉각

완전」이 아니면 「점차 단계적」 미군철수를 요구하게 되었고, 그것은 이듬해 8 8년

1 1월 7일 중앙인민위원회·최고인민회의상설회의·정무원 3자연합회의가 공동제기한

「포괄적 평화방안」에 있어서도 재확인되게 되었다.4 9 ) 게다가 9 0년 5월 3 1일 최고인

민회의상설회의와 정무원의 연합회의에서의 군축제안에서도「남한주둔미군과 그 장비를

남북무력축소에 따라 단계적으로 완전하게 철수시킨다」는것이 주장되었기 때문이다.5 0 )

19 9 1년 12월에 「남북간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소위

「남북기본합의서」) 5 1) 가 채택되고 상호불가침 약속을 교환하고도 북한은 주한미군

의 「즉시완전철수」를 요구하는 일은 없었다 . 평양은 「점차단계적철수」의 입장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다 . 예를들면 94년 4월 2 1일에 재미교포 여류기자와 행한 담화

(「조선민족은 누구든 조국통일에 모든 것을 복종하지 않으면 안된다」)가운데서 김일

성 주석은 이하와 같이 말하였다 .

「우리는 연방제조국통일을 주장하고 있지만 지금 곧바로 남한에 있는 미

군을 완전히 쫒아내자는 것은 아니다 . 물론 남과 북 사이에서 화해와 불가

침에 관한 합의서가 채택되어 우리가 남한을 ‘적화’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명백히 한 상황에서, 미군이 남한에 남아있는 명분이 없어진 것은 사실이다 .

미국이 중국과 일본,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남한에서 물러나지 않지만

우리는 미군이 남한에서 곧바로 철수할 수 없으면 단계적으로라도 철수할것

을 요구하고 있다 . 앞으로 남과 북이 화해하고 군대를 줄인다면, 그것에 따

라 남한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도 단계적으로 철수해야만 한다」5 2 )

4 8 ) 『노동신문』19 8 7년 7월 24일 참조

4 9 ) 『노동신문』19 8 8년 1 1월 8일 참조

50 ) 『노동신문』19 9 0년 6월 1일 참조

5 1) 「남북간 화해와 불가침 및 , 교류·협력의 관한 합의서」 ( 19 9 1년 12월 13일 서명 , 19 9 2
년 2월 19일 발효) [한국어]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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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같이 19 8 0년대 이후 북한은 명확하게 미군의 「점차단계적」철수론 입장에 서

서, 그리고 그것을 실현시키기 위해 말하자면 북미직접 「안전보장」대화 개최를 구상

하고자 집요한 호소를 반복해 왔지만 결과는 항상 그들의 기대를 져버렸다. 8 0년대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역대 미국 정권은 북한의 제안에 부정적 태도를 계속해 오고 있다.

그 점에서 북한의 「핵무기개발의혹」문제는 평양에 있어서의 천재일우의 기회를 가

져왔다고 말하여도 좋을 것 같다 . 19 9 3년 3월 12일 N P T부터 탈퇴를 선언하므로써

북한은 클린턴 정권과의 사이에 「핵문제」에 관한 직접교섭을 실현시키는 일에 성공

했기 때문이다 . 그러나 미국은 9 3년 6월부터 시작된 북미교섭에 있어서 거기에 미군철

수문제와 평화협정체결 문제를 포함하는 것을 기피하고, 또한 지금 그 교섭과는 별개

에 「군사문제」를 다루는 북미대화를 설정하는 일에도 단호한 거부자세로 일관했다.

여기에서도 또 평양의 기대는 어긋났기 때문이다5 3 ) .

북한이 김일성이 살아있을때부터 주장했던 「신평화보장체계」구상도 한국의 통일방

안에 어느정도 영향을 주었다. 이 구상은 19 94년 4월 2 8일 외교부 성명을 통해 정식

으로 제안된 것이었는데 , 북한은 정전기구를 의도적으로 해체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으

로 이 구상을 정당화했다 . 북한은 5월 24일 북미간의 협의기관으로서 조선인민군 판문

점대표부를 설치했다. 한국이 이러한 조치를 강하게 비난했던 것은 물론이다. 「신평화

보장체계」는 남북 사이의 견고한 평화체제의 수립을 약속한 합의서를 위반하는 것이

었기 때문이다54 ) .

4.3. 한반도 안전보장

한반도의 안전보장구조는 냉전구조 해체와 평화구조의 달성문제는 내용면에서 지역

적인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남북한과 주변국가들은 4자회담과 남북회담을 동시에 조

화시켜나가면서 군비축소문제, 신뢰구축문제, 미군철수문제도 중요한 의제로 다룰수 있

을 것이다5 5 ) 4자회담에서 안전보장과 군비축소문제를 적극적으로 논의해 나간다면 한

52 ) 김일성「조선민족은 누구든 조국통일을 위한 모든 일에 복종시켜야 한다-재미교포여류기자

와 행한 담화 ( 19 94년 4월 2 1일)」<김일성저작집 4 4 >(평양조선노동당출당 , 19 9 6
년) ,p p .4 0 7- 4 0 8 .

5 3 ) 伊豆見 元 “北朝鮮にとっての「平和と安全」の保障” (小此木政夫 編，『金正日時代の北

朝鮮』 日本國際問題硏究所 19 9 9年 ) p p . 14 1- 14 5 .

54 ) Hid eya Ku r a t a , Th e In t er n a t ion a l Con t ext of N or t h Kor ea ' s P r op osa l for a
‘N ew P ea ce Ar r a n gem en t’ : I s su e s a ft e r t h e U S- DP RK N u clea r Accor d ,
Kor ea n J ou r n a l of Defen se An a ly si s , v ol .7 , n o . 1 (Su m m er 19 9 5 ) , p p .2 6 0- 2 6 1 .

5 5 ) 오코노기 마사오 , “韓半島 平和體制 構築 : 日本의 役割” (『韓半島 平和體制構築 :南北韓의

立場 및 周邊4國의 役割』 ,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 19 9 7년 7월 2 5일 , p p . 17-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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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 냉전체제를 해체할 수 있는 방법론이 생길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이 돌연사하여

전쟁을 수행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정책을 통하여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

록 노력하여야 한다. 독일통일이 유럽통합이 진전되는 가운데 실현되었던것과 마찬가지

로 한반도의 평화통일도 동북아시아와 한반도의 긴장완화체제나 안전보장체제의 형성없

이는 불가능할 것이다. 유럽과 함께 동북아시아는 오랜 동안 냉전의 주전장이었다. 그것

만이아니라 유럽에서 냉전이 종결된후에도 동북아시아는 냉전의 화석이라고 많이 불리

워졌다. 그러나 19 8 0년대 후반부터 서울 올림픽, 소련 동유럽 여러나라의 한국승인, 유

엔에 남북한이 동시가맹, 한·중국교수립등 이 지역에도 이윽고 냉전구조의 붕괴가 표

면화했다. 9 0년에는 오랫동안 중단되었던 북·일국교정상화교섭도 개시되었다. 독일 통

일이 냉전종결과 유럽통합이 진전되는 가운데 실현된 것을 생각해보면 남북한의 평화통

일도 동북아시아에 있어서 안정적인 다각적 안보체제의 형성없이는 불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19 7 0년대 전반 긴장완화기에 유럽은 이미 동서독일의 상호승인이 실현되고

이윽고 전유럽안전보장회의(CS CE )도 탄생했다 . 동북아시아에 있어서 탈냉전 현상은

공존기간이 길었던 유럽보다는 상당히 뒤늦은 지점으로부터 출발했다고 말할수 있다.

또한 그러한 의미에서 냉전종결후의 새로운 다각적인 안보체제의 형성도 지연되고 있

다. 북한의 핵확산방지조약(N P T )탈퇴를 둘러싸고 긴장한 후 김일성·카터회담을 계기

로 제네바에서 ‘북·미합의’가 성립한 것은 94년 10월의 일이였다. 그 후 이 합의

를 실현하기위해서 한·미·일을 중심으로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 (KE DO )가 조직되었

지만 그것도 북한에 경수로를 건설하고 그것에의해 핵개발을 동결시켜 최종적으로 폐

기시키기위한 국제조직에 불과했다.

그러나 현재 그와같은 탈냉전 현상을 배경으로해서 북미 양국에 한국과 중국을 가담

시켜 새로운 다국간 안보대화포럼 (4자회담)이 탄생하려고 하고 있다. 물론 이 안보대

화 포럼은 CS CE나 동남아시아 여러나라 연합지역포럼 (ARF )과 같이 장기에 걸처서

준비된것도 그 자신의 확실한 기반을 가진것도 아니다 . 오히려 당초 그것은 남북대화

를 거절하면서 한반도 정전기구를 의도적으로 해체하고 그것을 북·미평화협정으로 바

꾸려고 북한의 집요한 노력에 대항하기 위하여 제안된 것에 불과하다. 바꿔말하면 합

의성립후 새로운 한반도 정세에 대항하기 위하여 한미 양측이 절박하게 필요해서 고안

한 장치였다 . 그러나 다각적 안보체제와는 다른 2국간 북·미평화협정에 고집하면서도

북미교섭과 식량지원에 기대를 걸고 북한측은 참가하기 시작했다.

당초 4자회담에서는 모든 문제를 토의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인식되었다 . 사실 한반

도에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잠정적인 평화유지만이 아니라 새로운 평화체제를

구축하기위한 여러 조치 즉 병력철수 , 그 이외 군사적인 신뢰양성조치 (M CBM ) , 주한

미군철수 , 유엔사령부해체, 미사일생화학병기규제 , 무기이전규제등 중요한 안보문제가

359



토의되지 않으면 안된다 . 그러나 어떤한 문제도 한반도 안전에있어서 매우 중요하지만

쉽게 구체적인 결론을 낼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예상대로 2회에 걸쳐 개최된 본회담

은 주한미군철수나 북·미평화협정 체결문제를 의제에 포함시킬것인가 말것인가를 둘

러싸고 싸우고 , 3월 2 1일 이어서 제3회 회담 일정을 정하지 못하고 폐회했다 . 그후 9

월 북미합의에 기초해 서 10월 2 1일 제3회 회담이 열렸지만 그것도 커다란 진전은 없

었다 . 북한은 확실히 4자회담보다도 북미회담을 우선하고 있고 그곳에서 진전없이는 4

자회담의 진전도 있을수 없다는 입장이다 .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4자회담은 남북당사자와 최대의 이해관계국인 미중 양국

으로부터 구성되는 다국간 안보대화 포럼이며 한번 개최된 이상 제안자인 한미측은 물

론 북한도 그 구조의 존재를 무시하기는 곤란하다 . 만약에 북한이 남북당사자대화의

재개에 응해서 4자회담 개최를 거절한다 하더라도 중국을 포함한 3개국이 4자회담의

해소에 반대할 것이다. 특히 미국의 영향력이 북한에 확대되는 것을 염려하고 있는 중

국이 북미평화협정과 3자회담에 반대하고 4자회담의 틀을 유지하는데 커더란 기대를

두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56 ) . 앞으로는 북미회담에 추가해 4자회담과 남북직접대화를

병행해서 개최하고 다각적인 안보체제와 남북공존체제를 유기적으로 결합시킬 수밖에

없을 것이다 . 그것이 남북한 평화통일을 위한 토대가 될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4자간 안보대화가 진전하면 그 파급효과는 적지 않을 것이다 . 4자회담의 최대

의의는 당사자인 남북한과 한반도 안전보장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미중양국이 동북아시

아의 냉전종결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에 대해서 토론하는 것에 있다 . 그와같은 안보대

화가 진전되면 남북한간의 긴장이 대폭완화되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과 병행해서 북미,

북일관계를 포함한 북한과 주변 여러 나라간의 정치, 경제관계의 정상화도 진전되기

때문이다 . 4자간의 안보합의를 기초로 한반도에 새로운 다각적 안보체제가 형성될

경우 2 + 2이상으로 안정적인 2 + 2 + 2 (마지막 + 2는 일본과 러시아)가 성립되게될 것

이다 .

다만 , 그러기위해서는 국교정상화의 전망을 포함한 보다 커다란 북미합의가 불가결

하다 . 왜냐하면 그것없이는 또한 북·미 평화협정은 어쨓든 4자회담에서 주한미군철수

문제가 의제로서도 다루어지지 않는 상태하에서는 북한이 다각적 안보체제에 대해 응

하기도하고 남북대화를 재개하는 것은 있을수 없기 때문이다. 유엔사령부 해체문제도

똑 같다 . 한국의 안전이 긴밀한 한·미 동맹관계와 다각적 안보체제에 의해 계속확보

되고 새로운 형태의 유엔의 역할을 구상할때가 더래하여야 한다. 그와같은 새로운 평

56 ) 4자회담에대한 중국의 입장에대해서는 <中國總攬 19 9 8年>(霞山會 , 19 9 8年)을 참고하고

싶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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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체제가 한반도에 구축되어야만 북한도 국제적인 정치, 경제 네트워크에 참가하고 개

방·개혁정책을 본격화할 수 있을 것이다5 7 ) .

4.3.1. 북한의 평화보장체계

19 94년4월2 8일, 그러한 상황하에서 북한 외교부는 성명을 발표하고, 한반도에 새로

운 평화보장체계를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 19 5 0년대의 휴전상태가 4 0여년이 지난 오

늘날까지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아도 정상이 아니다 .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여러 사태는 북·미간의 적대관계를 해소하여 화해를 달성하고 ,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

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현재 정전기구

대신에 평화보장체계를 수립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 이와 관련하여 북한은 , 한반도에서

병력 증강이나 전쟁 재발을 방지하고 , 정세를 안정시키고 , 공고한 평화와 안전을 실질

적으로 믿을수있도록 보장할 수 있는 새로운 평화보장체계 수립을 위한 협상을 행할것

을 미국에게 제안했다5 8 ) .

이 제안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하면 , 주한미군 철수 요구를 아주 후퇴시키고, 무엇보

다 북·미직접군사대화 실현을 몹시 바라고 있다는 것이다 . 그 점에서는 19 8 0년대의

군축제안과는 아주 성격이 달르다는 것이었다 .

그러나 이것은 아주 막연하고 애매한 내용의 제안에 불과했다. 도대체 새로운 평화

보장체계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을 북한은 게을리 하고 있다 . 한반도에서 병력증강이나

전쟁 재발을 방지하고 정세를 안정시키고, 공고한 평화와 안전을 실질적으로 믿음직스

럽게 보장하려한다면 , 왜 평화협정만으로는 부족한가? 아니면 새로운 평화보장체계와

북·미간의‘평화협정’과는 도대체 어디가 어떻게 다른가 누구라도 가질 수 있는 이

러한 의문에 평양은 전혀 대답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 이 제안은 미국 정책 담당자

나 전문가들에게 큰 관심을 모았지만 클런턴 정권에 적극적인 대응책을 논의시키기까

지는 이르지 못하였다. 당연한 일일것이다. 결국 , 미국은 북한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

한 것이다.

물론 , 우리는 북한의 진의가 어디에 있는지 추측 할 수가 있다 . 북한이 19 74년 3월

이후 일관되게 요구했던 것은 미국과 군사문제에 관한 직접대화를 성립시키는 것이었

다. 북·미 직접대화가 무엇보다 우선시되는 것은, 그것이 실현되고 나면 평화협정 문

제든 주한미군 철수 문제든 진전이 기대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 ‘새로운 평화보장

5 7 ) 小此木政夫“北朝鮮危機と日本の對應” (小此木政夫 編，『金正日時代の北朝鮮』 日本國際

問題硏究所 19 9 9年 ) p p . 16- 18 .

58 ) 「노동신문」 , 19 94년 4월 2 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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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 제안의 최대 목표는 미국을 군사문제를 토의하는 대화의 테이블에 마주 앉게

하는 것에 있었다 . 실제, 그 후 북한은 신중한 방법이었지만 현재 정전 메커니즘을 파

손하기 시작했고, 미국에 불안감을 주면서 그들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려고 시도하였

다.

19 94년 4월 2 8일에 ‘새로운 평화체계’ 구축을 제안했을 때 , 북한 외교부는 미국

이 정전협정에 대한 위반 행위를 공공연히 되풀이했다고 강력하게 비난했고 , 오늘날 ,

정전협정은 미국의 이러한 부당한 행위에의해 한반도에서 평화를 보장하지 못하는 종

이조각이 되었고, 군사정전위원회는 사실상 주인 없는 기구로서 유명 무실하게 되었다

고 단정했다 . 그리고 , 현행 정전협정과 정전기구에 아무런 기대도 못하기 때문에, 새

로운 평화체계를 수립할 필요가 있으며, 그것을 위한 교섭을 미국과 하고 싶다고 호소

했다 . 이와 같은 주장에는 특별히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 지금까지도 , 북한은 미국

이 정전협정에 위반하고 있다고 자주 강하게 비판하고 , 정전협정의 무효화를 평화협정

체결의 하나의 근거로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의 노력은 항상 수포로 돌아갔다. 아무리 북한이 미국의 위반행위를 질

책해도, 그것 때문에 미국 쪽이 평양과의 직접 대화의 필요성을 인정하지는 않았다. 아

마, 북한은 그 점을 고려하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 새로운 평화체계 구축을 제안한 이후

한편으로 미국에게 비난을 계속하면서 , 자기 스스로 한반도 휴전 메커니즘을 파손할

수단을 선택하기 시작했다.

이미 , 19 94년 5월 24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가 군사정전위원회를 대신해 ‘조선

인민군 판문점 대표부(대표= 이찬복 중장)’설치를 발표하여 우리들을 놀라게 했다 .

그리고, 19 94년 8월 3 0일, 중국을 방문했던 송호경 외교부 부부장이 중국측으로부터

군사정전위원회 중국인민 지원군 대표단 철수의 약속을 성립시키고 , 같은해 12월15일

중국인민 지원군 대표단은 북한에서 완전히 철수하게 되었다.

그 후, 북한은 군사정전위원회에서 북한과 중국이 철수한 상황 하에, 그것에 의거하

고 있던 중립국 감시 위원회 대표단도 철수해야 할 수밖에 없어졌다’ (19 9 5년6월2 9

일자 조선인민공화국외교부 비망록) 라는 궤변을 늘어놓고5 9 ) , 북한쪽을 감시하는 중립

국 감시 위원회의 폴란드 대표단을 쫓아내려고 하였다 . 그리고, 그 이상 체재하면 불

법체재로 체포한다 고 통고된 폴란드 대표단 6명은, 9 5년 2월 2 8일, 북한에서 철수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폴란드 외무성은 이에 대해 항의하고 , 주 북한 대사를 소환했지

만, 폴란드와의 관계를 해치면서까지 휴전협정 무효화를 진척시키려고 한 평양의 의지

가 바뀔리는 없었다 . 이렇게 해서 , 이미 9 3년에 철수했던 체코슬로바키아 대표단에 이

59 ) 「노동신문」 , 19 9 5년 6월 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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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폴란드 대표단도 판문점 정전관리구역으로부터 사라지면서, 북한쪽 감시국은 존재

하지 않게 되었고, 사실상 중립국감시위원회의 기능은 정지상태에 빠졌다 .

이와 같이, 19 94년 4월 ‘새로운 평화보장체제’ 구축제안은 한반도정전메커니즘

파괴공작과 하나가 되었다는데 특징이 있다 . 먼저, 스스로 군사정전위원회에서 철수하

고, 그 다음에 , 중국도 그곳으로부터 철수시키고, 중립감시위원회의 기능도 정지시킨

다 평양은 북미간 ‘군사대화’를 실현시키기 위해 , 분명히 미국을 협박하는 방법을

취했다. 그러나 다른 한 편 , “한반도에서 평화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새로운

장치가 정비될 때까지 정전협정을 계속따르고 준수한다”(94년4월2 8일 , 송호경 외교

부 부부장의 기자회견 때의 발언6 0 ) )라는 입장을 유지하며 , 북한은 “강한 인내로 평화

애호적인 정책과 의사”를 계속 가진다고 강조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

결국 , 북한은 한반도 긴장의 책임은 모두 한·미 양쪽에 있다고 규정하면서, 자기 자

신은 ‘평화 애호국’이라고 평가하고, 또 이 이상 긴장 고조를 피하기를 바란다면, 북

미간 ‘군사대화’에 응하라고 재촉했다.

4.3.2. 잠정협정제안

‘새로운 평화체제’ 구축 제안이 발표된 지 3개월도 안 되어, 김일성이 사망하고

(19 94년7월8일) , 북한은 포스트 김일성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지만, 미국과의 직접군

사대화를 요구하는 자세에는 전혀 변화가 없었다. 이미 살펴본 바와같이, 김일성 사망

후에도 북한은 한국전쟁 정전 메커니즘 파괴공작을 착실히 진행시켰다. 그러나 , 미국의

반응은 진전되지않았다. 다른 한편 , 핵무제해결을 목표로 한 클린턴정권은 적극적으로

북한과의 교섭에 들어갔지만, 군사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에는 여전히 부정적이었기 때

문이다.

19 94년 12월 17일에는 주한미군소속의 헬리콥터가 훈련비행 중에 군사경계선을 넘

어가 북한 영내에 불시착한 사건이 발생하고 , 그 처리를 놓고 북·미정부간의 직접절

충이 이루어지고 , 한반도에서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사건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분명히 하고 또한 그러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적절한 형태의 군사접촉(m ilit a r y

con t a ct s )을 유지한다 는 것이 합의되었다 . 그러나 그것이 새로운 평화보장체제에 관

한 북미대화로 역시 연결되지는 않았다6 1) .

6 0 ) 「노동신문」 , 19 94년 4월 2 9일 .

6 1) 이 헬리곱터 불시착 사건에 대한 경위에 관해서는 see Don Ob er d or fer , Th e Two
Kor ea s : A Con t em p or a ry H is t ory (Ma s sa ch u sct t s : Ad dison - We sley , 19 9 7 ) ,
p p .3 59- 36 1 . 또한 북미간의 합의는 공표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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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 평양은 그러한 미국의 태도에 초조감을 느꼈을 것이다 . 19 9 6년에 접어들어 ,

다시 새로운 제안을 하고 , 미국과의 직접군사대화를 또 다시 요구했다. 9 6년2월2 2일 ,

북한 정부는 외교부 대변인 담화라는 형식으로, 미국에 대해 ‘잠정협정’ 체결을 호

소했다. 여기서도 또, 북한은 주한미군 철수를 정면으로 요구하지 않았다. 김일성과 같

이, 김정일에게 있어서도 미군철수문제는 정책으로서 우선순위가 밀린 듯한 인상을 강

하게 주었다 .

이 ‘잠정협정’제안은 확실하게 ‘새로운 평화체제’제안과 비교해보면 , 구체적 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 그래도 아직 , 북한이 제안하는 ‘잠정협

정’이 현행 정전협정을 대신해 바뀌어야할 이유를 우리가 찾아낼 수 없을 것이다.

‘잠정협정’에서 다뤄지는 문제들은 모두 정전협정에 따라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

다. 당연히, 클린턴 정권의 반응은 또 다시 부정적이었다 . 그리고 , 북한도 또한 미국의

대응을 보면서 답답하게 느꼈을 것이다 . 19 9 6년3월 이후 , 평양은 새로운 정전협정의

무효화조치를 취하고 ,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로 나갔다 .

19 9 6년 3월 2 9일 김광진·인민무력부제일부부장 (제1차관= 당시)은 “한반도에 있

어 휴전상태는 한계에 이르렀다”6 2 )고 경고하고, 4월 4일에는 조선인민군판문점대표

부 대변인이 담화를 발표하고, 북한은 군사경계선과 비무장지대 유지 및 관리에 관한

자신의 임무를 포기한다고 선언했다 . 그리고 그것에 따라 , 북한은 4월5일부터 3일 동

안 연속해 무장한 병력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 침입시켰다. 다만 , 그때 평양이 발동

한 ‘시위행동’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내에 한정되었으며, 침입한 무장병사도 몇 시

간 후에 철수시키는등 그런 대로 자제한 것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 그러나 , 클린턴

대통령이 적절하게 말한 대로, 그것은 “사고나 착오 그리고 오판의 위험”을 포함하

는 것이었기 때문에6 3 ) , 이의없이 우리의 걱정을 야기시켰다.

그 때, 북한이 취한 정전협정 무효화를 진행하려고 한 행위는 , 국내를 긴장시키면서

동시에 미국과 ‘군사대화’실현을 기도한 ‘정치적 행동’이라는 색채가 아주 농후했

다. 처음부터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 북미간 ‘직접군사대화’실현을 막는 최대 요인

은, 한국의 반대 때문이라고 생각해도 좋을 것이다. 따라서 , 이 때 ‘시위행동’의 하

나의 목적은 , 한국의 태도변경을 강하게 재촉하였다는 점에 두고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평양은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됨에 따라 , 미국이 군사적 충돌로 발전할 것을 두

려워해서 한국의 설득에 힘을 기울인다 라는 시나리오에 기대를 걸고 있다고 생각한

다64 ) .

6 2 ) 「노동신문」 , 19 9 6년 3월 30일 .

6 3 ) 동아일보 , 19 9 6년 4월 17일 .

64 ) 伊豆見 元 “北朝鮮にとっての「平和と安全」の保障” (小此木政夫 編，『金正日時代の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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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사례

4.4.1. 4자회담

한반도에서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확립시키기위하여 한·미 양국은 그동안 여러 가지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 특히 19 9 6년 4월 16일 4자회담 제안으로 북한의 위협으

로부터 한반도의 안전보장과 평화를 수립하기위하여 중국과 북한에게 공동으로 제안하

였다 .

실은 북한의 3자회담 제안에 대해서 미국은 어떠한 대응을 모색하고 있었으며 그결

과 나타난 것이 「교차 승인」 구상6 5 )이었다. 이것은 중국과 소련이 한국과 외교관계

를 정상화한다면 미국과 일본도 북한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는 구상이었다6 6 ) .

그후 키신저 장관이 제안한 남북 동시 유엔 가맹은 19 9 0년에 실현되었으며 , 4자회

담고 9 7년 12월에 실현되었다 . 이런 역사의 변화는 국제정치가 하나의 구상을 시간을

두고 어떻게 실현하는가를 충분히 설명하고 있다 . 다만 당초 제안된 교차 승인은 실현

되지 않았다 . 이것은 북한이 교차 승인과 4자회담에 일관되게 반대했으며 , 나중에 한

국이 소극적이었기 때문이다. 북한이 교차 승인에 조금만 더 고집했다면 남북한의 교

차 승인은 훨씬 일찍 실현되었을지도 모른다6 7 ) .

북한의 도발적 행위가 진행되는 가운데 한·미 양국은 19 9 6년 4월 16일 ‘4자회

담’의 개최 제안을 하기로 했다.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확립을 지향하는 ‘과정’을

가동시키기 위해 남북한에 미국과 중국을 포함한 ‘4자회담’을 열자고 한·미 양국은

제안했다68 ) . 물론, 이‘4자회담’제안은 9 6년 4월 17일 클린턴 대통령이 일본을 방

朝鮮』 日本國際問題硏究所 19 9 9年 ) p p . 14 9- 15 1 .

6 5 ) 미 정부 고관은 19 74년 1 1월 포드 대통령의 한국 방문을 앞두고 “중국과 소련이 한국에

대해서 (북한과 같은) 대응을 한다면 미국도 북한에 대한 승인을 고려할 수도 있다”고 밝

혔다 . 이 발언을 전후하여 미국의 한국 문제 전문가들도 교차 승인 구상을 제의하기도 했

으며 ,미국이 한국 문제 해결을 위한 교차 승인을 제안했던 것은 19 7 5년 9월 2 2일이었다 .

6 6 ) 70년대 유엔 총회에서 연설한 키신저 국무장관은 「북한과 그 동맹국들이 남북한 관계 개

선을 위한 조치를 취한다면 미국과 한국도 같은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 이

때 미국은 공식적으로 처음으로 「남북한의 교차 승인」을 제안했다 . 그리고 키신저 장관

은 「미국은 남북한의 유엔 둉시 가입을 지지한다」고 선언했다 . 또 키신저 장관은 「휴전

당사자 회담」을 제안했다 . 이때 키신저 장관은 휴전회담을 새로운 체제로 바꾸기 위해서

모든 직접적인 당사자들간의 회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모든 직접적인 당사자라는 것은

미국 , 중국과 남북한의 4개국을 의미하는 것이다 . 이것은 다시말해 「4자회담」의 제안이

었다 .

6 7 ) 重村 智計，“19 9 0年代の北美關係 封じ めからパ トナ へ ” , (小此木政夫 編 『金

正日時代の北朝鮮』日本國際問題硏究所，19 9 9 ) , p .2 32 .

6 8 ) See ROK- U .S . j oin t An n ou n cem en t P r op osa l t o H old a F ou r P a r t y Meet in g t o
P r om ot e P ea ce on t h e Kor ea n P en in su la , p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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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하기로 되었으므로, 그 사전에 한국에 들르는 말하자면 ‘구실’로써 구상되는 것이

었으며, 직접적으로 북한의 도발행위에 대한 대항으로써 구상된 것은 아니었다.6 9 ) 그

러나 평양으로서는 마침내 뜻밖의 역제안에 직면하게 되었다고 생각된다.

실제 19 9 6년 4월부터 1년이상이나 북한은 이 한·미제안을 정면에서 거부하지 않으

면서 , 그렇다고 수락하지도 않은채 애매모호한 태도로 일관하였다 . 거기에는 국제사회

에서의 식량지원을 획득하기 위한 카드로서 ‘4자회담’에 참여문제를 활용하려고 하

는 속셈과 더불어 자기자신이 제안하는 새로운 ‘평화보장체제’와 ‘4자회담’을 어

떻게 조화시키면 좋을까라는 어려움을 검토하기위한 시간이 필요했을 것이다.

특히 후자에 대해서는 중국의 존재가 문제시되었다 . ‘새로운 평화보장체계’와 ‘4

자회담’을 구별하는 최대의 포인트는‘4자회담’에는 중국이 주요한 주체로 참가한다

는 점에 있다 . 원래 ‘새로운 평화보장체계’ 구축은 북미간의 협상을 주축으로 하지

만 남북간의 협상을 완전히 무시하고 달성할 수는 없는 것이었다 . 북한도 이미 그것은

각오하고 있었다고 해도 좋다. 그러나 ‘4자회담’에서는 한국, 북한과 미국외에 중국

도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 최근 한·중관계의 진전에 불만을 갖고, 미·중관계

개선의 진전에 불만을 갖고 있는 북한이 중국이 참가하는 ‘4자회담’에 불안을 느끼

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 자칫 잘못하면 북한은 ‘4자회담’의

틀내에서 고립될 수도 있고 , 적어도 중국의 존재는 평양이 준비하고 있는 대미·대한

외교 게임의 행방을 복잡하게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

하여간 이상의 여러 문제에 관해서 북한은 검토에 검토를 거쳤다고 생각된다 . 그리

고 19 9 7년에 들어서 마침내 평양은 ‘4자회담’ 개최제안을 수락하기로 했다. 3월 5

일 뉴욕에서 개최된 ‘4자회담’에 관한 설명회에 참가를 시작으로 그후 몇번인가 미

국 또는 한·미양국과의 협의에 응한 북한은 ‘4자회담’개최에 원칙적으로 찬성함과

동시에 말하자면 「3 + 1」방식을 역제안하고 ‘4자회담’이 실현되기 전에 먼저 한

국·미국·북한의 3자협의를 갖자는 제안을 주장했다.7 0 ) 그러나 그것이 한·미양국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판단하자마자 뜻밖에도 간단하게 태도를 바꾸고 , 8월 5일부터

7일에 걸쳐 , 뉴욕에서 열린 ‘4자회담’개최를 위한 예비회담에 참석하기에 이른다.

당초부터 이 예비회담에서는 다가 올 본회담의 의제를 놓고 참가자간에 의견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 특히 북한이 북·미 평화협정체결 문제와 주한미군철수문제를

강경하게 의제에 포함할 것을 주장하였기 때문에 19 9 7년 8월 7일에는 일단 협의를 중

지할 수밖에 없었다 . 그러나 북한은 마지막까지 자리를 박차고 협의자체를 거부하는

6 9 ) 여기에 대해서는 see Ob er d or fer , op . ci t , p p .38 2- 38 7 .

70 ) 19 9 7년 4월 2 2일 북한대표단은 뉴욕에서 「p r e ss r elea se」를 발표하고 , 「4자회담」을

보다 생산적이고 결실을 얻기 위해 「3 + 1」방식을 취하자고 제안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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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도를 취하지 않았다 .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결코 작지는 않다. 이 시점에서 평양은

‘4자회담’을‘새로운 평화보장체계’구축에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그것이 이하의 외교부 대변인의 발언에도 시사되고 있다. 19 9 7년 8월

10일 기자회견에 응한 외교부 대변인은 “한반도의 휴전상태를 종결시키고 강고한 평

화를 수립하려는 우리의 오랜시간에 걸친 요구에 미국이 뒤늦게나마 귀를 기울여 , 회

담 석상에 마주한 것 그 자체는 다행한 일이며 , 우리는 미국의 태도를 조금 더 주시할

것이다.”7 1)라고 말했다 .

또 19 9 7년 8월 6일자 <노동신문> 논설은 다음과 같다. “북미간의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보장체계를 수립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일관된 입장이

다. 우리들의 시종일관된 노력에 의해 이윽고 최근 미국은 우리와 여러 관계국과 함께

한반도의 평화과정을 개시할 준비를 표명했다”7 2 )

만약 이상과 같은 평가가 지속된다면 적어도 북한은 ‘4자회담’과정의 계속된 관계

를 가지게 될 것이다 . 그리고 북한이 논의의 장에 계속 참여하는한 한반도의 ‘평화과

정’은 아무리 걸음이 느려도 전진되게 된다. 게다가 ‘4자회담’틀 내라면 북한은 한

국과의 직접대화를 진행시키는 것을 거부하지 않을 것이다 . 이 점도 중요하다. 어떤 형

식이라도 남북대화가 성립하게 되면 그리고 그 대화가 지속되면 더욱 그 동안 한반도

의 최소한의 평화와 안정이 보장될 것은 틀림없다 . 따라서 우리로서는 북한의 ‘4자회

담’에 대한 긍정적인 자세를 환영해야 하지만, 문제는 평양의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명확하지 않은데에 있다 .

19 9 7년 8월‘4자회담’개최를 위한 예비회담에 있어서 , 북한은 미군철수문제를 본

회담 의제에 포함시키려고 집요하게 재촉했다 . 앞서 소개한 9 7년 8월 6일자 <노동신

문> 논설도 “한국과 그 주변으로부터 스스로의 군대를 무조건 빠른 시일내에 철수시

키는 것은 미국이 한반도의 평화체제와 남북화해를 위해 이행할수 있는 가장 초보적인

역할이다 . 외국군대가 없는 한반도 그것이 강고한 평화에 이르는 길이고 ‘4자회담’

이 해결해야하는 기본과제이다”라고 단언했고 , ‘4자회담’에 관련해서 주한미군철수

의 필요성을 관철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을 액면그대로 받아들이면 북한의 자세는 19 7 0년대의 그것으로 되돌아

가는 것이다. 물론 그렇게 볼수도 있지만 단지 전술적으로 미군 철수 문제를 강조할

가능성도 부정할수 없다 . 즉, 한미 양측이 가장 받아들이기 어려운 문제를 제기하고 그

것과 식량지원 문제의 거래를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 더 나아가 군부의 의향이 거기서

7 1) 「노동신문」 , 19 9 7년 8월 1 1일 .

72 ) 「노동신문」 , 19 9 7년 8월 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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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4자회담’을 촉진시켰다고 한다면 주한미군철수

문제를 떼어 놓고 북·미군사당국자간의 직접대화의 장에서 그것을 토의하자 - 북한의

군부는 간접적이지만 그렇게 미국에 대해서 호소하고 있는 듯이 여겨지기 때문이다 .

어차피 현시점에서 평양의 진의를 판단하기에는 검토 재료가 매우 부족하다. 우리는

잠시 신중하게 북한의 태도를 지켜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19 9 7년 7월 8일 북한은 김

일성 주석에 대한 3년간에 걸친 ‘장례기간’이 끝난 것을 소리높이 선언했다. 그렇게

머지 않은 시기에 명실공히 ‘김정일 시대’라고 부를수 있는 시대의 막이 오르려 하

고 있었다 . 아마 북한은‘새로운 평화보장체계’와‘4자회담’의 상호연관을 명확히

한 것은‘김정일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된후 일 것이다 . 그러나 거기에 이르기까지

는 상당한 시간을 필요로 할 가능성이 있다. 본격적인 김정일 시대’의 개막이라는 것

은 단지 김정일이 조선노동당의 총비서나 국가주석에 취임하는것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정치국위원등의 당간부, 그리고 총리등의 정무원 각료의 인사이동이 있은

후 처음 김정일은 ‘자신의 정권’을 확립하게 된다. 그러나 언제 그런 새로운 인사가

발표될지는 지금 우리로서는 어떤 징후도 갖고 있지 않다 .

따라서 평양은 과연 ‘4자회담’을 통해 ‘새로운 평화보장체계’의 실현을 도모하

려 하고 있는지 아니면 ‘4자회담’을 부정하고 ‘새로운 평화보장체계’수립만을 주

장하는 입장으로 되돌아가려고 하는것인지 아니면 ‘4자회담’의 개최와 ‘새로운 평

화보장체계’구축을 병행해 나가려고 하는지 - 이러한 물음에 대해 결론이 나오는 것

은 상당히 미래의 일이 될것이라고 생각된다 . 그러나 북한이 북·미 직접군사대화의

실현을 포기하지 않는 것은 확실하다 . 만약 평양이 ‘4자회담’참가를 명확하게 선택

하게 될지 어떨지, 그 틀내에 있어서 혹은 ‘4자회담’과는 별개로 북·미 직접군사대

화의 채널구축을 지향하는 노력은 이후에도 계속될 것으로 생각해도 좋을 것이다7 3 ) .

4.4.2. KEDO

카터 전 대통령과 김일성의 합의로 미국과 북한 사이의 고위급 회담의 제3라운드 협

의가 7월 8일부터 제네바에서 약 1년만에 재개되었다 . 그렇지만 , 재개 직후 김일성의

사망이 발표되어 중단되었다 . 김일성의 죽음에 대해서 클린턴 대통령은 애도의 뜻을

표명했는데 이것이 북한의 미국에 대한 신뢰감을 강하게 만들었다 . 한국의 김영삼 대

통령은 애도의 뜻을 표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북한측은 격분하면서 김영삼 정권과는 대

화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

7 3 ) 伊豆見 元 “北朝鮮にとっての「平和と安全」の保障” (小此木政夫 編，『金正日時代の北

朝鮮』 日本國際問題硏究所 19 9 9年 ) p p . 15 1- 15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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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바의 회담은 8월 5일부터 1 1일까지 이루어져 기본 합의서가 조인되었다. 이것

은 북한과 미국이 한국전쟁후 처음으로 체결한 본격적인 외교문서였다. 여기에서는 북

한에 대한 경수로 지원 , 핵시설의 동결 , 북한의 N P T잔류 , 미국은 북한에 핵무기를 사

용하지 않는다, 평양과 워싱턴에 연락사무소를 상호 설치한다 등의 내용이 합의되었다 .

또한 기본합의서에서는 미국과 북한이 서로 정상화를 위해 노력할것도 약속되었다 .

북한은 김일성 주석의 죽음과 장례가 끝난 직후였음에도 불구하고 미국과의 교섭에 응

했다 . 이것은 미국과의 합의를 성립시킴으로써 북한을 붕괴시키지 않는다는 보장을 국

제사회에 명확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 기본합의에서74 ) 미국의 북한 정책

은 그때까지의 적대와 봉쇄정책으로부터 적극적인 관여정책으로 전환하게 된다. 북한

도 또한 중국과 일본에 대한 외교 카드로서 미국과의 관계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 합의에 따라 한반도에너지개발 기구 (KE D O)가 한미일 3국을 중심으로 19 94년

1 1월에 설립되었다 . 그러나 경수로 건설을 둘러싸고 한국형 경수로를 주장하는 한국

과 이에 반대하는 북한 사이에 심한 줄다리기 전개되었다 . 그러나 9 5년 6월 15일 콸

라룸푸르 합의로 한국형 경수로에 합의했다. 합의 문서에는 한국형 경수로라고 명기하

지는 않지만 두 개의 냉각 장치를 갖는 경수로 라는 표현으로 한국형의 도입에 합의했

다. 두 개의 냉각장치를 갖는 노 (爐)는 한국형밖에 없기 때문이다. 경수로 견설은

19 9 7년에 기공식이 이루어져 순조롭게 시작되었는데, 한국과 일본의 건설 비용 부담

문제가 남아있었으나 미국의 경제제제 조치의 부분적 해제이후 사업은 진전되고 있다.

미국과 북한의 핵교섭은 북미관계를 개선하는 한편 한·미·일 3국의 정책 협력 체제

도 탄생했다. 북한 문제에 대한 정책 조정을 하면서 한·미·일 3국의 심의관급의 고

관회담이 빈번하게 열렸다.

또 KE DO를 통한 3국의 협력도 이루어졌다. 한·미·일 3국에 있어서 이러한 협력 체

제와 정책 조정 기능은 북·미 핵교섭의 커다란 성과라고 할 수 있다. 한·미·일 3국이

함께 아시아에서의 외교 협력을 위한 하나의 기초를 만들게 되었던 것이다. 한·미·일

협력을 통해 3국은 상대국의 내부 사정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데 되었다. 또한

74 ) 합의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경수로 건설> 미국은 2 0 0 3년까지 출력 2 0 0만 킬로왓트

의 경수로를 북한에 제공한다 (이것은 10 0만 킬로왓트급 발전시설 2기를 의미한다) . 이를

위해 미국은 국제적인 콘소시엄을 구성한다 . 미국은 북한의 핵시설 동결에 따른 에너지의

손실을 보충하기 위해 연간 50만 수준의 중유를 공급한다 . 북한의 흑연로와 관련시설을 동

결하고 경수로 완성시 이 시설들을 해체한다 . 또한 사용후 핵연료의 처분에 대해서는 전문

가 회의에서 협의한다 . <정상화 문제> 양국은 정치와 경제의 전면적인 정상화를 향해 노력

한다 . 합의로부터 3개월이내에 워싱턴과 평양에 연락사무소를 개설한다 . <한반도의 비핵화

> 북한은 남북대화에 착수한다 . 북한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 남북공동선언을 이행한다 .
미국은 핵무기의 사용도 위협도 하지 않는다 . <N P T 복귀문제> 북한은 N P T가맹국으로서

복귀하고 사찰을 수용한다 . 경수로 계획의 중요 부분이 완료되고 중요 부분이 반입되기 전

에 북한은 IAE A와의 협정을 완전히 준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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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을 어떻게 이해하고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국제

사회에 보여주고, 한·미·일 3국의 협력을 북한에 제시할 수 있었던 실적도 크다.

4.4.3. 북미회담

북한은 N P T 탈퇴 선언 직후 미 국무성에 대해서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고 싶다는 입

장을 전달했다. 이것은 결국 미국과 진정으로 대결할 마음이 없다는 의향을 전한 것이

다.

미 정부는 당시 북한의 N P T 탈퇴 선언에 경악했다고 말하는 것이 사실에 가까울 것

이다 . 클린턴 정권은 19 9 3년 1월에 막 출범했다 . 더구나 클린턴은 외교에는 약하다는

말을 들어왔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문제의 「실패」는 엄청난 비판을 받게 마련이다 .

이것이 클린턴 정권이 북한과의 고위급 회담에 응하고 , 경수로를 공급한다는 기본합의

에 이르게 한 최대의 이유였다 . 그러나 , 당초 정책 입안을 둘러싸고 정권내에 커다란

논란이 있었다. 먼저 클린턴 정권이 취했던 것은 베이징에서의 참사관급 회담에서 북

한의 진의를 확인하는 것이었다 . 참사관급 회담에서 미국은 N P T에의 복귀를 강하게

요구했지만, 북한은 완고하게 조금도 양보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회담에서 북한측은

어디까지나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한다는 의향을 보였다 . 이것은 미국와의 회담을

희망한다는 입장의 표명이었다.

한편 , 북한의 유엔 대표부의 허종 차석대사도 미 국무성에 간접적으로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는 의향을 우선 전하고, 그후 직접 전화를 걸어 같은 의향을 전

했다 . 이러한 북한의 대응에서 문제를 악화시켜 미국의 강경한 대응을 초래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충분히 읽을 수 있다. 다만 미국에 북한의 입장을 냉정하게 판단할 여

유가 없었다 .

미국은 북한을 이라크나 리비아와 같은 저질 국가로 보았다 . 핵무기를 개발하려하고

미사일을 수출하고 테러활동을 하는 것은 이라크나 리비아와 같았다. 그렇기 때문에

N P T 탈퇴 선언을 보고 역시라는 감정이 앞서게 되었다 . 오히려 이것이 대응을 숙고하

게 하였으며 , 대화의 제의를 환영하게 하였고 , 대화에 응하게 하였다 . 미국의 외교가

북한의 전략에 완전히 동요하게 되었던 것이다. 북한이 이러한 미국의 정권 내부의 사

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다고는 보여지지 않는다 . 어쨓든 N P T 탈퇴를 선언함으로써

미국과의 대화를 할 수 있다면 성공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또한 미국이 강경책으

로 나온다면 달리 대응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북한과의 고위급 회담에 응할 것인가하는 문제는 커다란 문제였다. 미국의 전통적인

정책은 「핵개발에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핵개발 중지를 조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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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보한다면 끝이 없기 때문이다. 만약 대화에 응한다면 미국의 외교정책을 바꾸었음을

말하는 것이고, 공화당으로부터 비난받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한편 , 이 시기 중국으로부터 「회담에 응하도록」강하게 요청받았다 . 또한 클린턴 정

권 내부에도 강경 정책이냐 고위급 회담 수락이냐를 둘러싸고 의견이 나뉘어졌다 . 백

악관은 결국 고위급 회담의 수용을 결정했다 .

미국과 북한의 제1차 고위급 회담은 19 9 3년 6월 2일부터 뉴욕의 미국의 유엔대표

부에서 열렸다. 이 회담에 앞서 북한측의 허종 차석대사는 N P T 복귀 조건으로서 , ①

한미합동군사훈련= 팀 스피리트의 중지 , ②북한을 핵공격하지 않는다는 약속, ③북한의

사회주의를 존중한다는 약속 , ④한국내의 기지 사찰 , ⑤한국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 정

책의 포기를 분명히했다 .

이러한 북한의 방침은 비공식적으로 국무성에 전달되었다. 그러나, 이 요구는 원래

말이 되지않는 요구였다 . 북한은 본래 IAE A의 대응이 불공정하여 특별사찰을 수용하

지 않는다는 것을 이유로 N P T를 탈퇴한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N P T 복귀와 핵사찰을

조건으로 새로운 요구를 내밀었다. 이것이 북한이 장기로 하는 「바꿔치기 외교」다 .

본래의 이유와는 다른 조건을 내세우는 것이다. 나아가 종래에는 없었던 조건을 내세

워 더욱 커다란 성과를 올리자는 교섭 전술이다.

실은 뉴욕 회담에서 미국은 아주 흥미있는 사실을 발견했다 . 북한 대표단이 북경을

경유하여 오지않았다는 것이다. 대표단은 평양에서 타이의 방콕으로 가서 거기서 미국

의 노스웨스트를 타고 왔던 것이다 . 당시 평양과 방콕 노선은 개통된지 얼마 지나지

않았었다 . 왜 북한 대표단은 방콕을 경유했을까? 당시까지 북한과 중국과의 관계는 최

악의 상태였다 . 왜 북경을 경유하지않고 방콕을 경우하여 왔을까? 나중에 미국 정부는

중조관계가 악화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다 . 중국이 한국과 19 9 2년 국교를 정

상화한 이후 중·조관계는 최악의 상태였다 .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고관이 북경을 경

유하여 외국으로 가는 것을 피했다고 한다.

이러한 중·조관계를 이해한다면 당시 중국이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에는 한

계가 있다」고 말한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중국은 북한에 대해서 한국과의 국교 정

상화라는 부채를 갖고 있었고, 북한이 중국을 신뢰하고 있지않다는 사실을 잘 이해하

고 있었던 것이다.

북미간의 고위급 회담은 로버트 갈루치 (Rob er t L . Ga llu cci ) 국무차관보와 북한의

강석주 외무 제1차관사이에 이루어졌다 . 회담은 19 9 3년 6월 2일부터 10일까지 3차에

걸쳐 이루어져 북한은 N P T탈퇴를 보류한다는데 합의했다 .

이에 대해서 미국은 ①핵공격을 하지 않는다 , ②북한의 주권 존중 , ③IAE A의 공정

한 사찰 , ④북미간의 정치회담의 시작을 약속했다. 북한은 체면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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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요구했던 것을 손에 넣었다. 그러나 미국으로서는 조금 김 빠진 합의였다 . 한미

합동군사연습 (훈련)의 중지 등 미국이 부담을 져야할 약속을 하지않고 끝났기 때문이

다. 이러한 북한의 태도로부터 미국은 북한이 바라고 있는 것이 「국체 수호」라는 것

을 처음으로 느꼈던 것이다. 미국으로부터 북한을 붕괴시키지 않는다는 약속을 받아내

고 싶었기 때문이다 .

이러한 합의에 대해서 공화당을 중심으로 한 미국의 보수파들은 핵개발을 중지하고

있지않고 당연히 요구해야할 N P T복귀를 약속하지도 않았는데 양보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북한의 N P T탈퇴를 저지했다고 평가하는 목소리가 강했다 . 합의

는 미국이 종래 「북한이 IAE A의 사찰을 받아들이고 핵개발을 포기하지 않는한 교섭

에 응하지않는다」는 입장을 바꾸었다는 보여준다. 뉴욕의 합의에서 「정치회담의 시

작」을 약속했기 때문이다 . 정치회담이라는 것은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북미 국교 정

상화의 문제 등 양국간 문제를 협의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

클린턴 정권이 어느 정도의 비판을 각오하면서 북한과 합의했던 것은 정권 발족 직

후의 외교 교섭이 결렬됨으로써 「외교 실패」라는 비난을 받고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시 클린턴 대통령은 백악관 회의에서 외교문제에 별로 시간을 할애하지 않아 외교와

국제문제가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었다. 그런만큼 백악관은 교섭의 결렬을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다. 또한 냉전의 종결로 사회주의 국가들이 붕괴해 버렸다는 여유가

이러한 교섭과 합의를 가능하게 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클린턴 정권의 사정은 북한에게 아주 다행이었다. 북한의 외교는 벼랑끝 전

술을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가 결렬을 각오하면 약한 입장에 몰리게 된다 .

역으로 상대가 결렬을 걱정하면 강한 입장을 취한다. 일본의 정당이 북한을 방문하여

북한과 교섭함에 있어서 언제나 밀리는 것은 결렬되거나 성과가 없는 것을 걱정하기

때문이다 .

4.4.4. 제네바 회담

뉴욕회담에서 향후 회담을 계속한다는 것에 합의함에 따라 제2라운드 회담이 19 9 3

년 7월 14일부터 19일까지 제네바에서 열렸다 . 이 회담에서 처음으로 미국이 대표단

이 북한 대사관에 들어가 회담을 했으며 이것은 미국 대표단이 북한의 외교 공관에서

교섭한 것은 사상 처음있는 일이었으며 또한 정책전환이었다는 것이다 .

제2라운드 협의에서 미국은 북한에 대한 「선물」이 없음을 처음에는 걱정했다 . 그

렇지만 북한과의 회담에서 그러한 걱정은 필요없을 정도로 커다란 요구를 받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 회담에서 미국은 다시한번 ①북한을 핵공격하지 않고 , ②북한의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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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를 존중한다고 약속했다 . 또한 북한은 IAE A와의 협의 재개와 남북대화의 실현에

합의했다 .

이것으로 제2라운드 회담이 끝날 것으로 생각되었던 마지막날 갑자기 북한은 원자로

를 경수로로 전환하는 것에 미국이 협력할 것을 요구했다 . 미국측은 미국의 법률에 의

하면 국교가 체결되고 IAE A의 기준을 준수하는 국가가 아니면 원자력 기술을 제공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 북한측이 이러한 설명에 납득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은 법률 규

정을 미국으로부터 현지로 F AX로 보내 북한측을 설득했다 . 북한측은 결국에는 납득했

지만 그래도 경수로 건설에 대한 협력을 강하게 요구했다 . 미국은 북한의 입장을 이해

하고 , 경수로 도입을 지원할 예정이라는 표현으로 합의했다.

이러한 경수로 지원 요구는 미국에게 있어서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었다. 과거의 기

록을 살펴보면 북한이 남북대화시 한국에게 경수로 지원을 요청했던 것은 분명하다 .

이러한 북한의 외교 전술은 상대가 예상하지 못한 요구를 하고 양보를 요구하는 것이

었다 . 이번 합의에서는 남북대화의 재개와 한반도 비핵지대화 문제의 논의가 재확인되

었다 . 그렇지만 이 남북대화 조항이 나중에 고위급 회담을 중단시키는 원인이 되었다 .

합의에서는 2개월 이내에 다시 고위급 회담을 재개하기로 했다 . 그렇지만 남북대화

가 전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고위급 회담에 응할 수 없었다 . 한국이

남북대화의 재개없이 고위급 회담 개최에 강하게 반대했기 때문이다. 또한 미국 정부

도 남북대화를 재개하지 않으면 북미회담에는 응할 수 없다는 방침으로 알관했다 . 더

욱이 북한은 IAE A의 사찰을 거부했다. 그 결과 제3라운드 회담은 개최될 가능성이 닫

혀진채 방치되었다.

북한은 왜 합의사항을 실행하지 않았는가? 이유는 간단하다 . 당시 남북 대화를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 북한이 불리한 형태로 남북대화에는 응하고 싶지 않았다 것이

다. 남북대화를 하라는 것을 북한을 붕괴시키려는 것으로 생각했던 것같다 . 그러면서

IAE A의 사찰도 거부하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미국과 북한의 고위급 회담 재개를 위한 일정은 잡히지 않았지만,

19 9 3년 가을부터 실무자들에 의한 협의가 공식 비공식으로 열리게 되어 실무접촉은

계속되었다. 이러한 실무접촉과 협의를 계속함으로써 북한과 미국은 결정적인 대립을

피할 수가 있었다. 94년 12월에는 실무자 회담에서 남북대화의 재개와 IAE A의 사찰

수용을 조건으로 고위급 회담을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그렇지만, IAE A의 사찰단은 요

구하고 있던 사찰을 거부당하고 남북대화도 결렬되게 되었다. 더욱이 북한은 실험용

원자로에서 연료봉의 추출을 시작했다 .

이러한 북한의 대응에 IAE A는 제재 결의안을 채택하고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 제

재 조치안을 송부했다. 이에 대해서 북한은 6월 13일 IAE A로부터의 즉시 탈퇴와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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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의 제재를 선전포고로 보겠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 성명 발표 직후인 6월 15일부터

18일까지 미국의 지미 카터(J im m y C a r t er ) 전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하여 김일성 주

석과 회담을 가졌다 . 이 회담에서 김일성 주석은 북한의 핵개발의 동결을 약속했다. 그

대신 미국에게 ①경수로로 전환하는 것을 미국이 지원하고 , ②북한에 대해 핵공격을

하지않는다는 약속을 요구하고, 북미 고위급 회담의 제3라운드 협의에 응하기로 약속

했다 . 또한 남북 수뇌 회담에도 동의했다 .

4.5. 남북한 평화조약의 가능성

북한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김계관 구상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19 9 7년 3월 뉴욕에

서 설명회에 참가한후 대서양협의회의 초청으로 워싱턴을 방문한 김계관 외교부부부장

(외무차관)은 한국인이 한사람도 참석하지 않았던 어느 회의에서 그의 구상을 설명했

다고 한다. 그는 개인적으로 4자회담이 실현되면 북한은 다음의 세 단계를 밟아서 최

종적으로는 남북간의 평화조약을 체결하기를 바란다는 말했다.

제1단계는 우선 정전협정에 조인한 미국·중국·북한이라는 3자가 모여서 논의하고

이미 정전협정이 현실적으로 기능하지 않는 것을 서로 인정하면서, 최종적으로는 남북

간에서 평화조약을 맺을 필요가 있다는 것에 합의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즉시 남북평

화조약체결에 이르기는 어렵다는 것을 인정하고 미국·한국·북한 3자간에 잠정협정

을 맺어 , 당사간에 그것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확인한다는 것이다 .

제2단계는 이 단계부터 협의에 참가하는 구성원을 바꾼다는 것이다 . 즉, 중국대신

한국이 참여하고 미국·한국·북한간에 잠정협정을 체결하고, 여기서 북한은 주한미군

이 그대로 주둔하는것에 대해 반대하지 않는다고 전제하고 , 다만 미국은 U N군사령부

해체에 동의하고 , 주한미군 사령관은 U N군사령관의 역할을 끝낸다는 것이다 .

마지막으로 제3단계는 최종단계이다 . 남북간에 19 9 1년 12월 채택된 남북기본

합의서 를 기초로 평화조약 을 체결하고 , 미국과 중국은 그 남북한간의 결정을 보

장하는 역할을 맡으며 , 이 단계에서 북한은 미국에 대해 주한미군철수 개시를 요구

한다는 것이다.

처음부터 김계관은 이러한 구상을 개인적인 아이디어라고 양해를 구했다고 알려져

있다 . 그렇지만 우리는 그 말을 액면그대로 받아들일수는 없을 것이다 . 적어도 북한지

도부안에 김계관 구상과 내용을 같이하는 사고방식이 있다는 것은 틀림 없다고 생각

한다 . 그러면 문제는 김정일이 이 구상을 지지할지 어떨지에 달려있다 . 이미 여러번 지

적했듯이 19 74년 3월 이후 북한은 일관되게 미국과 평화협정을 체결할 것을 요구해

왔다 . 그러나 그 9 7년 4월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4자회담개최를 받아들이기로 하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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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종래의 주장에도 중대한 변화가 가해질 가능성도 있다 . 결국 최종적으로는 남

북간에 평화조약을 맺는것에 찬성하는 입장을 북한은 취하게 될지도 모른다 . 남북한간

의 평화조약체결이 김정일 체제의 수호를 도모하기 위해 중대한 담보가 된다고 생각

하면 그러한 가능성도 무시할수 없다 .

그렇지만 평양의 관점에서 보면 김정일 체제수호는 한국만으로 보장되는 셈은 아니

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 역시 최대의 보증인은 미국일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남북

‘평화조약’체결가능성의 열쇠는 워싱턴이 가지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보증을 얻고

나서야 비로소 북한은 한국과의 평화조약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

만약 미국이 북한과 직접군사대화에 응하면 설사 그것을 통해서 주한미군철수를 얻

어 낼수 없다고 하더라도 평양의 자세는 누그러질수도 있다. 특히 북한군부의 대외적

인 태도에 일정한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 . 아주 낙관적인 시나리오를 생각해보면

북·미간의 직접군사대화 실현은 한반도에 있어 군비관리의 길을 여는 계기를 가져올

것이다. 지금까지 자주 지적했듯이 북한은 미국을 최대의 군사적위협으로서 생각하고

있다 . 그러한 미국과 2국간 군사대화의 길이 구축될때는 평양의 위협인식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은 당연하다.

물론 이 결과가 군사적 긴장의 완화에 연결될지는 현 시점에서는 예상하기 어렵다 .

그러나 지금까지 대결자세만으로 일관되어왔던 북한군부가 북미직접군사대화를 계기

로 대화자세를 취하기 시작하고 , 국제사회와의 접촉을 증대시킨다면 그러한 행위는 무

조건 평양의 위협 인식에 중대한 수정을 가하게 될 것이다. 북한으로서는 미국의 위협

의 감소는 그대로 한국의 위협 감소로 연결될 것이다 . 그 결과, 북한의 대외자세와 대

남자세에 유연성·현실성이 충분히 느껴질수도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된다 . 그

러나 북한이 그런 과정을 밟기 시작하고 있다는 보증은 특별히 없다 . 그 가능성은 현

재 어림잡아 보아 5 0 %에 이르고 있다 . 하여간 우리는 잠시 동안 결론을 서두르지 말

고, 평양의 동향을 조심스럽게 관망하며 지켜보아야 할것이다 . 장래 북한은 어떠한 길

을 선택할 것인가? - 이 물음에 대한 답은 평양의 지도자에 있어서도 아직 불분명한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7 5 ) . 남북정상회담이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남북한관계는

그 어느때보다도 진전되어가고 있지만 북한의 최고인민회의나 정부기관을 통한 구체적

인 정책의 전환은 아직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신중한 변화를 촉진시키면서 긴장완화의

제도화에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7 5 ) 伊豆見 元 “北朝鮮にとっての「平和と安全」の保障” (小此木政夫 編，『金正日時代の北

朝鮮』 日本國際問題硏究所 19 9 9年 ) p p . 156- 1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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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을 대신하여

한반도 냉전종식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를 위해서 정부는 먼저 포괄적인 접근을 본격

적으로 추진해나가야 한다 . 특히 이러한 구상은 한·미·일 공조체제 강화 및 중·러

와의 협력관계 제고가 그 우선순위를 차지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는 주변 4

강대국과의 고위급·실무급 정책협의 및 정보교류를 확대해나가면서 그들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보장에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면서 준비를 소

흘히 해서는 안될 것이다 . 특히 미국과 일본이 북한과 앞으로 어떻게 관계개선을 진행

시킬 것인가를 면밀히 분석해나가야 할것이다. 정부는 미·일의 대북 관계개선 및 북

한의 국제기구 가입을 지원, 북한의 국제무대 진출과 협력 촉진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

면서 4자회담의 지속적 개최로 한반도 긴장완화 및 평화체제 논의하는데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구상을 제시하여야한다 .

그리고 한반도 냉전종식을 위한 중·장기 전략 개발을 구상해나가야 할 것이다. 이

것은 한반도에 상존하고 있는 갈등과 긴장구조를 어떻게 긴장완화 시스템으로 전환시

켜 나가야 하는 문제와 직결된다 . 이러한 의미에서 본 연구에서 주장하고 있는 한반도

문제가 가지고 있는 긴장완화의 의미를 명확히 분석하고 그 의미에 적합한 정책들을

진행시켜 나간다면 한반도 긴장완화 시스템은 제도화의 국면에 접어들것으로 보고 있

다. 각론적으로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방안 및 군비통제 방안을 연구하면서, 대북 포

괄적 접근과 연계 및 분야별·단계별 이행방안들을 구체적으로 연구·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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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1 >

권 별 수 록 논 문 일 람 표

권별 논 문 제 목 연 구 자

Ⅰ

일·북수교와 한국의 정책과제

인터넷을 활용한 통일기반 확충방안

NGO를 통한 북한체제의 변화가능성에 관한 연구

한·중 경제교류 협력의 발전이 한반도 정세에

미치는 영향 연구

체제전환 국가들의 주택개혁 사례 및 적용가능

성에 대한 비판적 고찰

독일통일이후 동·서독 임금동일화 과정을 중

심으로 본 사회통합 연구

2 1세기 한반도 평화와 안전보장

신지호 (삼성경제연구소

북한연구팀 수석연구원)
윤성이 (경상대 조교수)
라미경 (충남대 강사)
양영자 (대만 중국문화대학)

서우석 (주택공사

선임연구원)
김면회 (서강대 강사)

이종국 (동국대 강사)

Ⅱ

동북아시아 국가의 사막화 현상이 북한 산림생

태계 파괴에 미치는 영향과 통일후 복구계획

9 0년대 북한의 경제정책 변화에 관한 연구

북한의 정보통신 부문 발전과 정보화

북한의 국가능력약화와 분권화 가능성

김정일체제의 사회통제와 주민의식 변화 연구

우수영 (상주대 전임강사)

이정철 (서울대 조교)
김유향 (경남대 극동문제

연구소 개원연구원)
이무철 (평화문제연구소

객원연구원)
정우곤 (서일대 전임강사)

Ⅲ

남북한 「도덕」교과에 나타난 가치덕목 연구

초·중등생 및 대학생의 통일의식 변화추이 조

사를 통한 학교통일교육 방안 모색

북한체제 및 대북포용정책에 대한 정향

남북정상회담이후 산업입지 측면에서 본 남북

경제협력의 방향설정

한국, 북한 , 중국의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회계처리 규정 비교연구

북한의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타난 민족정체성

연구

남북한 해역에서 퇴적물 기원 및 오염현황 대

책방안을 위한 연구

윤종진 (부산낙동초등학교

교사)
이헌근 (부산교대 강사)

안완기 (전북대 강사)
이태정 (연세대 조교수)

박창래 (강릉대 부교수)

남호엽 (한국교원대 강사)

김신정 (한국해양연구소

위촉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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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2 >

최근 연도별 연구과제 목록( 96~2000년 )

96년

<통일정책 분야>

탈북귀순자의 한국사회 적응력제고에 관한 정책적 대응방안 연구

김정일정권 붕괴시나리오와 한국정책 대응모형

통일대비 교포정책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남북한 통일헌법의 성립절차에 관한 연구

러시아한인들의 민족정체성과 한반도통일에 대한 인식 연구

남북한 군비경쟁의 계량모형 분석

<통일교육 및 통일대비 분야>

북한출신 남한이주자의 국내적응력 향상을 위한 통합적 지원모델 개발

민족공동체 형성을 위한 사회통일 교육방안의 모색

통일시대를 위한 정치교육방안 연구

통일후의 바람직한 기업구조 연구

북한의 정치교육 효과성에 관한 연구

통일이후 남북한 법체계통합방안에 관한 연구

통일에 대비한 북한기업소들의 발전적 해체 및 사유화 방안에 대한 연구

<남북교류 ·협력분야>

남북한 신뢰구축

통일에 대비한 한국항공정책의 과제와 방향

북한의 국가기술혁신 시스템의 특성에 관한 연구

남북한 환거래 및 금융협력의 가능성에 관한 연구

북한의 외국인 투자관련법과 대북투자의 법적보호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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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실태 분야>

중국농촌의 탈사회주의 개혁과 북한의 진로

북한여성의 「여성의식」에 관한 연구

북한정치체제 변혁의 역동성

북한 인민 생활세계 연구

북한의 화법 (話法) 연구

3차원적 문화구조를 통해본 북한주민의 가치 정향 연구

<통일환경 분야>

한·중관계발전이 남북관계 및 한반도 안정에 미치는 영향

미북협상과 한국정부의 대응방안

북한의 대미협상전략의 효율성과 한계성

동북아 평화체제구성과 전망에 있어서 한·미 안보협력관계의 의미와 역할

북한의 대미접근과 한국의 대응방안

러시아의 대북한 정책의 변화와 한국의 대응

97년

<통일정책 ·통일환경 분야>

분단비용과 통일비용에 관한 인식제고 방안

한반도 통일시 위기관리 방안 연구

통일 후 북한기업의 사유화 방안

남북한 통합시 북한 국공채의 처리 방안에 관한 연구

통일원 「전자 상황실」의 구축·운영에 관한 연구

민간통일운동의 주요 논의 동향과 통일정책 수용여부에 관한 연구

4자 회담을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구축 방안

중국 경제개혁의 북한수용 가능성에 대한 비판적 고찰

중국의 對한반도 기본전략

독일통일 후 과거청산에 관한 논쟁 연구

북한 정보통신 시장의 이행경제적 전망에 따른 정부와 기업의 대응전략

한국교회의 통일논의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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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실태 분야>

북한의 주택실태와 북한지역 주택정책 방향 설정을 위한 연구

김정일체제하 북한군 및 군엘리트 연구

해방직후 북한의 교육·문화 실태 일연구

북한주민의 이미지에 대한 사회심리학적 연구

북한 사회주의체계의 전환과 구조적 제약

북한사회의 풍자적·은어적 담론분석을 통해본 체제 안정도 평가문제

<교류협력 ·인도지원 ·남북협상분야>

대북경수로 지원사업과 남북한관계 변화 전망

남북한 친족구조의 비교

남북한 가족의 가족중심의식과 사회통합 가능성의 모색

일본기업의 북한투자, 대만·한국기업의 중국투자 경험으로부터 본 한국기업의

북한 투자진출 전략

「환동해경제권」형성과 남북한 경제통합의 연계가능성

남북한 당국간 회담유형과 남북한 관계변화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

<통일교육 ·홍보분야>

통일대비 학교 통일교육의 방법 모형 개발

가치교육 기법을 활용한 통일교육 교수프로그램 개발

인터넷과 P C통신을 통한 통일정책의 적극적 홍보

통일 후 북한주민 재교육을 위한 인터넷 상의 가상 대학 구축 방안

남북한 의무교육법제 통일안 마련을 위한 기초연구

탈북주민의 사회적응을 위한 단계별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98년

<통일정책 ·통일환경 분야>

남북한 통일상사법의 정립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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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정보통신통합 전략대안 모색에 관한 연구

다자간 안보협력과 지도국의 역할

남북협상 과정상의 대북협상 모델연구

남북한 전력융통 상황 아래에서의 전원설비 개발에 따른 비용/ 편익 분석 연구

체제전환기의 노사관계 변화

통일이후 북한지역의 도시개발 방향에 관한 연구

통일과정에서의 남북한 사회복지제도 통합 방안

통일후 북한지역 산림자원의 효율적 관리방안 모색에 관한 연구

<북한실태 분야>

북한체제의 변화를 계량적으로 분설할 수 있는 지표

통일에 대비한 북한 보험산업의 민영화 방안 연구

러시아 극동지역의 북한 노동력에 관한 연구

북한의 소비생활양식 및 소비문화와 통일후 적응문제 연구

북한사회의 정보화 현황과 정보화 지표개발에 관한 연구

<남북회담 ·교류협력 ·인도지원 분야>

남북한 및 동북아지역의 육로 직수송방안에 관한 연구

탈북자 지원 민간단체와 정부와의 파트너십 연구

대만·중국의 경제교류협력이 남북경협에 주는 시사점

남북교역 활성화를 위한 복합물류시스템 구축 모델

도서관협력 및 전자도서관 구축을 통한 남북교류활성화 방안

바람직한 남북간 이중과세방지 협약체결 방안

<통일교육 ·홍보분야>

대학 통일교육관련 교양강좌의 실태와 실험적인 수험모델 개발

통일이후의 국민통합을 위한 인성교육의 방안 연구

통일이후 사회과 교육목표로서의 시민성 개념의 재정립 및 구체화 방안

통일 준비를 위한 대국민 홍보전략 수립을 위한 일 연구

새통일 한국의 영·융 교육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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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년

<통일정책 분야>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를 위한 군사적 방안연구

북한체제의 변화가능성 연구

對조총련 포용정책필요성과 전개방안에 관한 연구

통일한국의 군대문화 형성에 관한 연구

동북아 환경협력체를 통한 북한 환경오염 문제 해결 방안

다자간 안보협력을 통한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 방안 연구

대북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정부와 민간 통일운동 단체간의 바람직한

역할 정립

<북한실태 ·인도지원 분야>

북한의 이차경제 발흥과 정치적 변화에 관한 연구

북한 농촌지역의 환경오염에 대응한 환경친화적 농촌마을 개발방향 연구

북한이탈주민 자립·정착을 위한 자조모델 연구

기후변화가 북한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해외체류 탈북주민의 법적지위와 이에 대한 지원 및 송환방안

<통일교육홍보 ·기타>

정보화시대 통일부의 효율적인 홍보전략

남북 정상회담의 가능성과 그 실현방안

남북한 상사분쟁의 해결방안

남북한 초등학교에서의 도덕교육내용 비교 연구

김일성 담화체계의 설화적 모티프 연구

놀이문화에서 찾아내는 남북공감대 모색방향 연구

북한관련 TV방송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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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통일정책 분야>

일·북수교와 한국의 정책과제

인터넷을 활용한 통일기반 확충방안

N GO를 통한 북한체제의 변화가능성에 관한 연구

한·중 경제교류 협력의 발전이 한반도 정세에 미치는 영향 연구

체제전환 국가들의 주택개혁 사례 및 적용가능성에 대한 비판적 고찰

독일통일이후 동·서독 임금동일화 과정을 중심으로 본 사회통합 연구

2 1세기 한반도 평화와 안전보장

<북한실태 분야>

동북아시아 국가의 사막화 현상이 북한 산림생태계 파괴에 미치는 영향과 통일후

복구계획

9 0년대 북한의 경제정책 변화에 관한 연구

북한의 정보통신 부문 발전과 정보화

북한의 국가능력약화와 분권화 가능성

김정일체제의 사회통제와 주민의식 변화 연구

<통일교육, 홍보, 교류협력, 기타 분야>

남북한 「도덕」교과에 나타난 가치덕목 연구

초·중등생 및 대학생의 통일의식 변화추이 조사를 통한 학교통일교육 방안 모색

북한체제 및 대북포용정책에 대한 정향

남북정상회담이후 산업입지 측면에서 본 남북경제협력의 방향설정

한국, 북한 , 중국의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회계처리 규정 비교연구

북한의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타난 민족정체성 연구

남북한 해역에서 퇴적물 기원 및 오염현황 대책방안을 위한 연구

383


	표지
	목차
	일 ·북 수교와 한국의 정책과제
	요약문
	제1장 문제제기
	제2장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와 일 ·북 수교
	제3장 탈냉전 후 일본의 대북외교 전개과정
	제4장 일 ·북 수교교섭의 주요 쟁점과 전망
	제5장 한국의 정책 과제
	제6장 결어 :한일공동전략 의 수립은 가능한가 ?

	인터넷을 활용한 통일기반 강화방안
	요약문 
	제1장 서론
	제2장 정보화와 시민운동 환경변화
	제3장 사이버 공간상에서의 통일운동
	제4장 사이버 통일 네트워크 구축방안
	제5장 결론
	참고문헌

	NGO 를 통한 북한체제 변화 가능성에 관한 연구
	요약문
	제1장 서론
	제2장 NGO 의 이론적 고찰
	제3장 북한변화의 촉진요인으로서 NGO 역할
	제4장 북한체제의 변화 가능성
	제5장 결론
	참고문헌

	韓中經濟交流協力의 發展이 韓半島 情勢에 미치는 影響硏究
	요약문
	제1장 서론
	제2장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과 실리외교
	제3장 한 ·중경제협력의 변천과정
	제4장 한 ·중 경제교류협력의 현황
	제5장 한 ·중경제교류협력의 평가와 전망
	제6장 한 ·중경제교류협력의 한반도 정세에 미치는 영향 (결론 )
	참고문헌

	체제전환국가들의 주택개혁 사례 및 적용가능성에 대한 비판적 고찰
	요약문
	제1장 서론
	제2장 체제전환 국가들의 주택개혁 접근방법
	제3장 체제전환국가들의 주택개혁 사례 및 한계점
	제4장 통일 후 북한지역 주택부문의 문제점
	제5장 체제전환사례들의 북한지역 적용가능성에 대한 비판적 고찰 및 시사점
	참고문헌

	독일통일 이후 동 ·서독지역 임금동일화 과정을 중심으로 본 사회통합 연구
	요약문
	제1장 서론
	제2장 독일 통일 이후 임금결정 제도의 이식 ·재편 과정
	제3장 통독 이후 동독지역 노동시장의 변화
	제4장 통일 이후 동 ·서독지역 임금동일화 과정
	제5장 결론
	참고문헌

	21 세기 한반도 평화와 안전보장
	요약문
	제1장 서론
	제2장 한반도와 동북아 국제질서
	제3장 한반도와 긴장완화
	제4장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보장
	제5장 결론을 대신하여
	부록1
	부록2 


